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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1 -

한국에서는 발달장애인을 발달장애인법 제 조 제 항에 의해 장애인복지법 에서 정의하는 지적장애2 1「 」 「 」

인과 자폐성장애인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전체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발달장애인의 기대수명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년 기준 세 . 2022 50

이상 발달장애인구는 로 년 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보건복지부19.8% 2010 14.5% ( , 2023a). 

따라서 비장애인보다 이른 시기에 신체적 심리적 기능적 사회심리적인 노화를 경험하는 조기노화 , , , 

단계에 있는 발달장애인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은 노화 과정에서 기존 장애에 신체나 건강상의 . 

쇠퇴 등 이중의 어려움이 생기는 이차적 장애가 더해지기에 비장애인에 비해 년 정도 빠른 15~20

조기노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한국에서는 보통 세를 기준으로 고령장애인 연구가 이루어지50

고 있다 노승현 외 발달장애인은 기존에 갖고 있던 장애 요인에 노화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 , 2014). 

기능적 어려움 신체 및 건강상의 어려움 등으로 이차적 장애가 더해져 합병증과 중복장애를 가질 , 

수 있으며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 , , . 

조기노화를 예방하고 조기노화가 시작된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화된 지원 체계를 개발하는 것은 

발달장애인의 기대수명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재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한국의 장애인 서비스 개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대부터 사회보장의 기본이 되는 법률이 1960

제정되기 시작하였으며 년대는 장애인 복지제도의 도약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년대에는 1980 . 1990

장애인 복지사업 및 관련 법률 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년 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 1990 1 「

법률 이 제정되어 공포되었으며 이 법은 년 월 한국의 대표적인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법인 2000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한국에서는 제 차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 1 ~ 6「 」

통해 장애인 고용 및 복지에 대한 정책이 계속해서 발전되어 왔다.

한국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조 제 조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27 , 28 , 「 」 

민간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년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 . 2023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민간기업은 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3.6%, 3.1%

납부해야 하고 반면 초과 달성하는 경우 고용장려금을 받도록 되어 있다 년 한국의 장애인 ,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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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 지자체 공무원 부문은 로 의무고용률에 못미치며 민간기업도 , · 2.93% , 

로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2.91% .

한국의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와 관련된 최근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관점에서 발달장애인이 대에 신체적 정서적 변화를 보이는 조기노화를 경험하고 있음을 밝히는 40-50 ·

연구들 김소현 김대규 김현진 박수경 외 신유리 김경미 이 이루어졌다 또한 ( , , , 2023; , 2019; , , 2018) . 

사업체 고용관리 담당자 지역사회 현장 전문가 학계 연구자에 의해서도 발달장애인 근로자의 조기노화 , , 

현상이 관찰되었고 이에 따른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변민수 장세영 가 이루어졌다 발달장애인 ( , , 2022) . 

근로자의 조기노화를 보고하고 고령화 대책으로써 직업에 의미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는데 김소현( , 

김대규 김현진 연구 결과 고령 발달장애인들은 직업을 통해 조기노화로 인한 심리적 정서적 , , 2023), ·

문제 극복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노화 지연 대인관계 및 여가생활 증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고하였다, , , .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노화 관련 질환이 더 많다는 것 국립재활원 과 발달장애인 조기 사망과 ( , 2019)

관련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장애가 없는 아이보다 조기 사망률이 더 높다는 것도 

밝혀졌다 고령 발달장애인의 고용 현황과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김대규 김현진(Yoo et al., 2021). ( , , 

김소현 를 통해서는 고령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 진행여부에 따라 조기 노화가 진행되었을 , 2023)

경우 취업률은 낮았고 미취업률이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장애인 고용 관련 지원제도에서 고용주에게 제공되는 지원으로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장애인 , , , , 

고용시설 자금융자 및 시설장비 무상지원 장애인 고용컨설팅 등이 있다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지원으로, . 

는 사업체에 직무지도원을 배치 받아 지원받는 지원고용 제도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보조공학기기 , , 

지원 출퇴근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를 통한 법률 지원, , , 

심리 상담 지원 제도 등이 있다 또한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지역사회 내 직업재활 사업수행기관을 . 

지정하여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업재활 서비스를 지원하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에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발달장애인의 . 

조기노화 및 고령 발달장애인의 고용 을 위해 특화된 서비스나 법적 지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 .

장애인 고용 관련 외 지원을 살펴보면 한국에는 장애인 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 연금제도는 .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로 장애인연금법 에 의해 「 」

보장되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만 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은 . 65

장애인 연금과 기초연금 노령연금 을 동시에 수급할 수 있다 장애인의 조기노화로 인한 신체적 질병을 ( ) .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도 있다 중증장애인이 지역내에서 .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 

관리받는 제도이다 고령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로는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만 세 이상 중장년 발달장애인.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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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개별화된 노년기 전환 서비스가 있다 노년기 전환 서비스는 중장년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 수행과 . 

자립능력을 끌어올려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개인별 지원과 소집단 프로그램 보호자 , , 

지원으로 나누어 맞춤형으로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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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하여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업재활 서비스를 지원하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에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발달장애인의 . 

조기노화 및 고령 발달장애인의 고용 을 위해 특화된 서비스나 법적 지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 .

장애인 고용 관련 외 지원을 살펴보면 한국에는 장애인 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 연금제도는 .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로 장애인연금법 에 의해 「 」

보장되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만 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은 . 65

장애인 연금과 기초연금 노령연금 을 동시에 수급할 수 있다 장애인의 조기노화로 인한 신체적 질병을 ( ) .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도 있다 중증장애인이 지역내에서 .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 

관리받는 제도이다 고령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로는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만 세 이상 중장년 발달장애인.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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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개별화된 노년기 전환 서비스가 있다 노년기 전환 서비스는 중장년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 수행과 . 

자립능력을 끌어올려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개인별 지원과 소집단 프로그램 보호자 , , 

지원으로 나누어 맞춤형으로 실시되고 있다. 



발달장애인 근로자 조기노화 백서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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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발달장애는 신체 정신 학습 언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달과정 중에 나타날 수 , , , 

있는 장애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발달장애에 포함되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이외에도 . 

지체장애 학습장애 주의력 결핍 장애 등 다양한 장애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백서의 미국 , , . 

부분을 작성할 때 최대한 한국의 발달장애 정의에 포함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에 초점을 두려고 

노력했지만 미국의 발달장애의 정의에 기반한 연구 및 문헌과 전체 장애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 

고용에 관한 법규와 사례들을 참고하였다.

미국에서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는 장애인의 조기 사망률과 노화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이차적

인 장애 및 건강문제를 토대로 설명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 

그러나 최근 의학의 발달로 전체 인구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이전에 비해 노령기인 장애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고 장애인이 경험하는 노화 증상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면서 장애와 노화에 ,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미국의 장애인 고용지원은 재활법 과 미국 장애인법(Rehabilitation Act) (Americans 

의 핵심내용인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합리적 조정with Disabilities Act) (reasonable 

을 토대로 하고 있다 미국 재활법 섹션 는 연방정부 및 연방정부 지원을 accommodations) . 504

받고 있는 기관에서 전체 직원의 를 장애인으로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어떻게 그 목표를 12%

달성해 나갈지 매년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 관련 기관만이 아니라 . 

민간사업체나 교육기관 등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고 미국 노동부 산하 기관에서는 이러한 합리적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 

있는 사업체에 무료로 전문적인 자문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Job Accommodation Network) . 

미국 노동부는 세 이상의 전체 연령에 대한 고용률을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년 통계 16 , 2022

자료에 따르면 세 이상의 전체 장애인의 고용률은 이며 비장애인의 고용률은 세 배 정도가 16 21.3%

높은 로 보고되었다 고령의 근로자를 제외한 세의 고용률도 장애인의 경우 이고 65.4% . 16~64 34.8%

비장애인은 로 비장애인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미국의 근로자들은 한국의 국민연금처럼 74.4% . 

사회보장 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최소 년 이상 연금을 납부했다면 세 (Social Security) , 10 67

은퇴 연령이 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1960 ), 

기간에 장애를 갖게 되어 고용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면 사회보장 장애보험(Social Security 

즉 한국의 장애연금과 유사한 연금을 받게 된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Disability Insurance), . 

은퇴 시에 받는 연금이나 장애연금 모두 한국의 국민연금처럼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이 제공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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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예 배우자 이 본인 명의로 받는 연금이 없다면 연금 수령자가 받는 연금의 까지 ( : ) 50%

받을 수 있다.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에 관한 선행연구는 매우 부족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장애인의 조기 

사망률과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더 일찍 노화를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실시된 장애와 노화에 관한 (McKenxie et al., 2017; Schoufour et al., 2013). 

연구들을 종합한 한 문헌연구는 노령의 장애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노년기의 장애인들 중 , 

복합장애를 지닌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이 기존의 장애 이외에 새로운 장애나 , 

만성적인 건강문제를 갖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Campbell & Putnam, 2021).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고용지원 사례를 찾기는 어려웠지만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고용지원 프로그램으로 몇몇 대기업 예 마이크로소프트 델 테크놀로지 에서는 ( : , )

신경 다양성 과 관련된 장애 예 자폐성장애 주의력 결핍 장애 학습장애 를 (neuro-diversity) ( : , , )

지닌 장애인이 혁신적인 생각과 창의적인 해결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그러한 사람들을 채용하기 ,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채용 프로그램은 장애를 어떤 어려움으로 보고 도움을 주어야 . 

한다는 생각이 아닌 장애인의 특성을 강점으로 보고 회사에 필요한 인재를 뽑는다는 접근 방식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뷰티 관련 제품의 유통과 판매를 담당하는 대기업 세포라 에서는 . ( )

직업 훈련을 통해 물류센터 전체 직원의 를 장애인으로 뽑고 모두 풀타임 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30%

발표하였다 실제로 년 기준 의 직원이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례에 포함된 사진은 . 2022 15% , 

현재 세포라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경험을 소개하고 있다 세 지적장애인 (52

포함 이러한 대기업의 사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농장 중심의 지원고용을 실시하여 야외활동을 ). 

통해 농작물을 재배하고 양계 및 양봉을 배우며 농장 상점과 카페를 운영하도록 훈련하여 개인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직업 기술을 배우도록 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향후 연구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으로 발달장애인 조기노화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와 간학문적 협력의 필요성 고령의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근로자에 , 

대한 합리적인 조정 제공의 중요성 연금수령 시 제공되는 부양가족 지원 규모와 장애연금 지원 , 

대상자 확대 장애인 근로자의 특성을 강점으로 인식하는 채용 프로그램 실시 고령의 장애인 , , 

근로자들을 위한 전문대학이나 특별 훈련을 통해 재취업을 돕는 프로그램 실시 등을 제시하였다.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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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발달장애는 신체 정신 학습 언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달과정 중에 나타날 수 , , , 

있는 장애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발달장애에 포함되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이외에도 . 

지체장애 학습장애 주의력 결핍 장애 등 다양한 장애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백서의 미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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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는 장애인의 조기 사망률과 노화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이차적

인 장애 및 건강문제를 토대로 설명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 

그러나 최근 의학의 발달로 전체 인구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이전에 비해 노령기인 장애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고 장애인이 경험하는 노화 증상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면서 장애와 노화에 ,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미국의 장애인 고용지원은 재활법 과 미국 장애인법(Rehabilitation Act) (Americans 

의 핵심내용인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합리적 조정with Disabilities Act) (reasonable 

을 토대로 하고 있다 미국 재활법 섹션 는 연방정부 및 연방정부 지원을 accommodations) . 504

받고 있는 기관에서 전체 직원의 를 장애인으로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어떻게 그 목표를 12%

달성해 나갈지 매년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 관련 기관만이 아니라 . 

민간사업체나 교육기관 등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고 미국 노동부 산하 기관에서는 이러한 합리적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 

있는 사업체에 무료로 전문적인 자문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Job Accommodation Network) . 

미국 노동부는 세 이상의 전체 연령에 대한 고용률을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년 통계 16 , 2022

자료에 따르면 세 이상의 전체 장애인의 고용률은 이며 비장애인의 고용률은 세 배 정도가 16 21.3%

높은 로 보고되었다 고령의 근로자를 제외한 세의 고용률도 장애인의 경우 이고 65.4% . 16~64 34.8%

비장애인은 로 비장애인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미국의 근로자들은 한국의 국민연금처럼 74.4% . 

사회보장 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최소 년 이상 연금을 납부했다면 세 (Social Security) , 10 67

은퇴 연령이 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1960 ), 

기간에 장애를 갖게 되어 고용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면 사회보장 장애보험(Social Security 

즉 한국의 장애연금과 유사한 연금을 받게 된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Disability Insurance), . 

은퇴 시에 받는 연금이나 장애연금 모두 한국의 국민연금처럼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이 제공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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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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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고용지원 사례를 찾기는 어려웠지만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고용지원 프로그램으로 몇몇 대기업 예 마이크로소프트 델 테크놀로지 에서는 ( : , )

신경 다양성 과 관련된 장애 예 자폐성장애 주의력 결핍 장애 학습장애 를 (neuro-diversity) ( : , , )

지닌 장애인이 혁신적인 생각과 창의적인 해결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그러한 사람들을 채용하기 ,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채용 프로그램은 장애를 어떤 어려움으로 보고 도움을 주어야 . 

한다는 생각이 아닌 장애인의 특성을 강점으로 보고 회사에 필요한 인재를 뽑는다는 접근 방식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뷰티 관련 제품의 유통과 판매를 담당하는 대기업 세포라 에서는 . ( )

직업 훈련을 통해 물류센터 전체 직원의 를 장애인으로 뽑고 모두 풀타임 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30%

발표하였다 실제로 년 기준 의 직원이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례에 포함된 사진은 . 2022 15% , 

현재 세포라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경험을 소개하고 있다 세 지적장애인 (52

포함 이러한 대기업의 사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농장 중심의 지원고용을 실시하여 야외활동을 ). 

통해 농작물을 재배하고 양계 및 양봉을 배우며 농장 상점과 카페를 운영하도록 훈련하여 개인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직업 기술을 배우도록 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향후 연구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으로 발달장애인 조기노화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와 간학문적 협력의 필요성 고령의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근로자에 , 

대한 합리적인 조정 제공의 중요성 연금수령 시 제공되는 부양가족 지원 규모와 장애연금 지원 , 

대상자 확대 장애인 근로자의 특성을 강점으로 인식하는 채용 프로그램 실시 고령의 장애인 , , 

근로자들을 위한 전문대학이나 특별 훈련을 통해 재취업을 돕는 프로그램 실시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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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발달장애는 년 발달장애인지원법의 시행으로 정의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발달장애2005 . 

는 당시 지적장애인의 정의 및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과 달리 발달장애 범주에 , 

지적장애인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의 범주에는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 그 외의 . , 

광범위의 발달장애 학습장애 주의결함다동성장애, , (Attention Deficit Hyperactive Disorder: 

등이 포함되어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발달장애의 특성에 초점을 ADHD) . 

두고자 하며 일본 발달장애의 각종 지원 근거법 및 서비스 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또한 일본의 고용에 있어 발달장애인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조기노화와 관련한 , 

법적 근거 및 서비스는 무엇이 있는지 각종 법규 및 제도를 기반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에 있어 발달장애의 조기노화와 관련한 연구적 관심은 적지만 다운증후군과 지적장애인을 ,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년 전후로 관련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0 . 

다운증후군의 유전적 환경에 의한 노화 퇴행에 대한 연구 결과와 지적장애인의 신체적 퇴행, , 

조기 치매 고용관계로 인한 조기노화 경험 등이 선행연구를 통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 , . 

정의가 이루어지기 전의 지적장애 범주와 발달장애 범주에 대한 혼용과 고령 장애인들의 증가에 

따라 장애인들의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현상을 통해 볼 때 발달장애의 조기노화는 중요한 ,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발달장애의 특성으로 겪는 인식의 어려움 대인관계 문제 의사소통 . , , 

어려움 등의 환경적 인지적 문제뿐만 아니라 이차장애로 인한 우울증 대인기피 등의 심리적 , , 

문제가 조기노화을 촉진하는 요인임을 통해 볼 때 발달장애의 조기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 

중요하다고 하겠다.

일본의 발달장애인 고용지원은  발달장애인 지원법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 「 」 「

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법 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발달장애인 고용에 , , 」 「 」

관한 기본적인 법적 기준은 장애인 고용촉진법 에 근거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법적  장애인 . 「 」

고용률은 년 기준 로 년까지 로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2023 2.3% , 2026 2.7% . 

실제 후생노동성 이 년 발표한 년 장애인 고용상황 집계 결과 에 의하면( ) 2021 ‘2021 ’ , 厚生 省労働
민간기업의 경우 인 이상 규모 기업의 법정 고용률 에 고용된 장애인 수는 명으, 43.5 2.3% 613,958.0

로 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19 . , 

사업자는 납부금을 징수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의 고용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의 . 

조정을 도모하며 사회 전체에서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 납부금은 장애인 , . 

고용의 의무를 수행하는 기업에게 보상금이나 조정금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발달장애인의 고용지원은 발달장애지원센터 취업이행지원 공공직업안정소 헬로워크 등을 통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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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며 상담부터 취업교육 및 사후관리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발달장애인 본인의 요구에 맞춰 , 

다양한 기관들이 연계하여 제공되고 있다 특히 헬로워크의 경우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 

정한 장애인 고용률을 달성할 의무에 대해 매년 사업주로부터 고용상황 보고를 요구하고 고용률 

미달 사업주에 대해 지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장애인들의 고령화 상황에서 장애인복지 . , 

서비스를 받고 있던 장애인이 만 세가 되었을 때 개호보험 서비스가 우선되하여 적용되면서 65

나타난 자기부담 문제 장애인복지 서비스 이용 불가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년 , 2018

공생형 서비스 를 구축하였다 이는 장애인의 고령화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방지하기 ‘ ’ . 

위한 것으로 장애인의 구체적인 욕구와 현실에 맞춰 장애인 복지서비스와 개호보험 서비스를 ,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서비스이다.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 관련 선행연구는 매우 적지만 지적장애인 다운증후군과 관련하여 연구가 , 

수행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조기노화 현상으로 인해 생활 저하 작업상의 능력 저하가 발생하고 . , 

있다는 연구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지만 조기노화라는 개념이 뚜렷하게 정의되고 , 

있지 않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한편 발달장애 고용지원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 , 

발달장애인의 경우 작업수준의 어려움 대인관계 문제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인해 사직 휴직, , , , 

이직이 많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직장생활의 어려움은 우울 생활 부적응 등과 같은 정신적 이차 . , 

장애를 유발하며 이는 조기노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고용지원을 , . 

위한 취업지원 방식에 있어서 평가나 작업 매칭 동료나 상사에 대한 이해 계발 생활지원과 의사소통, · , 

훈련으로부터 취업지원을 추진하는 것 등의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와 관련한 고용지원 사례에 있어서 조기노화 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 ’

지원은 거의 없지만 고용 중 발생하는 노화를 해결하고 조기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다수의 구체적인 ,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자조모임 발달장애를 . (DDAC(

가진 성인회 발달장애 지원센터 및 취업이행소에서 진행하는 운동 프로그램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 ,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들의 장애 특성을 이용하여 발달장애인들로만 이루어진 사업 . IT 

취업이행소 뉴로 다이브 와 발달장애인만으로 이루어진 기업인 닛휘 패러렐 테크놀Neuro Dive( ) IT 

로지가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고령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제시하였

고 운동 및 여가 활동이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를 방지하고 제이차 장애 발발을 막는 중요한 ,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단순한 고용노동 지원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시사점으로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에 관한 사회적 . 

관심과 구체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한국의 고령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 

일본의 공생서비스 제도가 하나의 선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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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후생노동성 이 년 발표한 년 장애인 고용상황 집계 결과 에 의하면( ) 2021 ‘2021 ’ , 厚生 省労働
민간기업의 경우 인 이상 규모 기업의 법정 고용률 에 고용된 장애인 수는 명으, 43.5 2.3% 613,958.0

로 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19 . , 

사업자는 납부금을 징수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의 고용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의 . 

조정을 도모하며 사회 전체에서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 납부금은 장애인 , . 

고용의 의무를 수행하는 기업에게 보상금이나 조정금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발달장애인의 고용지원은 발달장애지원센터 취업이행지원 공공직업안정소 헬로워크 등을 통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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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며 상담부터 취업교육 및 사후관리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발달장애인 본인의 요구에 맞춰 , 

다양한 기관들이 연계하여 제공되고 있다 특히 헬로워크의 경우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 

정한 장애인 고용률을 달성할 의무에 대해 매년 사업주로부터 고용상황 보고를 요구하고 고용률 

미달 사업주에 대해 지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장애인들의 고령화 상황에서 장애인복지 . , 

서비스를 받고 있던 장애인이 만 세가 되었을 때 개호보험 서비스가 우선되하여 적용되면서 65

나타난 자기부담 문제 장애인복지 서비스 이용 불가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년 , 2018

공생형 서비스 를 구축하였다 이는 장애인의 고령화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방지하기 ‘ ’ . 

위한 것으로 장애인의 구체적인 욕구와 현실에 맞춰 장애인 복지서비스와 개호보험 서비스를 ,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서비스이다.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 관련 선행연구는 매우 적지만 지적장애인 다운증후군과 관련하여 연구가 , 

수행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조기노화 현상으로 인해 생활 저하 작업상의 능력 저하가 발생하고 . , 

있다는 연구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지만 조기노화라는 개념이 뚜렷하게 정의되고 , 

있지 않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한편 발달장애 고용지원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 , 

발달장애인의 경우 작업수준의 어려움 대인관계 문제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인해 사직 휴직, , , , 

이직이 많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직장생활의 어려움은 우울 생활 부적응 등과 같은 정신적 이차 . , 

장애를 유발하며 이는 조기노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고용지원을 , . 

위한 취업지원 방식에 있어서 평가나 작업 매칭 동료나 상사에 대한 이해 계발 생활지원과 의사소통, · , 

훈련으로부터 취업지원을 추진하는 것 등의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와 관련한 고용지원 사례에 있어서 조기노화 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 ’

지원은 거의 없지만 고용 중 발생하는 노화를 해결하고 조기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다수의 구체적인 ,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자조모임 발달장애를 . (DDAC(

가진 성인회 발달장애 지원센터 및 취업이행소에서 진행하는 운동 프로그램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 ,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들의 장애 특성을 이용하여 발달장애인들로만 이루어진 사업 . IT 

취업이행소 뉴로 다이브 와 발달장애인만으로 이루어진 기업인 닛휘 패러렐 테크놀Neuro Dive( ) IT 

로지가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고령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제시하였

고 운동 및 여가 활동이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를 방지하고 제이차 장애 발발을 막는 중요한 ,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단순한 고용노동 지원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시사점으로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에 관한 사회적 . 

관심과 구체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한국의 고령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 

일본의 공생서비스 제도가 하나의 선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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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다양한 건강상의 침해가 사회적 인식 및 환경적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사회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로 정의하고 있다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 

합쳐 일컫는 발달장애인 이라는 용어는 독일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와 관련 통계를 ‘ ’ , 

산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교육적 영역에서 아이의 일반적인 발달의 일시적인 지연 간격이 . , 

있는 발달의 지연을 표시하는 발달지체 와 소아와 취학 전 연령 ‘ (Entwicklungsverz gerung)’ö

아동의 변화된 발달 과정이 사회적 통합 학습 및 일상생활에 년 이상 영향이 나타나는 것을 , 2

의미하는 용어인 발달침해 가 사용되고 있다‘ (Entwicklungsst rung)’ . ö

독일의 발달장애인의 노화 연구는 조기사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중요한 두 가지 연구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폐스펙트럼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 : , 

의 평균적 수명에 비해 약 년 조기에 사망한다 둘째 학습장애를 가진 자폐스펙트럼 장애인들은 16 . , 

평균적 수명보다 년 빠르게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발달장애인의 조기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30 . 

요인으로는 신체 생물학적 요인 예 뇌전증 당뇨 불면증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고혈압 위장장애- ( : , , , , , , 

비만 등 인지적 요인 예 치매 심리정서적 요인 예 불안장애 강박장애 및 우울증 자살 충동), ( : ), ( : , , , 

멘탈붕괴 번아웃 등 환경적 요인 예 삶의 부정적 경험 사회적 거부와 배제 학교폭력 성폭력 , ), ( : , , , 

등 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독일 장애인 정책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보험 년 사고보험 년 과 연금보험(1983 ), (1884 )

년 실업보험 년 을 차례로 도입한 초창기 년대 년대 를 거쳐 제 차와 제(1889 ), (1927 ) ‘ (1800 ~1940 )’ 1 2

차 세계대전의 전쟁 희생자를 위한 정책과 더불어 고용부담금 제도의 도입 중증장애인법 년 의 , (1953 )

제정 사회법전 의 제정 년 과 같은 장애인을 위한 법적 제도적 환경을 마련한 발전기, (SGB) (1975 ) , ‘

년대 년대 를 맞이하였다 그 후 전환기 년대 이후 현재 의 중요한 변화로는 (1950 ~1980 )’ . ‘ (1980 ~ )’

년에 사회법전 제 권 장애인의 재활과 참여 의 편찬 장애인권리협약 의 독일 자국내 2001 9 ( ) , UN (2008)

이행을 위한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행을 위한 국가적 행동계획 을 UN (Nationaler Aktionsplan)

년부터 년 과 년부터 년 의 계획과 실행 연방참여법NAP 1.0(2011 2020 ) NAP 2.0(2021 2023 ) , 

의 제정을 들 수 있다 현재의 장애인정책의 특징으로는 개인예산제의 (Bundesteilhabegesetz) . 

도입을 통해 자기결정의 보장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꾀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고용정책으로 먼저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조정금 제도를 

들 수 있다 의무고용제도는 연평균 인 이상의 일자리가 있는 공공 또는 민간부문의 사업주는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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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일자리의 최소한 헌법기관 연방최고기관과 같은 정부 기관들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5%( , 

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제도이다 이때 직업훈련생 및 중증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6%) . 

장애인 도 포함되며 직업훈련생이나 실습생인 경우 의무고용의 두 자리를 차지한 (GdB 30~40) , 

것으로 인정되는 더블카운트제도와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최대 세 자리를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는 

트리플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체는 미고용률에 따라서 . 

세 가지 다른 수준의 조정금 을 납부해야 한다 조정금 은 인 이상의 근로자 일자리를 가진 ‘ ’ . 1 20

사업장이 의 실제 고용률을 보이는 경우 미달한 고용인원만큼 한 명당 유로 약 만 3~5% ( ) 125 ( 15.4

원 을 납부해야 한다 조정금 는 인 이상의 일자리를 가진 사업장이 의 실제 고용률을 ) . 2 20 2~3% ( ) 

보이는 경우 미달한 고용인원만큼 한 명당 유로 약 만 원 를 납부해야 하며 조정금 은 220 ( 28 ) , 3

인 이상의 일자리를 가진 사업장에서 중증장애인을 미만으로 고용하고 있다면 미달한 고용인20 2% 

원만큼 한 명당 유로 약 만 원 를 부담해야 한다320 ( 41.5 ) . 

장애인 고용정책 중 중증장애인의 일반고용시장으로의 편입을 위한 지원과 근로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 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첫째 근로사업장과 근로작업장의 ‘ ’ . , 

편의시설 설치부터 근로현장의 장애인을 위한 보조공학 지원 이다 보조공학에는 사업체의 개조 예‘ ’ . ( :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리프트 설치 장애인 위생설비 등 개인적 보조공학 예 정형외과적 , , ), ( : 

보호신발 또는 이동 가능한 보조공학 예 특수의자 이동선반 등 등이 포함된다 둘째로는 ) ( : , ) . 

근로지원인 으로 중증장애인의 업무에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인적 자원이다 근로지원인은 ‘ ’ . 

근로현장에서 시간적 또는 매일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지원 특히 근로현장 이 장애인에게 적합하게 ( )

구조화되어 있지 않거나 고용주가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때 신청 가능하다 셋째 청각장애를 . , 

가진 근로자를 위한 수화통역인 또는 언어지원인 을 들 수 있다 근로현장에서 수화통역인은 고용주 ‘ ’ . 

또는 직장 동료들과의 의사소통이나 업무에 관련한 지시사항들에 대한 언어중재 역할을 담당하며 

사업체 전체모임이나 노조모임 장애인대표와의 상담 고용주와의 해고협의 근로지원인과의 , , , 

규칙적인 대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의사소통을 지원한다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네 번째 지원으로 .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생활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전문가서비스 가 있다 통합전문가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 (Integrationsfachdienst)’ . 

직업을 구하는 장애인 및 고용현장에 있는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의 고용주에게 

포괄적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섯째 자동차 보조금 지원 으로 장애인 근로자가 . , ‘ ’

일시적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근로현장 또는 직업교육 현장으로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자동차 

관련 다양한 지원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 구입 비용 지원 운전면허증 시험과 획득 . , 

지원 장애인용 장치 설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 수리비용 및 이동비용 지원 등이 포함된다 여섯째, , . , 

직업적 지식과 직업능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공학적 발전에 적응하는 것과 직업적 커리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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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다양한 건강상의 침해가 사회적 인식 및 환경적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사회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로 정의하고 있다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 

합쳐 일컫는 발달장애인 이라는 용어는 독일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와 관련 통계를 ‘ ’ , 

산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교육적 영역에서 아이의 일반적인 발달의 일시적인 지연 간격이 . , 

있는 발달의 지연을 표시하는 발달지체 와 소아와 취학 전 연령 ‘ (Entwicklungsverz gerung)’ö

아동의 변화된 발달 과정이 사회적 통합 학습 및 일상생활에 년 이상 영향이 나타나는 것을 , 2

의미하는 용어인 발달침해 가 사용되고 있다‘ (Entwicklungsst rung)’ . ö

독일의 발달장애인의 노화 연구는 조기사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중요한 두 가지 연구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폐스펙트럼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 : , 

의 평균적 수명에 비해 약 년 조기에 사망한다 둘째 학습장애를 가진 자폐스펙트럼 장애인들은 16 . , 

평균적 수명보다 년 빠르게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발달장애인의 조기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30 . 

요인으로는 신체 생물학적 요인 예 뇌전증 당뇨 불면증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고혈압 위장장애- ( : , , , , , , 

비만 등 인지적 요인 예 치매 심리정서적 요인 예 불안장애 강박장애 및 우울증 자살 충동), ( : ), ( : , , , 

멘탈붕괴 번아웃 등 환경적 요인 예 삶의 부정적 경험 사회적 거부와 배제 학교폭력 성폭력 , ), ( : , , , 

등 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독일 장애인 정책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보험 년 사고보험 년 과 연금보험(1983 ), (1884 )

년 실업보험 년 을 차례로 도입한 초창기 년대 년대 를 거쳐 제 차와 제(1889 ), (1927 ) ‘ (1800 ~1940 )’ 1 2

차 세계대전의 전쟁 희생자를 위한 정책과 더불어 고용부담금 제도의 도입 중증장애인법 년 의 , (1953 )

제정 사회법전 의 제정 년 과 같은 장애인을 위한 법적 제도적 환경을 마련한 발전기, (SGB) (1975 ) , ‘

년대 년대 를 맞이하였다 그 후 전환기 년대 이후 현재 의 중요한 변화로는 (1950 ~1980 )’ . ‘ (1980 ~ )’

년에 사회법전 제 권 장애인의 재활과 참여 의 편찬 장애인권리협약 의 독일 자국내 2001 9 ( ) , UN (2008)

이행을 위한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행을 위한 국가적 행동계획 을 UN (Nationaler Aktionsplan)

년부터 년 과 년부터 년 의 계획과 실행 연방참여법NAP 1.0(2011 2020 ) NAP 2.0(2021 2023 ) , 

의 제정을 들 수 있다 현재의 장애인정책의 특징으로는 개인예산제의 (Bundesteilhabegesetz) . 

도입을 통해 자기결정의 보장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꾀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고용정책으로 먼저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조정금 제도를 

들 수 있다 의무고용제도는 연평균 인 이상의 일자리가 있는 공공 또는 민간부문의 사업주는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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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일자리의 최소한 헌법기관 연방최고기관과 같은 정부 기관들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5%( , 

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제도이다 이때 직업훈련생 및 중증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6%) . 

장애인 도 포함되며 직업훈련생이나 실습생인 경우 의무고용의 두 자리를 차지한 (GdB 30~40) , 

것으로 인정되는 더블카운트제도와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최대 세 자리를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는 

트리플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체는 미고용률에 따라서 . 

세 가지 다른 수준의 조정금 을 납부해야 한다 조정금 은 인 이상의 근로자 일자리를 가진 ‘ ’ . 1 20

사업장이 의 실제 고용률을 보이는 경우 미달한 고용인원만큼 한 명당 유로 약 만 3~5% ( ) 125 ( 15.4

원 을 납부해야 한다 조정금 는 인 이상의 일자리를 가진 사업장이 의 실제 고용률을 ) . 2 20 2~3% ( ) 

보이는 경우 미달한 고용인원만큼 한 명당 유로 약 만 원 를 납부해야 하며 조정금 은 220 ( 28 ) , 3

인 이상의 일자리를 가진 사업장에서 중증장애인을 미만으로 고용하고 있다면 미달한 고용인20 2% 

원만큼 한 명당 유로 약 만 원 를 부담해야 한다320 ( 41.5 ) . 

장애인 고용정책 중 중증장애인의 일반고용시장으로의 편입을 위한 지원과 근로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 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첫째 근로사업장과 근로작업장의 ‘ ’ . , 

편의시설 설치부터 근로현장의 장애인을 위한 보조공학 지원 이다 보조공학에는 사업체의 개조 예‘ ’ . ( :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리프트 설치 장애인 위생설비 등 개인적 보조공학 예 정형외과적 , , ), ( : 

보호신발 또는 이동 가능한 보조공학 예 특수의자 이동선반 등 등이 포함된다 둘째로는 ) ( : , ) . 

근로지원인 으로 중증장애인의 업무에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인적 자원이다 근로지원인은 ‘ ’ . 

근로현장에서 시간적 또는 매일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지원 특히 근로현장 이 장애인에게 적합하게 ( )

구조화되어 있지 않거나 고용주가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때 신청 가능하다 셋째 청각장애를 . , 

가진 근로자를 위한 수화통역인 또는 언어지원인 을 들 수 있다 근로현장에서 수화통역인은 고용주 ‘ ’ . 

또는 직장 동료들과의 의사소통이나 업무에 관련한 지시사항들에 대한 언어중재 역할을 담당하며 

사업체 전체모임이나 노조모임 장애인대표와의 상담 고용주와의 해고협의 근로지원인과의 , , , 

규칙적인 대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의사소통을 지원한다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네 번째 지원으로 .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생활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전문가서비스 가 있다 통합전문가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 (Integrationsfachdienst)’ . 

직업을 구하는 장애인 및 고용현장에 있는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의 고용주에게 

포괄적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섯째 자동차 보조금 지원 으로 장애인 근로자가 . , ‘ ’

일시적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근로현장 또는 직업교육 현장으로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자동차 

관련 다양한 지원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 구입 비용 지원 운전면허증 시험과 획득 . , 

지원 장애인용 장치 설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 수리비용 및 이동비용 지원 등이 포함된다 여섯째, , . , 

직업적 지식과 직업능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공학적 발전에 적응하는 것과 직업적 커리어를 



발달장애인 근로자 조기노화 백서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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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하는 데 목적을 가진 직업연수 및 후속교육 이 있다 예를 들면 중요한 추가적인 전문적 ‘ ’ . , 

능력 습득을 위한 적응 후속교육 장애가 직업 생활 중에 나타나 새로운 일을 배워야 하는 전환교육, , 

사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거나 공공업무에서 승진을 위한 승진 후속교육 등을 들 

수 있다 일곱째 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장애인 . , 5 ‘

근로자 대표 의 운영이다 장애인 근로자 대표는 장애인 (Schwerbehindertenvertretung)’ . 

채용과정에서의 옹호 역할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생활에 전반적인 지원 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체의 , , 

사업주와의 중재 개별 사업체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배리어프리한 환경을 요구 및 검증, , 

해고보호 역할 등을 담당한다. 

고용주를 위한 지원으로 첫째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적절하고 새로운 일자리 조성 을 위해 , ‘ ’

통합청으로부터 재정적 보조금 기금 또는 대출 을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 사업체의 편의시설 ( ) . , ‘

설치비용 지원 은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통합적이고 기술적인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체 근로환경’

의 개조 및 편의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고령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제도로는 우선 장애인 연금 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 ’ . 

중증장애인 이상을 인정받은 장애인 이 정규 조기연금지급연령보다 년 빠르게 감액 없이 (GdB50 ) 4

연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조기연금제도 가 포함된다 이와 함께 건강상의 이유로 ‘ ’ . 

근로능력이 완전하게 감소되거나 또는 현저하게 감소될 때 제공되는 소득능력감소연금‘ (Erwerbsmi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소득능력감소연금은 일반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nderungsrente)’ . ‘

에서 평일 주 일 에 근로활동이 가능한 건강상의 능력 에 따라서 매일 시간 미만의 근로활동만 ( 5 ) ’ 3

할 수 있는 경우에 수급 가능한 완전소득능력감소연금‘ (Rente wegen voller Erwerbsminderung)’

과 매일 시간에서 시간 미만의 근로활동만 가능한 경우에 수급 가능한 부분소득능력감소연금3 6 ‘ (Re

으로 구분된다nte wegen teilweise Erwerbsminderung)’ . 

고령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고용지원을 위한 또 다른 제도로는 현저한 부담에 있어서의 지원‘

을 들 수 있다 현저한 부담에 있어서의 (Leistungen bei außergew hnlichen Belastungen)’ . ö

지원은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때 사업체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비용지출로 인한 현저한 부담‘

을 경감시키는 지원이다 지원 유형으로는 두 가지가 존재한(außergew hnlichen Belastungen)’ . ö

다 고용보장보조금 은 중증장애인의 현저히 감소된 업무수. (Besch ftigungssicherungszuschuss)ä

행으로 인한 재정적 비용 최저임금의 보장 과 같은 특별한 부담이 존재할 때 그 비용을 보조해 ( )

주는 것이다 인적 지원 은 중증장애인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른 . (Personelle Unterst tzung)ü

직원으로부터 장애로 인해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 현저한 기타 부담으로 간주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중증장애인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년을 기준으로 전체 의무고용 사업장은 개소이며 2020 17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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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근로자는 명으로 이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은 명으로 나타나고 있다29,384,128 1,139,503 . 

따라서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인데 이는 공공부문에서의 중중장애인 고용률은 로 법적의4.6% , 6.4%

무고용률을 초과한 반면 민간부문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로 법적 의무고용률에 약간 , 4.1%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기인한 것이다 중증장애인 실업률을 살펴보면 년을 기준으로 . 2020 169,691

명의 중증장애인이 실업자로 등록하여 독일 전체 실업자 명 중 약 에 해당하는 2,695,444 6.3%

수치를 보이고 있다 조정금 납부 현황을 살펴보면 총 개소 민간 개소 공공 . 172,326 ( 161,640 , 11,686

개소 의 전체 의무고용 사업장 중 조정금 의 실제 고용률을 보이는 경우 미달 고용인원의 ) 1(3~5%

인당 유로의 조정금 부과 을 납부하는 사업주는 명 조정금 의 실제 1 125 ) 69,115 (39.9%), 2(2~3%

고용률 경우 미달하는 고용인원 인당 유로의 조정금 를 납부하는 사업주는 명1 220 ) 19,201 (11.1%), 

조정금 실제 고용률이 미만인 경우 미달하는 고용인원 인당 유로의 조정금 부과 을 3( 2% 1 320 )

납부하는 사업주는 명 을 차지하고 있다16,557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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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 의 운영이다 장애인 근로자 대표는 장애인 (Schwerbehindertenvertretung)’ . 

채용과정에서의 옹호 역할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생활에 전반적인 지원 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체의 , , 

사업주와의 중재 개별 사업체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배리어프리한 환경을 요구 및 검증, , 

해고보호 역할 등을 담당한다. 

고용주를 위한 지원으로 첫째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적절하고 새로운 일자리 조성 을 위해 , ‘ ’

통합청으로부터 재정적 보조금 기금 또는 대출 을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 사업체의 편의시설 ( ) . , ‘

설치비용 지원 은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통합적이고 기술적인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체 근로환경’

의 개조 및 편의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고령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제도로는 우선 장애인 연금 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 ’ . 

중증장애인 이상을 인정받은 장애인 이 정규 조기연금지급연령보다 년 빠르게 감액 없이 (GdB50 ) 4

연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조기연금제도 가 포함된다 이와 함께 건강상의 이유로 ‘ ’ . 

근로능력이 완전하게 감소되거나 또는 현저하게 감소될 때 제공되는 소득능력감소연금‘ (Erwerbsmi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소득능력감소연금은 일반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nderungsrente)’ . ‘

에서 평일 주 일 에 근로활동이 가능한 건강상의 능력 에 따라서 매일 시간 미만의 근로활동만 ( 5 ) ’ 3

할 수 있는 경우에 수급 가능한 완전소득능력감소연금‘ (Rente wegen voller Erwerbsminderung)’

과 매일 시간에서 시간 미만의 근로활동만 가능한 경우에 수급 가능한 부분소득능력감소연금3 6 ‘ (Re

으로 구분된다nte wegen teilweise Erwerbsminderung)’ . 

고령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고용지원을 위한 또 다른 제도로는 현저한 부담에 있어서의 지원‘

을 들 수 있다 현저한 부담에 있어서의 (Leistungen bei außergew hnlichen Belastungen)’ . ö

지원은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때 사업체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비용지출로 인한 현저한 부담‘

을 경감시키는 지원이다 지원 유형으로는 두 가지가 존재한(außergew hnlichen Belastungen)’ . ö

다 고용보장보조금 은 중증장애인의 현저히 감소된 업무수. (Besch ftigungssicherungszuschuss)ä

행으로 인한 재정적 비용 최저임금의 보장 과 같은 특별한 부담이 존재할 때 그 비용을 보조해 ( )

주는 것이다 인적 지원 은 중증장애인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른 . (Personelle Unterst tzung)ü

직원으로부터 장애로 인해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 현저한 기타 부담으로 간주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중증장애인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년을 기준으로 전체 의무고용 사업장은 개소이며 2020 17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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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근로자는 명으로 이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은 명으로 나타나고 있다29,384,128 1,139,503 . 

따라서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인데 이는 공공부문에서의 중중장애인 고용률은 로 법적의4.6% , 6.4%

무고용률을 초과한 반면 민간부문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로 법적 의무고용률에 약간 , 4.1%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기인한 것이다 중증장애인 실업률을 살펴보면 년을 기준으로 . 2020 169,691

명의 중증장애인이 실업자로 등록하여 독일 전체 실업자 명 중 약 에 해당하는 2,695,444 6.3%

수치를 보이고 있다 조정금 납부 현황을 살펴보면 총 개소 민간 개소 공공 . 172,326 ( 161,640 , 11,686

개소 의 전체 의무고용 사업장 중 조정금 의 실제 고용률을 보이는 경우 미달 고용인원의 ) 1(3~5%

인당 유로의 조정금 부과 을 납부하는 사업주는 명 조정금 의 실제 1 125 ) 69,115 (39.9%), 2(2~3%

고용률 경우 미달하는 고용인원 인당 유로의 조정금 를 납부하는 사업주는 명1 220 ) 19,201 (11.1%), 

조정금 실제 고용률이 미만인 경우 미달하는 고용인원 인당 유로의 조정금 부과 을 3( 2% 1 320 )

납부하는 사업주는 명 을 차지하고 있다16,557 (9.6%) .



발달장애인 근로자 조기노화 백서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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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에서의 발달장애는 지적장애를 초래하는 다양한 건강상태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용어로 

정의된다 장애 는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 결과로 규정한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 ‘ ’ . 

장애를 의료적 관점에서 세부적 손상 부위에 결부시켜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는다 발달장애인의 . 

조기노화는 기능적 감소가 일찍 시작되는 현상으로 생물학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 

기인한다 노르웨이에서 시행한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노화는 일반인보다 빠르게 . , 

시작되며 특히 다운증후군을 가진 경우 년 일찍 시작될 수 있다 노르웨이 발달장애인의 , 20~30 . 

기대수명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발달장애의 하위 증후군에 따라 상이하며 다운증후군을 가진 , 

발달장애인의 경우 평균 기대수명이 매우 낮아 세로 추정되기도 한다54 .

노르웨이 발달장애인 서비스는 년대까지 대규모 시설 수용 및 분리 중심이었다 년대 1950 . 1960

이후 정상화 운동이 주도적으로 등장하면서 발달장애인의 시설폐쇄와 지역사회 통합이 강조되었다, . 

년에 제정된 시설폐쇄법 은 발달장애인의 시설보호를 중단하고 모든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1988 ‘ ’ , 

독립된 주거를 갖게끔 규정하였다 또한 정상화 운동은 교육 분야에서도 발달장애인을 특수학교가 . ,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교육받도록 촉구하였다 법률적으로도 특수교육법이 폐지되고 일반법에 . 

발달장애인이 통합되었다 이와 같이 노르웨이는 발달장애인 복지를 지역사회 통합과 법률적 통합을 . 

통해 진행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발달장애인 고용과 복지 관련 지원은 노동복지청 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NAV) . 

는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에게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제공하고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NAV

단일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는 고용과 복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 전체 예산의 . NAV

분의 을 운영하며 년 한 해 장애 및 질병수당으로 를 통해 지출된 예산이 국가 의 3 1 , 2019 NAV GDP

에 이른다 는 고용을 통한 복지실현을 위해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노동자와 고용주 양측에 3.9% . NAV

서비스 및 보조금 혜택을 제공한다 노르웨이의 전체 고용률은 지난 년간 평균 이며. 15 74.5% ,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다 실업률은 국민 전체와 장애인 모두 로 유지되고 있다42.9% . 2.9% .

노르웨이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 예방과 고용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 사회에 제시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편적 권리로서 발달장애인의 고용과 서비스 . , 

보장을 위해 법률의 통합이 요구된다 노르웨이는 정상화 원칙에 따라 특별법이 아닌 일반 법률 . 

내에 발달장애인 지원근거를 통합함으로써 사회적 소외를 방지하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명시된 모든 시민이 ,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로부터 발달장애인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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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장애수당이 실질적인 소득 보전 수단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노르웨이의 장애 수당은 년 , . 2023

월 일 환율 기준 연간 최소 만 원에서 최대 만 원까지 제공되며 실질적인 소득 10 8 3,400 8,800 , 

보전 역할을 한다 장애수당을 받으면서도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할 경우 퇴직 후 연금에서 추가금을 . 

받을 수 있는 등의 제도를 통해 고용촉진을 유도한다 그 결과 노르웨이의 장애인 고용률과 실업률 . 

지표는 한국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다 더불어 한국 정부는 낮은 장애수당 지급으로 인해 유엔장애. 

인권리협약위원회로부터 수당 인상을 권고받은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노르웨이의 모델을 . 

참고하여 실질적인 소득보전 수단으로 장애수당 인상을 고려한다면 발달장애인의 고용지표 개선 , 

효과와 함께 조기 국민연금 또는 퇴직연금 수령에 대한 장애인 단체의 요구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노동과 복지지원 기관 및 노화와 건강 지원 기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노르웨이는 , . 

노동과 복지 지원을 로 일원화하여 안정적인 가계 소득과 효과적인 복지 안전망을 제공하고NAV , 

이를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에게 적용한다 또한 국립노화건강센터. , (Nasjonalt Senter 

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발달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시민에게 for Aldring og Helse)

보장하고자 노력한다 한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국립노화건강센터 설립에 대한 사회적 . 

요구가 많은 상황에서 설립 논의 단계부터 발달장애인 노화와 건강 관련 서비스를 통합한 일원화된 ,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노르웨이의 지속적으로 조정된 일자리 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 노동자들의 고용 , (VTA) 

및 근속유지를 촉진하기 위해 일자리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지원하는 민관합동 사업이다, 

이 사업을 위해 는 민간 중계 기관을 활용함으로써 조기노화로 기능 저하를 보이는 발달장애인 NAV

종사자와 고용주에게 신속하고 유연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 고용지원 서비스에서 발달장애인 . 

취업 후 적응을 위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직무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와 같은 사업 도입을 VTA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 평가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노르웨이 국립노화건강센터에서 , . 

개발한 통합적 연금평가 체크리스트는 발달장애인 노동(Helhetlig Pensjonskartlegging, HELP) 

자의 노화 평가를 위한 도구다 는 발달장애인의 노화에 따른 작업 환경 조정과 은퇴 시기 . HELP

결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은 와 유사한 도구를 개발하여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에 . HELP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평가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위한 발달장애인 노화 관련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및 보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르웨이 정부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위해 노화와 건강 관리에 대한 . 

다양한 읽기 쉬운 자료 및 온라인 강의를 개발 및 보급하고 있다 또한 가족에게는 발달장애인의 . , 

노화와 치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및 모임을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발달장애 .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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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에서의 발달장애는 지적장애를 초래하는 다양한 건강상태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용어로 

정의된다 장애 는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 결과로 규정한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 ‘ ’ . 

장애를 의료적 관점에서 세부적 손상 부위에 결부시켜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는다 발달장애인의 . 

조기노화는 기능적 감소가 일찍 시작되는 현상으로 생물학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 

기인한다 노르웨이에서 시행한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노화는 일반인보다 빠르게 . , 

시작되며 특히 다운증후군을 가진 경우 년 일찍 시작될 수 있다 노르웨이 발달장애인의 , 20~30 . 

기대수명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발달장애의 하위 증후군에 따라 상이하며 다운증후군을 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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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근로자 조기노화 백서 요 약  

- 14 -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년 과정의 직업교육 프로그램도 개설하였다 한국도 2 .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조기노화에 대응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비교국가 선정2. 



요 약  

- 14 -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년 과정의 직업교육 프로그램도 개설하였다 한국도 2 .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조기노화에 대응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비교국가 선정2. 



- 16 -

 

- 17 -

한국의 인구고령화 속도는 유래없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 고령자 통계 에 . ‘2022 ’

따르면 한국 전체 인구의 인 만 천 명이 세 이상 고령인구로 이 비중이 계속 증가해 , 17.5% 901 8 65 , 

년에는 로 처음으로 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2025 20.6% 20% .

인구고령화로 장애인의 기대수명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 장애인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세 이상의 . 65

장애인이 년도 에서 년도 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2008 36.1% 2020 49.9% ( , 2021). 

만 세 이상 초고령 장애인 비율은 세 미만 장애인구 비율을 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우리 75 75

사회의 고령화 문제는 계속해서 강조되며 지속적인 지원 시스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장애인, . 

의 노화 문제는 장애인에게는 장애 와 노화 라는 두 가지 정체성의 혼돈 변화에 대한 부적응' ' ' ' , , 

지원 부재 등 이중의 어려움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고령화된 장애인. (aging with disability)

의 특성 및 필요한 지원과 자원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노화 현상을 .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장애인 노화 요구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장애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장애인은 조기노화 를 경험한다고 주장 , ’ (premature aging)‘

되기도 한다 특히 비장애인구 및 다른 장애유형의 인구에 비해 발달장애인은 노화를 더 일찍 . , 

경험하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는 고령화된 발달장애인의 현안을 탐색할 . 

때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발달장애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장애로 인한 어려움에 노화 로 인한 . ’ ‘

이중적인 위험요인이 중첩되어 이차적 장애 가 발생하는 등 신체적 경제적(secondary condition) , , 

사회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유리 이정은 년 발달장애인 ( , , 2022). 2021

일과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기노화가 시작되거나 진행되어 노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연령으로 , 

세 미만이 세 미만이 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인에게 조기노화 증상이 30 9.2%, 40 29.1% . 

나타난 연령은 세였고 반면 자폐성 장애인은 세로 매우 이른 나이인 것으로 나타났다44.8 , 27.2 . 

이처럼 조기노화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다고 답한 발달장애인은 전체의 였는데 이들이 16.5% , 

언급하는 조기노화의 주요 특성은 신체활동 능력의 제한 청력이나 시력 등 감각기관의 변화, , 

근골격계의 변화 알츠하이머나 당뇨 등 노인성 질병의 발생 등이었다 김은주 의 연구에서도 , .  (2012)

발달장애인은 낮은 수준의 신체활동 체력 저하 일상생활 기능의 손상으로 인해 대부터 조기노화, , 40

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유리 이정은 은 대 후반부터 대 중반의 발달장애. , (2023) 3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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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미만이 세 미만이 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인에게 조기노화 증상이 30 9.2%, 40 29.1% . 

나타난 연령은 세였고 반면 자폐성 장애인은 세로 매우 이른 나이인 것으로 나타났다44.8 , 27.2 . 

이처럼 조기노화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다고 답한 발달장애인은 전체의 였는데 이들이 16.5% , 

언급하는 조기노화의 주요 특성은 신체활동 능력의 제한 청력이나 시력 등 감각기관의 변화, , 

근골격계의 변화 알츠하이머나 당뇨 등 노인성 질병의 발생 등이었다 김은주 의 연구에서도 , .  (2012)

발달장애인은 낮은 수준의 신체활동 체력 저하 일상생활 기능의 손상으로 인해 대부터 조기노화, , 40

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유리 이정은 은 대 후반부터 대 중반의 발달장애. , (2023) 30 40



발달장애인 근로자 조기노화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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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그들은 신체적 기능감소 만성질환을 포함한 이해력 및 , 

기억력의 감소와 같은 인지적 어려움 집착이나 자기통제의 어려움과 같은 정서적 변화도 겪고 ,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신체적 기능의 약화는 독립적인 이동 능력에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며. , 

이는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유지 지역사회 참여 활동 나아가 직업 생활에의 참여와 유지에도 , ,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발달장애인의 노화에 대한 관심은 최근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의 시작 , 

시기나 주요 특징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개념화되지 않았으며 노인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 

지원 서비스 체계에 대한 논의는 부재하다 년 월 보건복지부는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 2018 9 ’

평생케어 종합대책 을 발표했지만 발달장애인의 노화 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 마련은 아직 ‘ , 

미비하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발달장애인 노화 과정 및 주요 특징이라고 언급되는 조기노. ’

화 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 . 

발달장애인은 타장애인에 비해서도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실직에 상태에 놓임으로써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와 빈곤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데 이들이 . 

조기노화를 경험하게 된다면 노동시장에 진입한지 얼마되지 않아 안정적인 소득과 기본적인 

삶을 유지해 나가는데 있어 더 불리한 조건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장년층의 발달장애인 .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 조기노화와 관련된 매우 제한적이며 국내에

서는 발달장애인 인구의 고령화는 이슈가 비교적 최근인 만큼 한국에서는 발달장애인 고령화, 

노화 조기노화에 대한 준비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 

본 연구는 다소 복잡한 연구의 범위를 가진다 장애인 중에서도 발달장애인이라는 제한된 . 

유형의 범위와 그 중에서도 고용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연구의 대상이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 

고용정책과 제도 고령화와  조기노화라는 이슈를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 

살펴보고 조기노화를 경험하는 발달장애 근로자의 지원 방안을 분석하고자 한다, . 

우리나라의 정책과 제도개선에 대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경험과 정책변화를 검토하

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일본과 유렵 및 영미권 국가는 한국보다 오래전부터 장애인 . 

할당 고용제도와 차별금지제도를 통해 장애인 고용 정책을 발전시켜왔다 장애인 고용에 대해 . 

여러 정책들을 발전시켜 온 나라들은 발달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연구나 정책도 활발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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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하에 이 연구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장애인 고용 정책과 제도 장애인 고용 시장 현황 고령화와 , , 

노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교 대상 국가로 일본 미국 독일 노르웨이를 선정하였다, , , , . 

우리나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을 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 「 」

등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등 종합적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중요한 정책수단으로서 장애인 의무고용제

도를 채택하고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장애인 고용의 의무를 가진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할당제 . 

제도를 가진 나라가 독일과 일본이다 할당제국가는 의무고용제도를 중심으로 의무고용 정책대상. , 

고용률 산정 사업주 제재조치와 지원제도 서비스 전달체계 등을 검토하였다 특히 독일과 일본은 , , . 

우리보다 초고령사회를 먼저 경험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고령장애인 장애인 노화에 대하여 어떤 ,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또한 비할당제 국가는 할당제 국가와 같이 강제적으로 고용의무를 부하지 않으며 장애인 고용촉진, 

을 위해 권리에 기반 하거나 인센티브에 기반을 둔 정책수단을 (right-based) (incentive-based)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국가 중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이다 장애인 고용지원은 재활법 . . (Rehabilitatio

과 미국 장애인법 의 핵심내용인 장애인에 대한 차별 n Act)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금지와 합리적 조정 을 토대로 하고 있다(reasonable accommodations) . 

노르웨이는 다른 관점에서의 복지 일을 접근하여 성공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노르웨이는  - . 

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이 많지 않았으나 년에 노동 복지 개혁이 2000 2006 , 

대규모로 진행되면서 장애인 복지정책 또한 현재 체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장애인 , .  

복지정책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중심에는 노르웨이 고용노동복지청NAV( , 

이 있는데 는 국립 보험 기구The Norwegian Labour and welfare administration) . NAV (The 

국립 고용 서비스 National Insurance adminstration), (The National Employment Service) 

그리고 사회 복지 시스템 을 통합하여 만들어진 기관으로 일원화된 (The Social Welfare System)

창구를 제공하는 종합복지체계입이다 이러한 종합복지체계는 노르웨이를 국가 중 장애인의 . OECD 

고용 교육 재활등에 대한 안정된 시스템을 갖추게 했다고 평가받는다, , . 

본 연구는 한국을 시작으로 하여 첫째 국가별로 발달장애의 정의와 조기노화 정의를 살펴보, 

았다 둘째 발달장애인 관련 복지 및 고용제도를 살펴보고 의무고용이 있는 국가의 경우 . , 

의무고용의 현황 및 상과와 관련된 통계지표를 검토 비교하였다 셋째 발달장애인을 위한 , . , 

고용 및 노화에 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있는지를 조사하였으나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고용제·

도가 없을 경우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노화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미비할 경우는 장애인 ·

고용 장애인 노화로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조기노화 및 고용 , . 

관련 연구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 조사를 통해 조기노화를 경험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별 어떠한 연구가 있었으며 지원이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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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그들은 신체적 기능감소 만성질환을 포함한 이해력 및 , 

기억력의 감소와 같은 인지적 어려움 집착이나 자기통제의 어려움과 같은 정서적 변화도 겪고 ,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신체적 기능의 약화는 독립적인 이동 능력에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며. , 

이는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유지 지역사회 참여 활동 나아가 직업 생활에의 참여와 유지에도 , ,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발달장애인의 노화에 대한 관심은 최근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의 시작 , 

시기나 주요 특징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개념화되지 않았으며 노인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 

지원 서비스 체계에 대한 논의는 부재하다 년 월 보건복지부는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 2018 9 ’

평생케어 종합대책 을 발표했지만 발달장애인의 노화 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 마련은 아직 ‘ , 

미비하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발달장애인 노화 과정 및 주요 특징이라고 언급되는 조기노. ’

화 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 . 

발달장애인은 타장애인에 비해서도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실직에 상태에 놓임으로써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와 빈곤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데 이들이 . 

조기노화를 경험하게 된다면 노동시장에 진입한지 얼마되지 않아 안정적인 소득과 기본적인 

삶을 유지해 나가는데 있어 더 불리한 조건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장년층의 발달장애인 .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 조기노화와 관련된 매우 제한적이며 국내에

서는 발달장애인 인구의 고령화는 이슈가 비교적 최근인 만큼 한국에서는 발달장애인 고령화, 

노화 조기노화에 대한 준비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 

본 연구는 다소 복잡한 연구의 범위를 가진다 장애인 중에서도 발달장애인이라는 제한된 . 

유형의 범위와 그 중에서도 고용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연구의 대상이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 

고용정책과 제도 고령화와  조기노화라는 이슈를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 

살펴보고 조기노화를 경험하는 발달장애 근로자의 지원 방안을 분석하고자 한다, . 

우리나라의 정책과 제도개선에 대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경험과 정책변화를 검토하

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일본과 유렵 및 영미권 국가는 한국보다 오래전부터 장애인 . 

할당 고용제도와 차별금지제도를 통해 장애인 고용 정책을 발전시켜왔다 장애인 고용에 대해 . 

여러 정책들을 발전시켜 온 나라들은 발달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연구나 정책도 활발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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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하에 이 연구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장애인 고용 정책과 제도 장애인 고용 시장 현황 고령화와 , , 

노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교 대상 국가로 일본 미국 독일 노르웨이를 선정하였다, , , , . 

우리나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을 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 「 」

등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등 종합적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중요한 정책수단으로서 장애인 의무고용제

도를 채택하고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장애인 고용의 의무를 가진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할당제 . 

제도를 가진 나라가 독일과 일본이다 할당제국가는 의무고용제도를 중심으로 의무고용 정책대상. , 

고용률 산정 사업주 제재조치와 지원제도 서비스 전달체계 등을 검토하였다 특히 독일과 일본은 , , . 

우리보다 초고령사회를 먼저 경험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고령장애인 장애인 노화에 대하여 어떤 ,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또한 비할당제 국가는 할당제 국가와 같이 강제적으로 고용의무를 부하지 않으며 장애인 고용촉진, 

을 위해 권리에 기반 하거나 인센티브에 기반을 둔 정책수단을 (right-based) (incentive-based)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국가 중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이다 장애인 고용지원은 재활법 . . (Rehabilit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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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둘째 발달장애인 관련 복지 및 고용제도를 살펴보고 의무고용이 있는 국가의 경우 . , 

의무고용의 현황 및 상과와 관련된 통계지표를 검토 비교하였다 셋째 발달장애인을 위한 , . , 

고용 및 노화에 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있는지를 조사하였으나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고용제·

도가 없을 경우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노화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미비할 경우는 장애인 ·

고용 장애인 노화로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조기노화 및 고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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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가별 장애 의 정의와 발달장애 의 정의가 상이하고 단순히 노동시장에서 발달장애인이 “ ” “ ”

얼마나 고용되었는가로 성과의 격차를 숫자로 비교하기에는 각 국가마다 시대적 사회적 배경이 

같지 않기 때문에 각 주제별로 국가를 비교하기보다는  각 주제와 이슈에 대해 국가별로기술하고 ,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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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및 조기노화 정의1.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노화 관련 복지 2. 
및 고용제도

장애인 고용현황 및 서비스 전달체계3. 

발달장애인 조기노화 및 고용 관련 연구 4. 
및 사례 조사

향후 연구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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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발달장애의 정의. 

한국의 장애 관련 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 있으며 , 「 」 「 」

발달장애 용어가 사용된 법으로 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들 수 ‘ ’ 2014 「 」

있다 한국의 법적 정의를 통해 발달장애의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  

장애인복지법1) 

한국의 장애인복지법 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의 요구를 중점으로 의료 교육 재활 등  , , 「 」

광범위한 범위에서 장애인에게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장애를 정의, 

분류한다 장애인복지법 제 조에 따르면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 2 ·「 」 

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며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부록 참조 에서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라 장애인을 지체장애인(< 1> ) (1) ,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2) , (3) , (4) , (5) , (6) , (7) 

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8) , (9) , (10) , (11) , (12) , (13) 

안면장애인 장루 요루장애인 뇌전증장애인으로 분류한다, (14) · , (15) .

한국의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년 월 말에 보고된 . 2022 12「 」

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지체장애인이 로 가장 많으며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44.3% , 9.3%, 9.5%,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16.0%, 0.9%, 8.5%, 1.4%, 3.9%,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 요4.0%, 0.2%, 0.4%, 0.6%, 0.1%, ·

루장애인 뇌전증장애인 를 나타내고 있다 고용노동부0.6%, 0.3% ( , 202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 

년 제정된 한국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하 특수교육법 에서는 교육 에서의 2007 ( ) ‘ ’「 」

요구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학생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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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하므로 장애인복지법 과는 장애의 정의 및 유형이 다르고 대상자 선정절차도 다르다, . 「 」

특수교육법 에 의하면 특수교육대상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1) , (2) , (3) , (4) , 「 」

정서 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5) · , (6) ( ), (7) , (8) ,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9) , (10) , (11) 

정하는 장애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 평가된 사람을 , ·

말한다 부록 참조 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영역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은 (< 2> ). 2023

지적장애가 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자폐성장애 지체장애 발달지체 50.9% , 17.6%, 8.7%, 

청각장애 의사소통장애 건강장애 시각장애 학습장애 를 11.8%, 2.6%, 2.4%, 1.8%, 1.6%, 0.9%

나타내고 있다 교육부( , 2023).

장애인복지법 의 분류체계에서 장애의 유형은 개로 특수교육법 개 보다 많은데 공통으15 (11 ) , 「 」 「 」

로 들어가는 장애 유형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이다 장애인복지법, , , , . 「 」

에서는 개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 요루장애 뇌전증장애 로 세분7 ( , , , , , · , )

화되어 있는 신체 내부기관 장애를 특수교육법 에서는 건강장애로 분류한다 건강장애의 기준은 . 「 」

개월 이상의 입원이나 통원치료로 인해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과 3 . 「 」

달리 특수교육법 에서는 언어장애 대신 의사소통장애 정신장애 대신 정서 행동장애라는 용어를 , ·「 」

사용한다 장애인복지법 의 뇌병변장애인은 특수교육법 에서는 지체장애에 포함된다 장애인복. . 「 」 「 」 「

지법 과 다르게 특수교육법 에서만 볼 수 있는 장애유형은 학습장애 와 발달지체 이다 발달지체 ‘ ’ ‘ ’ . 」 「 」

아동이란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 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 , , · ,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세 미만의 아동을 말하며 특수교육대상자로 9

선정된 발달지체 아동은 반드시 세 이전에 선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9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3) 

발달장애인은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인지능력의 , 

부족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호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 .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지원을 통해 당사자 및 보호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 , 

전체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2014 (「 」

발달장애인법 부록 참조 을 제정하였다 발달장애인법 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장애인복지법, < 3> ) . 「 」 「 」

과 특수교육법 의 장애유형에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발달장애인로 「 」

정의하고 있다.

발달장애인법 제 조 제 항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지적장애2 1 (1) 「 」 

인 자폐성장애인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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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 

한국에서 제공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는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 」

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발달장애인의 하위 범주인 지적장애인은 장애인. 「

복지법 에 의해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 

자폐성장애인은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 신체표현 자기조절 사회적응 기능 ‘ , · · ·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으로 정의되어 있다 년 월 말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등록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 2022 12

의 비율은 자폐성 장애인의 비율은 으로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으로 나타났다8.5%, 1.4% 9.9% . 

세 이후 성인기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전체 등록 성인기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의 20

비율은 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7.9% ( , 2023). 

장애인복지법 보다 교육적 요구와 성취에 초점을 맞춘 특수교육법 에서는 지적장애를 지닌 「 」 「 」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

있는 사람 으로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 ‘ ,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중 가 발달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 . 68.5%

자에 속한다 교육부( , 2023). 

나 발달장애인 조기노화의 개념적 정의 . 

개념적 정의1) 

한국에서 노인은 일반적으로 노인복지법 에 근거하여 세 이상이 되는 사람을 지칭한다 한국에65 . 「 」

서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나 노령연금 각종 경로우대 제도 또한 세를 , 65

기준으로 제공된다 노인은 노화를 경험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노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물학적. , ,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점진적이고 정상적인 발달과정상의 변화로써 주로 퇴행적 발달의 , 

의미로 정의할 수 있다 김춘경( , 2016). 

전체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발달장애인의 기대수명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년 발달장애인 . 2022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만 세 이상 발달장애인 지적 자폐성 은 15 ( , )「 」

명이고 연령대별로는 세 세 세 세 214,064 , 20~29 29.1%, 30~39 20.0%, 40~49 16.2%, 50~59

세 이상 로 세 이상 발달장애인구는 명으로 전체의 를 차지하였다13.2%, 60 11.1% 50 52,050 19.8%

보건복지부 이는 년의 세 이상 발달장애인구가 였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 , 2023). 2010 50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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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하므로 장애인복지법 과는 장애의 정의 및 유형이 다르고 대상자 선정절차도 다르다, . 「 」

특수교육법 에 의하면 특수교육대상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1) , (2) , (3) , (4) , 「 」

정서 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5) · , (6) ( ), (7) , (8) ,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9) , (10) , (11) 

정하는 장애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 평가된 사람을 , ·

말한다 부록 참조 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영역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은 (< 2> ). 2023

지적장애가 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자폐성장애 지체장애 발달지체 50.9% , 17.6%, 8.7%, 

청각장애 의사소통장애 건강장애 시각장애 학습장애 를 11.8%, 2.6%, 2.4%, 1.8%, 1.6%, 0.9%

나타내고 있다 교육부( , 2023).

장애인복지법 의 분류체계에서 장애의 유형은 개로 특수교육법 개 보다 많은데 공통으15 (11 ) , 「 」 「 」

로 들어가는 장애 유형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이다 장애인복지법, , , , . 「 」

에서는 개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 요루장애 뇌전증장애 로 세분7 ( , , , , , · , )

화되어 있는 신체 내부기관 장애를 특수교육법 에서는 건강장애로 분류한다 건강장애의 기준은 . 「 」

개월 이상의 입원이나 통원치료로 인해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과 3 . 「 」

달리 특수교육법 에서는 언어장애 대신 의사소통장애 정신장애 대신 정서 행동장애라는 용어를 , ·「 」

사용한다 장애인복지법 의 뇌병변장애인은 특수교육법 에서는 지체장애에 포함된다 장애인복. . 「 」 「 」 「

지법 과 다르게 특수교육법 에서만 볼 수 있는 장애유형은 학습장애 와 발달지체 이다 발달지체 ‘ ’ ‘ ’ . 」 「 」

아동이란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 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 , , · ,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세 미만의 아동을 말하며 특수교육대상자로 9

선정된 발달지체 아동은 반드시 세 이전에 선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9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3) 

발달장애인은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인지능력의 , 

부족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호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 .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지원을 통해 당사자 및 보호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 , 

전체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2014 (「 」

발달장애인법 부록 참조 을 제정하였다 발달장애인법 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장애인복지법, < 3> ) . 「 」 「 」

과 특수교육법 의 장애유형에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발달장애인로 「 」

정의하고 있다.

발달장애인법 제 조 제 항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지적장애2 1 (1) 「 」 

인 자폐성장애인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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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 

한국에서 제공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는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 」

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발달장애인의 하위 범주인 지적장애인은 장애인. 「

복지법 에 의해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 

자폐성장애인은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 신체표현 자기조절 사회적응 기능 ‘ , · · ·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으로 정의되어 있다 년 월 말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등록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 2022 12

의 비율은 자폐성 장애인의 비율은 으로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으로 나타났다8.5%, 1.4% 9.9% . 

세 이후 성인기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전체 등록 성인기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의 20

비율은 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7.9% ( , 2023). 

장애인복지법 보다 교육적 요구와 성취에 초점을 맞춘 특수교육법 에서는 지적장애를 지닌 「 」 「 」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

있는 사람 으로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 ‘ ,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중 가 발달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 . 68.5%

자에 속한다 교육부( , 2023). 

나 발달장애인 조기노화의 개념적 정의 . 

개념적 정의1) 

한국에서 노인은 일반적으로 노인복지법 에 근거하여 세 이상이 되는 사람을 지칭한다 한국에65 . 「 」

서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나 노령연금 각종 경로우대 제도 또한 세를 , 65

기준으로 제공된다 노인은 노화를 경험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노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물학적. , ,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점진적이고 정상적인 발달과정상의 변화로써 주로 퇴행적 발달의 , 

의미로 정의할 수 있다 김춘경( , 2016). 

전체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발달장애인의 기대수명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년 발달장애인 . 2022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만 세 이상 발달장애인 지적 자폐성 은 15 ( , )「 」

명이고 연령대별로는 세 세 세 세 214,064 , 20~29 29.1%, 30~39 20.0%, 40~49 16.2%, 50~59

세 이상 로 세 이상 발달장애인구는 명으로 전체의 를 차지하였다13.2%, 60 11.1% 50 52,050 19.8%

보건복지부 이는 년의 세 이상 발달장애인구가 였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 , 2023). 2010 50 14.5%



발달장애인 근로자 조기노화 백서 Ⅱ. 한국의 발달장애 근로자 조기노화

- 26 -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이다.

노령기에 이른 장애인은 고령장애인 노령장애인 장애노인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 , 

있는데 고령장애인 이란 노인이 되어 장애를 갖게 된 노화에 따른 장애인 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 ’ ‘ ’ . 

고령장애인 은 장애기간이 년 년 이상이며 장애발생 시기가 발달기 세 이전인 경우를 ‘ ’ 20 (30 ) , (20 ) 

말하며 노화에 따른 장애인 은 노화로 인해 각종 노인성 질환 치매 중풍 관절염 시력 및 청력 ‘ ’ ( , , , 

감퇴 등 을 갖게 되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노승현 김수진 지윤경) ( , , , 

양희택 신원우2014; , , 2011). 

한국의 선행연구에서 고령장애인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인 노인의 기준인 세가 아닌 세를 65 50

기준으로 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이른 시기에 신체적 심리적 기능적 사회심리적인 노화를 . , , , 

경험하는데 이를 조기노화 라 정의하고 있다 고령장애인은 노화 과정에서 , ‘ ’ (Trieschman, 1987). 

기존 장애에 신체 및 건강상의 쇠퇴 등 이중의 어려움이 생기는 이차적 장애(secondary condition)

가 더해지기에 비장애인에 비해 년 정도 빠른 조기노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15~20

따라서 한국에서는 보통 세를 기준으로 고령장애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노승현 외50 ( , 2014). 

고령장애인은 노화로 인해 신체 기능상의 쇠퇴 건강의 악화 만성 질환 치매 등 신체적인 변화를 , , , 

경험하며 이러한 신체적 변화는 이동의 어려움 낮은 외출 빈도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으로 , , , 

이어진다 이는 높은 불안감 우울감 등 심리 정서적 측면과도 연결되어 고령장애인은 낮은 삶의 . , ·

질과 부정적인 생활태도를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신유리 김정석 김경미( , , , 2016; 

양희택 신원우 따라서 고령장애인은 노화 과정에서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비장애인, , 2011). , , 

에 비해 더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비장애인구 및 다른 장애유형의 인구에 비해 발달장애인은 대 또는 대부터 조기노화 현상을 30 40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김라경 강종구 고령장애인 연구가 대를 기점으로 이루어지( , , 2016) 50

는 반면 발달장애인의 경우 세 이상을 준고령장애인이라 정의하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노승현 40 (

외, 2014). 

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에 의하면 발달장애인의 는 체력 감소 등 신체활동 2022 , 17.5%

능력이 제한되거나 청력 시력 등 감각기관의 변화 뼈가 약해지는 골근육계 변화 알츠하이머나 , , , , 

당뇨병 등의 노인성 질병이 발생하는 등 조기노화가 시작하여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조기노화. 

가 시작되었거나 진행되어 노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연령은 평균적으로 세로 나타났으며45.1 , 

세는 세는 세는 세 이상은 가 조기노화 증상을 15~29 1.7%, 30~39 8.2%, 40~49 26.5%, 50 45.0%

보이고 있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2023).

발달장애인은 기존에 갖고 있던 장애와 노화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기능적 어려움 신체 및 , 

건강상의 어려움 등으로 이차적 장애가 더해져 합병증과 중복장애를 가질 수 있으며 신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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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김유리 이정은 박수경 외, ( , , 2022; , 2019).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와 관련된 이차 장애를 예방하는 것은 발달장애인의 기대수명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재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발달장애 조기노화 관련 요인2) 

가 신체 생물학적 요인) -

발달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호흡기 질환 감각기관 이상 구강문제 과체중 등 신체상의  , , , 

건강 문제 및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발달장애인, 2021 , 

의 만성질환 유병율은 로 현재 관리 중인 만성질환은 정신병 고혈압 치과 54.4% (30.0%), (10.3%), 

질환 당뇨병 우울증 등으로 확인되었다 지적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율은 (9.0%), (8.6%), (7.4%) . 

로 자폐성장애인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지적장애인은 정신병 외에 고혈압 치과 55.4% (47.2%) , , 

질환 당뇨병 순으로 질환율이 높았고 자폐성장애인은 피부염 우울증 치과 질환 순으로 질환율이 , , , , 

높았다 이러한 만성 질환은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으며 노화와 관련된 또 다른 질병을 유발하여 .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를 촉진할 수 있다 또한 다운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Down syndrome), 

과 같은 특정 발달장애는 유전적 돌연변이나 유전적 이상으로 인해 발생한(Klinefelter syndrome)

다 이러한 유전적 요인은 세포 수준에서 노화 과정을 가속화하여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로 이어질 . 

수 있다(Evenhuis et al., 2012). 

나 인지 및 적응행동 요인) 

발달장애인의 대부분은 적응행동 기억력 정보 처리 및 문제 해결 능력 등에 있어 인지적인 , , 

어려움을 갖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낮은 인지 능력은 전반적인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노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 관리 자기 관리 및 건강한 생활 방식을 , ,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에 의하면 발달장애인 중 문자 한글 에 대한 인지능력 2022 , ( )

수준과 관련해서 한글 읽기가 불가능한 비율은 한글 쓰기가 불가능한 비율은 로 31.6%, 32.8%

나타났다 숫자에 대한 인지가 불가능한 비율은 날짜 요일에 대한 인지가 불가능한 비율은 . 35.5%, , 

위치 장소에 대한 인지가 불가능한 비율은 안전 위생 등 상황에 대한 인지가 33.1%, , 27.3%, , 

불가능한 비율은 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발달장애인은 낮은 인지로 인해 26.3% ( , 2023). 

계획 수립 의사 결정 자기조절 및 문제 해결을 포함하는 실행 기능에서 어려움을 나타낸다, , . 

이는 건강한 생활 방식을 수립하고 약물 요법을 준수하며 올바른 정보에 입각한 건강 관련 선택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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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이다.

노령기에 이른 장애인은 고령장애인 노령장애인 장애노인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 , 

있는데 고령장애인 이란 노인이 되어 장애를 갖게 된 노화에 따른 장애인 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 ’ ‘ ’ . 

고령장애인 은 장애기간이 년 년 이상이며 장애발생 시기가 발달기 세 이전인 경우를 ‘ ’ 20 (30 ) , (20 ) 

말하며 노화에 따른 장애인 은 노화로 인해 각종 노인성 질환 치매 중풍 관절염 시력 및 청력 ‘ ’ ( , , , 

감퇴 등 을 갖게 되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노승현 김수진 지윤경) ( , , , 

양희택 신원우2014; , , 2011). 

한국의 선행연구에서 고령장애인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인 노인의 기준인 세가 아닌 세를 65 50

기준으로 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이른 시기에 신체적 심리적 기능적 사회심리적인 노화를 . , , , 

경험하는데 이를 조기노화 라 정의하고 있다 고령장애인은 노화 과정에서 , ‘ ’ (Trieschman, 1987). 

기존 장애에 신체 및 건강상의 쇠퇴 등 이중의 어려움이 생기는 이차적 장애(secondary condition)

가 더해지기에 비장애인에 비해 년 정도 빠른 조기노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15~20

따라서 한국에서는 보통 세를 기준으로 고령장애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노승현 외50 ( , 2014). 

고령장애인은 노화로 인해 신체 기능상의 쇠퇴 건강의 악화 만성 질환 치매 등 신체적인 변화를 , , , 

경험하며 이러한 신체적 변화는 이동의 어려움 낮은 외출 빈도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으로 , , , 

이어진다 이는 높은 불안감 우울감 등 심리 정서적 측면과도 연결되어 고령장애인은 낮은 삶의 . , ·

질과 부정적인 생활태도를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신유리 김정석 김경미( , , , 2016; 

양희택 신원우 따라서 고령장애인은 노화 과정에서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비장애인, , 2011). , , 

에 비해 더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비장애인구 및 다른 장애유형의 인구에 비해 발달장애인은 대 또는 대부터 조기노화 현상을 30 40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김라경 강종구 고령장애인 연구가 대를 기점으로 이루어지( , , 2016) 50

는 반면 발달장애인의 경우 세 이상을 준고령장애인이라 정의하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노승현 40 (

외, 2014). 

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에 의하면 발달장애인의 는 체력 감소 등 신체활동 2022 , 17.5%

능력이 제한되거나 청력 시력 등 감각기관의 변화 뼈가 약해지는 골근육계 변화 알츠하이머나 , , , , 

당뇨병 등의 노인성 질병이 발생하는 등 조기노화가 시작하여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조기노화. 

가 시작되었거나 진행되어 노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연령은 평균적으로 세로 나타났으며45.1 , 

세는 세는 세는 세 이상은 가 조기노화 증상을 15~29 1.7%, 30~39 8.2%, 40~49 26.5%, 50 45.0%

보이고 있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2023).

발달장애인은 기존에 갖고 있던 장애와 노화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기능적 어려움 신체 및 , 

건강상의 어려움 등으로 이차적 장애가 더해져 합병증과 중복장애를 가질 수 있으며 신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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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김유리 이정은 박수경 외, ( , , 2022; , 2019).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와 관련된 이차 장애를 예방하는 것은 발달장애인의 기대수명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재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발달장애 조기노화 관련 요인2) 

가 신체 생물학적 요인) -

발달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호흡기 질환 감각기관 이상 구강문제 과체중 등 신체상의  , , , 

건강 문제 및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발달장애인, 2021 , 

의 만성질환 유병율은 로 현재 관리 중인 만성질환은 정신병 고혈압 치과 54.4% (30.0%), (10.3%), 

질환 당뇨병 우울증 등으로 확인되었다 지적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율은 (9.0%), (8.6%), (7.4%) . 

로 자폐성장애인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지적장애인은 정신병 외에 고혈압 치과 55.4% (47.2%) , , 

질환 당뇨병 순으로 질환율이 높았고 자폐성장애인은 피부염 우울증 치과 질환 순으로 질환율이 , , , , 

높았다 이러한 만성 질환은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으며 노화와 관련된 또 다른 질병을 유발하여 .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를 촉진할 수 있다 또한 다운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Down syndrome), 

과 같은 특정 발달장애는 유전적 돌연변이나 유전적 이상으로 인해 발생한(Klinefelter syndrome)

다 이러한 유전적 요인은 세포 수준에서 노화 과정을 가속화하여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로 이어질 . 

수 있다(Evenhuis et al., 2012). 

나 인지 및 적응행동 요인) 

발달장애인의 대부분은 적응행동 기억력 정보 처리 및 문제 해결 능력 등에 있어 인지적인 , , 

어려움을 갖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낮은 인지 능력은 전반적인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노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 관리 자기 관리 및 건강한 생활 방식을 , ,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에 의하면 발달장애인 중 문자 한글 에 대한 인지능력 2022 , ( )

수준과 관련해서 한글 읽기가 불가능한 비율은 한글 쓰기가 불가능한 비율은 로 31.6%, 32.8%

나타났다 숫자에 대한 인지가 불가능한 비율은 날짜 요일에 대한 인지가 불가능한 비율은 . 35.5%, , 

위치 장소에 대한 인지가 불가능한 비율은 안전 위생 등 상황에 대한 인지가 33.1%, , 27.3%, , 

불가능한 비율은 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발달장애인은 낮은 인지로 인해 26.3% ( , 2023). 

계획 수립 의사 결정 자기조절 및 문제 해결을 포함하는 실행 기능에서 어려움을 나타낸다, , . 

이는 건강한 생활 방식을 수립하고 약물 요법을 준수하며 올바른 정보에 입각한 건강 관련 선택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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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 개인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실행 기능의 어려움은 전반적인 삶의 . 

질에 영향을 미치고 노화와 관련된 건강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또한 발달장애인은 감각 처리 . 

및 지각에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 감각 및 지각 문제는 인지기능 의사소통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 , 

영향을 미쳐 잠재적으로 조기노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의 욕구를 표현하고 지시를 , 

이해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만 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말을 두 문장 2022 , 15

이상 수준으로 제시해도 이해하는 경우는 간단한 문장 수준으로 제시해야 이해하는 경우는 53.9%, 

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이러한 제한된 의사소통 기술은 의료 서비스 이용 증상 26.8% ( , 2023). , 

표현 건강한 노화를 촉진하는 활동 예 운동 공동체 활동 등 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할 , ( : , )

수 있다 노승현 외 이숙향 외( , 2014; , 2021). 

다 심리 정서적 요인) ·

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발달장애인 중 행동문제 정신과 질환 우울증 등 심리적 2021 , , , 

문제로 인해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는 비율은 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는 자폐성장애인37.7% . 

이 지적장애인 에 비해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48.6%) (36.1%) (

지부 이러한 심리적 및 감정적 요인 정신건강 문제는 발달장애인들의 노화 과정을 앞당기는 , 2022). ,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 의사소통 문제 직업 불안정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 , 

인해 만성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면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 

영향을 미치고 이 또한 잠재적으로 노화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은 사회적 , . 

연결을 설정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은 정서적 지원 . 

부족 의미 있는 활동 참여 감소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취약성 증가 신체적인 건강 상태 악화로 , , ,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필요 선호도 및 권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 

발달장애인의 제한된 자기결정권은 무력감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 감소 타인에 대한 의존도 , , 

증가로 이어진다 이숙향 홍주희 염지혜 이러한 제한된 자기결정권은 스트레스 좌절( , , , 2018). , , 

무기력에 기여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전반적인 삶의 질을 하락시키며 조기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심리 정서적 요인은 유전 신체 건강 및 환경적 영향과 같은 다른 요인에 가중되고 . · , 

상호작용하여 발달장애인의 노화 과정에 추가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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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환경 및 서비스 접근성 요인)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고령이 되면 돌봄 제공자였던 부모는 더 고령이 되면서 가족의 어려움도 

더 커지게 되며 김유리 이정은 가족과 지인의 사망 등 사회적 지지체계가 빈약해져 더 ( , , 2022), 

취약한 환경에 놓이게 된다 또한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나이 들어가는 . 

장애인에 대한 편견까지 가중되어 이중 차별을 겪는 환경을 경험하게 된다 신유리 외( , 2016). 

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에 의하면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향후 가구원 등 주된 2022 , 

보호자로부터 더 이상 보호를 받지 못할 때를 대비한 미래 계획 중 재정적 계획은 주거 31.4%, 

계획은 후견인 지명 등 법적 계획은 만 세워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31.5%, 29.7% . 

전용보험이나 의료실비보험 등의 사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36.2% ( , 

2023).

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최근 년간 년 월 년 월 전체 장애인구 중 2020 , 2 (2018 9 ~2020 8 ) 

가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적장애인은 자폐성장애인은 로 70.4% 40.8%, 27.7%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최근 건강검진을 받은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최근 년간 . 2

전체 장애 인구 중 가 암검진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는데 지적장애인은 자폐성장애인은 46.9% 14.2%, 

만이 암검진을 받은 것으로 응답하여 다른 장애에 비해 낮은 암검진 수검율을 나타냈다1.5% . 

또한 최근 년간 본인이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우의 유무에 대한 응답에서 지적장애인은 1

자폐성장애인은 가 예 라고 응답하였다 보건복지부 이처럼 발달장애인은 28.9%, 27.5% ‘ ’ ( , 2020).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제한된 접근성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불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다 이숙향 외 이러한 의료 접근성의 제한으로 인해 ( , 2018). 

제때 치료되지 않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건강 상태는 여러 합병증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며 

노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저소득 제한된 교육 기회 자원에 대한 접근성 부족과 같은 사회 경제적 요인 역시 발달장애인의 , , ·

삶의 질과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 , 

발달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비율은 세가 세가 세 이상은 15~29 17.9%, 30~49 45.1%, 50

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러한 사회 경제적 불균형은 더 높은 스트레스 63.3% ( , 2023). ·

수준 의료 접근성 감소 건강하지 못한 생활 조건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 모든 요인이 조기노화를 , , , 

촉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염 물질에 대한 노출 부적절한 영양 안전하지 않은 주거 환경과 . , , 

같은 환경 요인은 발달장애인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조기노화를 촉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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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 개인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실행 기능의 어려움은 전반적인 삶의 . 

질에 영향을 미치고 노화와 관련된 건강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또한 발달장애인은 감각 처리 . 

및 지각에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 감각 및 지각 문제는 인지기능 의사소통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 , 

영향을 미쳐 잠재적으로 조기노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의 욕구를 표현하고 지시를 , 

이해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만 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말을 두 문장 2022 , 15

이상 수준으로 제시해도 이해하는 경우는 간단한 문장 수준으로 제시해야 이해하는 경우는 53.9%, 

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이러한 제한된 의사소통 기술은 의료 서비스 이용 증상 26.8% ( , 2023). , 

표현 건강한 노화를 촉진하는 활동 예 운동 공동체 활동 등 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할 , ( : , )

수 있다 노승현 외 이숙향 외( , 2014; , 2021). 

다 심리 정서적 요인) ·

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발달장애인 중 행동문제 정신과 질환 우울증 등 심리적 2021 , , , 

문제로 인해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는 비율은 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는 자폐성장애인37.7% . 

이 지적장애인 에 비해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48.6%) (36.1%) (

지부 이러한 심리적 및 감정적 요인 정신건강 문제는 발달장애인들의 노화 과정을 앞당기는 , 2022). ,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 의사소통 문제 직업 불안정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 , 

인해 만성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면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 

영향을 미치고 이 또한 잠재적으로 노화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은 사회적 , . 

연결을 설정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은 정서적 지원 . 

부족 의미 있는 활동 참여 감소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취약성 증가 신체적인 건강 상태 악화로 , , ,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필요 선호도 및 권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 

발달장애인의 제한된 자기결정권은 무력감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 감소 타인에 대한 의존도 , , 

증가로 이어진다 이숙향 홍주희 염지혜 이러한 제한된 자기결정권은 스트레스 좌절( , , , 2018). , , 

무기력에 기여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전반적인 삶의 질을 하락시키며 조기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심리 정서적 요인은 유전 신체 건강 및 환경적 영향과 같은 다른 요인에 가중되고 . · , 

상호작용하여 발달장애인의 노화 과정에 추가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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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환경 및 서비스 접근성 요인)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고령이 되면 돌봄 제공자였던 부모는 더 고령이 되면서 가족의 어려움도 

더 커지게 되며 김유리 이정은 가족과 지인의 사망 등 사회적 지지체계가 빈약해져 더 ( , , 2022), 

취약한 환경에 놓이게 된다 또한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나이 들어가는 . 

장애인에 대한 편견까지 가중되어 이중 차별을 겪는 환경을 경험하게 된다 신유리 외( , 2016). 

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에 의하면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향후 가구원 등 주된 2022 , 

보호자로부터 더 이상 보호를 받지 못할 때를 대비한 미래 계획 중 재정적 계획은 주거 31.4%, 

계획은 후견인 지명 등 법적 계획은 만 세워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31.5%, 29.7% . 

전용보험이나 의료실비보험 등의 사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36.2% ( , 

2023).

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최근 년간 년 월 년 월 전체 장애인구 중 2020 , 2 (2018 9 ~2020 8 ) 

가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적장애인은 자폐성장애인은 로 70.4% 40.8%, 27.7%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최근 건강검진을 받은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최근 년간 . 2

전체 장애 인구 중 가 암검진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는데 지적장애인은 자폐성장애인은 46.9% 14.2%, 

만이 암검진을 받은 것으로 응답하여 다른 장애에 비해 낮은 암검진 수검율을 나타냈다1.5% . 

또한 최근 년간 본인이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우의 유무에 대한 응답에서 지적장애인은 1

자폐성장애인은 가 예 라고 응답하였다 보건복지부 이처럼 발달장애인은 28.9%, 27.5% ‘ ’ ( , 2020).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제한된 접근성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불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다 이숙향 외 이러한 의료 접근성의 제한으로 인해 ( , 2018). 

제때 치료되지 않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건강 상태는 여러 합병증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며 

노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저소득 제한된 교육 기회 자원에 대한 접근성 부족과 같은 사회 경제적 요인 역시 발달장애인의 , , ·

삶의 질과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 , 

발달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비율은 세가 세가 세 이상은 15~29 17.9%, 30~49 45.1%, 50

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러한 사회 경제적 불균형은 더 높은 스트레스 63.3% ( , 2023). ·

수준 의료 접근성 감소 건강하지 못한 생활 조건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 모든 요인이 조기노화를 , , , 

촉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염 물질에 대한 노출 부적절한 영양 안전하지 않은 주거 환경과 . , , 

같은 환경 요인은 발달장애인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조기노화를 촉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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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애인 서비스 발전의 역사적 배경. 

태동기 년 년대1) (1948 ~1970 ) 

년 월 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법률 제 호 은 사회부를 두어 노동 보건 후생 및 부녀문제1948 7 17 ( 1 ) , , 「 」

를 다루게 하였다 년 월 일 공포된 군사원호법과 년 월 일 공포된 경찰원호법은 . 1950 4 14 1951 4 12

군인과 경찰에 한한 것이지만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발생한 상이군인 상이경찰관에 대해 적용된 , 

법이었기에 장애문제에 대한 관심이 이 시기에 태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년대는 한국에서 사회보장의 기본이 되는 법률이 제정된 시기이다 년 생활보호법1960 . 1961 ,「 」

아동법리법 고아입양특례법 이 제정되었고 년에 공무원연금법 선원보험법 년, , 1962 , , 1963「 」 「 」 「 」 「 」

에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법 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년대까지는 장애인 문제에 대한 , . 1960「 」 「 」

독자적인 제도나 법은 없었고 장애인 복지는 주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한국전쟁 이후 계속 증가하여 년에는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수가 사립 1968

개 국 공립 개로 총 개에 이르렀다 권오구 년대에 정부는 경제개발 개년 603 , · 12 615 ( , 2000). 1960 ‘ 5

계획 을 수립하여 국가 경제 성장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제 차 경제개발 개년 계획 기간’ , 2 5

중에 교육부는 특수교육 개년 계획 을 수립하여 특수학교와 학급의 신설 특수학교 (1967~1971) ‘ 5 ’ , 

초등과정의 의무교육 실시 특수교육 교원의 확보 사립특수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강조하였다, , 

김병하 하지만 경제의 고도성장을 목표로 경제 제일주의를 표방하던 당시 상황에서 장애아( , 2005). 

동을 위한 특수교육은 비경제적이라는 이유로 관심 밖으로 밀려나면서 장애인의 교육기회에 대한 

차별이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이는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소득 천 달러 , . ‘ 1

시대에 이제 우리나라도 장애아 교육에 국가적 관심을 보일 때 라고 적극 계도하면서 김병하’ ( , 2005, 

특수교육진흥법 이 년 제정 공포되었다 특수교육진흥법 의 제정으로 그동안 민간 p.450), 1977 · . 「 」 「 」

독지가에 의한 자선사업 성격의 틀에 머물러 있던 한국의 특수교육이 공공정책에 의한 국가 공교육의 

책임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김병하 이 법은 각급 학교의 장에게 특수교육 대상자가 해당 ( , 2005). 

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경우에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명시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법리를 규정한 획기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수영( , 2014).

 

도약기 년대 년대2) (1980 ~1990 ) 

년대 이후는 한국 장애인 복지제도의 도약기라 할 수 있다1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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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한국 역사상 최초의 장애인 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인 심신장애자복지법 이 제정 공포1981 ·「 」

되었다 이 법은 심신장애자의 기준 심신장애자 복지시설에의 입소 통원 조치 보장구의 . ·① ② ③ 

교부 고용 편의시설 장 애자 부양수당 등에 관해 규정한 법이다. ④ ⑤ ⑥

년 개최된 제 회 장애인올림픽 은 한국 장애인 복지 발전에 기폭제가 되었다1988 8 (paralympics) . 

대회 개최를 준비하는 동안 공항 경기장 선수촌 도로 교통수단 등 물리적 환경에 대한 편의시설 , , , , 

정비에 착수하게 되어 도로의 턱 없애기 특수차량 보급 장애인 전용 화장실 설치 승강기 설치 등의 , , , 

작업을 진행하였다 일반 국민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된 시점도 이 시기라고 할 수 있다. . 

이후 한국 정부는 년 월 일 구성된 장애자복지대책위 의 건의를 받아들여 심신장애자복1989 9 15 ‘ ’ 「

지법 을 년 월 일 장애인복지법 으로 전면 개정하였다 장애인복지법 의 주 내용은 1989 12 30 . 」 「 」 「 」

다음과 같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다음을 규정함 장애예방 재활치료 중증장애인의 보: ① ② ③ 

호 교육 및 직업지도 주택보급 경제적 부담 경감조치 ④ ⑤ ⑥ 

 장애인 등록제도의 도입 

 각종 복지 조치 실시 생계보조수당의 지급 의료비 및 교육비 지급 재활상담 및 복지: ① ② ③ 

시설에의 입소 통원 보장구 교부 및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등을 규정함· .④ ⑤ 

 장애인 복지시설을 재활시설 요양시설 유료시설 이용시설 직업재활시설 점자도서관 등으로 , , , , , 

구분함.

 매년 월 일을 장애인의 날로 법률로 지정함4 20 .

 장애인 단체 보호 육성 및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를 법률로 규정함‘ ’ .

발전기 년대 이후3) (1990 )

년대 이후에는 장애인 복지사업 및 관련 법률 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년 월 1990 . 1990 1

일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공포되었고 년에는 특수교육진흥법 이 13 , 1994「 」 「 」

개정되었다 년에는 장애인복지법 이 전면 개정되었고 년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 1999 , 2000「 」 「

직업재활법 이 전부 개정되었다 년에는 특수교육진흥법 이 폐지되고 장애인 등에 대한 . 2007」 「 」 「

특수교육법 이 제정되었다. 」

가)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대한 법률 제정 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 「 」 

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대한 법률 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여 199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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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애인 서비스 발전의 역사적 배경. 

태동기 년 년대1) (1948 ~1970 ) 

년 월 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법률 제 호 은 사회부를 두어 노동 보건 후생 및 부녀문제1948 7 17 ( 1 ) , , 「 」

를 다루게 하였다 년 월 일 공포된 군사원호법과 년 월 일 공포된 경찰원호법은 . 1950 4 14 1951 4 12

군인과 경찰에 한한 것이지만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발생한 상이군인 상이경찰관에 대해 적용된 , 

법이었기에 장애문제에 대한 관심이 이 시기에 태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년대는 한국에서 사회보장의 기본이 되는 법률이 제정된 시기이다 년 생활보호법1960 . 1961 ,「 」

아동법리법 고아입양특례법 이 제정되었고 년에 공무원연금법 선원보험법 년, , 1962 , , 1963「 」 「 」 「 」 「 」

에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법 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년대까지는 장애인 문제에 대한 , . 1960「 」 「 」

독자적인 제도나 법은 없었고 장애인 복지는 주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한국전쟁 이후 계속 증가하여 년에는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수가 사립 1968

개 국 공립 개로 총 개에 이르렀다 권오구 년대에 정부는 경제개발 개년 603 , · 12 615 ( , 2000). 1960 ‘ 5

계획 을 수립하여 국가 경제 성장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제 차 경제개발 개년 계획 기간’ , 2 5

중에 교육부는 특수교육 개년 계획 을 수립하여 특수학교와 학급의 신설 특수학교 (1967~1971) ‘ 5 ’ , 

초등과정의 의무교육 실시 특수교육 교원의 확보 사립특수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강조하였다, , 

김병하 하지만 경제의 고도성장을 목표로 경제 제일주의를 표방하던 당시 상황에서 장애아( , 2005). 

동을 위한 특수교육은 비경제적이라는 이유로 관심 밖으로 밀려나면서 장애인의 교육기회에 대한 

차별이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이는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소득 천 달러 , . ‘ 1

시대에 이제 우리나라도 장애아 교육에 국가적 관심을 보일 때 라고 적극 계도하면서 김병하’ ( , 2005, 

특수교육진흥법 이 년 제정 공포되었다 특수교육진흥법 의 제정으로 그동안 민간 p.450), 1977 · . 「 」 「 」

독지가에 의한 자선사업 성격의 틀에 머물러 있던 한국의 특수교육이 공공정책에 의한 국가 공교육의 

책임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김병하 이 법은 각급 학교의 장에게 특수교육 대상자가 해당 ( , 2005). 

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경우에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명시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법리를 규정한 획기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수영( , 2014).

 

도약기 년대 년대2) (1980 ~1990 ) 

년대 이후는 한국 장애인 복지제도의 도약기라 할 수 있다1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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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한국 역사상 최초의 장애인 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인 심신장애자복지법 이 제정 공포1981 ·「 」

되었다 이 법은 심신장애자의 기준 심신장애자 복지시설에의 입소 통원 조치 보장구의 . ·① ② ③ 

교부 고용 편의시설 장 애자 부양수당 등에 관해 규정한 법이다. ④ ⑤ ⑥

년 개최된 제 회 장애인올림픽 은 한국 장애인 복지 발전에 기폭제가 되었다1988 8 (paralympics) . 

대회 개최를 준비하는 동안 공항 경기장 선수촌 도로 교통수단 등 물리적 환경에 대한 편의시설 , , , , 

정비에 착수하게 되어 도로의 턱 없애기 특수차량 보급 장애인 전용 화장실 설치 승강기 설치 등의 , , , 

작업을 진행하였다 일반 국민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된 시점도 이 시기라고 할 수 있다. . 

이후 한국 정부는 년 월 일 구성된 장애자복지대책위 의 건의를 받아들여 심신장애자복1989 9 15 ‘ ’ 「

지법 을 년 월 일 장애인복지법 으로 전면 개정하였다 장애인복지법 의 주 내용은 1989 12 30 . 」 「 」 「 」

다음과 같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다음을 규정함 장애예방 재활치료 중증장애인의 보: ① ② ③ 

호 교육 및 직업지도 주택보급 경제적 부담 경감조치 ④ ⑤ ⑥ 

 장애인 등록제도의 도입 

 각종 복지 조치 실시 생계보조수당의 지급 의료비 및 교육비 지급 재활상담 및 복지: ① ② ③ 

시설에의 입소 통원 보장구 교부 및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등을 규정함· .④ ⑤ 

 장애인 복지시설을 재활시설 요양시설 유료시설 이용시설 직업재활시설 점자도서관 등으로 , , , , , 

구분함.

 매년 월 일을 장애인의 날로 법률로 지정함4 20 .

 장애인 단체 보호 육성 및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를 법률로 규정함‘ ’ .

발전기 년대 이후3) (1990 )

년대 이후에는 장애인 복지사업 및 관련 법률 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년 월 1990 . 1990 1

일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공포되었고 년에는 특수교육진흥법 이 13 , 1994「 」 「 」

개정되었다 년에는 장애인복지법 이 전면 개정되었고 년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 1999 , 2000「 」 「

직업재활법 이 전부 개정되었다 년에는 특수교육진흥법 이 폐지되고 장애인 등에 대한 . 2007」 「 」 「

특수교육법 이 제정되었다. 」

가)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대한 법률 제정 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 「 」 

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대한 법률 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여 199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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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 수의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이에 300 2% , 

미달하는 사업주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한국 정부는 이 업무의 효율적 . 

수행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설립하고 노동부에 정부출연금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등으로 , 

조성되는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후 이 법은 근로능력과 의욕이 있는 모든 .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의 특별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기타 장애인 고용의무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이유로 년 월 일 · 2000 1 12

고용을 담당하는 노동부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직업재활을 담당한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 , 

조정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으로 개정되었다. 「 」

법 개정의 주요 골자는 장애인에 대한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등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단계적 , 

사업내용 및 지원근거 제시와 동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간 연계로 종합적 지원체계의 구축 법 제 조 ( 9

내지 제 조 및 제 조 이고 장애인 고용촉진 정책의 기초적 자료수집을 위해 장애인 고용현황에 15 18 ) ,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 법 제 조 이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 22 ) . 

용을 현행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의무고용률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재직 , 

중인 장애인 공무원 수가 만명에 이를 때까지 장애인 공무원 공개채용 비율을 분의 로 1 100 5

상향조정 법 제 조 하였다 이와 함께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 시 지급하는 고용지원금 및 장려금을 ( 23 ) . 

고용장려금으로 단일화하고 지급단가를 최저임금의 퍼센트 수준인 부담기초액에서 최저임금액 , 60

수준으로 현실화하되 중증 및 여성장애인 고용 시에는 우대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법 제 조( 26 ).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 」 

년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 은 년 전면 개정되었다 개정된 법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 1977 1994 . 「 」

대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 

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였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유아에 대한 조기특수교육에 .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정부는 특수교육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 

하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소속 하에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 하에 시 도특수교육, , ·

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 하에 시 군 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함을 명시했다 각급 학교의 , · · .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전형 및 수학 등에 있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종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했으며 특수교육대상자로 하여금 그의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도록 하여야 , 

했다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생활기능 회복 정도의 판정을 .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특수교육기관에는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두어야 했다 특수교육. 

기관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직업교육과 진로교육을 실시하여야 했다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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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장애의 종별과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였으며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 

위한 교과용 도서는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특수교육진흥법 이 폐지되고 년 월 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 제정되었2007 5 25「 」 「 」

고 년 월 일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장애인 및 특수한 교육환경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2008 5 26 .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개인적 자아실현과 사회적 통합을 조화롭게 이루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해 특수교육대상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 행동장. , , , , ·

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등의 장애를 가진 사람 중 특수교육을 , , , , ,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 평가된 사람을 말한다 보호자 또는 각급 학교의 장은 장애를 가지고 · .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며 각급 학교의 장이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 , 

한다 학생이 의뢰되면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이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 평가를 . ·

실시해야 한다 고등학교 과정은 시 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 ·

를 결정하며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는 시 군 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장이 , · ·

결정한다 이 법에 의해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 

제공하며 만 세 미만의 장애영아에게는 무상교육을 제공도록 하였다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 3 .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 

입학하려 할 때 지원 또는 입학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또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제공 수업과 , . , 

교내외 활동 참여 입학 전형 과정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 법에서는 , . 

특수학급 설치기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명시하고 있다, . 

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 

년대 초반 한국에서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떠한 차별 없이 평등한 존재로 기본적인 2000

자유와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권 의식이 점차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장애인 . 

차별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 권고 및 결정을 하였어도 시정되지 

않았고 관련 실정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법정까지 , 

가서도 장애인 차별행위가 시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연대를 통해 . 

장애인 또한 자유와 권리의 당당한 주체이며 국가는 주권을 보유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함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선언 주지시켰고 , 

이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이끌었다 장애인 당사자와 뜻을 . 「 」 

공유하는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주도적으로 입법 과정을 이끌었는데 이러한 입법 과정은 장애인을 

복지 또는 배려 시혜의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것에서 벗어나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이자 권리주체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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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 수의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이에 300 2% , 

미달하는 사업주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한국 정부는 이 업무의 효율적 . 

수행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설립하고 노동부에 정부출연금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등으로 , 

조성되는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후 이 법은 근로능력과 의욕이 있는 모든 .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의 특별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기타 장애인 고용의무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이유로 년 월 일 · 2000 1 12

고용을 담당하는 노동부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직업재활을 담당한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 , 

조정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으로 개정되었다. 「 」

법 개정의 주요 골자는 장애인에 대한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등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단계적 , 

사업내용 및 지원근거 제시와 동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간 연계로 종합적 지원체계의 구축 법 제 조 ( 9

내지 제 조 및 제 조 이고 장애인 고용촉진 정책의 기초적 자료수집을 위해 장애인 고용현황에 15 18 ) ,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 법 제 조 이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 22 ) . 

용을 현행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의무고용률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재직 , 

중인 장애인 공무원 수가 만명에 이를 때까지 장애인 공무원 공개채용 비율을 분의 로 1 100 5

상향조정 법 제 조 하였다 이와 함께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 시 지급하는 고용지원금 및 장려금을 ( 23 ) . 

고용장려금으로 단일화하고 지급단가를 최저임금의 퍼센트 수준인 부담기초액에서 최저임금액 , 60

수준으로 현실화하되 중증 및 여성장애인 고용 시에는 우대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법 제 조( 26 ).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 」 

년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 은 년 전면 개정되었다 개정된 법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 1977 1994 . 「 」

대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 

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였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유아에 대한 조기특수교육에 .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정부는 특수교육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 

하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소속 하에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 하에 시 도특수교육, , ·

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 하에 시 군 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함을 명시했다 각급 학교의 , · · .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전형 및 수학 등에 있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종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했으며 특수교육대상자로 하여금 그의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도록 하여야 , 

했다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생활기능 회복 정도의 판정을 .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특수교육기관에는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두어야 했다 특수교육. 

기관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직업교육과 진로교육을 실시하여야 했다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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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장애의 종별과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였으며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 

위한 교과용 도서는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특수교육진흥법 이 폐지되고 년 월 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 제정되었2007 5 25「 」 「 」

고 년 월 일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장애인 및 특수한 교육환경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2008 5 26 .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개인적 자아실현과 사회적 통합을 조화롭게 이루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해 특수교육대상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 행동장. , , , , ·

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등의 장애를 가진 사람 중 특수교육을 , , , , ,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 평가된 사람을 말한다 보호자 또는 각급 학교의 장은 장애를 가지고 · .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며 각급 학교의 장이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 , 

한다 학생이 의뢰되면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이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 평가를 . ·

실시해야 한다 고등학교 과정은 시 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 ·

를 결정하며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는 시 군 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장이 , · ·

결정한다 이 법에 의해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 

제공하며 만 세 미만의 장애영아에게는 무상교육을 제공도록 하였다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 3 .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 

입학하려 할 때 지원 또는 입학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또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제공 수업과 , . , 

교내외 활동 참여 입학 전형 과정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 법에서는 , . 

특수학급 설치기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명시하고 있다, . 

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 

년대 초반 한국에서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떠한 차별 없이 평등한 존재로 기본적인 2000

자유와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권 의식이 점차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장애인 . 

차별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 권고 및 결정을 하였어도 시정되지 

않았고 관련 실정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법정까지 , 

가서도 장애인 차별행위가 시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연대를 통해 . 

장애인 또한 자유와 권리의 당당한 주체이며 국가는 주권을 보유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함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선언 주지시켰고 , 

이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이끌었다 장애인 당사자와 뜻을 . 「 」 

공유하는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주도적으로 입법 과정을 이끌었는데 이러한 입법 과정은 장애인을 

복지 또는 배려 시혜의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것에서 벗어나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이자 권리주체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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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매김하게 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정정희 또한 이 법의 제정은 우리 사회에서 장기간 ( , 2021). 

지속되었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제거와 인식 개선 차별행위의 방지와 제거 및 예방에 , 

일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제 차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4) 1 ~ 6

한국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 조의10 2「 」 1)에 따라 년부터 매 년마다 장애계 학계 의견 1998 5 , 

수립 및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 ･

변화를 살펴보면 장애인 고용을 포함한 장애인 복지에 대한 비전과 방향 발전에 대해 알 수 있다, . 

제 차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비전 및 주요 정책은 표 과 같으며 년 현재 제 차 1 ~ 6 < 1> 2023 6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년 년 이 발표되었다 이번 장에서는 한국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 ~2027 ) . 

에 대해 살펴보고 고령장애인과 조기 노화에 대한 관심이 정책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자 한다. 

표 제 차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비전 및 주요 정책< 1> 1 ~ 6

구분 차1 ('98~'02) 차2 ('03~'07) 차3 ('08~'12) 차4 ('13~'17) 차5 ('18~'22) 차6 ('23~'27)

비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 보장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사회실현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확대와 

통합사회 

구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

주요

정책

장애범주 

확대 장애인 , 

고용지원

장애수당 

확대 장애아 , 

무상보육, 

문화 바우처 

도입

장애인 연금 

도입 장애인 , 

활동지원 

서비스 도입

장애등급제 

개편 맞춤형 , 

서비스 지원 

시범 사업

권리보장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탈시설 주거 ·

지원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및 

자립 주거 결정권 ·

강화 교육 지원체계 , 

고도화 장애인 , 

보건의료체계 강화 

가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년 년) 1 (1998 ~2002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년 월 삶의 질 세계화 선언을 계기로 년 1995 3 ‘ ’ 1996

월 대통령께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 기본 상황을 보고하였는데 이때 대통령이 노인 2 , 

1) 장애인복지법 제 조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10 2( ) 「 」 ①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이하 종합계획 을 수립5 ( “ ”) ·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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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장애인 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따라서 년 . 1996

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발전 개년 계획 수립12 ‘ 5 ’ ‧

추진을 결정하게 된다 이후 년 월 장애인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 관 실무작업단이 . 1997 3 ‧

구성되고 각 부문별 조사 연구 및 토론회를 실시하여 년 월 일 제 차 장애인복지발전 1997 12 11 1‧

개년 계획이 발표되었다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5 ('98 '02) . 1 ‘～

평등 보장 을 비전으로 대 분야에서 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하였다’ 3 71 .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장애인 복지 고용 교육 등 1 , ,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해서 체계를 확립하고 점차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시켜 나갔다 장애범주 . 

확대로 복지대상 인구가 년 천명에서 년 천명으로 약 배 증가하고 장애인 1997 425 2002 1,255 2.9

복지예산도 약 배 증가하였다 장애인 복지 증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점차 확산됨에 2.2 . 

따라 장애인 복지 선진화를 위한 법과 제도 등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차 계획의 기본 이념인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 을 이루기 위해 년에 1 ‘ ’ 1998

장애인인권헌장을 선포하였고 년부터 장애인 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을 , 1998 ·「 」․

시행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년에는 장애인 , 1999

복지 기본 법인 장애인복지법 을 전면 개정하였다 년 월에는 평등을 향한 힘찬 도전 이라. 2002 10 ‘ ’「 」

는 슬로건 아래 아태 장애인 경기대회를 개최하여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고취하고 장애인에 대한 ․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시각 해소에 기여하였다.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년부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을 활용하여 일반취업2000

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직업훈련기관 및 장애인 고용 

전문연구기관 고용개발원 설립 직업능력평가센터 설치 개소 등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기초 ( ) , (17 )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또한 장애인 고용률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에 대한 장애인 . 

고용의무 부과 장애인용 작업 편의 시설 설치 지원 사회 인식개선 등 장애인 고용촉진 활동을 , , ․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고용률은 년 공공부문 민간부문 에서 . 1997 0.54%( 1.08%, 0.46%)

년 공공부문 민간부문 로 증가하였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업주와 2001 1.16%( 1.61%, 1.10%) , 

장애인 스스로의 인식이 개선되었다 제 차 계획에서는 장애인 특수교육 정보화 이동편의 증진 . 1 , , 

등 장애인의 사회 적응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는데 그 결과 특수학교는 년 개에서 , 1997 114

년 개로 증가하였고 년에는 장애인 정보화 교육장 및 복지관 등에서 정보화 교육을 2002 136 2002

실시하였으며 장애인의 활용 능력 확대를 위해 장애인 세미나 및 장애 청소년 캠프를 , IT IT IT 

국제행사로 개최하였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국가종합 개년 계획 을 . 5 ('00 '04)～

수립하여 지하철 역사 내에 휠체어 리프트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 운영하였고 장애인 특별수송용 ․

버스도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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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매김하게 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정정희 또한 이 법의 제정은 우리 사회에서 장기간 ( , 2021). 

지속되었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제거와 인식 개선 차별행위의 방지와 제거 및 예방에 , 

일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제 차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4) 1 ~ 6

한국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 조의10 2「 」 1)에 따라 년부터 매 년마다 장애계 학계 의견 1998 5 , 

수립 및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 ･

변화를 살펴보면 장애인 고용을 포함한 장애인 복지에 대한 비전과 방향 발전에 대해 알 수 있다, . 

제 차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비전 및 주요 정책은 표 과 같으며 년 현재 제 차 1 ~ 6 < 1> 2023 6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년 년 이 발표되었다 이번 장에서는 한국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 ~2027 ) . 

에 대해 살펴보고 고령장애인과 조기 노화에 대한 관심이 정책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자 한다. 

표 제 차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비전 및 주요 정책< 1> 1 ~ 6

구분 차1 ('98~'02) 차2 ('03~'07) 차3 ('08~'12) 차4 ('13~'17) 차5 ('18~'22) 차6 ('23~'27)

비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 보장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사회실현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확대와 

통합사회 

구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

주요

정책

장애범주 

확대 장애인 , 

고용지원

장애수당 

확대 장애아 , 

무상보육, 

문화 바우처 

도입

장애인 연금 

도입 장애인 , 

활동지원 

서비스 도입

장애등급제 

개편 맞춤형 , 

서비스 지원 

시범 사업

권리보장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탈시설 주거 ·

지원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및 

자립 주거 결정권 ·

강화 교육 지원체계 , 

고도화 장애인 , 

보건의료체계 강화 

가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년 년) 1 (1998 ~2002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년 월 삶의 질 세계화 선언을 계기로 년 1995 3 ‘ ’ 1996

월 대통령께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 기본 상황을 보고하였는데 이때 대통령이 노인 2 , 

1) 장애인복지법 제 조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10 2( ) 「 」 ①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이하 종합계획 을 수립5 ( “ ”) ·
시행하여야 한다.

- 35 -

및 장애인 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따라서 년 . 1996

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발전 개년 계획 수립12 ‘ 5 ’ ‧

추진을 결정하게 된다 이후 년 월 장애인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 관 실무작업단이 . 1997 3 ‧

구성되고 각 부문별 조사 연구 및 토론회를 실시하여 년 월 일 제 차 장애인복지발전 1997 12 11 1‧

개년 계획이 발표되었다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5 ('98 '02) . 1 ‘～

평등 보장 을 비전으로 대 분야에서 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하였다’ 3 71 .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장애인 복지 고용 교육 등 1 , ,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해서 체계를 확립하고 점차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시켜 나갔다 장애범주 . 

확대로 복지대상 인구가 년 천명에서 년 천명으로 약 배 증가하고 장애인 1997 425 2002 1,255 2.9

복지예산도 약 배 증가하였다 장애인 복지 증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점차 확산됨에 2.2 . 

따라 장애인 복지 선진화를 위한 법과 제도 등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차 계획의 기본 이념인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 을 이루기 위해 년에 1 ‘ ’ 1998

장애인인권헌장을 선포하였고 년부터 장애인 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을 , 1998 ·「 」․

시행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년에는 장애인 , 1999

복지 기본 법인 장애인복지법 을 전면 개정하였다 년 월에는 평등을 향한 힘찬 도전 이라. 2002 10 ‘ ’「 」

는 슬로건 아래 아태 장애인 경기대회를 개최하여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고취하고 장애인에 대한 ․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시각 해소에 기여하였다.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년부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을 활용하여 일반취업2000

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직업훈련기관 및 장애인 고용 

전문연구기관 고용개발원 설립 직업능력평가센터 설치 개소 등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기초 ( ) , (17 )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또한 장애인 고용률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에 대한 장애인 . 

고용의무 부과 장애인용 작업 편의 시설 설치 지원 사회 인식개선 등 장애인 고용촉진 활동을 , , ․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고용률은 년 공공부문 민간부문 에서 . 1997 0.54%( 1.08%, 0.46%)

년 공공부문 민간부문 로 증가하였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업주와 2001 1.16%( 1.61%, 1.10%) , 

장애인 스스로의 인식이 개선되었다 제 차 계획에서는 장애인 특수교육 정보화 이동편의 증진 . 1 , , 

등 장애인의 사회 적응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는데 그 결과 특수학교는 년 개에서 , 1997 114

년 개로 증가하였고 년에는 장애인 정보화 교육장 및 복지관 등에서 정보화 교육을 2002 136 2002

실시하였으며 장애인의 활용 능력 확대를 위해 장애인 세미나 및 장애 청소년 캠프를 , IT IT IT 

국제행사로 개최하였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국가종합 개년 계획 을 . 5 ('00 '04)～

수립하여 지하철 역사 내에 휠체어 리프트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 운영하였고 장애인 특별수송용 ․

버스도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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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의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으로 법제도 등 장애인 복지의 선진화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

위한 기본 틀과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은 구축되었으나 예산 등 재원상의 제약으로 인해 복지시책의 

내용과 수준이 장애인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장애유형 및 정도 등 수요자의 구체적 특성을 , 

반영한 실효성 있는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시책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이 시기에 장애인의 이동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 ,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장애인에 , 

대한 일반 국민의 편견적 의식이 불식되는 등 인식은 개선되고 있으나 함께 더불어 사는 의식 ‘ ’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체계의 구축과 내용면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차 계획은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의 역할분담이 . 1 ․ ․

명확치 않아 지방의 자율성 및 민간의 참여가 부족하고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장애예방, , 

보건의료 교육 직업 주거 등의 정보 공유가 미흡하여 효율적으로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였다는 , , , 

문제점이 있었다. 

 

나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년 년) 2 (2003 ~2007 )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사회실현 을 목표로 2 ‘ ’

장애인복지 특수교육 고용 정보화 이동편의 사회적 인식개선 추진체계의 대 분야 개 , , , , , , 7 , 43

영역에서 개 세부과제를 추진하였다103 .

제 차 계획의 주요 추진성과는 장애인 복지 교육 고용 정보화 이동편의 문화 등의 분야에서 2 , , , , , 

체계적 틀을 갖추고 대상자 및 수급 범위를 전반적 확대한 것이다 년 월에는 법정 장애에 , . 2003 7

내부 장애를 포함하여 종에서 종 확대 종 호흡기 간 간질 장루요루 안면장애 으로 확대하여 10 15 ( 5 : , , , , )․

실시하였고 제 차 계획의 기본 목표인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사회실현 을 , 2 ‘ ’

위해 법 제도를 다음과 같이 정비하였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05.1)「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개정('06.10)「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07.4)「 」 

 장애인복지법 전부 개정('07.4)「 」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정('07.5)「 」 

이와 함께 장애수당의 확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활동보조서비스 제도의 도입 등 장애인의 , , 

소득보장과 사회참여를 확대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수당 지급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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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금액도 배 이상 인상 최대 만원 하였다 또한 년 명2 4 ( 13 ) . 2007 14,515～

의 급 중증장애인에게 월 시간의 활동 보조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고용분야에서는 중증장애1 20 80 . ～

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에게 적합한 근로환경을 완비한 장애인 중심의 표준사업장 

고용모델을 도입하였다 년 표준사업장 수는 개 고용된 장애인 수는 중증장애인 명을 . 2007 56 , 946

포함하여 명이었다 년 월 일부터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을 1,315 . 2006 1 1

의무고용해야 하는 사업체의 기준이 인이었던 것을 인으로 변경하여 고용의무사업체의 범위300 50

를 확대하였다.

장애인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편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무장애 공간 조성 촉진을 위한 인증제도 추진하였으며 철도차량(Barrier-free) , , KTX 

차량 등 기존 교통수단의 개선과 동시에 저상버스와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하였다 장애인 . 

정보화 교육 확대 및 인터넷 이용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정보화 교육기관을 지원하여 

총 명에게 집합 및 전문교육을 실시 총 개 기관 하였고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이 년 248,536 ( 150 ) , 2002

에서 년 로 포인트 증가한 성과를 거두었다 다양한 문화 활동 및 체험 22.4% 2007 49.9% 27.5% . 

기회 제공 문화접근성 제고 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 문화향유권 신장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 , 

위해 문화바우처 사업을 통한 문화 예술 관람 기회를 확대하였고 수혜자의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

이 외에도 문화예술 교육 실시 및 공공문화시설 영화관 등 편의시설 '05: 74.8% '07: 83.3%). → ․

설치를 지원하고 시청각 장애인 특수언어 표준화 등 각종 인프라를 마련하였다 또한 대한장애인체육회 . 

설립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등을 통해 장애인 체육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장애인 체육 인식개선 , . 

사업을 실시하고 생활체육 참여 인구 저변을 확대 하였으며 장애인 스포츠 ('05: 3.3% '07: 5.5%) , → 

외교 역량 강화 및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건립추진 등을 통해 전문 체육인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장애아 보육 여성장애인 폭력 방지 및 사회참여 기반 조성을 위해 년부터 장애아에 대한 , 2003

보육기회 부여와 장애부모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을 

실시하였다 장애인 전문 성폭력상담소 사업장을 확대하였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 , 

체의 지원의무 강화를 위한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 하였다 년 월에는 장애인권리('05.12) . 2007 3 UN 

협약 서명으로 국제사회의 장애인 인권 향상 및 보호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었다. 

제 차 계획의 미흡한 점으로는 앞에서 살펴본 다양한 부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복지가 2

시혜적 공급자적 관점에서 추진되어 제도의 효율성과 복지 체감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장애인 복지의 전반적인 틀은 갖추었으나 수요자 중심형 정책개발과 효율적 . , 

시스템 구축은 아직 미흡하다는 평을 받았다 당시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 , 

장애인권리협약 가입 등을 통해 당사자 권리에 기반한 장애인 정책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UN 

있었으나 이에 대응하는 정책개발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등에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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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의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으로 법제도 등 장애인 복지의 선진화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

위한 기본 틀과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은 구축되었으나 예산 등 재원상의 제약으로 인해 복지시책의 

내용과 수준이 장애인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장애유형 및 정도 등 수요자의 구체적 특성을 , 

반영한 실효성 있는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시책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이 시기에 장애인의 이동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 ,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장애인에 , 

대한 일반 국민의 편견적 의식이 불식되는 등 인식은 개선되고 있으나 함께 더불어 사는 의식 ‘ ’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체계의 구축과 내용면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차 계획은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의 역할분담이 . 1 ․ ․

명확치 않아 지방의 자율성 및 민간의 참여가 부족하고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장애예방, , 

보건의료 교육 직업 주거 등의 정보 공유가 미흡하여 효율적으로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였다는 , , , 

문제점이 있었다. 

 

나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년 년) 2 (2003 ~2007 )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사회실현 을 목표로 2 ‘ ’

장애인복지 특수교육 고용 정보화 이동편의 사회적 인식개선 추진체계의 대 분야 개 , , , , , , 7 , 43

영역에서 개 세부과제를 추진하였다103 .

제 차 계획의 주요 추진성과는 장애인 복지 교육 고용 정보화 이동편의 문화 등의 분야에서 2 , , , , , 

체계적 틀을 갖추고 대상자 및 수급 범위를 전반적 확대한 것이다 년 월에는 법정 장애에 , . 2003 7

내부 장애를 포함하여 종에서 종 확대 종 호흡기 간 간질 장루요루 안면장애 으로 확대하여 10 15 ( 5 : , , , , )․

실시하였고 제 차 계획의 기본 목표인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사회실현 을 , 2 ‘ ’

위해 법 제도를 다음과 같이 정비하였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05.1)「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개정('06.10)「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07.4)「 」 

 장애인복지법 전부 개정('07.4)「 」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정('07.5)「 」 

이와 함께 장애수당의 확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활동보조서비스 제도의 도입 등 장애인의 , , 

소득보장과 사회참여를 확대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수당 지급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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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금액도 배 이상 인상 최대 만원 하였다 또한 년 명2 4 ( 13 ) . 2007 14,515～

의 급 중증장애인에게 월 시간의 활동 보조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고용분야에서는 중증장애1 20 80 . ～

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에게 적합한 근로환경을 완비한 장애인 중심의 표준사업장 

고용모델을 도입하였다 년 표준사업장 수는 개 고용된 장애인 수는 중증장애인 명을 . 2007 56 , 946

포함하여 명이었다 년 월 일부터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을 1,315 . 2006 1 1

의무고용해야 하는 사업체의 기준이 인이었던 것을 인으로 변경하여 고용의무사업체의 범위300 50

를 확대하였다.

장애인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편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무장애 공간 조성 촉진을 위한 인증제도 추진하였으며 철도차량(Barrier-free) , , KTX 

차량 등 기존 교통수단의 개선과 동시에 저상버스와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하였다 장애인 . 

정보화 교육 확대 및 인터넷 이용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정보화 교육기관을 지원하여 

총 명에게 집합 및 전문교육을 실시 총 개 기관 하였고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이 년 248,536 ( 150 ) , 2002

에서 년 로 포인트 증가한 성과를 거두었다 다양한 문화 활동 및 체험 22.4% 2007 49.9% 27.5% . 

기회 제공 문화접근성 제고 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 문화향유권 신장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 , 

위해 문화바우처 사업을 통한 문화 예술 관람 기회를 확대하였고 수혜자의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

이 외에도 문화예술 교육 실시 및 공공문화시설 영화관 등 편의시설 '05: 74.8% '07: 83.3%). → ․

설치를 지원하고 시청각 장애인 특수언어 표준화 등 각종 인프라를 마련하였다 또한 대한장애인체육회 . 

설립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등을 통해 장애인 체육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장애인 체육 인식개선 , . 

사업을 실시하고 생활체육 참여 인구 저변을 확대 하였으며 장애인 스포츠 ('05: 3.3% '07: 5.5%) , → 

외교 역량 강화 및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건립추진 등을 통해 전문 체육인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장애아 보육 여성장애인 폭력 방지 및 사회참여 기반 조성을 위해 년부터 장애아에 대한 , 2003

보육기회 부여와 장애부모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을 

실시하였다 장애인 전문 성폭력상담소 사업장을 확대하였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 , 

체의 지원의무 강화를 위한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 하였다 년 월에는 장애인권리('05.12) . 2007 3 UN 

협약 서명으로 국제사회의 장애인 인권 향상 및 보호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었다. 

제 차 계획의 미흡한 점으로는 앞에서 살펴본 다양한 부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복지가 2

시혜적 공급자적 관점에서 추진되어 제도의 효율성과 복지 체감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장애인 복지의 전반적인 틀은 갖추었으나 수요자 중심형 정책개발과 효율적 . , 

시스템 구축은 아직 미흡하다는 평을 받았다 당시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 , 

장애인권리협약 가입 등을 통해 당사자 권리에 기반한 장애인 정책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UN 

있었으나 이에 대응하는 정책개발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등에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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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제공되고 있는 장애인 관련 서비스의 연계 기능 강화 및 장애인 개별적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사례관리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함이 나타났다 제 차 계획의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대 . 2 7

분야에서 개의 세부과제가 있었으나 과제간 우선순위가 설정되지 않았다는 점 장애인 복지 103 , 

예산 부족으로 미실행 계획이 존재하였다는 점 성과목표가 계량화되어 있지 않아 추진실적 평가에 ,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다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년 년) 3 (2008 ~2012 )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확대와 통합사회 구현 을 비전으3 ‘ ’

로 대 분야 대 목표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선진화 구현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4 , 4 ( , ① ② 

체계 구축 및 문화활동 확대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 장애통합적 접근으로의 , , ③ ④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 권익증진 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였다 그림 참조), 58 ([ 1] ).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주요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첫째 장애인 정책의 체계적인 틀 구축과 3 , , 

대상자 및 수급 범위의 전반적 확대로 장애인 복지예산의 전반적 증가를 가져왔다 장애인정책종합계. 

획의 예산은 년 억 원에서 년 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둘째 장애인 권리에 2008 9,500 2012 19,486 . , 

기반한 참여확대와 통합사회 구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확충하였다 년 월 일 . 2008 4 1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었으며 년 월 일 장애인활동지원, 2011 10 5「 」 「

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었고 년 월 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이 시행되었다, 2012 8 5 .」 「 」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분야별 주요 성과로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는 년 월 장애인 3 2010 7

그림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출처 보건복지부[ 1]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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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년 월에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 2011 10

지원 및 가족수발자 부양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장애아동에게 . 

재활서비스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년 월 발달장애인 장애유형별로 특화된 종합지원2012 7

계획을 수립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조기발견 및 치료 복지서비스 및 교육 고용지원 확대 , , ·

등을 포함하는 최초의 장애유형별 지원계획을 마련하였다 장애인 교육문화 분야에서는 장애인 . 「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의 제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확대하여 ('07.5.25.)」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 문화바우처 사업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향유 .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생활체육 참여환경 확대를 위한 생활체육 사업 활동을 지원하였다. 

장애인 경제활동 분야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을 통한 장애인 고용확대 및 복지 일자리 

확대의 성과를 거두었다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년 천 명에서 년 . 2007 89 2011

천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재정지원을 통한 장애인 복지 일자리 확대로 년 개였44 29.4% , 2008 5,000

던 장애인 복지 일자리를 년 개로 확대하였다 장애인 사회참여 분야에서는 장애인차별2011 10,300 . 

금지법 시행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장애인 인권증진 발판 마련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실시하였으며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지정 운영으로 생애주기별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거점 , ·

기반을 마련하였다.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 정책분야별 기본틀은 갖추었으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3 , 

관심과 체계적 종합적인 대응 노력은 아직 부족하다는 한계를 나타내었다 부처간 유기적 연계 · . 

및 장애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파급효과에 한계가 있었으며 법률 제정 등 제도 구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 복지 권리의 사각지대가 상존하였고 신규제도 도입 및 장애인 예산의 · , 

확대에도 불구하고 개별화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 

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였으나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이 나타났다 장애인 교육문화 분야에서는 특수교원의 부족으로 .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질 높은 교육지원 제공이 어려웠으며 전 생애주기별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경제활동 분야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의 장애인 근로자는 증가하였으나 대상 사업체의 절반 정도가 고용의무를 미이행하였고 대기업일수, , 

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함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을 고용하였다 하더라도 근로 의욕을 높일 . 

수 있는 기재 및 편의시설 미설치 이동편의 부족 등 고용환경이 여전히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 사회참여 분야에 있어서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는 년까지 전국 시내버2011

스의 도입을 목표로 하였으나 년 말 기준 에 불과하였다 또한 여성장애인 장애아동을 31% 2011 12% . ·

위한 지역사회 단위의 촘촘한 안전망 구축 등 여성장애인과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으로 나타났다. 



Ⅱ. 한국의 발달장애 근로자 조기노화

- 38 -

각각 제공되고 있는 장애인 관련 서비스의 연계 기능 강화 및 장애인 개별적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사례관리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함이 나타났다 제 차 계획의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대 . 2 7

분야에서 개의 세부과제가 있었으나 과제간 우선순위가 설정되지 않았다는 점 장애인 복지 103 , 

예산 부족으로 미실행 계획이 존재하였다는 점 성과목표가 계량화되어 있지 않아 추진실적 평가에 ,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다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년 년) 3 (2008 ~2012 )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확대와 통합사회 구현 을 비전으3 ‘ ’

로 대 분야 대 목표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선진화 구현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4 , 4 ( , ① ② 

체계 구축 및 문화활동 확대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 장애통합적 접근으로의 , , ③ ④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 권익증진 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였다 그림 참조), 58 ([ 1] ).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주요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첫째 장애인 정책의 체계적인 틀 구축과 3 , , 

대상자 및 수급 범위의 전반적 확대로 장애인 복지예산의 전반적 증가를 가져왔다 장애인정책종합계. 

획의 예산은 년 억 원에서 년 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둘째 장애인 권리에 2008 9,500 2012 19,486 . , 

기반한 참여확대와 통합사회 구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확충하였다 년 월 일 . 2008 4 1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었으며 년 월 일 장애인활동지원, 2011 10 5「 」 「

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었고 년 월 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이 시행되었다, 2012 8 5 .」 「 」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분야별 주요 성과로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는 년 월 장애인 3 2010 7

그림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출처 보건복지부[ 1]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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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년 월에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 2011 10

지원 및 가족수발자 부양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장애아동에게 . 

재활서비스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년 월 발달장애인 장애유형별로 특화된 종합지원2012 7

계획을 수립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조기발견 및 치료 복지서비스 및 교육 고용지원 확대 , , ·

등을 포함하는 최초의 장애유형별 지원계획을 마련하였다 장애인 교육문화 분야에서는 장애인 . 「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의 제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확대하여 ('07.5.25.)」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 문화바우처 사업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향유 .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생활체육 참여환경 확대를 위한 생활체육 사업 활동을 지원하였다. 

장애인 경제활동 분야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을 통한 장애인 고용확대 및 복지 일자리 

확대의 성과를 거두었다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년 천 명에서 년 . 2007 89 2011

천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재정지원을 통한 장애인 복지 일자리 확대로 년 개였44 29.4% , 2008 5,000

던 장애인 복지 일자리를 년 개로 확대하였다 장애인 사회참여 분야에서는 장애인차별2011 10,300 . 

금지법 시행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장애인 인권증진 발판 마련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실시하였으며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지정 운영으로 생애주기별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거점 , ·

기반을 마련하였다.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 정책분야별 기본틀은 갖추었으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3 , 

관심과 체계적 종합적인 대응 노력은 아직 부족하다는 한계를 나타내었다 부처간 유기적 연계 · . 

및 장애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파급효과에 한계가 있었으며 법률 제정 등 제도 구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 복지 권리의 사각지대가 상존하였고 신규제도 도입 및 장애인 예산의 · , 

확대에도 불구하고 개별화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 

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였으나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이 나타났다 장애인 교육문화 분야에서는 특수교원의 부족으로 .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질 높은 교육지원 제공이 어려웠으며 전 생애주기별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경제활동 분야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의 장애인 근로자는 증가하였으나 대상 사업체의 절반 정도가 고용의무를 미이행하였고 대기업일수, , 

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함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을 고용하였다 하더라도 근로 의욕을 높일 . 

수 있는 기재 및 편의시설 미설치 이동편의 부족 등 고용환경이 여전히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 사회참여 분야에 있어서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는 년까지 전국 시내버2011

스의 도입을 목표로 하였으나 년 말 기준 에 불과하였다 또한 여성장애인 장애아동을 31% 2011 12% . ·

위한 지역사회 단위의 촘촘한 안전망 구축 등 여성장애인과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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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년 년) 4 (2013 ~2017 )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를 비전으로 대 분야4 ‘ ’ 4 , 

개 중점과제 개의 세부과제로 이루어졌다 그림 참조19 , 71 ([ 2] ). 

그림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출처 보건복지부[ 2] 4 ( : )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주요 추진성과는 장애인 복지급여 수준 및 대상자 등의 전반적 4

확대로 년 년간 장애인 지원 예산이 증가하였다는 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2013 ~2017 37% , 

행복한 사회실현을 위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것이다 이 시기에 새롭게 제정된 대표적인 . 

법률은 년 월 제정되어 년 월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다2014 4 2015 11 . 「 」

개별 장애유형 지원에 관해 최초로 제정된 이 법으로 인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가 구축되었다 년 월에는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 2015 12 ·「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

사항을 규정하였다 같은 시기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 「 」

장애인 건강증진 의료서비스 접근성 보장을 위해 장애인건강주치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 , 

제도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년 월 한국수화언어법 년 월 점자법 도 . 2016 2 , 2016 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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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되어 수어 및 점자의 보급 발전 교육 및 수어통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른 각 분야별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복지 건강 분야에서는 장애등4 ·

급제를 폐지하도록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활동지원법 이 개정되었다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 「 」 「 」

격을 장애 급에서 급까지 확대하여 돌봄 사회 참여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였다 발달장애인 1 3 · . 

지원 예산을 년 억 원에서 년 억 원으로 확대하였고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2013 6 2017 91 , 

개 를 신설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 범죄 피해시 권리구제 보호서비스 제공의 (17 ) , ·

기반을 마련하였다 장애인 교육 문화 분야에서는 년 교 학급이었던 특수학교와 . · 2012 156 , 6,598

특수학급을 년 교 학급으로 신 증설하였다 특수교사의 법적 정원 확보율도 2017 174 , 10,325 · . 2012

년 에서 년 로 증가하였다 장애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학하는 전공과도 55.9% 2017 67.2% . 

년 교 학급에서 년 교 학급으로 확대하여 장애학생들의 진로 직업교육2012 111 , 364 2017 154 , 608 ·

을 강화하였다 경제활동 분야에서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년에 년의 배 수준으로 . 2017 2012 2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중증장애인의 에서 까지로 확대하였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 63% 70% . 

공공기관은 년 에서 년 민간기업은 년 에서 년 로 3.0%(2013 ) 3.2%(2017 ), 2.5%(2013 ) 2.9%(2017 )

상향 조정하였으며 그 결과 의무고용 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년에 만 명 에서 2013 2.5%(15.4 )

년에 만 명 로 확대되었다 이와 함께 공공형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 년에 2016 2.7%(16.9 ) . (2017

년에 비해 증가 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을 확충하여 장애인 취업 기회를 2013 30.7% )

확대하였다 장애인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분야에서는 년에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을 설치하고 . 2017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를 확충하여 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이와 . 

함께 정신보건법 을 전면 개정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입 퇴원제도를 개선하고 ·「 」

정신질환자 복지지원 강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년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2015

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건축물의 인증 (BF, Barrier Free) BF 

의무화 등 편의 증진 관련 제도 강화를 통해 물리적 접근성을 개선하였다 그리고 국가공인 웹접근성 . 

품질인증제 도입 웹접근성 국가기술표준 마련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등을 통해 장애인 디지털정, , 

보화 수준을 개선하였다.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 정책분야별 기본 틀은 세웠으나 부처별 추진정책의 유기적 4

연계가 미흡하고 계획수립 및 평가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또한 제 차 계획과 달리 세부과제별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연차별 추진실적을 관리하여 목표달성 3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였으나 정부부처 담당자에 의해 성과지표가 임의 변경되어 중간평가 시 세부과

제 성과달성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분야별 한계와 문제점으로 복지 건강 분야에서는 개인별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 및 ·

발달장애인의 복지욕구를 반영한 활동지원 서비스가 부족하였으며 건강문제도 재활치료 중심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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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년 년) 4 (2013 ~2017 )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를 비전으로 대 분야4 ‘ ’ 4 , 

개 중점과제 개의 세부과제로 이루어졌다 그림 참조19 , 71 ([ 2] ). 

그림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출처 보건복지부[ 2] 4 ( : )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주요 추진성과는 장애인 복지급여 수준 및 대상자 등의 전반적 4

확대로 년 년간 장애인 지원 예산이 증가하였다는 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2013 ~2017 37% , 

행복한 사회실현을 위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것이다 이 시기에 새롭게 제정된 대표적인 . 

법률은 년 월 제정되어 년 월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다2014 4 2015 11 . 「 」

개별 장애유형 지원에 관해 최초로 제정된 이 법으로 인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가 구축되었다 년 월에는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 2015 12 ·「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

사항을 규정하였다 같은 시기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 「 」

장애인 건강증진 의료서비스 접근성 보장을 위해 장애인건강주치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 , 

제도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년 월 한국수화언어법 년 월 점자법 도 . 2016 2 , 2016 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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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되어 수어 및 점자의 보급 발전 교육 및 수어통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른 각 분야별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복지 건강 분야에서는 장애등4 ·

급제를 폐지하도록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활동지원법 이 개정되었다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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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복지지원 강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년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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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 정책분야별 기본 틀은 세웠으나 부처별 추진정책의 유기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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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의 복지욕구를 반영한 활동지원 서비스가 부족하였으며 건강문제도 재활치료 중심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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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였고 만성질환 장애 관리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미흡하였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교육 문· . ·

화 분야에서는 특수교육 인프라 및 예술 체육 지원은 늘어났으나 다양성 및 접근성은 여전히 미흡한 ·

수준이며 특수학교는 주민 반대 등으로 설립이 어려워져 특수교사 증원 소규모 전문 특수학교 , , ·

및 통합교육 내실화 등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었다 소득 경제 분야에서는 장애연금 급여액과 대상자. ·

는 확대되었으나 장애수당 등 타 소득보장 급여가 정체되어 다층적 소득보장 제도로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나타났으며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강화 등 양적 확대와 함께 중증장애인 , 

고용 장애인 고용 유지에 대한 질적 개선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사회참여 분야에서는 년네 , . 2017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일반인 수준의 까지 높였으나 이는 여전히 높은 격차 수준이었다 또한 70% . 

저상버스 및 여객시설 등 이동편의 시설의 개선이 미흡하였다는 한계도 나타났다.

마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년 년) 5 (2018 ~2022 )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 를 비전으로 대 5 ‘ ’ 5

분야 개 중점과제 개 세부과제를 수립 추진하였다 제 차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22 , 70 · . 5 ([

림 참조3] )

 복지 건강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 여건 조성을 ( ) ･

위해 복지서비스와 건강지원 제도 확충

 교육 문화 체육 장애인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문( ) , ･ ･

화 체육 등의 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지원 체계 마련, 

 경제활동 장애인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근로능력 상실 등을 고려( ) , 

한 일자리 지원 및 현금급여 등 소득보장 확대

 권익 안전 취약한 장애인 보호 지원을 위해 사회적 차별인식 개선 및 재난 안전 보호 발달( ) , ･ ･ ･ ･

여성장애인 지원 등 장애인의 권익 안전 강화･

 사회참여 장애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 이동 시설편의 등 분야별 접( ) ･ ･

근성 확대 및 국제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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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비전도 출처 보건복지부[ 3] 5 ( : ) 

제 차 계획의 주요 성과는 먼저 년 월 년 만에 장애등급제 급 를 폐지하고 경증 중증5 2019 7 , 31 (1~6 ) ·

으로 단순화하였으며 종합지원 조사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추진한 것이다 또한 시설장애인의 , .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을 위해 년 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을 수립하였으2021 8 ‘ ’

며 년에서 년에 걸쳐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장애인 복지가 시혜가 , 2022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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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권리로 확보될 수 있도록 서비스 확충 전달체계 개편 권익옹호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권리, , 「

보장법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년에 만원 이던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을 년 2018 25 2021

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하였고 년 천개이던 장애인 일자리가 년 천개 년 30 , 2018 17 2020 22 , 2022

천개로 년간 약 만개 증가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증가에도 27.5 5 1 . 

불구하고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개별 장애인 욕구에 따른 유연한 서비스 이용에 한계를 나타냈으

며 사회 기술적 변화로 장애인 일상의 삶이 변화하고 있기에 관련 정책도 지속 확대 강화할 필요가 ･ ･

나타났다 또한 장애계 요구에 따라 추진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 . , 「 」 

등의 과제는 제 차 계획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함이 나타났다 장애인 삶의 질 지표는 6 . 

전반적으로 꾸준히 향상되었으나 코로나 유행 장기화 등으로 악화된 지표 의료 이용 등 의 개선이 19 ( )

필요하며 전반적인 재정 투입은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평균 년 추정치 대비 , OECD (2.14%, ’22 ) 

분의 수준에 머무는 한계가 나타났다3 1 . 

 

바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년 년) 6 (2023 ~2027 )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고령화 인 가구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 증가 등 장애인구의 구조적 6 , 1 , 

변화가 뚜렷해지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수립되었다 특히 발달장애 인구는 년에 전체 장애인 . 2011

인구 중 를 차지하였으나 년 로 상승하였는데 발달장애는 타 장애유형 대비 전생애에 7.3% 2021 9.6% , 

걸쳐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돌봄 수요의 증가가 예상된다 년 . 2020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이 가장 원하는 것은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 (49.8%), (27.9%), 

장 고용보장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의료 주거 고용 등 전통적인 복지수요 외에 (7.4%), (3.6%) , , , 

장애인 권리의식에 근거한 다양한 복지수요도 강하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 2023b).

따라서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6 ‘

행복사회 를 비전으로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정책방향은 ’ .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해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수요자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 

지원하고 전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보장 확대를 추구한다 이에 따른 분야별 핵심과제는 , . 

다음과 같다 그림 참조([ 4] ).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및 자립 주거 결정권 강화 ·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 지원체계 고도화

 장애인의 일상생활 속 체육 관광 여가 확대·

 장애인 이동 및 시설 접근 재난안전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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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보건 의료체계 강화

 소득보장제도 강화 및 장애인 고용 지원 확대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디지털 미디어 참여 확대·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리 보장 강화

 장애인 정책 추진기반 강화

그림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비전도 출처 보건복지부[ 4] 6 ( : ) 

제 차 계획의 분야별 핵심과제에 따른 주요 세부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복지서비스 분야에서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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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획일적인 서비스에서 벗어나 이용자가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바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개인예산제를 도입한다 년 모의적용 연구 후 년 (2023 2026

사업 시행 년에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구하여 년 월부터 최중증발달). 2023 2024 6

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를 년 , 2023

만 명에서 년 만 명으로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4 2027 17 . 

건강지원 분야에서는 사는 곳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을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개년 계획 수립 등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검진시설을 5 . 

갖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친화 검진기관으로 의무 지정하고 산부인과 구강진료센터 등이 , 

포함된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확대 및 접근성 개선 디지털 헬스기기 기술와 같은 혁신기술을 , 

기반으로 한 장애인 헬스케어 활성화를 목표로 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년 . 2023

에서 년 로 향상시키는 것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을 년에 시행하는 것을 59.4% 2027 61.4% , 2025

목표로 한다.

교육지원 분야에서는 영유아부터 고등 평생교육까지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체계 고도화를 ·

목표로 하여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기준 을 년 전체 대상으로 ‘ ’ 2024

확대하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확충 등 영유아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일반 특수교사 , . -

통합교육 등을 통해 장애학생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 , 

등 고등교육 지원 강화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목표로 ,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 , 

지방자치단체가 년 개에서 년 개로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023 53 2027 100 . 

경제활동지원 분야에서는 장애인 연금 단계적 인상 등 소득보장 제도를 강화하고 장애유형에 , 

따른 맞춤형 직무개발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 

장애유형별 맞춤형 직무개발 장애인 연금 지원단가 인상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촉진 등을 통한 , , 

장애인 소득보장 확대 및 제도 선진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직업훈련에서부터 취업까지 연계되도. 

록 취업 지원과 고용안정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기업 경영환경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원과 공공기관의 ·

장애인 기업제품 우선 구매 추진 등을 통해 장애인 벤처 중소기업을  지원하며 소득보장 제도 

강화 및 장애인 고용률을 현재보다 계속해서 높이고자 한다 따라서 장애인 빈곤율을 년. 2023 39%   

에서 년 로 낮추는 것이 목표이고 장애인 고용률은 년 에서 년 로 2027 37% , 2023 50.6% 2027 51.9%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체육 관광지원 분야에서는 장애인 생활체육 시설을 늘리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 를 · , ‘ ’

전국에 조성해 일상에서 생활체육과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여가시간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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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시군구 반다비 체육센터 확충 등 장애인 체육 이용환경 지원을 확대하고 열린관광지 확충, 

지역 관광지와 민간시설을 연계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확대 등 장애인 관광향유를 증진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속 체육 관광여가 참여율을 상향시키고자 한다 생활체육 참여율을 · . 28%(2023   

년 에서 년 목표 로 향상시키고 열린관광지를 개소 년 에서 개소 년 ) 34%(2027 ) , 132 (2023 ) 252 (2027

목표 로 늘리고자 한다) .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문화예술 시설 정보 접근성 및 장애예술활동 지원 강화 등으로 문화예술을 ·

향유하고 장애유형별 맞춤형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 보급 등을 통한 디지털미디어 참여 확대를 , ·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 시설 접근성 가이드북의 제작 배포 장애인 예술강좌 이용권 . · , 

도입을 추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표준창작공간 조성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 ,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무인정보단말기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을 통해 기반 정보격차를 . ICT 

해소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장애인 방송 제작 편성 확대 등 미디어 접근권 보장 , ·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동편의지원 분야에서는 장애인 이동 및 시설 접근 재난안전 보장 강화를 위해 구간버스 대 폐차시 , ·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국비 지원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를 ,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을 확대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BF) 

활성화 등을 통해 일상생활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대하며 관계부처끼리 협력하여 장애인 재난안전 

대책 검토 감염병 재난 시 장애인 맞춤형 지원 등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 

이를 통해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을 년 에서 년 목표 로 확대하고자 한다92%(2023 ) 100%(2027 ) . 

권익증진 분야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강화하고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전담인력 

증원 장애인식개선 교육활성화 등을 통해 장애인 학대 예방 및 권리옹호를 강화하고자 한다, . 

정신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 이행방안 등을 마련하여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을 지원하고 장애인 임산부 맞춤형 임신 출산 지원 등 여성장애, ·

인 지원을 확대하여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 설립 추진 장애포괄적 국제협력사업 활성화 등 장애인 , 

정책 국제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나 법적. 제도적 지원 

장애인복지법1) 「 」 

한국의 장애인복지법 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 」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 · · ·

정해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필요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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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획일적인 서비스에서 벗어나 이용자가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바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개인예산제를 도입한다 년 모의적용 연구 후 년 (2023 2026

사업 시행 년에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구하여 년 월부터 최중증발달). 2023 2024 6

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를 년 , 2023

만 명에서 년 만 명으로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4 2027 17 . 

건강지원 분야에서는 사는 곳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을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개년 계획 수립 등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검진시설을 5 . 

갖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친화 검진기관으로 의무 지정하고 산부인과 구강진료센터 등이 , 

포함된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확대 및 접근성 개선 디지털 헬스기기 기술와 같은 혁신기술을 , 

기반으로 한 장애인 헬스케어 활성화를 목표로 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년 . 2023

에서 년 로 향상시키는 것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을 년에 시행하는 것을 59.4% 2027 61.4% , 2025

목표로 한다.

교육지원 분야에서는 영유아부터 고등 평생교육까지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체계 고도화를 ·

목표로 하여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기준 을 년 전체 대상으로 ‘ ’ 2024

확대하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확충 등 영유아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일반 특수교사 , . -

통합교육 등을 통해 장애학생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 , 

등 고등교육 지원 강화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목표로 ,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 , 

지방자치단체가 년 개에서 년 개로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023 53 2027 100 . 

경제활동지원 분야에서는 장애인 연금 단계적 인상 등 소득보장 제도를 강화하고 장애유형에 , 

따른 맞춤형 직무개발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 

장애유형별 맞춤형 직무개발 장애인 연금 지원단가 인상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촉진 등을 통한 , , 

장애인 소득보장 확대 및 제도 선진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직업훈련에서부터 취업까지 연계되도. 

록 취업 지원과 고용안정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기업 경영환경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원과 공공기관의 ·

장애인 기업제품 우선 구매 추진 등을 통해 장애인 벤처 중소기업을  지원하며 소득보장 제도 

강화 및 장애인 고용률을 현재보다 계속해서 높이고자 한다 따라서 장애인 빈곤율을 년. 2023 39%   

에서 년 로 낮추는 것이 목표이고 장애인 고용률은 년 에서 년 로 2027 37% , 2023 50.6% 2027 51.9%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체육 관광지원 분야에서는 장애인 생활체육 시설을 늘리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 를 · , ‘ ’

전국에 조성해 일상에서 생활체육과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여가시간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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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시군구 반다비 체육센터 확충 등 장애인 체육 이용환경 지원을 확대하고 열린관광지 확충, 

지역 관광지와 민간시설을 연계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확대 등 장애인 관광향유를 증진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속 체육 관광여가 참여율을 상향시키고자 한다 생활체육 참여율을 · . 28%(2023   

년 에서 년 목표 로 향상시키고 열린관광지를 개소 년 에서 개소 년 ) 34%(2027 ) , 132 (2023 ) 252 (2027

목표 로 늘리고자 한다) .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문화예술 시설 정보 접근성 및 장애예술활동 지원 강화 등으로 문화예술을 ·

향유하고 장애유형별 맞춤형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 보급 등을 통한 디지털미디어 참여 확대를 , ·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 시설 접근성 가이드북의 제작 배포 장애인 예술강좌 이용권 . · , 

도입을 추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표준창작공간 조성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 ,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무인정보단말기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을 통해 기반 정보격차를 . ICT 

해소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장애인 방송 제작 편성 확대 등 미디어 접근권 보장 , ·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동편의지원 분야에서는 장애인 이동 및 시설 접근 재난안전 보장 강화를 위해 구간버스 대 폐차시 , ·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국비 지원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를 ,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을 확대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BF) 

활성화 등을 통해 일상생활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대하며 관계부처끼리 협력하여 장애인 재난안전 

대책 검토 감염병 재난 시 장애인 맞춤형 지원 등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 

이를 통해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을 년 에서 년 목표 로 확대하고자 한다92%(2023 ) 100%(2027 ) . 

권익증진 분야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강화하고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전담인력 

증원 장애인식개선 교육활성화 등을 통해 장애인 학대 예방 및 권리옹호를 강화하고자 한다, . 

정신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 이행방안 등을 마련하여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을 지원하고 장애인 임산부 맞춤형 임신 출산 지원 등 여성장애, ·

인 지원을 확대하여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 설립 추진 장애포괄적 국제협력사업 활성화 등 장애인 , 

정책 국제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나 법적. 제도적 지원 

장애인복지법1) 「 」 

한국의 장애인복지법 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 」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 · · ·

정해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필요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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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정해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

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제 조 직업 에서 국가와 . 21 ( ) ‘「 」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고 , , , ’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 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표 장애인복지법 의 고용 관련 조항< 2> 「 」

제 조 직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21 ( ) ①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 , , , ,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②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 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 「 」

한국에서는 년에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대한 법률 이 제정되었고 년부터 국가 지방자1990 1991 ·「 」

치단체 상시근로자 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게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 50

의무를 부과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업주에 . , 

대한 강제할당으로 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보하여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의 고용증가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현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조 제 조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 27 , 28「 」 

치단체의 장 민간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년 현재 장애인 , . 2023

의무고용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민간기업은 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지키지 3.6%, 3.1%

못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고 반면 초과 달성하는 경우 고용장려금을 받도록 되어 있다,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조와 제 조에 따라 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27 28 50「 」 

있는 사업주는 총 근로자 수의 분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장애인 고용의 의무를 100 5 

가진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적용되는 기업은 년 상시근로자 명 이상의 기업에서 . 1991 300

년 명 이상의 기업으로 점차 확대되었으며 로 시작된 의무고용률 또한 계속 높아져 2004 5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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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이며 민간기관에게는 이상의 장애인을 2023 , 3.6% , 3.1% 

고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 장애인 의무고용. , 

률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가 고용장려금)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직무특성에 맞는 적합한 후보자를 찾기 어렵다거나 의무고용비율이 , 

너무 높다는 기업의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직업훈련 및 재활서비스 세제 혜택 재정적 . , , 

인센티브 등 장애인 고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시행하여 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지원해왔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지원이 고용장려금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장려금은 고용주의 . . 

장애인 채용을 촉진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사업주에게 일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국가 지원정책이다 고용장려금은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에 . 

지급단가를 곱한 값으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속 지급된다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 . 

사업주의 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확보는 물론 장애인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나 장애인 고용부담금)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 명 이상의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이행하지 않았을 100

때 부과되는 공과금이다 부담금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고용수준별 적용 부담기초액을 . 

곱한 금액을 연간 합계액으로 납부한다 부담기초액은 장애인 고용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평균 . 

금액을 기초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최저임금법 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연동되며, 「 」

미달 고용인원 구간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차등 적용된다 김범규 남용현( , , 2014).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지 못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를 통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 장애인 연계고용제도는 부담금 납부 대상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 

사업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여 경제적 이익 ( , )

산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될 때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 

납부 대상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대신 인정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이 같은 기준에 근거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사업주가 납부한 공과금은 장애인고용촉진 2023). 「

및 직업재활법 제 조와 제 조에 따라 장애인고용기금으로 환입되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68 72」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된다 고용노동부( , 2023).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시행 이후 한국의 장애인 고용률은 년 에서 년 말 , 1992 0.4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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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정해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

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제 조 직업 에서 국가와 . 21 ( ) ‘「 」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고 , , , ’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 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표 장애인복지법 의 고용 관련 조항< 2> 「 」

제 조 직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21 ( ) ①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 , , , ,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②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 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 「 」

한국에서는 년에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대한 법률 이 제정되었고 년부터 국가 지방자1990 1991 ·「 」

치단체 상시근로자 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게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 50

의무를 부과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업주에 . , 

대한 강제할당으로 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보하여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의 고용증가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현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조 제 조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 27 , 28「 」 

치단체의 장 민간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년 현재 장애인 , . 2023

의무고용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민간기업은 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지키지 3.6%, 3.1%

못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고 반면 초과 달성하는 경우 고용장려금을 받도록 되어 있다,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조와 제 조에 따라 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27 28 50「 」 

있는 사업주는 총 근로자 수의 분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장애인 고용의 의무를 100 5 

가진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적용되는 기업은 년 상시근로자 명 이상의 기업에서 . 1991 300

년 명 이상의 기업으로 점차 확대되었으며 로 시작된 의무고용률 또한 계속 높아져 2004 5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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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이며 민간기관에게는 이상의 장애인을 2023 , 3.6% , 3.1% 

고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 장애인 의무고용. , 

률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가 고용장려금)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직무특성에 맞는 적합한 후보자를 찾기 어렵다거나 의무고용비율이 , 

너무 높다는 기업의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직업훈련 및 재활서비스 세제 혜택 재정적 . , , 

인센티브 등 장애인 고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시행하여 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지원해왔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지원이 고용장려금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장려금은 고용주의 . . 

장애인 채용을 촉진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사업주에게 일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국가 지원정책이다 고용장려금은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에 . 

지급단가를 곱한 값으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속 지급된다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 . 

사업주의 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확보는 물론 장애인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나 장애인 고용부담금)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 명 이상의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이행하지 않았을 100

때 부과되는 공과금이다 부담금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고용수준별 적용 부담기초액을 . 

곱한 금액을 연간 합계액으로 납부한다 부담기초액은 장애인 고용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평균 . 

금액을 기초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최저임금법 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연동되며, 「 」

미달 고용인원 구간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차등 적용된다 김범규 남용현( , , 2014).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지 못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를 통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 장애인 연계고용제도는 부담금 납부 대상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 

사업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여 경제적 이익 ( , )

산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될 때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 

납부 대상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대신 인정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이 같은 기준에 근거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사업주가 납부한 공과금은 장애인고용촉진 2023). 「

및 직업재활법 제 조와 제 조에 따라 장애인고용기금으로 환입되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68 72」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된다 고용노동부( , 2023).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시행 이후 한국의 장애인 고용률은 년 에서 년 말 , 1992 0.4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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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로 약 배 증가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정부 및 민간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은 여전히 2.95% 7 .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의 주요 내용은 부록 에 . < 4>「 」

수록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3)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은 년 월 일 제정되어 년 월 에 2007 4 10 2008 4 11「 」

법률 제 호로 정식 시행되었으며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년 현재의 법령은 법률 제 호8974 2023 18334

로 시행 중에 있다 공식 약칭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다 이 법의 제정 이유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 . 「 」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려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제거하여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기회평등의 「 」

차원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고용을 유도하고 보장한다는 목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천부적 존엄성을 보장받고 구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대한민국헌법 제11「 」 

조에서는 우선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천명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에서는 이를 명시적「 」

으로 구체화하여 평등권을 구현하고 있다 고용주 사용자 의 고용영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조 . ( ) ( 10「 」 

제 항 에서 모집 채용 임금 수당 및 교육 배치 승진 전보 복지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에 있어 1 ) · , , · · · , , · ·

장애인 차별금지 장애인이 사업장 내에서 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설 장비의 설치 근무시간, ‘ · , 

조건 의 변경 또는 조정 등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제공에 ( ) ’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법 제 조 과거의 장애경력 건강상태나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 11 ), , 

이유로 채용거부를 방지하기 위해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 확인을 위한 의학적 검사를 금지하고 

있다 동법 제 조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조 제 호에 노동조합은 장애인 노동자의 ( 12 ). , 2 4「 」 

조합 가입을 부정 거부 하거나 조합원의 권리와 활동에 제한을 가하거나 차별대우 규정을 둘 수 ( )

없다 동법 제 조 제 항 사용자의 적극적이고 정당한 편의시설 제공은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 10 2 ).  

장애인의 근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 내용 이다( ) . 

장애인차별금지법 은 최근 년 월 일 일부 개정되었는데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2021 7 27 ) , 「 」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각종 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무인정보단말기의 도입이 . 

확산되고 있는데 무인정보단말기가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제작 운영되는 경우가 , ·

많아 장애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행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사용자 교육기관. , , , 

문화 예술사업자 의료기관 등은 생산 배포하는 전자정보 등에 대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 , ·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는데 최근 사용이 ·

증가하고 있는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근거가 미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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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다 이에 재화 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 · ·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 

공공기관 사용자 교육기관 문화 예술사업자 의료기관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나 서비스를 , , , · ,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

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무인정보단말기와 ·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령을 일부 개정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에 나타난 고용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부록 에 수록하였다< 5> .「 」

가 한국의 연도별 장애인 고용률 . 

한국의 연도별 장애인 고용률 현황을 살펴보면 표 과 같으며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은 < 3>

그림 와 같다 한국의 고용률[ 5] . 2)은 세 이상 세 이하 생산가능 인구에 대해 취업자가 차지하는 15 64

비율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라 장애인을 정해진 비율로 의무고. 「 」

용하게 되어 있는데 의무고용률 표 참조 에 따르면 년 기준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 4> ) 2022 · 3.6%, 

민간기업은 의무고용하게 되어 있다 연도별 장애인 고용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그림 3.1% . ([

참조 년 장애인 고용률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은 로 의무고6] ) 2022 · 2.93%

용률에 못 미치며 민간기업도 로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2.91% .

2) 고용률 취업자 세 이상 인구  (%) = ÷15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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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한국의 연도별 장애인 고용률 현황 단위< 3> ( : %)

표 부문별 장애인 의무고용률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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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한국의 연도별 부문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고용률[ 5] · ( )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눈에 보는 장애인 통계: (2023), 2022 , p.1.

그림 한국의 의무고용 현황 년[ 6]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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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의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 

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에 따르면 만 세 세 2022 ( , 2023) , 15 ~64

인구 중 장애인 경제활동 인구는 명이며 경제활동 참가율은 이다 취업자는 625,276 , 51.5% . 594,867

명으로 고용률은 이고 실업자는 명으로 실업률은 이다 고용률은 년 상반기 48.7% , 30,401 4.9% . 2022

대비 하락 실업률은 하락하였다 같은 기간동안 전체 인구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은 1.6% , 0.1% . 

고용률은 로 나타났다 표 참조70.7%, 68.9% (< 5> ).

표 장애인 경제활동실태 추정 장애 인구 전체 인구 비교 단위 명< 5> ( , ) ( : , %)

장애유형별 경제활동실태를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의 고용률이 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43.3% ,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기타장애인 뇌병변장애인(40.4%), (29.2%), (25.5%), (22.6%), 

순서로 나타났다 표 참조(13.7%)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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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장애유형별 경제활동실태 단위 명< 6> ( : , %)

장애인의 경제활동실태를 세 세의 청년층 세 세의 중년층 세 이상의 고령층으로 15 ~29 , 30 ~54 , 55

분류하여 살펴보면 청년층과 고령층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중년층에 비해 현저히 ,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참조 또한 전체 인구에서 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이 인 (< 7> ). 55 53.3%

것에 비해 장애 인구에서 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은 에 그쳐 고령층 장애인 고용률이 55 28.7%

비교적으로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연령별 장애인 경제활동실태 추정 단위 명< 7> ( : , %)

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고용 관련 지원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고용과 관련하여 고용 전 고용 , 

후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다음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원사업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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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의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 

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에 따르면 만 세 세 2022 ( , 2023) , 15 ~64

인구 중 장애인 경제활동 인구는 명이며 경제활동 참가율은 이다 취업자는 625,276 , 51.5% . 594,867

명으로 고용률은 이고 실업자는 명으로 실업률은 이다 고용률은 년 상반기 48.7% , 30,401 4.9% . 2022

대비 하락 실업률은 하락하였다 같은 기간동안 전체 인구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은 1.6% , 0.1% . 

고용률은 로 나타났다 표 참조70.7%, 68.9% (< 5> ).

표 장애인 경제활동실태 추정 장애 인구 전체 인구 비교 단위 명< 5> ( , ) ( : , %)

장애유형별 경제활동실태를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의 고용률이 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43.3% ,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기타장애인 뇌병변장애인(40.4%), (29.2%), (25.5%), (22.6%), 

순서로 나타났다 표 참조(13.7%)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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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장애유형별 경제활동실태 단위 명< 6> ( : , %)

장애인의 경제활동실태를 세 세의 청년층 세 세의 중년층 세 이상의 고령층으로 15 ~29 , 30 ~54 , 55

분류하여 살펴보면 청년층과 고령층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중년층에 비해 현저히 ,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참조 또한 전체 인구에서 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이 인 (< 7> ). 55 53.3%

것에 비해 장애 인구에서 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은 에 그쳐 고령층 장애인 고용률이 55 28.7%

비교적으로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연령별 장애인 경제활동실태 추정 단위 명< 7> ( : , %)

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고용 관련 지원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고용과 관련하여 고용 전 고용 , 

후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다음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원사업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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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지원고용1) 

중증장애인의 직무수행 역량 제고 및 직장적응을 위한 제도로 훈련사업체에 직무지도원을 배치하

여 선 배치 훈련 후 고용하는 방식이다 사전 훈련 일 이내 후 현장훈련 주 필요시 최대 · . (6 ) (3~7 , 

개월 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훈련생에게는 훈련준비금 등을 지원하고 6 ) . 15

사업주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한다 훈련생 훈련준비금으로 일 이상 출석 시 원 일비는 . 6 40,000 , 

일당 원 숙박비는 박당 원을 지원받는다 직무지도원은 외부 직무지도원일 경우 1 18,000 , 1 10,000 . 

최저임금에 따르며 내부 직무지도원일 경우 일 원이 지급된다 직무지도원 명당 훈련생 1 25,000 . 1

명 이내로 배치하되 대상자의 장애정도 특성 사업체 사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가능하5 , , , 

다 훈련생이 취업 후 적응지도가 필요한 경우 직업유지 지원을 위해 최대 개월까지 직무지도원을 . , 12

배치하여 적응지도를 할 수 있다 본 사업은 대상자를 발굴하고 구인 구직 상담을 한 후 조건에 . ·

부합하는 대상을 선정하고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지원고용을 실시하며 이후 취업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2)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

인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센터. , , 

공공훈련기관 폴리텍 및 민간훈련기관에서 훈련받은 장애인이며 훈련수당은 해당자에 한해 월 ( ) 

만 원이 제공되고 교통비 월 만 원 식비 월 만 원이 지급된다 맞춤훈련센터에서 실시하는 20 5 , 6.6 . 

맞춤훈련은 그림 과 같은 추진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7] .

출처 고용노동부 누리집: 

그림 맞춤훈련센터의 맞춤훈련 추진체계[ 7] 

- 57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3) 

장애인의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심층상담 및 훈련 취업알선 등의 , 

단계별 통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하여 성공적인 취업과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이다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유형은 취업을 희망하는 만 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 18Ⅰ

유형은 중위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단계별 서비스 및 지원내용은 표 60% . <Ⅱ

추진체계는 그림 에 제시되어 있다8>, [ 8] .

표 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 서비스 및 지원내용< 8> 

구분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단계1

상담 및 (

취업계획 

수립)

구직

장애인

초기상담 및 직업평가 심층상담 개인별 , , 

취업활동계획 수립 포함 회 이상 상담(IAP) 2 지원요건 모두 충족 시 수당 

만 원 단계 필수 지급15 (1 ) 
유형 심층 집중상담[ ] Ⅱ ‧

단계2

구직역량(

강화)

단계 수료 1

장애인

취업코칭프로그램 회 이상 이수2 참여수당 만원 만원5 ~ 10

장애인 직업훈련 전용반 운영 장애인 ( ), 

취업지원프로그램 지원고용 등 내일배움카드제 ( ), 

훈련연계, 

추가 기타 훈련과정( ) 

기준 훈련일수 일당 1

원 월 최대 원18,000 ( 284,000 ), 

최대 개월 지급24

취업브릿지 프로그램 이수 참여수당 만 원 만 원5 ~ 10

유형 구직활동 계획 수립 후 이행 시[ ] Ⅱ
구직촉진수당 월 만원 50

최대 만 원( 300 )

단계3

고용안정( )

단계 수료 1

또는 단계 2

수료 장애인

취업성공 후 개월 근속유지3 취업성공수당 만 원 지급30

취업성공 후 개월 근속유지6 취업성공수당 만 원 지급40

취업성공 후 개월 근속유지12 취업성공수당 만 원 지급80

출처 고용노동부 누리집: 

그림 취업성공패키지 추진체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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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지원고용1) 

중증장애인의 직무수행 역량 제고 및 직장적응을 위한 제도로 훈련사업체에 직무지도원을 배치하

여 선 배치 훈련 후 고용하는 방식이다 사전 훈련 일 이내 후 현장훈련 주 필요시 최대 · . (6 ) (3~7 , 

개월 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훈련생에게는 훈련준비금 등을 지원하고 6 ) . 15

사업주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한다 훈련생 훈련준비금으로 일 이상 출석 시 원 일비는 . 6 40,000 , 

일당 원 숙박비는 박당 원을 지원받는다 직무지도원은 외부 직무지도원일 경우 1 18,000 , 1 10,000 . 

최저임금에 따르며 내부 직무지도원일 경우 일 원이 지급된다 직무지도원 명당 훈련생 1 25,000 . 1

명 이내로 배치하되 대상자의 장애정도 특성 사업체 사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가능하5 , , , 

다 훈련생이 취업 후 적응지도가 필요한 경우 직업유지 지원을 위해 최대 개월까지 직무지도원을 . , 12

배치하여 적응지도를 할 수 있다 본 사업은 대상자를 발굴하고 구인 구직 상담을 한 후 조건에 . ·

부합하는 대상을 선정하고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지원고용을 실시하며 이후 취업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2)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

인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센터. , , 

공공훈련기관 폴리텍 및 민간훈련기관에서 훈련받은 장애인이며 훈련수당은 해당자에 한해 월 ( ) 

만 원이 제공되고 교통비 월 만 원 식비 월 만 원이 지급된다 맞춤훈련센터에서 실시하는 20 5 , 6.6 . 

맞춤훈련은 그림 과 같은 추진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7] .

출처 고용노동부 누리집: 

그림 맞춤훈련센터의 맞춤훈련 추진체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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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3) 

장애인의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심층상담 및 훈련 취업알선 등의 , 

단계별 통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하여 성공적인 취업과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이다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유형은 취업을 희망하는 만 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 18Ⅰ

유형은 중위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단계별 서비스 및 지원내용은 표 60% . <Ⅱ

추진체계는 그림 에 제시되어 있다8>, [ 8] .

표 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 서비스 및 지원내용< 8> 

구분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단계1

상담 및 (

취업계획 

수립)

구직

장애인

초기상담 및 직업평가 심층상담 개인별 , , 

취업활동계획 수립 포함 회 이상 상담(IAP) 2 지원요건 모두 충족 시 수당 

만 원 단계 필수 지급15 (1 ) 
유형 심층 집중상담[ ] Ⅱ ‧

단계2

구직역량(

강화)

단계 수료 1

장애인

취업코칭프로그램 회 이상 이수2 참여수당 만원 만원5 ~ 10

장애인 직업훈련 전용반 운영 장애인 ( ), 

취업지원프로그램 지원고용 등 내일배움카드제 ( ), 

훈련연계, 

추가 기타 훈련과정( ) 

기준 훈련일수 일당 1

원 월 최대 원18,000 ( 284,000 ), 

최대 개월 지급24

취업브릿지 프로그램 이수 참여수당 만 원 만 원5 ~ 10

유형 구직활동 계획 수립 후 이행 시[ ] Ⅱ
구직촉진수당 월 만원 50

최대 만 원( 300 )

단계3

고용안정( )

단계 수료 1

또는 단계 2

수료 장애인

취업성공 후 개월 근속유지3 취업성공수당 만 원 지급30

취업성공 후 개월 근속유지6 취업성공수당 만 원 지급40

취업성공 후 개월 근속유지12 취업성공수당 만 원 지급80

출처 고용노동부 누리집: 

그림 취업성공패키지 추진체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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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4)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통해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 

취업의욕을 고취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명이며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의 비율이 이상이 되도록 운영하고 6,000 , , 50% 

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 수행기관을 통해 사업진행 보조율 방식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 ( , 50%) 

기본운영비 슈퍼바이저지원금 연계수당을 수행기관에 지원하고 참여자 수당을 참여자에게 지원한, , 

다 기본운영비는 동료지원가 고용 인당 월 만원 월 시간 기준 을 지급하며 슈퍼바이저 . 1 89 ( 60 )

지원금은 동료지원가의 조정자 및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지급하고 월 만 원이다 연계수당50 . 

은 참여자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또는 취업한 경우 지급하며 연계자 인당 만 원을 지급한다1 20 . 

참여자 수당은 참여자가 동료지원활동 참여 시 지급하며 인당 회 천 원 최대 회에 한해 1 1 5 , 15

지급한다 사업 추진체계는 그림 와 같다. [ 9] .

출처 고용노동부 누리집: 

그림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추진체계[ 9] 

근로장애인 전환지원5)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인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내용은 단계로 . 3

나누어진다 단계 전환준비에서는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 훈련 직업준비교육. 1 , , 

직무체험 등이 이루어지며 고용전환촉진수당이 월 만 원 최대 년간 지원된다 단계 전환지원에30 , 2 . 2

서는 최저임금 이상인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 장애인 인턴제 직업훈련 등 다양한 , ,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단계 고용안정에서는 전환성공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 3

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 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 및 취업성공수당 최대 만 ( , , ) 100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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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 필요도 결정6) 

개인별 맞춤 고용지원을 위해 직업능력 및 작업환경 요구에 따라 고용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세 이상 등록장애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의한 특수교육. 15 , 「 」

대상자이다 지원내용은 고용서비스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개인 맞춤형 고용서비스 추천 및 . 

필요한 고용서비스 직원고용 적응지도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장애인 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 , , , , , 

등 를 제공한다 장애인 당사자나 교사가 공단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신청을 하면 기초상담 기본평가) . , 

고용기초능력 고용준비태도 고용다양성환경 심화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고 지원을 ( , , ), 

제공한다.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7) 

장애로 인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 

지원을 통해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핵심적인 . 

업무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서류대독 물품이동 의사소통 및 ( , , 

고객응대 심리적응 등 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근로자이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 당사자가 근로지, ) . 

원인 신청을 하면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현장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 서비스 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하고 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8) 

장애인이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나 기기 구입 대여 비용을 지원하여 ·

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장애인 근로자나 이들을 고용하. 

는 사업주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작업 보조공학기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한다 장애인 . 

인당 만 원 중증장애인 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초과 금액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한1 1,500 ( 2,000 ) 

다 년부터는 보조공학기기 비용의 를 지원하고 나머지 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하는 . 2024 90% 10%

것으로 변경된다 지원조건은 지급보증보험 증권 제출 후 보조공학기기 구입일로부터 년간 고용 . 2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사업추진 절차는 근로자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을 하면 . 

지원타당성을 평가하고 지원여부 및 지원제품을 결정한다 그리고 기기를 제작하고 비용을 지급하며 . 

사후 관리 및 그 효과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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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4)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통해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 

취업의욕을 고취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명이며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의 비율이 이상이 되도록 운영하고 6,000 , , 50% 

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 수행기관을 통해 사업진행 보조율 방식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 ( , 50%) 

기본운영비 슈퍼바이저지원금 연계수당을 수행기관에 지원하고 참여자 수당을 참여자에게 지원한, , 

다 기본운영비는 동료지원가 고용 인당 월 만원 월 시간 기준 을 지급하며 슈퍼바이저 . 1 89 ( 60 )

지원금은 동료지원가의 조정자 및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지급하고 월 만 원이다 연계수당50 . 

은 참여자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또는 취업한 경우 지급하며 연계자 인당 만 원을 지급한다1 20 . 

참여자 수당은 참여자가 동료지원활동 참여 시 지급하며 인당 회 천 원 최대 회에 한해 1 1 5 , 15

지급한다 사업 추진체계는 그림 와 같다. [ 9] .

출처 고용노동부 누리집: 

그림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추진체계[ 9] 

근로장애인 전환지원5)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인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내용은 단계로 . 3

나누어진다 단계 전환준비에서는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 훈련 직업준비교육. 1 , , 

직무체험 등이 이루어지며 고용전환촉진수당이 월 만 원 최대 년간 지원된다 단계 전환지원에30 , 2 . 2

서는 최저임금 이상인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 장애인 인턴제 직업훈련 등 다양한 , ,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단계 고용안정에서는 전환성공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 3

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 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 및 취업성공수당 최대 만 ( , , ) 100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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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 필요도 결정6) 

개인별 맞춤 고용지원을 위해 직업능력 및 작업환경 요구에 따라 고용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세 이상 등록장애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의한 특수교육. 15 , 「 」

대상자이다 지원내용은 고용서비스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개인 맞춤형 고용서비스 추천 및 . 

필요한 고용서비스 직원고용 적응지도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장애인 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 , , , , , 

등 를 제공한다 장애인 당사자나 교사가 공단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신청을 하면 기초상담 기본평가) . , 

고용기초능력 고용준비태도 고용다양성환경 심화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고 지원을 ( , , ), 

제공한다.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7) 

장애로 인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 

지원을 통해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핵심적인 . 

업무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서류대독 물품이동 의사소통 및 ( , , 

고객응대 심리적응 등 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근로자이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 당사자가 근로지, ) . 

원인 신청을 하면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현장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 서비스 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하고 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8) 

장애인이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나 기기 구입 대여 비용을 지원하여 ·

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장애인 근로자나 이들을 고용하. 

는 사업주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작업 보조공학기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한다 장애인 . 

인당 만 원 중증장애인 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초과 금액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한1 1,500 ( 2,000 ) 

다 년부터는 보조공학기기 비용의 를 지원하고 나머지 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하는 . 2024 90% 10%

것으로 변경된다 지원조건은 지급보증보험 증권 제출 후 보조공학기기 구입일로부터 년간 고용 . 2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사업추진 절차는 근로자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을 하면 . 

지원타당성을 평가하고 지원여부 및 지원제품을 결정한다 그리고 기기를 제작하고 비용을 지급하며 . 

사후 관리 및 그 효과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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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사업9)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 퇴근 비용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

직업생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 

중위소득 이하인 중증장애인 근로자이다 지원내용은 월 만 원 한도 내에서 교통실비를 50% . 5

지원한다 버스비용 택시비용 기차비용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하며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 , , , 

사용하고 정산 후에 계좌로 지급된다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공단 관할 지사에 지원 접수를 하여 . 

지원이 결정되면 장애인 당사자가 교통비 사용카드를 신청하고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액은 . 

공단 관할 지사에서 대상자 계좌로 지급한다.

가 선행연구 . 

한국의 발달장애인 조기노화 및 고령 발달장애인의 고용 관련 선행 연구를 요약한 결과는 표 <

와 같다9> . 

먼저 발달장애인 조기노화에 따른 고용 지원 방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변민수와 

장세영 은 발달장애인 근로자 고령화에 따른 지원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질적연구(2022)

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선행연구 및 사례 분석을 통해 발달장애인에게 노화증상이 나타나기 . , 

시작한 평균 연령은 세로 조기노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으며 만 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을 44.8 40

중고령 발달장애인으로 정의하였다 중고령 발달장애인 지원방안을 위한 질적 사례 분석 결과로는 . 

대 중후반부터 발달장애 근로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지능력 저하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30 , , , 

신체기능 및 체력 저하 등 노화로 의심되는 증상이 보였으며 회사 차원에서는 직무를 조정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점진적으로 직무능력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고하였

다 이에 따른 지원방안으로 노화 판정도구 개발 및 정기 검진 실시 발달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 , 

사업장에 추가적인 지원제도 도입 더블 카운트 제도 개선 중고령 발달장애인 근로능력 유지 및 ( ), 

고용안정을 위한 인적지원 강화 근로능력 유지를 위한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제안하였다, . 

다음으로 발달장애인 조기노화 현상과 관련하여 질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소현, 

김대규와 김현진 은 고령 발달장애인 근로자의 노화 경험과 직장생활 이후 삶의 변화 과정을 (2022)

통해 고령 발달장애인의 고령화 대책으로써 직업의 의미와 지원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 

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었으며 연구 결과 발달장애인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체력 저하 소화불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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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말과 행동의 둔해짐 관절의 불편과 같은 이동성의 제한 인지능력 저하 등 조기노화 현상이 , , ,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급격한 노화로 인해 불안과 우울함 등 심리적 건강이 약화되는 . 

것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발달장애인의 가족들은 발달장애인의 고령화 지원을 위한 . 

정책적 대응이 부재하며 발달장애인이 조기노화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 

있다고 하였다 조기노화로 인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취업은 고령 발달장애인의 노후를 대처하는 . 

현실적인 주요 방안이며 발달장애인들은 직장생활 유지를 희망하고 직장생활 유지를 위한 근무시간 

조정 이동 지원 등을 요구하였다 고령 발달장애인의 취업과 고용 유지는 노화로 인한 심리적 정서적 , . ·

문제 극복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노화 지연 대인관계 및 여가생활 증가 등의 효과가 있음이 , , , 

연구 결과로 보고되었다 이와 함께 고령 발달장애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 요구로 일자리 . 

보장 장애인 고용 관련 사회적 인식개선 강화 및 의사소통 지원과 같은 대인관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 

밝혔다. 

신유리과 김경미 는 대 지적장애인들과 개별 면접을 실시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2018) 40~50

관점에서 장애와 노화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 지적장애인 당사자들은 . 40~50

조기 노화로 인해 다양한 만성질환이 나타났고 신체 기능의 쇠퇴 및 정서적 변화가 생겼으나 

이러한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이 어려우며 어디가 아픈지 표현하는 것도 어렵다고 보고하였다. 

박수경 외 의 연구에서는 만 세 이상 중장년의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만 세 (2019) 30 60

이상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어머니들은 발달장애인 자녀의 빠르게 

진전되는 조기 노화를 경험하면서 차 장애의 위험에 직면하고 부모의 노화와 함께 자녀의 노화로 2

인한 이중적 긴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년 국립재활원은 사회보장정보원의 등록장애인 자료 만 명 년 기준 와 국민2019 (190 9963 , 2016 )

건강보험공단 자격 의료이용 및 진료비 자료를 연계하여 년간 년 년 노화 연구 , 10 (2006 ~2016 )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건강특성 비교를 통한 , ‘

장애인의 노화 특성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노화 관련 질환이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에게 ’ . , 

더 많이 나타나며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의료이용 및 진료비 노화 관련 질환 상병진단율 사망률 , ,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와 동료들 의 연구에서는 출생 연도 년 년 에 따른 자폐 스펙트럼 장애Yoo (2021) (2002 ~2012 )

의 년간 유병률과 조기 사망률 통계를 산출하는 코호트 연구 를 실시했는데 (ASD) 8 (Cohort Study)

그 결과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가 장애가 없는 아이보다 조기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령 발달장애인의 고용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대규 김현진과 김소현 은 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의 원 자료를 활용하여 , (20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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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사업9)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 퇴근 비용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

직업생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 

중위소득 이하인 중증장애인 근로자이다 지원내용은 월 만 원 한도 내에서 교통실비를 50% . 5

지원한다 버스비용 택시비용 기차비용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하며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 , , , 

사용하고 정산 후에 계좌로 지급된다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공단 관할 지사에 지원 접수를 하여 . 

지원이 결정되면 장애인 당사자가 교통비 사용카드를 신청하고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액은 . 

공단 관할 지사에서 대상자 계좌로 지급한다.

가 선행연구 . 

한국의 발달장애인 조기노화 및 고령 발달장애인의 고용 관련 선행 연구를 요약한 결과는 표 <

와 같다9> . 

먼저 발달장애인 조기노화에 따른 고용 지원 방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변민수와 

장세영 은 발달장애인 근로자 고령화에 따른 지원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질적연구(2022)

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선행연구 및 사례 분석을 통해 발달장애인에게 노화증상이 나타나기 . , 

시작한 평균 연령은 세로 조기노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으며 만 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을 44.8 40

중고령 발달장애인으로 정의하였다 중고령 발달장애인 지원방안을 위한 질적 사례 분석 결과로는 . 

대 중후반부터 발달장애 근로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지능력 저하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30 , , , 

신체기능 및 체력 저하 등 노화로 의심되는 증상이 보였으며 회사 차원에서는 직무를 조정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점진적으로 직무능력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고하였

다 이에 따른 지원방안으로 노화 판정도구 개발 및 정기 검진 실시 발달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 , 

사업장에 추가적인 지원제도 도입 더블 카운트 제도 개선 중고령 발달장애인 근로능력 유지 및 ( ), 

고용안정을 위한 인적지원 강화 근로능력 유지를 위한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제안하였다, . 

다음으로 발달장애인 조기노화 현상과 관련하여 질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소현, 

김대규와 김현진 은 고령 발달장애인 근로자의 노화 경험과 직장생활 이후 삶의 변화 과정을 (2022)

통해 고령 발달장애인의 고령화 대책으로써 직업의 의미와 지원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 

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었으며 연구 결과 발달장애인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체력 저하 소화불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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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말과 행동의 둔해짐 관절의 불편과 같은 이동성의 제한 인지능력 저하 등 조기노화 현상이 , , ,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급격한 노화로 인해 불안과 우울함 등 심리적 건강이 약화되는 . 

것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발달장애인의 가족들은 발달장애인의 고령화 지원을 위한 . 

정책적 대응이 부재하며 발달장애인이 조기노화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 

있다고 하였다 조기노화로 인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취업은 고령 발달장애인의 노후를 대처하는 . 

현실적인 주요 방안이며 발달장애인들은 직장생활 유지를 희망하고 직장생활 유지를 위한 근무시간 

조정 이동 지원 등을 요구하였다 고령 발달장애인의 취업과 고용 유지는 노화로 인한 심리적 정서적 , . ·

문제 극복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노화 지연 대인관계 및 여가생활 증가 등의 효과가 있음이 , , , 

연구 결과로 보고되었다 이와 함께 고령 발달장애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 요구로 일자리 . 

보장 장애인 고용 관련 사회적 인식개선 강화 및 의사소통 지원과 같은 대인관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 

밝혔다. 

신유리과 김경미 는 대 지적장애인들과 개별 면접을 실시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2018) 40~50

관점에서 장애와 노화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 지적장애인 당사자들은 . 40~50

조기 노화로 인해 다양한 만성질환이 나타났고 신체 기능의 쇠퇴 및 정서적 변화가 생겼으나 

이러한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이 어려우며 어디가 아픈지 표현하는 것도 어렵다고 보고하였다. 

박수경 외 의 연구에서는 만 세 이상 중장년의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만 세 (2019) 30 60

이상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어머니들은 발달장애인 자녀의 빠르게 

진전되는 조기 노화를 경험하면서 차 장애의 위험에 직면하고 부모의 노화와 함께 자녀의 노화로 2

인한 이중적 긴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년 국립재활원은 사회보장정보원의 등록장애인 자료 만 명 년 기준 와 국민2019 (190 9963 , 2016 )

건강보험공단 자격 의료이용 및 진료비 자료를 연계하여 년간 년 년 노화 연구 , 10 (2006 ~2016 )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건강특성 비교를 통한 , ‘

장애인의 노화 특성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노화 관련 질환이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에게 ’ . , 

더 많이 나타나며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의료이용 및 진료비 노화 관련 질환 상병진단율 사망률 , ,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와 동료들 의 연구에서는 출생 연도 년 년 에 따른 자폐 스펙트럼 장애Yoo (2021) (2002 ~2012 )

의 년간 유병률과 조기 사망률 통계를 산출하는 코호트 연구 를 실시했는데 (ASD) 8 (Cohort Study)

그 결과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가 장애가 없는 아이보다 조기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령 발달장애인의 고용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대규 김현진과 김소현 은 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의 원 자료를 활용하여 , (20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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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발달장애인의 고용현황 특성과 경제활동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고령 발달장애인의 취업률은 로 비고령 발달장애인의 취업률이 인 것에 , 20.2% 32.2%

비해 낮은 취업률을 보였다 고령 발달장애인 중 취업상태에 있는 장애인의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 

지적장애는 자폐성장애는 로 나타났다 반면 비고령 발달장애인 중 취업상태에 있는 97.9%, 2.1% . 

발달장애인의 장애유형에 따른 비율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로 고령 자폐성장애인의 54.1%, 45.9%

취업률이 비고령 자폐성장애인에 비해 굉장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고령 발달장애인 중 성별에 . 

따라서는 남성 이 여성 보다 취업상태에 있는 비율이 높았다 취업상태에 있는 고령 (55.2%) (44.8%) .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취업의 주된 목적은 생계유지이고 근속기간은 년 이상, 10 (46.8%), 

근무시간은 하루 시간 인 근무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취업상태의 고령 발달장애8 (35.3%) . 

인은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장기간 고용을 유지하고 있으나 월평균 임금은 만 원 미만 이 50 (28.9%)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상태. 

인 고령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보호자의 가 근무를 지속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88.4%, 91.3% . 

미취업 고령 발달장애인의 고용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과거 취업 경험이 없는 경우가 로 74.6%

나타났으며 취업경험이 있는 발달장애인이라도 미취업 기간이 년 이상인 경우가 로 나타났10 58.3%

다 비고령 발달장애인의 퇴사 이유는 영업부진 등 외부적인 요인이 많은 반면 고령 발달장애인의 . , 

퇴사 이유는 장애 및 건강상태의 악화 가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하였다 또한 고령 발달장애‘ ’ (21.3%) . 

인의 주요 영역별 특성에 따라 취업상태에 차이가 있는지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일반적 , 

특성 성별 혼인상태 기초생활수급여부 장애 및 건강 특성과 관련된 모든 변수에서 취업상태에 ( , , ), 

따른 두 집단 분포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조기노화와 관련된 연구 결과는 고령 .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 진행여부에 따라 조기 노화가 진행되었을 경우 취업률은 낮았고 미취업률이 

높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고령 발달장애인의 건강상태 고용서비스 이용여부 스마트폰 . , , 

활용능력 일상생활수행능력 여가시간 활용여부 취업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 보호자의 취업 , , , , 

여부 사보험 가입 여부 주거계획 여부가 취업 가능성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 . 

신재민과 김범중 은 고령장애인의 취업유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연구한 결과 다음 세 (2021) ,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비임금근로자일 경우 취업유지에 어려움이 있음이 나타났으며 . , 

따라서 기업에서 고령장애인 채용 시 인텐시브 제공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여 임금근로자의 비중을 

높일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노후준비가 고령장애인의 취업 유지에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 것으로 . , 

나타났다 이는 노후준비가 잘 된 고령장애인일수록 그렇지 않은 고령장애인보다 취업유지 기간이 .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령장애인의 경우 장애와 건강악화로 노년기가 될수록 의료비와 생활비 . 

지출이 증가하면서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기에 노후준비 프로그램 제공 등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전반적인 일상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유지에 유의미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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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주거 의료 식생활 사회적 관계 . , , , 

등 삶 전반에서 큰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령장애인의 전반적인 . 

일상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개별화된 맞춤형 복지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였다.

이성규 는 고령장애인을 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개념화하고 선천성 장애 혹은 비교적 (2012) 55

어린나이에 장애가 발생하여 일정기간 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노인이 된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화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생긴 노화에 따른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고령장애인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만성질병이 없을 경우와 현재의 건강상태가 좋을 경우 취업에 긍정적인 . , 

영향을 미쳤으며 편의 요인에서 도움제공자가 없을 경우 이동의 어려움이 없을 경우 보장구 , ,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요인에서는 일상생활. 

에서 차별 경험이 있거나 구직활동에서 차별이 없는 경우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 

결과를 통해 고령장애인의 이동편의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보다 더 기울여야 하며 노동시장 , 

진입 단계에서의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오랜 기간 동안 장애를 갖고 살아온 

고령화된 장애인들에 대한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또한 고령장애인의 경우 . 

비장애인 기준으로 연령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와 고령을 동시에 갖고 있기에 장애를 고려한 , 

개념화가 필요하며 그에 따라 정책 대상을 더 구체화하여 고령장애인 고용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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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발달장애인의 고용현황 특성과 경제활동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고령 발달장애인의 취업률은 로 비고령 발달장애인의 취업률이 인 것에 , 20.2% 32.2%

비해 낮은 취업률을 보였다 고령 발달장애인 중 취업상태에 있는 장애인의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 

지적장애는 자폐성장애는 로 나타났다 반면 비고령 발달장애인 중 취업상태에 있는 97.9%, 2.1% . 

발달장애인의 장애유형에 따른 비율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로 고령 자폐성장애인의 54.1%, 45.9%

취업률이 비고령 자폐성장애인에 비해 굉장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고령 발달장애인 중 성별에 . 

따라서는 남성 이 여성 보다 취업상태에 있는 비율이 높았다 취업상태에 있는 고령 (55.2%) (44.8%) .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취업의 주된 목적은 생계유지이고 근속기간은 년 이상, 10 (46.8%), 

근무시간은 하루 시간 인 근무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취업상태의 고령 발달장애8 (35.3%) . 

인은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장기간 고용을 유지하고 있으나 월평균 임금은 만 원 미만 이 50 (28.9%)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상태. 

인 고령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보호자의 가 근무를 지속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88.4%, 91.3% . 

미취업 고령 발달장애인의 고용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과거 취업 경험이 없는 경우가 로 74.6%

나타났으며 취업경험이 있는 발달장애인이라도 미취업 기간이 년 이상인 경우가 로 나타났10 58.3%

다 비고령 발달장애인의 퇴사 이유는 영업부진 등 외부적인 요인이 많은 반면 고령 발달장애인의 . , 

퇴사 이유는 장애 및 건강상태의 악화 가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하였다 또한 고령 발달장애‘ ’ (21.3%) . 

인의 주요 영역별 특성에 따라 취업상태에 차이가 있는지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일반적 , 

특성 성별 혼인상태 기초생활수급여부 장애 및 건강 특성과 관련된 모든 변수에서 취업상태에 ( , , ), 

따른 두 집단 분포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조기노화와 관련된 연구 결과는 고령 .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 진행여부에 따라 조기 노화가 진행되었을 경우 취업률은 낮았고 미취업률이 

높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고령 발달장애인의 건강상태 고용서비스 이용여부 스마트폰 . , , 

활용능력 일상생활수행능력 여가시간 활용여부 취업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 보호자의 취업 , , , , 

여부 사보험 가입 여부 주거계획 여부가 취업 가능성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 . 

신재민과 김범중 은 고령장애인의 취업유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연구한 결과 다음 세 (2021) ,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비임금근로자일 경우 취업유지에 어려움이 있음이 나타났으며 . , 

따라서 기업에서 고령장애인 채용 시 인텐시브 제공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여 임금근로자의 비중을 

높일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노후준비가 고령장애인의 취업 유지에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 것으로 . , 

나타났다 이는 노후준비가 잘 된 고령장애인일수록 그렇지 않은 고령장애인보다 취업유지 기간이 .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령장애인의 경우 장애와 건강악화로 노년기가 될수록 의료비와 생활비 . 

지출이 증가하면서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기에 노후준비 프로그램 제공 등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전반적인 일상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유지에 유의미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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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주거 의료 식생활 사회적 관계 . , , , 

등 삶 전반에서 큰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령장애인의 전반적인 . 

일상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개별화된 맞춤형 복지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였다.

이성규 는 고령장애인을 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개념화하고 선천성 장애 혹은 비교적 (2012) 55

어린나이에 장애가 발생하여 일정기간 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노인이 된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화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생긴 노화에 따른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고령장애인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만성질병이 없을 경우와 현재의 건강상태가 좋을 경우 취업에 긍정적인 . , 

영향을 미쳤으며 편의 요인에서 도움제공자가 없을 경우 이동의 어려움이 없을 경우 보장구 , ,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요인에서는 일상생활. 

에서 차별 경험이 있거나 구직활동에서 차별이 없는 경우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 

결과를 통해 고령장애인의 이동편의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보다 더 기울여야 하며 노동시장 , 

진입 단계에서의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오랜 기간 동안 장애를 갖고 살아온 

고령화된 장애인들에 대한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또한 고령장애인의 경우 . 

비장애인 기준으로 연령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와 고령을 동시에 갖고 있기에 장애를 고려한 , 

개념화가 필요하며 그에 따라 정책 대상을 더 구체화하여 고령장애인 고용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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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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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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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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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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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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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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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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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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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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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

’:
 

, 
. 

.


나

이
 들

어
간

다
는

 것
죽

음
에

 대
한

 두
려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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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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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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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례조사 .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위한 고용관련 지원1) 

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 일자리사업) 

취업취약 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 보장을 지원하며 

근로 연계를 통한 장애인 복지실현 및 취업연계를 활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다 세부사업 내용은 일반형 일자리 복지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 ,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사업으로 구분된다 일반형 일자리는 미취업 장애인에게 전일제 . 

및 시간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일정 기간 소득을 보장하고 일반 노동시장으, 

로서의 전이를 위한 실질적인 직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자 한다 대상은 만 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 18

며 시 군 구청 및 읍 면 동 주민센터 비영리복지시설 기관 등에서 장애인 복지 등 행정보조 업무를 · · · · , ( ) 

담당한다 복지일자리는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 및 제공하. 

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의 경험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일자리는 참여형과 특수교육. -

복지 연계형으로 나뉘는데 참여형의 경우 만 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특수교육 복지 18 , -

연계형은 특수교육기관 고등학교 학년 또는 전공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도서관 우체국3 . , , 

숙박시설 학교 도서관 등에서 사서보조 우편물분류요원 룸메이드 주차단속보조원 급식도우미 , , , , , , 

등을 주요업무로 한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사업은 발달장애인을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에 배치하여 특화된 일자리 직무능력 습득 및 일자리 경험을 통한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만 세 이상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 18

등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보조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한다.

나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의 법률 지원 심리 상담 프로그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고충상담과 법률지원 등의 관련 업무를 전문 기관인 사 한국장애인( )

고용안정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다 노동시장에 진입한 장애인이 취업 초기단계부터 . 

고용유지를 지속할 수 있도록 개별 장애인에 대한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며 고용환경 내에서 

발생하는 장애인의 근무 장벽을 제거하고 직장생활 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상담 해결을 ·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내용은 관련 자격을 갖춘 · . 

전문상담사가 고충상담을 실시하며 촉탁노무사 및 변호사 등을 통한 장애인 근로자의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노무 및 법률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심리상담 힐링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별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에 문의를 하여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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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례조사 .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위한 고용관련 지원1) 

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 일자리사업) 

취업취약 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 보장을 지원하며 

근로 연계를 통한 장애인 복지실현 및 취업연계를 활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다 세부사업 내용은 일반형 일자리 복지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 ,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사업으로 구분된다 일반형 일자리는 미취업 장애인에게 전일제 . 

및 시간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일정 기간 소득을 보장하고 일반 노동시장으, 

로서의 전이를 위한 실질적인 직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자 한다 대상은 만 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 18

며 시 군 구청 및 읍 면 동 주민센터 비영리복지시설 기관 등에서 장애인 복지 등 행정보조 업무를 · · · · , ( ) 

담당한다 복지일자리는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 및 제공하. 

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의 경험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일자리는 참여형과 특수교육. -

복지 연계형으로 나뉘는데 참여형의 경우 만 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특수교육 복지 18 , -

연계형은 특수교육기관 고등학교 학년 또는 전공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도서관 우체국3 . , , 

숙박시설 학교 도서관 등에서 사서보조 우편물분류요원 룸메이드 주차단속보조원 급식도우미 , , , , , , 

등을 주요업무로 한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사업은 발달장애인을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에 배치하여 특화된 일자리 직무능력 습득 및 일자리 경험을 통한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만 세 이상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 18

등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보조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한다.

나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의 법률 지원 심리 상담 프로그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고충상담과 법률지원 등의 관련 업무를 전문 기관인 사 한국장애인( )

고용안정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다 노동시장에 진입한 장애인이 취업 초기단계부터 . 

고용유지를 지속할 수 있도록 개별 장애인에 대한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며 고용환경 내에서 

발생하는 장애인의 근무 장벽을 제거하고 직장생활 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상담 해결을 ·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내용은 관련 자격을 갖춘 · . 

전문상담사가 고충상담을 실시하며 촉탁노무사 및 변호사 등을 통한 장애인 근로자의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노무 및 법률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심리상담 힐링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별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에 문의를 하여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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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고용을 위한 교육적인 지원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방안2) 

가 장애인 고용컨설팅)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발달장애인 고용을 위해 장애인 고용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전에 . 

통합고용 지원서비스로 불리던 장애인 고용컨설팅은 장애인 고용을 희망하는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여건을 진단 분석하여 장애인 고용개선 및 서비스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

사업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조에 근거한다 고용여건을 진단한 결과는 장애인 20 . 「 」 

고용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나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적합직무 부족 적합인력 부족, , , 

고용관리 부담 고용환경 취약 인식수준 미흡 등으로 분석된다 장애인 고용을 위해 기업의 개선과 , , . 

변화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공하는 연계서비스를 제공받아 장애인 고용촉

진을 위한 기업 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와 같은 지원은 장애인 ( , 2023). 

고용을 위한 기업의 준비정도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하고 연계서비스를 통해 사업주의 , 

장애인 고용결정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에 장애인 고용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된다. 

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사업)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통해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사회 내 직업재활사업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전문적이고 . 

체계적인 직업재활 서비스를 지원하는 일을 한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사업은 진단 평가. · , 

교육 훈련 및 자립지원 정책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

중증장애인의 보호고용 또는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취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이 사회적, ·

경제적 활동에서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대상은 만 세 . 15

이상인 등록 장애인 및 특수교육대상자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이 일반사업 수행기관 지원과 

특화서비스 제공기관 지원으로 나뉜다.

일반사업 수행기관 지원 (1) 

일반사업 수행기관 지원은 직업재활센터 직업평가센터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직업상담 평가  , , ‘ ‧

직업재활계획 수립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원 등 일련의 직업재활서비스를 ’ → → → → 

지원하는 것이다 년 기준 총 개소 지원 표 참조(2023 , 171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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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사업 중 일반사업 수행기관 지원내용< 10> 

구분 주요 내용 주요 프로그램

직업지도
장애인에게 직업상담 등을 바탕으로 개별화된 재활계획 

작성 고용정보의 제공 직종 개발을 통해 취업지원, , 

직업상담 

재활계획 수립

직업평가
장애인의 개별능력 및 특성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합 직종 개발

심리평가 

작업표본평가 

신체능력평가 

상황 현장평가·

직업적응

훈련

직업 환경이나 직무에 적응하도록 훈련을 실시하여 

직업적응력 향상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유지 도모, 

개인 사회 적응훈련/

직업준비 수행훈련/

직무능력 향상 직업유지 훈련/

현장중심 

직업훈련

실제 사업체 현장에서 직무지원인의 지원을 받아 

직업적응훈련 실시,

사회적 직무기술 능력 함양 기여

현장중심 직업훈련

취업알선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취업 알선
지원고용 일반고용 보호고용 중 , , 

적절한 취업 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직업배치 제공 취업 후 직업안정을 위해 → 

작업환경에 필요한 자원 제공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등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누리집: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2)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사업 중 하나로 직업재활 서비스 기관 및 

시설이 아닌 실제 근무하는 사업체 현장에서 전환기 장애청소년 및 미취업 성인을 대상으로 직무훈련

을 실시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취업률을 제고하고 취업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진행하고 , 

있다 훈련지원인 인과 장애인 훈련생 명 오전 오후 그룹당 을 한 그룹으로 구성하여 사업체 . 1 1~2 ( , )

현장에 배치하고 현장중심훈련을 실시하며 장애인 훈련생의 직업능력 및 사업체의 수요를 고려한 , 

맞춤형 훈련을 실시한다 사업유형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가 유형은 현장중심직업훈련. ( )

이고 나 유형은 직업상담 및 직업평가 현장중심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적응지원으로 이루어진다( ) , , . 

지원내용은 훈련수당 운영비 전문인력 및 훈련지원인 인건비 지원 추진절차는 사업체 참여자모집 , , , ‘ /

직업상담 및 평가 사례 회의 직업재활계획수립 직무배치 훈련지원인 투입 현장중심직→ → → → → → 

업훈련 실시 사업체 직무훈련 및 지역사회 적응훈련 실시 훈련종료 및 근로계약 체결 취업 ( ) → → 

후 적응지원 으로 이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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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고용을 위한 교육적인 지원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방안2) 

가 장애인 고용컨설팅)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발달장애인 고용을 위해 장애인 고용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전에 . 

통합고용 지원서비스로 불리던 장애인 고용컨설팅은 장애인 고용을 희망하는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여건을 진단 분석하여 장애인 고용개선 및 서비스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

사업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조에 근거한다 고용여건을 진단한 결과는 장애인 20 . 「 」 

고용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나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적합직무 부족 적합인력 부족, , , 

고용관리 부담 고용환경 취약 인식수준 미흡 등으로 분석된다 장애인 고용을 위해 기업의 개선과 , , . 

변화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공하는 연계서비스를 제공받아 장애인 고용촉

진을 위한 기업 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와 같은 지원은 장애인 ( , 2023). 

고용을 위한 기업의 준비정도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하고 연계서비스를 통해 사업주의 , 

장애인 고용결정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에 장애인 고용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된다. 

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사업)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통해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사회 내 직업재활사업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전문적이고 . 

체계적인 직업재활 서비스를 지원하는 일을 한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사업은 진단 평가. · , 

교육 훈련 및 자립지원 정책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

중증장애인의 보호고용 또는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취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이 사회적, ·

경제적 활동에서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대상은 만 세 . 15

이상인 등록 장애인 및 특수교육대상자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이 일반사업 수행기관 지원과 

특화서비스 제공기관 지원으로 나뉜다.

일반사업 수행기관 지원 (1) 

일반사업 수행기관 지원은 직업재활센터 직업평가센터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직업상담 평가  , , ‘ ‧

직업재활계획 수립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원 등 일련의 직업재활서비스를 ’ → → → → 

지원하는 것이다 년 기준 총 개소 지원 표 참조(2023 , 171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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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사업 중 일반사업 수행기관 지원내용< 10> 

구분 주요 내용 주요 프로그램

직업지도
장애인에게 직업상담 등을 바탕으로 개별화된 재활계획 

작성 고용정보의 제공 직종 개발을 통해 취업지원, , 

직업상담 

재활계획 수립

직업평가
장애인의 개별능력 및 특성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합 직종 개발

심리평가 

작업표본평가 

신체능력평가 

상황 현장평가·

직업적응

훈련

직업 환경이나 직무에 적응하도록 훈련을 실시하여 

직업적응력 향상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유지 도모, 

개인 사회 적응훈련/

직업준비 수행훈련/

직무능력 향상 직업유지 훈련/

현장중심 

직업훈련

실제 사업체 현장에서 직무지원인의 지원을 받아 

직업적응훈련 실시,

사회적 직무기술 능력 함양 기여

현장중심 직업훈련

취업알선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취업 알선
지원고용 일반고용 보호고용 중 , , 

적절한 취업 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직업배치 제공 취업 후 직업안정을 위해 → 

작업환경에 필요한 자원 제공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등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누리집: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2)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사업 중 하나로 직업재활 서비스 기관 및 

시설이 아닌 실제 근무하는 사업체 현장에서 전환기 장애청소년 및 미취업 성인을 대상으로 직무훈련

을 실시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취업률을 제고하고 취업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진행하고 , 

있다 훈련지원인 인과 장애인 훈련생 명 오전 오후 그룹당 을 한 그룹으로 구성하여 사업체 . 1 1~2 ( , )

현장에 배치하고 현장중심훈련을 실시하며 장애인 훈련생의 직업능력 및 사업체의 수요를 고려한 , 

맞춤형 훈련을 실시한다 사업유형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가 유형은 현장중심직업훈련. ( )

이고 나 유형은 직업상담 및 직업평가 현장중심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적응지원으로 이루어진다( ) , , . 

지원내용은 훈련수당 운영비 전문인력 및 훈련지원인 인건비 지원 추진절차는 사업체 참여자모집 , , , ‘ /

직업상담 및 평가 사례 회의 직업재활계획수립 직무배치 훈련지원인 투입 현장중심직→ → → → → → 

업훈련 실시 사업체 직무훈련 및 지역사회 적응훈련 실시 훈련종료 및 근로계약 체결 취업 ( ) → → 

후 적응지원 으로 이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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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전문인력교육(3) 

이와 함께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대상으

로 신규교육 보수교육 직업평가도구교육 중간관리자교육 특화직종 전문가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 , , , 

실시하여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 수행기관 전문인력교육도 지원하고 있다 표 (<

참조11> ).

표 수행기관 전문인력교육 주요 내용< 11>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누리집: 

특화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카페 [I got everything]–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사업으로 공공 민간기관 연계 중증장애인 ·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인 카페 설치를 지원하고 장애인 직업재활 수행기관의 [I got everything] 

전문 인프라를 통해 카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과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 

위해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카페 사업 소개는 그림 [I got everything] [

그림 과 같다10],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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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누리집: 

그림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한 카페 사업 사례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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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전문인력교육(3) 

이와 함께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대상으

로 신규교육 보수교육 직업평가도구교육 중간관리자교육 특화직종 전문가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 , , , 

실시하여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 수행기관 전문인력교육도 지원하고 있다 표 (<

참조11> ).

표 수행기관 전문인력교육 주요 내용< 11>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누리집: 

특화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카페 [I got everything]–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사업으로 공공 민간기관 연계 중증장애인 ·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인 카페 설치를 지원하고 장애인 직업재활 수행기관의 [I got everything] 

전문 인프라를 통해 카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과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 

위해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카페 사업 소개는 그림 [I got everything] [

그림 과 같다10],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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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누리집: 

그림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한 카페 사업 사례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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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누리집: 

그림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한 카페 사업 지원내용[ 11] 

- 75 -

직업재활 컨설팅 지원사업(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사업 중 하나로 컨설팅모델을 개발하여 통해 컨설팅이 필요한 직업재활

사업 수행기관에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관역량강화 및 직업재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다 대상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사업 수행기관이며 컨설팅은 월부터 . 3

월까지 이루어진다 추진방식을 살펴보면 직업재활 컨설팅 형은 진단에 의한 대안제시형으로 12 . A

컨설팅 위원단과 업무협의 및 현황진단 등을 통해 컨설팅 과제 범위 일정 등을 확정하여 대안을 , , 

제시하고 이에 따른 과업 수행 후 실행결과 보고 및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직업재활 컨설팅 , , . 

형은 직업재활 관련 교육 및 직업재활 과정에 따른 서식 작성 실습 교육으로 이루어진다B , , .

지역사회 직업재활 네트워크 지원사업 (5)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직업재활 서비스 기관 간의 상호교류 강화와 

권역별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맞춤형 신규서비스 창출과 정책적 모델을 제시하·

고자 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58 1 2 , 「 」 「

복지법 제 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복지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직업재활시설이다63 , 58 1 3 . 」 「 」 

사업기간은 기관 선정일부터 월까지이며 지원분야는 직업재활 네트워크 지원형 총 개소12 ‘ ’ 15 , 

직업재활 역량강화 지원형 총 개소이다 지원내용은 권역단위 네트워크 대표기관과 정기적 ‘ ’ 2 . 

협의회 운영 발전방안 모색 및 협력체계 구축 직업재활사업 연계를 위한 회의 및 세미나 사업수행인( ), , 

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현장사례 중심 연구사업 등으로 이루어진다 추진절차는 지역사회 직업재, . ‘

활 네트워크 지원사업 신청 대표기관 심사 및 지원결정 개발원 지역사회 직업재활 네트워크사( ) ( ) → → 

업 추진 대표기관 참여기관 결과보고 대표기관 로 이루어진다( + ) ( )’ .→ 

발달장애인의 고용주를 위한 지원3) 

가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은 기업의 경제적 여건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 

장애인의 고용가능성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특히 년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 는 경제 . 2020 19

침체를 야기하였고 코로나 가 장기화되면서 장애인 고용 여건을 악화시켰다 이에 국가는 장애인 , 19 . 

신규고용장려금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코로나 장기화로 더욱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여건 개선을 19 

위해 고용노동부가 장애인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년부터 년까지 한시적으로 2022 2024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가 인 이상이고 인 . 5 50

미만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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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누리집: 

그림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한 카페 사업 지원내용[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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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 컨설팅 지원사업(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사업 중 하나로 컨설팅모델을 개발하여 통해 컨설팅이 필요한 직업재활

사업 수행기관에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관역량강화 및 직업재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다 대상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사업 수행기관이며 컨설팅은 월부터 . 3

월까지 이루어진다 추진방식을 살펴보면 직업재활 컨설팅 형은 진단에 의한 대안제시형으로 12 . A

컨설팅 위원단과 업무협의 및 현황진단 등을 통해 컨설팅 과제 범위 일정 등을 확정하여 대안을 , , 

제시하고 이에 따른 과업 수행 후 실행결과 보고 및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직업재활 컨설팅 , , . 

형은 직업재활 관련 교육 및 직업재활 과정에 따른 서식 작성 실습 교육으로 이루어진다B , , .

지역사회 직업재활 네트워크 지원사업 (5)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직업재활 서비스 기관 간의 상호교류 강화와 

권역별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맞춤형 신규서비스 창출과 정책적 모델을 제시하·

고자 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58 1 2 , 「 」 「

복지법 제 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복지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직업재활시설이다63 , 58 1 3 . 」 「 」 

사업기간은 기관 선정일부터 월까지이며 지원분야는 직업재활 네트워크 지원형 총 개소12 ‘ ’ 15 , 

직업재활 역량강화 지원형 총 개소이다 지원내용은 권역단위 네트워크 대표기관과 정기적 ‘ ’ 2 . 

협의회 운영 발전방안 모색 및 협력체계 구축 직업재활사업 연계를 위한 회의 및 세미나 사업수행인( ), , 

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현장사례 중심 연구사업 등으로 이루어진다 추진절차는 지역사회 직업재, . ‘

활 네트워크 지원사업 신청 대표기관 심사 및 지원결정 개발원 지역사회 직업재활 네트워크사( ) ( ) → → 

업 추진 대표기관 참여기관 결과보고 대표기관 로 이루어진다( + ) ( )’ .→ 

발달장애인의 고용주를 위한 지원3) 

가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은 기업의 경제적 여건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 

장애인의 고용가능성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특히 년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 는 경제 . 2020 19

침체를 야기하였고 코로나 가 장기화되면서 장애인 고용 여건을 악화시켰다 이에 국가는 장애인 , 19 . 

신규고용장려금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코로나 장기화로 더욱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여건 개선을 19 

위해 고용노동부가 장애인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년부터 년까지 한시적으로 2022 2024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가 인 이상이고 인 . 5 50

미만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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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월 만 원에서 만 원까지 최대 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30 80 12 . 

나 고용촉진 장려금)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정책으로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목표로 한다 취업 . 

취약계층에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 여성 섬 지역 거주자가 포함될 수 있다 사업주가 고용촉진, , .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에 

등록한 실업자 개월 이상 인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 여성 섬 지역 거주자를 고용하여 개월 (1 ) , , 6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된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으며 최대 년까지 . , 2

지원받을 수 있다. 

다 고용관리 비용지원) 

고용관리 비용지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중 하나로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장애인 근로자의 적정한 고용관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작업지도원을 사업장에 위촉 배치·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즉 중증장애인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 ,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배치하여 작업지도를 실시한 경우 심사를 통해 그 비용을 지원하는 , 

제도이다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명 이상 명까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 1 5

이전 일 이내 새로이 고용하고 당해 사업장에 배치된 작업지도원으로 하여금 장애인 근로자 90

명당 월 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단 작업지도원 명당 1 12 . , 1

관리대상 장애인은 명을 초과할 수 없다 사업주의 신청 후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장애인 근로자가 5 . , 

있는 사업주의 경우 인당 월 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1 14 . 

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의 수가 명 이상이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서 10 「 」

정의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으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과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하는 곳을 의미한다 국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을 . , , 

구축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최고 억까지 지원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원하는 10 . 

것을 통해 중증장애인에게 일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설립지원과 유사한 지원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이 있다 사회적기업 . . 

육성은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사업주 부담 사회보(

험료 포함 사업개발비 경영컨설팅 모태펀드 등 직 간접적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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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요건 중 사회적 목적 실현의 항목에 이상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 30% 

해당 지원의 대상이 되므로 장애인의 고용 및 유지를 위한 지원으로 포함될 수 있다. 

마 장애인 고용시설 자금융자 및 시설장비 무상지원) 

한국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조에 근거하여 장애인을 고용하여 기업을 21「 」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나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 구입 수리비용을 장애인 인당 억 원 기준으로 기업당 억 원 이내 , · · 1 1 15

저리로 융자하는 장애인 고용시설 자금융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 동일한 . 

요건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비용 재택근무에 , · · , 

필요한 작업장비의 설치 구입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기초 환경을 개선하는 시설장비 무상지원 · ·

제도 또한 시행되고 있다. 

발달장애인 조기노화 방지 및 고령 발달장애인 관련 지원4) 

가 장애인 연금제도 ) 

장애인 연금제도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보건복지(

부 장애인연금법 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지급한다, 2023). . 「 」

장애인 연금의 지급 대상자는 신청월 현재 만 세 이상인 사람으로 신청일 기준 장애인복지법 에 18 「 」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이다 장애인 연금 지급액은 만 세에서 만 세가 되는 전달까지 . 18 65

지급하는 기초급여 세 세 와 만 세 이상 장애인 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18 ~64 ) 18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인 부가급여로 나누어진다 부가급여액은 표 의 . < 12>

기준에 의해 구분되어 지급된다 년 기준(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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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월 만 원에서 만 원까지 최대 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30 80 12 . 

나 고용촉진 장려금)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정책으로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목표로 한다 취업 . 

취약계층에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 여성 섬 지역 거주자가 포함될 수 있다 사업주가 고용촉진, , .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에 

등록한 실업자 개월 이상 인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 여성 섬 지역 거주자를 고용하여 개월 (1 ) , , 6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된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으며 최대 년까지 . , 2

지원받을 수 있다. 

다 고용관리 비용지원) 

고용관리 비용지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중 하나로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장애인 근로자의 적정한 고용관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작업지도원을 사업장에 위촉 배치·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즉 중증장애인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 ,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배치하여 작업지도를 실시한 경우 심사를 통해 그 비용을 지원하는 , 

제도이다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명 이상 명까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 1 5

이전 일 이내 새로이 고용하고 당해 사업장에 배치된 작업지도원으로 하여금 장애인 근로자 90

명당 월 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단 작업지도원 명당 1 12 . , 1

관리대상 장애인은 명을 초과할 수 없다 사업주의 신청 후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장애인 근로자가 5 . , 

있는 사업주의 경우 인당 월 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1 14 . 

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의 수가 명 이상이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서 10 「 」

정의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으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과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하는 곳을 의미한다 국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을 . , , 

구축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최고 억까지 지원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원하는 10 . 

것을 통해 중증장애인에게 일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설립지원과 유사한 지원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이 있다 사회적기업 . . 

육성은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사업주 부담 사회보(

험료 포함 사업개발비 경영컨설팅 모태펀드 등 직 간접적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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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요건 중 사회적 목적 실현의 항목에 이상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 30% 

해당 지원의 대상이 되므로 장애인의 고용 및 유지를 위한 지원으로 포함될 수 있다. 

마 장애인 고용시설 자금융자 및 시설장비 무상지원) 

한국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조에 근거하여 장애인을 고용하여 기업을 21「 」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나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 구입 수리비용을 장애인 인당 억 원 기준으로 기업당 억 원 이내 , · · 1 1 15

저리로 융자하는 장애인 고용시설 자금융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 동일한 . 

요건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비용 재택근무에 , · · , 

필요한 작업장비의 설치 구입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기초 환경을 개선하는 시설장비 무상지원 · ·

제도 또한 시행되고 있다. 

발달장애인 조기노화 방지 및 고령 발달장애인 관련 지원4) 

가 장애인 연금제도 ) 

장애인 연금제도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보건복지(

부 장애인연금법 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지급한다, 2023). . 「 」

장애인 연금의 지급 대상자는 신청월 현재 만 세 이상인 사람으로 신청일 기준 장애인복지법 에 18 「 」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이다 장애인 연금 지급액은 만 세에서 만 세가 되는 전달까지 . 18 65

지급하는 기초급여 세 세 와 만 세 이상 장애인 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18 ~64 ) 18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인 부가급여로 나누어진다 부가급여액은 표 의 . < 12>

기준에 의해 구분되어 지급된다 년 기준(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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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액 기준표 년 기준< 12> (2023 )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만 세 이상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65

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연금제도이다 장애인 연금 수급자 중 차상위계층은 . 

만 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 연금액 중 기초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지만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65

기초급여 부분이 기초연금으로 대체되어 동일 금액이 지급된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 세 . 65

이상이 될 경우 장애인 연금과 기초연금을 중복으로 수급받을 수 있다 년 기준(2023 ).

나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지역 내에서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그 ,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이다 중증장애인은 . 

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나 의원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 ' · · ·

에서 지체 뇌병변 시각 지적 정신 자폐성장애 관련 전문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주장애관리 일반건· · · · · ' ', 

강관리와 주장애관리를 통합 제공하는 통합관리 를 신청하여 관리받을 수 있다 건강주치의는 ' ' . 

장애인의 건강상태 흡연 음주 영양 운동 등 생활습관 병력 질환 상태 등을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 · · · , , 

수립하며 질병 생활습관 개선 장애관리 관련 교육 및 상담 등을 제공한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 · . 

장애인은 전화로 교육 상담을 받거나 건강 주치의 또는 간호사로부터 방문진료 간호 를 받을 수 · ( )

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관리료는 전체 비용의 만 본인부담이며 의료급. 10%

여 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은 전액 무료다 한국에서 년부터 시범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년부. 2018 2021

터는 지적 정신 자폐성장애인까지 확대되었고 상담 대상도 장애인 당사자에서 장애인 보호자까지 · · , 

확대되었으며 연 회 방문의료를 받을 수 있고 만성질환 질환별 검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도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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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가 되었다 이러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발달장애인 조기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 국가 . 

차원의 지원 중 하나라 할 수 있겠다.

다 노년기 전환 서비스) 

서울시는 제 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년 년 에 발달장애인 평생설계 지원 강화를 2 (2021 ~2025 )

위한 정책으로 만 세 이상 중장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별화된 노년기 전환 서비스를 포함하였다40 . 

노년기 전환 서비스는 중장년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 수행과 자립능력을 끌어올려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개인별 지원과 소집단 프로그램 보호자 지원으로 나누어진다 이 , . 

서비스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소통하며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돌봄에 지친 중장년 발달 .  

장애인의 보호자에게는 자조모임 형태로 정서적지지 집단 형성을 돕고 장애 당사자가 직접 가족 , 

여행을 준비해 자립 능력을 키우면서도 휴식을 돕도록 하는 등의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년 . 2021

노년기 전환 서비스의 성과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당사자와 가족 중심의 상담을 통해 ( , 2022) 

막연했던 노년기 미래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장노 가구의 지원 방향 모색 고령 발달장애인( ) , 障老

의 지역사회 내 활동 증가 및 지원체계 파악 고령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 간의 협력이 , 

강화되어 고령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성과가 보고 되었다.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비장애인보다 이른 시기에 신체적 심리적 기능적 사회심리적인 , , , 

노화를 경험하는 조기노화 단계에 있는 발달장애인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연구 결과 대 . 30

중후반부터 발달장애인 근로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지능력 저하 기억력 감퇴 집중력 , , 

저하 신체기능 및 체력 저하 등 노화로 의심되는 증상이 보였고 사례분석 결과 발달장애인에게 , 

노화 증상이 나타난 평균 연령은 세로 나타났다 변민수 장세영 이러한 발달장애44.8 ( , , 2022). 

인 조기노화와 관련하여 향후 연구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기노화 단계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에서 년, . 2012

에는 전체 발달장애인의 였던 세 이상 발달장애인 인구가 년에는 를 30.5% 40 2022 34.1%

차지했다 보건복지부 이처럼 조기노화 단계에 있는 발달장애인은 계속해서 증가하( , 2023a). 

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기대수명도 높아지고 있지만 발달장애인 조기노화 관련 국내연구는 ,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이 조기노화를 인식할 수 있는 조기노화 측정 도구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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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액 기준표 년 기준< 12> (2023 )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만 세 이상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65

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연금제도이다 장애인 연금 수급자 중 차상위계층은 . 

만 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 연금액 중 기초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지만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65

기초급여 부분이 기초연금으로 대체되어 동일 금액이 지급된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 세 . 65

이상이 될 경우 장애인 연금과 기초연금을 중복으로 수급받을 수 있다 년 기준(2023 ).

나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지역 내에서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그 ,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이다 중증장애인은 . 

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나 의원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 ' · · ·

에서 지체 뇌병변 시각 지적 정신 자폐성장애 관련 전문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주장애관리 일반건· · · · · ' ', 

강관리와 주장애관리를 통합 제공하는 통합관리 를 신청하여 관리받을 수 있다 건강주치의는 ' ' . 

장애인의 건강상태 흡연 음주 영양 운동 등 생활습관 병력 질환 상태 등을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 · · · , , 

수립하며 질병 생활습관 개선 장애관리 관련 교육 및 상담 등을 제공한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 · . 

장애인은 전화로 교육 상담을 받거나 건강 주치의 또는 간호사로부터 방문진료 간호 를 받을 수 · ( )

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관리료는 전체 비용의 만 본인부담이며 의료급. 10%

여 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은 전액 무료다 한국에서 년부터 시범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년부. 2018 2021

터는 지적 정신 자폐성장애인까지 확대되었고 상담 대상도 장애인 당사자에서 장애인 보호자까지 · · , 

확대되었으며 연 회 방문의료를 받을 수 있고 만성질환 질환별 검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도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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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가 되었다 이러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발달장애인 조기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 국가 . 

차원의 지원 중 하나라 할 수 있겠다.

다 노년기 전환 서비스) 

서울시는 제 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년 년 에 발달장애인 평생설계 지원 강화를 2 (2021 ~2025 )

위한 정책으로 만 세 이상 중장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별화된 노년기 전환 서비스를 포함하였다40 . 

노년기 전환 서비스는 중장년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 수행과 자립능력을 끌어올려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개인별 지원과 소집단 프로그램 보호자 지원으로 나누어진다 이 , . 

서비스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소통하며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돌봄에 지친 중장년 발달 .  

장애인의 보호자에게는 자조모임 형태로 정서적지지 집단 형성을 돕고 장애 당사자가 직접 가족 , 

여행을 준비해 자립 능력을 키우면서도 휴식을 돕도록 하는 등의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년 . 2021

노년기 전환 서비스의 성과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당사자와 가족 중심의 상담을 통해 ( , 2022) 

막연했던 노년기 미래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장노 가구의 지원 방향 모색 고령 발달장애인( ) , 障老

의 지역사회 내 활동 증가 및 지원체계 파악 고령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 간의 협력이 , 

강화되어 고령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성과가 보고 되었다.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비장애인보다 이른 시기에 신체적 심리적 기능적 사회심리적인 , , , 

노화를 경험하는 조기노화 단계에 있는 발달장애인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연구 결과 대 . 30

중후반부터 발달장애인 근로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지능력 저하 기억력 감퇴 집중력 , , 

저하 신체기능 및 체력 저하 등 노화로 의심되는 증상이 보였고 사례분석 결과 발달장애인에게 , 

노화 증상이 나타난 평균 연령은 세로 나타났다 변민수 장세영 이러한 발달장애44.8 ( , , 2022). 

인 조기노화와 관련하여 향후 연구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기노화 단계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에서 년, . 2012

에는 전체 발달장애인의 였던 세 이상 발달장애인 인구가 년에는 를 30.5% 40 2022 34.1%

차지했다 보건복지부 이처럼 조기노화 단계에 있는 발달장애인은 계속해서 증가하( , 2023a). 

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기대수명도 높아지고 있지만 발달장애인 조기노화 관련 국내연구는 ,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이 조기노화를 인식할 수 있는 조기노화 측정 도구 개발. , 



발달장애인 근로자 조기노화 백서 Ⅱ. 한국의 발달장애 근로자 조기노화

- 80 -

조기노화 단계의 발달장애인의 지원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 그에 따른 지원 방법 개발 및 , 

적용 연구 발달장애인이 조기노화를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등 발달장애인 , 

조기노화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둘째 조기노화 단계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화된 고용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년 현재 , . 2023

한국에서는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년 년 이 발표되어 소득보장제도 강화 6 (2023 ~2027 ) ‘

및 장애인 고용 지원 확대 취업 지원 및 고용안정 직업훈련 확대 를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 ‘ · ’

있으나 보건복지부 조기노화 단계의 발달장애인을 고려한 고용지원 정책은 찾아볼 ( , 2023b) 

수 없다 조기노화가 시작된 발달장애인 및 고령 발달장애인이 직업을 갖고 고용상태를 유지하. 

는 것은 조기노화로 인한 심리적 정서적 문제 극복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노화 지연 대인관계 · , , , 

및 여가생활 증가의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김소현 김대규 김현진( , , , 2023) 따라서 발달장애 . 

근로자들이 조기노화가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맞춤화된 지원을 통해 계속해서 고용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고용지원이 정책적으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발달장애인 조기노화 방지 및 고령 발달장애인 관련 법적 제도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 ·

한다 한국에서는 장애인 연금제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중장년 . , ,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별화된 노년기 전환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조기노. 

화 방지 및 고령 발달장애인 관련 법적 제도적 지원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발달장애인은 · . 

비장애인과 달리 대부터 조기노화가 시작되지만 한국에서는 노인 관련 법적 연령 기준이 40

비장애인으로 설정되어 있기에 조기노화가 시작된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조기노화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은 찾아볼 수 없다 발달장애인 . · . 

및 가족 고용주들이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를 미리 예방하고 적절한 지원을 통해 대처할 , 

수 있도록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조기노화 단계의 발달장애인은 노부모의 · . 

신체적 건강악화로 인한 이중적인 의료비 증가와 가족들의 돌봄 부담도 있다 이를 고려하여 . 

취업 고령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충적 소득보장 지원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김소현 김대규( , , 

김현진 또한 조기노화 단계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으로 고용지원, 2023). · , 

보충적 소득보장 뿐만 아니라 조기노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과 불안 우울 등 정서적 측면을 , 

고려한 심리 상담 지원 여가 및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직장 내 평생교육 프로그램 혹은 ,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제도적 지원이 ·

이루어져야 하겠다. 

앞으로 발달장애인 조기노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 기반의 다양한 맞춤화된 지원이 개발되고 법적 제도적 지원이 확대되어 많은 발달장애인, ·

들이 보다 행복한 노년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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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및 조기노화 정의1.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노화 관련 복지 2. 
및 고용제도

장애인 고용현황 및 서비스 전달체계3. 

발달장애인 조기노화 관련 미국 연구 및 4. 
사례 조사

향후 연구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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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화 단계의 발달장애인의 지원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 그에 따른 지원 방법 개발 및 , 

적용 연구 발달장애인이 조기노화를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등 발달장애인 , 

조기노화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둘째 조기노화 단계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화된 고용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년 현재 , . 2023

한국에서는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년 년 이 발표되어 소득보장제도 강화 6 (2023 ~2027 ) ‘

및 장애인 고용 지원 확대 취업 지원 및 고용안정 직업훈련 확대 를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 ‘ · ’

있으나 보건복지부 조기노화 단계의 발달장애인을 고려한 고용지원 정책은 찾아볼 ( , 2023b) 

수 없다 조기노화가 시작된 발달장애인 및 고령 발달장애인이 직업을 갖고 고용상태를 유지하. 

는 것은 조기노화로 인한 심리적 정서적 문제 극복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노화 지연 대인관계 · , , , 

및 여가생활 증가의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김소현 김대규 김현진( , , , 2023) 따라서 발달장애 . 

근로자들이 조기노화가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맞춤화된 지원을 통해 계속해서 고용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고용지원이 정책적으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발달장애인 조기노화 방지 및 고령 발달장애인 관련 법적 제도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 ·

한다 한국에서는 장애인 연금제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중장년 . , ,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별화된 노년기 전환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조기노. 

화 방지 및 고령 발달장애인 관련 법적 제도적 지원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발달장애인은 · . 

비장애인과 달리 대부터 조기노화가 시작되지만 한국에서는 노인 관련 법적 연령 기준이 40

비장애인으로 설정되어 있기에 조기노화가 시작된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조기노화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은 찾아볼 수 없다 발달장애인 . · . 

및 가족 고용주들이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를 미리 예방하고 적절한 지원을 통해 대처할 , 

수 있도록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조기노화 단계의 발달장애인은 노부모의 · . 

신체적 건강악화로 인한 이중적인 의료비 증가와 가족들의 돌봄 부담도 있다 이를 고려하여 . 

취업 고령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충적 소득보장 지원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김소현 김대규( , , 

김현진 또한 조기노화 단계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으로 고용지원, 2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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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달장애 정의. 

미국에서 발달장애라는 용어는 한국에서 발달장애로 포함하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이외에도 

발달과정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장애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 

미국의 발달장애 관련 법과 정부 관련 기관 및 전문 협회에서 어떻게 발달장애를 정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장전 법 1) (Public Law 106-402, The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sistance and Bill of Rights Act of 2000)

미국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해 년에 제정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장전 법에서 2000

발달장애는 한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또는 정신과 신체의 복합적인 부분에서의 (mental), (physical), 

결함으로 나타나는 심각한 만성적인 장애를 의미하며 세가 되기 전에 나타나며 기한이 없이 , , 22 ,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다음의 주요 일상 활동 중 개 이상의 영역에서 중대한 기능적인 제한, 3

을 갖는 것으로 정의한다(substantial functional limitations) .

 자기 관리 (Self-care)

 수용 및 표현 언어(Receptive and expressive language)

 학습 (Learning)

 이동성 (Mobility)

 자기결정 (Self-direction)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능력 (Capacity for independent living)

 경제적 자기 충족 (Economic self-sufficiency)

 개인의 필요에 따른 영역 즉 복합적인 일련의 특수 간학문적 또는 일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 ( , , ) 

개인의 필요 개별화된 지원 또는 일생동안 또는 오랜 기간 동안 개별적으로 계획되고 조율, , ( ) 

된 다른 형태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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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통제 예방센터 2)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미국 질병통제 예방센터 는 미국의 건강과 인간 서비스(CDC)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라는 정부 기관의 한 부분으로 미국과 세계 모든 인류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오고 Services)

있다 역시 앞의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장전 법과 같이 발달장애. CDC , (Developmental Disabilities)

를 신체 학습 언어 또는 행동 부분에서의 결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상태로 정의하고, , , 

(Developmental disabilities are a group of conditions due to an impairment in physical, learning, 

language, or behavior areas)4) 발달장애에 다음과 같은 장애 유형들을 포함하고 있다, .5)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자폐스펙트럼 장애 (Autism Spectrum Disorders)

 뇌성마비 (Cerebral Palsy)

 취약 증후군 X (Fragile X Syndrome)

 지적장애 (Intellectual Disability)

 언어장애 (Language Disorders)

 학습장애 (Learning Disorders)

 투렛 증후군 (Tourette Syndrome)

 

에서 주도한 년의 한 연구는 미국 세 아동의 명 중 한 명 이 발달장애에 CDC 2019 3~17 6 (17.3%)

포함된 장애 중 적어도 한 유형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의 아동이 발달장애에 포함된 두 , 6.7%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보고를 (Zablotsky et al., 2019). 

볼 때 미국에서의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이외에도 신체 학습 언어 행동 등의 다양한 , , , , 

발달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장애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많은 아동 및 성인이 발달장애를 가지고 ,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정신 의학회 정신장애 진단 및 3)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통계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5: DSM-5)

미국 정신 의학회 와 에서는 발달장애라는 용어 대신 DSM-5(2013) DSM-Text Revision(2022)

신경 발달장애 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신경 발달장애는 (neurodevelopmental disorders) . 

4) https://www.cdc.gov/ncbddd/developmentaldisabilities/index.html#:~:text=Developmental%20dis
abilities%20are%20a%20group,disabilities%20or%20other%20developmental%20delays.

5) https://www.cdc.gov/ncbddd/developmentaldisabilities/condition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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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기간 동안 시작되는 다양한 증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발달 초기에 나타나며 주로 학령기 전에 , 

시작되고 두뇌발달 과정에서의 발달적 차이나 결함으로 인해 개인적 사회적 학업적 또는 직업적 , , , , 

기능에서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정의된다 발달적 차이나 결함. (developmental differences 

은 사회성 기술과 지적 능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개인마다 다르게 or deficits) ,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신경 발달장애는 자폐스펙트럼 장애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 , , 

학습장애 의사소통 및 행동문제 등의 다른 장애와 함께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 . 

신경 발달장애 영역 안에 지적 발달장애 의사소통 장애(intellectual developmental disorders), ,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 자폐스펙트럼 장애 주의력 결핍 및 (social communication disorder), , 

과잉행동 장애 특정 학습장애의 정의가 포함된다 또한 신경 발달장애 영역 안에 일상생활 활동에 , . 

필요한 운동 기술을 저해하는 신경발달 운동 장애 와 (neurodevelopmental motor disorder)

발달적 협응 장애 전형적인 운동 장애(developmental coordination disorder), (stereotypic 

틱 장애 투렛 증후군 등이 포함되었다movement disorders), (tic disorders), .

미국 교육부 4) (Department of Education)

미국 교육부에서는 미국 장애인 교육법 에 (IDEA: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따라 장애아동 을 다음의 가지 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를 지닌 아동으로 (child with a disability) 13

정의하고 있다.

 특정 학습장애 (Specific Learning Disability)

 건강장애 (Other Health Impairment)

 자폐성 장애 (Autism)

 정서 장애 (Emotional Disturbance)

 언어 및 의사소통 장애 (Speech or Language Impairment)

 시각장애 (Visual Impairment)

 농 (Deafness)

 청각장애 (Hearing Impairment)

 청각 시각 복합 장애 - (Deaf-Blindness)

 지적장애 (Intellectual Disability)

 외상성 뇌손상 (Traumatic Brain Injury)

 복합장애 (Multiple Disabilities)

 지체장애 (Orthopedic Impai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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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미국 장애인 교육법 에는 발달장애 라고 분류되는 장애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IDEA) ‘ ’ . 

하지만 세 아동이 다섯 가지 발달 영역 신체 인지 언어 사회 정서 적응기술 중 한 분야 3~9 ( , , , / , ) 

이상에서 발달 지연 을 경험하면 그 아동을 특수교육대상자로 포함하고 (developmental delay)

있다.

또한 다른 장애와 달리 자폐성장애를 설명할 때 자폐는 언어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 사회적 “ , 

상호작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발달장애를 의미하며 세 이전에 증상이 나타나고 아동의 교육성3 , 

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6) 이러한 설명은 미국 장애인 교육법 에  (IDEA)

발달장애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자폐성장애를 발달 기간에 생길 수 있는 발달장애로 ,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발달장애 서비스 기관5) 

미국은 각 주 정부마다 지적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마련하고 

있고 이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지적 및 발달장애, (Intellectual Disability and 

를 가지고 있다는 서류를 제출하고 적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Developmental Disabilities) . 

예를 들면 매사추세츠 주의 경우 라는 주 ,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 (DDS)‘

정부 산하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는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포함한 , DDS

지적 및 발달장애를 지닌 사람이 지역사회의 완전한 일원이 되도록 지원을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7) 그리고 발달장애 를 세 이상의 심각하고 만성적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 지적장 ’ ‘ ’5 , (1) 

애 자폐스펙트럼 장애 스미스 마제니스 증후군 또는 프래더, , - (Smith-Magenis Syndrome) -

윌리 증후군 으로 인해 나타난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Prader-Willi Syndrome)

있고 세 이전에 이러한 장애가 나타났고 이러한 장애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2) 22 , (3) , (4) 

주요한 기능상의 제한을 가져오는 경우 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장애를 발달장애와 ‘ . 

밀접한 관련이 있는 증상 으로 포함하고 있다(closely related developmental conditions) .  

 윌리암 증후군 (Williams Syndrome

 레시 나이한 증후군 - (Lesch-Nyhan Syndrome)

 엔젤만 증후군 (Angelman Syndrome)

 묘성 증후군 (Cri du Chat Syndrome)

 다운증후군 (Down Syndrome)

6) https://sites.ed.gov/idea/regs/b/a/300.8
7) https://www.mass.gov/orgs/department-of-developmental-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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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 증후군 X (Fragile X Syndrome)

 뇌성마비 (Cerebral Palsy)

 렛 신드롬 (Rett’s Syndrome)

 이분척추 (Spina Bifida; Myelomeningocele type MMC)

 결절성 경화증 (Tuberous Sclerosis)

 태아 알코올 증후군 (Fetal Alcohol Syndrome)

 또는 발달장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가 판단한 다른 장애DDS

미국의 발달장애 정의에 관한 소결6) 

미국의 법규와 다양한 기관에서 제시하는 발달장애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미국에서의 발달장애

는 한국과 달리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발달 과정 중에 나타나는 정신적 신체적, , , 

학습적 언어적 행동적인 여러 부분에서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장애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 , . 

서 발달장애로 정의되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뿐만 아니라 학습장애 의사소통 장애 그리고 , , 

지체장애까지 다양한 장애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와 관련된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 

적합성 심사에서는 해당 법안이나 기관에서 제시하는 정의를 따라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 장애인 . 

교육법 에서는 발달장애라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기 (IDEA)

위해서는 발달장애가 아닌 특수교육법에 포함된 특정 진단명 예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학습장애 을 ( : , , )

사용하게 된다 또한 주 정부 산하 기관인 발달장애 서비스 기관에는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 

서비스 적합성 심사를 위해 제시하는 발달장애 정의가 마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매사추세츠 . , 

의 경우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 그리고 다양한 발달장애 관련 영역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DDS , . 

미국의 발달장애 정의는 한국의 정의와 다르고 관련 법규와 해당 서비스 지원 방법에 따라 제시된 , 

장애 또는 발달장애 정의에 따라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 . 

나 발달장애인 조기노화의 개념적 정의. 

장애와 노화1) 

최근 발간된 는 Handbook on Ageing with Disability(Putnam & Bigby, 2021) ‘persons 

와 를 구별하여 설명하였다 먼저 ageing with disability’ ‘ageing into disability’ . ‘persons 

는 생애 초기 또는 중기에 장애가 시작되어 장애가 삶의 한 부분으로 ageing with disability’

전 생애 동안 지속되는 것을 말하며 는 인생의 후반부에 처음으로 장애가 , ‘ageing into disability’

발생하게 되어 장애로 인한 삶이 비교적 짧고 노년기에 집중된 경우로 구별하였다 이 두 그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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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미국 장애인 교육법 에는 발달장애 라고 분류되는 장애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IDEA) ‘ ’ . 

하지만 세 아동이 다섯 가지 발달 영역 신체 인지 언어 사회 정서 적응기술 중 한 분야 3~9 ( , , , / , ) 

이상에서 발달 지연 을 경험하면 그 아동을 특수교육대상자로 포함하고 (developmental delay)

있다.

또한 다른 장애와 달리 자폐성장애를 설명할 때 자폐는 언어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 사회적 “ , 

상호작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발달장애를 의미하며 세 이전에 증상이 나타나고 아동의 교육성3 , 

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6) 이러한 설명은 미국 장애인 교육법 에  (IDEA)

발달장애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자폐성장애를 발달 기간에 생길 수 있는 발달장애로 ,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발달장애 서비스 기관5) 

미국은 각 주 정부마다 지적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마련하고 

있고 이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지적 및 발달장애, (Intellectual Disability and 

를 가지고 있다는 서류를 제출하고 적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Developmental Disabilities) . 

예를 들면 매사추세츠 주의 경우 라는 주 ,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 (DDS)‘

정부 산하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는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포함한 , DDS

지적 및 발달장애를 지닌 사람이 지역사회의 완전한 일원이 되도록 지원을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7) 그리고 발달장애 를 세 이상의 심각하고 만성적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 지적장 ’ ‘ ’5 , (1) 

애 자폐스펙트럼 장애 스미스 마제니스 증후군 또는 프래더, , - (Smith-Magenis Syndrome) -

윌리 증후군 으로 인해 나타난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Prader-Willi Syndrome)

있고 세 이전에 이러한 장애가 나타났고 이러한 장애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2) 22 , (3) , (4) 

주요한 기능상의 제한을 가져오는 경우 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장애를 발달장애와 ‘ . 

밀접한 관련이 있는 증상 으로 포함하고 있다(closely related developmental conditions) .  

 윌리암 증후군 (Williams Syndrome

 레시 나이한 증후군 - (Lesch-Nyhan Syndrome)

 엔젤만 증후군 (Angelman Syndrome)

 묘성 증후군 (Cri du Chat Syndrome)

 다운증후군 (Down Syndrome)

6) https://sites.ed.gov/idea/regs/b/a/300.8
7) https://www.mass.gov/orgs/department-of-developmental-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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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 증후군 X (Fragile X Syndrome)

 뇌성마비 (Cerebral Palsy)

 렛 신드롬 (Rett’s Syndrome)

 이분척추 (Spina Bifida; Myelomeningocele type MMC)

 결절성 경화증 (Tuberous Sclerosis)

 태아 알코올 증후군 (Fetal Alcohol Syndrome)

 또는 발달장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가 판단한 다른 장애DDS

미국의 발달장애 정의에 관한 소결6) 

미국의 법규와 다양한 기관에서 제시하는 발달장애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미국에서의 발달장애

는 한국과 달리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발달 과정 중에 나타나는 정신적 신체적, , , 

학습적 언어적 행동적인 여러 부분에서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장애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 , . 

서 발달장애로 정의되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뿐만 아니라 학습장애 의사소통 장애 그리고 , , 

지체장애까지 다양한 장애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와 관련된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 

적합성 심사에서는 해당 법안이나 기관에서 제시하는 정의를 따라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 장애인 . 

교육법 에서는 발달장애라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기 (IDEA)

위해서는 발달장애가 아닌 특수교육법에 포함된 특정 진단명 예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학습장애 을 ( : , , )

사용하게 된다 또한 주 정부 산하 기관인 발달장애 서비스 기관에는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 

서비스 적합성 심사를 위해 제시하는 발달장애 정의가 마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매사추세츠 . , 

의 경우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 그리고 다양한 발달장애 관련 영역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DDS , . 

미국의 발달장애 정의는 한국의 정의와 다르고 관련 법규와 해당 서비스 지원 방법에 따라 제시된 , 

장애 또는 발달장애 정의에 따라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 . 

나 발달장애인 조기노화의 개념적 정의. 

장애와 노화1) 

최근 발간된 는 Handbook on Ageing with Disability(Putnam & Bigby, 2021) ‘persons 

와 를 구별하여 설명하였다 먼저 ageing with disability’ ‘ageing into disability’ . ‘persons 

는 생애 초기 또는 중기에 장애가 시작되어 장애가 삶의 한 부분으로 ageing with disability’

전 생애 동안 지속되는 것을 말하며 는 인생의 후반부에 처음으로 장애가 , ‘ageing into disability’

발생하게 되어 장애로 인한 삶이 비교적 짧고 노년기에 집중된 경우로 구별하였다 이 두 그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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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모든 사람이 지원이 필요하지만 저자들은 생애 초기 또는 중기에 장애를 갖게 되어 일생을 , 

살아 온 사람들 은 자신의 장애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persons ageing with disability) , , , 

건강적인 여러 어려움을 가지고 오랜 시간 살아가면서 노화를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면 발달 과정에서 이분척추 손상으로 진단받은 . , 

사람과 세에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은 의료적 처치 재활방법 보조기구 사용 등 초기의 60 , , 

지원은 동일할 수 있지만 생애 초기에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의 경우 이러한 장애가 훨씬 더 오랜 , 

시간 지속되기 때문에 직업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일상생활과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이 , 

필요하여 노후 준비를 위한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그러나 장애인의 노화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 . 

부족의 이유는 그동안 노화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세 또는 세를 노령 의 기준으로 (1) 60 65 (older)

삼아 왔는데 노령화된 장애인의 인구가 비장애인에 비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노화를 다루는 연구에 , 

장애인들이 많이 포함되지 못하였고 장애유형에 따라 노화의 징후나 평균 수명이 매우 다르게 , (2) 

나타났고 노화가 장애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 (3) 

볼 수 있다 장애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과거에 비해 모든 장애인의 (Putnam et al., 2021).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있고 그 결과 이전보다 더 많은 노령기의 장애인들이 존재하면서 장애인의 , 

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성공적인 노화란 질병이나 질병과 관련된 장애의 가능성이 낮고 높은 수준의 인지적 신체적 , ,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Rowe & Kahn, 1997).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노령 인구가 이러한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고 장애인의 , 

경우 노화로 인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은 장애를 노령기 삶에 .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 유엔의 (Putnam et al., 2021). World Population 

는 전 세계 의 인구가 장애를 가지고 있고 세 Ageing report(United Nation, 2015) 15% , 60

이상의 인구 중 가 장애를 지니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노령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46% , 

추세를 감안한다면 년에는 세 이상 인구 중 가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2030 60 56%

다 이러한 노령 인구 중 장애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살고 있으며. (World 

장애로 인해 노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Health Organization [WHO], 2011), , ,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장애와 노화에 대한 개념적 정의2) 

장애와 노화 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여러 가지 ‘ (disability and aging)’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하나의 명확하고 일관된 정의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이와 관련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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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는 년에서 년까지 발표된 장애와 노화에 관련된 개의 연구를 Greco Vincent(2011) 1991 2010 30

토대로 문헌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문헌연구는 의 진화적 개념 분석 . Rodger (evolutionary 

방법을 적용하여 선행연구들이 장애와 노화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concept of analysis) 

다음의 네 가지 특성 으로 제시하였다 일상생활 활동에서의 어려움(attributes) : (1) (difficulties 

신체적 감각적 정신적 기능상의 제한in activities of daily life), (2) , , (limitation in physical, 

사회적으로 형성된 개념sensory, and/or mental function), (3) (social construction), (4) 

보편적인 인간의 경험 이 문헌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많은 연구자들(universal human experience). 

은 위의 네 가지 특성 중 일상생활 활동에서의 어려움 을 장애와 노화의 특성으로 설명하였고‘ ’ , 

그 다음을 신체적 감각적 정신적 기능상의 제한 으로 보고 있었다 그리고 몇몇 연구자들은 ‘ , , ’ . 

장애와 노화에 대해 사회적으로 형성된 개념 이나 보편적인 인간의 경험 으로 보는 관점도 있음을 ‘ ’ ‘ ’

소개하고 있다 각 특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표 에 첨부하였다. < 13> .

표 장애와 노화에 관한 특성 < 13> (Greco & Vincent, 2011)

특성 각 특성에 대한 설명과 예

일상생활 

활동에서의 어려움

장애와 노화를 기본적인 일상활동에서의 어려움으로 정의

예 목욕 옷 입기 식사 용변 걷기 집안 일 관리 및 청소 전화하기 쇼핑 음식 준비( : , , , , , , , , , 

돈 관리 약 복용 보청기와 같은 기기 관리, , )

신체적 감각적, , 

정신적 기능상의 

제한 

장애와 노화를 인지적 결함 정서적 문제 감각 결핍 이동성의 문제를 포함한 기능상의 제, , , 

한으로 설명 

예 걷기 계단 오르기 날짜나 장소 기억 시력과 청각 문제( : , , , )

사회적으로 형성된 

개념

장애와 노화를 사회적으로 형성된 개념 으로 보는 관점으로(socially constructed concept) , 

장애를 개인이 가진 기능적인 문제나 어려움으로 보기보다는 그 사회에서 장애를 어떻게 정

의하고 해석하는지에 따라 장애와 노화도 사회 문화적 기준안에서 기대되는 역할이나 책임/

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

보편적 인간의 

경험 

장애와 노화는 소수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닌 누구나 언제든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인간

의 경험 이라고 설명하면서 장애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장(universal human experience)

애인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고려해야 할 것을 제시

또한 이 연구자들은 이러한 장애와 노화의 특성 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attributes) (antecedents)

으로 만성질병 개별적 위험 요인 사회적 고립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장애와 노화의 결과, , . 

를 정부 정책과 보조 프로그램 및 다학문적 중재가 개발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consequences)

측면과 장애를 지닌 노령 인구들이 점점 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의존성이 심화되고 노령기 , ,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인 비용이 증가하고 사망률이 높아지며 삶의 질은 낮아지고 있다는 부정적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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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모든 사람이 지원이 필요하지만 저자들은 생애 초기 또는 중기에 장애를 갖게 되어 일생을 , 

살아 온 사람들 은 자신의 장애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persons ageing with disability) , , , 

건강적인 여러 어려움을 가지고 오랜 시간 살아가면서 노화를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면 발달 과정에서 이분척추 손상으로 진단받은 . , 

사람과 세에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은 의료적 처치 재활방법 보조기구 사용 등 초기의 60 , , 

지원은 동일할 수 있지만 생애 초기에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의 경우 이러한 장애가 훨씬 더 오랜 , 

시간 지속되기 때문에 직업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일상생활과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이 , 

필요하여 노후 준비를 위한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그러나 장애인의 노화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 . 

부족의 이유는 그동안 노화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세 또는 세를 노령 의 기준으로 (1) 60 65 (older)

삼아 왔는데 노령화된 장애인의 인구가 비장애인에 비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노화를 다루는 연구에 , 

장애인들이 많이 포함되지 못하였고 장애유형에 따라 노화의 징후나 평균 수명이 매우 다르게 , (2) 

나타났고 노화가 장애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 (3) 

볼 수 있다 장애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과거에 비해 모든 장애인의 (Putnam et al., 2021).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있고 그 결과 이전보다 더 많은 노령기의 장애인들이 존재하면서 장애인의 , 

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성공적인 노화란 질병이나 질병과 관련된 장애의 가능성이 낮고 높은 수준의 인지적 신체적 , ,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Rowe & Kahn, 1997).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노령 인구가 이러한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고 장애인의 , 

경우 노화로 인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은 장애를 노령기 삶에 .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 유엔의 (Putnam et al., 2021). World Population 

는 전 세계 의 인구가 장애를 가지고 있고 세 Ageing report(United Nation, 2015) 15% , 60

이상의 인구 중 가 장애를 지니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노령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46% , 

추세를 감안한다면 년에는 세 이상 인구 중 가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2030 60 56%

다 이러한 노령 인구 중 장애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살고 있으며. (World 

장애로 인해 노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Health Organization [WHO], 2011), , ,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장애와 노화에 대한 개념적 정의2) 

장애와 노화 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여러 가지 ‘ (disability and aging)’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하나의 명확하고 일관된 정의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이와 관련해서 . 

- 89 -

와 는 년에서 년까지 발표된 장애와 노화에 관련된 개의 연구를 Greco Vincent(2011) 1991 2010 30

토대로 문헌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문헌연구는 의 진화적 개념 분석 . Rodger (evolutionary 

방법을 적용하여 선행연구들이 장애와 노화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concept of analysis) 

다음의 네 가지 특성 으로 제시하였다 일상생활 활동에서의 어려움(attributes) : (1) (difficulties 

신체적 감각적 정신적 기능상의 제한in activities of daily life), (2) , , (limitation in physical, 

사회적으로 형성된 개념sensory, and/or mental function), (3) (social construction), (4) 

보편적인 인간의 경험 이 문헌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많은 연구자들(universal human experience). 

은 위의 네 가지 특성 중 일상생활 활동에서의 어려움 을 장애와 노화의 특성으로 설명하였고‘ ’ , 

그 다음을 신체적 감각적 정신적 기능상의 제한 으로 보고 있었다 그리고 몇몇 연구자들은 ‘ , , ’ . 

장애와 노화에 대해 사회적으로 형성된 개념 이나 보편적인 인간의 경험 으로 보는 관점도 있음을 ‘ ’ ‘ ’

소개하고 있다 각 특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표 에 첨부하였다. < 13> .

표 장애와 노화에 관한 특성 < 13> (Greco & Vincent, 2011)

특성 각 특성에 대한 설명과 예

일상생활 

활동에서의 어려움

장애와 노화를 기본적인 일상활동에서의 어려움으로 정의

예 목욕 옷 입기 식사 용변 걷기 집안 일 관리 및 청소 전화하기 쇼핑 음식 준비( : , , , , , , , , , 

돈 관리 약 복용 보청기와 같은 기기 관리, , )

신체적 감각적, , 

정신적 기능상의 

제한 

장애와 노화를 인지적 결함 정서적 문제 감각 결핍 이동성의 문제를 포함한 기능상의 제, , , 

한으로 설명 

예 걷기 계단 오르기 날짜나 장소 기억 시력과 청각 문제( : , , , )

사회적으로 형성된 

개념

장애와 노화를 사회적으로 형성된 개념 으로 보는 관점으로(socially constructed concept) , 

장애를 개인이 가진 기능적인 문제나 어려움으로 보기보다는 그 사회에서 장애를 어떻게 정

의하고 해석하는지에 따라 장애와 노화도 사회 문화적 기준안에서 기대되는 역할이나 책임/

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

보편적 인간의 

경험 

장애와 노화는 소수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닌 누구나 언제든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인간

의 경험 이라고 설명하면서 장애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장(universal human experience)

애인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고려해야 할 것을 제시

또한 이 연구자들은 이러한 장애와 노화의 특성 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attributes) (antecedents)

으로 만성질병 개별적 위험 요인 사회적 고립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장애와 노화의 결과, , . 

를 정부 정책과 보조 프로그램 및 다학문적 중재가 개발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consequences)

측면과 장애를 지닌 노령 인구들이 점점 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의존성이 심화되고 노령기 , ,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인 비용이 증가하고 사망률이 높아지며 삶의 질은 낮아지고 있다는 부정적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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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장애와 노화의 원인 특성 결과를 아래의 그림 에 제시하였다. , , [ 12] . 

그림 장애와 노화의 개념 분석에 관한 모델 [ 12] (Greco & Vincent, 2011)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3) 

현재 미국에서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진단하는 내용을 찾기는 어렵지

만 많은 문헌들은 장애인의 평균 수명과 성인기 장애인에게 나타나는 건강상의 문제들을 , (1) (2) 

비장애인의 경우와 비교하여 조기노화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발달장애의 정의는 . 

한국의 정의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내용이 반드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지닌 사람들만

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적장애 또는 지적 및 발달장애(intellectual disability) 

자폐성장애를 대상으로 하는 문헌을 토대로 작성하(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y), 

였다. 

가 발달장애인의 평균 수명과 조기 사망률) 

의학의 발달로 모든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발달장애인의 평균적인 기대 수명도 대 50

후반에서 대 중반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발달장애인들의 수명은 비장애인들보다 60

짧다고 보고되고 있다 는 의 미국 인구조(Lauer & McCallion, 2015). Stevens (2019) 2012~2016

사 자료를 토대로 발달장애인들 미국 정의를 기준으로 발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장애를 (

포함 의 수명은 비장애인들과 비교하였을 때 평균적으로 년이 더 짧고 발달장애 하위 유형 ) 23.5 , 

중에서도 지적장애인들의 수명은 년 정도 더 짧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구조사 12.7 . 

자료를 토대로 미국의 발달장애 범주 안에 포함된 여러 유형의 장애를 지닌 발달장애인의 평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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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연령을 비장애인의 자료와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참조 그래프에서 제시한 대로 ([ 13] ). 

일반인의 평균 사망 연령이 세인데 비해 지적장애인의 평균 사망 연령은 세 다운증후군 74.2 , 61.5 , 

장애인의 평균 사명 연령은 세 등으로 나타났다55.2 . 

그림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균 사망연령 비교 [ 13] (Stevens, 2019)

이와 같이 발달장애인들의 조기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발달장애인에게 장애와 복합된 다른 증상과 

정신건강의 문제가 동반되기도 하고 예방적인 건강 및 의료지원을 적절히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 

보고하였다 실제로 여러 연구들에서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들이 (Lacer & McCallion, 2015). 

적절한 건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이전에 진단받지 않았던 새로운 성인기의 건강문제들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Roll, 2017; Williamson et al., 2017). Mather 

은 년에서 년까지의 인구 통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인종별 발달장애인의 et al.(2022) 2008 2017

평균 사망연령에 관한 그래프를 제시하였는데 그림 참조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백인의 경우 ([ 14] ), 

발달장애인이거나 비장애인이거나 상관없이 다른 유색인종들보다 평균 수명이 더 긴 것을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유색인종이나 소수민족의 저소득층 비율이 높고 그에 따라 교육이나 여러 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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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적 사회적 지원 서비스에 접근하기가 더 어려운 것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의료 및 건강지원이 , , 

발달장애인의 조기 사망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짐작할 수 있다. 

그림 인종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평균적인 사망연령 [ 14] (Mather et al., 2022)

발달장애인의 조기 사망에 관한 또 다른 연구로 미국의 몇몇 주 코네티컷 오하이오 루이지애나( , , , 

뉴욕 등 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등록이 되어 있는 세 이상의 발달장애인과 년 미국 ) 18 2009

인구조사 자료에 포함된 비장애인의 자료를 토대로 연령별 사망률을 비교한 연구가 있다(Lauer 

이 연구는 인구 명당 사망률을 계산하여 보고하였는데 결과를 살펴보면 & McCallion, 2015). 1,000 , 

비장애인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사망률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 

경우 세 이후의 전 연령대에서 비장애인들보다 사망률이 높고 특히 세를 시작으로 사망률이 18 , 45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사망률은 세에는 비장애인의 사망률보다 . 18~64

배 정도 높고 세에는 배 세 이후에는 약 배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4 , 65~74 2.5 , 75 2 (< 14> 

참조 이러한 자료들을 검토해 볼 때 발달장애인의 평균 수명은 비장애인들과 같이 증가하고 ). ,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장애인들에 비해 전 연령대에서 사망률이 높고 특히 세 이전의 조기 , 65

사망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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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연령에 따른 사망률 비교 < 14> (Lauer & McCallion, 2015)

연령 세( )
지적 및 발달장애인

명 당 평균 사망률(1000 )

비장애인

명 당 평균 사망률(1000 )

18 24∼ 4.0 0.68

25 34∼ 4.3 1.0

35 44∼ 7.4 1.7

45 54∼ 15.9 4.1

55 64∼ 32.2 8.5

65 74∼ 49.4 18.5

75+ 140.7 76.3

전체 17.5 10.0

나 성인기 발달장애인에게 나타나는 건강 문제로 본 조기노화)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지표로 성인기 발달장애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만성적인 건강 관련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과 은 장애인이 노화 . Campbell Putnam(2021)

과정에서 겪는 건강상의 어려움을 장애와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이차적인 증상 노화로 (1) , (2) 

인해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 장애와 노화로 인해 공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분류하여 , (3) 

설명하였다 그림 참고 다시 말해 비장애인의 노화와 비교해 볼 때 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 15] ). , 

나타날 수 있는 이차적인 증상과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노화로 인한 증상이 

더해지면서 장애와 노화가 결합하여 나타나는 여러 복합적인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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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장애와 노화로 나타나는 증상 [ 15] (Campbell & Putnam, 2021)

또한 중년과 노년기에 있는 지적장애인들의 건강상태를 분석한 많은 연구들은 지적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이전에 진단받지 않았던 새로운 증상들을 진단받게 되는데 이러한 증상들은 , 

비장애인들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많은 증상을 일찍 경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대 후반이나 대에 이르면 비장애인들이 대가 (WHO, 2000). 40 50 70

되어서야 나타나는 노화의 증상들을 경험한다는 문헌들이 있다 따라서 성인기 (Strax et al., 2010). 

발달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건강문제를 신체 생물학적 요인 인지적 요인 심리 정서적 - , , 

요인 환경 및 서비스 접근의 요인으로 분류하여 요약하고자 한다, .

신체 생물학적 요인(1) -

많은 성인 발달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 어린나이에 만성적인 건강문제(chronic health 

를 경험하게 된다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보고된 건강문제로는 비만 치과적 문제condition) . , , 

역류성 식도염 변비 장 폐색과 대장 파열 위암 심장질환 보행문제 갑상선 질환 폐렴 골다공증, , , , , , , , , 

향정신성 약물복용 문제를 들 수 있다 특정 장애와 관련해서는 취약 염색체 (Heller, 2010). X 

증후군 을 지닌 사람들의 경우 심장문제 근골격계 문제 조기폐경 뇌전증(fragile x syndrome) , , , , 

시력문제 등을 보일 확률이 높다 이러한 성인기의 새로운 건강문제들은 발달장애인 개인의 건강과 . 

기능 심리 정서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빠르면 대와 대부터 시작되기도 한다 , ,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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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의 자폐성장애인의 전반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Marks, 2010). Autism Speaks

라는 협회에서 발표한 최근의 자료에 포함된 연구 사례들을 Autism by the Numbers (2023) 

보면 자폐성장애를 지닌 성인들이 파킨슨병에 걸리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인지 요인(2) 

발달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같이 나이가 들며 인지적 능력에서의 쇠퇴를 경험하면서 의사소통

과 정보처리 과정에서의 결함을 보이게 된다 많은 인지 능력들 중 일상생활의 (Factor, 1997). 

기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 중 하나로 실행기능 이 있는데(executive functioning) , 

실행기능은 계획하기 미리 생각하기 불필요한 감각적 불편함 무시하기 대체 가능한 결과들 비교하, , , 

기 시간과 공간 관리하기 결과를 생각하면서 행동 수정하기 목표에 맞추어 과제를 정리하고 , , , 

순서대로 처리하기 등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실행기능이 노화되어 손상이 (Borson, 2010). 

생긴 사람은 과제 수행 시에 중요한 단계를 빠트리게 되거나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 

있다. 

또한 인지와 기억 능력에 어려움을 미칠 수 있는 알츠하이머 발병률에 대한 연구로 다운증후군을 

지닌 사람들 중 약 는 비장애인들에 비해 년 정도 더 일찍 알츠하이머를 겪는다는 15-40% 15~20

보고가 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 증상으로는 일상생활을 (McCarron et al., 2005). (dementia) 

방해하는 기억 상실 문제해결 능력의 저하 익숙한 과제를 마치는 데 어려움 시간과 장소에 , , , 

대한 혼란 시각적 이미지와 공간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 말하고 쓰는 것에 대해 새롭게 어려움이 , , 

생김 물건을 다른 곳에 두거나 찾지 못하고 잊어버림 판단 능력의 저하 직장이나 사회적 활동들 , , , 

회피 성격이나 기분 행동상의 변화 등을 경험하게 된다 미국 , , (Alzheimer’s Association, 2023). 

다운증후군협회 의 자료에 따르면 비장애인의 경우 세(National Down Syndrome Society) 65~74

의 세의 그리고 세 이상의 연령에서 가 치매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5%, 75~84 13.1%, 85 33.3% . 

다운증후군을 지닌 사람들은 대의 대의 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있다50 30%, 60 50% .

심리 정서 요인(3)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포함한 . 

많은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우울증과 불안 등의 정신건강 문제로 진단을 받고 있고 특히 자폐성장애를 , 

지닌 사람들의 경우 우울증과 불안 양극성 장애로 진단받는 확률이 높다, (Williamson et al., 

그러나 발달장애인들은 자신의 감정과 관련된 증상 예 우울증 증상 들을 설명하기 어려워 2018). ( : )

이러한 심리적인 문제들을 진단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이러한 우울증과 (Factor,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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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장애와 노화로 나타나는 증상 [ 15] (Campbell & Putnam,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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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환경 및 서비스 접근의 요인으로 분류하여 요약하고자 한다, .

신체 생물학적 요인(1) -

많은 성인 발달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 어린나이에 만성적인 건강문제(chronic health 

를 경험하게 된다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보고된 건강문제로는 비만 치과적 문제condition) . , , 

역류성 식도염 변비 장 폐색과 대장 파열 위암 심장질환 보행문제 갑상선 질환 폐렴 골다공증, , , , , , , , , 

향정신성 약물복용 문제를 들 수 있다 특정 장애와 관련해서는 취약 염색체 (Heller, 2010). X 

증후군 을 지닌 사람들의 경우 심장문제 근골격계 문제 조기폐경 뇌전증(fragile x syndrome) , , , , 

시력문제 등을 보일 확률이 높다 이러한 성인기의 새로운 건강문제들은 발달장애인 개인의 건강과 . 

기능 심리 정서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빠르면 대와 대부터 시작되기도 한다 , ,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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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의 자폐성장애인의 전반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Marks, 2010). Autism Speaks

라는 협회에서 발표한 최근의 자료에 포함된 연구 사례들을 Autism by the Numbers (2023) 

보면 자폐성장애를 지닌 성인들이 파킨슨병에 걸리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인지 요인(2) 

발달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같이 나이가 들며 인지적 능력에서의 쇠퇴를 경험하면서 의사소통

과 정보처리 과정에서의 결함을 보이게 된다 많은 인지 능력들 중 일상생활의 (Factor, 1997). 

기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 중 하나로 실행기능 이 있는데(executive functioning) , 

실행기능은 계획하기 미리 생각하기 불필요한 감각적 불편함 무시하기 대체 가능한 결과들 비교하, , , 

기 시간과 공간 관리하기 결과를 생각하면서 행동 수정하기 목표에 맞추어 과제를 정리하고 , , , 

순서대로 처리하기 등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실행기능이 노화되어 손상이 (Borson, 2010). 

생긴 사람은 과제 수행 시에 중요한 단계를 빠트리게 되거나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 

있다. 

또한 인지와 기억 능력에 어려움을 미칠 수 있는 알츠하이머 발병률에 대한 연구로 다운증후군을 

지닌 사람들 중 약 는 비장애인들에 비해 년 정도 더 일찍 알츠하이머를 겪는다는 15-40% 15~20

보고가 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 증상으로는 일상생활을 (McCarron et al., 2005). (dementia) 

방해하는 기억 상실 문제해결 능력의 저하 익숙한 과제를 마치는 데 어려움 시간과 장소에 , , , 

대한 혼란 시각적 이미지와 공간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 말하고 쓰는 것에 대해 새롭게 어려움이 , , 

생김 물건을 다른 곳에 두거나 찾지 못하고 잊어버림 판단 능력의 저하 직장이나 사회적 활동들 , , , 

회피 성격이나 기분 행동상의 변화 등을 경험하게 된다 미국 , , (Alzheimer’s Association, 2023). 

다운증후군협회 의 자료에 따르면 비장애인의 경우 세(National Down Syndrome Society) 65~74

의 세의 그리고 세 이상의 연령에서 가 치매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5%, 75~84 13.1%, 85 33.3% . 

다운증후군을 지닌 사람들은 대의 대의 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있다50 30%, 60 50% .

심리 정서 요인(3)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포함한 . 

많은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우울증과 불안 등의 정신건강 문제로 진단을 받고 있고 특히 자폐성장애를 , 

지닌 사람들의 경우 우울증과 불안 양극성 장애로 진단받는 확률이 높다, (Williamson et al., 

그러나 발달장애인들은 자신의 감정과 관련된 증상 예 우울증 증상 들을 설명하기 어려워 2018). ( : )

이러한 심리적인 문제들을 진단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이러한 우울증과 (Factor,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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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인 어려움은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많은 발달장애. 

인들이 성인기 동안에도 부모와 같이 살면서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맺는 사회적 관계 형성도 

제한되어 심리 정서적 지원을 받는 폭이 비장애인들과 비해 좁다고 할 수 있다(Heller, 2011).

환경 및 서비스 접근 요인(4) 

발달장애인의 영양 문제나 운동 부족은 근육을 약화시키고 균형유지 심혈관 질환 관절의 문제 , , , 

등 건강의 여러 부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균형 잡힌 건강한 (Strax et al., 2010). 

식단과 운동 훈련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해 신체적 인지적 정신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 , 

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지적 및 발달장애인들은 (Borson, 2010). 

비장애인들과 비교했을 때 건강지원 서비스를 적절하게 받지 못하고 있다 예를 , (Roll, 2017). 

들면 여성 발달장애인의 경우 여성관련 암 진단 서비스를 받는 비율이 비장애 여성에 비해 현저히 

낮고 발달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의료진이나 발달장애인의 가족들도 노화와 관련된 건강문제들에 ,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러한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Heller, 2010; Lauer & McCaillion, 2015).

종합해 보면 미국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진단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노화 및 조기노화가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 능률에 어떠한 , 

영양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와 보고 자료들은 발달장애. 

인이 비장애인들에 비해 평균 수명이 짧고 조기 사망률이 높다는 것 그리고 장애와 관련된 증상, , , 

환경적 요인과 사회적 및 건강적 지원의 결핍으로 인해 비장애인들이 중년이나 노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건강적인 문제들을 더 일찍 겪게 된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조기노화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다.

가 장애인 고용 서비스 발전에 역사적 배경 . 

미국의 장애인 고용 서비스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발전해 왔다 미국 노동부에서 , . 

미국 장애인법 제정 주년을 맞아 년에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1990) 30 2020

발표한 과 일리노이 Disability & Employment: A Timeline(U.S. Department of Labo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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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립대에서 정리한 게History of Disabilities in the Work Place(University of Illinois, 2023-

시물 게재 날짜 미상으로 열람한 날짜로 기록함 를 보면 그동안 다양한 법적 제도적인 발전을 ) , 

통해 장애인의 고용을 지원해 왔음을 볼 수 있다 이 두 자료를 토대로 미국에서의 장애인 고용지원에 . 

대한 법적 및 제도적 배경에 대한 주요 사건들을 표 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 15> . 

살펴보면 미국의 장애인 고용은 퇴역군인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직업 재활 프로그램을 , 

제공하는 것이 장애인 고용의 법적 기초를 마련하는 시작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고 다양한 인종이 , 

함께 사는 미국 사회의 특성상 인권 운동과 차별금지법 제정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과 , 

연금 혜택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지원해 왔음을 볼 수 있다.

표 장애인 고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역사 < 15> /

(University of Illinois, 2023; U.S. Department of Labor, 2020)

년도 법적 제도적 지원/

1918
Smith-Sears Veterans Rehabilitation Act

퇴역군인 중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직업 재활을 지원하는 법 제정

1956
사회보장법 수정(Social Security Act) 

세 사이의 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신설50~65 Social Security Disability 

1960

수정Social Security Act 

장애인 근로자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세 이상이 Social Security Disability 50

되어야 한다는 조항 삭제

1964

제정Civil Right Act 

인종 종교 국적 성별에 상관없이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연방정부 보조를 받는 프로그램에서 , , , , 

고용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함

1971
수정(American) Fair Labor Standard Act of 1938 

장애인 시각장애 외 을 보호작업 시스템 안으로 포함( ) (sheltered workshop) 

1973 
수정안Rehabilitation Act of 1973 

연방정부 또는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곳에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차별을 금지

1983

설립Job Accommodation Network(JAN)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신설하여 사업체들에게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구로 JAN 

설립

1986

통과Employment Opportunities for Disabled Americans Act 

장애인 근로자가 사회보장 연금의 혜택으로 수입과 Supplemental Security Social Security 

보험 혜택 의료부분 포함 을 받을 수 있도록 함Disability ( )

1989

수정Rehabilitation Act of 1986 

지원고용 을 적법한 고용의 결과 로 (supported employment) (legitimate rehabilitation outcome)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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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인 어려움은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많은 발달장애. 

인들이 성인기 동안에도 부모와 같이 살면서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맺는 사회적 관계 형성도 

제한되어 심리 정서적 지원을 받는 폭이 비장애인들과 비해 좁다고 할 수 있다(Heller, 2011).

환경 및 서비스 접근 요인(4) 

발달장애인의 영양 문제나 운동 부족은 근육을 약화시키고 균형유지 심혈관 질환 관절의 문제 , , , 

등 건강의 여러 부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균형 잡힌 건강한 (Strax et al., 2010). 

식단과 운동 훈련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해 신체적 인지적 정신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 , 

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지적 및 발달장애인들은 (Borson, 2010). 

비장애인들과 비교했을 때 건강지원 서비스를 적절하게 받지 못하고 있다 예를 , (Roll, 2017). 

들면 여성 발달장애인의 경우 여성관련 암 진단 서비스를 받는 비율이 비장애 여성에 비해 현저히 

낮고 발달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의료진이나 발달장애인의 가족들도 노화와 관련된 건강문제들에 ,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러한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Heller, 2010; Lauer & McCaillion, 2015).

종합해 보면 미국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진단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노화 및 조기노화가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 능률에 어떠한 , 

영양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와 보고 자료들은 발달장애. 

인이 비장애인들에 비해 평균 수명이 짧고 조기 사망률이 높다는 것 그리고 장애와 관련된 증상, , , 

환경적 요인과 사회적 및 건강적 지원의 결핍으로 인해 비장애인들이 중년이나 노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건강적인 문제들을 더 일찍 겪게 된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조기노화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다.

가 장애인 고용 서비스 발전에 역사적 배경 . 

미국의 장애인 고용 서비스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발전해 왔다 미국 노동부에서 , . 

미국 장애인법 제정 주년을 맞아 년에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1990) 30 2020

발표한 과 일리노이 Disability & Employment: A Timeline(U.S. Department of Labo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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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립대에서 정리한 게History of Disabilities in the Work Place(University of Illinois, 2023-

시물 게재 날짜 미상으로 열람한 날짜로 기록함 를 보면 그동안 다양한 법적 제도적인 발전을 ) , 

통해 장애인의 고용을 지원해 왔음을 볼 수 있다 이 두 자료를 토대로 미국에서의 장애인 고용지원에 . 

대한 법적 및 제도적 배경에 대한 주요 사건들을 표 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 15> . 

살펴보면 미국의 장애인 고용은 퇴역군인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직업 재활 프로그램을 , 

제공하는 것이 장애인 고용의 법적 기초를 마련하는 시작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고 다양한 인종이 , 

함께 사는 미국 사회의 특성상 인권 운동과 차별금지법 제정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과 , 

연금 혜택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지원해 왔음을 볼 수 있다.

표 장애인 고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역사 < 15> /

(University of Illinois, 2023; U.S. Department of Labor, 2020)

년도 법적 제도적 지원/

1918
Smith-Sears Veterans Rehabilitation Act

퇴역군인 중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직업 재활을 지원하는 법 제정

1956
사회보장법 수정(Social Security Act) 

세 사이의 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신설50~65 Social Security Disability 

1960

수정Social Security Act 

장애인 근로자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세 이상이 Social Security Disability 50

되어야 한다는 조항 삭제

1964

제정Civil Right Act 

인종 종교 국적 성별에 상관없이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연방정부 보조를 받는 프로그램에서 , , , , 

고용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함

1971
수정(American) Fair Labor Standard Act of 1938 

장애인 시각장애 외 을 보호작업 시스템 안으로 포함( ) (sheltered workshop) 

1973 
수정안Rehabilitation Act of 1973 

연방정부 또는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곳에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차별을 금지

1983

설립Job Accommodation Network(JAN)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신설하여 사업체들에게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구로 JAN 

설립

1986

통과Employment Opportunities for Disabled Americans Act 

장애인 근로자가 사회보장 연금의 혜택으로 수입과 Supplemental Security Social Security 

보험 혜택 의료부분 포함 을 받을 수 있도록 함Disability ( )

1989

수정Rehabilitation Act of 1986 

지원고용 을 적법한 고용의 결과 로 (supported employment) (legitimate rehabilitation outcome)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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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미국 장애인법(ADA)

인권법 과 재활법 섹션 를 모델로 하여 만들어진 법으로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Civil Right Act) 504

차별을 금지하며 명 이상을 포함하는 사업장에서는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합리적 조정, 15 (reasonable 

를 마련하여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게 함accommodation)

재활법 수정(Rehabilitation Act) 

직업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명시

1996

수정Telecommunication Act 

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위해 통신 기기들을 개발 및 수정하도록 함

Small Business Job Protection Act

장애인을 포함하여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할 경우 세금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 시작, 

제정Mental Health Parity Act 

인 이상의 직원을 포함하는 사업주는 그룹으로 건강보험 플랜을 신청하고 정신건강과 관련된 항목이 50

포함되도록 해야 함

1998

The Workforce Investment Act

고용주와 피고용주 모두에게 훈련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장애인 차별 금지에 대한 항목도 추가, 

Task Force

클링턴 대통령의 지시 아래 연방정부 프로그램들을 평가하여 성인 장애인의 고용을 저해하는 요인들 

수정

1999

Ticket to Work and Work Incentives Improvement Act

사회보장 연금 혜택 으로 장애인 근로자에게 의료보험과 추가적인 지원을 (social security benefits)

제공하도록 함

2000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장전 법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sistance and Bill of Rights Act)

발달장애인의 고용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

클링턴 대통령의 행정명령

연방정부 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합리적 조정 를 제공하게 함(accommodation)

2001 미국 노동부 산하에 장애인 고용정책 사무소 마련(Office of Disability Employment Policy) 

2004

수정Assistive Technology Act 

주 정부는 장애인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필요한 보조기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함

2008

제정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 

기존의 유전적인 문제 때문에 앞으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의료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더 높은 보험비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용주가 고용 해고 직무배치 승진결정 등의 , , , , 

과정에서 개인의 유전적인 정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

2010
오바마 대통령 행정명령

제정 주년을 기념하면서 연방정부 안에 장애인의 고용을 늘리도록 지시ADA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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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달장애인을 위한 고용 및 법적 제도적 지원 . 

미국에서 장애인 고용에 관한 법적인 지원은 재활법 과 미국 장애인법(1) (Rehabilitation Act) (2) 

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The Americans with Disability Act)

합리적 조정을 제공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 법안의 지속적인 수정을 통해 여러 가지 , 

제도적인 지침들이 마련되어 왔다 미국에서의 발달장애에 대한 정의가 한국에서의 발달장애에 . 

대한 정의와 다르고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고용지원 방법이 특별히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기 , 

때문에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장애인에 대한 고용에 관한 법적 제도적 지원에 대해 기술하고자 , , 

한다.

재활법 1) (Rehabilitation Act of 1973: P.L. 93-112)

재활법의 목적은 장애인의 고용 가능성과 독립성 직업 환경과 공동체로의 통합을 최대화하기 , 

위한 포괄적이고 협력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에 있다 재활법은 연방정부나 연방정부. 

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또는 연방정부와 계약 또는 하위계약 을 맺고 있는 기관에서 장애인이 , ( )

차별받지 않아야하며 비차별 조치 를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각 연방정부 (affirmative action) . 

기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거나 계약 관계에 있는 모든 기관 포함 은 재활법 섹션 를 ( ) 504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각 기관은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합리적 . 

조정 과 청각 및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reasonable accommodation)

방법 예 수화 통역사 점자 인쇄물 을 제공하고 장애인 근로자가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조적 변경을 ( : , ) , 

실시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Szymanski & Parker, 2010). 

재활법에 포함된 몇 가지 주요한 내용을 다음에 제시하였다. 

2013

수정Section 503 of the Rehabilitation Act 

장애인의 차별금지를 강화하며 장애인을 고용하고 고용을 계속 유지하도록 적극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 

하였으며 소수계 비차별 정책 을 강화하도록 함(affirmative action)

정책 변화

연방정부 기관에서는 장애인 지원자에게 직무를 담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증빙하는 서류 대부분 (

의료진이나 재활 담당 스페셜리스트의 소견으로 작성되는 제출을 요구하지 certificate of readiness) 

않도록 수정

2017

재활법 수정 501(Section 501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연방정부 기관에서 전체 직원의 를 장애인으로 그중 는 특정장애 발달장애 포함 를 지닌 12% , 2% ( )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목표를 세워 달성하도록 더 적극적인 절차와 지원을 마련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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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미국 장애인법(ADA)

인권법 과 재활법 섹션 를 모델로 하여 만들어진 법으로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Civil Right Act) 504

차별을 금지하며 명 이상을 포함하는 사업장에서는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합리적 조정, 15 (reasonable 

를 마련하여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게 함accommodation)

재활법 수정(Rehabilitation Act) 

직업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명시

1996

수정Telecommunication Act 

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위해 통신 기기들을 개발 및 수정하도록 함

Small Business Job Protection Act

장애인을 포함하여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할 경우 세금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 시작, 

제정Mental Health Parity Act 

인 이상의 직원을 포함하는 사업주는 그룹으로 건강보험 플랜을 신청하고 정신건강과 관련된 항목이 50

포함되도록 해야 함

1998

The Workforce Investment Act

고용주와 피고용주 모두에게 훈련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장애인 차별 금지에 대한 항목도 추가, 

Task Force

클링턴 대통령의 지시 아래 연방정부 프로그램들을 평가하여 성인 장애인의 고용을 저해하는 요인들 

수정

1999

Ticket to Work and Work Incentives Improvement Act

사회보장 연금 혜택 으로 장애인 근로자에게 의료보험과 추가적인 지원을 (social security benefits)

제공하도록 함

2000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장전 법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sistance and Bill of Rights Act)

발달장애인의 고용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

클링턴 대통령의 행정명령

연방정부 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합리적 조정 를 제공하게 함(accommodation)

2001 미국 노동부 산하에 장애인 고용정책 사무소 마련(Office of Disability Employment Policy) 

2004

수정Assistive Technology Act 

주 정부는 장애인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필요한 보조기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함

2008

제정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 

기존의 유전적인 문제 때문에 앞으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의료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더 높은 보험비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용주가 고용 해고 직무배치 승진결정 등의 , , , , 

과정에서 개인의 유전적인 정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

2010
오바마 대통령 행정명령

제정 주년을 기념하면서 연방정부 안에 장애인의 고용을 늘리도록 지시ADA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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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달장애인을 위한 고용 및 법적 제도적 지원 . 

미국에서 장애인 고용에 관한 법적인 지원은 재활법 과 미국 장애인법(1) (Rehabilitation Act) (2) 

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The Americans with Disability Act)

합리적 조정을 제공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 법안의 지속적인 수정을 통해 여러 가지 , 

제도적인 지침들이 마련되어 왔다 미국에서의 발달장애에 대한 정의가 한국에서의 발달장애에 . 

대한 정의와 다르고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고용지원 방법이 특별히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기 , 

때문에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장애인에 대한 고용에 관한 법적 제도적 지원에 대해 기술하고자 , , 

한다.

재활법 1) (Rehabilitation Act of 1973: P.L. 93-112)

재활법의 목적은 장애인의 고용 가능성과 독립성 직업 환경과 공동체로의 통합을 최대화하기 , 

위한 포괄적이고 협력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에 있다 재활법은 연방정부나 연방정부. 

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또는 연방정부와 계약 또는 하위계약 을 맺고 있는 기관에서 장애인이 , ( )

차별받지 않아야하며 비차별 조치 를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각 연방정부 (affirmative action) . 

기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거나 계약 관계에 있는 모든 기관 포함 은 재활법 섹션 를 ( ) 504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각 기관은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합리적 . 

조정 과 청각 및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reasonable accommodation)

방법 예 수화 통역사 점자 인쇄물 을 제공하고 장애인 근로자가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조적 변경을 ( : , ) , 

실시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Szymanski & Parker, 2010). 

재활법에 포함된 몇 가지 주요한 내용을 다음에 제시하였다. 

2013

수정Section 503 of the Rehabilitation Act 

장애인의 차별금지를 강화하며 장애인을 고용하고 고용을 계속 유지하도록 적극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 

하였으며 소수계 비차별 정책 을 강화하도록 함(affirmative action)

정책 변화

연방정부 기관에서는 장애인 지원자에게 직무를 담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증빙하는 서류 대부분 (

의료진이나 재활 담당 스페셜리스트의 소견으로 작성되는 제출을 요구하지 certificate of readiness) 

않도록 수정

2017

재활법 수정 501(Section 501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연방정부 기관에서 전체 직원의 를 장애인으로 그중 는 특정장애 발달장애 포함 를 지닌 12% , 2% ( )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목표를 세워 달성하도록 더 적극적인 절차와 지원을 마련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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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애인에 대한 정의) 

재활법 섹션 는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은 하나 이상의 504 . (1) 

주요한 일상활동 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major life activities) , , (2) 

그러한 결함 에 대한 기록이 있거나 그러한 결함이 있다고 간주되는 사람으로 (impairment) , (3) 

정의한다 결함이 있다고 간주되는 사람에는 심각한 제한이 아니지만 고용주가 결함으로 . ‘ ’ (1) 

여기는 경우 예 통제 가능한 천식 혈압 문제 다른 사람들의 편견이나 부정적인 태도로 ( : , ), (2) 

인해 심각한 제한이 있을 수 있는 경우 예 얼굴에 있는 심각한 상처 일하는 것에 심각한 ( : ), (3)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대하는 경우 예 에이즈가 있다고 , ( : 

소문이 난 사람 가 포함된다 주요한 일상활동 은 걷기 보기 듣기 말하기) . (major life activities) , , , , 

숨쉬기 배우기 일하기 자기자신 돌봄 수작업 수행 등을 , (learning), (working), , (manual task) 

포함한다. 

나 전자 및 정보기기 제공) 

재활법 섹션 은 연방정부 기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거나 계약 관계에 있는 모든 기관 에 508 ( )

그 기관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기관을 방문하는 모든 장애인들이 전자 정보 

기기 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실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전자. 정보 기기는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보조기기(assistive 

만이 아니라 정보를 저장하고 수신 및 송신하고 복사하고 변환시킬 수 있는 모든 technology) , , , , 

기기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웹 사이트 인포메이션 키오스크. , , , 

전화기 팩스 복사기 등의 모든 전자 및 정보기기를 장애인 직원 및 장애인 방문자들이 사용하는 , ,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다 비차별 조치 ) (Affirmative Action)

재활법 섹션 은 연방정부 기관에서 장애인에 대해 비차별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501 , 

각 기관에서 비차별 조치에 대한 계획을 매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비차별 조치에 대한 . 

명확한 설명을 포함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평등 고용기회 위원회. (Equal Employment 

는 년 월에 연방정부 고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비차별 Opportunity Commission: EEOC) 2017 1 ‘

조치에 대한 최종 규정 (Final rules on affirmative ac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이라는 문서를 발표하였다federal employment)’ 8) 는 년에 제정된 미국 인권법. EEOC 1964 (Civil 

8) https://www.eeoc.gov/laws/guidance/questions-answers-eeocs-final-rule-affirmative-actio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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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 인종 종교 성별 국적 장애 등의 이유로 직업을 Right Act) , , , , 

찾는 지원자나 현재 근로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법을 시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위에 언급한 . 

대로 재활법에서 요구하는 차별금지와 비차별 조치는 연방정부 또는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거나, 

연방정부와 계약 체결이 되어 있는 곳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른 민간 사업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 년에 발표한 최종 규정은 연방정부 기관에서 전체 직원의 를 장애인으로 EEOC 2017 12%

구성하고 의 직원은 특정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 고용하는 것을 목표하도록 요구하고 , 2% (targeted) ‘ ’ 

있다 여기서 특정 장애는 발달장애 예 뇌성마비 자폐스펙트럼 장애 외상성 뇌손상. (targeted) ( : , ), , 

농 청각장애 시각장애 지체장애 및 운동성 장애 사지마비 뇌전증 지적장애 정신적 장애 예, , , , , , ( : 

양극성장애 정신분열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왜소 발육증 심각한 외적인 , , , ), (dwarfism), 

손상 예 화상 사고 또는 선천적 장애로 인한 손상 을 포함한다( : , , ) . 

이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이 채용되어서 탈락하게 된 사람이 자신이 채용되지 못한 것이 역 차별이( )

라고 고용주를 고소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고용주는 장애인 지원자가 자신이 장애가 있다는 , 

것을 밝힐 수 있도록 지원서에 질문을 포함할 수 있지만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장애유무의 정보는 오직 비차별 조치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고용주는 장애인에게 . 

반드시 장애가 있음을 밝히고 비차별 조치에 참여하도록 강요할 수 없고 장애인이 공개한 장애에 , 

관한 정보는 비차별 조치를 위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연방정부 기관에게 전체 직원의 를 장애인으로 는 특정 장애를 지닌 12% , 2%

사람으로 고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규정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 ’ . 

있을 때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만약 연방정부 기관에서 라는 . 12%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면 는 그 기관이 고용과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도록 , EEOC

협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예를 들면 장애인 고용 담당자를 훈련하고 장애인 지원자를 모집하는 . , , 

방법을 향상시키고 지원고용이 필요한 사람들을 채용하고 또 고용을 유지하도록 함께 협력한다는 , 

것이다 또한 재활법의 규정에 따라 모든 연방정부 기관은 비차별 조치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 

기관의 누리집에 게시해야 하며 는 각 기관에서 계획서대로 장애인의 채용과 고용유지를 , EEOC

위해 노력하였는지를 매년 심사한다 그러나 규정 위반은 각 기관의 상황에 따라 심사된다 예를 . . 

들면 채용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거나 신체활동을 많이 요구하는 업무로 인해 특정 장애를 , 

지닌 사람들이 일할 수 없는 환경이어서 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면 그러한 모든 상황들이 12%

고려된다 만약 어떤 기관에서 적절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면 그 기관이 제출한 . 

비차별 조치 계획서를 허가하지 않고 의회에 보고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실시되는 , . 

eople-disabilities-fed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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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애인에 대한 정의) 

재활법 섹션 는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은 하나 이상의 504 . (1) 

주요한 일상활동 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major life activities) , , (2) 

그러한 결함 에 대한 기록이 있거나 그러한 결함이 있다고 간주되는 사람으로 (impairment) , (3) 

정의한다 결함이 있다고 간주되는 사람에는 심각한 제한이 아니지만 고용주가 결함으로 . ‘ ’ (1) 

여기는 경우 예 통제 가능한 천식 혈압 문제 다른 사람들의 편견이나 부정적인 태도로 ( : , ), (2) 

인해 심각한 제한이 있을 수 있는 경우 예 얼굴에 있는 심각한 상처 일하는 것에 심각한 ( : ), (3)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대하는 경우 예 에이즈가 있다고 , ( : 

소문이 난 사람 가 포함된다 주요한 일상활동 은 걷기 보기 듣기 말하기) . (major life activities) , , , , 

숨쉬기 배우기 일하기 자기자신 돌봄 수작업 수행 등을 , (learning), (working), , (manual task) 

포함한다. 

나 전자 및 정보기기 제공) 

재활법 섹션 은 연방정부 기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거나 계약 관계에 있는 모든 기관 에 508 ( )

그 기관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기관을 방문하는 모든 장애인들이 전자 정보 

기기 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실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전자. 정보 기기는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보조기기(assistive 

만이 아니라 정보를 저장하고 수신 및 송신하고 복사하고 변환시킬 수 있는 모든 technology) , , , , 

기기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웹 사이트 인포메이션 키오스크. , , , 

전화기 팩스 복사기 등의 모든 전자 및 정보기기를 장애인 직원 및 장애인 방문자들이 사용하는 , ,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다 비차별 조치 ) (Affirmative Action)

재활법 섹션 은 연방정부 기관에서 장애인에 대해 비차별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501 , 

각 기관에서 비차별 조치에 대한 계획을 매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비차별 조치에 대한 . 

명확한 설명을 포함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평등 고용기회 위원회. (Equal Employment 

는 년 월에 연방정부 고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비차별 Opportunity Commission: EEOC) 2017 1 ‘

조치에 대한 최종 규정 (Final rules on affirmative ac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이라는 문서를 발표하였다federal employment)’ 8) 는 년에 제정된 미국 인권법. EEOC 1964 (Civil 

8) https://www.eeoc.gov/laws/guidance/questions-answers-eeocs-final-rule-affirmative-actio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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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 인종 종교 성별 국적 장애 등의 이유로 직업을 Right Act) , , , , 

찾는 지원자나 현재 근로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법을 시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위에 언급한 . 

대로 재활법에서 요구하는 차별금지와 비차별 조치는 연방정부 또는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거나, 

연방정부와 계약 체결이 되어 있는 곳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른 민간 사업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 년에 발표한 최종 규정은 연방정부 기관에서 전체 직원의 를 장애인으로 EEOC 2017 12%

구성하고 의 직원은 특정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 고용하는 것을 목표하도록 요구하고 , 2% (targeted) ‘ ’ 

있다 여기서 특정 장애는 발달장애 예 뇌성마비 자폐스펙트럼 장애 외상성 뇌손상. (targeted) ( : , ), , 

농 청각장애 시각장애 지체장애 및 운동성 장애 사지마비 뇌전증 지적장애 정신적 장애 예, , , , , , ( : 

양극성장애 정신분열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왜소 발육증 심각한 외적인 , , , ), (dwarfism), 

손상 예 화상 사고 또는 선천적 장애로 인한 손상 을 포함한다( : , , ) . 

이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이 채용되어서 탈락하게 된 사람이 자신이 채용되지 못한 것이 역 차별이( )

라고 고용주를 고소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고용주는 장애인 지원자가 자신이 장애가 있다는 , 

것을 밝힐 수 있도록 지원서에 질문을 포함할 수 있지만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장애유무의 정보는 오직 비차별 조치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고용주는 장애인에게 . 

반드시 장애가 있음을 밝히고 비차별 조치에 참여하도록 강요할 수 없고 장애인이 공개한 장애에 , 

관한 정보는 비차별 조치를 위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연방정부 기관에게 전체 직원의 를 장애인으로 는 특정 장애를 지닌 12% , 2%

사람으로 고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규정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 ’ . 

있을 때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만약 연방정부 기관에서 라는 . 12%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면 는 그 기관이 고용과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도록 , EEOC

협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예를 들면 장애인 고용 담당자를 훈련하고 장애인 지원자를 모집하는 . , , 

방법을 향상시키고 지원고용이 필요한 사람들을 채용하고 또 고용을 유지하도록 함께 협력한다는 , 

것이다 또한 재활법의 규정에 따라 모든 연방정부 기관은 비차별 조치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 

기관의 누리집에 게시해야 하며 는 각 기관에서 계획서대로 장애인의 채용과 고용유지를 , EEOC

위해 노력하였는지를 매년 심사한다 그러나 규정 위반은 각 기관의 상황에 따라 심사된다 예를 . . 

들면 채용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거나 신체활동을 많이 요구하는 업무로 인해 특정 장애를 , 

지닌 사람들이 일할 수 없는 환경이어서 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면 그러한 모든 상황들이 12%

고려된다 만약 어떤 기관에서 적절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면 그 기관이 제출한 . 

비차별 조치 계획서를 허가하지 않고 의회에 보고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실시되는 , . 

eople-disabilities-federal



발달장애인 근로자 조기노화 백서 Ⅲ. 미국의 발달장애 근로자 조기노화

- 102 -

장애인 의무고용처럼 장애인 근로자 채용에 대한 강제성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의 감독을 , EEOC

통해 연방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마련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 장애인법 2)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9)

장애인법 은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인권법으로 사회 전반의 여러 영역들 예 고용 교통(ADA) ( : , , 

의사소통 사설교육 기간 공공시설 을 포함하고 있다 의 고용에 관한 부분 은 위의 , , ) . ADA (Title 1)

재활법과 같이 장애인의 평등권을 보장하여 고용의 기회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에서의 . ADA

장애인에 대한 정의 역시 재활법에서의 정의와 유사하다 그러나 는 연방정부 기관 또는 연방정. ADA (

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만이 아니라 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설 기관의 고용주도 장애인 ) , 15

근로자에게 직업과 관련된 차별을 금지 하고 합리적 조정 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 ’ , ‘ ’ . 

는 재활법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고용현장에서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합리적 조정을 ADA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재활법에서 요구하는 비차별 조치 는 포함되어 있지 , (affirmative action)

않다 다시 말해 고용주는 가장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고 전체 직원의 . , 

몇 퍼센트를 장애인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도 없다 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자격이 있는. ADA ‘ ’ 

지원자가 차별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의 주요 내용 몇 가지를 아래에 설명하였다. ADA . 

가 합리적 조정 ) (Reasonable Accommodation)

안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근로자가 합리적 조정을 받으면서 또는 받지 않으면서ADA ( ) 

직업에서 요구되는 주요한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자격은 교육수준‘ ’ . , 

고용경력 기술 자격증 등 여러 가지 직업과 관련된 자격조건을 포함한다 따라서 자격이 있는, , . ‘ ’ 

근로자에 대한 정의에 대해 여러 소송들이 제기되었다 여러 판례들을 (Szymanski & Parker, 2010). 

통해 는 년 개정안에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합리적 조정을 제공하는 것이 비차별 평등 이라, ADA 2008 ( )

고 명시하였고 합리적 조정 은 직무 또는 직무 환경에서의 변화와 수정을 통해 자격이 있는 , ‘ ’

지원자와 근로자가 주요한 직무기능 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essential functions of a job)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면 근무하는 시설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변경 언제 어떻게 주요 업무를 . , , 

수행해야 하는지 변경 예 작업 스케쥴 수정 직업과 관련된 시험 훈련자료 규정 수정 통역사나 ( : ), , , , 

읽어주는 사람 제공 업무에 필요한 기기들 구비 또는 기존 기기들의 수정 담당업무의 (reader) , , 

9) https://www.eeoc.gov/publications/ada-your-responsibilities-employer#:~:text=Under%20the%
20ADA%20%2C%20workers%20with,by%20you%20for%20your%20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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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또는 다른 업무로 변경하는 방법들이 있다.

나 고용주의 책임) 

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요구하지만 고용주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 과도한 ADA , 

어려움 을 초래하는 조정 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때 (undue hardship) (accommodation) . 

과도한 어려움 이란 너무 많은 비용의 지출이나 근무환경에 지나친 방해를 야기하는 변경이나 ‘ ’

수정을 의미하며 이러한 어려움은 각 사례별로 해석하고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합리적 , . 

조정을 제공하는 것이 과도한 어려움을 초래한다면 고용주는 주 정부 산하 직업재활 센터를 통해 , 

재정지원 방법을 찾거나 연방 또는 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 여러 ( ) 

방법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이 어떤 직업에 지원을 할 때 고용주는 장애가 있는지 장애의 특성이나 심한 정도를 , , 

질문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휠체어를 타고 면접에 와도 즉 눈에 보이는 장애일지라도. , ( ) 

그 장애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을 수 없고 그 직업에서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와 어떻게 , 

합리적 조정을 받으면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는 질문할 수 있다 만약 지원자가 자신의 ( ) . 

장애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고용주도 장애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면 합리적 조정을 제공할 , 

의무가 없다 그러나 지원자가 자신의 장애를 밝히지 않았어도 장애가 눈에 보이는 장애 예 휠체어를 . ( : 

탄 지원자 라면 고용주가 장애여부를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합리적 조정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 , 

차별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

그리고 채용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장애인 지원자에게 건강검진을 받도록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 

채용 결정을 알리는 과정에서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모든 지원자에게 건강검진이 요구된다면 장애인 

지원자에게도 건강검진을 요구할 수 있다 채용 결정을 알릴 때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변경될 . , 

수 있다고 고지할 수는 있지만 변경의 사유가 담당할 업무와 관련되어 있어야 하며 주요 업무 , 

기능을 담당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 조정이 제공될 수 없다면 그 상황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지원자가 최종 채용이 된 이후에는 건강검진을 요구할 수 없고 업무와 관련된 요구사항. , 

이 아니라면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에 대해 질문할 수 없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의 건강검진과 . 

장애에 관한 모든 기록은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이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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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처럼 장애인 근로자 채용에 대한 강제성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의 감독을 , EEOC

통해 연방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마련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 장애인법 2)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9)

장애인법 은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인권법으로 사회 전반의 여러 영역들 예 고용 교통(ADA) ( : , , 

의사소통 사설교육 기간 공공시설 을 포함하고 있다 의 고용에 관한 부분 은 위의 , , ) . ADA (Title 1)

재활법과 같이 장애인의 평등권을 보장하여 고용의 기회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에서의 . ADA

장애인에 대한 정의 역시 재활법에서의 정의와 유사하다 그러나 는 연방정부 기관 또는 연방정. ADA (

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만이 아니라 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설 기관의 고용주도 장애인 ) , 15

근로자에게 직업과 관련된 차별을 금지 하고 합리적 조정 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 ’ , ‘ ’ . 

는 재활법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고용현장에서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합리적 조정을 ADA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재활법에서 요구하는 비차별 조치 는 포함되어 있지 , (affirmative action)

않다 다시 말해 고용주는 가장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고 전체 직원의 . , 

몇 퍼센트를 장애인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도 없다 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자격이 있는. ADA ‘ ’ 

지원자가 차별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의 주요 내용 몇 가지를 아래에 설명하였다. ADA . 

가 합리적 조정 ) (Reasonable Accommodation)

안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근로자가 합리적 조정을 받으면서 또는 받지 않으면서ADA ( ) 

직업에서 요구되는 주요한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자격은 교육수준‘ ’ . , 

고용경력 기술 자격증 등 여러 가지 직업과 관련된 자격조건을 포함한다 따라서 자격이 있는, , . ‘ ’ 

근로자에 대한 정의에 대해 여러 소송들이 제기되었다 여러 판례들을 (Szymanski & Parker, 2010). 

통해 는 년 개정안에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합리적 조정을 제공하는 것이 비차별 평등 이라, ADA 2008 ( )

고 명시하였고 합리적 조정 은 직무 또는 직무 환경에서의 변화와 수정을 통해 자격이 있는 , ‘ ’

지원자와 근로자가 주요한 직무기능 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essential functions of a job)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면 근무하는 시설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변경 언제 어떻게 주요 업무를 . , , 

수행해야 하는지 변경 예 작업 스케쥴 수정 직업과 관련된 시험 훈련자료 규정 수정 통역사나 ( : ), , , , 

읽어주는 사람 제공 업무에 필요한 기기들 구비 또는 기존 기기들의 수정 담당업무의 (reader) , , 

9) https://www.eeoc.gov/publications/ada-your-responsibilities-employer#:~:text=Under%20the%
20ADA%20%2C%20workers%20with,by%20you%20for%20your%20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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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또는 다른 업무로 변경하는 방법들이 있다.

나 고용주의 책임) 

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요구하지만 고용주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 과도한 ADA , 

어려움 을 초래하는 조정 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때 (undue hardship) (accommodation) . 

과도한 어려움 이란 너무 많은 비용의 지출이나 근무환경에 지나친 방해를 야기하는 변경이나 ‘ ’

수정을 의미하며 이러한 어려움은 각 사례별로 해석하고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합리적 , . 

조정을 제공하는 것이 과도한 어려움을 초래한다면 고용주는 주 정부 산하 직업재활 센터를 통해 , 

재정지원 방법을 찾거나 연방 또는 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 여러 ( ) 

방법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이 어떤 직업에 지원을 할 때 고용주는 장애가 있는지 장애의 특성이나 심한 정도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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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고용주도 장애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면 합리적 조정을 제공할 , 

의무가 없다 그러나 지원자가 자신의 장애를 밝히지 않았어도 장애가 눈에 보이는 장애 예 휠체어를 . ( : 

탄 지원자 라면 고용주가 장애여부를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합리적 조정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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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채용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장애인 지원자에게 건강검진을 받도록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 

채용 결정을 알리는 과정에서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모든 지원자에게 건강검진이 요구된다면 장애인 

지원자에게도 건강검진을 요구할 수 있다 채용 결정을 알릴 때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변경될 . , 

수 있다고 고지할 수는 있지만 변경의 사유가 담당할 업무와 관련되어 있어야 하며 주요 업무 , 

기능을 담당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 조정이 제공될 수 없다면 그 상황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지원자가 최종 채용이 된 이후에는 건강검진을 요구할 수 없고 업무와 관련된 요구사항. , 

이 아니라면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에 대해 질문할 수 없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의 건강검진과 . 

장애에 관한 모든 기록은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이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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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애인 고용률. 

미국 노동부의 년도 고용률에 대한 통계조사 결과를 보면2022 (Bureau of Labor Statistics, 

년 기준 세 이상 장애인의 비장애인의 가 고용되어 있다 표 2023), 2022 16 21.3%, 65.4% (< 16> 

참조 또한 세 연령에서는 장애인의 비장애인의 가 고용되어 있고 세 ). 16~64 34.8%, 74.4% , 65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장애인의 비장애인의 가 고용되어 있다7.7%, 23% . 

표 미국 장애인 및 비장애인 고용률 미국 노동부 년 자료< 16> : 2022 10)

장애인 비장애인

전 연령 세16-64 세 이상65 전 연령 세16-64 세 이상65

통계자료에 포함된 인원 명( ) 32,596 16,441 16,155 231,378 190,823 40,555

고용된 인원 명( ) 6,956 5,714 1,242 151,335 142,003 9,332

고용률 21.3% 34.8% 7.7% 65.4% 74.4% 23%

노동부 통계자료는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의 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장애인30%

의 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과 비교해서 두 배 정도 높다고 보고하였다 다시 말해 장애인 16% . 

고용률은 비장애인 고용률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확률은 두 배 이상 , ⅓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들의 경우 전문직 관리직책보다는 서비스직 생산 운송 판매. , , , , , 

사무 관련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에 관한 통계자료는 . 

미국의 인구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의 인구조사는 (Current Population Survey) , 

한 달에 만 가구씩 표집하여 일년 동안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따라서 6 . 

이 통계자료가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장애인 및 비장애인의 자료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년에 미국의 라는 연방정부 기관이 의회에 2020 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NCD)

제출한 장애인 고용향상을 위한 국가 정책에 관한 보고서(2020 Progress Report on National 

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률이 지난 년 Disability Policy: Increasing Disability Employment) 15

동안 큰 변화가 없고 비장애인 고용률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National Council ⅓ 

는 미국의 모든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on Disability [NCD], 2020). NCD

10) https://www.bls.gov/news.release/pdf/disab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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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대통령과 의회에 매년 제안서를 제출하는 독립된 기관이다 의 년 보고서에 포함된 . NCD 2020

년부터 년까지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률 비교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2009 2018 ([

참조16] ).

그림 년 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률 추이 [ 16] 2009 ~2018 (NCD, 2020)

지적장애인 고용률1) 

년 와 그 동료들은 미국 지적장애 학회와 미국 정부의 건강 및 인간서비스2018 Winsor

등 몇몇 기관들의 지원을 받아 지적장애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발달장애를 지닌 사람들의 고용 서비스와 현황에 관한 국가 보고서 ‘ (StateData: The national 

를 발표하였다 이 report on employment services and outcomes)’ (Winsor et al., 2018). 

보고서는 미국 전체 각 주에서 수집한 지적장애 또는 발달장애를 지닌 사람들의 고용에 관한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는데 몇 가지 서로 다른 통계자료를 포함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고 , 

있다 미국의 발달장애 정의에 따라 이 보고서에서도 발달장애로 분류되는 여러 유형의 장애를 . 

지닌 사람들의 고용현황이 제시되고 있는데 최대한 지적장애인의 고용률과 관련된 결과들을 중심으, 

로 이곳에 기술하고자 한다 다음 제시된 모든 통계 및 그래프는 위의 보고서. (Winsor et al., 

에 포함되어 있는 통계자료들을 인용한 것이다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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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들의 경우 전문직 관리직책보다는 서비스직 생산 운송 판매. , , , , , 

사무 관련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에 관한 통계자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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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년에 미국의 라는 연방정부 기관이 의회에 2020 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NCD)

제출한 장애인 고용향상을 위한 국가 정책에 관한 보고서(2020 Progress Report on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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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를 지닌 사람들의 고용 서비스와 현황에 관한 국가 보고서 ‘ (StateData: The national 

를 발표하였다 이 report on employment services and outcomes)’ (Winsor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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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는데 몇 가지 서로 다른 통계자료를 포함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고 , 

있다 미국의 발달장애 정의에 따라 이 보고서에서도 발달장애로 분류되는 여러 유형의 장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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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되어 있는 통계자료들을 인용한 것이다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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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첫 번째로 제시한 통계자료는 미국의 각 주 정부 산하 지적 및 발달장애 서비스 StateData ‘

기관 에서 작성한 설문자료이다(State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Agencies)’ . 

통계자료 결과 미국 전체 개 주 정부 산하 지적 및 발달장애 서비스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 50

사람들 중 가 통합고용 되어 있고 각 주마다 제공하는 고용 서비스18.8% (integrated employment) , 

에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고용된 지적 및 발달장애인들은 고용기회를 찾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고 있다. 

보고서가 제시한 또 하나의 통계 자료는 재활서비스 운영 StateData ‘ 911(Rehabilitation 

로 년부터 년까지 미국 전체 개 주에서 Services Administration 911, RSA-911)’ 2007 2016 50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적장애인의 고용과 중등교육 이후의 진로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년 자료에 따르면 재활 및 고용과 관련된 서비스를 받은 지적장애인 중 가 고용되었고2016 55% , 

이중 가 서비스를 받고나서 년 이내에 고용되었다 이 자료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33% 1 . 

지적장애인의 일주일 단위의 급여가 비장애인이나 다른 장애를 지닌 사람보다 낮다는 결과인데, 

아래 그림 에 비교 자료를 제시하였다 이 그래프는 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려진 [ 17] . 2014

것이다.

그림 비장애인 지적장애인 외 장애인 지적장애인의 주당 급여 비교 [ 17] , , (Windsor et al., 2018)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지적장애인의 고용률에 관해 미국 지역사회 설문조사StateData (The 

년 자료를 토대로 세 노동연령 중 비장애인은 American Community Survey: ACS) 2016 16~64

지적장애인은 다른 장애인은 가 고용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림 참고74%, 25%, 34%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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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자료는 가정의 경제상황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 비장애인의 , 11.8%, 

지적장애인의 다른 장애인의 가 빈곤층이라고 보고하였다 이 세 그룹들을 비교해 31.6%, 26.6% . 

볼 때 지적장애인의 고용률이 가장 낮고 빈곤률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지역사회 설문조사, , . 

는 미국 인구통계청 에 의해서 미국 전체 개 주에서 실시되며(ACS) (U.S. Census Bureau) 50 , 

연령 인종 장애 수입 등 여러 가지 개인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설문조사는 매년 , , , . 

백만 개의 주소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설문지를 발송하며 응답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는 3.5

강제성이 있는 설문조사이다 따라서 미국 전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미국의 공식적인 인구조사 . , 

결과로 볼 수 있는 설문조사이다. 

그림 비장애인 장애인 지적장애인의 고용률 비교 [ 18] , , (Windsor et al., 2018)

자폐성 장애인 고용률2) 

미국에서 자폐성장애인의 고용률만 따로 분류하여 조사한 최근의 자료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 

미국의 자폐관련 전문 기관인 와 여러 문헌에서 자폐 성인의 고용률을 보고할 Autism Speaks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자료는 년에 실시된 전국적 종단연구2009 (National Longitudinal 

로 세 자폐 청년들의 진로를 추적한 통계 결과이다Transition Study-2) 21~25 (Roux et al., 

이 연구에 따르면 다른 유형의 장애를 지닌 또래들과 비교하였을 때 자폐 청년들은 가장 2015). , 

낮은 고용률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 결과로 지적장애 청년의 와 정서장애 언어장애 또는 . 74% , , 

학습장애가 있는 청년의 가 근로 경험이 있는 것에 비해 자폐 청년은 만이 근로 경험이 90% , 58%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의 대 초반의 자폐 청년들은 한 번도 고용된 경험이 없다는 . 4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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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볼 수 있는 설문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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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자폐성장애인의 고용률만 따로 분류하여 조사한 최근의 자료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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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자료는 년에 실시된 전국적 종단연구2009 (National Longitudinal 

로 세 자폐 청년들의 진로를 추적한 통계 결과이다Transition Study-2) 21~25 (Roux et al., 

이 연구에 따르면 다른 유형의 장애를 지닌 또래들과 비교하였을 때 자폐 청년들은 가장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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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장애가 있는 청년의 가 근로 경험이 있는 것에 비해 자폐 청년은 만이 근로 경험이 90% , 58%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의 대 초반의 자폐 청년들은 한 번도 고용된 경험이 없다는 . 42% 20



발달장애인 근로자 조기노화 백서 Ⅲ. 미국의 발달장애 근로자 조기노화

- 108 -

것이다 그리고 근로 경험이 있는 자폐 청년들의 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80% . 

또한 과 동료들은 세 성인 자폐성장애인 명 평균연령 을 대상으로 고용현황Ohl 18~68 254 ( 38.11)

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설문조사 당시 기준으로 가 (Ohl et al., 2017). 61.42% (n=154)

고용되어 있었고 가 실업 상태였다 실업 상태인 자폐성장애인의 가 직업을 구할 38.58% . 29.59%

수 없었다고 하였고 가 해고당한 경험이 있고 는 상해나 질병으로 더 이상 일할 , 21.43% , 16.33%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고용되어 있는 자폐성장애인들의 평균 고용기간은 년으로 나타났. 4.17

고 일하고 있는 분야는 정보 테크놀로지 교육분야 판매 의료계열, (10.39%), (9.74%), (9.09%), 

식당이나 요식업 정부기관 소속 순으로 나타났다(8.44%), (5.84%), (4.55%) .

이 두 자료들은 조사 대상 연령이 대이거나 평균 연령이 세 이하이기 때문에 노령기를 20 40 , 

포함한 전체 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인의 고용률에 비해 더 높은 수치의 고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각 통계자료를 해석할 때 설문대상 연령을 고려하여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 사회보장 연금 혜택 . (Social Security Benefits)

사회보장 연금제도는 근로 기간 동안 매달 사회보장 연금에 해당하는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한 사람이 은퇴를 한 경우 연금 납부기간 동안 장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장애 를 (1) , (2) ( )

갖게 된 경우 연금을 납부한 근로자가 사망하고 남겨진 유족이 된 경우 그리고 연금을 , (3) , (4) 

받는 사람의 부양가족인 경우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고용기간 . 

동안 자신 월급의 를 사회보장 연금을 위한 세금으로 를 메디 케어 의료지원 세금으로 6.2% , 1.45% ( ) 

납부하며 고용주도 동일하게 각 근로자의 매달 임금의 를 세금으로 를 메디 케어 , 6.2% , 1.45%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여기서 메디 케어 세금 납부는 현재 은퇴 전 사용하고 있는 . (Medicare) ( ) 

의료보험 비용이 아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국가에서 일원화된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 

각 개인이 필요한 의료보험을 구입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메디 케어는 세 이상 고령자에게 . 65

주어지는 연방정부의 의료보험 혜택이며 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세금의 , 

형태로 매달 원천징수로 납부하는 것이다 또한 이 메디 케어 세금은 고연봉자의 경우 그 금액이 . 

더 높아진다 예를 들면 부부합산 연봉이 만 달러가 넘어가면 를 납부하고 추가로 를 . 25 1.45% 0.9%

더 납부해야 한다. 

한국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만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 존재하듯 

미국에서도 사회보장 연금 외에 다른 형태의 연금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한국의 공무원연금처럼 . , 

미국의 연방 또는 주 정부 기관에 고용된 사람들이 받는 주 정부 연금이 존재한다 미국의 모든 . 

연금에 대해 기술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근로 기간 동안 납부하여 

받게 되는 사회보장 연금을 토대로 장애인의 연금수령 및 조기수령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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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에 관한 모든 기준과 여러 구체적인 수치는 매년 변경될 수 있다 여기에 제시된 모든 수치들은 . 

현재 년을 기준으로 제시된 정보이다2023 . 

은퇴 후 사회보장 연금을 받는 경우1) 

사회보장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최소 년 동안 일을 하면서 연금에 해당하는 10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최소 세가 되어야 연금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년 , 62 . 1954

이전 출생자의 경우 완전 은퇴 연령이 세로 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full retirement) 66 , 1960

세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완전 은퇴 연령 이전에 연금수령을 신청한 경우 조기수령 매달 67 . ( ), 

받는 연금의 금액은 완전 은퇴 연령 이후에 받는 것보다 줄어든다 현재 관련 규정에 따르면 . 

대부분 세가 되었을 때부터 최대 금액의 연금을 받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70 .11) 연금의  

금액은 고용기간 동안 납부한 연금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년 기준으로 완전 은퇴 , 2023

연령이 되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연금은 월 달러이다 만약 세부터 연금을 3,627 . 62

받기로 신청하였다면 최대 금액은 월 달러이며 세에 은퇴를 한다면 최대 달러를 , 2,572 70 4,555

받게 된다.

가 연금 수혜와 관련된 부양가족 지원) 

사회보장 연금은 수령자 본인뿐만 아니라 은퇴한 사람의 부양가족인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지급된

다 배우자의 경우 연금수령을 위해서는 세 이하의 자녀 또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고 . (1) 16

있거나 세 이상이어야 한다 배우자로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은 은퇴한 연금 수령자가 , (2) 62 . 

받는 금액의 최대 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본인이 일하면서 납부한 세금이 있고 그 금액이 50% , , 

배우자로서 받는 금액보다 크다면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세에 은퇴한 사람이 . , 67

월 달러의 연금을 받는다면 세의 배우자 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그동안 부부 공동명2,000 , 63 (10

의로 세금보고를 해 온 경우 역시 그동안 직업이 없었더라도 은퇴자가 받는 금액의 인 달러) 50% 1,000

의 연금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부부 합산으로 달러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 3,000 . 

이 세의 배우자도 본인의 직업이 있고 년 이상 세금을 납부했고 그 금액이 배우자로서 받는 63 10 , 

달러보다 많다면 본인의 직업에서 받는 연금을 받게 되고 부양가족으로 받는 연금 달러는 1,000 1,000

받지 못한다 이러한 혜택은 이혼한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은퇴한 연금 수혜자와 최소 년 이상의 . 10

혼인관계를 유지하였고 세 이상이며 연금수령 시 다른 사람과 혼인관계가 없는 상태라면 동일한 , 62 , 

기준이 적용된다 은퇴한 연금 수령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최소 세 이상이거나 세 . 60 , 60

11) https://www.ssa.gov/oact/progdata/typ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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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리고 근로 경험이 있는 자폐 청년들의 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80% . 

또한 과 동료들은 세 성인 자폐성장애인 명 평균연령 을 대상으로 고용현황Ohl 18~68 254 ( 38.11)

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설문조사 당시 기준으로 가 (Ohl et al., 2017). 61.42% (n=154)

고용되어 있었고 가 실업 상태였다 실업 상태인 자폐성장애인의 가 직업을 구할 38.58% . 29.59%

수 없었다고 하였고 가 해고당한 경험이 있고 는 상해나 질병으로 더 이상 일할 , 21.43% , 16.33%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고용되어 있는 자폐성장애인들의 평균 고용기간은 년으로 나타났. 4.17

고 일하고 있는 분야는 정보 테크놀로지 교육분야 판매 의료계열, (10.39%), (9.74%), (9.09%), 

식당이나 요식업 정부기관 소속 순으로 나타났다(8.44%), (5.84%), (4.55%) .

이 두 자료들은 조사 대상 연령이 대이거나 평균 연령이 세 이하이기 때문에 노령기를 20 40 , 

포함한 전체 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인의 고용률에 비해 더 높은 수치의 고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각 통계자료를 해석할 때 설문대상 연령을 고려하여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 사회보장 연금 혜택 . (Social Security Benefits)

사회보장 연금제도는 근로 기간 동안 매달 사회보장 연금에 해당하는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한 사람이 은퇴를 한 경우 연금 납부기간 동안 장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장애 를 (1) , (2) ( )

갖게 된 경우 연금을 납부한 근로자가 사망하고 남겨진 유족이 된 경우 그리고 연금을 , (3) , (4) 

받는 사람의 부양가족인 경우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고용기간 . 

동안 자신 월급의 를 사회보장 연금을 위한 세금으로 를 메디 케어 의료지원 세금으로 6.2% , 1.45% ( ) 

납부하며 고용주도 동일하게 각 근로자의 매달 임금의 를 세금으로 를 메디 케어 , 6.2% , 1.45%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여기서 메디 케어 세금 납부는 현재 은퇴 전 사용하고 있는 . (Medicare) ( ) 

의료보험 비용이 아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국가에서 일원화된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 

각 개인이 필요한 의료보험을 구입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메디 케어는 세 이상 고령자에게 . 65

주어지는 연방정부의 의료보험 혜택이며 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세금의 , 

형태로 매달 원천징수로 납부하는 것이다 또한 이 메디 케어 세금은 고연봉자의 경우 그 금액이 . 

더 높아진다 예를 들면 부부합산 연봉이 만 달러가 넘어가면 를 납부하고 추가로 를 . 25 1.45% 0.9%

더 납부해야 한다. 

한국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만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 존재하듯 

미국에서도 사회보장 연금 외에 다른 형태의 연금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한국의 공무원연금처럼 . , 

미국의 연방 또는 주 정부 기관에 고용된 사람들이 받는 주 정부 연금이 존재한다 미국의 모든 . 

연금에 대해 기술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근로 기간 동안 납부하여 

받게 되는 사회보장 연금을 토대로 장애인의 연금수령 및 조기수령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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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에 관한 모든 기준과 여러 구체적인 수치는 매년 변경될 수 있다 여기에 제시된 모든 수치들은 . 

현재 년을 기준으로 제시된 정보이다2023 . 

은퇴 후 사회보장 연금을 받는 경우1) 

사회보장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최소 년 동안 일을 하면서 연금에 해당하는 10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최소 세가 되어야 연금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년 , 62 . 1954

이전 출생자의 경우 완전 은퇴 연령이 세로 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full retirement) 66 , 1960

세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완전 은퇴 연령 이전에 연금수령을 신청한 경우 조기수령 매달 67 . ( ), 

받는 연금의 금액은 완전 은퇴 연령 이후에 받는 것보다 줄어든다 현재 관련 규정에 따르면 . 

대부분 세가 되었을 때부터 최대 금액의 연금을 받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70 .11) 연금의  

금액은 고용기간 동안 납부한 연금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년 기준으로 완전 은퇴 , 2023

연령이 되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연금은 월 달러이다 만약 세부터 연금을 3,627 . 62

받기로 신청하였다면 최대 금액은 월 달러이며 세에 은퇴를 한다면 최대 달러를 , 2,572 70 4,555

받게 된다.

가 연금 수혜와 관련된 부양가족 지원) 

사회보장 연금은 수령자 본인뿐만 아니라 은퇴한 사람의 부양가족인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지급된

다 배우자의 경우 연금수령을 위해서는 세 이하의 자녀 또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고 . (1) 16

있거나 세 이상이어야 한다 배우자로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은 은퇴한 연금 수령자가 , (2) 62 . 

받는 금액의 최대 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본인이 일하면서 납부한 세금이 있고 그 금액이 50% , , 

배우자로서 받는 금액보다 크다면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세에 은퇴한 사람이 . , 67

월 달러의 연금을 받는다면 세의 배우자 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그동안 부부 공동명2,000 , 63 (10

의로 세금보고를 해 온 경우 역시 그동안 직업이 없었더라도 은퇴자가 받는 금액의 인 달러) 50% 1,000

의 연금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부부 합산으로 달러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 3,000 . 

이 세의 배우자도 본인의 직업이 있고 년 이상 세금을 납부했고 그 금액이 배우자로서 받는 63 10 , 

달러보다 많다면 본인의 직업에서 받는 연금을 받게 되고 부양가족으로 받는 연금 달러는 1,000 1,000

받지 못한다 이러한 혜택은 이혼한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은퇴한 연금 수혜자와 최소 년 이상의 . 10

혼인관계를 유지하였고 세 이상이며 연금수령 시 다른 사람과 혼인관계가 없는 상태라면 동일한 , 62 , 

기준이 적용된다 은퇴한 연금 수령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최소 세 이상이거나 세 . 60 , 60

11) https://www.ssa.gov/oact/progdata/typ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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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이지만 세 미만의 자녀나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연금을 대신 수령할 수 16

있다 연금을 납부한 사람이 사망 시에 자녀가 연금 수령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자녀가 대신 받을 . 

수도 있다 부양가족인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어지는 연금은 연금 납부자 본인이 받는 전체 금액의 . 

를 초과할 수 없다50% .12) 

나 은퇴자를 위한 의료지원) 

은퇴한 고령자에게 주어지는 메디 케어 혜택은 완전 은퇴 연령 현재 년 이후 (Medicare) ( 1960

출생인 경우 세가 완전 은퇴 연령임 과 상관없이 세 생일이 되기 개월 전에 신청할 수 67 .) 65 3

있다 여기서 말하는 메디 케어는 세 이상의 은퇴한 고령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직업을 가지고 . 65 , 

있는 동안 메디 케어 세금을 납부했어야 한다 이에 반해 메디케이드 는 저소득층을 , (Medicaid)

위해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의료보험이다 따라서 메디케이드는 연령과 상관없이 . 

개인의 경우 연간 소득이 달러 미만 인 가족의 경우 연간 소득이 달러 미만인 14,580 , 4 30,000

경우 받을 수 있다 은퇴를 한 고령자가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저소득층으. 

로 분류되어 고령자를 위한 메디 케어와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둘 다 받을 수 있다 메디 . 

케어의 경우 모든 의료 서비스가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어서 추가로 더 보험을 구입해야 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다 반면 메디케이드의 경우 본인 . 

부담 금액이 많지 않고 대부분의 의료서비스가 포함되어 더욱 포괄적인 혜택을 받을 수 , 

있다.13) 

장애로 인해 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경우 2) 

장애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연금 혜택은 사회보장 장애보험(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과 보조적 보장수입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Supplemental Security Income) .

가 사회보장 장애 보험 )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SSDI)

신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을 동반하는 장애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근로 활동을 지속할 , 

수 없는 경우 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인 장애에 대해서는 연금을 , . 

지급하지 않으며 연금 조기수령을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유형 및 건강상태에 대한 리스트에 , 

해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야 한다.14) 이 리스트에는 다양한 장애뿐만 아니라 건강상의 문제 예 ( : 

12) https://www.ssa.gov/benefits/disability/family.html
13) https://www.hhs.gov/answers/medicare-and-medicaid/what-is-the-difference-between-med

icare-medicaid/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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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만성질환 들이 포함되어 있다 는 한국의 장애연금처럼 개인이 연금을 납부한 기간에 , ) . SSDI , 

장애나 건강상의 문제를 갖게 된 경우 를 신청할 수 있다 를 받는 사람이 완전 은퇴 SSDI . SSDI

연령에 이르게 되면 장애연금은 중단되고 은퇴연금으로 전환된다 를 받기 위해서는 은퇴 , . SSDI

시에 연금을 받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근로 년수가 최소 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 세금을 10 , 

납부했어야 한다 그러나 세 이전에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면 장애가 발생한 년도를 기준으로 . 31 , 

몇 년 동안 근로를 했는지를 계산하는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세에 장애를 가지게 . , 24

되었다면 장애가 발생한 년도를 기준으로 지난 년 중 년 동안 근로를 하고 연금에 대한 , 3 1.5

세금을 납부했어야 한다 세에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면 장애가 발생한 년도를 기준으로 지난 . 31 , 

년 중 년 동안 근로를 하고 연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어야 한다10 5 . 

사회보장 장애보험을 받기 위한 조건(1) 

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로 인해 더 이상 기존에 담당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없고 다른 업무로 SSDI , 

변경을 한다고 해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건강상태에 대한 의료 전문가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조건은 장애를 가지게 되어 기존의 근무를 담당할 수 없고 한 . (1) , 

달 소득이 달러 이하 시각장애인의 경우 달러 이하 이고 건강상태가 기본적인 1,470 ( 2,460 ) , (2) 

근무 관련 활동 예 물건 들어올리기 서 있기 걷기 앉아 있기 기억하기 등 을 수행하는 데 심각한 ( : , , , , )

어려움을 초래하고 이러한 어려움이 최소 년 이상 지속되고 이러한 심각한 어려움이 연금수령 1 , (3) 

적합성 판단을 위해 마련된 장애 및 건강상태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 

수령 적합성 심사를 위해 마련된 건강상태 리스트에는 장애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상의 SSDI 

문제 예 암 만성 건강 질환 들이 포함되어 있다( : , ) . 

연금수령에 대한 적합성은 최소 년마다 재심사를 거쳐 지속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는 3 . SSDI

근로자가 근로 기간 동안 납부한 세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수령액이 산정된다 만약 연금 수령자가 . 

장애로 인해 다른 혜택을 받고 있고 적은 금액이라도 소득이 있다면 그런 모든 소득이 고려된 , 

상태에서 금액이 책정된다. 

사회보장 장애보험과 관련된 부양가족 지원(2) 

장애를 지닌 자녀도 부모가 직업을 가지고 최소 년 이상 사회보장 연금을 납부해서 현재 10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자격으로 를 받을 수 있다 장애 자녀가 를 받기 , SSDI . SSDI

위한 조건은 현재 부모가 은퇴를 하고 사회보장 연금을 수령하고 있거나 부모가 장애로 (1) , (2) 

14) https://www.ssa.gov/disability/professionals/bluebook/listing-impairment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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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이지만 세 미만의 자녀나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연금을 대신 수령할 수 16

있다 연금을 납부한 사람이 사망 시에 자녀가 연금 수령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자녀가 대신 받을 . 

수도 있다 부양가족인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어지는 연금은 연금 납부자 본인이 받는 전체 금액의 . 

를 초과할 수 없다50% .12) 

나 은퇴자를 위한 의료지원) 

은퇴한 고령자에게 주어지는 메디 케어 혜택은 완전 은퇴 연령 현재 년 이후 (Medicare) ( 1960

출생인 경우 세가 완전 은퇴 연령임 과 상관없이 세 생일이 되기 개월 전에 신청할 수 67 .) 65 3

있다 여기서 말하는 메디 케어는 세 이상의 은퇴한 고령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직업을 가지고 . 65 , 

있는 동안 메디 케어 세금을 납부했어야 한다 이에 반해 메디케이드 는 저소득층을 , (Medicaid)

위해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의료보험이다 따라서 메디케이드는 연령과 상관없이 . 

개인의 경우 연간 소득이 달러 미만 인 가족의 경우 연간 소득이 달러 미만인 14,580 , 4 30,000

경우 받을 수 있다 은퇴를 한 고령자가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저소득층으. 

로 분류되어 고령자를 위한 메디 케어와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둘 다 받을 수 있다 메디 . 

케어의 경우 모든 의료 서비스가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어서 추가로 더 보험을 구입해야 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다 반면 메디케이드의 경우 본인 . 

부담 금액이 많지 않고 대부분의 의료서비스가 포함되어 더욱 포괄적인 혜택을 받을 수 , 

있다.13) 

장애로 인해 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경우 2) 

장애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연금 혜택은 사회보장 장애보험(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과 보조적 보장수입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Supplemental Security Income) .

가 사회보장 장애 보험 )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SSDI)

신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을 동반하는 장애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근로 활동을 지속할 , 

수 없는 경우 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인 장애에 대해서는 연금을 , . 

지급하지 않으며 연금 조기수령을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유형 및 건강상태에 대한 리스트에 , 

해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야 한다.14) 이 리스트에는 다양한 장애뿐만 아니라 건강상의 문제 예 ( : 

12) https://www.ssa.gov/benefits/disability/family.html
13) https://www.hhs.gov/answers/medicare-and-medicaid/what-is-the-difference-between-med

icare-medicaid/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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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만성질환 들이 포함되어 있다 는 한국의 장애연금처럼 개인이 연금을 납부한 기간에 , ) . SSDI , 

장애나 건강상의 문제를 갖게 된 경우 를 신청할 수 있다 를 받는 사람이 완전 은퇴 SSDI . SSDI

연령에 이르게 되면 장애연금은 중단되고 은퇴연금으로 전환된다 를 받기 위해서는 은퇴 , . SSDI

시에 연금을 받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근로 년수가 최소 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 세금을 10 , 

납부했어야 한다 그러나 세 이전에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면 장애가 발생한 년도를 기준으로 . 31 , 

몇 년 동안 근로를 했는지를 계산하는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세에 장애를 가지게 . , 24

되었다면 장애가 발생한 년도를 기준으로 지난 년 중 년 동안 근로를 하고 연금에 대한 , 3 1.5

세금을 납부했어야 한다 세에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면 장애가 발생한 년도를 기준으로 지난 . 31 , 

년 중 년 동안 근로를 하고 연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어야 한다10 5 . 

사회보장 장애보험을 받기 위한 조건(1) 

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로 인해 더 이상 기존에 담당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없고 다른 업무로 SSDI , 

변경을 한다고 해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건강상태에 대한 의료 전문가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조건은 장애를 가지게 되어 기존의 근무를 담당할 수 없고 한 . (1) , 

달 소득이 달러 이하 시각장애인의 경우 달러 이하 이고 건강상태가 기본적인 1,470 ( 2,460 ) , (2) 

근무 관련 활동 예 물건 들어올리기 서 있기 걷기 앉아 있기 기억하기 등 을 수행하는 데 심각한 ( : , , , , )

어려움을 초래하고 이러한 어려움이 최소 년 이상 지속되고 이러한 심각한 어려움이 연금수령 1 , (3) 

적합성 판단을 위해 마련된 장애 및 건강상태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 

수령 적합성 심사를 위해 마련된 건강상태 리스트에는 장애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상의 SSDI 

문제 예 암 만성 건강 질환 들이 포함되어 있다( : , ) . 

연금수령에 대한 적합성은 최소 년마다 재심사를 거쳐 지속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는 3 . SSDI

근로자가 근로 기간 동안 납부한 세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수령액이 산정된다 만약 연금 수령자가 . 

장애로 인해 다른 혜택을 받고 있고 적은 금액이라도 소득이 있다면 그런 모든 소득이 고려된 , 

상태에서 금액이 책정된다. 

사회보장 장애보험과 관련된 부양가족 지원(2) 

장애를 지닌 자녀도 부모가 직업을 가지고 최소 년 이상 사회보장 연금을 납부해서 현재 10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자격으로 를 받을 수 있다 장애 자녀가 를 받기 , SSDI . SSDI

위한 조건은 현재 부모가 은퇴를 하고 사회보장 연금을 수령하고 있거나 부모가 장애로 (1) , (2) 

14) https://www.ssa.gov/disability/professionals/bluebook/listing-impairment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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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연금을 조기수령 하고 있거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이다 다시 말해 부모가 현재 연금 , (3) . 

수령 대상자여서 연금 수령자 부양가족으로 혜택을 받거나 연금 수령자인 부모가 사망해서 그 , 

혜택을 자녀가 대신 받는 경우이다 세 이상의 성인 자녀의 경우 장애 성인 자녀. 18 SSDI (Disabled 

로 분류되어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Adult Child: DAC) . 

장애가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장애인지 심사가 이루어진다 이 심사는 의사의 소견서 . 

이외에도 학교의 교사 소견서와 학업 기록 등 다양한 서류를 통해 진행된다 장애 자녀가 세가 . 22

되기 전에 고용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되고 취업이 되기 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15) 

또한 배우자의 경우에도 은퇴 시에 받는 사회보장 연금과 동일하게 세금을 납부한 사람이 장애로 

인해 로 조기에 연금을 수령하게 되었다면 그 금액의 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SSDI 50% . , 

개인이 장애를 가지게 되어 더 이상 고용을 유지할 수 없어서 로 한 달에 달러를 받는다면 SSDI 1,000

그 배우자도 의 금액인 달러를 매달 받게 된다 만약 이 가정에 장애자녀도 포함되어 50% 500 . 

있다면 그 장애자녀도 부양가족 자격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로 전체 부양가족이 . SSDI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연금 수령자가 받는 금액의 최대 를 초과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어떤 80% . 

가정의 가장이 장애를 가지게 되어 고용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한 달에 달러의 를 1000 SSDI

수령하게 되었을 때 그 가정의 가장뿐만 아니라 자녀도 장애가 있다면 장애자녀와 배우자의 혜택을 

모두 합하여 가장이 받는 금액의 인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가정은 80% 800 . 

부양가족 혜택을 모두 포함하여 최대 달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로 인한 부양가족 1,800 . SSDI

혜택이 까지인데 반해 은퇴나 사망 시에 제공되는 부양가족 혜택은 최대 를 초과할 수 80% , 50%

없다. 

나 보조적 보장 수입 )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는 재정적인 필요에 따라 혜택을 지급하는 것으로 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SSI , . 

저소득층 월 달러 이하의 소득 이거나 보유 재산이 적거나 개인당 달러 이하 부부 ( 1,913 ) , ( 2,000 , 

합산 달러 이하의 은행 잔고 장애나 시각장애 완전 시력상실 가 있거나 세 이상인 경우에 3,000 ), ( ) , 65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가 있는 경우 한 달 수입이 달러 이하 시각장애인의 경우 달러. 1,470 ( 2,460 )

임을 증빙해야 하고 세 이상인 경우는 장애가 없어도 연금을 포함한 모든 수입과 재산이 저소득에 , 65

해당한다면 를 받을 수 있다 재산을 계산할 때에는 현금 보유액과 은행 잔고 주식투자 금액을 SSI . , 

고려하지만 주택과 차는 포함하지 않는다 최근 지급 자료를 보면 년 기준으로 개인은 . SSI , 2023

매달 달러 부부 합산 달러가 지급되었다914 , 1,371 .16)

15) https://www.ssa.gov/pubs/EN-05-10026.pdf
16) https://evansdisability.com/blog/social-security-disability-benefits-pay-chart/#:~:text=W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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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의 경우 연금 혜택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를 지니고 있고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저소득 , 

기준을 충족하며 소득도 위에 제시한 대로 달러 시각장애인의 경우 달러 를 초과하지 1,470 ( 2,460 )

않는다면 아동 개인당 를 신청할 수 있다 는 고용기간 동안 납부한 세금과 관계가 없는 SSI . SSI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이므로 가족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연금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 

아동의 장애에 대해서도 보조를 신청할 수 있다 세 이하 아동의 경우 년마다 장애 적합성을 . 18 3

다시 심사하고 결정한다 장애자녀가 세가 넘게 되면 성인으로 간주되어 가족의 수입과 재산이 . 18

아닌 성인 장애인의 수입과 재산을 토대로 적합성 심사가 이루어진다. 

가 선행연구. 

발달장애인 조기노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찾기 위해 문헌연구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인 

에 Academic Search Premier ‘premature aging, early onset aging, frailty, disability,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여 북미권에 해당하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autism, intellectual disability’ 

실시된 개의 연구를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 발간된 3 . Handbook on Ageing 

에 수록된 몇 개의 챕터 중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와 with Disability(Punam & Bigby, 2021)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요약하고자 한다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 에 초점을 . ‘ ’

둔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지만 연구 키워드가 조기노화 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앞서 언급한 , ‘ ’

대로 장애인의 평균 사망 연령이나 고령의 장애인이 겪는 건강상의 문제를 토대로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의 가능성을 보고한 연구 결과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 와 . ‘ ’

관련된 장에서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그 연구들은 이곳 선행연구 조사 부분에 포함하지 않았다‘ ’ .  

다운증후군과 조기노화1) 

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운증후군을 지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비전형적인 노화Zigman(2013)

즉 조기노화 의 여러 징후들을 정리하(atypical aging), (early, premature or accelerated aging)

였다 이 보고한 조기노화의 징후들은 피부조직 시스템 예. Zigman (1) (integumentary system, : 

주름과 탈모 호르몬 시스템 예 여성의 조기폐경 감각 시스템), (2) (endocrine system, : ) (3) (sensory 

t%20Is%20the%20Maximum%20Social,payment%20is%20%243%2C627%20a%20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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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연금을 조기수령 하고 있거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이다 다시 말해 부모가 현재 연금 , (3) . 

수령 대상자여서 연금 수령자 부양가족으로 혜택을 받거나 연금 수령자인 부모가 사망해서 그 , 

혜택을 자녀가 대신 받는 경우이다 세 이상의 성인 자녀의 경우 장애 성인 자녀. 18 SSDI (Disabled 

로 분류되어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Adult Child: DAC) . 

장애가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장애인지 심사가 이루어진다 이 심사는 의사의 소견서 . 

이외에도 학교의 교사 소견서와 학업 기록 등 다양한 서류를 통해 진행된다 장애 자녀가 세가 . 22

되기 전에 고용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되고 취업이 되기 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15) 

또한 배우자의 경우에도 은퇴 시에 받는 사회보장 연금과 동일하게 세금을 납부한 사람이 장애로 

인해 로 조기에 연금을 수령하게 되었다면 그 금액의 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SSDI 50% . , 

개인이 장애를 가지게 되어 더 이상 고용을 유지할 수 없어서 로 한 달에 달러를 받는다면 SSDI 1,000

그 배우자도 의 금액인 달러를 매달 받게 된다 만약 이 가정에 장애자녀도 포함되어 50% 500 . 

있다면 그 장애자녀도 부양가족 자격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로 전체 부양가족이 . SSDI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연금 수령자가 받는 금액의 최대 를 초과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어떤 80% . 

가정의 가장이 장애를 가지게 되어 고용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한 달에 달러의 를 1000 SSDI

수령하게 되었을 때 그 가정의 가장뿐만 아니라 자녀도 장애가 있다면 장애자녀와 배우자의 혜택을 

모두 합하여 가장이 받는 금액의 인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가정은 80% 800 . 

부양가족 혜택을 모두 포함하여 최대 달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로 인한 부양가족 1,800 . SSDI

혜택이 까지인데 반해 은퇴나 사망 시에 제공되는 부양가족 혜택은 최대 를 초과할 수 80% , 50%

없다. 

나 보조적 보장 수입 )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는 재정적인 필요에 따라 혜택을 지급하는 것으로 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SSI , . 

저소득층 월 달러 이하의 소득 이거나 보유 재산이 적거나 개인당 달러 이하 부부 ( 1,913 ) , ( 2,000 , 

합산 달러 이하의 은행 잔고 장애나 시각장애 완전 시력상실 가 있거나 세 이상인 경우에 3,000 ), ( ) , 65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가 있는 경우 한 달 수입이 달러 이하 시각장애인의 경우 달러. 1,470 ( 2,460 )

임을 증빙해야 하고 세 이상인 경우는 장애가 없어도 연금을 포함한 모든 수입과 재산이 저소득에 , 65

해당한다면 를 받을 수 있다 재산을 계산할 때에는 현금 보유액과 은행 잔고 주식투자 금액을 SSI . , 

고려하지만 주택과 차는 포함하지 않는다 최근 지급 자료를 보면 년 기준으로 개인은 . SSI , 2023

매달 달러 부부 합산 달러가 지급되었다914 , 1,371 .16)

15) https://www.ssa.gov/pubs/EN-05-10026.pdf
16) https://evansdisability.com/blog/social-security-disability-benefits-pay-chart/#:~:text=W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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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의 경우 연금 혜택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를 지니고 있고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저소득 , 

기준을 충족하며 소득도 위에 제시한 대로 달러 시각장애인의 경우 달러 를 초과하지 1,470 ( 2,460 )

않는다면 아동 개인당 를 신청할 수 있다 는 고용기간 동안 납부한 세금과 관계가 없는 SSI . SSI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이므로 가족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연금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 

아동의 장애에 대해서도 보조를 신청할 수 있다 세 이하 아동의 경우 년마다 장애 적합성을 . 18 3

다시 심사하고 결정한다 장애자녀가 세가 넘게 되면 성인으로 간주되어 가족의 수입과 재산이 . 18

아닌 성인 장애인의 수입과 재산을 토대로 적합성 심사가 이루어진다. 

가 선행연구. 

발달장애인 조기노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찾기 위해 문헌연구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인 

에 Academic Search Premier ‘premature aging, early onset aging, frailty, disability,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여 북미권에 해당하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autism, intellectual disability’ 

실시된 개의 연구를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 발간된 3 . Handbook on Ageing 

에 수록된 몇 개의 챕터 중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와 with Disability(Punam & Bigby, 2021)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요약하고자 한다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 에 초점을 . ‘ ’

둔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지만 연구 키워드가 조기노화 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앞서 언급한 , ‘ ’

대로 장애인의 평균 사망 연령이나 고령의 장애인이 겪는 건강상의 문제를 토대로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의 가능성을 보고한 연구 결과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 와 . ‘ ’

관련된 장에서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그 연구들은 이곳 선행연구 조사 부분에 포함하지 않았다‘ ’ .  

다운증후군과 조기노화1) 

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운증후군을 지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비전형적인 노화Zigman(2013)

즉 조기노화 의 여러 징후들을 정리하(atypical aging), (early, premature or accelerated aging)

였다 이 보고한 조기노화의 징후들은 피부조직 시스템 예. Zigman (1) (integumentary system, : 

주름과 탈모 호르몬 시스템 예 여성의 조기폐경 감각 시스템), (2) (endocrine system, : ) (3) (sensory 

t%20Is%20the%20Maximum%20Social,payment%20is%20%243%2C627%20a%20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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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골격계 시스템 면역 시스템system), (4) (musculoskeletal system), (5) (immunological 

신경계 시스템 예 뇌전증 알츠하이머 등을 포함한다 이 system), (6) (neurological system, : , ) . 

연구자는 특별히 다운증후군 성인들이 조기에 알츠하이머의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한다는 연구들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인용한 한 연구 재인용 는 . Zigman(2013) (Coppus et al., 2006, )

세 이상의 다운증후군을 가진 명의 알츠하이머 발병률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시했다45 506 : 

세 세 세 세 이상 이 결과에 따르면 세 8.9%(45~49 ), 17.7%(50~54 ), 32.1%(55~59 ), 25.6%(60 ). 50

이상이 되었을 때 세 이전보다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대 중반부터 50 , 50

세 사이에 이상의 사람들이 알츠하이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세 이상에서 60 30% . 60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로 감소하는 것에 대해 연구자들은 세 이상의 다운증후군을 지닌 25.6% 60

사람들의 조기사망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지적장애인의 조기노화2) 

지적장애인을 오랫동안 진료하였던 의료인 또는 상담자였던 연구자들이 쓴 지적장애인의 조기노

화와 관련된 문헌 을 살펴보면 년대부터 지적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Evenhuis et al., 2021) , 1960

과 달리 노화와 관련된 증상을 더 일찍 경험한다는 보고들이 있어왔다고 한다 그들의 설명에 . 

따르면 활동적이었던 지적장애인들이 취미생활이나 일터에서 흥미를 잃어가고 걷는 데 어려움을 , 

겪고 넘어져서 엉덩이를 다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의사소통도 줄어들고 음식도 , , , , 

잘 먹지 않고 또 조기에 사망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 , , 

보다 년 정도 일찍 노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15~20 (Kemp & Mosqueda, 2004). 

경험들은 체계적인 연구 결과로 보고되지 못하다가 년대에 접어들면서 장애와 노화에 1980~90

대해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년대에 임상적인 연구와 지원 프로그램에 , 1990~2000

대한 개발이 시도되었다 이 무렵 초기의 연구들은 다운증후군을 지닌 사람들이 치매발병과 조기사망 . 

확률이 높은 것에 대해 보고하였고 점차 여러 장애유형을 포함한 노화와 관련된 증상을 연구하고 ,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 

지적장애인의 조기노화에 대해 과 동료들 은 세 이상의 지적장애인 명과 Schoufour (2013) 50 982

비교집단인 비장애인의 노화를 비교하였는데 결과를 보면 그림 참조 세의 지적장애인, ([ 19] ), 50~59

이 경험하는 노화의 정도가 세의 비장애인에게 나타나는 노화의 정도와 비슷하였고 연구 70~80 , 

참여자 전 연령대 세 세 에서 지적장애인이 경험하는 노화의 정도가 비장애인에게 나타나는 (50 -100 )

노화의 정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연구이지만 미국에서 . 

최근에 발간된 라는 책에 수록되어 있고 지적장애인의 Handbook on Ageing with Disability , 

조기노화에 대해 측정한 중요한 연구 결과라고 판단되어 이곳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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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의 노화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할수

록 노화의 정도도 심해질 수 있으며 다운증후군의 경우 노화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지적장애인 , ,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노화의 정도는 더 빠를 수 있지만 노화와 관련된 문제를 더 잘 해결하고 

적응해 나간다고 한다 이 연구자들은 성별에 대한 차이는 비장애인의 (Schoufour et al., 2021). 

노화에 관한 연구 결과와 비슷하다고 보고하였다.

그림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연령에 따른 노화 정도 비교 [ 19] (Schoufour et al., 2013)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3) 

와 동료들 은 지적 및 발달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비장애인이 세에 겪게 되는 McKenzie (2017) 80

증상을 대부터 경험하게 된다는 조기노화 를 설명하면서 지적 및 발달장애인50 (premature aging) , 

과 비장애인이 경험하는 노쇠 에 대해 비교하였다 이 연구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거주하고 (frailty) . 

있는 세 지적 및 발달장애인 명과 같은 주에 거주하고 있는 비장애인 18~99 51,138 20%(3,272,080

명 를 비교 집단으로 무작위 선정하였다 연구 도구로는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개발한 ) . ‘the Adjusted 

을 사용하였다 은 개의 노화를 Clinical Groups-Predicative Model(ACG-PM)’ . ACG-PM 81

진단하는 코드를 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이 진단 도구에 포함된 개 영역은 영양실조11 . 11 , 

치매 시력손상 욕창 체중감소 비만 소변 또는 대변의 실금(dementia), , (decubitus ulcer), , , 

빈곤 지원을 받기 어려운 방해가 되는 문제 보행상의 (incontinence of urine or feces), (poverty), , 

어려움 낙상이다 이외에도 연구 참여자가 정신적인 문제나 중독 증상이 있는지에 , . ACG-PM 

대해 전문가 진단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 그림 참조 전 연령대. ([ 20] ), (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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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골격계 시스템 면역 시스템system), (4) (musculoskeletal system), (5) (immunological 

신경계 시스템 예 뇌전증 알츠하이머 등을 포함한다 이 system), (6) (neurological system, : , ) . 

연구자는 특별히 다운증후군 성인들이 조기에 알츠하이머의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한다는 연구들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인용한 한 연구 재인용 는 . Zigman(2013) (Coppus et al., 2006, )

세 이상의 다운증후군을 가진 명의 알츠하이머 발병률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시했다45 506 : 

세 세 세 세 이상 이 결과에 따르면 세 8.9%(45~49 ), 17.7%(50~54 ), 32.1%(55~59 ), 25.6%(60 ). 50

이상이 되었을 때 세 이전보다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대 중반부터 50 , 50

세 사이에 이상의 사람들이 알츠하이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세 이상에서 60 30% . 60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로 감소하는 것에 대해 연구자들은 세 이상의 다운증후군을 지닌 25.6% 60

사람들의 조기사망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지적장애인의 조기노화2) 

지적장애인을 오랫동안 진료하였던 의료인 또는 상담자였던 연구자들이 쓴 지적장애인의 조기노

화와 관련된 문헌 을 살펴보면 년대부터 지적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Evenhuis et al., 2021) , 1960

과 달리 노화와 관련된 증상을 더 일찍 경험한다는 보고들이 있어왔다고 한다 그들의 설명에 . 

따르면 활동적이었던 지적장애인들이 취미생활이나 일터에서 흥미를 잃어가고 걷는 데 어려움을 , 

겪고 넘어져서 엉덩이를 다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의사소통도 줄어들고 음식도 , , , , 

잘 먹지 않고 또 조기에 사망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 , , 

보다 년 정도 일찍 노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15~20 (Kemp & Mosqueda, 2004). 

경험들은 체계적인 연구 결과로 보고되지 못하다가 년대에 접어들면서 장애와 노화에 1980~90

대해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년대에 임상적인 연구와 지원 프로그램에 , 1990~2000

대한 개발이 시도되었다 이 무렵 초기의 연구들은 다운증후군을 지닌 사람들이 치매발병과 조기사망 . 

확률이 높은 것에 대해 보고하였고 점차 여러 장애유형을 포함한 노화와 관련된 증상을 연구하고 ,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 

지적장애인의 조기노화에 대해 과 동료들 은 세 이상의 지적장애인 명과 Schoufour (2013) 50 982

비교집단인 비장애인의 노화를 비교하였는데 결과를 보면 그림 참조 세의 지적장애인, ([ 19] ), 50~59

이 경험하는 노화의 정도가 세의 비장애인에게 나타나는 노화의 정도와 비슷하였고 연구 70~80 , 

참여자 전 연령대 세 세 에서 지적장애인이 경험하는 노화의 정도가 비장애인에게 나타나는 (50 -100 )

노화의 정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연구이지만 미국에서 . 

최근에 발간된 라는 책에 수록되어 있고 지적장애인의 Handbook on Ageing with Disability , 

조기노화에 대해 측정한 중요한 연구 결과라고 판단되어 이곳에 포함하였다. 

- 115 -

지적장애인의 노화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할수

록 노화의 정도도 심해질 수 있으며 다운증후군의 경우 노화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지적장애인 , ,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노화의 정도는 더 빠를 수 있지만 노화와 관련된 문제를 더 잘 해결하고 

적응해 나간다고 한다 이 연구자들은 성별에 대한 차이는 비장애인의 (Schoufour et al., 2021). 

노화에 관한 연구 결과와 비슷하다고 보고하였다.

그림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연령에 따른 노화 정도 비교 [ 19] (Schoufour et al., 2013)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3) 

와 동료들 은 지적 및 발달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비장애인이 세에 겪게 되는 McKenzie (2017) 80

증상을 대부터 경험하게 된다는 조기노화 를 설명하면서 지적 및 발달장애인50 (premature aging) , 

과 비장애인이 경험하는 노쇠 에 대해 비교하였다 이 연구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거주하고 (frailty) . 

있는 세 지적 및 발달장애인 명과 같은 주에 거주하고 있는 비장애인 18~99 51,138 20%(3,272,080

명 를 비교 집단으로 무작위 선정하였다 연구 도구로는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개발한 ) . ‘the Adjusted 

을 사용하였다 은 개의 노화를 Clinical Groups-Predicative Model(ACG-PM)’ . ACG-PM 81

진단하는 코드를 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이 진단 도구에 포함된 개 영역은 영양실조11 . 11 , 

치매 시력손상 욕창 체중감소 비만 소변 또는 대변의 실금(dementia), , (decubitus ulcer), , , 

빈곤 지원을 받기 어려운 방해가 되는 문제 보행상의 (incontinence of urine or feces), (poverty), , 

어려움 낙상이다 이외에도 연구 참여자가 정신적인 문제나 중독 증상이 있는지에 , . ACG-PM 

대해 전문가 진단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 그림 참조 전 연령대. ([ 20] ), (18~85



발달장애인 근로자 조기노화 백서 Ⅲ. 미국의 발달장애 근로자 조기노화

- 116 -

세 에서 지적 및 발달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노쇠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가장 어린 ) . 

연령대인 세 그룹을 보면 지적 및 발달장애인이 경험하고 있는 노화의 정도가 비장애인의 18~24 , 

세 집단에서 나타나는 노화의 정도와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60~64 . Schoufour 

의 연구가 그림 참조 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이 연구는 et al.(2013) ([ 19] ) 50

세의 연령대까지 대상에 포함한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18~85 .

그림 지적 및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연령에 따른 노화 정도 비교 [ 20] (McKenzie et al., 2017)

발달장애인의 조기 사망률4) 

와 동료들 은 년 미국 인구 조사 자료에서 발달장애인의 사망 연령에 Landes (2019) 2012~2016

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통계자료에 포함된 인원은 발달장애인 과 비장애인. (n=33,154)

을 모두 포함하여 명이었다 이 연구는 발달장애인에 초점을 두고 (n=13,026,759) 13,059,883 . 

있지만 미국 발달장애의 정의에 따라 지적장애와 뇌성마비 등 다양한 발달장애를 포함하고 있다, . 

연구 결과는 발달장애를 지닌 성인은 비장애인보다 조기에 사망하는 경우가 높고 지적장애인 , 

중에서는 다운증후군을 지닌 사람들의 조기 사망률이 높고 뇌성마비와 다른 유형의 발달장애를 , 

지닌 사람들은 지적장애인보다 조기 사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가 보여주는 발달장애. 

인의 조기 사망률은 앞서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 를 설명하면서 제시한 여러 연구들과 동일한 ‘ ’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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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장애와 노화에 관한 문헌연구5) 

과 은 기존의 연구들을 토대로 현재 미국에서 제시된 장애와 노화에 Campbell Putnam(2021)

관한 주요 연구 결과들을 요약하였다 표 참조 비록 이 결과들이 발달장애에 초점을 둔 (< 17> ). 

것은 아니지만 장애와 노화에 관해 현재까지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들이 제시한 중요한 결과들을 , 

요약한 내용이므로 이곳에 포함하였다 또한 이 연구자들은 현재 장애와 노화에 관한 연구가 매우 . 

미흡한 실정이며 이러한 연구의 부족으로 인해 노화를 경험하는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 연구자들은 점점 더 많은 장애인들이 노령기를 맞이하면. 

서 새로운 건강상의 문제와 노화로 인한 증상을 함께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더 많은 

연구와 서비스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표 미국에서 실시된 장애와 노화에 관한 연구 결과 요약 < 17> (Campbell & Putnam, 2021)

주요 결과 세부 결과 내용

전체적으로 장애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세 이상의 시설에 있지 않는 장애인의 수가 18 (non-institutionalized) 

년에서 년까지 백만 명 증가함2005 2010 2 (Brault, 2010)

노년기에 있는 장애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세의 장애인은 세의 장애인은 세 이상의 21~64 10.7%, 65~74 25.4%, 75

장애인은 로 노령화될수록 장애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49.8% (Groach et 

al., 2012)

노년기의 장애인들 중 복합장애를 , 

지닌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세 복합 장애 개 이상 를 지닌 사람은 세는 18~44 (3 ) 18.2%, 45~79 27.6%, 

세 이상은 로 나타남80 45.4% (Lezzoni et al., 2014)

생애 초기나 중기에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높아지고 

있다.

지체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보통 비장애인과 비슷한 수준의 수명을 

보이고 발달장애인의 경우 보통 (Brault, 2010; Groach et al., 2012), 

세 이상까지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음50 (Klingbeil et al., 2004)

장애인들이 기존의 장애 이외에 

새로운 장애나 만성적인 건강문제를 

갖게 되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년 세 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운동성 정서1998~2011 18 , , , 

인지 자조기술 사회성 직업 등의 영역에서 이차의 장애나 만성적인 , , , 

문제가 발생하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고 운동 영역에서 , (movement) 

어려움이 가장 많이 증가 하고 있음(19.3%~23.3%)

(Courtney-Long et al., 2015)

상당수의 장애인들이 자신의 주요 

장애가 세 이전 노년기 이전에 65 , 

발생했다고 보고하였다. 

전 연령대 장애인의 가 자신의 장애가 세 이전에 발생하였고30% 44 , 

세 장애인 중 가 자신의 장애가 출생 때부터 존재했으며 세 15~64 13% , 65

이상의 장애인 중 절반이 자신의 활동상의 어려움이 세 이전에 이미 65

발생하였다고 보고함(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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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에서 지적 및 발달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노쇠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가장 어린 ) . 

연령대인 세 그룹을 보면 지적 및 발달장애인이 경험하고 있는 노화의 정도가 비장애인의 18~24 , 

세 집단에서 나타나는 노화의 정도와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60~64 . Schoufour 

의 연구가 그림 참조 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이 연구는 et al.(2013) ([ 19] ) 50

세의 연령대까지 대상에 포함한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18~85 .

그림 지적 및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연령에 따른 노화 정도 비교 [ 20] (McKenzie et al., 2017)

발달장애인의 조기 사망률4) 

와 동료들 은 년 미국 인구 조사 자료에서 발달장애인의 사망 연령에 Landes (2019) 2012~2016

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통계자료에 포함된 인원은 발달장애인 과 비장애인. (n=33,154)

을 모두 포함하여 명이었다 이 연구는 발달장애인에 초점을 두고 (n=13,026,759) 13,059,883 . 

있지만 미국 발달장애의 정의에 따라 지적장애와 뇌성마비 등 다양한 발달장애를 포함하고 있다, . 

연구 결과는 발달장애를 지닌 성인은 비장애인보다 조기에 사망하는 경우가 높고 지적장애인 , 

중에서는 다운증후군을 지닌 사람들의 조기 사망률이 높고 뇌성마비와 다른 유형의 발달장애를 , 

지닌 사람들은 지적장애인보다 조기 사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가 보여주는 발달장애. 

인의 조기 사망률은 앞서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 를 설명하면서 제시한 여러 연구들과 동일한 ‘ ’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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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장애와 노화에 관한 문헌연구5) 

과 은 기존의 연구들을 토대로 현재 미국에서 제시된 장애와 노화에 Campbell Putnam(2021)

관한 주요 연구 결과들을 요약하였다 표 참조 비록 이 결과들이 발달장애에 초점을 둔 (< 17> ). 

것은 아니지만 장애와 노화에 관해 현재까지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들이 제시한 중요한 결과들을 , 

요약한 내용이므로 이곳에 포함하였다 또한 이 연구자들은 현재 장애와 노화에 관한 연구가 매우 . 

미흡한 실정이며 이러한 연구의 부족으로 인해 노화를 경험하는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 연구자들은 점점 더 많은 장애인들이 노령기를 맞이하면. 

서 새로운 건강상의 문제와 노화로 인한 증상을 함께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더 많은 

연구와 서비스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표 미국에서 실시된 장애와 노화에 관한 연구 결과 요약 < 17> (Campbell & Putnam, 2021)

주요 결과 세부 결과 내용

전체적으로 장애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세 이상의 시설에 있지 않는 장애인의 수가 18 (non-institutionalized) 

년에서 년까지 백만 명 증가함2005 2010 2 (Brault, 2010)

노년기에 있는 장애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세의 장애인은 세의 장애인은 세 이상의 21~64 10.7%, 65~74 25.4%, 75

장애인은 로 노령화될수록 장애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49.8% (Groach et 

al., 2012)

노년기의 장애인들 중 복합장애를 , 

지닌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세 복합 장애 개 이상 를 지닌 사람은 세는 18~44 (3 ) 18.2%, 45~79 27.6%, 

세 이상은 로 나타남80 45.4% (Lezzoni et al., 2014)

생애 초기나 중기에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높아지고 

있다.

지체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보통 비장애인과 비슷한 수준의 수명을 

보이고 발달장애인의 경우 보통 (Brault, 2010; Groach et al., 2012), 

세 이상까지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음50 (Klingbeil et al., 2004)

장애인들이 기존의 장애 이외에 

새로운 장애나 만성적인 건강문제를 

갖게 되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년 세 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운동성 정서1998~2011 18 , , , 

인지 자조기술 사회성 직업 등의 영역에서 이차의 장애나 만성적인 , , , 

문제가 발생하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고 운동 영역에서 , (movement) 

어려움이 가장 많이 증가 하고 있음(19.3%~23.3%)

(Courtney-Long et al., 2015)

상당수의 장애인들이 자신의 주요 

장애가 세 이전 노년기 이전에 65 , 

발생했다고 보고하였다. 

전 연령대 장애인의 가 자신의 장애가 세 이전에 발생하였고30% 44 , 

세 장애인 중 가 자신의 장애가 출생 때부터 존재했으며 세 15~64 13% , 65

이상의 장애인 중 절반이 자신의 활동상의 어려움이 세 이전에 이미 65

발생하였다고 보고함(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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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례조사. 

발달장애인 본인과 가족을 위한 지원1) 

가 직무 담당을 위해 필요한 조정 제공 ) (The Job Accommodation Network: JAN)

은 미국 노동부의 장애고용 정책 사무소JAN (U.S. Department of Labor’s Office of Disability 

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장애인 근로자가 합리적 조정 을 Employment Policy) , (accommodation)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의 고용과 관련된 여러 어려움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은 직장에서의 합리적 조정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문제 미국 장애인법 JAN (1) , (2) (Americans 

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장애인의 자영업 with Disabilities Act: ADA) , (3) 

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해결 방법을 찾도록 무료로 전문가들이 일대일 자문을 (self-employment)

제공하고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누리집 에 등록을 하고 관련 문제들에 . JAN (askjan.org)

대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모아 놓은 리스트 를 살펴보면 노화 라는 JAN (A to Z lists) , (aging)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노화와 관련된 페이지는 노화가 진행 중인 근로자가 .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화 관련 증상들 예 집중력 저하 균형 문제 피로 청각과 시력의 ( : , , , 

문제 기억력 감퇴 호흡기 질환 통증 보행 문제 화장실 이용 문제 약 복용 을 나열하고 , , , , , , )

각각의 증상들에 대해 어떤 조정 들이 적절한지를 설명하고 있다(accommodation) 17) 예를 . 

들면 근로자의 기억력이 감퇴하고 있는 경우 추가의 훈련을 제공하고 기억을 도울 수 있는 , ,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나 달력 플래너 사용 녹음된 메시지 사용 언어촉진 시각적 이미지를 , , , , 

포함한 스케쥴 표 사용 지시사항을 기록해서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등의 (visual scheduler) , 

다양한 지원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고용주들이 노화를 경험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근로자를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중 한 사례를 살펴보면 최근에 치매로 진단을 받은 . , 

한 여성의 경우 고용주가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그 사람이 반복적인 작업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할 , 

것이라고 판단하고 새로운 작업으로 배치하고 훈련을 제공하여 그 사람이 반복적인 작업을 담당하면, 

서 고용을 계속 유지하도록 지원하였다고 한다 은 노화를 경험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다음의 . JAN

질문을 통해 합리적 조정과 지원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근로자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 (1) 

어려움이 무엇인가 그 어려움이 근로자에게 또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에 어떻게 영향을 ? (2) 

미치고 있는가 그 어려움 때문에 어떠한 작업에 문제가 생기고 있나 그 작업 문제를 해결하기 ? ? (3) 

위해 어떠한 지원과 조정을 제공할 수 있나 필요한 지원과 조정이 제공되었다면 그 근로자를 ? (4) 

17) https://askjan.org/disabilities/Aging.cfm#spy-scroll-headi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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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서 지원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고 다른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은지 파악하였나, ? (5) 

감독자와 근로자에게 훈련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가?

나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의 사례) 

보조공학 도구 지원 사례(1) 

미국의 는 개인과 기업이 다양한 테크놀로지와 인공지능 등의 과학기술을 이용할 Accenture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 기업은 장애물이 없는 직장 . ‘ (A barrier-free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모든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통합적인 기업 환경을 마련하workplace)’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기업 누리집에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어떠한 지원을 받으며 통합된 .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그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중 한 사례를 보면 살 때 척수구근 . , 6

근위축증 으로 진단을 받고 평생 휠체어를 사용한 리사에 대해 (spinal muscular atrophy)

소개하고 있다 리사는 장애로 인해 걷기 숨쉬기 말하기 삼키기 등의 어려움을 가지고 . , , ,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보조공학 도구를 사용하면서 독립적으로 일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 

그녀가 사용한 도구들로는 컴퓨터 사용을 돕기 위한 마우스 조이스틱 온 스(mouth joystick), -

크린 키보드 말하기를 돕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on-screen keyboard), (Dragon Naturally 

음식을 먹고 머리를 묶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로봇 팔 등이 있다 speaking), (robotic arm)

그림 참조 이러한 보조공학 도구의 사용은 그녀가 직장에서 모든 작업에 접근하고 ([ 21] ). 

통합된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18) 이 회사가 개인이나 기업들이  

이러한 다양한 과학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돕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그 회사 ,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직무를 담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보조공학 도구를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이 회사는 미국에서 매년 실시하는 장애인 . 

고용과 관련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수상을 해 오고 있다. 

18) https://www.accenture.com/us-en/blogs/accenture-research/how-can-advanced-tech-improv
e-accessibility-for-disability-i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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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례조사. 

발달장애인 본인과 가족을 위한 지원1) 

가 직무 담당을 위해 필요한 조정 제공 ) (The Job Accommodation Network: JAN)

은 미국 노동부의 장애고용 정책 사무소JAN (U.S. Department of Labor’s Office of Disability 

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장애인 근로자가 합리적 조정 을 Employment Policy) , (accommodation)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의 고용과 관련된 여러 어려움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은 직장에서의 합리적 조정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문제 미국 장애인법 JAN (1) , (2) (Americans 

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장애인의 자영업 with Disabilities Act: ADA) , (3) 

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해결 방법을 찾도록 무료로 전문가들이 일대일 자문을 (self-employment)

제공하고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누리집 에 등록을 하고 관련 문제들에 . JAN (askjan.org)

대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모아 놓은 리스트 를 살펴보면 노화 라는 JAN (A to Z lists) , (aging)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노화와 관련된 페이지는 노화가 진행 중인 근로자가 .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화 관련 증상들 예 집중력 저하 균형 문제 피로 청각과 시력의 ( : , , , 

문제 기억력 감퇴 호흡기 질환 통증 보행 문제 화장실 이용 문제 약 복용 을 나열하고 , , , , , , )

각각의 증상들에 대해 어떤 조정 들이 적절한지를 설명하고 있다(accommodation) 17) 예를 . 

들면 근로자의 기억력이 감퇴하고 있는 경우 추가의 훈련을 제공하고 기억을 도울 수 있는 , ,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나 달력 플래너 사용 녹음된 메시지 사용 언어촉진 시각적 이미지를 , , , , 

포함한 스케쥴 표 사용 지시사항을 기록해서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등의 (visual scheduler) , 

다양한 지원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고용주들이 노화를 경험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근로자를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중 한 사례를 살펴보면 최근에 치매로 진단을 받은 . , 

한 여성의 경우 고용주가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그 사람이 반복적인 작업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할 , 

것이라고 판단하고 새로운 작업으로 배치하고 훈련을 제공하여 그 사람이 반복적인 작업을 담당하면, 

서 고용을 계속 유지하도록 지원하였다고 한다 은 노화를 경험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다음의 . JAN

질문을 통해 합리적 조정과 지원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근로자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 (1) 

어려움이 무엇인가 그 어려움이 근로자에게 또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에 어떻게 영향을 ? (2) 

미치고 있는가 그 어려움 때문에 어떠한 작업에 문제가 생기고 있나 그 작업 문제를 해결하기 ? ? (3) 

위해 어떠한 지원과 조정을 제공할 수 있나 필요한 지원과 조정이 제공되었다면 그 근로자를 ? (4) 

17) https://askjan.org/disabilities/Aging.cfm#spy-scroll-headi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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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서 지원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고 다른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은지 파악하였나, ? (5) 

감독자와 근로자에게 훈련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가?

나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의 사례) 

보조공학 도구 지원 사례(1) 

미국의 는 개인과 기업이 다양한 테크놀로지와 인공지능 등의 과학기술을 이용할 Accenture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 기업은 장애물이 없는 직장 . ‘ (A barrier-free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모든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통합적인 기업 환경을 마련하workplace)’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기업 누리집에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어떠한 지원을 받으며 통합된 .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그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중 한 사례를 보면 살 때 척수구근 . , 6

근위축증 으로 진단을 받고 평생 휠체어를 사용한 리사에 대해 (spinal muscular atrophy)

소개하고 있다 리사는 장애로 인해 걷기 숨쉬기 말하기 삼키기 등의 어려움을 가지고 . , , ,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보조공학 도구를 사용하면서 독립적으로 일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 

그녀가 사용한 도구들로는 컴퓨터 사용을 돕기 위한 마우스 조이스틱 온 스(mouth joystick), -

크린 키보드 말하기를 돕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on-screen keyboard), (Dragon Naturally 

음식을 먹고 머리를 묶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로봇 팔 등이 있다 speaking), (robotic arm)

그림 참조 이러한 보조공학 도구의 사용은 그녀가 직장에서 모든 작업에 접근하고 ([ 21] ). 

통합된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18) 이 회사가 개인이나 기업들이  

이러한 다양한 과학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돕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그 회사 ,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직무를 담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보조공학 도구를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이 회사는 미국에서 매년 실시하는 장애인 . 

고용과 관련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수상을 해 오고 있다. 

18) https://www.accenture.com/us-en/blogs/accenture-research/how-can-advanced-tech-improv
e-accessibility-for-disability-i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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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키보드

출처 기업 누리집( : Accenture )
마우스 조이스틱

출처 누리집( : compusult.at )

그림 보조 공학 도구 지원 사례[ 21] 

신경 다양성 을 지닌 사람을 위한 채용 프로그램 사례(2) (neuro-diversitiy)

마이크로소프트사 나 델 테크놀로지 와 같은 과학기술 산업(Microsoft) (Dell Technologies)

의 중심에 있는 대기업에서는 신경 다양성을 지닌 사람들을 위한 채용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다 신경 다양성 이라는 용어는 신경에서의 다양성으로 나타나는 특성으로 장애를 보는 . ‘ ’

관점으로 자폐성장애 주의력 결핍 장애 학습장애 난독증 등 신경 관련 장애들을 포함하고 , , ,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누리집에는 신경 다양성을 지닌 사람들은 혁신적인 생각과 창의적인 .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경 다양성을 지닌 사람들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팀이 회사의 문화 근무 환경 그리고 회사가 소비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등 여러 부분에 , ,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19)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신경 다양성  

채용 프로그램 을 통해 신경 다양성을 지닌 사람들에게 (neuro-diversity hiring program)

직업적인 성장과 성공을 위해 필요한 훈련과 지원을 제공하고 채용 과정에서도 조정, 

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채용을 위한 면접을 진행할 때 질문의 수를 (accommodations) . , 

줄이고 면접 중간에 휴식 시간을 주어 면접 질문을 생각해 보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하고, , 

면접을 마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보조도구 예 스크린 리더 점자 키보드 와 , ( : , )

수화통역사를 제공하고 면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인의 전자기기 예 랩탑 컴퓨터 등을 , ( : ) 

사용하여 답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 https://www.microsoft.com/en-us/diversity/inside-microsoft/cross-disability/disabilityhi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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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 테크놀로지 도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같은 신경 다양성 채용 프로그램을 (Dell Technologies)

실시하면서 기존에 채용된 여러 장애인 근로자들을 소개하고 있다.20) 이 회사 누리집에 게시된  

비디오에 소개된 몇몇 사례들을 살펴보면 채용 과정에서 진행되었던 면접이 기존의 방식처럼 , 

질문과 대답의 방식이 아닌 어떤 과제를 주고 그 과제 수행에 대해 평가하는 방식이었는데 좀 ,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상황에서 면접을 진행하였던 것이 도움되었다고 하였다 다른 근로자는 . 

지금까지 여러 일자리에 지원을 해도 대부분 면접의 기회도 갖지 못하였고 면접에 가면 늘 눈맞춤이 , 

어려워 불안해하면서 면접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자신의 장애로 인한 특성에 , 

대해 이해하고 면접을 진행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 예 제출한 프리젠테이션 자료( : )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어서 면접을 잘 마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채용 과정에서 제공되는 . 

조정들은 지원자의 장애를 고려해서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의 장애특성을 

장점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회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채용을 , 

진행한다는 점을 주목해 볼 수 있다.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사례(3) 

지적 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설립된 라는 기관은 고용성공 사례들The Arc

을 기관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다.21) 이 성공 사례에 소개된 몇몇의 장애인 근로자들이 일하는  

곳이 세포라 라는 뷰티 관련 제품을 유통(Sephora) 판매하는 대기업이다 누리집에 게시된 사례와 . 

관련 비디오를 살펴보면 세포라에서는 장애를 넘어서 바라보기 프로그램 , ‘ (Looking Beyond 

을 통해 세포라 물류센터 전체 직원의 를 장애인으로 채용하려는 목표를 Disability Program)’ 30%

가지고 있다고 한다 세포라 누리집에 게시된 내용을 보면 세포라는 미국 전역에 개의 물류센터 . , 5

지점이 있고 전체 물류센터 지점에서 일하는 직원은 대략 명 정도라고 한다 년에 , 1,600 . 2022

게시된 동영상을 보면 세포라의 물류센터 중 한 지점에 명 즉 전체 직원의 정도가 장애인으로 38 , 15%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22) 동영상에 등장하는 물류센터 지점 매니저는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무엇을 할 수 없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려고 한다고 설명하였고 세포라는 , 

주 정부와 연계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에게 주 동안의 훈련을 통해 물류센터에9

서 담당해야 할 일을 배우도록 지원하고 고용과정에 필요한 조정들을 제공한다 그리고 모든 , . 

직원은 풀타임으로 채용된다고 한다.  

세포라에서 게시한 고용 관련 동영상을 살펴보면 지적장애를 지닌 세 마이크는 처음 세포라 , 52

20) https://jobs.dell.com/neurodiversity
21) https://thearc.org/employdisability/
22) https://www.youtube.com/watch?v=BcKIAimEt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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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키보드

출처 기업 누리집( : Accenture )
마우스 조이스틱

출처 누리집( : compusult.at )

그림 보조 공학 도구 지원 사례[ 21] 

신경 다양성 을 지닌 사람을 위한 채용 프로그램 사례(2) (neuro-diversitiy)

마이크로소프트사 나 델 테크놀로지 와 같은 과학기술 산업(Microsoft) (Dell Technologies)

의 중심에 있는 대기업에서는 신경 다양성을 지닌 사람들을 위한 채용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다 신경 다양성 이라는 용어는 신경에서의 다양성으로 나타나는 특성으로 장애를 보는 . ‘ ’

관점으로 자폐성장애 주의력 결핍 장애 학습장애 난독증 등 신경 관련 장애들을 포함하고 , , ,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누리집에는 신경 다양성을 지닌 사람들은 혁신적인 생각과 창의적인 .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경 다양성을 지닌 사람들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팀이 회사의 문화 근무 환경 그리고 회사가 소비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등 여러 부분에 , ,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19)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신경 다양성  

채용 프로그램 을 통해 신경 다양성을 지닌 사람들에게 (neuro-diversity hiring program)

직업적인 성장과 성공을 위해 필요한 훈련과 지원을 제공하고 채용 과정에서도 조정, 

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채용을 위한 면접을 진행할 때 질문의 수를 (accommodations) . , 

줄이고 면접 중간에 휴식 시간을 주어 면접 질문을 생각해 보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하고, , 

면접을 마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보조도구 예 스크린 리더 점자 키보드 와 , ( : , )

수화통역사를 제공하고 면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인의 전자기기 예 랩탑 컴퓨터 등을 , ( : ) 

사용하여 답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 https://www.microsoft.com/en-us/diversity/inside-microsoft/cross-disability/disabilityhi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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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 테크놀로지 도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같은 신경 다양성 채용 프로그램을 (Dell Technologies)

실시하면서 기존에 채용된 여러 장애인 근로자들을 소개하고 있다.20) 이 회사 누리집에 게시된  

비디오에 소개된 몇몇 사례들을 살펴보면 채용 과정에서 진행되었던 면접이 기존의 방식처럼 , 

질문과 대답의 방식이 아닌 어떤 과제를 주고 그 과제 수행에 대해 평가하는 방식이었는데 좀 ,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상황에서 면접을 진행하였던 것이 도움되었다고 하였다 다른 근로자는 . 

지금까지 여러 일자리에 지원을 해도 대부분 면접의 기회도 갖지 못하였고 면접에 가면 늘 눈맞춤이 , 

어려워 불안해하면서 면접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자신의 장애로 인한 특성에 , 

대해 이해하고 면접을 진행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 예 제출한 프리젠테이션 자료( : )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어서 면접을 잘 마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채용 과정에서 제공되는 . 

조정들은 지원자의 장애를 고려해서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의 장애특성을 

장점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회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채용을 , 

진행한다는 점을 주목해 볼 수 있다.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사례(3) 

지적 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설립된 라는 기관은 고용성공 사례들The Arc

을 기관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다.21) 이 성공 사례에 소개된 몇몇의 장애인 근로자들이 일하는  

곳이 세포라 라는 뷰티 관련 제품을 유통(Sephora) 판매하는 대기업이다 누리집에 게시된 사례와 . 

관련 비디오를 살펴보면 세포라에서는 장애를 넘어서 바라보기 프로그램 , ‘ (Looking Beyond 

을 통해 세포라 물류센터 전체 직원의 를 장애인으로 채용하려는 목표를 Disability Program)’ 30%

가지고 있다고 한다 세포라 누리집에 게시된 내용을 보면 세포라는 미국 전역에 개의 물류센터 . , 5

지점이 있고 전체 물류센터 지점에서 일하는 직원은 대략 명 정도라고 한다 년에 , 1,600 . 2022

게시된 동영상을 보면 세포라의 물류센터 중 한 지점에 명 즉 전체 직원의 정도가 장애인으로 38 , 15%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22) 동영상에 등장하는 물류센터 지점 매니저는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무엇을 할 수 없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려고 한다고 설명하였고 세포라는 , 

주 정부와 연계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에게 주 동안의 훈련을 통해 물류센터에9

서 담당해야 할 일을 배우도록 지원하고 고용과정에 필요한 조정들을 제공한다 그리고 모든 , . 

직원은 풀타임으로 채용된다고 한다.  

세포라에서 게시한 고용 관련 동영상을 살펴보면 지적장애를 지닌 세 마이크는 처음 세포라 , 52

20) https://jobs.dell.com/neurodiversity
21) https://thearc.org/employdisability/
22) https://www.youtube.com/watch?v=BcKIAimEthA



발달장애인 근로자 조기노화 백서 Ⅲ. 미국의 발달장애 근로자 조기노화

- 122 -

채용 면접에 와서 자신은 화장실 청소를 할 수 있고 그동안 파트타임으로 일했고 부모님과 같이 , , 

살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였다고 한다 물류센터 매니저는 마이크가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자신감이 . 

없어 보였고 완벽한 문장으로 말하지 못하였으며 혹시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며 매니저에, , 

게 자기가 여기서 계속 일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다고 한다 그런데 그는 훈련을 통해 세포라 물류센터. 

에서 온라인 주문을 받은 물건을 상자에 넣고 포장하는 일을 하고 있다 동영상에서 그는 세포라 .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게 자신의 생애 첫 번째 풀타임 직업이라고 말하였고 저는 현재 월요일부터 금, "  

요일까지 매일 시부터 시까지 일하고 있고 저는 좋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열심히 9 3 ,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였으며 세포라에 풀타임으로 일하게 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 , 

독립해서 살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살 때 자폐성장애로 진단을 받은 딜런도 마이크처럼 세포라 . 4

물류센터에서 온라인 배송 상자를 포장하는 일을 하고 있다 딜런의 부모는 딜런이 세포라에서 . 

풀타임으로 일하게 되면서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고용의 기회가 , 

가족 전체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림 에 비디오에 소개된 마이크와 . [ 22]

딜런이 세포라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모습을 제시하였다. 

마이크 지적장애인( ) 딜런 자폐성 장애인( )

그림 발달장애인 통합고용 사례 출처 세포라 유투브 동영상[ 22] ( : )23)

농장 중심의 발달장애인 지원 고용 사례(4) 

매도우 농장 프로젝트 는 발달장애 자폐성장애 또는 정신건강에 (Project Meadow Farm) , ,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농장 중심 의 지원고용 프로그램으로 ‘ ’ (supported employment) 

매사추세츠 주의 한 소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다.24)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루 시간  3

23) https://www.youtube.com/watch?v=cM93tH-E_BY
24) https://www.servicenet.org/services/vocational-services/prospect-meadow-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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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야외활동에 참여하는 데 관심이 있어야 하고 주 정부에서 제공되는 고용 및 재활 서비스 , 

프로그램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모든 근로자는 정기적인 워크샵을 통해 필요한 직업 기술을 . 

배우고 잡 코치로 부터 훈련을 받으며 실제로 농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통해 실질적인 기술들을 , 

배우게 된다 모든 장애인 근로자들은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받으면서 또 자신들이 담당하고 , 

있는 근로에 대해 급여를 받는다. 

이 프로젝트는 농장에서 채소와 버섯을 재배하고 닭을 키우고 라마를 돌보고 양봉을 (1) , (2) , , 

배우고 농장에서 재배한 농작물과 달걀을 농장 상점 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 (3) (farm store)

판매하고 농장과 연계된 카페에서는 농장에서 재배한 야채와 달걀들을 가지고 샌드위치 샐러드, (4) , , 

쿠키 스프 등의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 근로자들은 농장에서 일하고, . , 

판매하고 카페를 운영하는 비즈니스도 함께 배우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주민들은 이 농장과 , . 

상점 및 카페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농장 상점과 카페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이용하고 , 

있고 주말농장의 형태로 지역사회 주민들이 와서 자신의 텃밭을 가꾸기도 하고 라마나 닭 등의 , , 

가축을 보기 위해 지역의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방문하기도 한다 따라서 동물을 좋아하고 야외활동을 .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농장 중심의 고용형태가 매우 좋은 선택일 수 있다 또한 농작물을 . 

재배하는 일 뿐만 아니라 양계 및 양봉 등의 기술을 배우고 상점을 통해 농작물이나 농작물로 , 

만들어진 제품들을 판매하고 카페를 운영하는 일들을 통해 앞으로 다른 직업을 갖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을 배울 수 있고 농작물 재배나 양봉 등을 자영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다 그림 , . [

에 매도우 농장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비디오에 나오는 다양한 직업 활동 사진을 제시하였다23] .

비디오를 보면 장애인 근로자들이 다양한 직업 활동에 배치되어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 근로자는 농장 상점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일을 하면서 앞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다른 직업에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말하였고 어떤 근로자는 양봉을 배우면서 자신은 늘 이런 일을 , 

배우고 싶었고 이 일을 앞으로 자신의 직업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 어떤 . 

여성 근로자는 농장과 관련된 일을 그림으로 그려 동화책을 쓰게 되었고 현재 농장 상점에서 , 

그 동화책을 판매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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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면접에 와서 자신은 화장실 청소를 할 수 있고 그동안 파트타임으로 일했고 부모님과 같이 , , 

살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였다고 한다 물류센터 매니저는 마이크가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자신감이 . 

없어 보였고 완벽한 문장으로 말하지 못하였으며 혹시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며 매니저에, , 

게 자기가 여기서 계속 일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다고 한다 그런데 그는 훈련을 통해 세포라 물류센터. 

에서 온라인 주문을 받은 물건을 상자에 넣고 포장하는 일을 하고 있다 동영상에서 그는 세포라 .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게 자신의 생애 첫 번째 풀타임 직업이라고 말하였고 저는 현재 월요일부터 금, "  

요일까지 매일 시부터 시까지 일하고 있고 저는 좋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열심히 9 3 ,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였으며 세포라에 풀타임으로 일하게 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 , 

독립해서 살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살 때 자폐성장애로 진단을 받은 딜런도 마이크처럼 세포라 . 4

물류센터에서 온라인 배송 상자를 포장하는 일을 하고 있다 딜런의 부모는 딜런이 세포라에서 . 

풀타임으로 일하게 되면서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고용의 기회가 , 

가족 전체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림 에 비디오에 소개된 마이크와 . [ 22]

딜런이 세포라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모습을 제시하였다. 

마이크 지적장애인( ) 딜런 자폐성 장애인( )

그림 발달장애인 통합고용 사례 출처 세포라 유투브 동영상[ 22] ( : )23)

농장 중심의 발달장애인 지원 고용 사례(4) 

매도우 농장 프로젝트 는 발달장애 자폐성장애 또는 정신건강에 (Project Meadow Farm) , ,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농장 중심 의 지원고용 프로그램으로 ‘ ’ (supported employment) 

매사추세츠 주의 한 소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다.24)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루 시간  3

23) https://www.youtube.com/watch?v=cM93tH-E_BY
24) https://www.servicenet.org/services/vocational-services/prospect-meadow-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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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야외활동에 참여하는 데 관심이 있어야 하고 주 정부에서 제공되는 고용 및 재활 서비스 , 

프로그램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모든 근로자는 정기적인 워크샵을 통해 필요한 직업 기술을 . 

배우고 잡 코치로 부터 훈련을 받으며 실제로 농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통해 실질적인 기술들을 , 

배우게 된다 모든 장애인 근로자들은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받으면서 또 자신들이 담당하고 , 

있는 근로에 대해 급여를 받는다. 

이 프로젝트는 농장에서 채소와 버섯을 재배하고 닭을 키우고 라마를 돌보고 양봉을 (1) , (2) , , 

배우고 농장에서 재배한 농작물과 달걀을 농장 상점 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 (3) (farm store)

판매하고 농장과 연계된 카페에서는 농장에서 재배한 야채와 달걀들을 가지고 샌드위치 샐러드, (4) , , 

쿠키 스프 등의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 근로자들은 농장에서 일하고, . , 

판매하고 카페를 운영하는 비즈니스도 함께 배우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주민들은 이 농장과 , . 

상점 및 카페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농장 상점과 카페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이용하고 , 

있고 주말농장의 형태로 지역사회 주민들이 와서 자신의 텃밭을 가꾸기도 하고 라마나 닭 등의 , , 

가축을 보기 위해 지역의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방문하기도 한다 따라서 동물을 좋아하고 야외활동을 .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농장 중심의 고용형태가 매우 좋은 선택일 수 있다 또한 농작물을 . 

재배하는 일 뿐만 아니라 양계 및 양봉 등의 기술을 배우고 상점을 통해 농작물이나 농작물로 , 

만들어진 제품들을 판매하고 카페를 운영하는 일들을 통해 앞으로 다른 직업을 갖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을 배울 수 있고 농작물 재배나 양봉 등을 자영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다 그림 , . [

에 매도우 농장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비디오에 나오는 다양한 직업 활동 사진을 제시하였다23] .

비디오를 보면 장애인 근로자들이 다양한 직업 활동에 배치되어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 근로자는 농장 상점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일을 하면서 앞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다른 직업에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말하였고 어떤 근로자는 양봉을 배우면서 자신은 늘 이런 일을 , 

배우고 싶었고 이 일을 앞으로 자신의 직업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 어떤 . 

여성 근로자는 농장과 관련된 일을 그림으로 그려 동화책을 쓰게 되었고 현재 농장 상점에서 , 

그 동화책을 판매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발달장애인 근로자 조기노화 백서 Ⅲ. 미국의 발달장애 근로자 조기노화

- 124 -

그림 발달장애인을 위한 농장 중심의 지원고용 사례 출처 매도우 프로젝트 동영상[ 23] ( : )25)

25) https://www.youtube.com/watch?v=18aM8lZx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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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고용을 위한 교육적인 지원2) 

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여러 교육적인 지원들이 있지만 고령의 장애인을 포함하는 교육적 지원의 , 

한 방법으로 지역사회에 있는 에서 고령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도울 수 있다는 Community College

보고서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한다(National Technical Assistance and Research Center to 

Promote Leadership for Increasing the Employment and Economic Independence of 

미국 는 한국의 전문대학과 Adults with Disabilities [NTAR], 2013). Community College

비슷한 교육 기관이다 대부분 년제로 진행되며 졸업을 하면 한국처럼 전문학사 학위. 2 (Associate 

를 받게 된다 그러나 한국의 전문대학과는 달리 미국의 는 고등학교Degree) . Community College

를 바로 졸업한 어린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이 입학을 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 

대부분의 들이 그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무상 또는 저렴한 학비로 교육을 Community College

제공하고 있고 를 졸업하고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면 고등학교 졸업자, Community College

보다 더 많은 고용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나은 직업을 갖기 위해 연령에 .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에 다니고 있다 또한 를 Community College . Community College

졸업하고 년제 대학으로 편입을 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있고 실제로 주 정부에서도 4 , Community 

학생들의 년제 대학으로의 편입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College 4 .  

미국 노동부 누리집에는 실업 상태에 있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에서의 교육을 설명하는 보고서 가 게시되어 있다Community College (NTAR, 2013) .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재취업에 성공하는 비율이 낮아진다고 한다 한 연구 결과는 . 

세의 사람들이 재취업에 성공하는 경우는 이고 세 이상의 경우는 정도가 재취업55~64 39% , 65 23% 

에 성공한다고 한다 이 비율은 젊은 세대들의 재취업률 세의 경우 세의 경우 . (20~24 55%, 25~54

에 비하면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재교육을 통해 실업 상태에 있는 고령자들이 53%) .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학위를 취득하여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고령자의 재취업률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연구들은 고령자들이 를 . Community College

포함한 여러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고 고령의 실업자들 중 장애나 만성적인 건강문제를 ,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고령의 실업자들은 자신의 건강문제나 . 

장애로 인해 그리고 자신의 가정형편과 재정상의 어려움 또는 학업을 마칠 수 있을지에 대한 , 

두려움 등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미처 생각지도 않는 경우가 많았다.

얼마나 많은 실업자들이 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는 Community College

없지만 학생들의 연령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전체 학생의 가 세 Community College , 42% 40

이상이라고 보고되었고 를 통해 고령의 실업상태인 근로자들의 교육과 훈련, Community College

을 제공하려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 협회에서는 . , Community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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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발달장애인을 위한 농장 중심의 지원고용 사례 출처 매도우 프로젝트 동영상[ 23] ( : )25)

25) https://www.youtube.com/watch?v=18aM8lZx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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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고용을 위한 교육적인 지원2) 

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여러 교육적인 지원들이 있지만 고령의 장애인을 포함하는 교육적 지원의 , 

한 방법으로 지역사회에 있는 에서 고령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도울 수 있다는 Community College

보고서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한다(National Technical Assistance and Research Center to 

Promote Leadership for Increasing the Employment and Economic Independence of 

미국 는 한국의 전문대학과 Adults with Disabilities [NTAR], 2013). Community College

비슷한 교육 기관이다 대부분 년제로 진행되며 졸업을 하면 한국처럼 전문학사 학위. 2 (Associate 

를 받게 된다 그러나 한국의 전문대학과는 달리 미국의 는 고등학교Degree) . Community College

를 바로 졸업한 어린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이 입학을 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 

대부분의 들이 그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무상 또는 저렴한 학비로 교육을 Community College

제공하고 있고 를 졸업하고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면 고등학교 졸업자, Community College

보다 더 많은 고용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나은 직업을 갖기 위해 연령에 .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에 다니고 있다 또한 를 Community College . Community College

졸업하고 년제 대학으로 편입을 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있고 실제로 주 정부에서도 4 , Community 

학생들의 년제 대학으로의 편입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College 4 .  

미국 노동부 누리집에는 실업 상태에 있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에서의 교육을 설명하는 보고서 가 게시되어 있다Community College (NTAR, 2013) .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재취업에 성공하는 비율이 낮아진다고 한다 한 연구 결과는 . 

세의 사람들이 재취업에 성공하는 경우는 이고 세 이상의 경우는 정도가 재취업55~64 39% , 65 23% 

에 성공한다고 한다 이 비율은 젊은 세대들의 재취업률 세의 경우 세의 경우 . (20~24 55%, 25~54

에 비하면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재교육을 통해 실업 상태에 있는 고령자들이 53%) .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학위를 취득하여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고령자의 재취업률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연구들은 고령자들이 를 . Community College

포함한 여러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고 고령의 실업자들 중 장애나 만성적인 건강문제를 ,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고령의 실업자들은 자신의 건강문제나 . 

장애로 인해 그리고 자신의 가정형편과 재정상의 어려움 또는 학업을 마칠 수 있을지에 대한 , 

두려움 등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미처 생각지도 않는 경우가 많았다.

얼마나 많은 실업자들이 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는 Community College

없지만 학생들의 연령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전체 학생의 가 세 Community College , 42% 40

이상이라고 보고되었고 를 통해 고령의 실업상태인 근로자들의 교육과 훈련, Community College

을 제공하려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 협회에서는 . , Community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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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이상의 실업 상태인 근로자들이 에 진학하여 교육을 받고 재취업에 50 Community College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들이 고령의 . Community College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의 재취업 도전을 위해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맞춤형 수업과 훈련 취업 준비를 위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실제로 학교에서 수업을 , , 

듣는 과정에서 고령자들에게 필요한 조정을 제공하였다 예를 들면 강의를 잘 들을 수 있도록 . , 

마이크를 사용하고 큰 활자로 인쇄된 자료들을 준비하였으며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쉬운 강의실에, , 

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고령의 근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읽기와 계산. , 

세금이나 공과금 납부 등의 기본적인 기술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생활에 

필요한 기본 기술 습득을 위한 수업을 제공하였다 또 에서 수강신청을 하는 . Community College

것을 도와주고 수업에서 요구하는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다, . 

또한 보고서는 미국 다섯 개의 주 미시간 오하이오 캘리포니아 놀스캐롤라이나NTAR(2013) ( , , , , 

오래곤 에서 진행한 사례 연구를 토대로 들이 실업 상태에 있는 고령의 근로자) Community College

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안점을 제시하였다 고령의 실업 상태에 : (1) 

있는 근로자들이 에 등록할 수 있도록 고용 관련 기관들과 협력한다Community College . (2) 

이러한 고령의 근로자들이 에 등록하게 되면 어떤 프로그램에서 교육을 Community College

받아야 할지 상담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학업적 및 비학업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3) . 

다시 말해 고령자들이 어려워하는 학업적인 부분 시험이나 과제 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 )

주고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기술 예 컴퓨터 사용 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러한 기술을 , ( : )

습득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학업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 

이나 다른 보조적인 재정을 지원한다. 

또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를 지닌 고령자들이 에 진학했을 때 젊은 Community College

학생들에 비해 자신이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장애학생을 위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조기발견 시스템을 마련하여 . ‘ ’ 

어려움 예 학습장애 을 지닌 학생들이 장애학생 서비스 센터를 통해 적절한 평가와 지원을 받을 ( : )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교수나 장애학생 서비스 센터 직원들은 고령의 . 

장애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학습자 중심의 지원 전락을 마련하고 이 학생들이 , 

학업에 필요한 합리적 조정 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고령자들의 (accommodation) . 

경우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 및 보조공학 기구 사용 등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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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의 고용주를 위한 지원3) 

미국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혜택은 장애인의 채용 기회를 늘리고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 접근성과 생산성 증대를 , 

위해 필요한 수정 과 조정 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modification) (accommodation) .26)

가 연방 정부의 세금혜택) 

미국 연방정부는 장애인을 고용한 고용주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과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있다.27) 연방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세금 혜택은 다음의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장애인의 접근지원을 위한 세금 환급: (1) (Disabled Access Credit), (2) 

건축물의 제한 및 방해 요소 제거를 위한 세금 공제(Barrier Removal Tax Deduction), (3) 

고용기회 촉진을 위한 세금 환급 발달장애인만을 위해 특정된 (Work Opportunity Tax Credit). 

혜택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고용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세금 

혜택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나 장애인의 접근 지원을 위한 세금 환급 ) (Disabled Access Credit)

이 혜택은 명 이하의 풀타임 직원이 있고 연간 소득이 백만 달러를 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30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 환경으로의 접근 을 돕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세금 환급으로 (access)

돌려주는 방식이다 고용주는 매년 세금 보고 시에 특정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세금 . .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지출은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 접근을 위해 장애물을 제거하였거나 청각장애인에, 

게 수화통역사를 제공하였거나 청각적 능력을 보조해 줄 다른 자료나 기기들을 제공하였거나, , 

시각장애인에게 대신 자료를 읽어줄 수 있는 사람 녹음된 문서 또는 다른 시각적 능력을 (reader), , 

보조해 줄 다른 자료나 기기들을 제공하였거나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나 기기를 제공 또는 수정한 , 

경우이다.

다 건축물의 제한 및 방해 요소 제거를 위한 세금 공제) (Barrier Removal Tax Deduction)

이 혜택은 모든 규모의 사업장에서 장애인 또는 고령자들의 이동성에 방해가 되는 건축물의 

제한 및 방해 요소와 교통수단 이용의 어려움을 제거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각 사업체는 . 

26) https://askearn.org/page/employer-financial-incentives
27)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tax-benefits-for-businesse

s-who-have-employees-with-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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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이상의 실업 상태인 근로자들이 에 진학하여 교육을 받고 재취업에 50 Community College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들이 고령의 . Community College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의 재취업 도전을 위해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맞춤형 수업과 훈련 취업 준비를 위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실제로 학교에서 수업을 , , 

듣는 과정에서 고령자들에게 필요한 조정을 제공하였다 예를 들면 강의를 잘 들을 수 있도록 . , 

마이크를 사용하고 큰 활자로 인쇄된 자료들을 준비하였으며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쉬운 강의실에, , 

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고령의 근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읽기와 계산. , 

세금이나 공과금 납부 등의 기본적인 기술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생활에 

필요한 기본 기술 습득을 위한 수업을 제공하였다 또 에서 수강신청을 하는 . Community College

것을 도와주고 수업에서 요구하는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다, . 

또한 보고서는 미국 다섯 개의 주 미시간 오하이오 캘리포니아 놀스캐롤라이나NTAR(2013) ( , , , , 

오래곤 에서 진행한 사례 연구를 토대로 들이 실업 상태에 있는 고령의 근로자) Community College

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안점을 제시하였다 고령의 실업 상태에 : (1) 

있는 근로자들이 에 등록할 수 있도록 고용 관련 기관들과 협력한다Community College . (2) 

이러한 고령의 근로자들이 에 등록하게 되면 어떤 프로그램에서 교육을 Community College

받아야 할지 상담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학업적 및 비학업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3) . 

다시 말해 고령자들이 어려워하는 학업적인 부분 시험이나 과제 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 )

주고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기술 예 컴퓨터 사용 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러한 기술을 , ( : )

습득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학업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 

이나 다른 보조적인 재정을 지원한다. 

또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를 지닌 고령자들이 에 진학했을 때 젊은 Community College

학생들에 비해 자신이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장애학생을 위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조기발견 시스템을 마련하여 . ‘ ’ 

어려움 예 학습장애 을 지닌 학생들이 장애학생 서비스 센터를 통해 적절한 평가와 지원을 받을 ( : )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교수나 장애학생 서비스 센터 직원들은 고령의 . 

장애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학습자 중심의 지원 전락을 마련하고 이 학생들이 , 

학업에 필요한 합리적 조정 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고령자들의 (accommodation) . 

경우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 및 보조공학 기구 사용 등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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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의 고용주를 위한 지원3) 

미국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혜택은 장애인의 채용 기회를 늘리고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 접근성과 생산성 증대를 , 

위해 필요한 수정 과 조정 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modification) (accommodation) .26)

가 연방 정부의 세금혜택) 

미국 연방정부는 장애인을 고용한 고용주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과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있다.27) 연방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세금 혜택은 다음의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장애인의 접근지원을 위한 세금 환급: (1) (Disabled Access Credit), (2) 

건축물의 제한 및 방해 요소 제거를 위한 세금 공제(Barrier Removal Tax Deduction), (3) 

고용기회 촉진을 위한 세금 환급 발달장애인만을 위해 특정된 (Work Opportunity Tax Credit). 

혜택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고용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세금 

혜택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나 장애인의 접근 지원을 위한 세금 환급 ) (Disabled Access Credit)

이 혜택은 명 이하의 풀타임 직원이 있고 연간 소득이 백만 달러를 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30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 환경으로의 접근 을 돕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세금 환급으로 (access)

돌려주는 방식이다 고용주는 매년 세금 보고 시에 특정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세금 . .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지출은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 접근을 위해 장애물을 제거하였거나 청각장애인에, 

게 수화통역사를 제공하였거나 청각적 능력을 보조해 줄 다른 자료나 기기들을 제공하였거나, , 

시각장애인에게 대신 자료를 읽어줄 수 있는 사람 녹음된 문서 또는 다른 시각적 능력을 (reader), , 

보조해 줄 다른 자료나 기기들을 제공하였거나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나 기기를 제공 또는 수정한 , 

경우이다.

다 건축물의 제한 및 방해 요소 제거를 위한 세금 공제) (Barrier Removal Tax Deduction)

이 혜택은 모든 규모의 사업장에서 장애인 또는 고령자들의 이동성에 방해가 되는 건축물의 

제한 및 방해 요소와 교통수단 이용의 어려움을 제거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각 사업체는 . 

26) https://askearn.org/page/employer-financial-incentives
27)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tax-benefits-for-businesse

s-who-have-employees-with-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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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해 요소 제거를 위해 지출된 금액에 대해 연간 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신청할 15,000

수 있다 이 혜택은 장애인 접근지원에 대한 세금 환급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

라 고용 기회 촉진을 위한 세금 환급 ) (Work Opportunity Tax Credit)

이 혜택은 고용주가 특정 그룹에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제공된다. 

여기서 특정 그룹은 취업을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장애인과 퇴역군인들을 , 

포함한다 고용주는 이 혜택에 해당되는 근로자 장애인 포함 를 채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첫 해 . ( )

임금에 대해 최소 달러부터 최대 달러까지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 금액은 1,200 9,600 . 

근로자의 고용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 시간 이상 일한 장애인 근로자의 첫 , 400

해 임금의 에 대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장애인의 채용을 장려하는 데 목적이 40% .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채용된 첫 해의 근로 기간에 따라 혜택이 주어지며 고용주의 가족이나 , 

친척을 채용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마 주 정부의 세금 혜택) 

미국의 각 주 정부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매사추세츠 주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이 최소 개월 이상 유지되었을 , 12

때 고용주는 고용 시작 첫 해에 천 달러 또는 각 장애인 근로자 임금의 에 해당하는 , 5 30%

금액 중 적은 쪽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두 번째 해부터는 천 달러 또는 각 장애인 , 2

근로자 임금의 중 적은 쪽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30% .28) 테네시 주에서도 장애와  

관련해서 주 정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가 채용되고 최소 개월 이상 고용을 12

유지할 경우 풀타임 근로자인 경우 주당 시간 이상 근무 천 달러 파트타임 근로자인 , ( 37.5 ) 5 , 

경우 주당 시간 이상 근무 천 달러를 고용주에게 환급해 준다( 10 ) 2 .29) 아이오와 주의 경우  

명 이하의 풀타임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처음 채용되20

어 개월간 고용을 유지하였을 때 고용주는 해당 장애인 근로자 임금의 까지 환급받을 12 , 65%

수 있으며 최대 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혜택을 받기 위한 소규모 사업체를 2 . 

정의할 때 몇 가지 규정을 따라야 하는데 그 규정 중 하나는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직업 예, ( : 

회계 법률 치과 제약 의료 은 포함되지 않는다, , , , ) .30) 이와 같이 각 주 정부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28) https://www.mass.gov/info-details/disability-employment-tax-credit-detc
29) https://lwdsupport.tn.gov/hc/en-us/articles/203083890-Are-there-tax-incentives-for-hiring

-
30) https://tax.iowa.gov/income-tax-benefit-iowa-employers-who-hire-persons-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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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주마다 규정과 지원의 규모는 다르지만 장애인 근로자를 , 

고용한 경우 연방정부와 주 정부에서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발달장애인 조기노화 방지 및 고용지원을 위한 법적 지원4) 

의학의 발달로 모든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노화를 경험하는 

가운데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 노동부는 세 이상의 노령기에 접어드는 . 55

사람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령기 근로자 지원을 위한 지침 ‘ Protocol for serving 

을 발표하였다 이 문서는 미국 노동부가 older workers)’ (U.S. Department of Labor, 2004). 

주 정부 지역사회 사업체 등 여러 기관들과 협력하여 고령의 근로자들의 취업과 고용유지를 , , 

돕기 위해 각 기관에서 담당해야 할 행동 지침을 제시하였고 현재 미국 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되어 , 

있다 이 문서가 제시하는 기관별 행동 지침을 발췌하여 표 에 요약하였다. < 18> .

표 노령기 근로자 지원을 위한 지침 출처< 18> ( : U.S. Department of Labor, 2004)

해당기관 행동 지침 

미국 노동부 

(U.S. Department of 

Labor)

은퇴자 협회와 사업체 간의 협력을 통해 숙련된 기술을 가진 고령 근로자들을 사업- 

체와 연결시켜주는 정책과 전략 마련

고령 근로자들이 직업을 찾기 위해 또 직업을 위해 준비되도록 코치해 줄 수 있는 - ,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지원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고용지원 서비스와 사업체가 연계될 수 있도록 돕고 고용- , 

주들이 고령의 숙련된 노동자들이 담당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 이해하도록 

지원

주 정부 노동 관련 부서 

(State Workforce 

Investment Boards)

주 정부의 고용지원 정책에 고령의 근로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증진시킬 - 

수 있는 정책 마련

고령의 근로자를 고려한 수행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동부와 협상- 

지역의 노동 관련 부서

(Local Workforce 

Investment Boards)

지역의 고용환경 평가와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 

고령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고용의 기회를 갖도록 촉진

고용 및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사업체 교육기관 훈련 제공자 경제발전 기- , , , 

구들과의 협력을 모색하여 고령자들과 사업체를 연결시키는 전략 마련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을 훈련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고령자들이 시대에 - 

맞는 기술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

원스탑 커리어 센터

(One-Stop Career 

Centers)

센터의 직원들은 고령자들이 지원할 수 있는 채용 공고를 찾아 정보 제공- 

사업체 고용주들이 고령의 노동자들을 위한 대안적인 근로 배치나 은퇴 프로그램을 - 

제공하도록 교육

센터의 직원들은 고령자들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고령자들이 직업을 갖게 된 이후에도 개별화된 후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의 근- 

로자가 고용을 유지하고 또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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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해 요소 제거를 위해 지출된 금액에 대해 연간 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신청할 15,000

수 있다 이 혜택은 장애인 접근지원에 대한 세금 환급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

라 고용 기회 촉진을 위한 세금 환급 ) (Work Opportunity Tax Credit)

이 혜택은 고용주가 특정 그룹에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제공된다. 

여기서 특정 그룹은 취업을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장애인과 퇴역군인들을 , 

포함한다 고용주는 이 혜택에 해당되는 근로자 장애인 포함 를 채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첫 해 . ( )

임금에 대해 최소 달러부터 최대 달러까지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 금액은 1,200 9,600 . 

근로자의 고용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 시간 이상 일한 장애인 근로자의 첫 , 400

해 임금의 에 대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장애인의 채용을 장려하는 데 목적이 40% .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채용된 첫 해의 근로 기간에 따라 혜택이 주어지며 고용주의 가족이나 , 

친척을 채용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마 주 정부의 세금 혜택) 

미국의 각 주 정부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매사추세츠 주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이 최소 개월 이상 유지되었을 , 12

때 고용주는 고용 시작 첫 해에 천 달러 또는 각 장애인 근로자 임금의 에 해당하는 , 5 30%

금액 중 적은 쪽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두 번째 해부터는 천 달러 또는 각 장애인 , 2

근로자 임금의 중 적은 쪽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30% .28) 테네시 주에서도 장애와  

관련해서 주 정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가 채용되고 최소 개월 이상 고용을 12

유지할 경우 풀타임 근로자인 경우 주당 시간 이상 근무 천 달러 파트타임 근로자인 , ( 37.5 ) 5 , 

경우 주당 시간 이상 근무 천 달러를 고용주에게 환급해 준다( 10 ) 2 .29) 아이오와 주의 경우  

명 이하의 풀타임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처음 채용되20

어 개월간 고용을 유지하였을 때 고용주는 해당 장애인 근로자 임금의 까지 환급받을 12 , 65%

수 있으며 최대 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혜택을 받기 위한 소규모 사업체를 2 . 

정의할 때 몇 가지 규정을 따라야 하는데 그 규정 중 하나는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직업 예, ( : 

회계 법률 치과 제약 의료 은 포함되지 않는다, , , , ) .30) 이와 같이 각 주 정부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28) https://www.mass.gov/info-details/disability-employment-tax-credit-detc
29) https://lwdsupport.tn.gov/hc/en-us/articles/203083890-Are-there-tax-incentives-for-hiring

-
30) https://tax.iowa.gov/income-tax-benefit-iowa-employers-who-hire-persons-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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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주마다 규정과 지원의 규모는 다르지만 장애인 근로자를 , 

고용한 경우 연방정부와 주 정부에서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발달장애인 조기노화 방지 및 고용지원을 위한 법적 지원4) 

의학의 발달로 모든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노화를 경험하는 

가운데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 노동부는 세 이상의 노령기에 접어드는 . 55

사람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령기 근로자 지원을 위한 지침 ‘ Protocol for serving 

을 발표하였다 이 문서는 미국 노동부가 older workers)’ (U.S. Department of Labor, 2004). 

주 정부 지역사회 사업체 등 여러 기관들과 협력하여 고령의 근로자들의 취업과 고용유지를 , , 

돕기 위해 각 기관에서 담당해야 할 행동 지침을 제시하였고 현재 미국 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되어 , 

있다 이 문서가 제시하는 기관별 행동 지침을 발췌하여 표 에 요약하였다. < 18> .

표 노령기 근로자 지원을 위한 지침 출처< 18> ( : U.S. Department of Labor, 2004)

해당기관 행동 지침 

미국 노동부 

(U.S. Department of 

Labor)

은퇴자 협회와 사업체 간의 협력을 통해 숙련된 기술을 가진 고령 근로자들을 사업- 

체와 연결시켜주는 정책과 전략 마련

고령 근로자들이 직업을 찾기 위해 또 직업을 위해 준비되도록 코치해 줄 수 있는 - ,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지원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고용지원 서비스와 사업체가 연계될 수 있도록 돕고 고용- , 

주들이 고령의 숙련된 노동자들이 담당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 이해하도록 

지원

주 정부 노동 관련 부서 

(State Workforce 

Investment Boards)

주 정부의 고용지원 정책에 고령의 근로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증진시킬 - 

수 있는 정책 마련

고령의 근로자를 고려한 수행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동부와 협상- 

지역의 노동 관련 부서

(Local Workforce 

Investment Boards)

지역의 고용환경 평가와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 

고령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고용의 기회를 갖도록 촉진

고용 및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사업체 교육기관 훈련 제공자 경제발전 기- , , , 

구들과의 협력을 모색하여 고령자들과 사업체를 연결시키는 전략 마련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을 훈련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고령자들이 시대에 - 

맞는 기술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

원스탑 커리어 센터

(One-Stop Career 

Centers)

센터의 직원들은 고령자들이 지원할 수 있는 채용 공고를 찾아 정보 제공- 

사업체 고용주들이 고령의 노동자들을 위한 대안적인 근로 배치나 은퇴 프로그램을 - 

제공하도록 교육

센터의 직원들은 고령자들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고령자들이 직업을 갖게 된 이후에도 개별화된 후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의 근- 

로자가 고용을 유지하고 또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 근로자 조기노화 백서 Ⅲ. 미국의 발달장애 근로자 조기노화

- 130 -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노령기 근로자 지원을 위한 지침‘ (Protocol for serving older workers)’ 

이후 년에는 미국 정부 책임 사무소 에서는 , 2007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포럼을 개최하고 노령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 유지하기 위한 최상의 실제와 전략(Some Best 

이라는 문서를 발표하Practices and Strategies for Engaging and Retaining Older Workers)’

였다 미국 정부 책임 사무소는 미국 의회를 감시하고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세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기관이다 이 보고서는 고령자들의 고용과 관련된 내용을 . 

주요 어려움 최상의 실제 그리고 전략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 (1) , (2) (best practices), (3) . 

내용을 표 로 요약하였다< 19> . 

표 노령기 근로자 지원을 위한 최상의 실제와 전략 < 19> 31)

31) 출처 :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07

숙련된 노동자 중계 및 

서비스 제공

(Mature Worker 

Intermediaries and 

Service provider)

기관의 누리집에 다양한 고용 관련 온라인 정보 게시- 

미국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상담원 서비스 전화번호 게시- 

지역사회의 사업체나 지역의 리더들을 교육하여 고령자들을 고용했을 때의 장점을 - 

이해하도록 지원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고용주와 고령의 근로자를 연결시키기 위해 다른 고용지- 

원 기관들과 협력

기업 및 산업 

(Business and 

Industries)

고령의 근로자들을 고용하기 위해 다양한 고용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면서 채용 과- 

정에 드는 시간을 절약하고 근로자 부족을 빠르게 해결

일자리의 기회를 공지할 때 파트타임이나 특정 기간에만 필요한 단기간의 일자리- , 

도 포함

영역 주요 내용

주요 어려움

(Key Obstacles)

고용주들의 인식 고령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에 많은 비용이 든다는 - : 

인식

나이에 대한 차별 고령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적절한 직업의 기회가 부재하고 경제 - : , 

상황이 변할 때 고령자부터 해고되고 최신의 기술을 배우고 유지해야 한다는 어려움, 

고용유지에 대한 어려움 고령 근로자들은 장려금과 함께 조기 퇴직을 권유받고 신체적 - : , 

활동이 많거나 스케줄을 변경하기 어려운 경우 직업을 유지하기 어렵고 퇴직을 부추기는 , 

열악한 급여 조건들을 제안받고 있음.

최상의 실제

(Best Practices)

비전형적인 채용 방법 사용 예 정부 기관이 노령자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기관과 협력- ( : )

유동적인 근무 상황을 적용하고 고령 근로자의 개별적인 선호도와 제한점 예 신체적 - , ( : 

제한 을 고려하여 업무 수정)

고령의 근로자들을 위한 인센티브와 혜택 예 자녀의 학비 지원 직원 할인 은퇴 연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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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행연구와 사례조사 기반 소결.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고령화된 장애인의 ,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 를 다루고 있는 구체적인 연구들이 . ‘ ’

아직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발달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에 비해 노화를 겪으면서 이차적인 , 

장애나 만성적인 건강상의 문제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노화의 시기도 비장애인들에 , 

비해 일찍 시작된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의학의 발전으로 전체 인구의 평균 수명이 . 

길어지면서 장애인의 평균 수명도 길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평균 수명은 , 

짧다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연구 결과들을 통해 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연구들이 . 

더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 를 고려했을 때 노화를 경험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고용을 ‘ ’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미국에서 장애인의 조기노화 에 초점을 둔 . ‘ ’

구체적인 고용지원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장애인의 고용지원을 위해 합리적 조정, 

을 지원하도록 무상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장애인을 고용한 고용주에 (accommodation) , 

대한 다양한 세금 혜택과 장려금들이 제공되고 있으며 여러 대기업에서도 장애인을 채용하려는 , 

특별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별히 최근에 자폐성장애나 주의력 결핍장애 . 

등을 신경 다양성의 한 부분으로 보고 그들이 가지는 특성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으로 , 

여기고 적극적으로 신경 다양성을 지닌 사람들을 채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플랜 제공) 

고령의 근로자들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재정관리 - 

기술을 배우도록 지원

일관된 직업 수행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령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이 - 

나이로 인해 차별하지 않도록 함.

전략

(Strategies)

고령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나이가 들어가는 것 이 - ‘ ’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은퇴에 대한 문화를 바꾸어 나가야 함.

고령 근로자의 채용과 고용유지를 위한 최상의 실제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보관할 수 - 

있는 시스템 마련

고령 근로자들이 은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정관리 교육 강화- 

정부가 솔선하여 고령 근로자들을 어떻게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지 모범을 - 

보여야 함.

이러한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간의 협력을 위해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함- .

이러한 전략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고용 모델을 고안하고 그러한 고용 모델을 실행할 수 - 

있도록 법과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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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노령기 근로자 지원을 위한 지침‘ (Protocol for serving older workers)’ 

이후 년에는 미국 정부 책임 사무소 에서는 , 2007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포럼을 개최하고 노령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 유지하기 위한 최상의 실제와 전략(Some Best 

이라는 문서를 발표하Practices and Strategies for Engaging and Retaining Older Workers)’

였다 미국 정부 책임 사무소는 미국 의회를 감시하고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세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기관이다 이 보고서는 고령자들의 고용과 관련된 내용을 . 

주요 어려움 최상의 실제 그리고 전략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 (1) , (2) (best practices), (3) . 

내용을 표 로 요약하였다< 19> . 

표 노령기 근로자 지원을 위한 최상의 실제와 전략 < 19> 31)

31) 출처 :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07

숙련된 노동자 중계 및 

서비스 제공

(Mature Worker 

Intermediaries and 

Service provider)

기관의 누리집에 다양한 고용 관련 온라인 정보 게시- 

미국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상담원 서비스 전화번호 게시- 

지역사회의 사업체나 지역의 리더들을 교육하여 고령자들을 고용했을 때의 장점을 - 

이해하도록 지원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고용주와 고령의 근로자를 연결시키기 위해 다른 고용지- 

원 기관들과 협력

기업 및 산업 

(Business and 

Industries)

고령의 근로자들을 고용하기 위해 다양한 고용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면서 채용 과- 

정에 드는 시간을 절약하고 근로자 부족을 빠르게 해결

일자리의 기회를 공지할 때 파트타임이나 특정 기간에만 필요한 단기간의 일자리- , 

도 포함

영역 주요 내용

주요 어려움

(Key Obstacles)

고용주들의 인식 고령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에 많은 비용이 든다는 - : 

인식

나이에 대한 차별 고령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적절한 직업의 기회가 부재하고 경제 - : , 

상황이 변할 때 고령자부터 해고되고 최신의 기술을 배우고 유지해야 한다는 어려움, 

고용유지에 대한 어려움 고령 근로자들은 장려금과 함께 조기 퇴직을 권유받고 신체적 - : , 

활동이 많거나 스케줄을 변경하기 어려운 경우 직업을 유지하기 어렵고 퇴직을 부추기는 , 

열악한 급여 조건들을 제안받고 있음.

최상의 실제

(Best Practices)

비전형적인 채용 방법 사용 예 정부 기관이 노령자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기관과 협력- ( : )

유동적인 근무 상황을 적용하고 고령 근로자의 개별적인 선호도와 제한점 예 신체적 - , ( : 

제한 을 고려하여 업무 수정)

고령의 근로자들을 위한 인센티브와 혜택 예 자녀의 학비 지원 직원 할인 은퇴 연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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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행연구와 사례조사 기반 소결.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고령화된 장애인의 ,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 를 다루고 있는 구체적인 연구들이 . ‘ ’

아직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발달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에 비해 노화를 겪으면서 이차적인 , 

장애나 만성적인 건강상의 문제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노화의 시기도 비장애인들에 , 

비해 일찍 시작된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의학의 발전으로 전체 인구의 평균 수명이 . 

길어지면서 장애인의 평균 수명도 길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평균 수명은 , 

짧다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연구 결과들을 통해 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연구들이 . 

더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 를 고려했을 때 노화를 경험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고용을 ‘ ’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미국에서 장애인의 조기노화 에 초점을 둔 . ‘ ’

구체적인 고용지원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장애인의 고용지원을 위해 합리적 조정, 

을 지원하도록 무상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장애인을 고용한 고용주에 (accommodation) , 

대한 다양한 세금 혜택과 장려금들이 제공되고 있으며 여러 대기업에서도 장애인을 채용하려는 , 

특별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별히 최근에 자폐성장애나 주의력 결핍장애 . 

등을 신경 다양성의 한 부분으로 보고 그들이 가지는 특성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으로 , 

여기고 적극적으로 신경 다양성을 지닌 사람들을 채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플랜 제공) 

고령의 근로자들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재정관리 - 

기술을 배우도록 지원

일관된 직업 수행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령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이 - 

나이로 인해 차별하지 않도록 함.

전략

(Strategies)

고령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나이가 들어가는 것 이 - ‘ ’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은퇴에 대한 문화를 바꾸어 나가야 함.

고령 근로자의 채용과 고용유지를 위한 최상의 실제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보관할 수 - 

있는 시스템 마련

고령 근로자들이 은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정관리 교육 강화- 

정부가 솔선하여 고령 근로자들을 어떻게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지 모범을 - 

보여야 함.

이러한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간의 협력을 위해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함- .

이러한 전략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고용 모델을 고안하고 그러한 고용 모델을 실행할 수 - 

있도록 법과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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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다 또한 고령의 장애인들을 포함한 고령의 근로자들이 한국의 전문대학과 같은 . Community 

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고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무상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College

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의 발달장애인 조기노화와 관련된 고용지원에 대해 위에 기술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연구 및 정책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발달장애인 조기노화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절실하다 아직까지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를 , . 

직접적으로 측정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기존의 연구들이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들의 조기 . 

사망률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고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 보다 일찍 노화를 경험하고 만성적인 ,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지만 실제로 장애인의 조기노화를 측정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또한 년 미국에서 발표된 라는 책은 . 2021 Handbook on Ageing with Disability

미국에서 실시된 연구뿐만 아니라 유럽 및 호주에서 실시된 장애와 노화 관련 연구들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책에서도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 에 대해 초점을 둔 내용은 많이 포함되지 않았다. ‘ ’ . 

또한 미국에서 장애와 노화에 관련된 연구기관 예 들이 ( : Ageing and Disability Resource Center)

존재하지만 최근 연구 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업데이트되어 있지 않고 조기노화에 초점을 둔 , , 

연구나 정보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의 조기노화에 . 

대한 관심과 연구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고용지원 정책 및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 

한다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에 관한 연구들이 미흡한 실정이지만 장애인의 노화에 대한 관심이 . 

점차 증대되고 있고 실제로 연구 결과를 통해 장애인의 조기노화의 가능성과 증거들이 제시되고 ,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기노화를 예방하고 조기노화를 경험하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고용을 유지할 .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미국의 장애인 고용지원은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합리적 . 

조정이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지는 . 

않지만 연방정부 기관이나 연방정부 지원을 받는 기관에서는 전체 직원의 를 장애인으로 채용하12%

는 목표를 가지고 매년 그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채용 전략에 문제는 없었는지, 

와 어떻게 채용 전략과 고용지원 방법을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의무고용 비율을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넘어서 장애인 고용을 추진하는 . 

데 어려움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채용 방식과 고용지원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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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화를 경험하는 발달장애인의 어려움을 . 

파악하고 합리적 조정 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미국 (reasonable accommodation) , 

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문적인 무료 자문 서비스와 같이 사업체들이 합리적 조정을 통해 

노화를 경험하는 발달장애인들의 고용을 지원하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한 방법일 수 있다. 

셋째 미국의 사회보장 연금제도는 한국의 국민연금과 유사하지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은 , 

부양가족 혜택과 장애연금 지원 대상의 폭이 넓다는 것이다 미국의 연금제도는 부양가족 지원으로 . 

은퇴한 연금 수령인이 받고 있는 연금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한다 그리고 장애연금을 50% . 

받는 사람은 부양가족 지원으로 자신이 받는 연금의 최대 까지 추가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80% . 

또한 장애연금 수령 대상자로 장애뿐만 아니라 암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더 이상 고용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도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확대된 자격 조건과 폭넓은 . 

부앙가족 지원은 고령의 장애인 근로자의 노후를 지원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넷째 장애인 근로자의 강점과 선호도를 고려한 채용 및 고용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 

소개된 사례 중에 몇몇 대기업에서 신경 다양성을 지닌 사람들이 혁신적인 생각과 창의적인 해결방법

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장애를 지닌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장애인 근로자를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 

그들의 특성을 강점으로 생각하여 회사에 필요한 인재로 보는 관점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 

농장 중심의 지원고용 프로그램 사례를 보면 사무실이나 공장에서의 단순 근로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 

선호도를 고려하여 야외활동을 좋아하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농업활동 양계 양봉 가축 돌보기, , , , 

상점과 카페 운영 등의 다양한 직업 활동을 제공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 장래의 직업을 

선택하도록 돕는데 이러한 농장 활동이 지역사회 주민들과 연계되어 진행되도록 하는 것도 매우 , 

긍정적인 고용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고용지원 방법으로 전문대학을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 

있다 사례에 소개된 것처럼 미국의 전문대학은 대 이상 학생이 전체 재학생의 를 차지하고 . , 40 42%

있고 거의 대부분의 전문대학은 지역 주민에게 무상으로 또는 저렴한 학비로 교육을 제공하고 , 

있다 따라서 고령의 근로자 장애인 포함 들 중 현재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문대학에 , ( )

입학하여 전문적인 직업 기술을 배우고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여 재취업에 성공하도록 하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대학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대학교육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와 교육기관간의 긴밀한 협력과 .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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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다 또한 고령의 장애인들을 포함한 고령의 근로자들이 한국의 전문대학과 같은 . Community 

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고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무상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College

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의 발달장애인 조기노화와 관련된 고용지원에 대해 위에 기술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연구 및 정책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발달장애인 조기노화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절실하다 아직까지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를 , . 

직접적으로 측정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기존의 연구들이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들의 조기 . 

사망률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고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 보다 일찍 노화를 경험하고 만성적인 ,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지만 실제로 장애인의 조기노화를 측정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또한 년 미국에서 발표된 라는 책은 . 2021 Handbook on Ageing with Disability

미국에서 실시된 연구뿐만 아니라 유럽 및 호주에서 실시된 장애와 노화 관련 연구들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책에서도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 에 대해 초점을 둔 내용은 많이 포함되지 않았다. ‘ ’ . 

또한 미국에서 장애와 노화에 관련된 연구기관 예 들이 ( : Ageing and Disability Resource Center)

존재하지만 최근 연구 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업데이트되어 있지 않고 조기노화에 초점을 둔 , , 

연구나 정보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의 조기노화에 . 

대한 관심과 연구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고용지원 정책 및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 

한다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에 관한 연구들이 미흡한 실정이지만 장애인의 노화에 대한 관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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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달장애의 정의. 

일본의 발달장애 정의는 년 아이치현 심신장애인 콜로니 발달장애연구소 현 아이치현 의료지1972 (

적장애 종합센터 의 초대 총장을 지낸 무라카미가 유전적 임신 중 그 후의 환경의 영향 등에 ) ‘ , , 

의해 뇌장장애를 입은 정신지체나 뇌성마비 등 심신장애 를 발달장애로 기록한 것이 기초가 되었다’ . 

연구 분야에서 발달장애가 정식으로 거론된 것은 년 발달장애연구 현 일본발달장애학회 기관1979 ( )

로 알려져 있다 발달장애라는 개념의 확산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에 발달적 평가가 도입되어 발달에의 . 

지연 편향을 인정하는 영유아에 대한 조기개입이 내실화되었다 발달장애아 발달장애, ( , 2014). , 有馬

인의 지원을 하기 위한 정확한 진단에 기초한 포괄적인 평가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립되어 

발달장애 정의가 정립된 것이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지원법과 장애인 기본 법에서의 발달장애 . 

정의를 살펴보고 의학적 진단 기준에 의한 발달장애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 

발달장애인지원법1) 

발달장애는 가까이에 있지만 사회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장애로 여겨져 발달장애 지원 체제가 

불충분하였다 그러나 발달장애가 있는 경우 그 특성에 맞는 지원을 받으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그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 . 

배경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에 대한 사회 전체에 대한 이해와 당사자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년 2005

월 발달장애인 지원법 이 시행되었다4 , ( ) . 達障害者支援法「 」発
발달장애인 지원법 정의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발달장애는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 그 외의 2 1 ‘ , 

광범위의 발달장애 학습장애 주의결함다동성장애, , (Attention Deficit Hyperactive Disorder: 

그 외 이와 유사한 뇌기능 장애로서 그 증상이 통상 어린 연령에 발현하는 것 으로 정의되어 ADHD), ’

있다 그림 참조 년 발달장애인 지원법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의 정의에 발달장애가 ([ 24] ). 2016 ‘

있는 사람으로서 발달장애 및 사회적 장벽에 의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한받는 것 이라는 ’

기본 이념이 추가되었다 사회적 장벽이란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 '

영위하는 데 장벽이 되는 사회에서의 사물 제도 관행 관념 기타 일체의 것으로 발달장애의 , , , , , 

지원책임을 사회적 책임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당시 정책 이념이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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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발달장애지원법상 발달장애 정의와 특성 [ 24] 

출처 후생노동성 정책보고서: ( ) (2018) 厚生 省労働

장애인기본법2) 

장애인 기본법 제 조에서도 발달장애 정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2 . 障害者基本法（ ）

장애인을 신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를 포함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기본법 ‘ , , ( )’ . 

정의에 의하면 발달장애 정신장애의 관계는 정신장애에 발달장애가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이는 , . 

년 이후 발달장애에 대한 진단이 늘어나면서 발달장애인의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2000

자 한 것으로 년 장애인 기본법 개정 시 원래 규정되어 있던 신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2011 , , 

안에 발달장애가 추가되었다. 

한편 발달장애인 지원법과 장애인 기본법 모두 한국과 달리 발달장애 정의에 지적장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일본에서는 지적장애인 복지법 년 월 시행 에 의해 지적장애가 공적 지원 대상으로 . (1960 4 )

명기되었다 지적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발달장애 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 지원법 년 월 . ' ' (2005 4

시행 의 정의로 공적 지원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복지나 교육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법 )

조문을 통해 발달장애의 정를 적용하고 있다 즉 발달장애 정의 당시 정신지체 지적장애 에 대한 . , , ( )

지원은 규정되어 있었고 지원이 되고 있지 않았던 발달장애인의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 

- 139 -

하였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지원법의 발달장애의 정의에서 지적장애가 제외된 것이다 외( , 田 徳
이러한 맥락 속에 발달장애인 지원법 이후 장애인 기본법개정안에서도 발달장애가 지적장애2008). 

와 구분되어서 정의되었다. 

그러나 자폐증에서는 중증의 지적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주의결함다동증 역시 가벼운 , 

지적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지적장애도 발달장애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기반으로 발달장애에 대한 정의에 지적장애를 ( , 2022). 小川 岡田・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발달장애인 지원법이 년. 2016 , 

년 만에 개정되었을 때 발달장애 정의 안에 지적장애를 포함시키는 검토안이 제시되었다 발달장애10 . 

인 지원법 개정안에 대한 부대결의 년 월 참의원 후생노동위원회 에는 개개인 발달장애의 (2016 5 ) ‘

원인 규명 및 진단 발달지원 등에 관한 조사 연구를 가속화하거나 심화시키는 동시에 발달장애에 , 

관한 증상과 예를 널리 파악함으로써 부족한 분야의 조사 연구에 중점적으로 임할 것 또 이들 , , 

조사연구의 성과나 구체적 동향 등을 토대로 항상 시책의 재검토에 노력할 것 이때 발달장애 , 

정의 재검토에도 유의할 것 으로 기재되어 있다 현재까지 발달장애 정의에 대한 수정안은 발표되고 ’ . 

있지 않지만 발달장애 정의 안에서의 지적장애인 포함 유무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 

있다. 

의학적 진단3) 

일본의 의학적 진단으로서는 년 정신장애의 진단과 통계 매뉴얼 제 판 에서 1980 ‘ 3 (DSM-III)’

광의의 발달장애가 구분되었다 개정 후 현재는 년 일본어판은 년 가 의학적 . , DSM-5(2013 , 2014 )

진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의 신경발달장애는 발달기에 장애의 특성이 나타나 대인교류나 . DSM-5

학습 직업 등에서 장벽이 되는 장애를 총칭한 것이다 이 신경발달장애라는 카테고리는 일본에서 , . 

발달장애인 지원법이 대상으로 한 카테고리와 거의 일치한다 차이점은 에서는 지적장애 를 . DSM-5 ‘ ’

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해 발달장애인 지원법은 지적장애 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지, ‘ ’ (

적장애를 수반하는 자폐증은 대상이 된다 과 함께 발달장애 진단 시 가장 많이 사용되고 ). DSM

있는 진단 기준으로 의 국제질병분류 가 WHO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CD)

있으며 이는 년 제 판으로 개정되었다, 2018 11 .

발달장애는 에 이어 신경발달증 으로 진단명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발달기에 출현하는 DSM-5 ‘ ’ ‘

행동과 인지의 장애로 특정 지적 운동 언어 대인기능의 획득과 수행에 유의한 어려움을 수반한다, , , . 

이러한 행동과 인지 장애는 발달기에 출현할 수 있는 많은 정신 및 행동질환 조현병 등 에서도 ( )

인정되며 그 핵심적인 증상이 신경발달적인 장애만을 이 군에 포함한다 고 정의되어 있다 지적 , ’ . 

발달장애의 명칭은 정신지체에서 지적발달증 으로 변경되어 수치에서‘ ’ IQ(intelligence quo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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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발달장애지원법상 발달장애 정의와 특성 [ 24] 

출처 후생노동성 정책보고서: ( ) (2018) 厚生 省労働

장애인기본법2) 

장애인 기본법 제 조에서도 발달장애 정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2 . 障害者基本法（ ）

장애인을 신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를 포함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기본법 ‘ , , ( )’ . 

정의에 의하면 발달장애 정신장애의 관계는 정신장애에 발달장애가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이는 , . 

년 이후 발달장애에 대한 진단이 늘어나면서 발달장애인의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2000

자 한 것으로 년 장애인 기본법 개정 시 원래 규정되어 있던 신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2011 , , 

안에 발달장애가 추가되었다. 

한편 발달장애인 지원법과 장애인 기본법 모두 한국과 달리 발달장애 정의에 지적장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일본에서는 지적장애인 복지법 년 월 시행 에 의해 지적장애가 공적 지원 대상으로 . (1960 4 )

명기되었다 지적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발달장애 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 지원법 년 월 . ' ' (2005 4

시행 의 정의로 공적 지원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복지나 교육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법 )

조문을 통해 발달장애의 정를 적용하고 있다 즉 발달장애 정의 당시 정신지체 지적장애 에 대한 . , , ( )

지원은 규정되어 있었고 지원이 되고 있지 않았던 발달장애인의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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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지원법의 발달장애의 정의에서 지적장애가 제외된 것이다 외( , 田 徳
이러한 맥락 속에 발달장애인 지원법 이후 장애인 기본법개정안에서도 발달장애가 지적장애2008). 

와 구분되어서 정의되었다. 

그러나 자폐증에서는 중증의 지적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주의결함다동증 역시 가벼운 , 

지적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지적장애도 발달장애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기반으로 발달장애에 대한 정의에 지적장애를 ( , 2022). 小川 岡田・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발달장애인 지원법이 년. 2016 , 

년 만에 개정되었을 때 발달장애 정의 안에 지적장애를 포함시키는 검토안이 제시되었다 발달장애10 . 

인 지원법 개정안에 대한 부대결의 년 월 참의원 후생노동위원회 에는 개개인 발달장애의 (2016 5 ) ‘

원인 규명 및 진단 발달지원 등에 관한 조사 연구를 가속화하거나 심화시키는 동시에 발달장애에 , 

관한 증상과 예를 널리 파악함으로써 부족한 분야의 조사 연구에 중점적으로 임할 것 또 이들 , , 

조사연구의 성과나 구체적 동향 등을 토대로 항상 시책의 재검토에 노력할 것 이때 발달장애 , 

정의 재검토에도 유의할 것 으로 기재되어 있다 현재까지 발달장애 정의에 대한 수정안은 발표되고 ’ . 

있지 않지만 발달장애 정의 안에서의 지적장애인 포함 유무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 

있다. 

의학적 진단3) 

일본의 의학적 진단으로서는 년 정신장애의 진단과 통계 매뉴얼 제 판 에서 1980 ‘ 3 (DSM-III)’

광의의 발달장애가 구분되었다 개정 후 현재는 년 일본어판은 년 가 의학적 . , DSM-5(2013 , 2014 )

진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의 신경발달장애는 발달기에 장애의 특성이 나타나 대인교류나 . DSM-5

학습 직업 등에서 장벽이 되는 장애를 총칭한 것이다 이 신경발달장애라는 카테고리는 일본에서 , . 

발달장애인 지원법이 대상으로 한 카테고리와 거의 일치한다 차이점은 에서는 지적장애 를 . DSM-5 ‘ ’

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해 발달장애인 지원법은 지적장애 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지, ‘ ’ (

적장애를 수반하는 자폐증은 대상이 된다 과 함께 발달장애 진단 시 가장 많이 사용되고 ). DSM

있는 진단 기준으로 의 국제질병분류 가 WHO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CD)

있으며 이는 년 제 판으로 개정되었다, 2018 11 .

발달장애는 에 이어 신경발달증 으로 진단명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발달기에 출현하는 DSM-5 ‘ ’ ‘

행동과 인지의 장애로 특정 지적 운동 언어 대인기능의 획득과 수행에 유의한 어려움을 수반한다, , , . 

이러한 행동과 인지 장애는 발달기에 출현할 수 있는 많은 정신 및 행동질환 조현병 등 에서도 ( )

인정되며 그 핵심적인 증상이 신경발달적인 장애만을 이 군에 포함한다 고 정의되어 있다 지적 , ’ . 

발달장애의 명칭은 정신지체에서 지적발달증 으로 변경되어 수치에서‘ ’ IQ(intelligence quo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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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증도 분류가 없어지고 행동지표를 이용한 적응행동에 의한 중증도가 도입되어 의료적 지원을 

요하는 질환이 아니라 복지적 지원을 요하는 상태상이라는 인식이 포함되었다.

기타4) 

일본 발달장애연맹은 발달장애를 지적장애를 포함한 포괄적 개념으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

성장 발달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원인에 의해 그 발달과정이 저해되어 운동 행동 인지 지능· , , , , 

언어 등 다양한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 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하의 개 질환이나 상태 문제를 ’ 10 ·

포함하여 넓게 정의하고 있다 지적 발달장애 운동발달장애 뇌성마비 등의 선천적인 신체장애. , ( ), ⓵ ⓶

광범성 발달장애 자폐증 아스퍼거장애 주의결함다동성장애와 그 관련 장애 학습장애( , ), , , ⓷ ⓸ ⓹

발달성 협조운동 서투름을 보이는 아동 발달성 언어장애 생떼 억지 발달기에 생기는 ( ), , , , ⓺ ⓻ ⓼ ⓽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 발달기에 생기는 만성질환의 문제 건강 이다, ( ) .⓾

나 발달장애인의 조기 노화 개념 정의. 

개념적 정의1)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란 발달장애를 가진 개인이 정상 연령보다 빠르게 신체적 및 정신적 노화의 

특징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일본에서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 개념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어 . 

있지 않으며 조기노화는 대해서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생활습관 및 발달장애 자체와 관련된 , , , 

다양한 요인 등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요인2) 

일본의 경우 의학적 진단 기준 에 의해 발달장애의 정의가 지적장애 행동장애 정서(DSM-5) ⓵ ⓶ ⓷

장애 신체장애 광범성 발달장애 특이적 발달장애 신경발달증 신경발달장애 지적능력장애/ (⓸ ⓹ ⓺ ⓻

지적발달증 커뮤니케이션 장애군 커뮤니케이션증 자폐스펙트럼장애 주의결함다동성장/ , / , (ASD), 

애 특정학습장애 운동장애 틱장애 기타 신경발달장애로 나누어지고 있지만 통상 크게 (ADHD), , , , , 

자폐스펙트럼장애 주의결함다동성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ADS), (Attention Deficit 

학습장애 로 발달장애가 인식되고 Hyperactive Disorder:ADHD), (Learning DisabilitiesLD)

있다 따라서 후생노동성 에서 언급하고 있는 각 요인별 발달장애의 특징을 정리한 . ( )厚生 省労働
후 노화를 경험하였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일본의 경우 조기노화 개념에 대한 , . 

구체적 정의가 정립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화를 경험한 중장년층의 통계 및 각 요인별 일반적 , 

노화와의 관계를 통해 조기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노화를 경험하는 발달장애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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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신체기능의 조기저하나 이환되는 질병이 많다고 보고된다는 점에서 볼 때 조기노화의 개념 , 

정립에 유효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통계인 후생노동성 이 . ( )厚生 省労働
년 실시한 년 생활의 어려움 등에 관한 조사 를 통해 발달장애에 관한 일본 상황을 2016 ‘2016 ’

살펴본다. 

가 신체 생물학적 요인) -

발달장애인 중 일부는 정상 연령보다 빠르게 신체적 변화나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예를 들어 . 

육체적인 질병 유전학적 요인에 의해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거나 신체 기능 저하가 빨리 진행되어 , 

조기노화의 원인이 된다 특히 중노년층 발달장애인의 경우 일반 노인들보다 신체적 어려움을 . 

빨리 겪으며 이는 조기노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발달장애인의 경우 배설 입욕 식사, . , , , 

이동 옷갈아입기 등 의 가장 큰 저하는 세 이상보다 세에 ,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60 40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경우 다양한 질환을 중복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 

이는 조기 노화를 촉진시키는 원인으로 작동한다 대 중장년층 발달장애인의 건강상태를 . 40~60

묻는 질문에 인지기능 저하가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혈압과 백내장 폐렴 39.8% , 26.2%, 25.2%, 

당뇨병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집단군의 배 정도의 비율이며 다양한 질환은 19.4% . 1.5~2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달장애인의 유전적 요인 역시 조기노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주의결함다동성장애를 . 

겪는 사람의 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을 겪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이 경우 주의결함28~68% (ASD) , 

다동성장애와 자펙스펙트럼 장애로 중복장애 특성을 갖게 되어 신체적 저하 인지기능 저하 등이 , 

발생하고 조기노화를 촉진한다.

한편 발달장애인들의 신체적 특성 요인들은 조기노화를 유발하는 큰 요인으로 작동한다 후생노동. 

성 의 년 발달장애 이해를 위해 에 의한 발달장애인의 ( ) 2018 ( )厚生 省 達障害者 理解の のため「 」労働 発
신체적 특성은 예측 불가능한 소리나 움직임 냄새 접촉 기압 기온 습도 등 감각의 과민 둔함으로 , , , , , , 

나타난다 발달장애인에게 가장 크게 나타나는 감각 문제는 적응행동 일상 생활 동작 수면 등과 . , ,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로 인한 감각 저하 증상은 신체기능 및 건강상태 악화 , 

등으로 연결된다 감각의 저하는 경도 힘 조절 등이 다른 사람보다 약하게 경험되기 때문에 배설감각 . , 

또한 약하게 기능하고 있다고 보고된다 이러한 신체적 감각 저하는 발달장애인들의 사회참여 . 

저하 이동성 저하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조기노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된다 특히 자폐스펙, , . 

트럼장애 의 경우 의 비율로 수면장애를 겪고 있으며 수면장애는 수면관련 호흡장애(ADS) 50~80% , , 

감각과민 등 신체적 이상을 유발한다 자폐스펙트럼장애 는 다른 발달장애보다 ( , 2020). (ADS)山田

감각의 편향성 자극 둔감 을 잘 느끼며 운동 조절 능력에도 어려움을 보인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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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증도 분류가 없어지고 행동지표를 이용한 적응행동에 의한 중증도가 도입되어 의료적 지원을 

요하는 질환이 아니라 복지적 지원을 요하는 상태상이라는 인식이 포함되었다.

기타4) 

일본 발달장애연맹은 발달장애를 지적장애를 포함한 포괄적 개념으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

성장 발달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원인에 의해 그 발달과정이 저해되어 운동 행동 인지 지능· , , , , 

언어 등 다양한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 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하의 개 질환이나 상태 문제를 ’ 10 ·

포함하여 넓게 정의하고 있다 지적 발달장애 운동발달장애 뇌성마비 등의 선천적인 신체장애. , ( ), ⓵ ⓶

광범성 발달장애 자폐증 아스퍼거장애 주의결함다동성장애와 그 관련 장애 학습장애( , ), , , ⓷ ⓸ ⓹

발달성 협조운동 서투름을 보이는 아동 발달성 언어장애 생떼 억지 발달기에 생기는 ( ), , , , ⓺ ⓻ ⓼ ⓽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 발달기에 생기는 만성질환의 문제 건강 이다, ( ) .⓾

나 발달장애인의 조기 노화 개념 정의. 

개념적 정의1)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란 발달장애를 가진 개인이 정상 연령보다 빠르게 신체적 및 정신적 노화의 

특징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일본에서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 개념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어 . 

있지 않으며 조기노화는 대해서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생활습관 및 발달장애 자체와 관련된 , , , 

다양한 요인 등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요인2) 

일본의 경우 의학적 진단 기준 에 의해 발달장애의 정의가 지적장애 행동장애 정서(DSM-5) ⓵ ⓶ ⓷

장애 신체장애 광범성 발달장애 특이적 발달장애 신경발달증 신경발달장애 지적능력장애/ (⓸ ⓹ ⓺ ⓻

지적발달증 커뮤니케이션 장애군 커뮤니케이션증 자폐스펙트럼장애 주의결함다동성장/ , / , (ASD), 

애 특정학습장애 운동장애 틱장애 기타 신경발달장애로 나누어지고 있지만 통상 크게 (ADHD), , , , , 

자폐스펙트럼장애 주의결함다동성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ADS), (Attention Deficit 

학습장애 로 발달장애가 인식되고 Hyperactive Disorder:ADHD), (Learning DisabilitiesLD)

있다 따라서 후생노동성 에서 언급하고 있는 각 요인별 발달장애의 특징을 정리한 . ( )厚生 省労働
후 노화를 경험하였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일본의 경우 조기노화 개념에 대한 , . 

구체적 정의가 정립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화를 경험한 중장년층의 통계 및 각 요인별 일반적 , 

노화와의 관계를 통해 조기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노화를 경험하는 발달장애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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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신체기능의 조기저하나 이환되는 질병이 많다고 보고된다는 점에서 볼 때 조기노화의 개념 , 

정립에 유효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통계인 후생노동성 이 . ( )厚生 省労働
년 실시한 년 생활의 어려움 등에 관한 조사 를 통해 발달장애에 관한 일본 상황을 2016 ‘2016 ’

살펴본다. 

가 신체 생물학적 요인) -

발달장애인 중 일부는 정상 연령보다 빠르게 신체적 변화나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예를 들어 . 

육체적인 질병 유전학적 요인에 의해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거나 신체 기능 저하가 빨리 진행되어 , 

조기노화의 원인이 된다 특히 중노년층 발달장애인의 경우 일반 노인들보다 신체적 어려움을 . 

빨리 겪으며 이는 조기노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발달장애인의 경우 배설 입욕 식사, . , , , 

이동 옷갈아입기 등 의 가장 큰 저하는 세 이상보다 세에 ,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60 40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경우 다양한 질환을 중복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 

이는 조기 노화를 촉진시키는 원인으로 작동한다 대 중장년층 발달장애인의 건강상태를 . 40~60

묻는 질문에 인지기능 저하가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혈압과 백내장 폐렴 39.8% , 26.2%, 25.2%, 

당뇨병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집단군의 배 정도의 비율이며 다양한 질환은 19.4% . 1.5~2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달장애인의 유전적 요인 역시 조기노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주의결함다동성장애를 . 

겪는 사람의 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을 겪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이 경우 주의결함28~68% (ASD) , 

다동성장애와 자펙스펙트럼 장애로 중복장애 특성을 갖게 되어 신체적 저하 인지기능 저하 등이 , 

발생하고 조기노화를 촉진한다.

한편 발달장애인들의 신체적 특성 요인들은 조기노화를 유발하는 큰 요인으로 작동한다 후생노동. 

성 의 년 발달장애 이해를 위해 에 의한 발달장애인의 ( ) 2018 ( )厚生 省 達障害者 理解の のため「 」労働 発
신체적 특성은 예측 불가능한 소리나 움직임 냄새 접촉 기압 기온 습도 등 감각의 과민 둔함으로 , , , , , , 

나타난다 발달장애인에게 가장 크게 나타나는 감각 문제는 적응행동 일상 생활 동작 수면 등과 . , ,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로 인한 감각 저하 증상은 신체기능 및 건강상태 악화 , 

등으로 연결된다 감각의 저하는 경도 힘 조절 등이 다른 사람보다 약하게 경험되기 때문에 배설감각 . , 

또한 약하게 기능하고 있다고 보고된다 이러한 신체적 감각 저하는 발달장애인들의 사회참여 . 

저하 이동성 저하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조기노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된다 특히 자폐스펙, , . 

트럼장애 의 경우 의 비율로 수면장애를 겪고 있으며 수면장애는 수면관련 호흡장애(ADS) 50~80% , , 

감각과민 등 신체적 이상을 유발한다 자폐스펙트럼장애 는 다른 발달장애보다 ( , 2020). (ADS)山田

감각의 편향성 자극 둔감 을 잘 느끼며 운동 조절 능력에도 어려움을 보인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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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지적 요인) 

발달장애인은 그 특성에 의해 비장애인보다 이른 시기에 인지기능 저하를 겪을 수 있다 발달장애는 . 

뇌기능의 장애 편향 등의 원인으로 인지의 방법이나 느끼는 방법에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여겨진다, . 

일시적인 감정을 인지하거나 컨트롤하는 전두엽의 기능에 장애가 있어 기분 억제나 의사소통 등 

인지적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또한 전두엽의 기능 장애는 공간인식 능력 저하로도 이어진다. . 

이러한 공간인식 능력 저하는 문자 숫자 물체의 형태 색에 대한 파악이나 배치 등 시각정보의 , , , 

선택 폐기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발달장애의 인지기능은 상황 환경 신체적 , . , , 

요인에 따라서 발생시기나 정도가 다양하다 따라서 인지 기능에 대한 다각도적인 평가가 발달장애 . 

진단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일본에서 발달장애의 인지기능은 일본판 DSM-5(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에 의해 지능 언어능력 시청각 인지 공간 지각 주의 실행 기능 대인관계 Mental Disorders , , , , , , Ⅴ）

부분에서 다양하게 평가된다 표 참조 발달장애 인지 특성은 크게 정동장애 언어장애 실행기(< 20> ). , , 

능장애 기억장애 주의장애 감각장애 협조기능 상실 자기효능감 저하 등으로 고차원적인 뇌 , , , , , 

기능 장애와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 2017). 永吉

표 정신질환의 진단 통계 매뉴얼< 20> , 

인지 영역

복잡성 지속성 분배성 선택 처리 속도, , , 

실행 기능 계획성 의사결정 작업 메모리 피드백 오류 수정 응답 무시 억제 심적 유연성, , , / , / , 

학습과 기억
작동 기억 단기 기억 자유 재생 단서 재생 재기억을 포함한다 장기 기억 의미 기억 자전적 , ( , , ), ( , 

기억 잠재 학습), 

언어 표 수정 언어 추리 환어 유창성 분포 및 구문 포함 및 수용성 언어( , , , ) 

지각 운동- 시각 시각 구성 지각 운동 실행 인지 포함, , - , ,

사회적인지 정동인지와 마음의 이론

발달장애 특히 중증의 자폐스펙트럼장애 사례에서는 인지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 (ASD) 

나타났다 경도 중증도 수준의 자폐스펙트럼장애을 갖고 있어도 노화를 경험하면서 우울한 상태 . ~

등의 질병 발병으로 인해 인지기능 저하를 경험하게 된다 즉 선천적인 뇌기능 ( ,2018). , 渡 竹辺・ 内
장애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노화와 환경적 심리적 요인에 의해 서도 인지기능 저하가 ,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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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리적 요인 ) 

발달장애인은 인지적 요인과 함께 심리적 요인에 의해 조기노화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지기능 저하 치매 발병 위험 증가 우울 등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발달장애의 심리 정서 요인은 , , . 

대부분 발달장애 특성에 의한 이차 장애로 나타난다 발달장애의 증상과 특성으로 인해 학교나 . 

집단에서 부적응 및 표현 감정 미숙으로 인한 우울증 대인기피가 주로 보고되고 있다, ( , 2017). 石﨑
자폐스펙트럼장애 의 경우 그 자리의 상황을 읽는 것의 어려움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로 (ASD) , , 

인한 어려움 과도한 고집 표현 등이 발달 특성인데 신경계의 이상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울이나 , , 

불안에 생물학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외 의 조사에 의하면 자폐스펙트럼장애 를 . (2006) , (ASD)木 並
가지고 있는 경우 불안과 우울증을 겪는 경우가 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생물학적 특성뿐만 11% . 

아니라 심리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보다 강하게 받아 대인관계나 집단 환경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의 능력은 낮기 때문에 모두와 같은 일을 할 수 없다 라고 자존감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 . , 

타인의 심정이나 의도를 파악하거나 규칙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대인관계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부적절한 행동이 증가하고 과민하게 행동하게 . , 

되어 스트레스에 취약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 외( , 2015). 林 

한편 주의결함다동성장애 의 경우 자폐스펙트럼장애 와 같이 생물학적 취약성으로 , (ADHD) (ASD)

인해 우울이나 불안에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자폐스펙트럼장애 에 비해 충동성, (ASD) , 

부주의성으로 인한 대인관계 불안 학업적 실패 경험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 . 

관계의 악화는 스트레스로 노출되어 폭언 폭력 우울 불안 증상 등 이차적인 심리 정서 장애를 , , , 

보인다 이차 장애는 모든 발달장애 에서 발생하는 장애 상태는 아니지만 발달장애 특성으로 . , 

인해 발생하는 심리 정서 어려움의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며 발달장애의 증상을 악화하는 요인이 ,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차 장애의 특성을 정리한 것이 표 이다. < 21> .  

표 발달장애에서 나타나는 차 장애< 21> 2

내재화 장애

질환 및 증상

 우울증 우울상태, 

 적응 장애

 불안 장애

 강박성 장애

 중독

 심신병 자율신경 조증, 

 등교거부 히키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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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지적 요인) 

발달장애인은 그 특성에 의해 비장애인보다 이른 시기에 인지기능 저하를 겪을 수 있다 발달장애는 . 

뇌기능의 장애 편향 등의 원인으로 인지의 방법이나 느끼는 방법에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여겨진다, . 

일시적인 감정을 인지하거나 컨트롤하는 전두엽의 기능에 장애가 있어 기분 억제나 의사소통 등 

인지적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또한 전두엽의 기능 장애는 공간인식 능력 저하로도 이어진다. . 

이러한 공간인식 능력 저하는 문자 숫자 물체의 형태 색에 대한 파악이나 배치 등 시각정보의 , , , 

선택 폐기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발달장애의 인지기능은 상황 환경 신체적 , . , , 

요인에 따라서 발생시기나 정도가 다양하다 따라서 인지 기능에 대한 다각도적인 평가가 발달장애 . 

진단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일본에서 발달장애의 인지기능은 일본판 DSM-5(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에 의해 지능 언어능력 시청각 인지 공간 지각 주의 실행 기능 대인관계 Mental Disorders , , , , , , Ⅴ）

부분에서 다양하게 평가된다 표 참조 발달장애 인지 특성은 크게 정동장애 언어장애 실행기(< 20> ). , , 

능장애 기억장애 주의장애 감각장애 협조기능 상실 자기효능감 저하 등으로 고차원적인 뇌 , , , , , 

기능 장애와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 2017). 永吉

표 정신질환의 진단 통계 매뉴얼< 20> , 

인지 영역

복잡성 지속성 분배성 선택 처리 속도, , , 

실행 기능 계획성 의사결정 작업 메모리 피드백 오류 수정 응답 무시 억제 심적 유연성, , , / , / , 

학습과 기억
작동 기억 단기 기억 자유 재생 단서 재생 재기억을 포함한다 장기 기억 의미 기억 자전적 , ( , , ), ( , 

기억 잠재 학습), 

언어 표 수정 언어 추리 환어 유창성 분포 및 구문 포함 및 수용성 언어( , , , ) 

지각 운동- 시각 시각 구성 지각 운동 실행 인지 포함, , - , ,

사회적인지 정동인지와 마음의 이론

발달장애 특히 중증의 자폐스펙트럼장애 사례에서는 인지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 (ASD) 

나타났다 경도 중증도 수준의 자폐스펙트럼장애을 갖고 있어도 노화를 경험하면서 우울한 상태 . ~

등의 질병 발병으로 인해 인지기능 저하를 경험하게 된다 즉 선천적인 뇌기능 ( ,2018). , 渡 竹辺・ 内
장애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노화와 환경적 심리적 요인에 의해 서도 인지기능 저하가 ,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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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리적 요인 ) 

발달장애인은 인지적 요인과 함께 심리적 요인에 의해 조기노화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지기능 저하 치매 발병 위험 증가 우울 등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발달장애의 심리 정서 요인은 , , . 

대부분 발달장애 특성에 의한 이차 장애로 나타난다 발달장애의 증상과 특성으로 인해 학교나 . 

집단에서 부적응 및 표현 감정 미숙으로 인한 우울증 대인기피가 주로 보고되고 있다, ( , 2017). 石﨑
자폐스펙트럼장애 의 경우 그 자리의 상황을 읽는 것의 어려움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로 (ASD) , , 

인한 어려움 과도한 고집 표현 등이 발달 특성인데 신경계의 이상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울이나 , , 

불안에 생물학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외 의 조사에 의하면 자폐스펙트럼장애 를 . (2006) , (ASD)木 並
가지고 있는 경우 불안과 우울증을 겪는 경우가 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생물학적 특성뿐만 11% . 

아니라 심리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보다 강하게 받아 대인관계나 집단 환경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의 능력은 낮기 때문에 모두와 같은 일을 할 수 없다 라고 자존감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 . , 

타인의 심정이나 의도를 파악하거나 규칙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대인관계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부적절한 행동이 증가하고 과민하게 행동하게 . , 

되어 스트레스에 취약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 외( , 2015). 林 

한편 주의결함다동성장애 의 경우 자폐스펙트럼장애 와 같이 생물학적 취약성으로 , (ADHD) (ASD)

인해 우울이나 불안에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자폐스펙트럼장애 에 비해 충동성, (ASD) , 

부주의성으로 인한 대인관계 불안 학업적 실패 경험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 . 

관계의 악화는 스트레스로 노출되어 폭언 폭력 우울 불안 증상 등 이차적인 심리 정서 장애를 , , , 

보인다 이차 장애는 모든 발달장애 에서 발생하는 장애 상태는 아니지만 발달장애 특성으로 . , 

인해 발생하는 심리 정서 어려움의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며 발달장애의 증상을 악화하는 요인이 ,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차 장애의 특성을 정리한 것이 표 이다. < 21> .  

표 발달장애에서 나타나는 차 장애< 21> 2

내재화 장애

질환 및 증상

 우울증 우울상태, 

 적응 장애

 불안 장애

 강박성 장애

 중독

 심신병 자율신경 조증, 

 등교거부 히키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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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성인 주의결함다동성장애 진단(ADHD) 32)이 증가함으로 인해 업무상의 실패로 

인한 자기혐오 원인을 알 수 없는 짜증과 불안 우울에 관한 심리적 요인들이 주목받고 , , 

있다 특히 적절한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않고 사회에 나온 성인 발달장애인의 경우 부적응을 . 

반복하여 일반인에 비해 높은 비율로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의 심리 정서적 불안 및 차 2

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 , 2012).遠藤 　

심리 정서 요인에는 선천적인 요소보다 발달장애 특징으로 인한 환경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와세다 교수는 발달장애의 특징 중 하나인 의사소통 능력 장애는 인간관계. 梅永雄二 

에 어려움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어 발달장애를 사회로부터 고립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사회로부터의 , . 

고립은 다양한 심리적 불안을 유발하고 인지적 기능 저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즉 심리 정서적 , . , 

장애 상태는 노화 경험의 결과로도 나타나지만 노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 

실제로 신체적 노화로 인해 일상생활 변화를 느낀 중장년 고령자의 비율은 약 로 이들 대부분 81% , 

대부터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였고 사회로부터 고립을 경험하고 있었다40 .

라 환경 기타) ( )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에 있어 생활 습관 및 환경 요인은 정신적 심리적 요인과 함께 중요한 , 

요인이다 일본의 경우 년 이후 급속한 발달장애의 진단으로 청년 성인기에 대한 발달장애의 . 2006 , , 

수도 증가하였다 또한 함께 환경 요인으로서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부적응 이란 단어 또한 새롭게 . ‘ ’

정의되기 시작하였다 사회적 부적응이란 심리 사회적 요인 등에 의해 학교나 직장 가정 등의 . ‘ , ,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며 집단의 소속이 불가능하여 집에 틀어박혀있는 상황 주위 사람과 의사소통, , 

32) 년 월에 어른의 발달장애를 조사하기 위해 세 이상의 사회인 학생 명을 대상으로 설문  2011 2 20 · 1148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경향이 있다고 판정된 사람의 비율이 로 드러났다, 8.8% .

 대인공포증

 만성적인 의욕 저하

 자기 긍정감의 저하

외재화 장애

 반항 도전성 장애

 행위 장애

 폭력 폭언, 

 가출

 좌절

 감정 불안 자해, 

 타인에 대한 적의 공격성, 

 반사회적 행동

출처 연구를 기반으로 필자가 재작성: (2020) 宮尾益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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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가능한 상황 또한 본인의 발달 단계나 능력으로부터 추측된 행동이 잘 발휘되지 못하고 , 

일상생활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 으로 정의된다 청년기 성인기에서 발달장애에 의한 ’ ( , 2007). , 井上

부적응의 요인은 생애발달 특징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된다 가정환경. , 

학교 등의 환경 요인 노화로 인한 변화 인간관계의 시간적 변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 , . 

발달장애인의 발병기인 유아기 시기에는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성인기에 취업을 

하여 혼자 거주하는 경우나 성인기 때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에 사회적 부적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발달장애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받고 .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적 개입이 어려워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심리적 불안을 느끼며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 신체기능 저하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 2006).井上 田・横
성인 발달장애의 어려움이 주목되고 있는 환경적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 

성인이 된 경우 발달장애의 진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에 의하면 성인 발달장애가 발견되. (2010) , 星野

기 어려운 이유는 성격이나 개성의 문제라고 오해되기 쉬우며 증상이나 상태의 변화가 커서 알아채기 , 

어렵고 무엇보다 전문의가 극소수라 이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인이 되면서 요구되는 역할의 변화이. , 

다 학생까지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지만 사회인이 되면서 사람들과의 교류 상대방과의 의사소통 . , 

기술 등 사회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잠재적인 문제들이 한 번에 표면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적 . 

요인에 의한 성인 발달 장애의 어려움은 일본의 사회적 변화 속에서 현저하게 드러난다 산업 . 

사회가 중심이 되면서 취업이 가정 밖에서의 일이 되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의 원활한 취업과 

일 지속성에 문제가 생기며 단기간에 이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요인들로 , ( , 2017). 飯野

인해 성인 발달장애인은 고립되기 쉬우며 주위에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 

발달장애인의 경우 돌봄이 부족할 때 발달장애 인지를 하지 못할 때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 , 

일에 지장이 생길 때 급격하게 환경이 변화하였을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화는 , . 

환경적인 다양한 요인들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신체 심리 정서적인 문제와도 깊은 , , ,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일본의 발달장애 상황) 

후생노동성 이 실시한 년 생활의 어려움 등에 관한 조사는 전국 약 곳의 ( ) 2016 2,400厚生 省労働
국세조사의 조사구에 거주하는 재택의 장애아동 장애인 장애인 수첩 소지자나 의사로부터 난치병, ( , 

이라고 진단된 사람 장기간 병이나 부상 등에 의해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 을 대상으로 실시한 , )

공식적 통계이다 통계 결과 장애인 수첩 소지자 수는 만 천 명으로 추계된다 이 중 신체장애인 . , 559 4 . 

수첩이 만 천 명 지적장애인수첩이 만 천 명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이 만 천 428 7 , 96 2 , 84 1

명으로 집계되었다 장애인 수첩 소지자 수를 연령별로 보면 세가 만 천 명 세가 . , 0~9 3 1 (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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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성인 주의결함다동성장애 진단(ADHD) 32)이 증가함으로 인해 업무상의 실패로 

인한 자기혐오 원인을 알 수 없는 짜증과 불안 우울에 관한 심리적 요인들이 주목받고 , , 

있다 특히 적절한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않고 사회에 나온 성인 발달장애인의 경우 부적응을 . 

반복하여 일반인에 비해 높은 비율로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의 심리 정서적 불안 및 차 2

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 , 2012).遠藤 　

심리 정서 요인에는 선천적인 요소보다 발달장애 특징으로 인한 환경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와세다 교수는 발달장애의 특징 중 하나인 의사소통 능력 장애는 인간관계. 梅永雄二 

에 어려움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어 발달장애를 사회로부터 고립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사회로부터의 , . 

고립은 다양한 심리적 불안을 유발하고 인지적 기능 저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즉 심리 정서적 , . , 

장애 상태는 노화 경험의 결과로도 나타나지만 노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 

실제로 신체적 노화로 인해 일상생활 변화를 느낀 중장년 고령자의 비율은 약 로 이들 대부분 81% , 

대부터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였고 사회로부터 고립을 경험하고 있었다40 .

라 환경 기타) ( )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에 있어 생활 습관 및 환경 요인은 정신적 심리적 요인과 함께 중요한 , 

요인이다 일본의 경우 년 이후 급속한 발달장애의 진단으로 청년 성인기에 대한 발달장애의 . 2006 , , 

수도 증가하였다 또한 함께 환경 요인으로서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부적응 이란 단어 또한 새롭게 . ‘ ’

정의되기 시작하였다 사회적 부적응이란 심리 사회적 요인 등에 의해 학교나 직장 가정 등의 . ‘ , ,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며 집단의 소속이 불가능하여 집에 틀어박혀있는 상황 주위 사람과 의사소통, , 

32) 년 월에 어른의 발달장애를 조사하기 위해 세 이상의 사회인 학생 명을 대상으로 설문  2011 2 20 · 1148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경향이 있다고 판정된 사람의 비율이 로 드러났다, 8.8% .

 대인공포증

 만성적인 의욕 저하

 자기 긍정감의 저하

외재화 장애

 반항 도전성 장애

 행위 장애

 폭력 폭언, 

 가출

 좌절

 감정 불안 자해, 

 타인에 대한 적의 공격성, 

 반사회적 행동

출처 연구를 기반으로 필자가 재작성: (2020) 宮尾益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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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가능한 상황 또한 본인의 발달 단계나 능력으로부터 추측된 행동이 잘 발휘되지 못하고 , 

일상생활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 으로 정의된다 청년기 성인기에서 발달장애에 의한 ’ ( , 2007). , 井上

부적응의 요인은 생애발달 특징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된다 가정환경. , 

학교 등의 환경 요인 노화로 인한 변화 인간관계의 시간적 변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 , . 

발달장애인의 발병기인 유아기 시기에는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성인기에 취업을 

하여 혼자 거주하는 경우나 성인기 때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에 사회적 부적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발달장애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받고 .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적 개입이 어려워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심리적 불안을 느끼며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 신체기능 저하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 2006).井上 田・横
성인 발달장애의 어려움이 주목되고 있는 환경적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 

성인이 된 경우 발달장애의 진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에 의하면 성인 발달장애가 발견되. (2010) , 星野

기 어려운 이유는 성격이나 개성의 문제라고 오해되기 쉬우며 증상이나 상태의 변화가 커서 알아채기 , 

어렵고 무엇보다 전문의가 극소수라 이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인이 되면서 요구되는 역할의 변화이. , 

다 학생까지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지만 사회인이 되면서 사람들과의 교류 상대방과의 의사소통 . , 

기술 등 사회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잠재적인 문제들이 한 번에 표면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적 . 

요인에 의한 성인 발달 장애의 어려움은 일본의 사회적 변화 속에서 현저하게 드러난다 산업 . 

사회가 중심이 되면서 취업이 가정 밖에서의 일이 되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의 원활한 취업과 

일 지속성에 문제가 생기며 단기간에 이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요인들로 , ( , 2017). 飯野

인해 성인 발달장애인은 고립되기 쉬우며 주위에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 

발달장애인의 경우 돌봄이 부족할 때 발달장애 인지를 하지 못할 때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 , 

일에 지장이 생길 때 급격하게 환경이 변화하였을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화는 , . 

환경적인 다양한 요인들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신체 심리 정서적인 문제와도 깊은 , , ,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일본의 발달장애 상황) 

후생노동성 이 실시한 년 생활의 어려움 등에 관한 조사는 전국 약 곳의 ( ) 2016 2,400厚生 省労働
국세조사의 조사구에 거주하는 재택의 장애아동 장애인 장애인 수첩 소지자나 의사로부터 난치병, ( , 

이라고 진단된 사람 장기간 병이나 부상 등에 의해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 을 대상으로 실시한 , )

공식적 통계이다 통계 결과 장애인 수첩 소지자 수는 만 천 명으로 추계된다 이 중 신체장애인 . , 559 4 . 

수첩이 만 천 명 지적장애인수첩이 만 천 명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이 만 천 428 7 , 96 2 , 84 1

명으로 집계되었다 장애인 수첩 소지자 수를 연령별로 보면 세가 만 천 명 세가 . , 0~9 3 1 (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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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천 명 세가 만 명 으로 세 미만은 전체의 를 차지하였다 한편 3 7 (0.9%), 18~19 1 (0.2%) 20 1.8% . 

세 이상은 만 천명으로 전체의 를 차지하였다 이 중 의사로부터 발달장애라고 진단받65 311 2 72.6% . 

은 자의 수는 만 천명으로 집계되었다 발달장애로 진단받은 사람 중에 정신장애 수첩을 소지한 48 1 . 

사람은 이며 장애 수첩 비소지자의 비율은 로 나타났다 또한 발달장애 남성의 비율은 76.5% , 21.4% . , 

발달장애 여성의 비율이 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로 진단된 사람의 남녀 68.8%, 29.9% . 

비율은 약 여성 남성 임을 알 수 있다 통계 자료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1: 2.3 . 

낮게 나타난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발달장애의 특성을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남성이 유년기 발달장애의 특성을 알기 쉽고 여성이 의사소통 등의 사회적 대인관계가 잘 , , 

유지된다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상황을 조사한 결과를 표 에 나타내었다. < 22> .

표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상황 복수응답< 22> ( )

일상생활 세 미만65 세 이상65

정사원 7.1% 18.8%

정사원 이외 10.7% 18.8%

자영업 1.1% -

장애인 서비스 이용 23% 25%

개호보험 서비스 0.5% 6.3%

병원 등 데이 커에 서비스 이용 0.8% -

재활치료 하고 있음 3.0% -

학교를 다님 36.9% 18.8%

보육원 유치원 특수학교, , 6.3% 6.3%

방과후 아동 클럽 3.0% -

장애아동소시설 19.7% 6.3%

사회활동을 하고 있음 1.1% -

가사 육아 개호 등을 하고 있음, , 2.5% -

가정에서 보냄 32% 62.5%

출처 후생노동성 생활등의 어려움에 관한 조사: 2016, 

발달장애인이 일상을 보내는 방법을 살펴보면 세 미만의 경우 학교에 다닌다 가 로 , 65 ‘ ’ 36.9%

가장 높았고 가정에서 보낸다 는 대답이 로 드러났다 한편 세 이상의 경우 가정에서 , ‘ ’ 32% . 65 ‘

보낸다 는 대답이 로 가장 높았다 발달장애 아동의 경우 학교 등 장애아동 시설을 이용하는 ’ 62.5% . 

비중이 높아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돌봄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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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신체적 노화 등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가정에서 보내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 

나타났다.

가 장애인 서비스 발전의 역사적 배경 . 

일본의 장애인 서비스 발전의 역사적 계보를 정리하면 표 와 같다 장애인 지원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 23> . 

법적 근거를 통해 이루어지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정 개정됨으로써 발전이 이루어졌다, , .

표 일본 장애인 복지의 역사적 계보< 23> 

년도 일본구빈정책WHO 신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전쟁전~

종전

구빈법1929 

구생활보호법1946 
신체장애인복지법1949 아동복지법1947 

년대1950
생활보호법1950 

사회복지사업법1951 
정신위생법1950 

년대1960

1960 

신체장애인고용촉진법, 

정신박약인복지법

1965 

정신위생법개정

년대1970

지적장애인의 1971 

권리선언

년 장애자의 1975

권리선언

심신장애인대책기본법1970 

년대1980
유엔장애인의 년1983 10

아동의권리조약1989 

중증심신장애아동시설이 규정

신체장애인고용촉진법 장애인고용촉진법1987 →

정신위생법1987 

정신보건법→

년대1990 장애인플랜1995 
1990 

신체장애인복지법개정

1999 

지적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1995 

정신보건복지법→

년대2000
사회복지법2000 

장애인권리조약 유엔2006 ( )

지원비 제도 입소조치권한이 각마을로2003~2005 ( )

발달장애인 지원법2004 

장애인 자립지원법2006 

년대2010
2014 

장애인권리조약비준 일본( )

장애인 자립지원법개정2010 

장애인 학대방지법 장애인 기본법 개정2011 , 

장애인 종합지원법2012 

장애인 특별해소법2013 

장애인 우선조달법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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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천 명 세가 만 명 으로 세 미만은 전체의 를 차지하였다 한편 3 7 (0.9%), 18~19 1 (0.2%) 20 1.8% . 

세 이상은 만 천명으로 전체의 를 차지하였다 이 중 의사로부터 발달장애라고 진단받65 311 2 72.6% . 

은 자의 수는 만 천명으로 집계되었다 발달장애로 진단받은 사람 중에 정신장애 수첩을 소지한 48 1 . 

사람은 이며 장애 수첩 비소지자의 비율은 로 나타났다 또한 발달장애 남성의 비율은 76.5% , 21.4% . , 

발달장애 여성의 비율이 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로 진단된 사람의 남녀 68.8%, 29.9% . 

비율은 약 여성 남성 임을 알 수 있다 통계 자료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1: 2.3 . 

낮게 나타난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발달장애의 특성을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남성이 유년기 발달장애의 특성을 알기 쉽고 여성이 의사소통 등의 사회적 대인관계가 잘 , , 

유지된다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상황을 조사한 결과를 표 에 나타내었다. < 22> .

표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상황 복수응답< 22> ( )

일상생활 세 미만65 세 이상65

정사원 7.1% 18.8%

정사원 이외 10.7% 18.8%

자영업 1.1% -

장애인 서비스 이용 23% 25%

개호보험 서비스 0.5% 6.3%

병원 등 데이 커에 서비스 이용 0.8% -

재활치료 하고 있음 3.0% -

학교를 다님 36.9% 18.8%

보육원 유치원 특수학교, , 6.3% 6.3%

방과후 아동 클럽 3.0% -

장애아동소시설 19.7% 6.3%

사회활동을 하고 있음 1.1% -

가사 육아 개호 등을 하고 있음, , 2.5% -

가정에서 보냄 32% 62.5%

출처 후생노동성 생활등의 어려움에 관한 조사: 2016, 

발달장애인이 일상을 보내는 방법을 살펴보면 세 미만의 경우 학교에 다닌다 가 로 , 65 ‘ ’ 36.9%

가장 높았고 가정에서 보낸다 는 대답이 로 드러났다 한편 세 이상의 경우 가정에서 , ‘ ’ 32% . 65 ‘

보낸다 는 대답이 로 가장 높았다 발달장애 아동의 경우 학교 등 장애아동 시설을 이용하는 ’ 62.5% . 

비중이 높아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돌봄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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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신체적 노화 등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가정에서 보내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 

나타났다.

가 장애인 서비스 발전의 역사적 배경 . 

일본의 장애인 서비스 발전의 역사적 계보를 정리하면 표 와 같다 장애인 지원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 23> . 

법적 근거를 통해 이루어지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정 개정됨으로써 발전이 이루어졌다, , .

표 일본 장애인 복지의 역사적 계보< 23> 

년도 일본구빈정책WHO 신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전쟁전~

종전

구빈법1929 

구생활보호법1946 
신체장애인복지법1949 아동복지법1947 

년대1950
생활보호법1950 

사회복지사업법1951 
정신위생법1950 

년대1960

1960 

신체장애인고용촉진법, 

정신박약인복지법

1965 

정신위생법개정

년대1970

지적장애인의 1971 

권리선언

년 장애자의 1975

권리선언

심신장애인대책기본법1970 

년대1980
유엔장애인의 년1983 10

아동의권리조약1989 

중증심신장애아동시설이 규정

신체장애인고용촉진법 장애인고용촉진법1987 →

정신위생법1987 

정신보건법→

년대1990 장애인플랜1995 
1990 

신체장애인복지법개정

1999 

지적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1995 

정신보건복지법→

년대2000
사회복지법2000 

장애인권리조약 유엔2006 ( )

지원비 제도 입소조치권한이 각마을로2003~2005 ( )

발달장애인 지원법2004 

장애인 자립지원법2006 

년대2010
2014 

장애인권리조약비준 일본( )

장애인 자립지원법개정2010 

장애인 학대방지법 장애인 기본법 개정2011 , 

장애인 종합지원법2012 

장애인 특별해소법2013 

장애인 우선조달법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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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년대 장애인복지 서비스1) (~1960 ) 

제 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서의 장애인 시책은 전쟁에서 피해를 입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2

년 장애아동을 포함한 아동복지의 기본 시책으로 한 아동복지법의 제정으로 시작되었다1947 . 

이어 년 신체장애인 복지법이 제정되었다 당시 이 법은 신체장애인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1949 , . 

갱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원조하고 필요한 보호를 하며 국민도 이에 

협력할 책무를 정하여 신체장애인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등 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즉 전쟁 부상을 입은 사람들의 사회복귀로의 보호 가 아니라 갱생 을 지원하는 법률이었다 년 , ‘ ’ ‘ ’ . 1960

무렵 지적장애인에 대해서는 년 제정된 구생활보호법에 의한 구빈과 년 아동복지법으로 , 1946 1947

규정되어 있던 정신박약아동시설에서 장애아동을 입소시키는 것으로만 지원 하였기 때문에 아동복, 

지법으로 규정된 정신박약아동시설에 입소했던 장애아동은 세를 맞이하면 퇴소해야 하는 사회적 18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년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지적장애. , 1960

에 관한 원호사업의 정비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신박약인 복지법 현재의 지적장애인 (

복지법 과 신체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신체장애인 고용촉진법이 )

제정되었다 위 법들의 목적은 사회적 약자이지만 고의 특별한 보호 로서 직업적 자립과 일상생활 . ‘ ’

동작 중시라는 것이었다 이러와 같이 법률의 제정 등 장애인 시책은 꾸준히 진전하였지만 신체장애. , , 

지적장애 정신장애 이른바 장애 로 각각 별도의 틀로 시책이 진행되고 또 복지를 중심으로 하면서 , ( 3 ) , 

고용 교육 의료 등 행정 분야별로 시책이 진행되고 있는 경향이 있었다, , .

년대 장애인 복지 서비스2) 1970

장애 당사자 및 이들을 지원하는 관계자에 의해 신체장애인 및 지적장애인의 종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년에는 심신장애인 대책 기본법 이 각 당파 , 1970 ‘ ’

일치의원입법으로 성립되었다.

이 법은 주로 신체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지만 각 부처가 소관하는 장애인과 , 

관련된 개별 법률에 공통되는 기본적인 법률로서 제정된 것이 법의 제정에 의해 일본의 종합적인 

장애인 시책 추진의 기본 이념이 처음 법적으로 확립되었다고 할 수 지만 장애 발생 예방이나 , 

시설 수용 등의 보호에만 중점을 두었으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 후에는 법률의 명칭이 장애인기본법 으로 개정되어 정신장애인이 포함되었다 이 . .「 」  

법은 년 개정에 의해 발달장애인이 포함되는 것이 명확하게 정해졌고 동시에 난치병에 기인하2011 , 

는 장애를 가지는 사람이 포함되어 그 해석이 분명해지고 있다 년에는 신체장애인 고용촉진법. 1976

이 개정이 되어 법정 고용률이 노력의무에서 의무화되었고 납부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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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장애인 복지 서비스 최초의 장기 계획 년도 년도 의 책정3) 1980~90 : (1957 ~2004 )

국제연합 이하 유엔 이라고 한다 은 년대경부터 장애인 시책의 추진에 관련된 의결 등을 ( .) 1970「 」

여러 번 실시하여 국제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년을 국제장애인년으로 정해 각국의 대처를 . 1981

요구하게 되었다 이는 장애인이 사회에 완전 참여와 융화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세계 사람들에게 .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당해 연도의 관련 . 

시책 추진을 위해 국제장애인 추진본부 를 총리부에 설치하는 등을 정한 국제장애인년 추진체제에 ‘ ’ ‘

대해 를 결정하고 년에 관계 행사 사업이 행해지는 등 장애인 시책의 종합적 추진이 한층 ’ , 1981 ·

발전되었다.

국제장애인년은 장애인 이해의 촉진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지만 비교적 장애유형별로 나뉘어 , 

활동하고 있던 장애인 단체장애인 관계 단체가 유엔의 장애인년 추진 사업으로 인해 하나로 정리되는 ·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그 후 많은 장애인 단체의 결속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 

년 월 유엔에서 년부터 년까지를 장애인의 년 으로 정해 장애인에 1982 12 , 1983 1992 UN 10「 」 「

관한 세계 행동 계획 이 책정되었다 같은 해 월 국제장애인년추진본부는 개편되어 내각총리대신. 4 , , 」

을 본부장으로 하는 장애인대책추진본부 년에 장애인 시책추진본부로 개칭 가 설치되어 (1996 )「 」

장애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유엔 장애인의 년 의 중간연도인 . 10「 」

년 시책본부는 후기 중점 시책 을 책정하여 후기에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보다 구체적인 1987 , 「 」

계획을 정하였다 이는 이후 중점 시책에 대한 년 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어져 장애인 기본계획제. 5 (

차 까지 이어졌다2 ) .

년 신체장애인 고용촉진법이 장애인 고용촉진법으로 변경되었고 년 지적장애인 지역1987 , 1989

생활지원 사업으로 그룹홈이 제도화되었다 이 제도에 의해 지적장애인의 생활 터전을 만들어 . 

내는 계기가 되었다. 

장애인 단체 등으로부터 유엔 장애인의 년 종료 후의 새로운 국내 행동 계획 을 책정해야 10「 」 「 」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일본도 공동 제안국이 되고 있던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의 년, 10 (1993「 」

년 년 의 결의가 채택되는 등의 움직임에 대응해 장기적인 장애인 시책의 본연의 자세에 ~2002 ) , 

대해 검토를 실시하였다. 

한편 사회의 발전 등에 의해 심신장애인 대책 기본법은 년에 개정이 행해져 법률의 명칭이 , 1993

장애인 기본법 으로 개정되어 법률의 목적으로서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경제 문화 및 기타 , , , 「 」 ⓵

모든 분야의 활동에의 참가의 촉진을 규정해 장애인의 완전 참여와 평등 을 목표로 하는 것, , 「 」

법률의 대상이 되는 장애를 신체 장애 현재의 지적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한 것 기본이념으로서 , , , ⓶ ⓷

장애인은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사회 경제 문화 및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가할 기회를 , , 

주어지는 취지를 규정한 것 국민들 사이에 널리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깊게 하기 , 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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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년대 장애인복지 서비스1) (~1960 ) 

제 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서의 장애인 시책은 전쟁에서 피해를 입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2

년 장애아동을 포함한 아동복지의 기본 시책으로 한 아동복지법의 제정으로 시작되었다1947 . 

이어 년 신체장애인 복지법이 제정되었다 당시 이 법은 신체장애인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1949 , . 

갱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원조하고 필요한 보호를 하며 국민도 이에 

협력할 책무를 정하여 신체장애인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등 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즉 전쟁 부상을 입은 사람들의 사회복귀로의 보호 가 아니라 갱생 을 지원하는 법률이었다 년 , ‘ ’ ‘ ’ . 1960

무렵 지적장애인에 대해서는 년 제정된 구생활보호법에 의한 구빈과 년 아동복지법으로 , 1946 1947

규정되어 있던 정신박약아동시설에서 장애아동을 입소시키는 것으로만 지원 하였기 때문에 아동복, 

지법으로 규정된 정신박약아동시설에 입소했던 장애아동은 세를 맞이하면 퇴소해야 하는 사회적 18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년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지적장애. , 1960

에 관한 원호사업의 정비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신박약인 복지법 현재의 지적장애인 (

복지법 과 신체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신체장애인 고용촉진법이 )

제정되었다 위 법들의 목적은 사회적 약자이지만 고의 특별한 보호 로서 직업적 자립과 일상생활 . ‘ ’

동작 중시라는 것이었다 이러와 같이 법률의 제정 등 장애인 시책은 꾸준히 진전하였지만 신체장애. , , 

지적장애 정신장애 이른바 장애 로 각각 별도의 틀로 시책이 진행되고 또 복지를 중심으로 하면서 , ( 3 ) , 

고용 교육 의료 등 행정 분야별로 시책이 진행되고 있는 경향이 있었다, , .

년대 장애인 복지 서비스2) 1970

장애 당사자 및 이들을 지원하는 관계자에 의해 신체장애인 및 지적장애인의 종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년에는 심신장애인 대책 기본법 이 각 당파 , 1970 ‘ ’

일치의원입법으로 성립되었다.

이 법은 주로 신체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지만 각 부처가 소관하는 장애인과 , 

관련된 개별 법률에 공통되는 기본적인 법률로서 제정된 것이 법의 제정에 의해 일본의 종합적인 

장애인 시책 추진의 기본 이념이 처음 법적으로 확립되었다고 할 수 지만 장애 발생 예방이나 , 

시설 수용 등의 보호에만 중점을 두었으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 후에는 법률의 명칭이 장애인기본법 으로 개정되어 정신장애인이 포함되었다 이 . .「 」  

법은 년 개정에 의해 발달장애인이 포함되는 것이 명확하게 정해졌고 동시에 난치병에 기인하2011 , 

는 장애를 가지는 사람이 포함되어 그 해석이 분명해지고 있다 년에는 신체장애인 고용촉진법. 1976

이 개정이 되어 법정 고용률이 노력의무에서 의무화되었고 납부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

- 149 -

년대 장애인 복지 서비스 최초의 장기 계획 년도 년도 의 책정3) 1980~90 : (1957 ~2004 )

국제연합 이하 유엔 이라고 한다 은 년대경부터 장애인 시책의 추진에 관련된 의결 등을 ( .) 1970「 」

여러 번 실시하여 국제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년을 국제장애인년으로 정해 각국의 대처를 . 1981

요구하게 되었다 이는 장애인이 사회에 완전 참여와 융화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세계 사람들에게 .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당해 연도의 관련 . 

시책 추진을 위해 국제장애인 추진본부 를 총리부에 설치하는 등을 정한 국제장애인년 추진체제에 ‘ ’ ‘

대해 를 결정하고 년에 관계 행사 사업이 행해지는 등 장애인 시책의 종합적 추진이 한층 ’ , 1981 ·

발전되었다.

국제장애인년은 장애인 이해의 촉진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지만 비교적 장애유형별로 나뉘어 , 

활동하고 있던 장애인 단체장애인 관계 단체가 유엔의 장애인년 추진 사업으로 인해 하나로 정리되는 ·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그 후 많은 장애인 단체의 결속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 

년 월 유엔에서 년부터 년까지를 장애인의 년 으로 정해 장애인에 1982 12 , 1983 1992 UN 10「 」 「

관한 세계 행동 계획 이 책정되었다 같은 해 월 국제장애인년추진본부는 개편되어 내각총리대신. 4 , , 」

을 본부장으로 하는 장애인대책추진본부 년에 장애인 시책추진본부로 개칭 가 설치되어 (1996 )「 」

장애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유엔 장애인의 년 의 중간연도인 . 10「 」

년 시책본부는 후기 중점 시책 을 책정하여 후기에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보다 구체적인 1987 , 「 」

계획을 정하였다 이는 이후 중점 시책에 대한 년 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어져 장애인 기본계획제. 5 (

차 까지 이어졌다2 ) .

년 신체장애인 고용촉진법이 장애인 고용촉진법으로 변경되었고 년 지적장애인 지역1987 , 1989

생활지원 사업으로 그룹홈이 제도화되었다 이 제도에 의해 지적장애인의 생활 터전을 만들어 . 

내는 계기가 되었다. 

장애인 단체 등으로부터 유엔 장애인의 년 종료 후의 새로운 국내 행동 계획 을 책정해야 10「 」 「 」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일본도 공동 제안국이 되고 있던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의 년, 10 (1993「 」

년 년 의 결의가 채택되는 등의 움직임에 대응해 장기적인 장애인 시책의 본연의 자세에 ~2002 ) , 

대해 검토를 실시하였다. 

한편 사회의 발전 등에 의해 심신장애인 대책 기본법은 년에 개정이 행해져 법률의 명칭이 , 1993

장애인 기본법 으로 개정되어 법률의 목적으로서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경제 문화 및 기타 , , , 「 」 ⓵

모든 분야의 활동에의 참가의 촉진을 규정해 장애인의 완전 참여와 평등 을 목표로 하는 것, , 「 」

법률의 대상이 되는 장애를 신체 장애 현재의 지적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한 것 기본이념으로서 , , , ⓶ ⓷

장애인은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사회 경제 문화 및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가할 기회를 , , 

주어지는 취지를 규정한 것 국민들 사이에 널리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깊게 하기 , 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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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월 일을 장애인의 날 이라고 규정한 것 정부는 장애인 복지 등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이고 12 9 , 「 」 ⓹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기본계획을 책정해야 한다고 하고 지방공공단체에서도 

이에 준한 계획의 책정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 고용의 촉진 등 공공시설의 이용 및 정보의 , , ⓺

이용 등의 분야에 있어서의 국가 및 지방공공 단체의 책무의 규정을 정비하는 것과 동시에 사업주에 , 

대해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의 필요한 노력 의무를 규정한 것 장애인에 관한 기본적 종합적인 , , ·⓻

시책의 수립에 대해 조사 심의하는 심신 장애인 대책 협의회 의 명칭을 장애인 시책 추진 협의회 로 “ ” “ ”

개정하는 것과 동시에 그 위원 또는 전문 위원에 대해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 ,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부터도 임명하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 주된 목표이며 국회에서 년 월 , 1993 11

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신장기계획 은 이 법 개정에 있어서의 장애인 기본계획 으로서 26 , . 「 」 「 」

취급되게 되었다.

년 장애인 기본계획에서는 거주지나 일하는 장소의 확보 사회 참가의 촉진 시설의 확충 1995 , , 

등 중점 과제의 구체적인 수치를 목표로 삼았으며 년대에는 전후 일관되게 행해져 온 복지 , 90

분야의 조치제도 행정이 장애인에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지정한다 를 폐지하는 움직임이 ( )

있었다 실제로 년 아동복지 개정에 의해 처음으로 조치제도가 폐지되어 보육소 입소 방식에 . 1997

대한 조치가 사라졌다.

년대 장애인 복지 서비스 4) 2000

년 장애 분야의 조치제도에서 장애인이 받고 싶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계약제도가 2003 , 

도입되었다 즉 조치에서 계약으로 변화가 생긴 것이다 이용자가 복지서비스를 선택한다는 것은 . , . 

복지서비스가 상품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세금우대를 받는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성이 , 

추구되는 흐름이 생겨났다 이용자가 복지 서비스 선택한다는 것은 자기 책임을 수반하는 부분도 . 

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 지원 사업 또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원비 제도의 , . 

시점에서 정신장애인은 대상이 되지 않았으며 가지의 장애가 일원화되는 것은 장애인자립지원법 , 3

뿐이었다. 

년에는 장애인 기본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실질적인 것으로 2004 . 「 」 

하기 위해서는 장애가 있는 사람의 활동을 제한하여 사회에의 참가를 제약하고 있는 여러 요인을 

제거함과 동시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자기실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회경제정세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한층 촉진하기 위한 움직임이었다 특히 장애인 차별의 금지가 주장되고 있으며 이 . , 

법으로 인해 장애인 계획이 각 자방공공단체 별로 의무화되었다. 

한편 년에는 장애인 자립지원법이 시행되었다 당시까지 신체 지적 정신장애인이 각각의 , 20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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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속에서 발전해 왔지만 장애인 자립지원법 시행에 의해 일원화된다 지원비 제도 도입 이후, . , 

서비스 이용자 수의 증대 및 재원 문제 장애인 간의 격차 서비스 수준의 지역 간 격차 등의 , , 

새로운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가지 장애의 일원화 발달장애는 정신장애에 포함한다 하고 장애정도 . 3 ( ) , 

구분에 의해 통일적인 서비스를 받게 되었다 또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국가가 비용의 . 

절반을 부담하는 구조 및 이용자가 서비스에 따라 일정액을 부담하는 자기부담 구조가 만들어졌다. 

년대 장애인 서비스 지원관련 주요한 법을 정리하면 표 과 같다2000 , < 24>

표 장애인 서비스 지원 관련 법< 24> 

법 연도 내용

발달장애인

지원법
년2004

종래 신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라는 개의 틀에서는 적정한 지원이 어려웠던 발달장애, , 3

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년에 제정된 발달장애인 지원법 에서 그 장애의 정의를 2004 , 「 」

밝히는 것과 동시에 보건 의료 복지 교육 고용 등의 분야를 넘어 일체적인 지원을 하, , , , 

는 체제가 진행되고 있다.

장애인자립

지원법
년2006

생활 원 분야에서는 취업지원의 강화나 지역 이행의 추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헤세이 , 

년에 장애인 자립지원법 이 시행되어 복지 서비스 체계의 재편 등 장애가 있는 사람이 18 「 」

지역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 제공 체제 강화 등을 도모해 왔다.

베리어 

프리 법
년2006

생활환경 분야에는 년 월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2006 6 , 「

법률 배리어 프리법 이 정립되어 같은 해 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법에 의해 당사자의 참( ) 12 .」  
가에 의한 기본 구상의 책정이나 대중교통기관 도로 건축물 도시 공원 주차장 등 장애, , , , 

가 있는 사람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시설이나 경로를 일체적으로 파악한 종합적인 

배리어 프리화의 추진을 도모하게 되었다.

학교 

교육법 등 

일부 개정 

년2006

학교 교육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이 년 월에 성립해 년 월부터 시행되2006 6 19 4「 」

었다.

또 년 월에는 교육 기본법 이 전면적으로 개정 시행되어 장애가 있는 유아 아, 2006 12 ·「 」 ・
동 학생에 대해서도 그 장애의 상태에 따라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강구해야 흔드는 취지가 교육의 기회 균등에 관한 규정에 새롭게 ' '

명기되었다.

장애인 

고용촉진법 

일부개정

년2008

고용 취업 분야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년에 신체장애인 고· (1987「 」 「

용 촉진법 으로부터 명칭 변경 이 존재하였지만 장애가 있는 사람의 사회참여 증가에 의해 )」

취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취업 기회의 확대에 의한 직업적 자립을 도모하는 것

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중소기업에서의 장애인 고용의 촉진 단시간 노동에 대응한 고. , 

용률 제도의 재검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의 고용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

개정하는 법률 이 성립되었다.」

년대 장애인 복지 서비스 장애인 기본법 개정5) 2011 : 

년 장애인기본법 개정은 장애인 권리조약의 취지에 따른 장애인 시책의 추진을 도모하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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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월 일을 장애인의 날 이라고 규정한 것 정부는 장애인 복지 등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이고 12 9 , 「 」 ⓹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기본계획을 책정해야 한다고 하고 지방공공단체에서도 

이에 준한 계획의 책정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 고용의 촉진 등 공공시설의 이용 및 정보의 , , ⓺

이용 등의 분야에 있어서의 국가 및 지방공공 단체의 책무의 규정을 정비하는 것과 동시에 사업주에 , 

대해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의 필요한 노력 의무를 규정한 것 장애인에 관한 기본적 종합적인 , , ·⓻

시책의 수립에 대해 조사 심의하는 심신 장애인 대책 협의회 의 명칭을 장애인 시책 추진 협의회 로 “ ” “ ”

개정하는 것과 동시에 그 위원 또는 전문 위원에 대해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 ,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부터도 임명하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 주된 목표이며 국회에서 년 월 , 1993 11

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신장기계획 은 이 법 개정에 있어서의 장애인 기본계획 으로서 26 , . 「 」 「 」

취급되게 되었다.

년 장애인 기본계획에서는 거주지나 일하는 장소의 확보 사회 참가의 촉진 시설의 확충 1995 , , 

등 중점 과제의 구체적인 수치를 목표로 삼았으며 년대에는 전후 일관되게 행해져 온 복지 , 90

분야의 조치제도 행정이 장애인에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지정한다 를 폐지하는 움직임이 ( )

있었다 실제로 년 아동복지 개정에 의해 처음으로 조치제도가 폐지되어 보육소 입소 방식에 . 1997

대한 조치가 사라졌다.

년대 장애인 복지 서비스 4) 2000

년 장애 분야의 조치제도에서 장애인이 받고 싶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계약제도가 2003 , 

도입되었다 즉 조치에서 계약으로 변화가 생긴 것이다 이용자가 복지서비스를 선택한다는 것은 . , . 

복지서비스가 상품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세금우대를 받는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성이 , 

추구되는 흐름이 생겨났다 이용자가 복지 서비스 선택한다는 것은 자기 책임을 수반하는 부분도 . 

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 지원 사업 또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원비 제도의 , . 

시점에서 정신장애인은 대상이 되지 않았으며 가지의 장애가 일원화되는 것은 장애인자립지원법 , 3

뿐이었다. 

년에는 장애인 기본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실질적인 것으로 2004 . 「 」 

하기 위해서는 장애가 있는 사람의 활동을 제한하여 사회에의 참가를 제약하고 있는 여러 요인을 

제거함과 동시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자기실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회경제정세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한층 촉진하기 위한 움직임이었다 특히 장애인 차별의 금지가 주장되고 있으며 이 . , 

법으로 인해 장애인 계획이 각 자방공공단체 별로 의무화되었다. 

한편 년에는 장애인 자립지원법이 시행되었다 당시까지 신체 지적 정신장애인이 각각의 , 20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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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속에서 발전해 왔지만 장애인 자립지원법 시행에 의해 일원화된다 지원비 제도 도입 이후, . , 

서비스 이용자 수의 증대 및 재원 문제 장애인 간의 격차 서비스 수준의 지역 간 격차 등의 , , 

새로운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가지 장애의 일원화 발달장애는 정신장애에 포함한다 하고 장애정도 . 3 ( ) , 

구분에 의해 통일적인 서비스를 받게 되었다 또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국가가 비용의 . 

절반을 부담하는 구조 및 이용자가 서비스에 따라 일정액을 부담하는 자기부담 구조가 만들어졌다. 

년대 장애인 서비스 지원관련 주요한 법을 정리하면 표 과 같다2000 , < 24>

표 장애인 서비스 지원 관련 법< 24> 

법 연도 내용

발달장애인

지원법
년2004

종래 신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라는 개의 틀에서는 적정한 지원이 어려웠던 발달장애, , 3

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년에 제정된 발달장애인 지원법 에서 그 장애의 정의를 2004 , 「 」

밝히는 것과 동시에 보건 의료 복지 교육 고용 등의 분야를 넘어 일체적인 지원을 하, , , , 

는 체제가 진행되고 있다.

장애인자립

지원법
년2006

생활 원 분야에서는 취업지원의 강화나 지역 이행의 추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헤세이 , 

년에 장애인 자립지원법 이 시행되어 복지 서비스 체계의 재편 등 장애가 있는 사람이 18 「 」

지역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 제공 체제 강화 등을 도모해 왔다.

베리어 

프리 법
년2006

생활환경 분야에는 년 월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2006 6 , 「

법률 배리어 프리법 이 정립되어 같은 해 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법에 의해 당사자의 참( ) 12 .」  
가에 의한 기본 구상의 책정이나 대중교통기관 도로 건축물 도시 공원 주차장 등 장애, , , , 

가 있는 사람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시설이나 경로를 일체적으로 파악한 종합적인 

배리어 프리화의 추진을 도모하게 되었다.

학교 

교육법 등 

일부 개정 

년2006

학교 교육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이 년 월에 성립해 년 월부터 시행되2006 6 19 4「 」

었다.

또 년 월에는 교육 기본법 이 전면적으로 개정 시행되어 장애가 있는 유아 아, 2006 12 ·「 」 ・
동 학생에 대해서도 그 장애의 상태에 따라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강구해야 흔드는 취지가 교육의 기회 균등에 관한 규정에 새롭게 ' '

명기되었다.

장애인 

고용촉진법 

일부개정

년2008

고용 취업 분야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년에 신체장애인 고· (1987「 」 「

용 촉진법 으로부터 명칭 변경 이 존재하였지만 장애가 있는 사람의 사회참여 증가에 의해 )」

취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취업 기회의 확대에 의한 직업적 자립을 도모하는 것

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중소기업에서의 장애인 고용의 촉진 단시간 노동에 대응한 고. , 

용률 제도의 재검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의 고용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

개정하는 법률 이 성립되었다.」

년대 장애인 복지 서비스 장애인 기본법 개정5) 2011 : 

년 장애인기본법 개정은 장애인 권리조약의 취지에 따른 장애인 시책의 추진을 도모하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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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실시되었다 협약에 정해진 장애인의 파악 방법이나 일본이 목표로 하는 사회의 모습을 . 

새롭게 명기함과 동시에 시책의 목적을 명확화하기 위해 개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장애인을 필요한 . 

지원을 받으면서 자신의 결정에 따라 사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는 주체로 파악하고 장애인이 , 

모든 분야에서 분리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공생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법의 목적으로 새롭게 

규정하였다 정의에 있어서는 장애인 권리조약의 규정에 근거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 

장애인이 받는 제한은 사회 본연의 방식과의 관계에 의해 발생한다는 소위 사회모델에 근거하는 

장애인의 개념이 포함되었다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에 규정된 기본적 이념을 계승함과 . 

동시에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의 금지에 관해 장애인 권리조약에 근거한 합리적 배려 의 개념이 ' '

담겨졌다.

최근 장애인 지원 서비스 관계 법률6) 

최근에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이 제정 개정·

되고 있다 주로 개의 법률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정리하면 표 와 같다. 5 , < 25> . 

표 장애인 서비스 지원 관련 법< 25> 

법 내용

장애인 

학대방지법

학대를 받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보호와 보호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치 등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학대 방지 등에 관한 시책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학대의 방지, 「

장애인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학대 방지법 이 년 월에 성립하였다( ) 2011 6 .」

장애인 

종합지원법

장애인 기본법의 개정으로 개혁본부 등의 검토에 근거하여 지역 사회에서 공생의 실현을 향해 

새로운 장애 보건복지 시책을 강구하기 위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

지원하기 위한 법률 장애인 종합지원법 이 년 월에 성립하였다( ) 2012 6 .」

장애인  우선 

조달추진법

장애인 취업 시설 등의 수주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취업 

시설 등이 공급하는 물품 등에 대한 수요 증진 등을 도모하고 장애인 취업 시설에 취업한 , 

장애인과 재택 취업 장애인의 자립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국가 등에 의한 「

장애인 취업 시설 등으로부터의 물품 등의 조달의 추진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우선조달 (」

추진법 이 년 월에 성립하였다) 2006 6 .

장애인고용 

촉진법 일부 

개정

노동정책심의회 장애인 고용분과회는 년 월 향후 장애인 고용시책 충실 강화에 대해2013 3 ‘ ’   
분과회 의견서를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같은 해 월에 고용 분야에서 장애인에 대한 . 4

차별을 금지하기위한 조치 및 정신장애인을 법정 고용률의 산정 기초에 추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각의 결정되고 

국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월에 성립하였다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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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달장애인을 위한 고용 및 노화에 관한 법적 제도적 지원 . 

일본의 경우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는 기본적인 이념이나 발달장애인 지원 센터 , 

등을 정하는 발달장애인 지원법 장애인 종합지원법 장애인 고용촉진법 이 있다 사업자의 , , . 「 」 「 」 「 」

발달장애인 고용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기준은 장애인 고용촉진법 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 「 」

고용촉진법에 대한 개요를 중점으로 살펴본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취업서비스지원의 주요한 법적 . 

기반인 발달장애인 지원법 장애인 종합지원법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 , 「 」 「 」 「

지원하기 위한 법률 의 요인과 배경을 살펴본다. 」

장애인고용촉진법1) 障害者雇用促進法（ ）

가 개요 및 목적 의미) , 

장애인 고용촉진법은 제 장 제 조에 의해 장애인 직업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1 1

법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직업 생활에 있어서의 자립을 실현하기 위한 직업재활 추진, ,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를 비롯해 차별의 금지나 합리적 배려의 제공 의무 등을 정하고 

있다 표 참조(< 26> ). 

제 장 제 조 법률의 목적 장애인 고용촉진법은 장애인의 고용의무 등에 기초한 고용촉진 등을 위한 조치1 1 : , 

고용분야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균등한 기회 및 대우 확보와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직업재활 조치 및 그 밖에 장애인이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종사하는 것 등을 통해 그 , 

직업생활에서 자립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강구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 장애인 고용 촉진법 내용< 26> 

이 법의 배경에는 모든 국민이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개인으로서 존중되는 것 모든 국민이 , 

장애의 유무에 의해 분리되지 않고 상호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면서 공생 하는 사회를 실현하자는 

노멀라이제이션의 이념이 내포되어 있다 직업생활에 있어서 장애인이 경제활동을 구성하는 노동자. 

의 일원으로서 본인의 의사와 능력을 발휘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 차별 

해소법

모든 국민이 장애의 유무에 의해 분리되지 않고 상호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면서 공생하는 

사회의 실현을 향해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의 해소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 해소의 추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 차별 해소법 이 년 월에 성립하였다( ) 2013 6 .



Ⅳ. 일본의 발달장애 근로자 조기노화

- 152 -

위해서 실시되었다 협약에 정해진 장애인의 파악 방법이나 일본이 목표로 하는 사회의 모습을 . 

새롭게 명기함과 동시에 시책의 목적을 명확화하기 위해 개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장애인을 필요한 . 

지원을 받으면서 자신의 결정에 따라 사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는 주체로 파악하고 장애인이 , 

모든 분야에서 분리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공생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법의 목적으로 새롭게 

규정하였다 정의에 있어서는 장애인 권리조약의 규정에 근거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 

장애인이 받는 제한은 사회 본연의 방식과의 관계에 의해 발생한다는 소위 사회모델에 근거하는 

장애인의 개념이 포함되었다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에 규정된 기본적 이념을 계승함과 . 

동시에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의 금지에 관해 장애인 권리조약에 근거한 합리적 배려 의 개념이 ' '

담겨졌다.

최근 장애인 지원 서비스 관계 법률6) 

최근에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이 제정 개정·

되고 있다 주로 개의 법률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정리하면 표 와 같다. 5 , < 25> . 

표 장애인 서비스 지원 관련 법< 25> 

법 내용

장애인 

학대방지법

학대를 받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보호와 보호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치 등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학대 방지 등에 관한 시책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학대의 방지, 「

장애인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학대 방지법 이 년 월에 성립하였다( ) 2011 6 .」

장애인 

종합지원법

장애인 기본법의 개정으로 개혁본부 등의 검토에 근거하여 지역 사회에서 공생의 실현을 향해 

새로운 장애 보건복지 시책을 강구하기 위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

지원하기 위한 법률 장애인 종합지원법 이 년 월에 성립하였다( ) 2012 6 .」

장애인  우선 

조달추진법

장애인 취업 시설 등의 수주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취업 

시설 등이 공급하는 물품 등에 대한 수요 증진 등을 도모하고 장애인 취업 시설에 취업한 , 

장애인과 재택 취업 장애인의 자립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국가 등에 의한 「

장애인 취업 시설 등으로부터의 물품 등의 조달의 추진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우선조달 (」

추진법 이 년 월에 성립하였다) 2006 6 .

장애인고용 

촉진법 일부 

개정

노동정책심의회 장애인 고용분과회는 년 월 향후 장애인 고용시책 충실 강화에 대해2013 3 ‘ ’   
분과회 의견서를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같은 해 월에 고용 분야에서 장애인에 대한 . 4

차별을 금지하기위한 조치 및 정신장애인을 법정 고용률의 산정 기초에 추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각의 결정되고 

국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월에 성립하였다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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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달장애인을 위한 고용 및 노화에 관한 법적 제도적 지원 . 

일본의 경우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는 기본적인 이념이나 발달장애인 지원 센터 , 

등을 정하는 발달장애인 지원법 장애인 종합지원법 장애인 고용촉진법 이 있다 사업자의 , , . 「 」 「 」 「 」

발달장애인 고용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기준은 장애인 고용촉진법 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 「 」

고용촉진법에 대한 개요를 중점으로 살펴본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취업서비스지원의 주요한 법적 . 

기반인 발달장애인 지원법 장애인 종합지원법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 , 「 」 「 」 「

지원하기 위한 법률 의 요인과 배경을 살펴본다. 」

장애인고용촉진법1) 障害者雇用促進法（ ）

가 개요 및 목적 의미) , 

장애인 고용촉진법은 제 장 제 조에 의해 장애인 직업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1 1

법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직업 생활에 있어서의 자립을 실현하기 위한 직업재활 추진, ,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를 비롯해 차별의 금지나 합리적 배려의 제공 의무 등을 정하고 

있다 표 참조(< 26> ). 

제 장 제 조 법률의 목적 장애인 고용촉진법은 장애인의 고용의무 등에 기초한 고용촉진 등을 위한 조치1 1 : , 

고용분야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균등한 기회 및 대우 확보와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직업재활 조치 및 그 밖에 장애인이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종사하는 것 등을 통해 그 , 

직업생활에서 자립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강구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 장애인 고용 촉진법 내용< 26> 

이 법의 배경에는 모든 국민이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개인으로서 존중되는 것 모든 국민이 , 

장애의 유무에 의해 분리되지 않고 상호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면서 공생 하는 사회를 실현하자는 

노멀라이제이션의 이념이 내포되어 있다 직업생활에 있어서 장애인이 경제활동을 구성하는 노동자. 

의 일원으로서 본인의 의사와 능력을 발휘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 차별 

해소법

모든 국민이 장애의 유무에 의해 분리되지 않고 상호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면서 공생하는 

사회의 실현을 향해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의 해소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 해소의 추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 차별 해소법 이 년 월에 성립하였다( ) 2013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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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애인고용촉진법 변천)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정해진 사회적 배경이 있다 제 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 내에서 상흔군. 1 ‘

인 이라고 불리는 전쟁에서의 부상 등에 의한 신체장애인의 증가가 문제가 되었고 이들을 고용하기 ’ , 

위한 법 정비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 고용률 방식 을 도입한 신체장애인 . ‘ ’

고용촉진법이 제정되었고 이것이 현재의 장애인 고용촉진법의 기반이 되었다 그 후 년 신체장. 1976

애인 고용촉진법이 개정되어 법정 고용률의 달성이 의무가 되었다. 또한 법정 의무화에 따라 고용 

급부금 제도가 마련되었다 장애인 고용의 대상은 법제화 당초에는 신체장애인만 대상이 되었지만. ,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년에는 법령의 명칭이 신체장애인 고용촉진. 1987 「

법 에서 장애인 고용촉진법 으로 변경되었고 그 후 년에는 지적장애인도 의무고용 대상에 , 1998」 「 」

포함되었다 그러나 발달장애를 포함한 정신장애인은 년 장애인 고용촉진법 개정 전까지 . 2016

의무고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발달장애인이 고용의무 대상자에 포함되기 시작한 것은 년부. 2018

터이며 이때부터 의무고용 대상이 되어 법정 고용률 산정 기초에 포함되게 되었다 즉 고용 , . ,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에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정신장애인도 새롭게 추가 되었다 주요한 . 

장애인 고용촉진법의 변천은 표 과 같다< 27> .

장애인고용촉진법의 변천

년1960 신체장애인 고용촉진법 제정 최저고용률의 의무화 비강제( )「 」 ※

1976 신체장애인 고용촉진법 개정

 신체장애인 고용을 노력목표에서 의무고용으로 
 법정고용률 강화 민간기업 ( 1.5%)

 고용납부금제도 제정

1987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법 으로 개칭( )「 」

 법률에 직업재활 명기

1992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

 장애인 고용 납부금 제도의 각종 조성금이 정신장애인에게 적용

1998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

 장애인 고용 의무의 대상으로 지적장애인 을 추가「 」

2002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

 장애인 취업 생활 지원 센터 사업 실시 직장 적응 원조사업 실시· · 

2016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금지 및 합리적 배려의 제공의 의무화

2018 장애인고용촉진법개정

표 장애인고용촉진법의 변천< 27> 

- 155 -

다 장애인고용촉진법 대상) 

장애인 고용촉진법 제 조제 항에 의하면 장애인을 신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 2 1 ‘ , , (

포함 및 그 밖의 심신기능 장애 이하 장애 라 총칭한다 가 있어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 ( " " .)

제한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자 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에 ’ . 

고용의무 제도 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중 장애인 수첩을 가진 사람 에 한정된다 년 월에 ‘ ’ ‘ ’ . 2018 4

법적 고용률 산정의 대상이 된 정신장애인 의 고용에 대해서는 증상이 안정되어 취업이 가능한 ‘ ’ , ‘

상태에 있는 사람 에 한정된다 여기서 발달장애인은 정신장애인에 포함되고 따로 고용률로 산정되지 ’ . 

않으며 다른 장애가 인정되어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이나 요육수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상이, 

된다 이는 정신장애인 안에 발달장애인이 포함되어 발달장애인 전용 수첩이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 

않는 것에 기인한다 즉 발달장애인이 장애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수첩 은 정신장애인 . , ‘ ’

보건 수첩 대상 안에서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자에게 주는 정신장애인 보건복지 수첩과 지적장애를 , 

병존하고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요육수첩이 존재한다.

 장애인 고용 의무의 대상으로서 정신 장애인 추가「 」

2019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

 장애인 고용 의무 대상이 되는 민간기업을 직원수 명 이상 에서 종업원수 명 “ 50 ” “ 45.5 
이상 으로 범위 확대” 

 민간 기업의 법정 고용률을 에서 로 인상“2.0%” “ 2.2 % '   

2020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

 사업주에 대한 급부 제도의 창설

 우량 사업주로서의 인정 제도의 창설

년 현재2023 민간기업의 법정고용률 2.3% 

년 월2026 7 민간기업의 법정고용률 향상 목표2.7% 

장애인 고용률의 산정대상

신체장애인 신체장애인수첩을 가진 자

중도신체장애인 신체장애인수첩의 급을 가진 자1,2

지적장애인 요육수첩을 가진자 또한 지적장애인판정기간의 판정서를 가진 자, 

중도지적장애인 요육수첩을 가진자 또한 지적장애인판정기간의 판정서를 가진 자, 

표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있어서의 장애인의 범위와 장애인 고용률의 산정 대상< 28> 

회색 부분이 산정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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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애인고용촉진법 변천)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정해진 사회적 배경이 있다 제 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 내에서 상흔군. 1 ‘

인 이라고 불리는 전쟁에서의 부상 등에 의한 신체장애인의 증가가 문제가 되었고 이들을 고용하기 ’ , 

위한 법 정비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 고용률 방식 을 도입한 신체장애인 . ‘ ’

고용촉진법이 제정되었고 이것이 현재의 장애인 고용촉진법의 기반이 되었다 그 후 년 신체장. 1976

애인 고용촉진법이 개정되어 법정 고용률의 달성이 의무가 되었다. 또한 법정 의무화에 따라 고용 

급부금 제도가 마련되었다 장애인 고용의 대상은 법제화 당초에는 신체장애인만 대상이 되었지만. ,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년에는 법령의 명칭이 신체장애인 고용촉진. 1987 「

법 에서 장애인 고용촉진법 으로 변경되었고 그 후 년에는 지적장애인도 의무고용 대상에 , 1998」 「 」

포함되었다 그러나 발달장애를 포함한 정신장애인은 년 장애인 고용촉진법 개정 전까지 . 2016

의무고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발달장애인이 고용의무 대상자에 포함되기 시작한 것은 년부. 2018

터이며 이때부터 의무고용 대상이 되어 법정 고용률 산정 기초에 포함되게 되었다 즉 고용 , . ,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에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정신장애인도 새롭게 추가 되었다 주요한 . 

장애인 고용촉진법의 변천은 표 과 같다< 27> .

장애인고용촉진법의 변천

년1960 신체장애인 고용촉진법 제정 최저고용률의 의무화 비강제( )「 」 ※

1976 신체장애인 고용촉진법 개정

 신체장애인 고용을 노력목표에서 의무고용으로 
 법정고용률 강화 민간기업 ( 1.5%)

 고용납부금제도 제정

1987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법 으로 개칭( )「 」

 법률에 직업재활 명기

1992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

 장애인 고용 납부금 제도의 각종 조성금이 정신장애인에게 적용

1998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

 장애인 고용 의무의 대상으로 지적장애인 을 추가「 」

2002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

 장애인 취업 생활 지원 센터 사업 실시 직장 적응 원조사업 실시· · 

2016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금지 및 합리적 배려의 제공의 의무화

2018 장애인고용촉진법개정

표 장애인고용촉진법의 변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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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애인고용촉진법 대상) 

장애인 고용촉진법 제 조제 항에 의하면 장애인을 신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 2 1 ‘ , , (

포함 및 그 밖의 심신기능 장애 이하 장애 라 총칭한다 가 있어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 ( " " .)

제한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자 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에 ’ . 

고용의무 제도 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중 장애인 수첩을 가진 사람 에 한정된다 년 월에 ‘ ’ ‘ ’ . 2018 4

법적 고용률 산정의 대상이 된 정신장애인 의 고용에 대해서는 증상이 안정되어 취업이 가능한 ‘ ’ , ‘

상태에 있는 사람 에 한정된다 여기서 발달장애인은 정신장애인에 포함되고 따로 고용률로 산정되지 ’ . 

않으며 다른 장애가 인정되어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이나 요육수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상이, 

된다 이는 정신장애인 안에 발달장애인이 포함되어 발달장애인 전용 수첩이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 

않는 것에 기인한다 즉 발달장애인이 장애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수첩 은 정신장애인 . , ‘ ’

보건 수첩 대상 안에서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자에게 주는 정신장애인 보건복지 수첩과 지적장애를 , 

병존하고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요육수첩이 존재한다.

 장애인 고용 의무의 대상으로서 정신 장애인 추가「 」

2019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

 장애인 고용 의무 대상이 되는 민간기업을 직원수 명 이상 에서 종업원수 명 “ 50 ” “ 45.5 
이상 으로 범위 확대” 

 민간 기업의 법정 고용률을 에서 로 인상“2.0%” “ 2.2 % '   

2020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

 사업주에 대한 급부 제도의 창설

 우량 사업주로서의 인정 제도의 창설

년 현재2023 민간기업의 법정고용률 2.3% 

년 월2026 7 민간기업의 법정고용률 향상 목표2.7% 

장애인 고용률의 산정대상

신체장애인 신체장애인수첩을 가진 자

중도신체장애인 신체장애인수첩의 급을 가진 자1,2

지적장애인 요육수첩을 가진자 또한 지적장애인판정기간의 판정서를 가진 자, 

중도지적장애인 요육수첩을 가진자 또한 지적장애인판정기간의 판정서를 가진 자, 

표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있어서의 장애인의 범위와 장애인 고용률의 산정 대상< 28> 

회색 부분이 산정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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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후생노동성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장애인의 범위 의무고용 대상[ 25] , 

라 장애인 고용 촉진법 고용률 내용) 

일본의 경우 년 현재 기준 장애인 고용촉진법 제 조 제 항에 의해 민간기업의 법정 2023 , 43 1

고용률은 로 직원을 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명 이상 고용하여야 2.3% , 43.5 1

한다 또한 년 개정에는 정신장애인의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주 소정의 노동시간이 시간 . 2022 10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을 (

포함)

정신장애인보건복지수첩을 가진자 중에 증상이 안정되어 있고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 

조현병 조울증 조울증 우울증 포함 간질 중에 증상이 안정되어 있고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 ( , ), , 

있는 자

조현병 우울 간질 수첩 소지자는 제외* , , 

기타 심신의

기능 장애인

그 이외의 심신기능의 장애로 인해 장기간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아 직업생활을 , 

영위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자

구체적으로는 정신질환 발달장애 포함 고차뇌기능장애 난치성을 가진 자 중에 장애 수첩을 * ( ), , 

가지고 있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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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시간 미만으로 짧은 정신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을 사업주가 고용한 경우 고용률 산정 을 20 (0.5)

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추가 되었으며 이는 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표 , 2024 (<

참조 법정 고용률은 원칙적으로 년마다 재검토되었으며 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된다29> ). 5 2023 . 

그러나 반드시 명의 장애인이 명의 고용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에 1 1

따라 다르며 구체적인 장애유형 등급별 계산 방법은 다음 표 에 따라 구분된다, , < 30> . 

년도2023 년 월2024 4 년 월2026 7

사업자 2.3% 2.5% 2.7%

국가 지방공공단체, 2.6% 2.8% 3.0%

표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한 법적 고용률< 29> 

주 소정의 근무시간 시간 이상30
시간 이상20

시간 미만30

신체장애인 1 0.5

중증 신체장애인 2 1

지적장애인 1 0.5

중증 지적장애인 2 1

정신장애인 1 0.5

정신장애인인 단시간노동자는 산정특례로서 명으로 카운트로 간주한다1 1※ 

정신장애인인 단시간 노동자로서 또한 를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인으로서 인으로 본다, 1 1 .① ②

신규 채용 후 년 이내의 자 또는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 취득 후 년 이내인 자3 3①

년 월 일까지 고용되어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을 취득한 자2020 3 31②

표 장애인 종류 시간별 법정고용률 산정 기준< 30> , 

장애인 고용은 장애인 수첩을 가진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생활에 있어서의 지장 정도나 증상 등에 의한 장애등급 에 의해 계산 방법이 달라지는 다른 장애와 「 」

달리 정신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는 등급에 의한 계산 방법에 변화가 없다 노동 시간이 시간 . 30

이상이면 명으로 계산되며 단시간 노동 주 노동시간이 시간 미만 의 경우 로 계산된다1 , ( 20-30 ) 0.5 . 

그러나 정신장애인의 단시간 고용 산정특례가 설치되어 있어 단시간 노동자인 정신장애인에 대해서 

고용 기간에 관계 없이 명으로 산정할 수 있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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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후생노동성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장애인의 범위 의무고용 대상[ 25] , 

라 장애인 고용 촉진법 고용률 내용) 

일본의 경우 년 현재 기준 장애인 고용촉진법 제 조 제 항에 의해 민간기업의 법정 2023 , 43 1

고용률은 로 직원을 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명 이상 고용하여야 2.3% , 43.5 1

한다 또한 년 개정에는 정신장애인의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주 소정의 노동시간이 시간 . 2022 10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을 (

포함)

정신장애인보건복지수첩을 가진자 중에 증상이 안정되어 있고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 

조현병 조울증 조울증 우울증 포함 간질 중에 증상이 안정되어 있고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 ( , ), , 

있는 자

조현병 우울 간질 수첩 소지자는 제외* , , 

기타 심신의

기능 장애인

그 이외의 심신기능의 장애로 인해 장기간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아 직업생활을 , 

영위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자

구체적으로는 정신질환 발달장애 포함 고차뇌기능장애 난치성을 가진 자 중에 장애 수첩을 * ( ), , 

가지고 있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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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시간 미만으로 짧은 정신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을 사업주가 고용한 경우 고용률 산정 을 20 (0.5)

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추가 되었으며 이는 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표 , 2024 (<

참조 법정 고용률은 원칙적으로 년마다 재검토되었으며 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된다29> ). 5 2023 . 

그러나 반드시 명의 장애인이 명의 고용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에 1 1

따라 다르며 구체적인 장애유형 등급별 계산 방법은 다음 표 에 따라 구분된다, , < 30> . 

년도2023 년 월2024 4 년 월2026 7

사업자 2.3% 2.5% 2.7%

국가 지방공공단체, 2.6% 2.8% 3.0%

표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한 법적 고용률< 29> 

주 소정의 근무시간 시간 이상30
시간 이상20

시간 미만30

신체장애인 1 0.5

중증 신체장애인 2 1

지적장애인 1 0.5

중증 지적장애인 2 1

정신장애인 1 0.5

정신장애인인 단시간노동자는 산정특례로서 명으로 카운트로 간주한다1 1※ 

정신장애인인 단시간 노동자로서 또한 를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인으로서 인으로 본다, 1 1 .① ②

신규 채용 후 년 이내의 자 또는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 취득 후 년 이내인 자3 3①

년 월 일까지 고용되어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을 취득한 자2020 3 31②

표 장애인 종류 시간별 법정고용률 산정 기준< 30> , 

장애인 고용은 장애인 수첩을 가진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생활에 있어서의 지장 정도나 증상 등에 의한 장애등급 에 의해 계산 방법이 달라지는 다른 장애와 「 」

달리 정신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는 등급에 의한 계산 방법에 변화가 없다 노동 시간이 시간 . 30

이상이면 명으로 계산되며 단시간 노동 주 노동시간이 시간 미만 의 경우 로 계산된다1 , ( 20-30 ) 0.5 . 

그러나 정신장애인의 단시간 고용 산정특례가 설치되어 있어 단시간 노동자인 정신장애인에 대해서 

고용 기간에 관계 없이 명으로 산정할 수 있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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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장애인 고용률 계산 방법) 

장애인 고용률은 상용 노동자 수 실업 중인 대상 장애인의 수 상용노동자수 실업자 수 로 ( + )÷( + )

계산되며 법정 고용 장애인 수는 상용 노동자 수 단시간 노동자 수 장애인 고용률로 , ( + × 0.5) × 

계산된다. 이때 상시 고용 노동자의 정의는 고용기간의 규정이 없는 자 및 유기고용이라도 년 , 1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는 자 예상 포함 로 주일의 소정 노동시간이 시간 이상인 노동자를 가리킨( ) , 1 20

다 그 중 주일의 소정 노동시간이 시간 이상 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단시간 노동자 시간 . 1 20 30 , 30

이상의 노동자를 단시간 노동자 이외로 구별한다 단시간 노동자 이외의 상시 고용 노동자의 경우. , 

노동자 명의 고용은 명 으로 산정된다 한편 단시간 노동자는 주일 소정의 노동 시간이 시간 1 1 . , 1 20「 」

이상 시간 미만인 단시간 노동자로 노동자 명의 고용은 명으로 산정된다30 , 1 0.5 .

바 장애인 고용 납부금 제도)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기재하된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는 납부금을 징수해야 , 

한다 이는 장애인의 고용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의 조정을 도모하며 사회 전체로서 . ,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는 것에 있다 납부금은 장애인 고용납부금 제도 에 근거해 상용 노동자가 . , 「 」 

명 이상의 기업은 규정 비율에 비해 부족한 고용 장애인 수 명당 매월 만엔 만원 을 100 1 5 (50 )「 」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 납부금은 장애인 고용의 의무를 이행하는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조정하는 . 

것으로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분배되는 보상금이나 조정금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 

 장애인작업 시설 설치 등 조성금( )障害者作業施設設置等助成金

계속 고용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 특성에 의한 취업상의 과제를 해결하고 작업이  쉬워지도록    

배려된 작업시설 등의 설치 정비를 행하는 사업주에 대해 조성되는 것·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등 조성금( )障害者福祉施設設置等助成金

계속 고용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이 이용하기 쉽게 배려된 복리후생 시설 등의 설치 정비를    ·

행하는 사업주나 사업주가 가입하고 있는 사업주 단체에 대해 조성되는 것, 

 장애인소개 등 조성금( )障害者介助等助成金

중증 신체장애인 등의 신규 고용 또는 계속 고용을 도모하기 위해 그 장애 종류나 정도에    

따른 적절한 고용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보조자를 배치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행하는 사업주에 , 

대해 조성되는 것

 중증 장애인 등 통근 대책 조성금(重度障害者等通勤対 )策助成金

통근이 특히 곤란한 신체장애인 등의 신규 고용 또는 계속 고용을 도모하기 위해 통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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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해 조성되는 것

 중증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시설 설치 등 조성금(重度障害者多数 )雇用事業所施設設置等助成金

신체장애인 등을 다수 계속해서 고용하여 장애인을 위해서 사업시설 등의 정비 등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해 조성되는 것

사 차별금지 및 합리적 배려 제공 의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금지(1) 

사업주는 모집 채용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해 비장애인과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임금· . ,  

교육훈련 복리후생 및 기타 대우에 대해 장애인임을 이유로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부당한 차별적 ,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 고용촉진법 제 조( 34~35 ).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배려(2) 

사업주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의 균등한 기회 확보에 지장이 되는 사정을 개선하기 위해 모집 채용·

에 있어서 장애인으로부터의 신청에 의해 장애의 특성을 배려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 

장애인 근로자와 비장애인과의 균등 대우의 확보나 장애인 근로자의 능력 발휘에 지장이 되는 

사정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의 특성을 배려한 시설 정비 원조자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 

한다 다만 사업주에 대해 과중한 부담 을 미치게 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장애인 고용촉진법 . , (「 」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36 2 ~ 36 4 )

아 장애인 직업 생활 상담원의 선임) 

장애인 고용촉진법 제 조에 의하면 장애인을 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소에서는 장애인 직업생활 79 , 5 「

상담원 을 선임하여 장애가 있는 직원의 직업 생활에 관한 상담 지도를 수행해야 한다· .」

자 장애인 고용에 관한 신고) 

장애인 고용촉진법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직원 명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월 일 현재 43 7 43.5 6 1

장애인 고용에 관한 상황 장애인 고용 상황 보고 을 헬로워크에 보고해야 하며 직원 명 이상 ( ) , 43.5

규모의 사업소에 송부된 보고 용지를 월 일까지 보고 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고용촉진법 7 15 . ,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장애인을 해고하려는 사업주는 그 취지를 신속하게 헬로워크에 신고해야 81 1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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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장애인 고용률 계산 방법) 

장애인 고용률은 상용 노동자 수 실업 중인 대상 장애인의 수 상용노동자수 실업자 수 로 ( + )÷( + )

계산되며 법정 고용 장애인 수는 상용 노동자 수 단시간 노동자 수 장애인 고용률로 , ( + × 0.5) × 

계산된다. 이때 상시 고용 노동자의 정의는 고용기간의 규정이 없는 자 및 유기고용이라도 년 , 1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는 자 예상 포함 로 주일의 소정 노동시간이 시간 이상인 노동자를 가리킨( ) , 1 20

다 그 중 주일의 소정 노동시간이 시간 이상 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단시간 노동자 시간 . 1 20 30 , 30

이상의 노동자를 단시간 노동자 이외로 구별한다 단시간 노동자 이외의 상시 고용 노동자의 경우. , 

노동자 명의 고용은 명 으로 산정된다 한편 단시간 노동자는 주일 소정의 노동 시간이 시간 1 1 . , 1 20「 」

이상 시간 미만인 단시간 노동자로 노동자 명의 고용은 명으로 산정된다30 , 1 0.5 .

바 장애인 고용 납부금 제도)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기재하된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는 납부금을 징수해야 , 

한다 이는 장애인의 고용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의 조정을 도모하며 사회 전체로서 . ,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는 것에 있다 납부금은 장애인 고용납부금 제도 에 근거해 상용 노동자가 . , 「 」 

명 이상의 기업은 규정 비율에 비해 부족한 고용 장애인 수 명당 매월 만엔 만원 을 100 1 5 (50 )「 」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 납부금은 장애인 고용의 의무를 이행하는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조정하는 . 

것으로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분배되는 보상금이나 조정금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 

 장애인작업 시설 설치 등 조성금( )障害者作業施設設置等助成金

계속 고용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 특성에 의한 취업상의 과제를 해결하고 작업이  쉬워지도록    

배려된 작업시설 등의 설치 정비를 행하는 사업주에 대해 조성되는 것·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등 조성금( )障害者福祉施設設置等助成金

계속 고용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이 이용하기 쉽게 배려된 복리후생 시설 등의 설치 정비를    ·

행하는 사업주나 사업주가 가입하고 있는 사업주 단체에 대해 조성되는 것, 

 장애인소개 등 조성금( )障害者介助等助成金

중증 신체장애인 등의 신규 고용 또는 계속 고용을 도모하기 위해 그 장애 종류나 정도에    

따른 적절한 고용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보조자를 배치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행하는 사업주에 , 

대해 조성되는 것

 중증 장애인 등 통근 대책 조성금(重度障害者等通勤対 )策助成金

통근이 특히 곤란한 신체장애인 등의 신규 고용 또는 계속 고용을 도모하기 위해 통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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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해 조성되는 것

 중증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시설 설치 등 조성금(重度障害者多数 )雇用事業所施設設置等助成金

신체장애인 등을 다수 계속해서 고용하여 장애인을 위해서 사업시설 등의 정비 등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해 조성되는 것

사 차별금지 및 합리적 배려 제공 의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금지(1) 

사업주는 모집 채용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해 비장애인과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임금· . ,  

교육훈련 복리후생 및 기타 대우에 대해 장애인임을 이유로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부당한 차별적 ,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 고용촉진법 제 조( 34~35 ).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배려(2) 

사업주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의 균등한 기회 확보에 지장이 되는 사정을 개선하기 위해 모집 채용·

에 있어서 장애인으로부터의 신청에 의해 장애의 특성을 배려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 

장애인 근로자와 비장애인과의 균등 대우의 확보나 장애인 근로자의 능력 발휘에 지장이 되는 

사정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의 특성을 배려한 시설 정비 원조자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 

한다 다만 사업주에 대해 과중한 부담 을 미치게 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장애인 고용촉진법 . , (「 」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36 2 ~ 36 4 )

아 장애인 직업 생활 상담원의 선임) 

장애인 고용촉진법 제 조에 의하면 장애인을 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소에서는 장애인 직업생활 79 , 5 「

상담원 을 선임하여 장애가 있는 직원의 직업 생활에 관한 상담 지도를 수행해야 한다· .」

자 장애인 고용에 관한 신고) 

장애인 고용촉진법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직원 명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월 일 현재 43 7 43.5 6 1

장애인 고용에 관한 상황 장애인 고용 상황 보고 을 헬로워크에 보고해야 하며 직원 명 이상 ( ) , 43.5

규모의 사업소에 송부된 보고 용지를 월 일까지 보고 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고용촉진법 7 15 . ,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장애인을 해고하려는 사업주는 그 취지를 신속하게 헬로워크에 신고해야 81 1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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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장애인 취업 생활 지원센터) 

장애인 고용촉진법 제 조에 의하면 장애인 취업 생활 지원센터는 일반 사단법인이나 사회복지  27 ·

법인 등의 신청을 바탕으로 도도부현 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장애인 취업 생활 지원센터는 장애인의 . ·

자립적인 고용을 도모하고 보건 복지 교육 등 지역의 관계 기관과 연계 하에 장애인과 가까운 , , 

지역에서의 취업과 생활 면에서 일체적인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사업내용으로는 취업 및 이에 따른 일상생활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상담 지도 , 

등이 있다. 

카 지역장애인 지원센터) 

장애인 고용촉진법 제 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었고 장애인 각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직업재활 22

실시 사업주에 대한 고용관리상의 과제 분석 및 전문적 조언 실시 지역관련 기관 제휴 인재 , , , 

육성 등을 목표로 한다 지역장애인 지원 센터의 전문 직원으로는 후생노동성이 정하는 연수 시험을 . ·

수료한 장애인 직업상담사 상담 지원 전문원 잡 코치 등을 배치하고 있으므로 전문성이 높은 , , 

것이 특징이다.

지역장애인 지원센터와 장애인 취업 생활 지원센터 모두 장애인 이용자의 취업 분야를 지원하는  ・

점은 동일하지만 지역장애인 지원 센터는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장애인 , 

취업 생활 지원센터는 지역인 장애의 한 사람의 취업과 생활에서 지속적이고 일체적인 지원을 ·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장애인 지원센터는 국가의 독립법인이 운영하는 전국 일원적인 조직이며. , 

도도부현에서 개소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장애인 취업 생활 지원센터는 관내의 보건소마다 1 , ・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수가 많아 지역에 밀착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발달장애지원법2) （発達障害支援法）

가 개요 및 목적 의미) , 

발달장애인 지원법은 당시 다른 장애와 달리 발달장애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 

않아 발달장애 아동 보호자들에 의해 필요성이 제기되어 년 공포되었다 발달장애2004 ( , 2005). 上野

인 지원법은 년까지 법률에서 장애인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발달장애의 정의가 확립되어 의료2004 , 

보건 복지 교육 취업 등에 있어서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인 지원체제의 확립을 목표로 하였다, , , . 

발달장애인 지원법은 크게 발달장애의 조기발견 발달지원을 실시하는 것에 관한 나라 및 ⓵ ⓶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가에 기여하는 지원이 명문화되었다 표 (< 31> ⓷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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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제 조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심리기능의 적정한 발달 및 원활한 사회생활의 촉진을 위하여 발달장애의 증상의 1

발현 후 가능한 한 조기에 발달지원을 실시함과 동시에 끊임없이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장애인 기본법 년 법률 제 호 의 기본적인 이념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기본적 인권을 , (1955 84 )

누리는 개인으로서의 존엄에 어울리는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발달지원을 실시하는 것에 관한 나라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를 밝히는 것과 동시에 학교교육에 있어서의 , 

발달장애인에게의 지원 발달장애인의 취업의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대해서 정하는 것에 의해, , , 

발달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가를 위한 그 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을 도모해 모든 국민이 장애의 유무에 의해 

분리되지 않고 상호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면서 공생하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 이념( )

제 조의 발달장애인의 지원은 모든 발달장애인이 사회참여의 기회가 확보되는 것 및 어디에서 누구와 2 2　

생활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기회가 확보되어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생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 것을 

취지로서 행해져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지원은 사회적 장벽의 제거에 도움을 주는 것을 취지로서 행해져야 한다2 .　

발달장애인의 지원은 개별 발달장애인의 성별 연령 장애의 상태 및 생활의 실태에 따라 의료 보건3 , , , , 　

복지 교육 노동 등에 관한 업무를 실시하는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의 상호 긴밀한 연계 하에 의사결정을 , , , 

배려하면서 지원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 발달장애 지원법 목적과 기본이념< 31> 

나 발달장애지원법 변천) 

년 발달장애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함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지원법의 일부가 2016

개정되었다 발달장애인 지원법 개정의 중요한 포인트를 크게 가지로 정리하면 표 과 같다. 7 < 32> . 

년 개정을 통해 의료 복지 교육 취업 등 각 분야의 긴밀한 연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2016 , , , 

발달장애에의 끊임없고 상세한 지원과 지역의 관계 기관과 제휴를 통해 가까운 장소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발달장애인의 지원은 사회적 장벽 을 제거하기 위해서 실시「 」

 유아기부터 고령기까지 끊임없는 지원 교육 복지 의료 노동 등이 긴밀하게 연계. · · · 
 사법절차로 의사소통의 수단 확보

 국가 및 도도부현의 취업 정착 지원

 교육 현장에서 개별 지원 계획 지도 계획의 작성 추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증설

 각 지역 도도부현 관계 기관에 의한 협의회 설치( ) 

표 발달장애 지원법 개정 내용<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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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장애인 취업 생활 지원센터) 

장애인 고용촉진법 제 조에 의하면 장애인 취업 생활 지원센터는 일반 사단법인이나 사회복지  27 ·

법인 등의 신청을 바탕으로 도도부현 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장애인 취업 생활 지원센터는 장애인의 . ·

자립적인 고용을 도모하고 보건 복지 교육 등 지역의 관계 기관과 연계 하에 장애인과 가까운 , , 

지역에서의 취업과 생활 면에서 일체적인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사업내용으로는 취업 및 이에 따른 일상생활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상담 지도 , 

등이 있다. 

카 지역장애인 지원센터) 

장애인 고용촉진법 제 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었고 장애인 각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직업재활 22

실시 사업주에 대한 고용관리상의 과제 분석 및 전문적 조언 실시 지역관련 기관 제휴 인재 , , , 

육성 등을 목표로 한다 지역장애인 지원 센터의 전문 직원으로는 후생노동성이 정하는 연수 시험을 . ·

수료한 장애인 직업상담사 상담 지원 전문원 잡 코치 등을 배치하고 있으므로 전문성이 높은 , , 

것이 특징이다.

지역장애인 지원센터와 장애인 취업 생활 지원센터 모두 장애인 이용자의 취업 분야를 지원하는  ・

점은 동일하지만 지역장애인 지원 센터는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장애인 , 

취업 생활 지원센터는 지역인 장애의 한 사람의 취업과 생활에서 지속적이고 일체적인 지원을 ·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장애인 지원센터는 국가의 독립법인이 운영하는 전국 일원적인 조직이며. , 

도도부현에서 개소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장애인 취업 생활 지원센터는 관내의 보건소마다 1 , ・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수가 많아 지역에 밀착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발달장애지원법2) （発達障害支援法）

가 개요 및 목적 의미) , 

발달장애인 지원법은 당시 다른 장애와 달리 발달장애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 

않아 발달장애 아동 보호자들에 의해 필요성이 제기되어 년 공포되었다 발달장애2004 ( , 2005). 上野

인 지원법은 년까지 법률에서 장애인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발달장애의 정의가 확립되어 의료2004 , 

보건 복지 교육 취업 등에 있어서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인 지원체제의 확립을 목표로 하였다, , , . 

발달장애인 지원법은 크게 발달장애의 조기발견 발달지원을 실시하는 것에 관한 나라 및 ⓵ ⓶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가에 기여하는 지원이 명문화되었다 표 (< 31> ⓷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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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제 조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심리기능의 적정한 발달 및 원활한 사회생활의 촉진을 위하여 발달장애의 증상의 1

발현 후 가능한 한 조기에 발달지원을 실시함과 동시에 끊임없이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장애인 기본법 년 법률 제 호 의 기본적인 이념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기본적 인권을 , (1955 84 )

누리는 개인으로서의 존엄에 어울리는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발달지원을 실시하는 것에 관한 나라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를 밝히는 것과 동시에 학교교육에 있어서의 , 

발달장애인에게의 지원 발달장애인의 취업의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대해서 정하는 것에 의해, , , 

발달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가를 위한 그 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을 도모해 모든 국민이 장애의 유무에 의해 

분리되지 않고 상호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면서 공생하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 이념( )

제 조의 발달장애인의 지원은 모든 발달장애인이 사회참여의 기회가 확보되는 것 및 어디에서 누구와 2 2　

생활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기회가 확보되어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생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 것을 

취지로서 행해져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지원은 사회적 장벽의 제거에 도움을 주는 것을 취지로서 행해져야 한다2 .　

발달장애인의 지원은 개별 발달장애인의 성별 연령 장애의 상태 및 생활의 실태에 따라 의료 보건3 , , , , 　

복지 교육 노동 등에 관한 업무를 실시하는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의 상호 긴밀한 연계 하에 의사결정을 , , , 

배려하면서 지원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 발달장애 지원법 목적과 기본이념< 31> 

나 발달장애지원법 변천) 

년 발달장애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함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지원법의 일부가 2016

개정되었다 발달장애인 지원법 개정의 중요한 포인트를 크게 가지로 정리하면 표 과 같다. 7 < 32> . 

년 개정을 통해 의료 복지 교육 취업 등 각 분야의 긴밀한 연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2016 , , , 

발달장애에의 끊임없고 상세한 지원과 지역의 관계 기관과 제휴를 통해 가까운 장소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발달장애인의 지원은 사회적 장벽 을 제거하기 위해서 실시「 」

 유아기부터 고령기까지 끊임없는 지원 교육 복지 의료 노동 등이 긴밀하게 연계. · · · 
 사법절차로 의사소통의 수단 확보

 국가 및 도도부현의 취업 정착 지원

 교육 현장에서 개별 지원 계획 지도 계획의 작성 추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증설

 각 지역 도도부현 관계 기관에 의한 협의회 설치( ) 

표 발달장애 지원법 개정 내용<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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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발달장애인지원법의 고용 지원) 

발달장애인의 고용지원에 관한 규정은 제 조 취업지원 에 규정되어 있다 발달장애인 지원법10 ‘ ’ . 

표 참조 과 장애인종합지원법에 근거하여 각 지역 도도부현 은 발달장애 지원 센터의 설치 (< 33> ) ( )

및 발달장애에 필요한 지원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다 발달장애 지원센터에서는 각 도도부현 지사가 . 

지정한 사회복지 법인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사업소가 있으며 지방공공단, , 

체나 운영단체에 따라 사업내용이 상이하다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보건 의료 복지 교육 취업 . , , , , 

등의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지역 전체에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체제 구축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발달장애인 지원법 제 조< 10 >

국가 및 도도부현은 발달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체제의 1. 

정비에 노력함과 동시에 공공직업안정소 지역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의 고용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생활 , (

지원센터 동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곳 사회복지 협의회 교육위원회 그 외의 관계 기관 : 27 1 , , , 

및 민간 단체 상호의 제휴를 확보하면서 개별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취업기회 확보 취업정착을 위한 , 

지원 및 기타 필요한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도도부현 및 시읍면은 필요에 따라서 발달장애인이 취업을 위한 준비를 적절히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2. 

위한 지원이 학교에서 행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사업주는 발달장애인의 고용에 있어서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적절한 고용의 기회를 확보하는 것과 3. , 

동시에 발달장애인의 개별 특성에 응한 적정한 고용관리를 실시함으로써 고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표 발달장애인 지원법 제 조 내용< 33> 10

장애인의 일상 생활 및 사회 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총칭 장애인종합지3) (

원법) 障害者 日常生活及 社の び（ 会生活を総合的 支援 法律に するための ）

가 개요 및 목적 의미) ,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장애인 종합지원법 이 년 ( ) 2012

월 일에 공포 되어 년 월 일에 시행되었다 위 법은 장애인 자립지원법 을 장애인 6 27 2013 4 1 . 「 」 「

종합지원법 이라고 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정의에 난치병 등을 추가하고 년 월 일부터 , 2014 4 1」

심각한 개호 대상자의 확대 돌봄 그룹 홈으로의 일원화 등이 실시되었다, . 

장애인 종합지원법을 제 장 제 조에 의해 장애인 및 장애아동이 기본적 인권을 누리는 개인으로 1 1

서의 존엄에 적합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애 복지서비스에 관한 

급부 지역생활 지원 및 기타 지원을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이에 따라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 . 

- 163 -

국민이 서로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 종합지원법의 기본 이념은 크게 장애인도 다른 국민처럼 한 사람으로 . ①     

존중될 것 장애의 유무에 관계 없이 상호 인격과 개성을 존중할 수 있는 공생 사회를 실현할 ②      

것 사회참여 의 기회가 확보되는 것 어디에서 누구와 사는지 등 타인과의 공생이 방해받지 ④ ⑤         

않을 것 장애인 장애아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장벽의 제거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 ⑥   

이 법의 대상이 되는 장애의 범위는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포함 정령으로 , , ( ), 

정하는 난치병 등에 의해 장애가 있는 세 이상의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한다 표 참조18 (< 34> )

목적( )

제 조 장애인 기본법 년 법률 제 호 의 기본적인 이념에 근거하여 신체장애인 복지법 쇼와 년 법률 1 (1949 84 ) ( 24

제 호 지적장애인 복지법 년 법률 제 호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 년 법률 283 ), (1960 37 ), (1955

제 호 아동복지법 년 법률 제 호 그 외 장애인 및 장애아동의 복지에 관한 법률과 함께 장애인 및 123 ), (1947 164 ), 

장애아동이 기본적 인권을 향하는 개인으로서의 존엄에 적합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애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급부 지역생활 지원 사업 및 기타 지원을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장애인 및 , 

장애아동의 복지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국민이 상호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 이념( )

제 조의 장애인 및 장애아동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지원은 모든 국민이 장애의 1 2 , , 　

유무에 관계 없이 동일하게 기본적 인권을 누릴 수 있는 갈등이 없는 개인으로서 존중된다 모든 국민이 장애의 , . 

유무에 의해 분리되지 않고 상호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면서 공생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장애인 및 

장애아가 가능한 한 친밀한 장소에 있어서 필요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지원을 받게 

함으로써 사회참가의 기회가 확보되는 것 및 어디에서 누구와 생활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기회가 확보되어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생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는 것 및 장애인 및 장애아에게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장벽이 되는 사회의 사물 제도 관행 관념 기타 일체의 것의 제거에 기여하는 , , , , 

취지로서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정의( )

제 조 이 법에 있어서 장애인 이란 신체장애인 복지법 제 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4 , 4 , 　 「 」

복지법에 관한 지적장애인 중 세 이상인 자 및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서 18 5 1

규정하는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지원법 헤세이 년 법률 제 호 제 조 제 항에서 규정하는 발달장애인을 ( ( 16 167 ) 2 2

포함해 지적장애인 복지법에 말하는 지적장애인을 제외한다 이하 정신장애인 이라고 한다 중 세 이상인 , . .) 18「 」

사람 및 치료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질병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주무대신이 

정하는 정도인 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18 .

표 장애인종합 지원법 목적과 기본이념 내용< 34> 

나 장애인 종합지원법 변천) 

장애인 종합지원법은 장애 인자립지원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년 월에 장애인 종합지원20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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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발달장애인지원법의 고용 지원) 

발달장애인의 고용지원에 관한 규정은 제 조 취업지원 에 규정되어 있다 발달장애인 지원법10 ‘ ’ . 

표 참조 과 장애인종합지원법에 근거하여 각 지역 도도부현 은 발달장애 지원 센터의 설치 (< 33> ) ( )

및 발달장애에 필요한 지원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다 발달장애 지원센터에서는 각 도도부현 지사가 . 

지정한 사회복지 법인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사업소가 있으며 지방공공단, , 

체나 운영단체에 따라 사업내용이 상이하다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보건 의료 복지 교육 취업 . , , , , 

등의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지역 전체에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체제 구축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발달장애인 지원법 제 조< 10 >

국가 및 도도부현은 발달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체제의 1. 

정비에 노력함과 동시에 공공직업안정소 지역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의 고용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생활 , (

지원센터 동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곳 사회복지 협의회 교육위원회 그 외의 관계 기관 : 27 1 , , , 

및 민간 단체 상호의 제휴를 확보하면서 개별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취업기회 확보 취업정착을 위한 , 

지원 및 기타 필요한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도도부현 및 시읍면은 필요에 따라서 발달장애인이 취업을 위한 준비를 적절히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2. 

위한 지원이 학교에서 행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사업주는 발달장애인의 고용에 있어서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적절한 고용의 기회를 확보하는 것과 3. , 

동시에 발달장애인의 개별 특성에 응한 적정한 고용관리를 실시함으로써 고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표 발달장애인 지원법 제 조 내용< 33> 10

장애인의 일상 생활 및 사회 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총칭 장애인종합지3) (

원법) 障害者 日常生活及 社の び（ 会生活を総合的 支援 法律に するための ）

가 개요 및 목적 의미) ,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장애인 종합지원법 이 년 ( ) 2012

월 일에 공포 되어 년 월 일에 시행되었다 위 법은 장애인 자립지원법 을 장애인 6 27 2013 4 1 . 「 」 「

종합지원법 이라고 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정의에 난치병 등을 추가하고 년 월 일부터 , 2014 4 1」

심각한 개호 대상자의 확대 돌봄 그룹 홈으로의 일원화 등이 실시되었다, . 

장애인 종합지원법을 제 장 제 조에 의해 장애인 및 장애아동이 기본적 인권을 누리는 개인으로 1 1

서의 존엄에 적합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애 복지서비스에 관한 

급부 지역생활 지원 및 기타 지원을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이에 따라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 . 

- 163 -

국민이 서로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 종합지원법의 기본 이념은 크게 장애인도 다른 국민처럼 한 사람으로 . ①     

존중될 것 장애의 유무에 관계 없이 상호 인격과 개성을 존중할 수 있는 공생 사회를 실현할 ②      

것 사회참여 의 기회가 확보되는 것 어디에서 누구와 사는지 등 타인과의 공생이 방해받지 ④ ⑤         

않을 것 장애인 장애아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장벽의 제거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 ⑥   

이 법의 대상이 되는 장애의 범위는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포함 정령으로 , , ( ), 

정하는 난치병 등에 의해 장애가 있는 세 이상의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한다 표 참조18 (< 34> )

목적( )

제 조 장애인 기본법 년 법률 제 호 의 기본적인 이념에 근거하여 신체장애인 복지법 쇼와 년 법률 1 (1949 84 ) ( 24

제 호 지적장애인 복지법 년 법률 제 호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 년 법률 283 ), (1960 37 ), (1955

제 호 아동복지법 년 법률 제 호 그 외 장애인 및 장애아동의 복지에 관한 법률과 함께 장애인 및 123 ), (1947 164 ), 

장애아동이 기본적 인권을 향하는 개인으로서의 존엄에 적합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애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급부 지역생활 지원 사업 및 기타 지원을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장애인 및 , 

장애아동의 복지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국민이 상호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 이념( )

제 조의 장애인 및 장애아동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지원은 모든 국민이 장애의 1 2 , , 　

유무에 관계 없이 동일하게 기본적 인권을 누릴 수 있는 갈등이 없는 개인으로서 존중된다 모든 국민이 장애의 , . 

유무에 의해 분리되지 않고 상호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면서 공생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장애인 및 

장애아가 가능한 한 친밀한 장소에 있어서 필요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지원을 받게 

함으로써 사회참가의 기회가 확보되는 것 및 어디에서 누구와 생활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기회가 확보되어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생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는 것 및 장애인 및 장애아에게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장벽이 되는 사회의 사물 제도 관행 관념 기타 일체의 것의 제거에 기여하는 , , , , 

취지로서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정의( )

제 조 이 법에 있어서 장애인 이란 신체장애인 복지법 제 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4 , 4 , 　 「 」

복지법에 관한 지적장애인 중 세 이상인 자 및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서 18 5 1

규정하는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지원법 헤세이 년 법률 제 호 제 조 제 항에서 규정하는 발달장애인을 ( ( 16 167 ) 2 2

포함해 지적장애인 복지법에 말하는 지적장애인을 제외한다 이하 정신장애인 이라고 한다 중 세 이상인 , . .) 18「 」

사람 및 치료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질병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주무대신이 

정하는 정도인 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18 .

표 장애인종합 지원법 목적과 기본이념 내용< 34> 

나 장애인 종합지원법 변천) 

장애인 종합지원법은 장애 인자립지원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년 월에 장애인 종합지원20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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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변경되었다 장애인 자립지원법은 장애의 유형에 관계없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 

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장애인이 지역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 

년 월에 시행되었다 발달장애인은 년 월 일 공포한 장애인 제도 개혁 추진 2006 10 . 2010 12 10

본부 등에 있어서의 검토에 근거해 장애 보건 복지 시책을 재검토하기까지의 사이에 장애인 등의 「

지역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장애인 자립 지원 대상으로 」

명시되었다 그러나 수입에 관계 없이 장애인 자신에게 부담하는 서비스 구조로 인하여 년 . 2008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으로부터 장애인 자립지원법의 폐지에 관해 제소되어 이후 개인의 존엄이나 , 

법 하의 평등 생존권에 반하는 법이라는 국가의 합의 후 장애인 종합지원법으로 대체되었다, , . 

장애인 종합지원법은 생성 이후 모든 장애인의 차별 없는 생활과 장애인이 생활하기 쉬운 환경 , 

정비를 목적으로 년에 번씩 재검토된다3 1 .

다 장애인종합지원법의 고용 지원) 

장애인 종합 지원법은 크게 개호 급부 서비스 훈련 등 급부 서비스 자립지원 의료 서비스 ① ② ③

상담지원 서비스 기타 개로 나뉘어져 있다 이중 장애인의 고용 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는 5 . ④ ⑤

훈련 등 급부 서비스로 장애인을 위한 취업훈련과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훈련 종류 및 . ②

급부 서비스는 다음 표 와 같다< 35> .

서비스 대상 내용

자립훈련

기능훈련( )

 지역생활로의 이행으로 재활의 계속이나 

신체 기능의 유지나 회복이 필요한 자

 자택 방문에 의한 물리치료나 작업요법, 

그 외의 지원

자립훈련

생활훈련( )

 지역생활로의 이행으로 생활 능력의 

유지나 향상에 지원이 필요한 자

 자택 방문에 의한 입욕 배설 식사 등의 , , 

훈련이나 지원

숙박형 자립훈련

 자립 훈련의 대상자로 일반 취업의 , 

상태에 있어 귀가 후의 생활능력의 

유지나 향상이 필요한 자

 거실이나 그 외의 설비 이용 가능

가사 등의 생활능력을 향상시키는 지원

취업이행지원

 취업을 희망하는 세 미만의 65

장애인이며 일반 기업에 고용될 것으로 , 

예상되는 자

 취업에 필요한 지식이나 능력 향상의 

훈련

구직 활동의 지원

취업계속지원 

형 고용형A ( )

 취업 이행 지원 사업이나 지원 학교 등을 

이용하였지만 기업에 고용이 연결되지 

않았던 자

 취업에 필요한 지식이나 능력 향상의 

훈련

표 장애인 종합지원법의 훈련 등 급부 서비스의 대상과 내용<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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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등 급부 서비스 중 장애인 고용지원과 관련한 구체적 서비스는 취업 이행 지원 취업 ① ②

계속 지원 형 고용형 취업계속지원 형 비고용형 취업정착지원으로 각 서비스별 복지서비스A ( ) B ( ) ③ ④

의 구체적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와 같다< 36> .

취업계속지원 

형 비고용형B ( )

 고용 중에 있었지만 나이나 심신의 상황 , 

등에 의해 고용의 계속이 어려워진 자
 취업에 필요한 지식이나 능력 향상 훈련

취업정착지원
 취업 이행 지원 사업에 의해 고용되어 

개월이 지난 자6

 고용되어 발생한 문제에 관한 상담 조언 

및 지원

자립생활원조  집에서 스스로 자립생활을 할 수 없는 자

 정기적인 순회 방문

자택에서의 생활 문제에 관한 상담 ・
조언

공동생활원조

그룹홈( )
 장애인 신체장애인은 세 미만( 65 )  공동 생활에 의한 상담 입욕 식사 지원, , 

취업이행지원사업 취업지속지원 형A 취업지속지원 형B 취업정착지원사업

법적근거 제 조 항6 9 제 조 조 항6 10 1 제 조 조 항6 10 2 재 조 항6 10

사업개요

사업소에 고용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예상되는 자

에 대해 생산활동 직장, 

체험 등 활동 기회 제

공 및 그 밖의 취업에 

필요한 지식 및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훈

련 구직활동에 관한 지, 

원 적성에 맞는 직장 , 

개척 취업 후 직장 정, 

착을 위해 필요한 상담 

등을 지원한다.

표준 이용 기간 년( : 2 )

필요성이 인정된 경※ 

우에 한하여 최대 년1

간 갱신 가능

사업소에 고용되는 

것이 곤란하며 고용, 

계약에 근거한 취업

이 가능한 유능한 

자에 대하여 고용계

약 체결 등에 의한 

취업기회 제공 및 

생산활동 기회 제공 

및 그 밖의 취업에 

필요한 지식 및 능

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훈련 등을 

지원한다. 

이용 기간 제한없( : 

음)

사업소에 고용되는 것

이 곤란하며 고용계, 

약에 따른 취업이 곤

란한 자에게 취업 기

회 제공 및 생산활동

의 기회 제공 및 그 

밖의 취업에 필요한 

지식 및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훈련 

및 그 밖의 필요한 지

원을 실시한다.

이용 기간 제한없( : 

음)

취업이행지원 취업계속지, 

원 생활개호 자립훈련 , , 

이용을 거쳐 통상적인 사

업소에 새로 고용되어 6

월이 경과한 자에 대해 

취업의 계도 지속을 도모

하기 위해 장애인을 고용

한 사실업소 장애복지 서, 

비스 사업자 의료기관 등, 

과의 연락조정 장애인이 , 

고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의 제

반 문제에 관한 상담 지, 

도 및 조언과 기타 필요

한 지원을 실시한다.

이용 기간 년( : 3 )

표 장애인종합지원법에 의한 취업별 복지서비스 개요 후생노동성< 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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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변경되었다 장애인 자립지원법은 장애의 유형에 관계없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 

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장애인이 지역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 

년 월에 시행되었다 발달장애인은 년 월 일 공포한 장애인 제도 개혁 추진 2006 10 . 2010 12 10

본부 등에 있어서의 검토에 근거해 장애 보건 복지 시책을 재검토하기까지의 사이에 장애인 등의 「

지역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장애인 자립 지원 대상으로 」

명시되었다 그러나 수입에 관계 없이 장애인 자신에게 부담하는 서비스 구조로 인하여 년 . 2008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으로부터 장애인 자립지원법의 폐지에 관해 제소되어 이후 개인의 존엄이나 , 

법 하의 평등 생존권에 반하는 법이라는 국가의 합의 후 장애인 종합지원법으로 대체되었다, , . 

장애인 종합지원법은 생성 이후 모든 장애인의 차별 없는 생활과 장애인이 생활하기 쉬운 환경 , 

정비를 목적으로 년에 번씩 재검토된다3 1 .

다 장애인종합지원법의 고용 지원) 

장애인 종합 지원법은 크게 개호 급부 서비스 훈련 등 급부 서비스 자립지원 의료 서비스 ① ② ③

상담지원 서비스 기타 개로 나뉘어져 있다 이중 장애인의 고용 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는 5 . ④ ⑤

훈련 등 급부 서비스로 장애인을 위한 취업훈련과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훈련 종류 및 . ②

급부 서비스는 다음 표 와 같다< 35> .

서비스 대상 내용

자립훈련

기능훈련( )

 지역생활로의 이행으로 재활의 계속이나 

신체 기능의 유지나 회복이 필요한 자

 자택 방문에 의한 물리치료나 작업요법, 

그 외의 지원

자립훈련

생활훈련( )

 지역생활로의 이행으로 생활 능력의 

유지나 향상에 지원이 필요한 자

 자택 방문에 의한 입욕 배설 식사 등의 , , 

훈련이나 지원

숙박형 자립훈련

 자립 훈련의 대상자로 일반 취업의 , 

상태에 있어 귀가 후의 생활능력의 

유지나 향상이 필요한 자

 거실이나 그 외의 설비 이용 가능

가사 등의 생활능력을 향상시키는 지원

취업이행지원

 취업을 희망하는 세 미만의 65

장애인이며 일반 기업에 고용될 것으로 , 

예상되는 자

 취업에 필요한 지식이나 능력 향상의 

훈련

구직 활동의 지원

취업계속지원 

형 고용형A ( )

 취업 이행 지원 사업이나 지원 학교 등을 

이용하였지만 기업에 고용이 연결되지 

않았던 자

 취업에 필요한 지식이나 능력 향상의 

훈련

표 장애인 종합지원법의 훈련 등 급부 서비스의 대상과 내용<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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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등 급부 서비스 중 장애인 고용지원과 관련한 구체적 서비스는 취업 이행 지원 취업 ① ②

계속 지원 형 고용형 취업계속지원 형 비고용형 취업정착지원으로 각 서비스별 복지서비스A ( ) B ( ) ③ ④

의 구체적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와 같다< 36> .

취업계속지원 

형 비고용형B ( )

 고용 중에 있었지만 나이나 심신의 상황 , 

등에 의해 고용의 계속이 어려워진 자
 취업에 필요한 지식이나 능력 향상 훈련

취업정착지원
 취업 이행 지원 사업에 의해 고용되어 

개월이 지난 자6

 고용되어 발생한 문제에 관한 상담 조언 

및 지원

자립생활원조  집에서 스스로 자립생활을 할 수 없는 자

 정기적인 순회 방문

자택에서의 생활 문제에 관한 상담 ・
조언

공동생활원조

그룹홈( )
 장애인 신체장애인은 세 미만( 65 )  공동 생활에 의한 상담 입욕 식사 지원, , 

취업이행지원사업 취업지속지원 형A 취업지속지원 형B 취업정착지원사업

법적근거 제 조 항6 9 제 조 조 항6 10 1 제 조 조 항6 10 2 재 조 항6 10

사업개요

사업소에 고용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예상되는 자

에 대해 생산활동 직장, 

체험 등 활동 기회 제

공 및 그 밖의 취업에 

필요한 지식 및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훈

련 구직활동에 관한 지, 

원 적성에 맞는 직장 , 

개척 취업 후 직장 정, 

착을 위해 필요한 상담 

등을 지원한다.

표준 이용 기간 년( : 2 )

필요성이 인정된 경※ 

우에 한하여 최대 년1

간 갱신 가능

사업소에 고용되는 

것이 곤란하며 고용, 

계약에 근거한 취업

이 가능한 유능한 

자에 대하여 고용계

약 체결 등에 의한 

취업기회 제공 및 

생산활동 기회 제공 

및 그 밖의 취업에 

필요한 지식 및 능

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훈련 등을 

지원한다. 

이용 기간 제한없( : 

음)

사업소에 고용되는 것

이 곤란하며 고용계, 

약에 따른 취업이 곤

란한 자에게 취업 기

회 제공 및 생산활동

의 기회 제공 및 그 

밖의 취업에 필요한 

지식 및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훈련 

및 그 밖의 필요한 지

원을 실시한다.

이용 기간 제한없( : 

음)

취업이행지원 취업계속지, 

원 생활개호 자립훈련 , , 

이용을 거쳐 통상적인 사

업소에 새로 고용되어 6

월이 경과한 자에 대해 

취업의 계도 지속을 도모

하기 위해 장애인을 고용

한 사실업소 장애복지 서, 

비스 사업자 의료기관 등, 

과의 연락조정 장애인이 , 

고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의 제

반 문제에 관한 상담 지, 

도 및 조언과 기타 필요

한 지원을 실시한다.

이용 기간 년( : 3 )

표 장애인종합지원법에 의한 취업별 복지서비스 개요 후생노동성< 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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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에 의한 공공직업안정소4) 職業安定法（ ）

가 개요 및 목적 의미) , 

직업안정법은 일본의 모든 국민이 적합한 직업에 종사할 기회를 주기 위해 설치한 법으로 전국에 , 

설치되어 있는 행정기관인 공공직업안정소 총칭 헬로워크 의 근거법이다( ) . 

공공직업안정소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능한 한 넓은 범위에서 확보하는 관점에서 구직자에게는 

가능한 한 많은 적당한 구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할 때에는 . ,  

그것을 수리하지 않는다 공공직업안정소는 완전실업자 증가를 비롯해 화이트컬러 증가 여성사회 . ,  

진출 의욕 증가 취업형태 다양화 장애인 및 고령자 취업활동 지원 등으로 직업소개 기능을 높이기 , , 

위해 다양한 대처를 하고 있다.

제 장 총칙1

법의 목적( )

직업 안정법은 노동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 및 노동자의 고용의 안정 및 직업 생활의 충실 등에 관한 , 

법률 년 법률 제 호 과 함께 공공으로 봉사하는 공공 직업 안정소 그 외의 직업 안정 기관이 관계 행정청 (1966 132 ) , 

또는 관계 단체의 협력을 얻어 직업 소개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것 직업 안정 기관 이외의 사람이 실시하는 직업 , 

소개 사업 등이 노동력의 수요 공급의 적정 한편 원활한 조정에 완수해야 할 역할을 감안하여 그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는 등에 의해 각인에게 그 가지는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종사할 기회를 주고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 , 

충족시켜 직업의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표 직업안정법 법의 목적 내용< 37> 

대상자

기업 등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자

년 월부터 2018 4※ 

세 이상인 사람도 필65

요 요건을 채우면 이용 

가능.

취업이행지원사업1. 

을 이용했지만 기업 

등의 고용에 얽매이

지 않은 자

특별지원학교를 2. 

졸업하고 취업활동을 

하였으나 기업 등의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은 자

취업 경험이 있3. 

는 자로 현재 고용 , 

관계 상태에 있지 

않은 자

년 월부터 2018 4※

세 이상의 사람도 65

요건을 충족하면 이

용 가능.

취업경험이 있는 1. 

자로서 연령이나 체력 

면에서 일반 기업에 

고용되는 것이 곤란해

진 자

세에 달한 자 2. 50

또는 장애 기초 연금 

급 수급자1

및 에 해당하3. 1 2

지 않는 자로 취업이, 

행지원사업자에 의한 

평가를 통해 취업 면

과 관련된 과제 등의 

파악이 행해지고 있는 

자

취업이행지원 취업계속지, 

원 생활개호 자립훈련 , , 

이용을 거쳐 일반취업으로 

이행한 장애인이며 취업에 

따른 환경변화에 의해 생

활 면 취업 면의 과제가 ·

발생한 자로 일반취업 후 , 

개월이 경과한 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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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공직업안정소 헬로워크 에 의한 장애인 취업활동 지원) ( )

공공직업안정소 총칭 헬로워크에서는 장애인 취업활동 지원을 위해 직업상담 및 소개 장애인 , , 

구인확보 공용률 달성 지도 장애인 고용률 달성 지도와 연계한 직업소개 관계 기관과의 연계 , , ,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직원 명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월 일 현재의 장애인 . , 43.5 6 1

고용에 관한 상황 장애인 고용상황 보고 을 헬로워크에 보고할 의무 장애인 고용촉진법 제 조 ( ) ( 43

제 항 가 있어 공공직업안정소는 장애인들의 고용률 달성을 관리하는 공공의 행정 기관으로 역할을 7 )

하고 있다 또한 동시에 고령자등의 고용의 안정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장애인의 고용의 . 52 1 , 「 」 「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에 의해 사업주는 매년 월 일 현재의 고령자 및 장애인의 43 7 6 1」

고용상황 등을 관할의 공공직업안정소 일부 지역에서는 노동국 를 경유해 후생 노동성에 보고하는 ( )

것이 법률로 의무 지워지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를 관리하는 , 

중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직업상담 직업소개(1) ·

헬로워크에서는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구직등록을 하고 전문직원 직업상담원이 케이스워크 , ·

방식으로 장애의 양상과 적성 희망직종 등에 따른 세심한 직업상담 직업소개 직장적응 지도를 , , , 

실시하고 있다 직업상담 직업소개에 있어서는 공공직업훈련 알선 시범고용 작업코치 지원 등을 . · , , 

하고 있다 또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나 고용하려고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고용관리 . , 

시 배려 등에 대한 조언을 하고 필요에 따라 지역장애인 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을 소개하고 각종 , 

조성금 안내를 하고 있으며 구인자 구직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도별 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 .

장애인 구인 확보(2) 

장애인 구인을 개척하는 동시에 일반구인으로 수리한 것 중에서 장애인에게 적합한 것에 대해 

추천하여 구인확보에 노력한다.

고용률 달성 지도(3)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법에서 정한 장애인 고용률을 달성할 의무가 있으므로 매년 사업주로부

터 고용상황 보고를 요구하고 고용률 미달 사업주에 대해 지도하고 있다 고용률 달성을 위해 .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수가 특히 많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안정소장명령에 의한 동 계획 등을 

장애인고용계획의 작성명령 및 적정실시권고를 통해 지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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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에 의한 공공직업안정소4) 職業安定法（ ）

가 개요 및 목적 의미) , 

직업안정법은 일본의 모든 국민이 적합한 직업에 종사할 기회를 주기 위해 설치한 법으로 전국에 , 

설치되어 있는 행정기관인 공공직업안정소 총칭 헬로워크 의 근거법이다( ) . 

공공직업안정소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능한 한 넓은 범위에서 확보하는 관점에서 구직자에게는 

가능한 한 많은 적당한 구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할 때에는 . ,  

그것을 수리하지 않는다 공공직업안정소는 완전실업자 증가를 비롯해 화이트컬러 증가 여성사회 . ,  

진출 의욕 증가 취업형태 다양화 장애인 및 고령자 취업활동 지원 등으로 직업소개 기능을 높이기 , , 

위해 다양한 대처를 하고 있다.

제 장 총칙1

법의 목적( )

직업 안정법은 노동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 및 노동자의 고용의 안정 및 직업 생활의 충실 등에 관한 , 

법률 년 법률 제 호 과 함께 공공으로 봉사하는 공공 직업 안정소 그 외의 직업 안정 기관이 관계 행정청 (1966 132 ) , 

또는 관계 단체의 협력을 얻어 직업 소개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것 직업 안정 기관 이외의 사람이 실시하는 직업 , 

소개 사업 등이 노동력의 수요 공급의 적정 한편 원활한 조정에 완수해야 할 역할을 감안하여 그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는 등에 의해 각인에게 그 가지는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종사할 기회를 주고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 , 

충족시켜 직업의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표 직업안정법 법의 목적 내용< 37> 

대상자

기업 등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자

년 월부터 2018 4※ 

세 이상인 사람도 필65

요 요건을 채우면 이용 

가능.

취업이행지원사업1. 

을 이용했지만 기업 

등의 고용에 얽매이

지 않은 자

특별지원학교를 2. 

졸업하고 취업활동을 

하였으나 기업 등의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은 자

취업 경험이 있3. 

는 자로 현재 고용 , 

관계 상태에 있지 

않은 자

년 월부터 2018 4※

세 이상의 사람도 65

요건을 충족하면 이

용 가능.

취업경험이 있는 1. 

자로서 연령이나 체력 

면에서 일반 기업에 

고용되는 것이 곤란해

진 자

세에 달한 자 2. 50

또는 장애 기초 연금 

급 수급자1

및 에 해당하3. 1 2

지 않는 자로 취업이, 

행지원사업자에 의한 

평가를 통해 취업 면

과 관련된 과제 등의 

파악이 행해지고 있는 

자

취업이행지원 취업계속지, 

원 생활개호 자립훈련 , , 

이용을 거쳐 일반취업으로 

이행한 장애인이며 취업에 

따른 환경변화에 의해 생

활 면 취업 면의 과제가 ·

발생한 자로 일반취업 후 , 

개월이 경과한 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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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공직업안정소 헬로워크 에 의한 장애인 취업활동 지원) ( )

공공직업안정소 총칭 헬로워크에서는 장애인 취업활동 지원을 위해 직업상담 및 소개 장애인 , , 

구인확보 공용률 달성 지도 장애인 고용률 달성 지도와 연계한 직업소개 관계 기관과의 연계 , , ,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직원 명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월 일 현재의 장애인 . , 43.5 6 1

고용에 관한 상황 장애인 고용상황 보고 을 헬로워크에 보고할 의무 장애인 고용촉진법 제 조 ( ) ( 43

제 항 가 있어 공공직업안정소는 장애인들의 고용률 달성을 관리하는 공공의 행정 기관으로 역할을 7 )

하고 있다 또한 동시에 고령자등의 고용의 안정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장애인의 고용의 . 52 1 , 「 」 「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에 의해 사업주는 매년 월 일 현재의 고령자 및 장애인의 43 7 6 1」

고용상황 등을 관할의 공공직업안정소 일부 지역에서는 노동국 를 경유해 후생 노동성에 보고하는 ( )

것이 법률로 의무 지워지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를 관리하는 , 

중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직업상담 직업소개(1) ·

헬로워크에서는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구직등록을 하고 전문직원 직업상담원이 케이스워크 , ·

방식으로 장애의 양상과 적성 희망직종 등에 따른 세심한 직업상담 직업소개 직장적응 지도를 , , , 

실시하고 있다 직업상담 직업소개에 있어서는 공공직업훈련 알선 시범고용 작업코치 지원 등을 . · , , 

하고 있다 또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나 고용하려고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고용관리 . , 

시 배려 등에 대한 조언을 하고 필요에 따라 지역장애인 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을 소개하고 각종 , 

조성금 안내를 하고 있으며 구인자 구직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도별 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 .

장애인 구인 확보(2) 

장애인 구인을 개척하는 동시에 일반구인으로 수리한 것 중에서 장애인에게 적합한 것에 대해 

추천하여 구인확보에 노력한다.

고용률 달성 지도(3)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법에서 정한 장애인 고용률을 달성할 의무가 있으므로 매년 사업주로부

터 고용상황 보고를 요구하고 고용률 미달 사업주에 대해 지도하고 있다 고용률 달성을 위해 .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수가 특히 많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안정소장명령에 의한 동 계획 등을 

장애인고용계획의 작성명령 및 적정실시권고를 통해 지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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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률 달성 지도와 연계한 직업 소개(4) 

사업주에 대해 고용률 달성 지도를 실시하는 가운데 직업소개 부문과 사업주 지도 부문을 연계하여 

고용률 미달성 기업으로부터의 구인개척 미달성 기업에 대한 직업소개를 실시하고 있다, .

관계기관과의 연계(5) 

정확한 직업소개를 할 때 보다 전문적인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지역장애인 지원센터의 전문적인 , 

직업재활이나 장애인 취업 생활 지원센터의 생활 면을 포함한 지원을 소개하는 등 관계기관과 ·

연계한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가 장애인 고용현황.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의한 고용률 1) 

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률의 현황과 일본의 현재 발달장애인 고용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가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현황) 

법적 고용률(1) 

후생노동성 이 년 발표한 년 장애인 고용상황 집계 결과 에 의하면 민간기( ) 2021 ‘2021 ’ , 厚生 省労働
업의 경우 인 이상 규모 기업의 법정고용률 에 고용된 장애인 수는 명으로 , 43.5 2.3% 613,958

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된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은 명19 . 357,767.5 , 

지적장애인은 명 정신장애인은 명었고 정신장애인의 증가율이 계속해서 증가하146,426 , 109,764 , 

고 있다 실고용률은 년 기준 년 연속 사상 최고치인 년 법정 고용률 . 2021 11 2.25%(2020 2.20%), 

달성 기업 비율은 였다 그림 참조48.3%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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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년 장애인 고용상황 집계결과에 의한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현황[ 26] 2021

기업 규모별 현황(2) 

기업 규모별로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의 수는 인 미만 규모 기업에서 명43.5~100 66,001 , 

인 미만 규모 기업에서 명 인 미만 규모 기업에서 명100~300 117,790 , 300~500 52,239 , 

명 미만에서 명으로 모든 규모 기업에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실고용률은 500~1,000 69 , . 

명 미만 규모 기업에서 명 미만에서 명 미만에서 43.5~100 1.84%, 100~300 2.08%, 300~500

명 미만에서 명 이상 규모 기업에서 로 나타났다 또한 2.11%, 500~1000 2.26%, 1,000 2.48% . 

인 이상 규모 기업이 법정 고용률을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00 .

한편 법정 고용률 달성 기업 비율은 인 미만이 인 미만 규모 기업이  , 43.5~100 45.8%, 100~300

인 미만 규모 기업이 인 미만 규모 기업이 인 51.7%, 300~500 43.9%, 500~1000 47.2%, 1,000

이상 규모 기업이 로 나타났고 모든 규모 기업에서 법정 고용률 달성 비율이 증가하는 62.1% ,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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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률 달성 지도와 연계한 직업 소개(4) 

사업주에 대해 고용률 달성 지도를 실시하는 가운데 직업소개 부문과 사업주 지도 부문을 연계하여 

고용률 미달성 기업으로부터의 구인개척 미달성 기업에 대한 직업소개를 실시하고 있다, .

관계기관과의 연계(5) 

정확한 직업소개를 할 때 보다 전문적인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지역장애인 지원센터의 전문적인 , 

직업재활이나 장애인 취업 생활 지원센터의 생활 면을 포함한 지원을 소개하는 등 관계기관과 ·

연계한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가 장애인 고용현황.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의한 고용률 1) 

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률의 현황과 일본의 현재 발달장애인 고용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가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현황) 

법적 고용률(1) 

후생노동성 이 년 발표한 년 장애인 고용상황 집계 결과 에 의하면 민간기( ) 2021 ‘2021 ’ , 厚生 省労働
업의 경우 인 이상 규모 기업의 법정고용률 에 고용된 장애인 수는 명으로 , 43.5 2.3% 613,958

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된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은 명19 . 357,767.5 , 

지적장애인은 명 정신장애인은 명었고 정신장애인의 증가율이 계속해서 증가하146,426 , 109,764 , 

고 있다 실고용률은 년 기준 년 연속 사상 최고치인 년 법정 고용률 . 2021 11 2.25%(2020 2.20%), 

달성 기업 비율은 였다 그림 참조48.3%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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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년 장애인 고용상황 집계결과에 의한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현황[ 26] 2021

기업 규모별 현황(2) 

기업 규모별로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의 수는 인 미만 규모 기업에서 명43.5~100 66,001 , 

인 미만 규모 기업에서 명 인 미만 규모 기업에서 명100~300 117,790 , 300~500 52,239 , 

명 미만에서 명으로 모든 규모 기업에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실고용률은 500~1,000 69 , . 

명 미만 규모 기업에서 명 미만에서 명 미만에서 43.5~100 1.84%, 100~300 2.08%, 300~500

명 미만에서 명 이상 규모 기업에서 로 나타났다 또한 2.11%, 500~1000 2.26%, 1,000 2.48% . 

인 이상 규모 기업이 법정 고용률을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00 .

한편 법정 고용률 달성 기업 비율은 인 미만이 인 미만 규모 기업이  , 43.5~100 45.8%, 100~300

인 미만 규모 기업이 인 미만 규모 기업이 인 51.7%, 300~500 43.9%, 500~1000 47.2%, 1,000

이상 규모 기업이 로 나타났고 모든 규모 기업에서 법정 고용률 달성 비율이 증가하는 62.1% ,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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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상황(3) 

산업별 실고용률은 의료 복지 광업 채석업 자갈채취업 생활관련 서비스업‘ , ’(2.89%), ‘ , , ’(2.47%), ‘ , 

오락업 농림 및 어업 전기가스열공급수도업 운수업우편업’(2.38%), ‘ ’(2.36%), ‘ ’(2.36%), ‘ ’(2.32%)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산업 분야에서 법정 고용률을 달성하였다, .

법정 고용률 미달 기업의 상황(4) 

년 법정 고용률 미달성 기업은 개로 이 가운데 부족한 수가 명 또는 명인 2021 55,684 , 0.5 1

기업 명 부족 기업 이 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장애인을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 인 (1 ) 65.4% . , 1 (0

고용기업 은 개이며 법정 고용률 미달성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이다) 32,342 , 58.1% .

특례 자회사의 상황(5) 

년 특례 자회사 모회사의 실고용률에 산입할 수 있는 장애인 고용에 특별한 배려를 한 자회사2021 ( )

의 인정을 받은 기업은 개사 전년도 대비 개사 증가 로 고용된 장애인의 수는 명이다579 ( 17 ) 43,857 . 

고용된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은 명 지적장애인은 명 정신장애인은 명이다11,835 , 22,941 , 9,080 .

나 공적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현황) 

국가기관 법정고용률 (1) ( 2.6%)

국가기관에 재직 중인 장애인 수는 명으로 실고용률은 이며 국가기관은 개 9703.0 2.85% , 44

기관 모두에서 법정고 용률을 달성하였다.

도도부현의 기관 법정 고용률 (2) ( 2.6%)

도도부현 기관에 재직 중인 장애인 수는 명으로 실고용률은 이다 지사 부서는 10,409.0 2.86% . 

개 기관 중 개 기관이 법정 고용률을 달성 하였고 지사 부서 이외는 개 기관 중 개 47 46 , 117 107

기관이 법정 고용률을 달성하였다.

시정촌 기관 법정 고용률 (3) ( 2.6%)

시정촌 기관에 재직 중인 장애인 수는 명으로 실고용률은 이다 개 기관 34,535.5 2.57% . 2,462

중 개 기관이 법정 고용률을 달성하였다1,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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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부현 등의 교육위원회 법정 고용률 (4) ( 2.5%)

도도부현 등의 교육위원회에 재직하고 있는 장애인의 수는 명으로 실고용률은 이16,501.0 2.27%

며 시정촌 교육위원회는 로 나타났다 도도부현 교육위원회는 개 기관 중 개 기관, 2.33% . 47 26 , 

시정촌 교육위원회는 개 기관 중 기관이 법정 고용률을 달성하였다48 32 .

나 발달장애인 고용현황. 

발달장애 고용 상황1) 

후생노동성 직업안정국 장애인고용대책과 지역취업지원실에서 전국의 일본표준산업분류 

기준에 속하는 상용근로자 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민영사업장 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5 9,200

한 년도 장애인 고용실태 조사 결과 에 의하면 고용된 발달장애인은 명으로 통계로 ‘2018 ’ 616 , 

추산되는 발달장애인은 만 천 명으로 나타났다3 9 .　

산업별 현황2) 

발달장애인이 고용된 산업별 현황을 정리한 그림 을 보면 도매업 소매업에서 로 [ 27] , 53.8%

가장 많이 고용되었고 서비스업 의료 복지 순으로 나타났다, 15.3%, , 11.6% .

그림 발달장애인 산업별 고용현황  [ 27] 

사업규모별 현황3) 

사업 규모별로 보면 명 소규모 사업소에 로 가장 많이 고용되었으며 명 , 5~29 58.5% , 30~99

규모 명 규모 순으로 나타났다28.3%, 100~ 499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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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상황(3) 

산업별 실고용률은 의료 복지 광업 채석업 자갈채취업 생활관련 서비스업‘ , ’(2.89%), ‘ , , ’(2.47%), ‘ , 

오락업 농림 및 어업 전기가스열공급수도업 운수업우편업’(2.38%), ‘ ’(2.36%), ‘ ’(2.36%), ‘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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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된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은 명 지적장애인은 명 정신장애인은 명이다11,835 , 22,941 , 9,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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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개 기관이 법정 고용률을 달성하였다1,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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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부현 등의 교육위원회 법정 고용률 (4) ( 2.5%)

도도부현 등의 교육위원회에 재직하고 있는 장애인의 수는 명으로 실고용률은 이16,501.0 2.27%

며 시정촌 교육위원회는 로 나타났다 도도부현 교육위원회는 개 기관 중 개 기관, 2.33% . 47 26 , 

시정촌 교육위원회는 개 기관 중 기관이 법정 고용률을 달성하였다48 32 .

나 발달장애인 고용현황. 

발달장애 고용 상황1) 

후생노동성 직업안정국 장애인고용대책과 지역취업지원실에서 전국의 일본표준산업분류 

기준에 속하는 상용근로자 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민영사업장 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5 9,200

한 년도 장애인 고용실태 조사 결과 에 의하면 고용된 발달장애인은 명으로 통계로 ‘2018 ’ 616 , 

추산되는 발달장애인은 만 천 명으로 나타났다3 9 .　

산업별 현황2) 

발달장애인이 고용된 산업별 현황을 정리한 그림 을 보면 도매업 소매업에서 로 [ 27] , 53.8%

가장 많이 고용되었고 서비스업 의료 복지 순으로 나타났다, 15.3%, , 11.6% .

그림 발달장애인 산업별 고용현황  [ 27] 

사업규모별 현황3) 

사업 규모별로 보면 명 소규모 사업소에 로 가장 많이 고용되었으며 명 , 5~29 58.5% , 30~99

규모 명 규모 순으로 나타났다28.3%, 100~ 499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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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현황4) 

발달장애인 고용 비율은 남성이 여성이 로 남성의 고용 비율이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79.9%, 20.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현황5) 

발달장애인 고용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세 층이 세 층이 로, 30~34 23.8%, 20~24 21.6% , 

젊은 층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 이유는 발달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지의 확산이나 지원 .   

체제의 확립 등에 의해 의사의 진찰이나 수첩을 취득하는 청년 세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 고용 연령별 추이는 그림 와 같다[ 28] .

그림 발달장애인 고용 연령별 현황 추이[ 28] 

장애정도 질병별 현황6) ·

사업소가 고용된 발달장애인의 장애정도나 질병유형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정신장애인 보건복지

수첩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과 정신과 의사의 진단에 따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33) 사업소가 정신장. 

애인 보건복지수첩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사람은 이며 정신과 의사의 진단에 의해 확인하고 68.9% , 

있는 사람은 로 나타났다 그중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 등급에서 가장 큰 비율은 급 이며 4.1% . ‘3 ’

로 타나났다 또한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 기타 광범성발달장애 가 로 발달장애 48.7% . , ‘ , , ' 76.0%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림 참조([ 29] ).

33) 정신과 의사 진단에 따라 발달장애라고 확인 받는 경우는 의무고용률 산정 대상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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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고용된 발달장애인의 장애 정도 질병별 현황[ 29] ·

고용형태 노동시간별 현황7) ·

고용형태별로 보면 무기계약 정규직 유기계약 정규직 무기계약 정규직 외 21.7%, 1.0%, 31.3%, 

유기계약 정규직 외 로 나타났다 또한 한 달 이상 휴직한 발달장애인 비율은 로 나타났다45.9% . 0.6% . 

한편 주 소정노동시간별로 보면 통상 시간 이상 이 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시간 이상 , (30 ) 59.8% 20

시간 미만이 였다 주 소정노동시간별 월간 총 실노동시간 평균은 통상 시간 이상 인 30 35.1% . (30 )

자가 시간 시간 이상 시간 미만인 자가 시간 시간 미만인 자가 시간으로 146.6 , 20 30 88.5 , 20 49.3

나타났다.

직업별 현황8) 

직업별로 보면 판매 직업이 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무직 직업 전문직39.1% , (29.2%), , 

기술직 순으로 많았다 그림 참조(12.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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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고용된 발달장애인의 직업별 현황[ 30] 

임금 현황9) 

발달장애인의 월평균 임금은 만 천 엔 초과근무수당 제외 소정 내 급여액은 천 엔 이다12 7 ( 3 ) . 

주 노동시간별로 보면 통상 시간 이상 인 자가 만 천 엔 시간 이상 시간 미만인 (30 ) 16 4 , 20 30

자가 만 천 엔 시간 미만인 자가 만 천 엔이다 또한 임금의 지급 형태는 월급제가 4 8 , 20 7 6 . 

일급제가 시급제가 로 나타났다 그림 참조27.2%, 1.0%, 71.8% ([ 31] ). 

그림 고용된 발달장애인의 주간 노동 시간별 임금[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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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애인 고용 서비스 지원 현황 및 전달체계. 

헬로워크 1) 

헬로워크의 경우 장애인 수첩을 소지하지 않은 자도 상담 및 구직 신청을 할 수 있고 장애인 , 

상담창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에 대한 창구로 사용되고 있다 후생노동성. (厚生

이 년 발표한 공개 자료에 의하면 헬로워크를 통한 장애인의 직업상담 소개 및 실제 ) 2022 , 省労働
취업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정신장애인의 비율이 급격하게 ,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년 기준 지적장애와 신체장애에 대한 신규 구직에 관한 신청 건수및  . 10

변화는 미미한 것에 비해 정신장애에 대한 신규 구직에 관한 신청 건수는 년 현재 약 만 , 2022 12

천  건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의료기술의 진보에 의해 통원 및 복약을 3 . 

실시하면서 취업할 수 있는 정신장애인이 증가한 것과 정신장애인이 장애인 고용의 틀에 합류한 

것에 기인한다. 

  

그림 신규 구직에 관한 신청 건수 추이의 장애별 비교 현황[ 32] 

출처 년 후생노동성 정책 발표자료: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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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건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의료기술의 진보에 의해 통원 및 복약을 3 . 

실시하면서 취업할 수 있는 정신장애인이 증가한 것과 정신장애인이 장애인 고용의 틀에 합류한 

것에 기인한다. 

  

그림 신규 구직에 관한 신청 건수 추이의 장애별 비교 현황[ 32] 

출처 년 후생노동성 정책 발표자료: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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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취업건수의 추이의 장애별 비교 현황[ 33] 

출처 년 후생노동성 정책 발표자료: 2022

가 헬로워크 전달체계) 

일본 헬로워크의 경우 장애인 취업지원은 우선 상담으로부터 시작한다 장애인 전용 창구를 , . 

통해 상담원이 장애인의 희망에 근거하여 직업을 소개 해주는 시스템이로 되어 있으며 정신장애인은 , 

정신 토탈 서포터 쪽에 상담할 수 있다 상담의 경우 예약은 불필요하지만 장애인 수첩 주치의의 ‘ ’ . , 

진단서를 지참하면 원활한 상담을 할 수 있다 진단서는 정신장애인의 경우 일을 할 수 있도록 . , 

안정되어 있어야 취업지원 자격이 되기 때문에 주치의의 진단서가 요구 된다. 

또한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이나 적성에 맞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헬로워크가 중심이 되어 

복지시설 지원단체 등과 연계 협력하고 장애인 취업지원팀 을 구성하여 장애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 · 「 」

지원한다 헬로워크가 중심이 되어 구성된 장애인 취업지원팀은 취업 지원서비스를 희망하는 장애인. 

의 취업을 위해 장애인 단체 지역장애인 지원 센터 등의 지원단체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취업지원 , , 

계획서를 작성한다 취업지원 계획서를 기반으로 취업및 생활지원을 통해 맞는 기업을 소개하여 . 

취직을 돕는다 이후 장애인이 직장에 정착하고 직장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직장정착지. , 

원 및 취업생활을 지원한다 그림 참조([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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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헬로워크 전달 체계[ 34] 　

장애인 취업 생활지원센터 2) ・

가 현황 및 전달체계 ) 

장애인 취업 생활 지원센터는 년 장애인 고용촉진법 개정에 의해 창설되었으며 장애인의 2002 , ・

직업생활에서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고용 보건 복지 교육 등 지역 관계기관과의 연계 하에 , , , 

장애인의 가까운 지역에서 취업 및 생활 면에서 일체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애인 취업 생활 지원센터는 년 창설 당시 전국 개에서 년 개소로 매년 창설 2005 90 2020 366・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등록자 수 및 상담수도 증가하고 있다, .

장애인 취업 생활 지원센터는 취업 및 일상생활상에서 지원이 필요한 장애가 있는 자에게 ・

센터 창구에서의 상담이나 직장 가정 방문 등을 실시하며 고용복지 네트워크를 통해 장애인의 · , 

취업과 생활을 일체적으로 지원한다 고용지원에 있어서는 헬로워크 지역장애인 지원센터 특별지. , , 

원학교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장애인들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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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장애인 취업 생활 지원센터의 전달 체계[ 35] ・
출처 년 후생노동성 발표자료 장애인 취업 생활 지원센터에 대하여: 2020 ( ) , 厚生 省労働 ・

장애인의 취업 복지 서비스3) 

가 현황 및 전달 체계) 

장애인 종합지원법에 있어서 취업계 장애복지 서비스에는 취업이행 지원 취업계속지원 형, A , 

취업계속지원 형 취업정착지원의 종류의 서비스가 있으며 년 후생노동성 에서 B , 4 , 2020 ( )厚生 省労働
발표한 취업계 장애복지 서비스에 대한 각각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취업이행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년도 이후 이용자 수 및 사업소 수 모두 감소하며, 2018 , 

서비스 이용 종료자에서 차지하는 일반취업으로의 이행자 수의 비율 이행률 은 를 넘어 서서히 ( ) 50%

상승하고 있다 한편 취업정착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소 수가 증가 추세에 있지만 취업이행지원사. , 

업소 수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취업계속지원 형 사업에 대해서는 이용자 수 및 사업소 수가 년도까지는 크게 증가했지만A 2016 , 

그 이후 증가율은 미미하다 취업계속지원 형 사업에 대해서는 이용자 수 및 사업소 수가 매년 . B

증가하고 있는 것 외에 평균 공임이 상승하고 있지만 지역에서의 다양한 취업 사회 참가 요구를 , ·

- 179 -

받아들이고 있는 결과로서써 공임 향상의 대처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다.

취업계 장애 복지서비스는 장애인들의 취업을 돕는 훈련 기관으로 직접 기업취업 서비스 지원은 ,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장애인 지원센터 및 헬로워크와 연계하여 취업 서비스가 지원된다 지원과정, . 

은 통소 전기 통소 중기 통소 후기 취직 취직 개월 후 직장 안정기 순으로 진행되며 통소 ‘ - - - - 6 ’ , 

전기에는 기초체력향상 집중력 연습 특성 및 과제 파악 등의 기초훈련을 제공하며 이때 지역장애인, , 

지원센터의 전문적 지원을 받는다 통소 중기의 경우 실천적 훈련기로 직업습관의 확립 매너. , , , 

인사등의 훈련과 직장 견학과 실습을 실시한다 이후 통소 후기에서는 직업과의 매칭기로 구직활동을 . 

실시하며 이때 헬로워크와 연계하여 직업소개 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한다 헬로워크는 시행고용, , . 

사업 장애인 위탁훈련 직업대응 훈련 등을 지원한다 취직 개월 후 직장 안정기까지 장애인 , , . 6

취업 생활 지원센터 지역장애인 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취직후의 지속지원을 제공한다, . ・

 

그림 서비스 이용종료자가 차지하는 일반취업으로의 이행자 수의 비율 추이[ 36] 

출처 후생노동성 발표자료 장애인의 취업지원에 대하여: ( ) , 2020, ‘ ’厚生 省労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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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지원센터 4) 

가 현황 및 전달체계) 

년 발달장애 센터 운영사업에 대한 새로운 지원의 형식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도도현부2017 , 

년 기준 지방도시에 설치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직영 개 위탁 개로 총 개이었으며2015 25 , 53 78 , 

년 후생노동성 이 발표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지역지원 기능 운영상황 등에 2022 ( ) , 厚生 省労働
대한 조사 실태 보고서에 의하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전국연락협의회에 가입한 발달 장애인지원센, 

터는 약 개로 보고되고 있으며 년 기준으로 직영 위탁 총 개로 집계되고 있다83 , 2023 , 91 .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는 크게 상담지원 발달지원, , 

취업지원이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서비스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다 구체적인 , . 

서비스 이용 방법은 창구에서 상담 지원내용 결정 관계 기관 제휴 로 이루어지며 취업을 희망하는 ‘ - - ’ ,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취업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 공공직업안정소 헬로워크 지역장애인 지원센, ( ), 

터 장애인 취업 생활 지원센터 등의 관계 기관과 제휴해 정보 제공을 실시한다, · . 

 

그림 발달장애인 지원 센터 개요[ 37] 

출처 년 발달장애 센터 운영사업에 대한 새로운 지원의 형식에 관한 조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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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애인 고용 사업소와 관계기관의 연계 상황) 

장애인 고용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에 의하면 신체 장애인을 모집 채용할 ( , 2018) , ·厚生 省労働
때 관계 기관을 이용하거나 협력을 요청한 적이 있는 사업소는 전체의 이며 이용하고 있는 20.8% , 

사업소의 연계처를 보면 공공직업안정소가 다음으로 장애인 취업 생활 지원센터가 이82.6%, · 21.7%

다 지적장애인을 모집 채용할 때 관계 기관을 이용하거나 협력을 요청한 적이 있는 사업소는 . ·

전체의 이며 이용하고 있는 사업소의 연계처를 보면 공공직업안정소가 그 다음으로 17.7% , 76.8%, 

학교 각종 학교가 이다· 35.0% .

정신장애인을 모집 채용할 때 관계 기관을 이용하거나 협조를 구한 적이 있는 사업소는 전체의 ·

이며 이용하고 있는 사업소의 연계처를 보면 공공직업안정소가 이어 장애인 취업 생16.7% , 77.6%, ·

활 지원센터가 다27.1% .

발달장애인을 모집 채용할 때 관계 기관을 이용하거나 협조를 구한 적이 있는 사업장은 전체의 ·

이며 이용하고 있는 사업소는 연계처를 보면 공공직업안정소가 이어 장애인 취업 생11.8% , 77.8%, ·

활 지원센터가 다 이를 통해 볼 때 장애인의 고용 서비스에 있어 공공직업안정소 헬로워크 가 27.7% . , ( )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모집 채용에 관한 사업소와 관계기관의 연계 상황[ 38] 

출처 후생노동성 년도 장애인 고용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 ), 2018厚生 省労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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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지원센터 4) 

가 현황 및 전달체계) 

년 발달장애 센터 운영사업에 대한 새로운 지원의 형식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도도현부2017 , 

년 기준 지방도시에 설치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직영 개 위탁 개로 총 개이었으며2015 25 , 53 78 , 

년 후생노동성 이 발표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지역지원 기능 운영상황 등에 2022 ( ) , 厚生 省労働
대한 조사 실태 보고서에 의하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전국연락협의회에 가입한 발달 장애인지원센, 

터는 약 개로 보고되고 있으며 년 기준으로 직영 위탁 총 개로 집계되고 있다83 , 2023 , 91 .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는 크게 상담지원 발달지원, , 

취업지원이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서비스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다 구체적인 , . 

서비스 이용 방법은 창구에서 상담 지원내용 결정 관계 기관 제휴 로 이루어지며 취업을 희망하는 ‘ - - ’ ,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취업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 공공직업안정소 헬로워크 지역장애인 지원센, ( ), 

터 장애인 취업 생활 지원센터 등의 관계 기관과 제휴해 정보 제공을 실시한다, · . 

 

그림 발달장애인 지원 센터 개요[ 37] 

출처 년 발달장애 센터 운영사업에 대한 새로운 지원의 형식에 관한 조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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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애인 고용 사업소와 관계기관의 연계 상황) 

장애인 고용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에 의하면 신체 장애인을 모집 채용할 ( , 2018) , ·厚生 省労働
때 관계 기관을 이용하거나 협력을 요청한 적이 있는 사업소는 전체의 이며 이용하고 있는 20.8% , 

사업소의 연계처를 보면 공공직업안정소가 다음으로 장애인 취업 생활 지원센터가 이82.6%, · 21.7%

다 지적장애인을 모집 채용할 때 관계 기관을 이용하거나 협력을 요청한 적이 있는 사업소는 . ·

전체의 이며 이용하고 있는 사업소의 연계처를 보면 공공직업안정소가 그 다음으로 17.7% , 76.8%, 

학교 각종 학교가 이다· 35.0% .

정신장애인을 모집 채용할 때 관계 기관을 이용하거나 협조를 구한 적이 있는 사업소는 전체의 ·

이며 이용하고 있는 사업소의 연계처를 보면 공공직업안정소가 이어 장애인 취업 생16.7% , 77.6%, ·

활 지원센터가 다27.1% .

발달장애인을 모집 채용할 때 관계 기관을 이용하거나 협조를 구한 적이 있는 사업장은 전체의 ·

이며 이용하고 있는 사업소는 연계처를 보면 공공직업안정소가 이어 장애인 취업 생11.8% , 77.8%, ·

활 지원센터가 다 이를 통해 볼 때 장애인의 고용 서비스에 있어 공공직업안정소 헬로워크 가 27.7% . , ( )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모집 채용에 관한 사업소와 관계기관의 연계 상황[ 38] 

출처 후생노동성 년도 장애인 고용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 ), 2018厚生 省労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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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본의 고령자 장애인에 관한 서비스. 

장애인의 고령화 현상 1) 

내각부 가 년 공개한 장애인의 현황에 따르면 일본에서 장애인의 비율 증가와 함께 ( ) 2018閣部内
장애인의 고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보고된다 년에 장애인 약 만 명 중 세 이상의 . 2008 744 65

고령자 비율은 정도였지만 년에는 만 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까지 증가하였다46% 2018 65 52% . 

즉 장애인 중 반 이상이 세 이상의 고령자로 장애인의 고령화 현상이 매년 심해지고 있다는 , 65

것이다 장애인 고령화의 배경에는 뇌경색에 의한 마비나 녹내장에 의한 실명 등 노화에 기인하는 . 

질병으로 장애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목할 것은 선천성 장애나 질병이나 사고 등에서 후천적인 , 

요인으로 장애를 입은 고령기 진입 전부터 장애인정을 받고 있던 장애인들의 고령화이다.

 

장애인의 고령화 문제2) 

장애인 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세를 기준으로 서비스 지원이 변화할 가능성이 , 65

크다 사회보장제도의 원칙인 보험우선 개념 아래 서비스 내용이나 기능에서 장애복지 서비스에 . 

상당하는 개호보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호보험 서비스에 관한 보험급부를 우선적

으로 받게 되기 때문이다 단 일률적으로 개호 보험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 , 

신청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내용을 개호보험 서비스에 의해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장애인이 세를 지나 고령 장애인이 되어 개호보험 서비스 적용을 . 65

우선적으로 받게 되면 크게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3 .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던 장애복지 서비스 사업소와는 (1) , 

다른 사업소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개호 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개호보험 제도의 이용자 부담이 발생한다(2) , 

지방공공단체에 따라서는 장애복지 서비스의 상승이 충분히 행해지지 않고 개호보험 서비스의 (3) , 

이용에 따라 지급량이 감소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우선 지역에서 장애복지 서비스 사업소에서 개호보험에서 제공하는 개호지원 서비스 사업소를 

이용하게 되면서 장애인의 상담지원 전문원에서 개호보험의 케어매니저로 일상생활 케어 관리 , 

전문인이 바뀌게 된다 표 참조 따라서 고령 장애인은 장애인으로서 받았던 서비스들에서 (< 38> ). 

고령자에 맞춰 초점이 변화된 서비스를 받게 된다.

- 183 -

장애인의 상담지원 전문원

지역의 상담지원 사업소 상담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 장애가 있는 , , 

사람이 일상생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복지 서비스 등의 이용 계획 , 

작성이나 지역생활에의 이행 정착을 향한 지원 주택입주 지원 사업이나 성년 후견 · , 

제도 이용 지원 사업에 관한 지원 등 장애가 있는 사람의 전반적인 상담지원을 , 

실시한다.

고령자의 

케어매니저 개호지원전문원( )

개호지원 전문원이란 주택 개호지원 사업소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자로 요개호자나 , , 

요지원자의 상담이나 심신의 상황에 응하는 것과 동시에 서비스 방문개호 데이 , ( , 

서비스 등 를 받을 수 있도록 케어 플랜 개호 서비스 등의 제공에 대한 ) ( 계획 의 )

작성이나 시정촌 서비스 사업자 시설 등과의 연락 조정을 실시한다· · .

또 요개호자나 요지원자의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원조에 관한 , 

전문적 지식 기술을 가진 자로서 개호지원 전문원증을 교부받은 자이다· .

케어매니저는 한국에는 없는 전문직으로 케어매니저의 이용료는 전액 * , 

개호보험으로 지불되기 때문에 무료로 몇 번이라도 이용할 수 있다.

표 고령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내용< 38> 

고령장애인이 간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장애복지제도와 간병보험제도의 이용자 부담 

상한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자 본인부담 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지금까지 이용하던 장애복지 (10%)

서비스 사업소와는 별도의 개호보험 사업소를 이용하게 되는 점 등의 과제가 지적되었다 즉. ,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개호보험보다 더욱 세분화되어 있어 비용부담이 적게 이용할 수 있었던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개호보험의 적용으로 인해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자기 

부담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자기 부담은 소득에 따라 다음 구분에서 부담 상한 월액이 설정되고 , 

한 달에 이용한 서비스양에 관계없이 그 이상의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구분 가구의 수입 상황

생활보호 생활보호 수급가구 엔0

저소득 시정촌 민세 비과세 가구 엔0

일반 1

시읍면 민세 과세 세대 소득합 만 엔 미만( 16 ) 
입소 시설 이용자 세 이상 그룹 홈 (20 ), ※

이용자를 제외 한다.

엔9,300

일반 2 상기 이외 엔37,200

개호보험의 자기 

부담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의 이용자 부담 은 개호 보험서비스에 사용된 비용의 ,     
할 일정 이상 소득자의 경우는 할 또는 할 이다 거택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 ( 2 3 ) .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양 지급 한도액 이 요개호별로 정해져 있다 한도액을 넘어서 ( ) .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초과된 분이 전액 자기부담이 된다.

표 장애인복지 서비스 개호 보험의 자기부담 내용<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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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본의 고령자 장애인에 관한 서비스. 

장애인의 고령화 현상 1) 

내각부 가 년 공개한 장애인의 현황에 따르면 일본에서 장애인의 비율 증가와 함께 ( ) 2018閣部内
장애인의 고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보고된다 년에 장애인 약 만 명 중 세 이상의 . 2008 744 65

고령자 비율은 정도였지만 년에는 만 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까지 증가하였다46% 2018 65 52% . 

즉 장애인 중 반 이상이 세 이상의 고령자로 장애인의 고령화 현상이 매년 심해지고 있다는 , 65

것이다 장애인 고령화의 배경에는 뇌경색에 의한 마비나 녹내장에 의한 실명 등 노화에 기인하는 . 

질병으로 장애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목할 것은 선천성 장애나 질병이나 사고 등에서 후천적인 , 

요인으로 장애를 입은 고령기 진입 전부터 장애인정을 받고 있던 장애인들의 고령화이다.

 

장애인의 고령화 문제2) 

장애인 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세를 기준으로 서비스 지원이 변화할 가능성이 , 65

크다 사회보장제도의 원칙인 보험우선 개념 아래 서비스 내용이나 기능에서 장애복지 서비스에 . 

상당하는 개호보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호보험 서비스에 관한 보험급부를 우선적

으로 받게 되기 때문이다 단 일률적으로 개호 보험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 , 

신청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내용을 개호보험 서비스에 의해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장애인이 세를 지나 고령 장애인이 되어 개호보험 서비스 적용을 . 65

우선적으로 받게 되면 크게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3 .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던 장애복지 서비스 사업소와는 (1) , 

다른 사업소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개호 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개호보험 제도의 이용자 부담이 발생한다(2) , 

지방공공단체에 따라서는 장애복지 서비스의 상승이 충분히 행해지지 않고 개호보험 서비스의 (3) , 

이용에 따라 지급량이 감소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우선 지역에서 장애복지 서비스 사업소에서 개호보험에서 제공하는 개호지원 서비스 사업소를 

이용하게 되면서 장애인의 상담지원 전문원에서 개호보험의 케어매니저로 일상생활 케어 관리 , 

전문인이 바뀌게 된다 표 참조 따라서 고령 장애인은 장애인으로서 받았던 서비스들에서 (< 38> ). 

고령자에 맞춰 초점이 변화된 서비스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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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상담지원 전문원

지역의 상담지원 사업소 상담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 장애가 있는 , , 

사람이 일상생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복지 서비스 등의 이용 계획 , 

작성이나 지역생활에의 이행 정착을 향한 지원 주택입주 지원 사업이나 성년 후견 · , 

제도 이용 지원 사업에 관한 지원 등 장애가 있는 사람의 전반적인 상담지원을 , 

실시한다.

고령자의 

케어매니저 개호지원전문원( )

개호지원 전문원이란 주택 개호지원 사업소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자로 요개호자나 , , 

요지원자의 상담이나 심신의 상황에 응하는 것과 동시에 서비스 방문개호 데이 , ( , 

서비스 등 를 받을 수 있도록 케어 플랜 개호 서비스 등의 제공에 대한 ) ( 계획 의 )

작성이나 시정촌 서비스 사업자 시설 등과의 연락 조정을 실시한다· · .

또 요개호자나 요지원자의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원조에 관한 , 

전문적 지식 기술을 가진 자로서 개호지원 전문원증을 교부받은 자이다· .

케어매니저는 한국에는 없는 전문직으로 케어매니저의 이용료는 전액 * , 

개호보험으로 지불되기 때문에 무료로 몇 번이라도 이용할 수 있다.

표 고령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내용< 38> 

고령장애인이 간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장애복지제도와 간병보험제도의 이용자 부담 

상한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자 본인부담 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지금까지 이용하던 장애복지 (10%)

서비스 사업소와는 별도의 개호보험 사업소를 이용하게 되는 점 등의 과제가 지적되었다 즉. ,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개호보험보다 더욱 세분화되어 있어 비용부담이 적게 이용할 수 있었던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개호보험의 적용으로 인해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자기 

부담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자기 부담은 소득에 따라 다음 구분에서 부담 상한 월액이 설정되고 , 

한 달에 이용한 서비스양에 관계없이 그 이상의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구분 가구의 수입 상황

생활보호 생활보호 수급가구 엔0

저소득 시정촌 민세 비과세 가구 엔0

일반 1

시읍면 민세 과세 세대 소득합 만 엔 미만( 16 ) 
입소 시설 이용자 세 이상 그룹 홈 (20 ), ※

이용자를 제외 한다.

엔9,300

일반 2 상기 이외 엔37,200

개호보험의 자기 

부담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의 이용자 부담 은 개호 보험서비스에 사용된 비용의 ,     
할 일정 이상 소득자의 경우는 할 또는 할 이다 거택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 ( 2 3 ) .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양 지급 한도액 이 요개호별로 정해져 있다 한도액을 넘어서 ( ) .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초과된 분이 전액 자기부담이 된다.

표 장애인복지 서비스 개호 보험의 자기부담 내용<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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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령장애인 이용 가능한 서비스) 

개호서비스(1) 

세 이상의 장애인은 개호보험 서비스를 우선하여 받기 때문에 개호보험에서 제공하는 공적 65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개호보험에는 크게 재가 서비스 시설 서비스 지역 밀착형 서비스 가 . , , 「 」 「 」 「 」

있다 표 참조(< 40> ). 

요개호 1 엔167,650

요개호 2 엔197,050

요개호 3 엔270,480

요개호 4 엔309,380

요개호 5 엔362,170

재가 서비스: 

요개호자 요지원자가 현재의 ・
주택에 살고 있는 채로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방문 서비스

자택에서 사는 요개호자 요지원자를 방문해 쇼핑이나 ·

청소 등의 생활지원 식사나 배설 등의 돌봄, , 

건강관리나 위생 관리 지도 등의 간호 재활 입욕 , ·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통소 서비스

자택에서 사는 요개호자 요지원자가 다니는 형태로 ·

낮시간에 시설에서 돌봄을 제공하거나 식사나 배설 , 

등의 개호 건강관리나 위생관리 지도 등의 간호, , 

재활 입욕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단기 입소 서비스

요개호자 요지원자를 시설에 일정 기간 받아들여 ・
식사나 배설 등의 돌봄 건강관리나 위생관리지도 , 

등의 간호 재활 입욕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시설 서비스 특별 양호 노인 : 「

홈 개호 노인 보건 시설, , 」 「 」

개호 요양형 의료 시설 개호 , 「 」 「

의료원 에 입소한 요개호 상태에 」

있는 고령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분류
개호보험 적용 

서비스
서비스 내용

시설 서비스

개호 노인 

복지 시설

특별요양 노인 홈의 장기간 입소, 

식사나 배설의 개호 재활이나 , 

레크리에이션 등 제공

개호 노인 

보건 시설

일정 기간 입소 의료 처치와 , 

식사나 배설의 개호 등 제공

개호 요양형 

의료 시설

의료적 관리 하에 있어서의 재활과 

식사나 배설의 개호 등 

제공 년 월 말에 폐지(2024 3 )

개호 의료원 장기간에 걸쳐 돌봄이 필요한 

표 개호보험 서비스 내용< 40> 

- 185 -

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세 이상이 되면 개호보험서비스가 원칙적으로 우선되지만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65 , 

있다 세 이상 고령자에게 일률적으로 개호보험 서비스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 65 , 

있는 개인의 상황에 대응하여 필요한 서비스가 장애인 복지서비스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또 시정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비스의 제공량이 개호보험 . , 

서비스만으로는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다 예를 . 

들어 심각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재택생활을 원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돌봄이 필요하게 되어 , , 

방문간호 서비스 만으로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문개호나 재택개호 

서비스를 복합해서 받는 것이 가능하다 그 외에 고령 장애인이 희망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 

개호보험 서비스에 없는 경우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다.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개호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개호 급부 훈련 등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 「 」

훈련 등 급부 에 위치해 있어 각각 이용 절차가 다르다 표 참조(< 41> ).「 」

노인에게 의료적 케어와 개호를 

일체적으로 제공

특정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개호 첨부 유료 노인 홈 등의 특정 

시설에 입주하여 식사나 배설의 

개호 재활이나 레크리에이션 등 , 

제공

지역 밀착형 년에 신설된 : 2006

제도로 고령자가 친밀한 

지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소가 있는 시정촌의 

요개호자 요지원자에게 제공되는 ·

서비스

방문 통소형 ·

서비스

집에서 사는 요개호자 요지원자를 방문 혹은 시설에 ·

입소하여 쇼핑이나 청소 등의 생활지원 식사나 배설 , 

등의 개호 건강관리나 위생관리지도 같은 간호를 , 

제공

시설 특정시설형 ·

서비스

특별양호 노인 홈이나 유료 노인 홈에 입주하는 

요개호자 요지원자에게 쇼핑이나 청소 등의 생활지원· , 

식사나 배설 등의 개호 재활 간호 목욕 등을 , · ・
제공하는 서비스

치매 대응형 

서비스

집에 거주하는 치매노인이나 그룹 홈 내에 입주하는 

치매노인에게 쇼핑이나 청소 등의 생활지원이나 치매 

케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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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령장애인 이용 가능한 서비스) 

개호서비스(1) 

세 이상의 장애인은 개호보험 서비스를 우선하여 받기 때문에 개호보험에서 제공하는 공적 65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개호보험에는 크게 재가 서비스 시설 서비스 지역 밀착형 서비스 가 . , , 「 」 「 」 「 」

있다 표 참조(< 40> ). 

요개호 1 엔167,650

요개호 2 엔197,050

요개호 3 엔270,480

요개호 4 엔309,380

요개호 5 엔362,170

재가 서비스: 

요개호자 요지원자가 현재의 ・
주택에 살고 있는 채로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방문 서비스

자택에서 사는 요개호자 요지원자를 방문해 쇼핑이나 ·

청소 등의 생활지원 식사나 배설 등의 돌봄, , 

건강관리나 위생 관리 지도 등의 간호 재활 입욕 , ·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통소 서비스

자택에서 사는 요개호자 요지원자가 다니는 형태로 ·

낮시간에 시설에서 돌봄을 제공하거나 식사나 배설 , 

등의 개호 건강관리나 위생관리 지도 등의 간호, , 

재활 입욕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단기 입소 서비스

요개호자 요지원자를 시설에 일정 기간 받아들여 ・
식사나 배설 등의 돌봄 건강관리나 위생관리지도 , 

등의 간호 재활 입욕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시설 서비스 특별 양호 노인 : 「

홈 개호 노인 보건 시설, , 」 「 」

개호 요양형 의료 시설 개호 , 「 」 「

의료원 에 입소한 요개호 상태에 」

있는 고령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분류
개호보험 적용 

서비스
서비스 내용

시설 서비스

개호 노인 

복지 시설

특별요양 노인 홈의 장기간 입소, 

식사나 배설의 개호 재활이나 , 

레크리에이션 등 제공

개호 노인 

보건 시설

일정 기간 입소 의료 처치와 , 

식사나 배설의 개호 등 제공

개호 요양형 

의료 시설

의료적 관리 하에 있어서의 재활과 

식사나 배설의 개호 등 

제공 년 월 말에 폐지(2024 3 )

개호 의료원 장기간에 걸쳐 돌봄이 필요한 

표 개호보험 서비스 내용< 40> 

- 185 -

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세 이상이 되면 개호보험서비스가 원칙적으로 우선되지만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65 , 

있다 세 이상 고령자에게 일률적으로 개호보험 서비스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 65 , 

있는 개인의 상황에 대응하여 필요한 서비스가 장애인 복지서비스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또 시정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비스의 제공량이 개호보험 . , 

서비스만으로는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다 예를 . 

들어 심각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재택생활을 원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돌봄이 필요하게 되어 , , 

방문간호 서비스 만으로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문개호나 재택개호 

서비스를 복합해서 받는 것이 가능하다 그 외에 고령 장애인이 희망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 

개호보험 서비스에 없는 경우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다.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개호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개호 급부 훈련 등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 「 」

훈련 등 급부 에 위치해 있어 각각 이용 절차가 다르다 표 참조(< 41> ).「 」

노인에게 의료적 케어와 개호를 

일체적으로 제공

특정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개호 첨부 유료 노인 홈 등의 특정 

시설에 입주하여 식사나 배설의 

개호 재활이나 레크리에이션 등 , 

제공

지역 밀착형 년에 신설된 : 2006

제도로 고령자가 친밀한 

지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소가 있는 시정촌의 

요개호자 요지원자에게 제공되는 ·

서비스

방문 통소형 ·

서비스

집에서 사는 요개호자 요지원자를 방문 혹은 시설에 ·

입소하여 쇼핑이나 청소 등의 생활지원 식사나 배설 , 

등의 개호 건강관리나 위생관리지도 같은 간호를 , 

제공

시설 특정시설형 ·

서비스

특별양호 노인 홈이나 유료 노인 홈에 입주하는 

요개호자 요지원자에게 쇼핑이나 청소 등의 생활지원· , 

식사나 배설 등의 개호 재활 간호 목욕 등을 , · ・
제공하는 서비스

치매 대응형 

서비스

집에 거주하는 치매노인이나 그룹 홈 내에 입주하는 

치매노인에게 쇼핑이나 청소 등의 생활지원이나 치매 

케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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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

급부

재가개호
입욕 배설 및 식사 등의 개호 조리 세탁 및 청소 등의 가사 및 생활 등에 관한 , , , 

상담 및 조언 그 외의 생활 전반에 걸친 원조, 

중증방문개호

거동이 어려운 자 또는 심한 지적장애 또는 정신장애에 의해 행동상 현저한 곤란을 

가지는 장애인이 상시개호를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집에서 입욕 배설 및 식사 , , 

등의 개호 조리 세탁 및 청소 등의 가사 및 생활 등에 관한 상담 및 조언 그 외의 , , 

생활 전반에 걸친 원조 및 외출 시 이동 중의 개호를 종합적으로 실시 및 병원 등에 

입원 또는 입소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의사소통의 지원과 그 외의 지원

이동지원

시각장애에 의해 이동에 현저한 곤란을 갖는 장애인 등에 대해 외출 시 해당 , 

장애인과 동행하여 이동에 필요한 정보 제공 이동의 원호 그 외의 해당 장애인이 , , 

외출할 때 필요한 도움

행동지원

지적장애 또는 정신장애에 의해 행동상 현저한 곤란을 가지는 장애인이 상시개호를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해당 장애인이 행동할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하기 , 

위해서 필요한 원호 외출 시 이동 중의 개호 배설 및 식사 등의 개호 그 외의 , , , 

해당 장애인이 행동할 때 필요한 원조

중중장애인 등 

포괄지원
개호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자에게 재가서비스등 복수의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지원

단기 입소

쇼트스테이( )

재택에서 개호하는 사람이 질병에 걸렸을 경우 등에 단기간 야간 등 시설에서 , 

입욕 배설 식사 등의 개호를 지원, , 

요양개호

병원에서 기능훈련 요양상의 관리 간호 의학적 관리하에 있어서의 개호, , , , 

일상생활상의 돌보기 그 외 필요한 의료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로서 상시개호를 ,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주로 주간에 있어 병원에 있어서 수행되는 기능 훈련, 

요양상의 관리 간호 의학적 관리하에 있어서의 개호 및 일상생활상의 돌보기 , , 

실시 또 요양개호 중 의료에 관련된 것을 요양개호 의료로써 제공, 

생활개호

장애인 지원 시설 및 그 외의 편의를 적절히 공여할 수 있는 시설에 입욕 배설 , 

및 식사 등의 개호 창작적 활동 또는 생산활동의 기회 제공과 그 외 필요한 , 

원조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상시개호를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주로 주간에 , 

입욕 배설 및 식사 등의 개호 조리 세탁 및 청소 등의 가사 및 생활 등에 관한 , , , 

상담 및 조언 그 외의 필요한 일상생활상의 지원 창작적 활동 또는 생산활동의 , , 

기회 제공 신체 기능 또는 생활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 실시, 

시설입소지원
시설에 입소하는 장애인에 대해 주로 야간에 입욕 배설 및 식사 등의 개호 생활 , , , 

등에 관한 상담 및 조언 그 외의 필요한 일상생활상의 지원, 

훈련 

등 

급부

자립생활원조

자택에서 단신으로 생활하는 장애인에 대해 정기적인 순회 방문 또는 수시 통보를 , 

받고 실시하는 방문 상담 대응 등에 의해 자택에서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 , 

있어서 각반의 문제를 파악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조언 및 상담 관계 , 

기관과의 연락 조정 등의 필요한 원조를 실시

표 장애인 복지 서비스 내용<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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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생형 서비스) 

공생형 서비스 내용(1) 

공생형 서비스는 년의 개호보험법 장애인 종합지원법 개정에 의해 신설된 제도로 장애인의 2018 , , 

고령화 진행으로 인해 개호보험 서비스가 우선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즉 개호보험 또는 장애복지의 어느 하나의 지정을 받은 사업소가 다른 한쪽 제도에 있어서의 , 

지정을 받기 쉽게 하는 제도로 장애인이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금까지 해당 , 

장애인을 계속 지원해 온 장애인 복지서비스 사업소가 계속 지원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공생형 . 

서비스는 년 기준 장애인 복지서비스 사업소에서 개호를 지정한 사업소는 개 사업소로 2020 , 117

되어 있다 개호보험 서비스 사업소에서 장애지정을 받은 사업소는 개 사업소.( 739 )

훈련 

등 

급부

공동생활원조
장애인에 대해 주로 야간에 공동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주거에서 행해지는 상담, , 

입욕 배설 또는 식사의 개호 그 외의 필요한 일상생활상의 원조를 실시, , 

자립훈련

기능훈련( )

장애인 지원시설 또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사업소에 통과시켜 해당 장애인 지원시설   
또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사업소 또는 해당 장애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재활 생활 등에 관한 상담 및 조언 기타 필요한 지원 실시, , 

자립훈련

생활훈련( )

장애인 지원시설 또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사업소에 통과시켜 당해 장애인 지원시설   
또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사업소에서 또는 해당 장애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입욕, 

배설 및 식사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 생활 등에 관한 상담 , 

및 조언 그 외의 필요한 지원 실시, 

취업이행지원 일반 기업에 취업하는 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의 기술 등의 훈련지원 실시

취업계속지원

형(A )

통상의 사업소에 고용되기 어려운 장애인 중 적절한 지원에 의해 고용계약 등에   
근거하여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해 생산활동과 그 외의 활동 기회 제공 그 외의 , , 

취업에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의 향상에 필요한 훈련 및 기타 필요한 지원 실시

취업계속지원

형(B )

통상의 사업소에 고용되기 어려운 장애인 중 통상의 사업소에 고용되고 있던     
장애인으로서 연령 심신 상태 그 외의 사정에 의해 계속 고용되는 것이 어려워진 , ,   
사람 취업이행지원에 의해서도 통상의 사업소에 고용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 그 , ,   
외 통상의 사업소에 고용되기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 생산활동과 그 외의 활동 ,   
기회의 제공 그 외의 취업에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훈련, , 

그 외의 필요한 지원을 실시

취업정착지원

생활개호 자립훈련 취업이행지원 또는 취업계속 지원 이하 취업이행지원 , , ( 「

등 이라고 함 을 이용하여 통상의 사업소에 새롭게 고용된 장애인의 취업의 계속을 )」   
도모하기 위해 기업 장애인 복지서비스 사업자 의료 기관 등과의 연락 조정을 , ,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고용에 수반되는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각반의 문제에 관한 상담 지도 및 조언 등 필요한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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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

급부

재가개호
입욕 배설 및 식사 등의 개호 조리 세탁 및 청소 등의 가사 및 생활 등에 관한 , , , 

상담 및 조언 그 외의 생활 전반에 걸친 원조, 

중증방문개호

거동이 어려운 자 또는 심한 지적장애 또는 정신장애에 의해 행동상 현저한 곤란을 

가지는 장애인이 상시개호를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집에서 입욕 배설 및 식사 , , 

등의 개호 조리 세탁 및 청소 등의 가사 및 생활 등에 관한 상담 및 조언 그 외의 , , 

생활 전반에 걸친 원조 및 외출 시 이동 중의 개호를 종합적으로 실시 및 병원 등에 

입원 또는 입소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의사소통의 지원과 그 외의 지원

이동지원

시각장애에 의해 이동에 현저한 곤란을 갖는 장애인 등에 대해 외출 시 해당 , 

장애인과 동행하여 이동에 필요한 정보 제공 이동의 원호 그 외의 해당 장애인이 , , 

외출할 때 필요한 도움

행동지원

지적장애 또는 정신장애에 의해 행동상 현저한 곤란을 가지는 장애인이 상시개호를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해당 장애인이 행동할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하기 , 

위해서 필요한 원호 외출 시 이동 중의 개호 배설 및 식사 등의 개호 그 외의 , , , 

해당 장애인이 행동할 때 필요한 원조

중중장애인 등 

포괄지원
개호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자에게 재가서비스등 복수의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지원

단기 입소

쇼트스테이( )

재택에서 개호하는 사람이 질병에 걸렸을 경우 등에 단기간 야간 등 시설에서 , 

입욕 배설 식사 등의 개호를 지원, , 

요양개호

병원에서 기능훈련 요양상의 관리 간호 의학적 관리하에 있어서의 개호, , , , 

일상생활상의 돌보기 그 외 필요한 의료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로서 상시개호를 ,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주로 주간에 있어 병원에 있어서 수행되는 기능 훈련, 

요양상의 관리 간호 의학적 관리하에 있어서의 개호 및 일상생활상의 돌보기 , , 

실시 또 요양개호 중 의료에 관련된 것을 요양개호 의료로써 제공, 

생활개호

장애인 지원 시설 및 그 외의 편의를 적절히 공여할 수 있는 시설에 입욕 배설 , 

및 식사 등의 개호 창작적 활동 또는 생산활동의 기회 제공과 그 외 필요한 , 

원조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상시개호를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주로 주간에 , 

입욕 배설 및 식사 등의 개호 조리 세탁 및 청소 등의 가사 및 생활 등에 관한 , , , 

상담 및 조언 그 외의 필요한 일상생활상의 지원 창작적 활동 또는 생산활동의 , , 

기회 제공 신체 기능 또는 생활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 실시, 

시설입소지원
시설에 입소하는 장애인에 대해 주로 야간에 입욕 배설 및 식사 등의 개호 생활 , , , 

등에 관한 상담 및 조언 그 외의 필요한 일상생활상의 지원, 

훈련 

등 

급부

자립생활원조

자택에서 단신으로 생활하는 장애인에 대해 정기적인 순회 방문 또는 수시 통보를 , 

받고 실시하는 방문 상담 대응 등에 의해 자택에서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 , 

있어서 각반의 문제를 파악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조언 및 상담 관계 , 

기관과의 연락 조정 등의 필요한 원조를 실시

표 장애인 복지 서비스 내용<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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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생형 서비스) 

공생형 서비스 내용(1) 

공생형 서비스는 년의 개호보험법 장애인 종합지원법 개정에 의해 신설된 제도로 장애인의 2018 , , 

고령화 진행으로 인해 개호보험 서비스가 우선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즉 개호보험 또는 장애복지의 어느 하나의 지정을 받은 사업소가 다른 한쪽 제도에 있어서의 , 

지정을 받기 쉽게 하는 제도로 장애인이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금까지 해당 , 

장애인을 계속 지원해 온 장애인 복지서비스 사업소가 계속 지원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공생형 . 

서비스는 년 기준 장애인 복지서비스 사업소에서 개호를 지정한 사업소는 개 사업소로 2020 , 117

되어 있다 개호보험 서비스 사업소에서 장애지정을 받은 사업소는 개 사업소.( 739 )

훈련 

등 

급부

공동생활원조
장애인에 대해 주로 야간에 공동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주거에서 행해지는 상담, , 

입욕 배설 또는 식사의 개호 그 외의 필요한 일상생활상의 원조를 실시, , 

자립훈련

기능훈련( )

장애인 지원시설 또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사업소에 통과시켜 해당 장애인 지원시설   
또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사업소 또는 해당 장애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재활 생활 등에 관한 상담 및 조언 기타 필요한 지원 실시, , 

자립훈련

생활훈련( )

장애인 지원시설 또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사업소에 통과시켜 당해 장애인 지원시설   
또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사업소에서 또는 해당 장애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입욕, 

배설 및 식사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 생활 등에 관한 상담 , 

및 조언 그 외의 필요한 지원 실시, 

취업이행지원 일반 기업에 취업하는 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의 기술 등의 훈련지원 실시

취업계속지원

형(A )

통상의 사업소에 고용되기 어려운 장애인 중 적절한 지원에 의해 고용계약 등에   
근거하여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해 생산활동과 그 외의 활동 기회 제공 그 외의 , , 

취업에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의 향상에 필요한 훈련 및 기타 필요한 지원 실시

취업계속지원

형(B )

통상의 사업소에 고용되기 어려운 장애인 중 통상의 사업소에 고용되고 있던     
장애인으로서 연령 심신 상태 그 외의 사정에 의해 계속 고용되는 것이 어려워진 , ,   
사람 취업이행지원에 의해서도 통상의 사업소에 고용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 그 , ,   
외 통상의 사업소에 고용되기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 생산활동과 그 외의 활동 ,   
기회의 제공 그 외의 취업에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훈련, , 

그 외의 필요한 지원을 실시

취업정착지원

생활개호 자립훈련 취업이행지원 또는 취업계속 지원 이하 취업이행지원 , , ( 「

등 이라고 함 을 이용하여 통상의 사업소에 새롭게 고용된 장애인의 취업의 계속을 )」   
도모하기 위해 기업 장애인 복지서비스 사업자 의료 기관 등과의 연락 조정을 , ,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고용에 수반되는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각반의 문제에 관한 상담 지도 및 조언 등 필요한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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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 급부비(2) 

개호보험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자 부담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용해 온 장애복지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부담이 발생하는 과제가 있음을 감안하여 이용자 

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년 월부터 신고액 장애복지서비스 등 급부비를 창설하였다2018 4 . 

이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이용해 온 장애인이 세라는 연령에 도달하였다는 것만으로 이용자 65

부담이 증가하는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이용자 부담을 경감하고 자기부담 를 으로 상환, 10% 0 ( ) 

하여 개호보험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적 근거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장애인 종합 지원법 제 조의 시정촌은 ( ) 76 2 

다음에 열거한 자가 받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개호보험법 제 조 제 항에 규정된 개호급부 등 대상 서비스 중 24 2

정령으로 정하는 것과 보장구 구입 등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 각각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

비용의 금액 그 금액이 실제로 소요된 비용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현에 소요된 금액 의 합계액을 ( )

한도로 한다 으로부터 해당 비용에 대해 지급된 개호급부비 등 및 동법 제 조에 규정된 개호급부 등 중 ) 20

정령으로 정하는 것과 보장구 비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얻은 금액이 현저히 고액인 때에는 해당 자에 대해 고액 

장애복지서비스 등 급부비를 지급한다.

지급결정 장애인 등

세에 달하기 전에 장기간에 걸쳐 장애인 복지서비스 개호보험법 제 조제 항에 규정된 개호급부 등 65 ( 24 2⓵ ⓶
대상서비스에 상당하는 것으로써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에 관한 지급결정을 받고 있던 장애인으로서) , 

동항에 규정된 개호급부 등 대상서비스 장애복지서비스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를 ( )⓶
받고 있는 자 지급 결정을 받지 않은 자에 한한다 중 해당 장애인의 소득 상황 및 장애 정도 기타 ( .) ⓷ ⓸ ⓹
사정을 감안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것

표 장애복지 서비스에 대한 개호 급부비에 대한 법적 근거< 42> 

서비스 대상 조건(3) 

서비스 대상 조건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 기간 소득상황 장애의 정도 기타 등의 조건을 , , , 

충족시켜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과 같다,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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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내용

세에 도달하기 전에 65

장기간에 걸쳐 장애인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지급 결정을 받은 것

세에 달하는 날이 전 년간에 상당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지급결정을 65 5

받은 것을 요건으로 한다.

단 세에 달하는 날이 전 년간 입원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당한 , 65 5※

장애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지급결정을 받지 않은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 이외에 , 

상당 기간 장애인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지급결정을 받은 때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소득상황

세에 달하는 날 전날에 저소득 또는 생활보호 에 해당하며 세 이후에 이용자 65 ‘ ’ ‘ ’ , 65

부담 경감신청을 할 때에도 저소득 또는 생활보호 에 해당하는 것을 요건으로 ‘ ’ ‘ ’

한다.

장애의 정도 세에 달하는 날 전날에 장애지원 구분 이상이었던 것을 요건으로 한다65 2 .

기타

세까지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한다65 .

이번 법 개정의 취지는 이른바 세 문제 즉 년간 년 이상 장애인 ‘65 ’, 1 (5 ) ※

복지서비스를 이용해 온 장애인이 세 라는 연령에 도달한 것만으로 이용자 ‘65 ’

부담 이 발생하는 것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세가 되기 전부터 개호보험 (10%) 65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던 사람은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표 장애복지 서비스에 대한 개호 급부비 대상 조건< 43> 

이 서비스의 경우 일률적으로 개호보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의 , 

개별 상황에 따라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 내용을 개호보험 서비스에 의해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한다.

개호급부비 등과 개호보험제도의 적용관계(4) 

시정촌은 개호보험 피보험자 수급자 인 장애인으로부터 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에 관한 지급신청( )

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케이스에 따라서 신청에 관한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상당하는 개호보험서비스에 

의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해당 개호보험 서비스에 관한 보험급부 또는 지역지원사업을 , 

받거나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개호보험 담당과나 해당 수급자의 재가개호 지원을 

실시하는 재가개호 지원 사업자 등과도 필요에 따라 연계한 후에 파악하여 적절하게 지급결정한다.

개호보험 서비스 우선 인식방법(5) 

서비스 내용이나 기능상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상당하는 개호보험 서비스가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는 이 개호보험 서비스와 관련된 보험급부를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 그러나 장애인이 동일한 서비스를 . 

희망하는 경우에도 심신의 상황이나 서비스 이용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다양하며 개호보험 서비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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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 급부비(2) 

개호보험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자 부담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용해 온 장애복지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부담이 발생하는 과제가 있음을 감안하여 이용자 

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년 월부터 신고액 장애복지서비스 등 급부비를 창설하였다2018 4 . 

이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이용해 온 장애인이 세라는 연령에 도달하였다는 것만으로 이용자 65

부담이 증가하는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이용자 부담을 경감하고 자기부담 를 으로 상환, 10% 0 ( ) 

하여 개호보험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적 근거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장애인 종합 지원법 제 조의 시정촌은 ( ) 76 2 

다음에 열거한 자가 받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개호보험법 제 조 제 항에 규정된 개호급부 등 대상 서비스 중 24 2

정령으로 정하는 것과 보장구 구입 등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 각각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

비용의 금액 그 금액이 실제로 소요된 비용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현에 소요된 금액 의 합계액을 ( )

한도로 한다 으로부터 해당 비용에 대해 지급된 개호급부비 등 및 동법 제 조에 규정된 개호급부 등 중 ) 20

정령으로 정하는 것과 보장구 비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얻은 금액이 현저히 고액인 때에는 해당 자에 대해 고액 

장애복지서비스 등 급부비를 지급한다.

지급결정 장애인 등

세에 달하기 전에 장기간에 걸쳐 장애인 복지서비스 개호보험법 제 조제 항에 규정된 개호급부 등 65 ( 24 2⓵ ⓶
대상서비스에 상당하는 것으로써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에 관한 지급결정을 받고 있던 장애인으로서) , 

동항에 규정된 개호급부 등 대상서비스 장애복지서비스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를 ( )⓶
받고 있는 자 지급 결정을 받지 않은 자에 한한다 중 해당 장애인의 소득 상황 및 장애 정도 기타 ( .) ⓷ ⓸ ⓹
사정을 감안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것

표 장애복지 서비스에 대한 개호 급부비에 대한 법적 근거< 42> 

서비스 대상 조건(3) 

서비스 대상 조건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 기간 소득상황 장애의 정도 기타 등의 조건을 , , , 

충족시켜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과 같다,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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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내용

세에 도달하기 전에 65

장기간에 걸쳐 장애인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지급 결정을 받은 것

세에 달하는 날이 전 년간에 상당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지급결정을 65 5

받은 것을 요건으로 한다.

단 세에 달하는 날이 전 년간 입원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당한 , 65 5※

장애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지급결정을 받지 않은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 이외에 , 

상당 기간 장애인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지급결정을 받은 때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소득상황

세에 달하는 날 전날에 저소득 또는 생활보호 에 해당하며 세 이후에 이용자 65 ‘ ’ ‘ ’ , 65

부담 경감신청을 할 때에도 저소득 또는 생활보호 에 해당하는 것을 요건으로 ‘ ’ ‘ ’

한다.

장애의 정도 세에 달하는 날 전날에 장애지원 구분 이상이었던 것을 요건으로 한다65 2 .

기타

세까지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한다65 .

이번 법 개정의 취지는 이른바 세 문제 즉 년간 년 이상 장애인 ‘65 ’, 1 (5 ) ※

복지서비스를 이용해 온 장애인이 세 라는 연령에 도달한 것만으로 이용자 ‘65 ’

부담 이 발생하는 것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세가 되기 전부터 개호보험 (10%) 65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던 사람은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표 장애복지 서비스에 대한 개호 급부비 대상 조건< 43> 

이 서비스의 경우 일률적으로 개호보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의 , 

개별 상황에 따라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 내용을 개호보험 서비스에 의해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한다.

개호급부비 등과 개호보험제도의 적용관계(4) 

시정촌은 개호보험 피보험자 수급자 인 장애인으로부터 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에 관한 지급신청( )

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케이스에 따라서 신청에 관한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상당하는 개호보험서비스에 

의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해당 개호보험 서비스에 관한 보험급부 또는 지역지원사업을 , 

받거나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개호보험 담당과나 해당 수급자의 재가개호 지원을 

실시하는 재가개호 지원 사업자 등과도 필요에 따라 연계한 후에 파악하여 적절하게 지급결정한다.

개호보험 서비스 우선 인식방법(5) 

서비스 내용이나 기능상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상당하는 개호보험 서비스가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는 이 개호보험 서비스와 관련된 보험급부를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 그러나 장애인이 동일한 서비스를 . 

희망하는 경우에도 심신의 상황이나 서비스 이용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다양하며 개호보험 서비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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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으로 우선시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끊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장애 복지 서비스의 종류나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해당 서비스에 상당하는 개호 보험 

서비스를 특정하고 일률적으로 해당 개호 보험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는 하지 않는다, . 

따라서 시정촌에서 신청과 관련된 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이용 의향 을 ( )

청취하여 파악한 후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내용을 개호보험 서비스에 의해 받는 것이 가능한지 , 

여부를 적절히 판단하여야 한다.

장애인 종합 지원법에 근거한 서비스 지원(6) 

시정촌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양이 개호보험 서비스만으로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장애인 종합지원법 에 근거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한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 「 」

상당하는 지원을 개호보험 서비스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 

개호급부비 등을 지급할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이 해당 서비스의 이용에 대해 개호보험법 규정에 

의한 보험급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개호 급부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재택 장애인으로서 신청과 관련된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대해 시정촌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지급량이 해당 장애복지서비스에 상당하는 개호보험 서비스에 관한 보험급부의 주택개호 서비

스비 등 구분 지급 한도 기준액의 제약으로 개호보험의 케어 플랜 상에서 개호보험 서비스만으

로 확보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용 가능한 개호보험 서비스에 관한 사업소 또는 시설이 가까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용 정

원에 여유가 없는 등 해당 장애인이 실제로 신청에 관한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상당하는 개호보

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시정촌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정이 해소될 때까지에 (

한함)

 개호보험 서비스에 의한 지원이 가능한 장애인이 개호보험법에 따른 요개호 인정 등을 받은 결

과 비해당으로 판정되었으나 해당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청에 관한 ,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의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정촌이 인정하는 경우 개호 급부비에 관한 서(

비스에 대해서는 필요한 장애지원 구분이 인정된 경우에 한함)

장애인 복지서비스 고유의 서비스로 인정되는 것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종합지원법에 

따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내용이나 기능에서 개호보험 서비스에는 상당하는 것이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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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서비스 고유의 것으로 인정되는 것 동행원호 행동원호 자립훈련 생활훈련 취업이행지( , , ( ), 

원 취업계속지원 등 에 대해서는 해당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관한 개호 급부비 등을 지급한다, ) . 

공생형 서비스 창설의 목적에 비추어 고령장애인의 개호보험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촉진한다는 ①

관점에서 개호보험 우선원칙이 적용되는 개호보험과 장애복지 양쪽 제도에 상호 공통되는 서비스 

현행 기준 해당 장애인 복지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다.②

출처 후생노동성 고령의 장애인에 대한 지원등에 대하여: (2018), 

그림 고령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서비스 체계[ 39] 

고령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현황(7) 

그룹홈을 이용하는 고령기 장애인은 외 가 전국의 그룹홈 운영 사업소에 실시한 (2018)古屋 

조사 그룹홈의이용자 퇴소 실태에 관한 연구 에 의하면 전국의 그룹홈 이용자 수는 추계 만 ' ' , 10.9

명이며 세 이상의 이용자율이 임에 따라 세 이상의 이용자는 추계 만 명으로 나타났, 65 12.3% 65 1.4

다 재가를 이용하는 고령 장애인의 경우 재택 장애아동 장애인으로 장애인 수첩 소지자는 만 . , · 593.2

명이며 그 중 세 이상은 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후생노동성 , 65 341.8 ( , 2016). , 厚生 省労働
년 생활의 어려움 등에 관한 조사 에 의하면 발달장애아동 장애인 중 발달장애로 인정받은 ‘2016 ’ , 

사람은 만 명이었는데 그 중 재택의 세 이상은 만 명으로 나타났다48.1 , 65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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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으로 우선시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끊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장애 복지 서비스의 종류나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해당 서비스에 상당하는 개호 보험 

서비스를 특정하고 일률적으로 해당 개호 보험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는 하지 않는다, . 

따라서 시정촌에서 신청과 관련된 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이용 의향 을 ( )

청취하여 파악한 후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내용을 개호보험 서비스에 의해 받는 것이 가능한지 , 

여부를 적절히 판단하여야 한다.

장애인 종합 지원법에 근거한 서비스 지원(6) 

시정촌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양이 개호보험 서비스만으로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장애인 종합지원법 에 근거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한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 「 」

상당하는 지원을 개호보험 서비스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 

개호급부비 등을 지급할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이 해당 서비스의 이용에 대해 개호보험법 규정에 

의한 보험급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개호 급부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재택 장애인으로서 신청과 관련된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대해 시정촌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지급량이 해당 장애복지서비스에 상당하는 개호보험 서비스에 관한 보험급부의 주택개호 서비

스비 등 구분 지급 한도 기준액의 제약으로 개호보험의 케어 플랜 상에서 개호보험 서비스만으

로 확보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용 가능한 개호보험 서비스에 관한 사업소 또는 시설이 가까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용 정

원에 여유가 없는 등 해당 장애인이 실제로 신청에 관한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상당하는 개호보

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시정촌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정이 해소될 때까지에 (

한함)

 개호보험 서비스에 의한 지원이 가능한 장애인이 개호보험법에 따른 요개호 인정 등을 받은 결

과 비해당으로 판정되었으나 해당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청에 관한 ,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의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정촌이 인정하는 경우 개호 급부비에 관한 서(

비스에 대해서는 필요한 장애지원 구분이 인정된 경우에 한함)

장애인 복지서비스 고유의 서비스로 인정되는 것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종합지원법에 

따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내용이나 기능에서 개호보험 서비스에는 상당하는 것이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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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서비스 고유의 것으로 인정되는 것 동행원호 행동원호 자립훈련 생활훈련 취업이행지( , , ( ), 

원 취업계속지원 등 에 대해서는 해당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관한 개호 급부비 등을 지급한다, ) . 

공생형 서비스 창설의 목적에 비추어 고령장애인의 개호보험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촉진한다는 ①

관점에서 개호보험 우선원칙이 적용되는 개호보험과 장애복지 양쪽 제도에 상호 공통되는 서비스 

현행 기준 해당 장애인 복지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다.②

출처 후생노동성 고령의 장애인에 대한 지원등에 대하여: (2018), 

그림 고령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서비스 체계[ 39] 

고령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현황(7) 

그룹홈을 이용하는 고령기 장애인은 외 가 전국의 그룹홈 운영 사업소에 실시한 (2018)古屋 

조사 그룹홈의이용자 퇴소 실태에 관한 연구 에 의하면 전국의 그룹홈 이용자 수는 추계 만 ' ' , 10.9

명이며 세 이상의 이용자율이 임에 따라 세 이상의 이용자는 추계 만 명으로 나타났, 65 12.3% 65 1.4

다 재가를 이용하는 고령 장애인의 경우 재택 장애아동 장애인으로 장애인 수첩 소지자는 만 . , · 593.2

명이며 그 중 세 이상은 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후생노동성 , 65 341.8 ( , 2016). , 厚生 省労働
년 생활의 어려움 등에 관한 조사 에 의하면 발달장애아동 장애인 중 발달장애로 인정받은 ‘2016 ’ , 

사람은 만 명이었는데 그 중 재택의 세 이상은 만 명으로 나타났다48.1 , 65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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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행연구. 

조기노화 관련 선행연구1) 

현재 일본에서 발달장애인을 중심적으로 수행된 노화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나 장애인과 관련한 . 

조기노화에 대한 연구는 년 전후로 수행되고 있다 장애인의 조기노화에 관한 일본의 사회적 2000 . 

관심은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 제도적 정비가 되기 시작된 년 초반에 주로 , 2000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수행된 대부분의 연구는 지적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 , 

중 다운증후군에 대한 연구가 주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다운증후군 환자가 유전적 환경에 의해 . 

노화가 빨리 진행되어 사회적 연구적 관심을 먼저 받은 점과 다운증후군의 경우 합병증으로 , , 

지적장애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기인한다 외 또한 발달장애인의 정의가 ( , 2017). , 井 浅
다른 장애인에 비해 법적으로 늦게 정비되었으며 독립된 장애로 사회적으로 법적 정책적인 지원이 , , 

필요하다는 인식이 다소 늦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다운증후군에 대한 조기노화 관련 주요한 선행연구에서는 노화 퇴행 에 대해 주로 보고하고 ‘ ’, ‘ ’

있으며 다운증후군의 경우 급격 퇴행으로 인해 세 전후 정도 빠르면 대에서 성인기에 걸쳐 , , 20 , 10

일상생활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다운증후군은 탈모 피부 처짐. , , , 

주름 등 외형적인 노화가 빨리 진행되고 난청 백내장 등이 진단되며 알츠하이머 치매 또한 , , , , 

청년기에 급격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한다 외는 알치하이머를 ( 2016). (2007) 植田 井浅
유발하는 물질을 코드하는 뇌안의 유전자가 번 염색체에 존재함에 따라 번 염색체가 다른 21 21

다운증후군이 있는 사람 중 일부는 알츠하이머가 정상인보다 조기에 발병하고 청년기에 이미 퇴행 

현상이 나타난다고 연구 결과에 밝히고 있다 외( , 2017).井 浅
한편 지적장애인에 대한 조기노화 관련 연구는 크게 신체적 퇴화 인지증과의 관계 고용과의 , , , 

관계와 관하여 논의되었다.

지적장애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청년기 시기부터 신체적 퇴행이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 

있다 자폐증 증상은 점점 활동이 둔해지고 기존에 가능하였던 작업능력 의사소통 능력이 저하되어 . , 

노화와 퇴행이 청년기 단계부터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즉 노화 퇴행에 대한 . , , 

인식이 청년기부터 발생하며 본인도 그것에 대해 자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퇴행이라는 용어를 , . 

일상생활 능력 작업능력의 저하가 발생하는 상태 라고 정의한 가 퇴행 및 노화가 ‘ , ’ (2005)小島

주로 발생하는 군인 자폐증 다운증후군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전국 개의 시설에 설문조사를 , , 470

한 결과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능력 작업능력에 저하가 발생하기 시작한 시기는 각 장애요인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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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다르게 나타났지만 빠르면 대 중후반부터 퇴행이 진행되어 일상생활 능력이나 작업능력의 , 20

저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적장애인의 노화에 의한 고용 직업상의 ( , 2005). 小島 ・

과제와 대책에 관한 보고 에 의하면 지적장애인의 노화에 따른 변화로 청소년기부터 체력 (2001) , 

저하나 건강상의 과제를 겪는 사람이 많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등급 정도의 장애나 합병증이 , 3

있는 경우 대부터 저하의 징후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30 . 

한편 지적장애인의 경우 노화와 함께 알츠하이머의 형태로 치매와 같은 증상이 급격하게 나타나, 

며 주로 세부터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세 이후 급격히 일상생활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 40 50

보고되고 있다 는 장애인 입소 지원 시설에 사는 세 이상의 지적장애인 실태와 . (2015) 65五味

지원과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세의 지적장애인 가 치매로 65~69 16.4%

의심되는 증상을 보임을 밝혔다 그리고 일본의 세 유병률이 세 이상 전체로는 . 65~69 1.5%, 65

라고 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여 지적장애인의 치매는 경시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고 8~10%

지적하였다 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치매에 걸리기 전부터 인지기능이나 정신 기능에 . (2016)植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른 시기에 치매 증상이 있어도 그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지적장애인의 노화와 관련한 고용상태를 연구한 일본 장애인 고용촉진 협의회 장애인 직업 총합센

터 는 당시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지적장애인의 특성과 그 특성에 의한 지적장애인 고용지원에(2001)

만 초점을 맞춘 것을 비판하며 조기노화 관점에 대한 중요성과 지적장애인들의 노화로 인한 고용 , 

지속성에 관점을 두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본 보고서는 지적장애인들이 고용현장에서 노화로 . 

인해 신체적 어려움 및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지적장애인의 노화에 따른 , 

직무수행능력 저하에 대한 대응은 기본적으로 장애가 없는 사람에게 적용되고 있는 고용체계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즉 지적장애인 당사자가 가진 고유의 문제들에 따른 세심한 대책의 . ,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노화 연구에서 다운증후군과 지적장애인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고 있지만 발달장애, 

인이 겪는 노화 현상은 연구가 거의 되고 있지 않다 또한 다운증후군과 지적장애인의 노화 현상. , 

조기노화 현상으로 인해 일상생활 능력 저하 작업상의 능력 저하가 발생하고 있는 연구는 다수의 , 

선행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지만 조기노화라는 개념은 뚜렷하게 정의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조기노화, . 

와 관련한 고용상의 어려움은 연구 결과의 일부로 그치고 있다 한편 장애인의 노화와 고용 직업상의 . , , 

과제와 대책 등을 연구한 일본장애인 고용촉진 협의회 장애인 직업 총합센터 보고서 는 지적장애(2001)

인 노화에 따른 고용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년 초반 당시 지적장애인의 지원 서비스를 2000

망라해서 보고하고 있지만 연구가 수행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점과 조기노화에 대해 언급하고 , 

있지만 구체적인 현상과 대응책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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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행연구. 

조기노화 관련 선행연구1) 

현재 일본에서 발달장애인을 중심적으로 수행된 노화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나 장애인과 관련한 . 

조기노화에 대한 연구는 년 전후로 수행되고 있다 장애인의 조기노화에 관한 일본의 사회적 2000 . 

관심은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 제도적 정비가 되기 시작된 년 초반에 주로 , 2000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수행된 대부분의 연구는 지적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 , 

중 다운증후군에 대한 연구가 주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다운증후군 환자가 유전적 환경에 의해 . 

노화가 빨리 진행되어 사회적 연구적 관심을 먼저 받은 점과 다운증후군의 경우 합병증으로 , , 

지적장애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기인한다 외 또한 발달장애인의 정의가 ( , 2017). , 井 浅
다른 장애인에 비해 법적으로 늦게 정비되었으며 독립된 장애로 사회적으로 법적 정책적인 지원이 , , 

필요하다는 인식이 다소 늦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다운증후군에 대한 조기노화 관련 주요한 선행연구에서는 노화 퇴행 에 대해 주로 보고하고 ‘ ’, ‘ ’

있으며 다운증후군의 경우 급격 퇴행으로 인해 세 전후 정도 빠르면 대에서 성인기에 걸쳐 , , 20 , 10

일상생활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다운증후군은 탈모 피부 처짐. , , , 

주름 등 외형적인 노화가 빨리 진행되고 난청 백내장 등이 진단되며 알츠하이머 치매 또한 , , , , 

청년기에 급격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한다 외는 알치하이머를 ( 2016). (2007) 植田 井浅
유발하는 물질을 코드하는 뇌안의 유전자가 번 염색체에 존재함에 따라 번 염색체가 다른 21 21

다운증후군이 있는 사람 중 일부는 알츠하이머가 정상인보다 조기에 발병하고 청년기에 이미 퇴행 

현상이 나타난다고 연구 결과에 밝히고 있다 외( , 2017).井 浅
한편 지적장애인에 대한 조기노화 관련 연구는 크게 신체적 퇴화 인지증과의 관계 고용과의 , , , 

관계와 관하여 논의되었다.

지적장애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청년기 시기부터 신체적 퇴행이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 

있다 자폐증 증상은 점점 활동이 둔해지고 기존에 가능하였던 작업능력 의사소통 능력이 저하되어 . , 

노화와 퇴행이 청년기 단계부터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즉 노화 퇴행에 대한 . , , 

인식이 청년기부터 발생하며 본인도 그것에 대해 자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퇴행이라는 용어를 , . 

일상생활 능력 작업능력의 저하가 발생하는 상태 라고 정의한 가 퇴행 및 노화가 ‘ , ’ (2005)小島

주로 발생하는 군인 자폐증 다운증후군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전국 개의 시설에 설문조사를 , , 470

한 결과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능력 작업능력에 저하가 발생하기 시작한 시기는 각 장애요인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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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다르게 나타났지만 빠르면 대 중후반부터 퇴행이 진행되어 일상생활 능력이나 작업능력의 , 20

저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적장애인의 노화에 의한 고용 직업상의 ( , 2005). 小島 ・

과제와 대책에 관한 보고 에 의하면 지적장애인의 노화에 따른 변화로 청소년기부터 체력 (2001) , 

저하나 건강상의 과제를 겪는 사람이 많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등급 정도의 장애나 합병증이 , 3

있는 경우 대부터 저하의 징후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30 . 

한편 지적장애인의 경우 노화와 함께 알츠하이머의 형태로 치매와 같은 증상이 급격하게 나타나, 

며 주로 세부터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세 이후 급격히 일상생활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 40 50

보고되고 있다 는 장애인 입소 지원 시설에 사는 세 이상의 지적장애인 실태와 . (2015) 65五味

지원과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세의 지적장애인 가 치매로 65~69 16.4%

의심되는 증상을 보임을 밝혔다 그리고 일본의 세 유병률이 세 이상 전체로는 . 65~69 1.5%, 65

라고 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여 지적장애인의 치매는 경시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고 8~10%

지적하였다 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치매에 걸리기 전부터 인지기능이나 정신 기능에 . (2016)植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른 시기에 치매 증상이 있어도 그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지적장애인의 노화와 관련한 고용상태를 연구한 일본 장애인 고용촉진 협의회 장애인 직업 총합센

터 는 당시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지적장애인의 특성과 그 특성에 의한 지적장애인 고용지원에(2001)

만 초점을 맞춘 것을 비판하며 조기노화 관점에 대한 중요성과 지적장애인들의 노화로 인한 고용 , 

지속성에 관점을 두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본 보고서는 지적장애인들이 고용현장에서 노화로 . 

인해 신체적 어려움 및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지적장애인의 노화에 따른 , 

직무수행능력 저하에 대한 대응은 기본적으로 장애가 없는 사람에게 적용되고 있는 고용체계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즉 지적장애인 당사자가 가진 고유의 문제들에 따른 세심한 대책의 . ,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노화 연구에서 다운증후군과 지적장애인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고 있지만 발달장애, 

인이 겪는 노화 현상은 연구가 거의 되고 있지 않다 또한 다운증후군과 지적장애인의 노화 현상. , 

조기노화 현상으로 인해 일상생활 능력 저하 작업상의 능력 저하가 발생하고 있는 연구는 다수의 , 

선행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지만 조기노화라는 개념은 뚜렷하게 정의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조기노화, . 

와 관련한 고용상의 어려움은 연구 결과의 일부로 그치고 있다 한편 장애인의 노화와 고용 직업상의 . , , 

과제와 대책 등을 연구한 일본장애인 고용촉진 협의회 장애인 직업 총합센터 보고서 는 지적장애(2001)

인 노화에 따른 고용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년 초반 당시 지적장애인의 지원 서비스를 2000

망라해서 보고하고 있지만 연구가 수행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점과 조기노화에 대해 언급하고 , 

있지만 구체적인 현상과 대응책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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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취업지원 대한 선행연구2) 

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법정 고용률 산정 기초에 정신장애인을 2018

포함할 수 있게 됨으로써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정신장애인의 고용이 사회적으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 발달장애인 특히 사회적 상호반응에 어려움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 자폐스펙트럼, 

의 특성을 가지는 사람은 직업생활에서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한 어려움을 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신건강의 향상이 과제가 되고 있다. 

장애인 직업종합센터의 연구 에 의하면 발달장애인의 직장에서의 어려움은 크게 직장의 (2015) ‘

규칙의 이해와 행동화 커뮤니케이션의 과제 대인관계 로 나타나고’, ‘ ’, ‘ ’ ( , 障害者職業 合センタ総 ー

취업준비 중에 있어서 표현의 엇갈림 지시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문제도 발달장애인의 2015). , 

취직활동에 있어 주요한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고령 장애 구직자 고용지원기구 장애인( , 2006). · ·水間

직업종합센터 의 연구에 의하면 직장에서 작업 수준이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사직 휴직 이(2020) , · ·

직뿐만 아니라 우울증 등의 생활 부적응 상태에 빠진 발달장애인 사례가 많이 소개되고 있다(高 障齢・

실제로 장애인 고용으로 일하는 사람을 , 2020). 害 求職者雇用支援機構障害者職業 合センタ・ 総 ー

대상으로 한 회사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 에서는 회사에 대해 ( , 2014)障害者 合 究所総 研
만족하지 않는다 는 회답이 로 나타났고 장애인의 고용 만족도가 높다고 말하기 어렵다 또한 ‘ ’ 56% . 

후생노동성 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발달장애인의 사직률은 노동기간 개월 미만( ) , 6 ~1厚生 省労働
년 미만이 개월 미만이 로 년 이내의 사직률이 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20.3%, 6 17.2% , 1 37.5% . 

원인으로는 장기간 노동에 대한 어려움 노동시간의 불안정 왕따 등이 지적되고 있다 많은 ‘ ’, ‘ ’, ‘ ’ . 

선행연구에서 발달장애인의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에 있어 대인관계 문제 의사소통 문제에 대해 ,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편 발달장애인에 대한 법 개정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정신장애인의 고용산정인정 등과 같이 , , , 

발달장애인에 대한 법적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있어 발달장애인의 , , 

부적응 원인으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고용지원 정책에 대한 한계 발달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 

상황이 지적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용지원 정책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는 발달 장애인의 취업을 . 

적극적으로 돕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포함한 기관들의 수 부족 및 인력 부족 문제 역량강화에 , 

대한 담당직원의 기술 부족 기업과의 취업 연계에 있어 지역별 차이 등이 있다, ( 2020). 厚生 省、労働
또한 발달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는 지적 신체장애인에 비해 정신장애인에 , , 

대한 고용률 인정이 뒤늦게 이루어져 이미 대기업 등에 발달장애인 이외의 장애인들이 취업되어 , 

있는 상황 등이 있었다( , 2020).玉 篁児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의 취업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평가나 작업 매칭, 

동료나 상사에 대한 이해 계발 후속 조치를 중시하는 것 생활 지원과 의사소통 훈련으로· , ( , 2016), 梅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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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취업 지원을 추진하는 것 장애 특성을 알고 자신을 매니지먼트하는 능력을 ( , 2017), 永吉 

육성하고 환경 타인 과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는 훈련을 실시해 지역과 제휴해 나가는 것( ) ( , 小川

등이 연구 결과를 통해 제시되었다2018) . 

고령기 발달장애인에 대한 선행연구3) 

고령기의 장애인 지원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장애인 복지서비스와 개호보험 서비스 간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은 장애인이 고령기를 맞이했을 때의 문제점으로 장애인 복지서비스. (2016)花井

를 이용하여 생활하고 있던 장애인이 세를 맞이하면 제도적으로는 개호보험 우선 이 되어 담당자65 ' '

도 장애인 상담지원 전문원에서 개호보험의 케어매니저로 이용하는 서비스도 장애복지 서비스사업, 

소에서 개호보험 서비스 사업소로 변경되어 당황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또 사회복지협. 

의회가 개호보험 사업에서 지역복지 추진사업 장애인 복지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폭넓은 시각과 , 

전문성을 가진 조직이지만 만능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는 고령 지적장애인이 . (2014)祐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적장애 복지에 종사하는 많은 지원자들이 고민하면서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현상을 밝히는 동시에 고령 지적장애인이 요개호가 되어도 고령자 복지가 아닌 지적장애인 

복지가 책임지고 지적장애인의 고령화에 수반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복지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있는 고령기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구호시설 교정시설 노숙인 , , 

지원원 사업소의 이용자 중에 일정 수의 고령기 발달장애인이 있다는 것이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다. 

은 노숙 지원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고령기 발달장애인의 발달장애의 (2014)橋本

특성에 따라 대인관계 면 다른 이용자에 대해 이나 금전적인 문제를 안고있지만 정신적인 면이나 ( ) , 

생활적인 면 건강적인 면에서 사업소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 . 信原 

등 이 실시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한 장년기 및 고령기 발달장애인 실태조사를 (2015)

살펴보면 가족으로부터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지원에 관한 조언과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 개선에 , 

대한 상담이 접수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 

파악되고 있다.

한편 발달장애인의 고령화에 관한 최근의 선행연구에서 발달장애와 치매의 유사성이 지적되고 , 

있다 외 는 자폐스펙트럼장애 및 주의결함다동성장애 와 전두측두형치매. (2018) (ASD) (ADHD)渡辺
는 전두엽 기능 장애의 공통성 때문에 증후학적으로 많은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점 또 에(FTD) , ADHD

서는 주의기능 장애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고령기에 경도치매 로 진단될 가능성이 (MCI)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와 의 관계성에 대해서 외 는 인 . MCI ADHD (2017) MCI上村 

사람자의 명 중 명 가 이며 이 명은 지금까지 를 10%(50 6 ) MCI with possible ADHD , 6 ADHD

포함한 정신질환의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않은 것을 보고하고 있다 이들 발달장애와 치매의 감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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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취업지원 대한 선행연구2) 

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법정 고용률 산정 기초에 정신장애인을 2018

포함할 수 있게 됨으로써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정신장애인의 고용이 사회적으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 발달장애인 특히 사회적 상호반응에 어려움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 자폐스펙트럼, 

의 특성을 가지는 사람은 직업생활에서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한 어려움을 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신건강의 향상이 과제가 되고 있다. 

장애인 직업종합센터의 연구 에 의하면 발달장애인의 직장에서의 어려움은 크게 직장의 (2015) ‘

규칙의 이해와 행동화 커뮤니케이션의 과제 대인관계 로 나타나고’, ‘ ’, ‘ ’ ( , 障害者職業 合センタ総 ー

취업준비 중에 있어서 표현의 엇갈림 지시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문제도 발달장애인의 2015). , 

취직활동에 있어 주요한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고령 장애 구직자 고용지원기구 장애인( , 2006). · ·水間

직업종합센터 의 연구에 의하면 직장에서 작업 수준이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사직 휴직 이(2020) , · ·

직뿐만 아니라 우울증 등의 생활 부적응 상태에 빠진 발달장애인 사례가 많이 소개되고 있다(高 障齢・

실제로 장애인 고용으로 일하는 사람을 , 2020). 害 求職者雇用支援機構障害者職業 合センタ・ 総 ー

대상으로 한 회사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 에서는 회사에 대해 ( , 2014)障害者 合 究所総 研
만족하지 않는다 는 회답이 로 나타났고 장애인의 고용 만족도가 높다고 말하기 어렵다 또한 ‘ ’ 56% . 

후생노동성 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발달장애인의 사직률은 노동기간 개월 미만( ) , 6 ~1厚生 省労働
년 미만이 개월 미만이 로 년 이내의 사직률이 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20.3%, 6 17.2% , 1 37.5% . 

원인으로는 장기간 노동에 대한 어려움 노동시간의 불안정 왕따 등이 지적되고 있다 많은 ‘ ’, ‘ ’, ‘ ’ . 

선행연구에서 발달장애인의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에 있어 대인관계 문제 의사소통 문제에 대해 ,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편 발달장애인에 대한 법 개정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정신장애인의 고용산정인정 등과 같이 , , , 

발달장애인에 대한 법적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있어 발달장애인의 , , 

부적응 원인으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고용지원 정책에 대한 한계 발달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 

상황이 지적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용지원 정책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는 발달 장애인의 취업을 . 

적극적으로 돕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포함한 기관들의 수 부족 및 인력 부족 문제 역량강화에 , 

대한 담당직원의 기술 부족 기업과의 취업 연계에 있어 지역별 차이 등이 있다, ( 2020). 厚生 省、労働
또한 발달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는 지적 신체장애인에 비해 정신장애인에 , , 

대한 고용률 인정이 뒤늦게 이루어져 이미 대기업 등에 발달장애인 이외의 장애인들이 취업되어 , 

있는 상황 등이 있었다( , 2020).玉 篁児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의 취업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평가나 작업 매칭, 

동료나 상사에 대한 이해 계발 후속 조치를 중시하는 것 생활 지원과 의사소통 훈련으로· , ( , 2016), 梅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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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취업 지원을 추진하는 것 장애 특성을 알고 자신을 매니지먼트하는 능력을 ( , 2017), 永吉 

육성하고 환경 타인 과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는 훈련을 실시해 지역과 제휴해 나가는 것( ) ( , 小川

등이 연구 결과를 통해 제시되었다2018) . 

고령기 발달장애인에 대한 선행연구3) 

고령기의 장애인 지원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장애인 복지서비스와 개호보험 서비스 간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은 장애인이 고령기를 맞이했을 때의 문제점으로 장애인 복지서비스. (2016)花井

를 이용하여 생활하고 있던 장애인이 세를 맞이하면 제도적으로는 개호보험 우선 이 되어 담당자65 ' '

도 장애인 상담지원 전문원에서 개호보험의 케어매니저로 이용하는 서비스도 장애복지 서비스사업, 

소에서 개호보험 서비스 사업소로 변경되어 당황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또 사회복지협. 

의회가 개호보험 사업에서 지역복지 추진사업 장애인 복지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폭넓은 시각과 , 

전문성을 가진 조직이지만 만능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는 고령 지적장애인이 . (2014)祐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적장애 복지에 종사하는 많은 지원자들이 고민하면서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현상을 밝히는 동시에 고령 지적장애인이 요개호가 되어도 고령자 복지가 아닌 지적장애인 

복지가 책임지고 지적장애인의 고령화에 수반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복지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있는 고령기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구호시설 교정시설 노숙인 , , 

지원원 사업소의 이용자 중에 일정 수의 고령기 발달장애인이 있다는 것이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다. 

은 노숙 지원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고령기 발달장애인의 발달장애의 (2014)橋本

특성에 따라 대인관계 면 다른 이용자에 대해 이나 금전적인 문제를 안고있지만 정신적인 면이나 ( ) , 

생활적인 면 건강적인 면에서 사업소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 . 信原 

등 이 실시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한 장년기 및 고령기 발달장애인 실태조사를 (2015)

살펴보면 가족으로부터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지원에 관한 조언과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 개선에 , 

대한 상담이 접수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 

파악되고 있다.

한편 발달장애인의 고령화에 관한 최근의 선행연구에서 발달장애와 치매의 유사성이 지적되고 , 

있다 외 는 자폐스펙트럼장애 및 주의결함다동성장애 와 전두측두형치매. (2018) (ASD) (ADHD)渡辺
는 전두엽 기능 장애의 공통성 때문에 증후학적으로 많은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점 또 에(FTD) , ADHD

서는 주의기능 장애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고령기에 경도치매 로 진단될 가능성이 (MCI)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와 의 관계성에 대해서 외 는 인 . MCI ADHD (2017) MCI上村 

사람자의 명 중 명 가 이며 이 명은 지금까지 를 10%(50 6 ) MCI with possible ADHD , 6 ADHD

포함한 정신질환의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않은 것을 보고하고 있다 이들 발달장애와 치매의 감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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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는 건망증 외래진료자 중 발달장애인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그 감별이 (2020) , 品川

임상상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외 는 현재 신경발달장애는 주로 . , (2020)上村 

아동정신과 의사가 치매는 노년정신과 의사가 진료에 종사하고 있는데 청년기에는 전문적으로 , , 

발달장애와 치매가 감별되지 않고 양자의 관점을 가진 진료체제가 구축되기 어려운 것을 문제점으로 , 

지적하였다.

나 사례 조사. 

발달장애인 본인과 가족을 위한 지원1) 

가 성인 발달장애인 자조 모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진단 생활과 관련한 상담 자조모임 등 , , 

다양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발달장애인 진단의 어려움과 정보 . 

습득의 어려움을 겪을 때 상담창구 역할을 하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으로서 

사회에 참가하고 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성인발달장애인들에 대한 .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들 내비 누리집‘ ’ 34)에 기록된 성인 발달장애인 씨의 B

사례를 기반으로 어떠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표 참조. (< 44> )

기본 정보

나이 대: 30

직업 관리 부문 : 

특성을 알아차린 시기 대: 20

병원에서 진찰받은 시기 대: 20

진단된 시기 대: 20

진단명 광범위 발달장애 아스퍼거 증후군 고기능 자폐증: - , 

성인 발달장애인 내비 누리집에 기록된 씨의 인터뷰 내용8 B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소개받은 의료기관에서 광범위 발달장애 진단

내가 발달장애일지도 모른다 라고 깨달았을 무렵은 당사자 그룹의 모임이라고 하는 상담장소가 있는 「 」

것조차 몰랐습니다 혼자 생활하고 누구에게도 상담할 수 없었던 저는 발달장애에 관한 책을 몇 권 사서 . 
저의 행동을 분석하기도 했지만 일에서의 실패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무렵은 장기 , . 

출장도 많아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상사의 엄격한 업무 하달이 무서워 정직한 업무 보고를 할 , 

수 없었던 것 등의 영향으로 점점 힘든 상황에 빠져 우울 증상과 소화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표 성인 발달장애인 씨 사례< 44> B

34) https://www.otona-hattatsu-navi.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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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생시절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식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입원을 한 경험이 있는데 일하기 , 

시작한 후에도 간헐적으로 통원하고 있던 심요내과가 있었습니다 그 심요내과에서 진찰받은 . 
결과 적응장애로 진단되었습니다 그때 발달장애의 가능성이 있어 간이적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의 . ADHD   
경향도 있다고 진단되어 치료제를 처방 받았습니다 그 후 반년 정도 그 약을 복용해 보았지만 그다지 . ,      
효과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하던 중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    
존재를 알았습니다 조속히 가서 상담을 받았더니 가 아니라 광범위 발달장애의 가능성을 . ADHD     
지적받아 인근 의료기관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청취 및 몇 개의 심리검사를 실시한 .      
결과 광범위 발달장애에 포함되는 아스퍼거 증후군과 고기능 자폐증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인터넷 , .   
검색으로 발달장애를 알고 나서 년 정도 지났을 때이며 그 당시는 입사 년째였습니다1 , 4 .

진단을 받음으로써 직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발달장애 진단을 받았을 때 제 경우에는 충격을 받거나 우울한 것은 전혀 없었고 발달장애인 것을 , , 

받아들이는 것에 장애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이 잘 되지 않는 이유를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기 .   
때문에 진단을 받은 것을 통해 납득하고 안심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로 진단된 , . ,    
것은 결코 특수한 질병이 아니라 뇌기능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다른 여러 가지 장애와 같고 드문 것은 , 

아님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라고 진단되고 나서는 일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바뀌어 . 

가고 최근에는 일상적으로 굳이 잘 되는 궁리 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에서 , . , 「 」

무언가 지시가 내려왔을 때 저는 머리 속에서 독자적인 내용으로 변환해 버려 결과적으로 요구되는 , 

지시와 다른 일을 해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거나 . 
물리적인 궁리를 함으로써 해결을 도모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접근을 고집하는 것보다 발달장애가 있음을 받아들여 자신의 약한  점을  

잘 이해한 후 궁리를 해 나가겠다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일이 잘 되지 않았던 당시는 프로젝트는 . , 

바쁘고 자고 있을 때 이외는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날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저의 경우에는 , . 
발달장애의 특성이 작업 환경과 일치하지 않아 기능이 저하되기 쉽고 거기에 피로가 겹쳐서 작업 실패가 , 

늘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혼자가 되어 머리 속을 정리해 쿨다운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 ,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사자끼리 진정한 기분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장소가 있다

발달장애에 관한 상담의 기초가 된 것은 제 경우에 자조 모임이 매달 개최하는 살롱입니다 거기는 친구.   
와 이야기하는 것과는 달리 발달장애 당사자끼리 지원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 살롱에 참가. 

하기 전까지는 나와 같은 타입의 사람은 없는 것이 아닐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가치가 없는 것이 아「 」 「

닐까 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저와 비슷한 많은 동료가 있었고 각각 취업으로 고.」  
생하고 있어 똑같이 힘든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람이 있는 것을 재차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 

부터 발달장애인은 과거의 체험이나 지금 안고 있는 고민 진정한 기분 등을 당사자끼리 나누는 것이 가장 ,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힘든 마음이 반감되고 정신적으로 편해지며 안심감도 얻을 수 .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조 모임은 아무 준비 없이 참가하는 것만으로 좋고 동료가 있고 지원에 . , , 

관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유익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우 추천입니다 현재는 , . 
제 자신도 법인 발달장애를 가진 성인회 의 운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이 바빠서 시NPO DDAC( ) . 

간이 별로 없다면 자조모임 이외에도 지역의 장애인 생활 취업 지원센터에 가서 상담해 보는 것도 좋을 것, ·     
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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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는 건망증 외래진료자 중 발달장애인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그 감별이 (2020) , 品川

임상상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외 는 현재 신경발달장애는 주로 . , (2020)上村 

아동정신과 의사가 치매는 노년정신과 의사가 진료에 종사하고 있는데 청년기에는 전문적으로 , , 

발달장애와 치매가 감별되지 않고 양자의 관점을 가진 진료체제가 구축되기 어려운 것을 문제점으로 , 

지적하였다.

나 사례 조사. 

발달장애인 본인과 가족을 위한 지원1) 

가 성인 발달장애인 자조 모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진단 생활과 관련한 상담 자조모임 등 , , 

다양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발달장애인 진단의 어려움과 정보 . 

습득의 어려움을 겪을 때 상담창구 역할을 하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으로서 

사회에 참가하고 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성인발달장애인들에 대한 .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들 내비 누리집‘ ’ 34)에 기록된 성인 발달장애인 씨의 B

사례를 기반으로 어떠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표 참조. (< 44> )

기본 정보

나이 대: 30

직업 관리 부문 : 

특성을 알아차린 시기 대: 20

병원에서 진찰받은 시기 대: 20

진단된 시기 대: 20

진단명 광범위 발달장애 아스퍼거 증후군 고기능 자폐증: - , 

성인 발달장애인 내비 누리집에 기록된 씨의 인터뷰 내용8 B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소개받은 의료기관에서 광범위 발달장애 진단

내가 발달장애일지도 모른다 라고 깨달았을 무렵은 당사자 그룹의 모임이라고 하는 상담장소가 있는 「 」

것조차 몰랐습니다 혼자 생활하고 누구에게도 상담할 수 없었던 저는 발달장애에 관한 책을 몇 권 사서 . 
저의 행동을 분석하기도 했지만 일에서의 실패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무렵은 장기 , . 

출장도 많아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상사의 엄격한 업무 하달이 무서워 정직한 업무 보고를 할 , 

수 없었던 것 등의 영향으로 점점 힘든 상황에 빠져 우울 증상과 소화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표 성인 발달장애인 씨 사례< 44> B

34) https://www.otona-hattatsu-navi.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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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생시절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식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입원을 한 경험이 있는데 일하기 , 

시작한 후에도 간헐적으로 통원하고 있던 심요내과가 있었습니다 그 심요내과에서 진찰받은 . 
결과 적응장애로 진단되었습니다 그때 발달장애의 가능성이 있어 간이적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의 . ADHD   
경향도 있다고 진단되어 치료제를 처방 받았습니다 그 후 반년 정도 그 약을 복용해 보았지만 그다지 . ,      
효과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하던 중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    
존재를 알았습니다 조속히 가서 상담을 받았더니 가 아니라 광범위 발달장애의 가능성을 . ADHD     
지적받아 인근 의료기관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청취 및 몇 개의 심리검사를 실시한 .      
결과 광범위 발달장애에 포함되는 아스퍼거 증후군과 고기능 자폐증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인터넷 , .   
검색으로 발달장애를 알고 나서 년 정도 지났을 때이며 그 당시는 입사 년째였습니다1 , 4 .

진단을 받음으로써 직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발달장애 진단을 받았을 때 제 경우에는 충격을 받거나 우울한 것은 전혀 없었고 발달장애인 것을 , , 

받아들이는 것에 장애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이 잘 되지 않는 이유를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기 .   
때문에 진단을 받은 것을 통해 납득하고 안심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로 진단된 , . ,    
것은 결코 특수한 질병이 아니라 뇌기능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다른 여러 가지 장애와 같고 드문 것은 , 

아님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라고 진단되고 나서는 일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바뀌어 . 

가고 최근에는 일상적으로 굳이 잘 되는 궁리 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에서 , . , 「 」

무언가 지시가 내려왔을 때 저는 머리 속에서 독자적인 내용으로 변환해 버려 결과적으로 요구되는 , 

지시와 다른 일을 해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거나 . 
물리적인 궁리를 함으로써 해결을 도모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접근을 고집하는 것보다 발달장애가 있음을 받아들여 자신의 약한  점을  

잘 이해한 후 궁리를 해 나가겠다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일이 잘 되지 않았던 당시는 프로젝트는 . , 

바쁘고 자고 있을 때 이외는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날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저의 경우에는 , . 
발달장애의 특성이 작업 환경과 일치하지 않아 기능이 저하되기 쉽고 거기에 피로가 겹쳐서 작업 실패가 , 

늘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혼자가 되어 머리 속을 정리해 쿨다운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 ,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사자끼리 진정한 기분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장소가 있다

발달장애에 관한 상담의 기초가 된 것은 제 경우에 자조 모임이 매달 개최하는 살롱입니다 거기는 친구.   
와 이야기하는 것과는 달리 발달장애 당사자끼리 지원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 살롱에 참가. 

하기 전까지는 나와 같은 타입의 사람은 없는 것이 아닐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가치가 없는 것이 아「 」 「

닐까 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저와 비슷한 많은 동료가 있었고 각각 취업으로 고.」  
생하고 있어 똑같이 힘든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람이 있는 것을 재차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 

부터 발달장애인은 과거의 체험이나 지금 안고 있는 고민 진정한 기분 등을 당사자끼리 나누는 것이 가장 ,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힘든 마음이 반감되고 정신적으로 편해지며 안심감도 얻을 수 .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조 모임은 아무 준비 없이 참가하는 것만으로 좋고 동료가 있고 지원에 . , , 

관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유익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우 추천입니다 현재는 , . 
제 자신도 법인 발달장애를 가진 성인회 의 운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이 바빠서 시NPO DDAC( ) . 

간이 별로 없다면 자조모임 이외에도 지역의 장애인 생활 취업 지원센터에 가서 상담해 보는 것도 좋을 것, ·     
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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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모임 참여 인지행동요법 등으로 대화력과 사회적 기술 연마, 

제 경우 직장에서의 어려움은 상사와 동료들과의 의사소통에 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조 .  
모임에 참가할 때에는 가능한 한 대화 연습을 하려고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자신의 . 
특징을 근거로 대화의 캐치볼 말할 때의 속도나 몸짓 등을 구체적으로 의식하면서 대화의 연습을 거듭해 , 

갔습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책을 읽고 스스로 받아들여질 것 같은 것은 실천하도록 .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통원하고 있던 심요내과에서는 년 반 정도 인지 행동 요법을 받고 . 1     
있었습니다 인지행동요법이란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체험한 사건에 대해 그때 자신이 어떤 감정을 . 
가졌는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메모해 두고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가를 , , 

상상하고 롤 플레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화 연습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상담과 진찰을 계속해 . .       
나가는 것은 지금까지의 체험으로부터 생긴 인지의 왜곡을 치료해 사회적인 기술 향상에도 연결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나) DDAC(Developmental Disorders Adult Advanced Community)

발달장애를 가진 성인회 는 등 신경발달증을 가진 성인 당사자를 DDAC( ) ADHD, LD, ASD 

위해서 당사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법인이다 는 발달장애와 발달요철을 가진 성인의 NPO . DDAC

당사자가 자기 이해를 깊게 하고 이차장애를 극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적으로 행동하면서 

보다 좋은 사회생활을 보내는 것 그리고 각각의 특성이 사회에 받아들여져 그 능력을 살려 사회공헌,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자조모임 셀프 헬프 모임의 운영 지원을 비롯한 당사자 지원활동 ・

및 일반사회를 향한 계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표 참조(< 45> ).

간사이 살롱

발달장애를 가진 성인회 가 운영 협력하고 있는 당사자 모임이다 당사자 (DDAC) · . 

살롱은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기 책임하에 같은 어려움과 고민을 가진 동료가 

모여 체험과 심정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는 장소이다. 

셀프 헬프 

자조모임(SHG)

셀프 헬프모임 은 공통의 생활과제와 살기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SHG)

모여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임이다 자조모임 당사자  모임이라고도 불린다. , .    
병이나 장애 그 외의 다양한 곤란이나 살기 어려움을 안고 사는 당사자가 기분이나 , 

정보 지식을 나누어 자신다운 생활 방식을 서포트하는 장소로 활용된다 구체적으로 , . 

아래와 같은 모임이 있다.

장애 본인 부모 가족 모임, ·

만성질환과 난치병을 가진 본인 부모의 모임·

마이너리티 모임 등(LGBTQ )

부등교 히키코모리 경험자 부모의 모임, ·

학대 피해자의 모임DV·

자사 유족의 모임 그리프 케어 등( ) 

표 발달장애를 가진 성인회 지원 사례< 45> DD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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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원 ) SSKT 

효고현 단바 시노야마시 단바시에서 운동을 통해 아이들의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소 아동 지원 , 「

센터 에가오 를 전개하고 있는 일반 사단법인 가 세 이상의 발달장애가 있거나 사회 SSKT 18」 「 」

속에서 살기 어려움 을 느끼는 사람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상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 ' .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발산시키는 등의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이 법인은 발달장애 성인에 대한 . ‘ 

지원체제는 전국적으로도 갖추어지지 않았다 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법인 스탭으로 일반 사단법인 ’ . , 

으로부터 인정 받은 발달 지원 코치 가 몸을 사용하는 트레이닝 코디네이션 이나 ここ からだ「 」 「 」 「 」・

볼을 사용하는 바르슈레 등 독일 태생의 운동 요법을 실시하고 있다 언뜻 보면 놀고 있는 것처럼 . 「 」 

보이지만 이론에 뒷받침된 내용으로 기초적인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뇌를 자극하여 , 

건전한 발달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아이들에게 지원해 온 것을 성인에게도 지원하는 것이다. .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 갑자기 공격적으로 되어 버린다 불안한 기분이 되기 , , 「 」 「 」 「

그림 발달장애 자조모임에 관한 공지 년[ 40] (2023 )

또래 리더 육성 

사업

에서는 발달장애 발달요철의 당사자가 고립되는 것을 막고 보다 잘 살기 위한 DDAC · , 

곳이 되는 당사자모임이 전국에 만들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 

위해 모임을 운영하는 리더 스탭을 육성하고 리더끼리의 교류를 깊게 하며 연결을 

강화하는 피어 리더 연수회 를 개최하고 있다 년부터 현재까지 피어 서포터 . 2006「 」

연수회 또래 리더 양성 강좌 등 명칭이나 형태를 바꾸면서 개최를 계속해 왔고 , 

년부터는 또래 리더 연수회 로 년에 회 온라인과 회장의 하이브리드 2017 , 1 1~2「 」

형식으로 개최하여 지금까지 명 이상의 피어 리더가 일본 전국에 탄생하고 있다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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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모임 참여 인지행동요법 등으로 대화력과 사회적 기술 연마, 

제 경우 직장에서의 어려움은 상사와 동료들과의 의사소통에 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조 .  
모임에 참가할 때에는 가능한 한 대화 연습을 하려고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자신의 . 
특징을 근거로 대화의 캐치볼 말할 때의 속도나 몸짓 등을 구체적으로 의식하면서 대화의 연습을 거듭해 , 

갔습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책을 읽고 스스로 받아들여질 것 같은 것은 실천하도록 .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통원하고 있던 심요내과에서는 년 반 정도 인지 행동 요법을 받고 . 1     
있었습니다 인지행동요법이란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체험한 사건에 대해 그때 자신이 어떤 감정을 . 
가졌는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메모해 두고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가를 , , 

상상하고 롤 플레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화 연습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상담과 진찰을 계속해 . .       
나가는 것은 지금까지의 체험으로부터 생긴 인지의 왜곡을 치료해 사회적인 기술 향상에도 연결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나) DDAC(Developmental Disorders Adult Advanced Community)

발달장애를 가진 성인회 는 등 신경발달증을 가진 성인 당사자를 DDAC( ) ADHD, LD, ASD 

위해서 당사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법인이다 는 발달장애와 발달요철을 가진 성인의 NPO . DDAC

당사자가 자기 이해를 깊게 하고 이차장애를 극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적으로 행동하면서 

보다 좋은 사회생활을 보내는 것 그리고 각각의 특성이 사회에 받아들여져 그 능력을 살려 사회공헌,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자조모임 셀프 헬프 모임의 운영 지원을 비롯한 당사자 지원활동 ・

및 일반사회를 향한 계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표 참조(< 45> ).

간사이 살롱

발달장애를 가진 성인회 가 운영 협력하고 있는 당사자 모임이다 당사자 (DDAC) · . 

살롱은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기 책임하에 같은 어려움과 고민을 가진 동료가 

모여 체험과 심정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는 장소이다. 

셀프 헬프 

자조모임(SHG)

셀프 헬프모임 은 공통의 생활과제와 살기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SHG)

모여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임이다 자조모임 당사자  모임이라고도 불린다. , .    
병이나 장애 그 외의 다양한 곤란이나 살기 어려움을 안고 사는 당사자가 기분이나 , 

정보 지식을 나누어 자신다운 생활 방식을 서포트하는 장소로 활용된다 구체적으로 , . 

아래와 같은 모임이 있다.

장애 본인 부모 가족 모임, ·

만성질환과 난치병을 가진 본인 부모의 모임·

마이너리티 모임 등(LGBTQ )

부등교 히키코모리 경험자 부모의 모임, ·

학대 피해자의 모임DV·

자사 유족의 모임 그리프 케어 등( ) 

표 발달장애를 가진 성인회 지원 사례< 45> DD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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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원 ) SSKT 

효고현 단바 시노야마시 단바시에서 운동을 통해 아이들의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소 아동 지원 , 「

센터 에가오 를 전개하고 있는 일반 사단법인 가 세 이상의 발달장애가 있거나 사회 SSKT 18」 「 」

속에서 살기 어려움 을 느끼는 사람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상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 ' .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발산시키는 등의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이 법인은 발달장애 성인에 대한 . ‘ 

지원체제는 전국적으로도 갖추어지지 않았다 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법인 스탭으로 일반 사단법인 ’ . , 

으로부터 인정 받은 발달 지원 코치 가 몸을 사용하는 트레이닝 코디네이션 이나 ここ からだ「 」 「 」 「 」・

볼을 사용하는 바르슈레 등 독일 태생의 운동 요법을 실시하고 있다 언뜻 보면 놀고 있는 것처럼 . 「 」 

보이지만 이론에 뒷받침된 내용으로 기초적인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뇌를 자극하여 , 

건전한 발달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아이들에게 지원해 온 것을 성인에게도 지원하는 것이다. .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 갑자기 공격적으로 되어 버린다 불안한 기분이 되기 , , 「 」 「 」 「

그림 발달장애 자조모임에 관한 공지 년[ 40] (2023 )

또래 리더 육성 

사업

에서는 발달장애 발달요철의 당사자가 고립되는 것을 막고 보다 잘 살기 위한 DDAC · , 

곳이 되는 당사자모임이 전국에 만들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 

위해 모임을 운영하는 리더 스탭을 육성하고 리더끼리의 교류를 깊게 하며 연결을 

강화하는 피어 리더 연수회 를 개최하고 있다 년부터 현재까지 피어 서포터 . 2006「 」

연수회 또래 리더 양성 강좌 등 명칭이나 형태를 바꾸면서 개최를 계속해 왔고 , 

년부터는 또래 리더 연수회 로 년에 회 온라인과 회장의 하이브리드 2017 , 1 1~2「 」

형식으로 개최하여 지금까지 명 이상의 피어 리더가 일본 전국에 탄생하고 있다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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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다 긴장하기 쉽고 몸이 딱딱해진다 등의 고민을 가지고 있는 성인과 상담을 하고 아이들 , , 」 「 」 

마찬가지로 운동 등을 통한 지원을 해 왔다 상담 후 공을 마음껏 던지거나 놀이를 하면서 동심으로 . , 

돌아가는 느낌을 받으면 스트레스가 발산되어 기분이 편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대표인 키리무라 유이치씨 에 의하면 발달장애인의 지원에 대해 법이 정비된 것은 (50)

최근의 일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발달장애라고 하는 진단 없이 어른이 된 사람이 많다고 , 

한다.35)

그림 운동치료법을 사용하여 성인발달장애인 서포트에 대한 [ 41] , 

본격화를 추진하고 있는 키리무라와 스테프 사진 

출처 탐바 신문: 

라 의 취업이행지원 ) LIIMO檸檬会

의 경우 취업을 위한 훈련 이외의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스트레스 LIIMO , . 

해소를 위한 볼링 대회 가라오케 대회 요리 영화 감상 등 이용자들의 욕구에 맞추어 다양한 , , , 

행사를 개최하여 제공하고 있다.

35) https://tanba.jp/2021/06/%E5%A4%A7%E4%BA%BA%E3%81%AE%E7%99%BA%E9%81%9
4%E9%9A%9C%E5%AE%B3%E3%82%82%E6%94%AF%E6%8F%B4%E3%80%80%E9%81%8
A%E3%81%B3%E9%80%9A%E3%81%97%E3%81%A6%E8%84%B3%E5%88%BA%E6%BF%8
0%E3%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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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의 이벤트 [ 42] LIIMO

당시 사진 츠케맨 만들기: , 

영화 감상 이벤트

출처 홈페이지: LIIMO 

발달장애인 고용을 위한 교욱적인 지원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방안2) 

가 발달장애 각종 기관의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이행 지원 사무소 사례(1) 

일본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취업이행지원사업소 헬로워크 , , ,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이 있다 발달장애인의 고용교육 및 훈련은 취업이행지원 사업소를 통해 . 

주로 이루어지며 헬로워크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이루어진다 취업지원 가이드북, , . (芳

외 에 소개된 사례를 기반으로 취업이행지원 사무소의 발달장애인 고용지원 서비스를 , 2022)賀 

살펴본다. 

가 취업지원 계획( ) 

취업에 대한 준비는 대부분 학업을 우선 하여 졸업이 명확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 

배경에는 학업과 일을 동시에 두 개 병립하는 것이 어려운 것 학업과 취업 활동을 동시에 진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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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다 긴장하기 쉽고 몸이 딱딱해진다 등의 고민을 가지고 있는 성인과 상담을 하고 아이들 , , 」 「 」 

마찬가지로 운동 등을 통한 지원을 해 왔다 상담 후 공을 마음껏 던지거나 놀이를 하면서 동심으로 . , 

돌아가는 느낌을 받으면 스트레스가 발산되어 기분이 편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대표인 키리무라 유이치씨 에 의하면 발달장애인의 지원에 대해 법이 정비된 것은 (50)

최근의 일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발달장애라고 하는 진단 없이 어른이 된 사람이 많다고 , 

한다.35)

그림 운동치료법을 사용하여 성인발달장애인 서포트에 대한 [ 41] , 

본격화를 추진하고 있는 키리무라와 스테프 사진 

출처 탐바 신문: 

라 의 취업이행지원 ) LIIMO檸檬会

의 경우 취업을 위한 훈련 이외의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스트레스 LIIMO , . 

해소를 위한 볼링 대회 가라오케 대회 요리 영화 감상 등 이용자들의 욕구에 맞추어 다양한 , , , 

행사를 개최하여 제공하고 있다.

35) https://tanba.jp/2021/06/%E5%A4%A7%E4%BA%BA%E3%81%AE%E7%99%BA%E9%81%9
4%E9%9A%9C%E5%AE%B3%E3%82%82%E6%94%AF%E6%8F%B4%E3%80%80%E9%81%8
A%E3%81%B3%E9%80%9A%E3%81%97%E3%81%A6%E8%84%B3%E5%88%BA%E6%BF%8
0%E3%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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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의 이벤트 [ 42] LIIMO

당시 사진 츠케맨 만들기: , 

영화 감상 이벤트

출처 홈페이지: LIIMO 

발달장애인 고용을 위한 교욱적인 지원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방안2) 

가 발달장애 각종 기관의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이행 지원 사무소 사례(1) 

일본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취업이행지원사업소 헬로워크 , , ,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이 있다 발달장애인의 고용교육 및 훈련은 취업이행지원 사업소를 통해 . 

주로 이루어지며 헬로워크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이루어진다 취업지원 가이드북, , . (芳

외 에 소개된 사례를 기반으로 취업이행지원 사무소의 발달장애인 고용지원 서비스를 , 2022)賀 

살펴본다. 

가 취업지원 계획( ) 

취업에 대한 준비는 대부분 학업을 우선 하여 졸업이 명확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 

배경에는 학업과 일을 동시에 두 개 병립하는 것이 어려운 것 학업과 취업 활동을 동시에 진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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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어려운 것 대인 의사소통 부족으로 아르바이트나 서클활동이 어려워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 

것 일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지 못하는 것 자기에게 맞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로 , , 

빠지기 쉬운 것 등이 있다 따라서 취업지원에 있어서 안심 안전한 환경 안에서 배우고 자신의 . , ⓵

상태나 특성을 이해하는 것 주위 사람들과 어떻게 살았고 어떠한 경험을 쌓았는지 등을 중심으로 , ⓶

사람과의 신뢰성의 구축 에 대해 파악하고 자신의 어려움과 곤란에 대한 대처법 등을 생각하는 ‘ ’ , 

것이 두 가지가 발달장애인 취업지원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된다.

기 도입기1 : 

자신의 페이스 맞추기 활동에 대해 기본적인 것을 결정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 계속 해보기: ,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구체화하기 어떠한 것이 자신의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있는지 : 

발견하여 자신의 상태에 대한 대응책 실천하기

기2

프로그램이나 주위 환경에 익숙해져서 선배 이용자가 생겼다 롤모델이 생겨서 의식에 . 

변화가 생겼다 선배가 그룹 워크 리더가 되어 같이 이야기하거나 마지막 마무리하는 역할을 . 

맡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 자신도 리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 

인간답게 생활하는 것이 느껴지며 이제부터는 여유도 충실이 가져겠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 . 

여전히 스스로 인사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기3

이용 시작 반년 후 사무 업소 첫 실습에 도전했다 약간의 긴장과 불안이 고조될 것이라고 , . 

생각되어 작고 온화한 환경에서 각자가 담담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분위기가 

바람직하다는 상담결과에 따라 관련업 회사에서 일간 사무 인쇄를 실시했다 실습 , 5 . 

목표로는 스스로 궁금한 것 질문하기 먼저 인사하기 일간 해내기 이렇게 세웠다 첫날은 ‘ , , 5 ’ . 

긴장감이 높았지만 두 번째 날은 여직원에게 직접 말을 걸 수 있었다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 

일이 실습장소에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기4

인재소개업 회사에서 본인이 원하는 표계산 소프트웨어 입력 보조업무 일에 도전하였다5 . 

직장 환경은 넓은 층에 각 부서가 단위로 된 곳으로 전화 업무도 많았다 일한다는 것이 . 

이런거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뚝딱 일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이 . 

들었다 이러한 말을 상담 때 하니 퇴학에 대해 계획하게 되었고 연초에는 구직등록을 하고 . , , 

앞으로의 취직에 대한 전망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내용을 가족과 공유하였다 나의 . . 

의향과 상담 결과 단조로운 것보다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일이 적당하게 집중 되어 좋고 , 

주위에 이해받을 수 있는 환경이 좋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기5

체력이나 집중력을 확인해 가며 사무보조 풀타임에 가까운 시간대의 다음 실습처를 

검토했고 제약회사에서 채용상담이 있어 이곳으로 실습이 결정되었다 전하고 싶은 내용을 , . 

미리 메모장에 적어 정리 하는 것을 훈련했다 중간이라도 매듭지어 가는 것을 연습하였다. . 

그후 제약회사에서 채용을 토대로 한 실습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한 회사만 경험하고 . 

그곳에서 오래 일할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이 나와 가족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상담하여, 

사업소에서 다른 회사와의 실습을 조정해 주었다 새로운 실습지는 정밀기기 제조업체로 . 

검사에 부수된 사무 업무와 탁상에서의 검사 보조를 포함한 업무 내용으로 환경적으로는 

혼자 묵묵하게 일 하는 곳이었다 규율이나 제복도 있었다 사풍 환경 업무 내용 등을 . . , , 

표 취업이행지원 사무소의 취업지원 사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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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업 지원 결과( ) 

 취업이행지원 서비스의 실습을 통해 자신이 성장했다고 느꼈다. 

 스스로 자연스럽게 인사할 수 있게 되었다.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느꼈고 그것이 매우 기뻤다, .

 내가 몸담은 업무가 주위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느껴 매우 기뻤다.

 근무 후 사업소에 들러 면담하고 회사와 공유해야 할 점은 사업소 담당자가 회사 담당자와 공

유해 주는 사후 관리도 받고 있다.

대학교 및 전문기관 교육(2) 

가 나고야 대학( ) 

발달장애인 고용을 위한 교육적인 지원에 관해서는 크게 대학교의 활동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 

나고야 대학교에서는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내 취업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발달장애는 타인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주의 결여 시간 관리에 대한 어려움 등을 겪고 . , , 

있기 때문에 취업활동이나 일에 있어서 이러한 특성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 

경험이 부족한 경우 자신의 특성을 알아차리기 곤란하여 취업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이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고야 대학교에서는 년부터 학생지원센터 중심으로 . 2017

취업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나 메이세이 대학( ) 

메이세이 대학의 경우 발달장애 학생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단계로 나누어 지원하며 학내 , 3 , 

센터인 발달지원 연구센터의 지원한다 발달지원 연구센터의 지원은 발달장애 학생에게 취업이나 . 

대학생활에서 필요한 스킬 획득을 목표로 한 사회참여 훈련과 획득한 스킬의 운용과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인턴십에 대한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START (Survival Skills 

으로 명칭해 년부터 전개되고 있다Training for Adaptation, Relationship, Transition) 2008 . 

비교한후 제약회사에서의 채용 전제 실습을 나가기러 결정했다 향후 함께 일할 것을 상정한 . 

후 일간의 실습이 진행되었다 차 실습을 바탕으로 시간을 의식해 행동하는 것17 . 1 ‘ , 

상대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실제 일하는 것을 의식하는 것 이러한 , ’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임했다 실습 하면서 불안감이 컸지만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한다 가 3 . ‘ ’

아니라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줬기 때문에 일단은 해보고 난 다음에 검증하면 된다라는 ‘ ’ , 

식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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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어려운 것 대인 의사소통 부족으로 아르바이트나 서클활동이 어려워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 

것 일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지 못하는 것 자기에게 맞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로 , , 

빠지기 쉬운 것 등이 있다 따라서 취업지원에 있어서 안심 안전한 환경 안에서 배우고 자신의 . , ⓵

상태나 특성을 이해하는 것 주위 사람들과 어떻게 살았고 어떠한 경험을 쌓았는지 등을 중심으로 , ⓶

사람과의 신뢰성의 구축 에 대해 파악하고 자신의 어려움과 곤란에 대한 대처법 등을 생각하는 ‘ ’ , 

것이 두 가지가 발달장애인 취업지원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된다.

기 도입기1 : 

자신의 페이스 맞추기 활동에 대해 기본적인 것을 결정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 계속 해보기: ,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구체화하기 어떠한 것이 자신의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있는지 : 

발견하여 자신의 상태에 대한 대응책 실천하기

기2

프로그램이나 주위 환경에 익숙해져서 선배 이용자가 생겼다 롤모델이 생겨서 의식에 . 

변화가 생겼다 선배가 그룹 워크 리더가 되어 같이 이야기하거나 마지막 마무리하는 역할을 . 

맡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 자신도 리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 

인간답게 생활하는 것이 느껴지며 이제부터는 여유도 충실이 가져겠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 . 

여전히 스스로 인사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기3

이용 시작 반년 후 사무 업소 첫 실습에 도전했다 약간의 긴장과 불안이 고조될 것이라고 , . 

생각되어 작고 온화한 환경에서 각자가 담담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분위기가 

바람직하다는 상담결과에 따라 관련업 회사에서 일간 사무 인쇄를 실시했다 실습 , 5 . 

목표로는 스스로 궁금한 것 질문하기 먼저 인사하기 일간 해내기 이렇게 세웠다 첫날은 ‘ , , 5 ’ . 

긴장감이 높았지만 두 번째 날은 여직원에게 직접 말을 걸 수 있었다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 

일이 실습장소에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기4

인재소개업 회사에서 본인이 원하는 표계산 소프트웨어 입력 보조업무 일에 도전하였다5 . 

직장 환경은 넓은 층에 각 부서가 단위로 된 곳으로 전화 업무도 많았다 일한다는 것이 . 

이런거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뚝딱 일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이 . 

들었다 이러한 말을 상담 때 하니 퇴학에 대해 계획하게 되었고 연초에는 구직등록을 하고 . , , 

앞으로의 취직에 대한 전망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내용을 가족과 공유하였다 나의 . . 

의향과 상담 결과 단조로운 것보다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일이 적당하게 집중 되어 좋고 , 

주위에 이해받을 수 있는 환경이 좋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기5

체력이나 집중력을 확인해 가며 사무보조 풀타임에 가까운 시간대의 다음 실습처를 

검토했고 제약회사에서 채용상담이 있어 이곳으로 실습이 결정되었다 전하고 싶은 내용을 , . 

미리 메모장에 적어 정리 하는 것을 훈련했다 중간이라도 매듭지어 가는 것을 연습하였다. . 

그후 제약회사에서 채용을 토대로 한 실습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한 회사만 경험하고 . 

그곳에서 오래 일할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이 나와 가족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상담하여, 

사업소에서 다른 회사와의 실습을 조정해 주었다 새로운 실습지는 정밀기기 제조업체로 . 

검사에 부수된 사무 업무와 탁상에서의 검사 보조를 포함한 업무 내용으로 환경적으로는 

혼자 묵묵하게 일 하는 곳이었다 규율이나 제복도 있었다 사풍 환경 업무 내용 등을 . . , , 

표 취업이행지원 사무소의 취업지원 사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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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업 지원 결과( ) 

 취업이행지원 서비스의 실습을 통해 자신이 성장했다고 느꼈다. 

 스스로 자연스럽게 인사할 수 있게 되었다.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느꼈고 그것이 매우 기뻤다, .

 내가 몸담은 업무가 주위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느껴 매우 기뻤다.

 근무 후 사업소에 들러 면담하고 회사와 공유해야 할 점은 사업소 담당자가 회사 담당자와 공

유해 주는 사후 관리도 받고 있다.

대학교 및 전문기관 교육(2) 

가 나고야 대학( ) 

발달장애인 고용을 위한 교육적인 지원에 관해서는 크게 대학교의 활동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 

나고야 대학교에서는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내 취업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발달장애는 타인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주의 결여 시간 관리에 대한 어려움 등을 겪고 . , , 

있기 때문에 취업활동이나 일에 있어서 이러한 특성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 

경험이 부족한 경우 자신의 특성을 알아차리기 곤란하여 취업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이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고야 대학교에서는 년부터 학생지원센터 중심으로 . 2017

취업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나 메이세이 대학( ) 

메이세이 대학의 경우 발달장애 학생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단계로 나누어 지원하며 학내 , 3 , 

센터인 발달지원 연구센터의 지원한다 발달지원 연구센터의 지원은 발달장애 학생에게 취업이나 . 

대학생활에서 필요한 스킬 획득을 목표로 한 사회참여 훈련과 획득한 스킬의 운용과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인턴십에 대한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START (Survival Skills 

으로 명칭해 년부터 전개되고 있다Training for Adaptation, Relationship, Transition) 2008 . 

비교한후 제약회사에서의 채용 전제 실습을 나가기러 결정했다 향후 함께 일할 것을 상정한 . 

후 일간의 실습이 진행되었다 차 실습을 바탕으로 시간을 의식해 행동하는 것17 . 1 ‘ , 

상대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실제 일하는 것을 의식하는 것 이러한 , ’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임했다 실습 하면서 불안감이 컸지만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한다 가 3 . ‘ ’

아니라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줬기 때문에 일단은 해보고 난 다음에 검증하면 된다라는 ‘ ’ , 

식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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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위한 지원으로 획득한 스킬이 직장에서 운용될 수 있는지 자신이 상상한 일과 실제 일 ,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까지 지내온 대학 이라는 장소와 직장 이라는 장소는 무엇이 , ‘ ’ ‘ ’

다른지 등에 대해 실제 체험을 통해 거듭 확인하고 자신 안에 있는 이미지와의 차이를 수정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실제 인턴십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인턴십을 체험한 학생들은 대학 선후배라, . “

는 인간관계와 직장 상사라는 사람과의 관계는 많이 달랐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서 일하는 .”, “

것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장소인지 구체적으로 이미지화할 .”, “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의 의견을 이야기하였다 즉 인턴십은 취직활동에의 의욕을 높이거나 .” . , 

희망하는 일의 내용을 재고하는 등 귀중한 체험의 기회로 평가되고 있다 학생 본인에 대해 되돌아보. 

는 것을 돕기 위해 인턴십 장소의 담당자와 제휴를 도모하여 직장에서 업무에 대한 의욕 서투른 , 

것 잘하는 것 획득한 스킬의 운용 상황 등 세세한 내용을 공유하고 학생에게 정중한 피드백을 , ,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 표 의 사례는 장애인 직업종합센터에서 . < 47>

발간한 대학 등 취업지원기관과의 연계에 의한 지원의 사례집에서 발췌한 메이세이 대학의 구체적 

사례이다.

씨는 대학에서의 친구관계 문제를 가지고 대학 학년이 되던 봄에 학생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지원자 A 3 . 

씨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의사소통에서 위화감을 느끼고 수학 상황에서 발달장애가 의심되어 이후 여러 A

차례 면담을 하였습니다 지원자는 씨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한 후 의료기관의 진찰을 권유하였습니다A , . 

씨는 정신과 진료를 받고 진단을 받았는데 씨가 말하길 지금까지 왜 잘 안 될까 라고 계속 A ASD , A “ ‘ ’

고민했는데 이제 속이 후련하네요 납득이 가는 기분입니다 라며 진단에 대해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 .”

있었습니다 이후 씨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지원을 받으며 취업활동에 의욕적으로 임하고 . A START 

있었습니다 그러나 졸업을 위한 졸업논문 준비와 취업활동의 양립은 예상보다 어려웠고 바쁜 나날로 인해 . , 

컨디션이 나빠지고 기분이 우울해져서 결과적으로 졸업을 년 늦추게 되었습니다 유급이라는 결과를 1 . 

낳았지만 씨에게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고 정신적으로도 안정되어 졸업논문을 빨리 준비하고 집중적으로 , A

취업활동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무사히 졸업이 결정되었지만 아직 회사에서 일할 자신이 없습니다. “ . 

그래서 좀 더 일을 체험하기 위해 취업이행지원 사업소에서 일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취업이행지원 .”

사업소에서 약 년간 일했고 그 후 대기업 특례 자회사에 취직하였습니다 취직할 때에는 계약직이었지만2 , . , 

직장에서의 일이 인정되어 현재는 정규직으로 채용되었고 바쁘고 충실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씨의 사례에서 지원 포인트는 지원자가 상담에 응한 초기 단계에서 발달장애를 깨닫고 의료기관과 A ①

연결할 수 있었다는 것 씨의 페이스에 맞추어 졸업논문이나 취업활동을 실시하고 시간을 들여 , A , ②

특성파악이나 장애수용 업무이해를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것 대학 내에서의 지원에 그치지 않고 , , ③

의료기관 취업이행지원 사업소 특례 자회사 등 학외 기관과도 연계를 도모하면서 다층적인 지원을 계속할 , , 

수 있었다는 것도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의 취업 지원이라고 하면 대학내에서 어떠한 서포트를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 , 

만 학내에 없는 자원을 학외에 요구해 그것을 코디할 수 있는 지원자의 존재가 한층 더 중요하다고 생각, , 

됩니다.

표 메이세이 대학의 취업지원 서비스 사례<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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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메이세이 대학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취업과 관련한 학술적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메이세이 대학 도쿄도 히노시 에서 년 월 일 발달장애가 있는 대학생 취업지원 , ( ) 2015 12 5 ‘

현황과 앞으로 라는 공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 심포지엄은 일본 학회와 메이세이대학 공동 ’ . LD  

개최로 학교 관계자들과 취업지원하고 있는 기업이나 사업소 장애인을 고용하는 특례 자회사의 , , 

관계자들이 모여 토의하고 정보를 교환하였다.

특화형 취업 이행 지원 사업소 뉴로 다이브(3) IT Neuro Dive( )

가 취업지원 내용( ) 

종합 인재 서비스 기업인 퍼솔 그룹 산하에서 장애인 고용지원 사업을 다루는 퍼솔 챌린지      

주식회사 본사 도쿄도 미나토구 대표 이사 이노우에 마사히로 이하 퍼솔 챌린지( : , : , ) Neuro Dive       

는 일본 최초의 첨단 특화형 취업이행지원 사업소로서 년 월에 아키하바라에 개소 IT 2019 11

하였다 년 월에는 요코하마 같은 해 월에는 후쿠오카에 개소하여 장애가 있는 사람의 . 2021 7 , 12 

첨단 영역에의 확대 취업을 지원해 왔다 연 이용자수는 명 이상으로 데이터 분석가나 IT · . 100 ,  

기계 학습 엔지니어 디지털 마케팅 등을 포함한 직종에 명 이상의 취업자를 배출하여 입사 , 30

년 후의 정착률은 를 넘고 있다 직업 미경험자의 이용도 많고 이용 개월 1 90% . Neuro Dive IT , 5 

만에 취직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나 취업지원 결과( ) 

는 고용 노하우에 의한 취업 지원원을 배치하고 개인 특성이나 의향에 맞춘 학습 Neuro Dive ,  

계획부터 취업까지의 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초 지식과 시장 경향을 비롯하여 . IT  

기업에서 첨단 인재로 활약하는 데 필요한 기계 학습 디지털 마케팅 비주얼라이즈IT AI , , , 「 」 「 」 「 」・

업무 자동화 의 개의 전문 스킬을 배울 수 있다 이용자의 가 에서의 RPA 4 . 98% Neuro Dive「 」・  

학습으로 첨단 영역 스킬의 향상을 실감했다 라고 회답하고 있다 퍼솔 챌린지는 퍼솔 그룹의 “ IT .” . 

특례 자회사로서 명 이상의 장애인 직원을 고용하고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연간 명을 800 , 1,000

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의 취직 전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에서는 이러한 실적 경험을 · . Neuro Dive 

바탕으로 이용자의 진로 커리어 상담 기업 연구나 응모 서류 작성 면접 대책 등의 취업지원을 · , ,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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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위한 지원으로 획득한 스킬이 직장에서 운용될 수 있는지 자신이 상상한 일과 실제 일 ,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까지 지내온 대학 이라는 장소와 직장 이라는 장소는 무엇이 , ‘ ’ ‘ ’

다른지 등에 대해 실제 체험을 통해 거듭 확인하고 자신 안에 있는 이미지와의 차이를 수정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실제 인턴십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인턴십을 체험한 학생들은 대학 선후배라, . “

는 인간관계와 직장 상사라는 사람과의 관계는 많이 달랐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서 일하는 .”, “

것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장소인지 구체적으로 이미지화할 .”, “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의 의견을 이야기하였다 즉 인턴십은 취직활동에의 의욕을 높이거나 .” . , 

희망하는 일의 내용을 재고하는 등 귀중한 체험의 기회로 평가되고 있다 학생 본인에 대해 되돌아보. 

는 것을 돕기 위해 인턴십 장소의 담당자와 제휴를 도모하여 직장에서 업무에 대한 의욕 서투른 , 

것 잘하는 것 획득한 스킬의 운용 상황 등 세세한 내용을 공유하고 학생에게 정중한 피드백을 , ,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 표 의 사례는 장애인 직업종합센터에서 . < 47>

발간한 대학 등 취업지원기관과의 연계에 의한 지원의 사례집에서 발췌한 메이세이 대학의 구체적 

사례이다.

씨는 대학에서의 친구관계 문제를 가지고 대학 학년이 되던 봄에 학생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지원자 A 3 . 

씨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의사소통에서 위화감을 느끼고 수학 상황에서 발달장애가 의심되어 이후 여러 A

차례 면담을 하였습니다 지원자는 씨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한 후 의료기관의 진찰을 권유하였습니다A , . 

씨는 정신과 진료를 받고 진단을 받았는데 씨가 말하길 지금까지 왜 잘 안 될까 라고 계속 A ASD , A “ ‘ ’

고민했는데 이제 속이 후련하네요 납득이 가는 기분입니다 라며 진단에 대해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 .”

있었습니다 이후 씨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지원을 받으며 취업활동에 의욕적으로 임하고 . A START 

있었습니다 그러나 졸업을 위한 졸업논문 준비와 취업활동의 양립은 예상보다 어려웠고 바쁜 나날로 인해 . , 

컨디션이 나빠지고 기분이 우울해져서 결과적으로 졸업을 년 늦추게 되었습니다 유급이라는 결과를 1 . 

낳았지만 씨에게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고 정신적으로도 안정되어 졸업논문을 빨리 준비하고 집중적으로 , A

취업활동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무사히 졸업이 결정되었지만 아직 회사에서 일할 자신이 없습니다. “ . 

그래서 좀 더 일을 체험하기 위해 취업이행지원 사업소에서 일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취업이행지원 .”

사업소에서 약 년간 일했고 그 후 대기업 특례 자회사에 취직하였습니다 취직할 때에는 계약직이었지만2 , . , 

직장에서의 일이 인정되어 현재는 정규직으로 채용되었고 바쁘고 충실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씨의 사례에서 지원 포인트는 지원자가 상담에 응한 초기 단계에서 발달장애를 깨닫고 의료기관과 A ①

연결할 수 있었다는 것 씨의 페이스에 맞추어 졸업논문이나 취업활동을 실시하고 시간을 들여 , A , ②

특성파악이나 장애수용 업무이해를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것 대학 내에서의 지원에 그치지 않고 , , ③

의료기관 취업이행지원 사업소 특례 자회사 등 학외 기관과도 연계를 도모하면서 다층적인 지원을 계속할 , , 

수 있었다는 것도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의 취업 지원이라고 하면 대학내에서 어떠한 서포트를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 , 

만 학내에 없는 자원을 학외에 요구해 그것을 코디할 수 있는 지원자의 존재가 한층 더 중요하다고 생각, , 

됩니다.

표 메이세이 대학의 취업지원 서비스 사례<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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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메이세이 대학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취업과 관련한 학술적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메이세이 대학 도쿄도 히노시 에서 년 월 일 발달장애가 있는 대학생 취업지원 , ( ) 2015 12 5 ‘

현황과 앞으로 라는 공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 심포지엄은 일본 학회와 메이세이대학 공동 ’ . 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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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취업지원 사례( ) 

씨 대 의 사례 출처 누리집Y (30 ) ( : Neuro Dive )

아키하바라 이용 기간 년Neuro Dive 1：

전직 공무원 사무계: ( )

취업처 대기업 기업 연구개발계 데이터 과학자: IT 

장애명 광범성 발달장애: 

익숙하지 않은 환경 하에서 컨디션을 무너뜨리고 휴직 기간을 거쳐 퇴직

저는 사무계직의 공무원으로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재학 중에 한번은 민간기업에 취업활동을 하고 . 
있었습니다만 능숙하지 않았고 법학부였기 때문에 법률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길 이라는 생각이 들어 , ‘ ’

공무원 지망으로 전환해서 다시 취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졸업 연도는 동일본 대지진이 있던 . 
해였기 때문에 지방자치체에서의 모집이 많아 신졸로 지방 공무원에 취직했습니다 배속처에서는 주위의 . 
동료나 선배 분들이 매우 바빠 입사 직후부터 연수도 없이 업무가 시작되어 일에 쫓기는 

날들이었습니다 원래 사람에게 질문하는 것이 능숙하지 않았고 그러한 환경 하에서 모르는 일이 . ,  
많았는데 스트레스로 결국 컨디션이 무너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광범성 발달장애의 진단을 받아 그대로 , . 

휴직하게 되었습니다 반년간 휴직했습니다만 결국 직장으로 복귀할 수 없는 채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 . 
독학으로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다시 일하고 싶습니다IT .

실은 컨디션이 무너졌을 때 우연히 손에 넣은 책이 계열의 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독학으로 프로, IT . 
그래밍이나 기계 학습 수학을 배웠습니다 제 안에서 그 지식을 살려 다시 취업하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 , . 
있어 공부를 계속하면서 취업이행지원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 . Neuro  

를 이용하기 전까지 약 년 동안 다른 취업이행지원을 이용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내가 요구하고 있Dive 6 ‘

는 것과 뭔가 다르다 라고 느꼈습니다 주만에 그만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첨단 특화형의 취업’ . 2 . IT  
이행지원 사업소 의 존재를 알았고 꼭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설명회를 신청했습Neuro Dive , 

니다.

의 이용을 결정한 이유는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의 훈련 내용이 있는 것과 대형 인재회사가 Neuro Dive

운영하고 있는 것이 좋은 취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설명회에 참가한 다. 
음 달에는 체험 이용을 하고 년 월부터 정식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 2 .

기업 실습을 통해 일하는 이미지를 잡아 내정 획득

이번 내정을 받은 것은 대기업 기업의 연구개발계 데이터 과학자입니다 저는 기업 실습에 작년 IT . 8 
월과 월 총 회 참가했습니다 를 이용하기 전부터 관련 논문을 읽어 온 경험으로부11 , 2 . Neuro Dive IT  
터 지금까지 공부해 온 것을 실천의 장소에서 시험해 보고 싶다 기업 측에서 어떻게 연구 데이터를 , ‘ ’, ‘

활용해 비즈니스를 진행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라는 생각이 계속 있었습니다' .

회차 월의 기업 실습은 온라인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실습 종료 후에 향후의 전형을 희망했는데1 , 8 . ,  
기업 측으로부터 필요한 배려나 실제로 출근해서 업무가 가능한가를 확인하고 싶다고 해서 회차 월의 2 11

기업 실습에서는 주 일 출근을 하고 다른 날은 온라인으로 실습 과제를 했습니다 실습 과제는 2 . Kaggle 
의 데이터를 사용해 사업부로부터의 검증 의뢰를 상정한 기계 학습 모델의 개발 기술에 관한 논문 조AI 

사와 사업화 검토이었습니다 기업 측이 향후 조사를 필요로 하는 분야의 논문을 조사해서 어떻게 비즈니. 

표 씨 대 의 취업 지원 사례< 48> Y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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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씨 대 의 취업 지원 사례< 48> Y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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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애인 연금) 

일본의 경우 장애인 연금은 크게 장애 기초연금과 장애 후생연금이 있다 연금을 결정하는 , . 

기준은 초진일 장애의 원인이 된 병이나 부상으로 처음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은 날 에 가입하고 ‘ ( )’

있던 연금의 종류에 의해 결정된다 장애인 연금 수령 조건은 초진일에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 (1)

있을 것 초진일 의 전날에 있어서 보험료의 납부기간이나 면제 기간 등이 일정 이상 있는 , (2)‘ ’ , 

것 장애의 기준이 정해진 기준에 해당할 것 이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3) , 3 .

장애인 기초연금(1) 

장애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초진일이 있는 사람 자영업자 무직인 사람 학생 후생연금보( , , , ①

험에 가입하고 있는 배우자 회사원 등 에 부양된 사람 등 세 전이나 세 이상 세 미만 연금제( ) ) 20 , 60 65 (②

도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 으로 일본 국내에 살고 있는 동안에 초진일이 있는 사람이 수급할 수 ) , 

있는 장애인 연금을 의미한다 급과 급이 대상이 되며 장애 후생연금과 달리 급이나 장애 수당금은 . 1 2 , 3

스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검증하고 자료를 정리한 후 마지막 날에는 담당 임원의 앞에서 프레젠

테이션까지 실시했습니다 실습 기간 중에는 수락처 부서의 담당쪽에 하루 회 아침과 저녁으로 과제의 . 2 ,  
진척 보고를 하고 인사 담당자와 몇회인가 면담을 하며 건강관리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논, . 
문 조사는 거의 혼자 진행하는 것이 많았지만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은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를 받아 자료, 

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상대는 어떤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지 등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 
때문에 보다 실천적인 발표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독학으로 논문을 읽고 학습해 온 것이 비즈니스의 장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은 즐거운 것이었고 실제로 일하는 분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일하는 이미지가 생긴 것도 아주 좋은 경, 

험이었습니다.

전문 지식을 추구하면서 무리 없이 오랫동안 일하고 싶다.

기업 실습 후의 전형에는 수검과 온라인 면접이 있었습니다 면접으로 업무 내용의 최종 확인이 SPI . 
있어었는데 배속처에서 전문성을 살려서 나갈 수 있겠다는 확신을 다시 얻어 입사를 결정했습니다. 

내정처에서는 장애에 대한 배려도 받으면서 무리하지 않고 오랫동안 작동하고 싶습니다 취업 후에도 . 
건강관리는 제대로 의식해 가고 싶습니다 를 이용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테크놀로지 . Neuro Dive IT  
어드바이저가 실제의 데이터를 분석한 아티팩트를 바탕으로 이 데이터는 비즈니스에 어떻게 살릴 수 ‘

있을까 라든가 거기에서 얻은 지식을 전혀 모르는 제 자에게 어떻게 전해서 이해시킬까 라는 것에 ’ , ( ) 3 ?’

대해 토론하면서 열심히 지도해 주신 것이 매우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업 준비성에 관한 강좌 , . ,  
중에서 셀프 컴패션 강좌는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게 . ‘ 
해도 성과는 오르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에게 관용적인 사람이 아니면 성과는 오르지 않는다 라고 한 . ’

것입니다 그 외에도 그룹 워크나 스트레스 대처 면접 연습 등도 매우 참고가 된 강좌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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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며 초진일 이 세 전에 있는 장애인의 경우 본인의 소득에 의해 제한이 있다 장애 기초연금 , ‘ ’ 20 . 

금액의 경우 년 기준 급은 엔 월액 엔 자녀 가산 급은 엔 월액 (2023 ) 1 993,750 ( 82,821 ) + , 2 795,000 (

엔 자녀의 가산으로 계산되며 급의 연금액은 급의 배이다66,250 )+ 1 2 1.25 .

자녀 가산의 경우 세 고교 졸업 까지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가산이 붙는다 자녀의 , 18 ( ) . 

장애등급이 급 또는 급인 경우 자녀 가산은 세 세까지 연장하여 지급되며 자녀의 장애등급1 2 , 18 -20 , 

은 장애연금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된다 자녀의 일정한 연수입 기준 전년의 연수입 만 엔 . ( 850

미만 등 을 충족하고 있을 것이 조건이다 또한 장애 기초연금 수급중에 자녀가 태어나거나 세가 ) . , 18

되었을 경우 그 다음달부터 가산의 유무나 가산액이 바뀌게 된다 첫째와 둘째 아이의 경우 인당 . 1

엔 월액 엔 이며 셋째 이후는 인당 엔 월액 엔 이다228,700 ( 19,058 ) , 1 76,200 ( 6,350 ) . 

장애인 후생연금(2) 

장애 후생연금은 후생연금 보험 가입 중 초진일이 있는 사람 회사원 등 이 수급할 수 있는 장애인 ( )

연금이다 장애 등급 급 급 급 장애 수당금이 해당된다 이때 장애 수당금은 일시금으로 . 1 , 2 , 3 , . 

지급된다 장애 후생연금의 금액은 표 과 같다. < 49> .

장애등급 금액

급1 장애 기초연금 엔 자녀 가산 보수비례연금 배우자 가산연금993,750 + + *1.25 + 

급2 장애 기초연금 엔 자녀 가산 보수비례연금 배우자 가산연금795,000 + + + 

급3 보수비례연금 최저 보장금액 엔 월액 엔( 596,300 ( 49,693 ))

장애 수당금 보수비례연금의 년분 최저 보장금액 엔 일시지급2 ( 1,192,600 )*

표 년 기준 장애후생 연금 금액< 49> 2023

장애 후생연금의 보수비례연금은 사람에 따라 다르며 평균 표준 보수액 후생연금 보혐료의 , (

계산 기준 이나 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기관 등에 의해 연금이 변화한다 급과 급은 ) . 1 2

장애 후생연금과 장애 기초연금이 함께 지급되며 급과 장애 수당금은 보수비례의 연금만 지급되기 , 3

때문에 가입기간이 짧은 등의 이유로 금액이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최저 보장금액이 설정되어 

있다 한편 배우자 가산연금은 본인이 급 또는 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계유지 관계에 있는 . , 1 2

세 미만의 배우자 사실혼 포함 가 있을 때 붙는 가산 연금을 의미한다 배우자가 일정한 연수입 65 ( ) . 

기준 전년의 연수입이 만 엔 미만 등 을 충족하고 있을 것이 조건이다 장애등급이 급일 ( 850 ) . 1, 2

경우 엔 월액 엔 이 가산되며 급과 장애 수당금은 해당되지 않는다228,700 ( 19,058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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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애인 연금) 

일본의 경우 장애인 연금은 크게 장애 기초연금과 장애 후생연금이 있다 연금을 결정하는 , . 

기준은 초진일 장애의 원인이 된 병이나 부상으로 처음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은 날 에 가입하고 ‘ ( )’

있던 연금의 종류에 의해 결정된다 장애인 연금 수령 조건은 초진일에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 (1)

있을 것 초진일 의 전날에 있어서 보험료의 납부기간이나 면제 기간 등이 일정 이상 있는 , (2)‘ ’ , 

것 장애의 기준이 정해진 기준에 해당할 것 이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3) , 3 .

장애인 기초연금(1) 

장애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초진일이 있는 사람 자영업자 무직인 사람 학생 후생연금보( , , , ①

험에 가입하고 있는 배우자 회사원 등 에 부양된 사람 등 세 전이나 세 이상 세 미만 연금제( ) ) 20 , 60 65 (②

도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 으로 일본 국내에 살고 있는 동안에 초진일이 있는 사람이 수급할 수 ) , 

있는 장애인 연금을 의미한다 급과 급이 대상이 되며 장애 후생연금과 달리 급이나 장애 수당금은 . 1 2 , 3

스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검증하고 자료를 정리한 후 마지막 날에는 담당 임원의 앞에서 프레젠

테이션까지 실시했습니다 실습 기간 중에는 수락처 부서의 담당쪽에 하루 회 아침과 저녁으로 과제의 . 2 ,  
진척 보고를 하고 인사 담당자와 몇회인가 면담을 하며 건강관리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논, . 
문 조사는 거의 혼자 진행하는 것이 많았지만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은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를 받아 자료, 

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상대는 어떤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지 등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 
때문에 보다 실천적인 발표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독학으로 논문을 읽고 학습해 온 것이 비즈니스의 장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은 즐거운 것이었고 실제로 일하는 분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일하는 이미지가 생긴 것도 아주 좋은 경, 

험이었습니다.

전문 지식을 추구하면서 무리 없이 오랫동안 일하고 싶다.

기업 실습 후의 전형에는 수검과 온라인 면접이 있었습니다 면접으로 업무 내용의 최종 확인이 SPI . 
있어었는데 배속처에서 전문성을 살려서 나갈 수 있겠다는 확신을 다시 얻어 입사를 결정했습니다. 

내정처에서는 장애에 대한 배려도 받으면서 무리하지 않고 오랫동안 작동하고 싶습니다 취업 후에도 . 
건강관리는 제대로 의식해 가고 싶습니다 를 이용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테크놀로지 . Neuro Dive IT  
어드바이저가 실제의 데이터를 분석한 아티팩트를 바탕으로 이 데이터는 비즈니스에 어떻게 살릴 수 ‘

있을까 라든가 거기에서 얻은 지식을 전혀 모르는 제 자에게 어떻게 전해서 이해시킬까 라는 것에 ’ , ( ) 3 ?’

대해 토론하면서 열심히 지도해 주신 것이 매우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업 준비성에 관한 강좌 , . ,  
중에서 셀프 컴패션 강좌는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게 . ‘ 
해도 성과는 오르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에게 관용적인 사람이 아니면 성과는 오르지 않는다 라고 한 . ’

것입니다 그 외에도 그룹 워크나 스트레스 대처 면접 연습 등도 매우 참고가 된 강좌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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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며 초진일 이 세 전에 있는 장애인의 경우 본인의 소득에 의해 제한이 있다 장애 기초연금 , ‘ ’ 20 . 

금액의 경우 년 기준 급은 엔 월액 엔 자녀 가산 급은 엔 월액 (2023 ) 1 993,750 ( 82,821 ) + , 2 795,000 (

엔 자녀의 가산으로 계산되며 급의 연금액은 급의 배이다66,250 )+ 1 2 1.25 .

자녀 가산의 경우 세 고교 졸업 까지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가산이 붙는다 자녀의 , 18 ( ) . 

장애등급이 급 또는 급인 경우 자녀 가산은 세 세까지 연장하여 지급되며 자녀의 장애등급1 2 , 18 -20 , 

은 장애연금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된다 자녀의 일정한 연수입 기준 전년의 연수입 만 엔 . ( 850

미만 등 을 충족하고 있을 것이 조건이다 또한 장애 기초연금 수급중에 자녀가 태어나거나 세가 ) . , 18

되었을 경우 그 다음달부터 가산의 유무나 가산액이 바뀌게 된다 첫째와 둘째 아이의 경우 인당 . 1

엔 월액 엔 이며 셋째 이후는 인당 엔 월액 엔 이다228,700 ( 19,058 ) , 1 76,200 ( 6,350 ) . 

장애인 후생연금(2) 

장애 후생연금은 후생연금 보험 가입 중 초진일이 있는 사람 회사원 등 이 수급할 수 있는 장애인 ( )

연금이다 장애 등급 급 급 급 장애 수당금이 해당된다 이때 장애 수당금은 일시금으로 . 1 , 2 , 3 , . 

지급된다 장애 후생연금의 금액은 표 과 같다. < 49> .

장애등급 금액

급1 장애 기초연금 엔 자녀 가산 보수비례연금 배우자 가산연금993,750 + + *1.25 + 

급2 장애 기초연금 엔 자녀 가산 보수비례연금 배우자 가산연금795,000 + + + 

급3 보수비례연금 최저 보장금액 엔 월액 엔( 596,300 ( 49,693 ))

장애 수당금 보수비례연금의 년분 최저 보장금액 엔 일시지급2 ( 1,192,600 )*

표 년 기준 장애후생 연금 금액< 49> 2023

장애 후생연금의 보수비례연금은 사람에 따라 다르며 평균 표준 보수액 후생연금 보혐료의 , (

계산 기준 이나 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기관 등에 의해 연금이 변화한다 급과 급은 ) . 1 2

장애 후생연금과 장애 기초연금이 함께 지급되며 급과 장애 수당금은 보수비례의 연금만 지급되기 , 3

때문에 가입기간이 짧은 등의 이유로 금액이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최저 보장금액이 설정되어 

있다 한편 배우자 가산연금은 본인이 급 또는 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계유지 관계에 있는 . , 1 2

세 미만의 배우자 사실혼 포함 가 있을 때 붙는 가산 연금을 의미한다 배우자가 일정한 연수입 65 ( ) . 

기준 전년의 연수입이 만 엔 미만 등 을 충족하고 있을 것이 조건이다 장애등급이 급일 ( 850 ) . 1, 2

경우 엔 월액 엔 이 가산되며 급과 장애 수당금은 해당되지 않는다228,700 ( 19,058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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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고용주를 위한 지원3) 

가 특정 구직자 고용 개발 보조금) 

고령자나 장애 등으로 취업이 곤란한 사람에을 헬로워크 등의 소개에 의해 고용 보험의 일반 

피보험자로서 고용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조성금이다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코스로는 다음의 . 

가지가 있다2 .

특정 취업 곤란자 코스(1) 

특정 취업 곤란자 코스는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의 취업 곤란자를 헬로워크 등을 통해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조성금이다 본 코스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대상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해야 . 

한다 구체적으로는 대상 노동자의 연령이 세 이상에 이를 때까지 계속 고용해야 하고 해당 . 65

고용기간이 계속해서 년 이상인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될 필요가 있다 보조금의 지급액은 장애정도 2 . 

외에 신청한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괄호 안이 중소기업 이외의 사업주에 . 

대한 조성 금액 괄호 외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성 금액이다, .

고용 된 사람 중증 장애인 등을 제외한 신체 지적장애인의 경우는 연액 만 엔 만 엔 이 · 120 (50 )

년간 년간 중증의 신체 지적장애인 세 이상의 신체 지적장애인 및 정신 장애인의 경우는 2 (1 ), · , 45 ·

연액 만 엔 만 엔 이 년간 년 개월 지급된다240 (100 ) 3 (1 6 ) .

또 고용된 사람이 단시간 노동자인 경우는 장애가 중증인지의 구별은 없고 연액 만 엔 만 , , 80 (30

엔 이 년간 년간 지급된다) 2 (1 ) .

발달장애 난치성질환 환자 고용개발코스(2) ・

발달장애 난치성질환 환자고용개발코스는 발달장애인 또는 난치성질환 환자를 계속 고용하는 ・

사업주에 대한 조성금이다 특정 취업 곤란자 코스 와 마찬가지로 본 조성금을 수급하려면 헬로워크 .‘ ’

등을 통해 대상 노동자를 고용하고 대상 노동자의 나이가 세 이상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고용 65

그리고 해당 고용기간이 계속해서 년 이상이라는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될 필요가 있다 또 사업주에2 . , 

게는 고용한 노동자에 대한 배려사항을 보고할 의무가 부과되어 고용으로부터 약 반년 후에 헬로워크 

직원에 의한 직장 방문을 받게 된다 조성금은 신청자가 중소기업은 경우 대상인 단시간 노동자 . , 

명당 연액 만 엔이 년간 그 이외의 노동자 인당 연액 만 엔이 년간 지급된다 신청자가 1 80 2 , 1 120 2 .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단시간 노동자 인당 연액 만 엔이 년간 그 이외의 노동자 인당 , 1 30 1 , 1

연액 만 엔이 년간 지급된다5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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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판 고용 보조금) 

트라이얼 고용 보조금은 장애인을 원칙적으로 개월간 시행고용하는 트라이얼 고용 을 실시하는 3 ‘ ’

기업에 지급된다 트라이얼 고용은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늘리는 시도로 설치되었다 이 보조금에는 . . 

장애인 체험 코스 와 장애인 단시간 체험 코스 의 가지가 있다2 .「 」 「 」

장애인 체험 코스(1) 

장애인 체험 코스는 주일의 소정 근무 시간이 정규 고용 직원과 동등한 시간 이상으로 설정되어 1 30

있다 본 코스의 조성금은 대상의 노동자가 정신장애인의 경우 최초의 개월간은 월액 최대 만 . , 3 8

엔 다음의 개월간은 월액 최대 만 엔이 지급된다 그 이외의 장애인의 경우 월액 최대 만 , 3 4 . , 4

엔이 개월간 지급된다3 .

장애인 단시간 체험 코스(2) 

장애인 단시간 체험 코스는 처음에는 주 시간 이상 시간 미만의 근무부터 시작하여 근무자의 10 20

상황에 맞추다가 결국 주 시간 이상의 근무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코스의 20 . 

조성금은 대상자 명당 만 엔이 최대 개월간 지급된다1 4 12 .

    

다 시설의 설비 및 고용 관리) 

장애인 고용 납부금에 기초한 조성금으로 사업주가 법정 고용률을 지키기 위해 시설 설비의 ·

정비나 고용관리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으면 장애인의 고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성되는 보조금이다.

이 중 시설의 설비 및 고용 관리에 있어서는 다음 개의 보조금을 들 수 있다, 5 .

장애인 작업 시설 설치 등 보조금 장애인 복지 시설 설치 등 보조금(1) · 

장애인 개조 등 조성금(2) 

심각한 장애인 등 통근 대책 보조금(3) 

중증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소 시설 설치 등 조성금(4) 

직장 적응 원조자 보조금(5) 

  

라 직업 능력 개발 인력 개발 지원 조성금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코스) ( )：

직업에 따라 장애인에게 필요한 능력을 개발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이나 훈련을 지속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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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고용주를 위한 지원3) 

가 특정 구직자 고용 개발 보조금) 

고령자나 장애 등으로 취업이 곤란한 사람에을 헬로워크 등의 소개에 의해 고용 보험의 일반 

피보험자로서 고용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조성금이다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코스로는 다음의 . 

가지가 있다2 .

특정 취업 곤란자 코스(1) 

특정 취업 곤란자 코스는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의 취업 곤란자를 헬로워크 등을 통해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조성금이다 본 코스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대상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해야 . 

한다 구체적으로는 대상 노동자의 연령이 세 이상에 이를 때까지 계속 고용해야 하고 해당 . 65

고용기간이 계속해서 년 이상인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될 필요가 있다 보조금의 지급액은 장애정도 2 . 

외에 신청한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괄호 안이 중소기업 이외의 사업주에 . 

대한 조성 금액 괄호 외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성 금액이다, .

고용 된 사람 중증 장애인 등을 제외한 신체 지적장애인의 경우는 연액 만 엔 만 엔 이 · 120 (50 )

년간 년간 중증의 신체 지적장애인 세 이상의 신체 지적장애인 및 정신 장애인의 경우는 2 (1 ), · , 45 ·

연액 만 엔 만 엔 이 년간 년 개월 지급된다240 (100 ) 3 (1 6 ) .

또 고용된 사람이 단시간 노동자인 경우는 장애가 중증인지의 구별은 없고 연액 만 엔 만 , , 80 (30

엔 이 년간 년간 지급된다) 2 (1 ) .

발달장애 난치성질환 환자 고용개발코스(2) ・

발달장애 난치성질환 환자고용개발코스는 발달장애인 또는 난치성질환 환자를 계속 고용하는 ・

사업주에 대한 조성금이다 특정 취업 곤란자 코스 와 마찬가지로 본 조성금을 수급하려면 헬로워크 .‘ ’

등을 통해 대상 노동자를 고용하고 대상 노동자의 나이가 세 이상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고용 65

그리고 해당 고용기간이 계속해서 년 이상이라는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될 필요가 있다 또 사업주에2 . , 

게는 고용한 노동자에 대한 배려사항을 보고할 의무가 부과되어 고용으로부터 약 반년 후에 헬로워크 

직원에 의한 직장 방문을 받게 된다 조성금은 신청자가 중소기업은 경우 대상인 단시간 노동자 . , 

명당 연액 만 엔이 년간 그 이외의 노동자 인당 연액 만 엔이 년간 지급된다 신청자가 1 80 2 , 1 120 2 .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단시간 노동자 인당 연액 만 엔이 년간 그 이외의 노동자 인당 , 1 30 1 , 1

연액 만 엔이 년간 지급된다5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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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판 고용 보조금) 

트라이얼 고용 보조금은 장애인을 원칙적으로 개월간 시행고용하는 트라이얼 고용 을 실시하는 3 ‘ ’

기업에 지급된다 트라이얼 고용은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늘리는 시도로 설치되었다 이 보조금에는 . . 

장애인 체험 코스 와 장애인 단시간 체험 코스 의 가지가 있다2 .「 」 「 」

장애인 체험 코스(1) 

장애인 체험 코스는 주일의 소정 근무 시간이 정규 고용 직원과 동등한 시간 이상으로 설정되어 1 30

있다 본 코스의 조성금은 대상의 노동자가 정신장애인의 경우 최초의 개월간은 월액 최대 만 . , 3 8

엔 다음의 개월간은 월액 최대 만 엔이 지급된다 그 이외의 장애인의 경우 월액 최대 만 , 3 4 . , 4

엔이 개월간 지급된다3 .

장애인 단시간 체험 코스(2) 

장애인 단시간 체험 코스는 처음에는 주 시간 이상 시간 미만의 근무부터 시작하여 근무자의 10 20

상황에 맞추다가 결국 주 시간 이상의 근무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코스의 20 . 

조성금은 대상자 명당 만 엔이 최대 개월간 지급된다1 4 12 .

    

다 시설의 설비 및 고용 관리) 

장애인 고용 납부금에 기초한 조성금으로 사업주가 법정 고용률을 지키기 위해 시설 설비의 ·

정비나 고용관리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으면 장애인의 고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성되는 보조금이다.

이 중 시설의 설비 및 고용 관리에 있어서는 다음 개의 보조금을 들 수 있다, 5 .

장애인 작업 시설 설치 등 보조금 장애인 복지 시설 설치 등 보조금(1) · 

장애인 개조 등 조성금(2) 

심각한 장애인 등 통근 대책 보조금(3) 

중증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소 시설 설치 등 조성금(4) 

직장 적응 원조자 보조금(5) 

  

라 직업 능력 개발 인력 개발 지원 조성금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코스) ( )：

직업에 따라 장애인에게 필요한 능력을 개발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이나 훈련을 지속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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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나 사업 단체를 조성할 때 사용되는 조성금이다.

지급액은 시설이나 설비의 설치 갱신에 든 비용이나 운영비의 일부를 조성하는 것이 되고 있어 ·

대상이 되는 훈련이나 장애인에 따라 다르다. 

  

마 커리어 업 보조금 장애인 정규직 코스) ( )

장애인의 직장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가 있는 유기 고용 노동자를 정규 고용 노동자로 

전환한 사업주를 조성하기 위한 보조금이다. 

바 년 신설 보조금) 2023

고용경험이나 노하우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염두에 두고 고용 시 지원기관으로부터 조언을 받는 , 

것을 쉽게 하고 중장년의 장애인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가지 조성금을 , 2

새로 신설하였다 장애인 고용을 위해 사업주 지원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년 월부터 실시된다. 2024 4 .

신설하는 조성금의 하나는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할 때 환경정비나 고용관리에 대해 컨설턴트나 

법인으로부터의 조언을 받았을 경우 최대 만 엔의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다 게다가 실제로 NPO , 80 . 

장애인을 고용하여 계속해서 일했을 경우에는 명에 대해 최대 만 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 10

하였다 또 하나의 조성금은 노화에 의해 일에 적응이 어려워진 세 이상의 장애인이 계속 일할 . 35

수 있도록 능력 개발이나 지원자의 배치 등을 실시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사 발달장애인 기업 사례 ) 

닛휘 패러렐 테크놀로지즈(1) ( )日揮パラレルテクノロジ ズー

닛휘 그룹의 특례 자회사로 년 월에 탄생한 닛휘 패러렐 테크놀로지즈 요코하마시 니시구 이다 사원 2021 1 ( ) . 
명 중 명이 정신장애인 보건복지 수첩을 가지고 있으며 닛휘 그룹 내 계열의 업무를 맡고 있는 23 22 , IT 

회사이다 이 회사는 직원 대부분이 정신 발달장애인으로 사업 대부분이 장애인 고용 위주로 되어 있다. , . 

닛휘 패러렐 테크놀로지즈가 장애인 고용에 있어 세우고 있는 대책은 크게 가지이다4 .

대책 1) 취업이행지원 사업소로부터의 모집

현재 닛퓌 패러렐 테크놀로지즈는 취업이행지원 사업소에 통소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 응모를 접수하고 ,   
있다 이는 개월 년 정도 취업이행지원 사업소에 다니고 훈련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직업 준비성이 . 6 ~2   
높고 장애를 받아들여 특성과의 교제 방법을 확립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느 정도의 , .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곧바로 업무에 익숙해지며 입사 후 반년간은 사업소의 지원가가 서포트해 주기 , , 

표 발달장애인 고용주를 위한 지원 사례 닛휘 패러렐 테크놀로지즈<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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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조기노화 방지 및 고용지원을 위한 법적 지원4) 

일본의 경우 발달장애인 조기노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지원은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발달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법적 지원은 장애인 기본법 장애인 종합지원법 장애인 고용촉진법, , , 

발달장애인 지원법 등에 의해 지원되고 있다 각각 법에 의한 상담서비스 의료 연계 취업훈련 . , , 

서비스 등이 있다 특히 년부터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해 신설되는 조성금의 경우 장애인의 . , 2024 , 

노화방지를 위해 신설되는 새로운 항목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 과 같다 장애인의 노화 및 < 51> . 

고령화 상황에 맞추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때문에 회사 측면에서도 안심 된다 특히 전문 취업이행소지원 사업소인 에서 많은 이용자가 . IT Neuro Dive

모집되고 있다.

대책 인턴 실시2) 

채용 면접 전에 주간의 인턴 기간을 마련하고 있다 단기적이지만 응모자의 인품이나 스킬 건강상태 4 . , 

등을 알 수 있고 또 응모자에게 있어서도 입사 후의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기 때문에 안심하기 쉽다 현재 , . 

내정 승낙률은 이다100% .

대책 직장의 인간 관계3) 

고정화한 인간관계를 만들지 않는다 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다 우선 팀을 만들지 않으며‘ ’ . , 

기본적으로 거리를 두고 일을 하는 것을 방침으로 한다 물리적인 거리가 있으면 다른 직원과도 좋은 . 

거리감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들에게 나타나는 일에 대한 동기부여 상실이나 고민 등은 인간관계에 . 

거리를 두어 해결하는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 실제로 입사한 사원들은 취업이행지원사업소에서 과제를 풀고 . ‘

있을 때와 다르지 않다 라는 목소리가 있다’ .

대책 보조금 및 안전망 조정4) 

장애인 고용에 관해서는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이 많이 있다 장애인 고용시의 처우를 건강한 . 

사람도 포함한 엔지니어의 시세에 맞추고 있는데 이에 사회보험료를 더하면 인건비로서는 상당한 금액이 IT , 

된다 처음에는 조성금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미경험에서도 리스크가 적고 장기적인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 , 

시간도 확보된다.

대표 이사 나카가와 인터뷰 중 많은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비록 정착률이 낮아도 돈 걱정은 : “

그다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회사는 장애인 고용에 관련한 . 

보조금이 많이 있으므로 정착률도 높고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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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나 사업 단체를 조성할 때 사용되는 조성금이다.

지급액은 시설이나 설비의 설치 갱신에 든 비용이나 운영비의 일부를 조성하는 것이 되고 있어 ·

대상이 되는 훈련이나 장애인에 따라 다르다. 

  

마 커리어 업 보조금 장애인 정규직 코스) ( )

장애인의 직장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가 있는 유기 고용 노동자를 정규 고용 노동자로 

전환한 사업주를 조성하기 위한 보조금이다. 

바 년 신설 보조금) 2023

고용경험이나 노하우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염두에 두고 고용 시 지원기관으로부터 조언을 받는 , 

것을 쉽게 하고 중장년의 장애인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가지 조성금을 , 2

새로 신설하였다 장애인 고용을 위해 사업주 지원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년 월부터 실시된다. 2024 4 .

신설하는 조성금의 하나는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할 때 환경정비나 고용관리에 대해 컨설턴트나 

법인으로부터의 조언을 받았을 경우 최대 만 엔의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다 게다가 실제로 NPO , 80 . 

장애인을 고용하여 계속해서 일했을 경우에는 명에 대해 최대 만 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 10

하였다 또 하나의 조성금은 노화에 의해 일에 적응이 어려워진 세 이상의 장애인이 계속 일할 . 35

수 있도록 능력 개발이나 지원자의 배치 등을 실시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사 발달장애인 기업 사례 ) 

닛휘 패러렐 테크놀로지즈(1) ( )日揮パラレルテクノロジ ズー

닛휘 그룹의 특례 자회사로 년 월에 탄생한 닛휘 패러렐 테크놀로지즈 요코하마시 니시구 이다 사원 2021 1 ( ) . 
명 중 명이 정신장애인 보건복지 수첩을 가지고 있으며 닛휘 그룹 내 계열의 업무를 맡고 있는 23 22 , IT 

회사이다 이 회사는 직원 대부분이 정신 발달장애인으로 사업 대부분이 장애인 고용 위주로 되어 있다. , . 

닛휘 패러렐 테크놀로지즈가 장애인 고용에 있어 세우고 있는 대책은 크게 가지이다4 .

대책 1) 취업이행지원 사업소로부터의 모집

현재 닛퓌 패러렐 테크놀로지즈는 취업이행지원 사업소에 통소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 응모를 접수하고 ,   
있다 이는 개월 년 정도 취업이행지원 사업소에 다니고 훈련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직업 준비성이 . 6 ~2   
높고 장애를 받아들여 특성과의 교제 방법을 확립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느 정도의 , .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곧바로 업무에 익숙해지며 입사 후 반년간은 사업소의 지원가가 서포트해 주기 , , 

표 발달장애인 고용주를 위한 지원 사례 닛휘 패러렐 테크놀로지즈<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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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조기노화 방지 및 고용지원을 위한 법적 지원4) 

일본의 경우 발달장애인 조기노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지원은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발달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법적 지원은 장애인 기본법 장애인 종합지원법 장애인 고용촉진법, , , 

발달장애인 지원법 등에 의해 지원되고 있다 각각 법에 의한 상담서비스 의료 연계 취업훈련 . , , 

서비스 등이 있다 특히 년부터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해 신설되는 조성금의 경우 장애인의 . , 2024 , 

노화방지를 위해 신설되는 새로운 항목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 과 같다 장애인의 노화 및 < 51> . 

고령화 상황에 맞추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때문에 회사 측면에서도 안심 된다 특히 전문 취업이행소지원 사업소인 에서 많은 이용자가 . IT Neuro Dive

모집되고 있다.

대책 인턴 실시2) 

채용 면접 전에 주간의 인턴 기간을 마련하고 있다 단기적이지만 응모자의 인품이나 스킬 건강상태 4 . , 

등을 알 수 있고 또 응모자에게 있어서도 입사 후의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기 때문에 안심하기 쉽다 현재 , . 

내정 승낙률은 이다100% .

대책 직장의 인간 관계3) 

고정화한 인간관계를 만들지 않는다 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다 우선 팀을 만들지 않으며‘ ’ . , 

기본적으로 거리를 두고 일을 하는 것을 방침으로 한다 물리적인 거리가 있으면 다른 직원과도 좋은 . 

거리감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들에게 나타나는 일에 대한 동기부여 상실이나 고민 등은 인간관계에 . 

거리를 두어 해결하는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 실제로 입사한 사원들은 취업이행지원사업소에서 과제를 풀고 . ‘

있을 때와 다르지 않다 라는 목소리가 있다’ .

대책 보조금 및 안전망 조정4) 

장애인 고용에 관해서는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이 많이 있다 장애인 고용시의 처우를 건강한 . 

사람도 포함한 엔지니어의 시세에 맞추고 있는데 이에 사회보험료를 더하면 인건비로서는 상당한 금액이 IT , 

된다 처음에는 조성금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미경험에서도 리스크가 적고 장기적인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 , 

시간도 확보된다.

대표 이사 나카가와 인터뷰 중 많은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비록 정착률이 낮아도 돈 걱정은 : “

그다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회사는 장애인 고용에 관련한 . 

보조금이 많이 있으므로 정착률도 높고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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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년부터 실시하는 조성금 개요) 2024

조성금 지원내용

신설
장애인 고용상담원조 조성금 가칭( ) 

障害者雇用相談援助助成金 ）仮称

장애인의 새로운 고용이나 고용의 지속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 필요한 고용관리에 관한 

상담원조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

신설
중고령등 장애인 직장적응 조성금 가칭( )

)中高年 等障害者職場適 助成金齢 応 仮称

고령으로 인해 직장 적응이 어려워진 장애인의 고용을 

계속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무 전환을 ①

위한 능력개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람의 배치 또는 ②

위촉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③

지원 실시

표 년 신설 조성금 개요 및 지원 내용< 51> 2024

다 선행연구와 사례조사 기반 소결.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기노화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지만 다운증후군과 ‘ ’ , 

지적장애인에 대한 연구는 다소 수행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경우 발달장애와 지적장애. 

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있으며 치매 등 조기노화를 경험하고 있는 연구 결과를 통해 , 

볼 때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또한 현재 일본의 경우 의학발전 등을 , . 

통한 수명연장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장애인의 고령화 또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과, 

발달장애인의 법적 인정이 이루어진 이후 발달장애 진단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볼 때 발달장애인의 , 

노화 및 고령은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진단 증가와 발달장애인의 . 

고용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일본상황에서 발달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 

조기노화 는 앞으로 사회적 연구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 .

한편 발달장애인의 취업지원과 관련한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장 규칙의 이해와 행동화, ‘ ’, 

의사소통 장애 대인관계 등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 ’, ‘ ’ ( , 2015). 障害者職業 合センタ総 ー

이와 같은 장애특성에 따른 어려움은 휴직 이직 심리적 불안 등 일상생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 , 

이차 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어 발달장애 조기노화의 중요한 요인임이 드러났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취업지원에 있어 조기노화를 위한 직접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지원 취업지원 등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 방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을 기반으로 현재 일본에

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법적 지원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및 헬로워크 등을 통한 공적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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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위해 다양한 지역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특히 발달장애 장애 특성에 맞추어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취업이행지원 취업계속지원 형, A , 

취업계속지원 형 취업정착지원의 종류 서비스가 있고 취업 전후 전반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뿐만 B , 4

아니라 일상생활 관리 서비스 또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성인 발달장애인의 진단이 증가하고 . ,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본인과 가족을 위한 민간기업의 자조모임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성인 발달장애인의 노화방지를 위한 운동 치료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살린 기업의 발족은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 고용지원 IT . 

정책에 대한 한계도 선행연구를 통해 지적되고 있다 대표적인 한계로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적극적으. 

로 돕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포함한 기관들의 수 부족 및 인력 부족 문제 역량강화에 대한 , 

담당직원의 기술 부족 기업과의 취업 연계에 있어 지역별 차이 등이 있다, ( 2020). 厚生 省、労働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문적인 발달장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조기노화에 관한 

구체적인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의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와 고용지원 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지만,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한 향후 연구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연금이 경제적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범위가 넓다는 것이다, , . 

국민연금이 제도화되어 국민연금체제가 확립되어 피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장애 기초연금과 장애 

후생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 연령 만 세 미만에 장애를 입은 사람이나 선천적 장애인에 , 20

대해서도 장애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또한 장애 기초연금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 . 

지원 등 소득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가입 연령 세 전에 장애를 . 20

입은 사람들이 일정액의 보혐료를 납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여 없이도 국민연금법에서 정하는 , 

장애등급과 소득수준에 부합하면 장애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녀와 배우자 . , 

가산을 통해 일상생활의 경제적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으며 가벼운 장애로 인해 급의 , 1~3

장애 후생연금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보수비례연금의 년분인 금액을 일시급으로 지급하고 2

있다 이러한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의 실질적인 경제적 수입원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 , 

취업 및 일상생활 영위에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고령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체계에 대한 대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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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년부터 실시하는 조성금 개요) 2024

조성금 지원내용

신설
장애인 고용상담원조 조성금 가칭( ) 

障害者雇用相談援助助成金 ）仮称

장애인의 새로운 고용이나 고용의 지속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 필요한 고용관리에 관한 

상담원조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

신설
중고령등 장애인 직장적응 조성금 가칭( )

)中高年 等障害者職場適 助成金齢 応 仮称

고령으로 인해 직장 적응이 어려워진 장애인의 고용을 

계속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무 전환을 ①

위한 능력개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람의 배치 또는 ②

위촉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③

지원 실시

표 년 신설 조성금 개요 및 지원 내용< 51> 2024

다 선행연구와 사례조사 기반 소결.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기노화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지만 다운증후군과 ‘ ’ , 

지적장애인에 대한 연구는 다소 수행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경우 발달장애와 지적장애. 

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있으며 치매 등 조기노화를 경험하고 있는 연구 결과를 통해 , 

볼 때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또한 현재 일본의 경우 의학발전 등을 , . 

통한 수명연장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장애인의 고령화 또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과, 

발달장애인의 법적 인정이 이루어진 이후 발달장애 진단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볼 때 발달장애인의 , 

노화 및 고령은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진단 증가와 발달장애인의 . 

고용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일본상황에서 발달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 

조기노화 는 앞으로 사회적 연구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 .

한편 발달장애인의 취업지원과 관련한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장 규칙의 이해와 행동화, ‘ ’, 

의사소통 장애 대인관계 등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 ’, ‘ ’ ( , 2015). 障害者職業 合センタ総 ー

이와 같은 장애특성에 따른 어려움은 휴직 이직 심리적 불안 등 일상생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 , 

이차 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어 발달장애 조기노화의 중요한 요인임이 드러났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취업지원에 있어 조기노화를 위한 직접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지원 취업지원 등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 방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을 기반으로 현재 일본에

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법적 지원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및 헬로워크 등을 통한 공적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해 . 

- 215 -

볼 때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위해 다양한 지역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특히 발달장애 장애 특성에 맞추어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취업이행지원 취업계속지원 형, A , 

취업계속지원 형 취업정착지원의 종류 서비스가 있고 취업 전후 전반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뿐만 B , 4

아니라 일상생활 관리 서비스 또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성인 발달장애인의 진단이 증가하고 . ,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본인과 가족을 위한 민간기업의 자조모임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성인 발달장애인의 노화방지를 위한 운동 치료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살린 기업의 발족은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 고용지원 IT . 

정책에 대한 한계도 선행연구를 통해 지적되고 있다 대표적인 한계로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적극적으. 

로 돕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포함한 기관들의 수 부족 및 인력 부족 문제 역량강화에 대한 , 

담당직원의 기술 부족 기업과의 취업 연계에 있어 지역별 차이 등이 있다, ( 2020). 厚生 省、労働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문적인 발달장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조기노화에 관한 

구체적인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의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와 고용지원 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지만,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한 향후 연구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연금이 경제적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범위가 넓다는 것이다, , . 

국민연금이 제도화되어 국민연금체제가 확립되어 피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장애 기초연금과 장애 

후생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 연령 만 세 미만에 장애를 입은 사람이나 선천적 장애인에 , 20

대해서도 장애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또한 장애 기초연금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 . 

지원 등 소득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가입 연령 세 전에 장애를 . 20

입은 사람들이 일정액의 보혐료를 납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여 없이도 국민연금법에서 정하는 , 

장애등급과 소득수준에 부합하면 장애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녀와 배우자 . , 

가산을 통해 일상생활의 경제적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으며 가벼운 장애로 인해 급의 , 1~3

장애 후생연금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보수비례연금의 년분인 금액을 일시급으로 지급하고 2

있다 이러한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의 실질적인 경제적 수입원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 , 

취업 및 일상생활 영위에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고령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체계에 대한 대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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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중 고령화 사회를 빠르게 맞이한 나라로 이에 맞추어 개호보험 노령장기요양보험 의 설비 , ( )

및 제도의 내실화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도와 개호보험 서비스 제도 . 

각각의 구축 당시 문제시되지 않았던 장애인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고령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체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던 장애인이 . 

만 세가 되었을 경우 개호보험 서비스가 우선되어 적용하는 것에 있어 자기부담 문제 장애인 65 , 

서비스 이용 불가에 대한 불편함 등이 문제시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정부는 년 개호보험 제도 개정을 통해 공생형 서비스 를 구축하였다 이는 장애인의 고령화로 2018 ‘ ’ .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의 구체적인 욕구와 현실에 맞추어 , 

장애인 복지서비스와 개호보험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서비스이다 현재 . 

한국도 고령화와 함께 장애인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령장애인의 서비스 측면에서, 

의 다양한 사회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통해 볼 때 일본의 고령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구축은 ,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셋째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맞춘 다양한 취업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에 있어 , .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는 제공되고 있지 않지만 취업에 관련한 ,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볼 때 조기노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 

있다 무엇보다 성인 발달장애의 진단 증가와 함께 고용된 발달장애인의 취업 지속 어려움 등이 . ,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에 맞춘 서비스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취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취업이행지원 사업소에서는 상담부터 . 

사후 관리까지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로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발달장애인들의 1:1 . ,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회사가 취업이행지원 사업소와 연합하여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IT 

점도 주목해 볼 만하다 또한 단순히 취업교육만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요리교실 영화 관람. , , , 

탁구 농구 대회 요가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 , 

또한 제공하고 있다 운동 및 여가활동이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를 예방 하고 이차 장애 발발을 . ,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 단순한 고용노동 지원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 

욕구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대부분의 기관은 장애인 유형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 

상담하는 발달장애센터의 연계 시스템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발달장애인 취업을 적극적으로 . 

돕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수 부족 및 인력 부족 문제 기업과의 취업 연계에 있어 지역별 차이 , 

등이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유형별 가지고 있는 장애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통해 . 

볼 때 발달장애 특성에 맞춘 전문적이고 발달장애인의 역랑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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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대학교에서 발달장애인 고용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 

사례를 통해 볼 때 각 대학교의 경우 장애인의 취업활동 및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학교의 취업상담소를 통한 취업의 연계 및 장애특성에 맞는 . 

지역기관 및 기업과의 연계는 장애를 가진 대학생들의 고용서비스에 있어 중요하다 사회로의 . 

진출이 발달장애 학생에게 있어 하나의 큰 변환점이 된다는 점을 통해 볼 때 발달장애 학생을 , 

위한 구체적인 고용서비스 지원은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또한 학생을 . , 

위한 대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논문집이 발간되기도 하며 장애학생을 위한 연구회도 ,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각 대학들의 장애지원 서비스를 평가한다 이에 한국에서도 발달장애 학생을 .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서비스와 서비스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다섯째 장애인의 범주가 한국보다 포괄적으로 정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발달장애의 , . 

경우 한국과 달리 지적장애가 발달장애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 , , ,  

그 외의 광범위의 발달장애 학습장애 주의결함다동성장애, , (Attention Deficit Hyperactive 

등 발달장애의 범주가 포괄적으로 정의 되고 있다 발달장애인은 신체장애인Disorder: ADHD) . ,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중 정신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며 정신장애인 진단을 받아 보급되는 , ,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을 받지 않는 경우 장애 서비스 지원에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 . 

보건복지 수첩을 받지 않고 발달장애 진단만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결함다동성장애 학습장애 등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가벼운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도 , 

발달장애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 장점이 된다 그러나 자폐증에서는 중증의 . 

지적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주의결함다동성장애 역시 가벼운 지적장애를 동반하는 , 

경우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지적장애도 발달장애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小

이와 같은 현상을 기반으로 발달장애에 대한 정의에 지적장애를 포함해야 한다는 , 2022). 川 岡田・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정의 안에서의 지적장애인 포함 유무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 

높아지고 있다 즉 일본의 발달장애 정의와 관련한 문제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인정과 인식. , , 

그리고 제도적 서비스 인정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하겠다.

여섯째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조기노화, . 

에 관해서는 다운증후군과 지적장애인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만 발달장애인의 , 

조기노화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고령장애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발달장애인. 

의 신체적 인지적 환경적 요인 및 사례들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고용에 있어 조기노화를 촉진하는 , , 

요인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에 관한 학문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Ⅳ. 일본의 발달장애 근로자 조기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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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중 고령화 사회를 빠르게 맞이한 나라로 이에 맞추어 개호보험 노령장기요양보험 의 설비 , ( )

및 제도의 내실화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도와 개호보험 서비스 제도 . 

각각의 구축 당시 문제시되지 않았던 장애인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고령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체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던 장애인이 . 

만 세가 되었을 경우 개호보험 서비스가 우선되어 적용하는 것에 있어 자기부담 문제 장애인 65 , 

서비스 이용 불가에 대한 불편함 등이 문제시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정부는 년 개호보험 제도 개정을 통해 공생형 서비스 를 구축하였다 이는 장애인의 고령화로 2018 ‘ ’ .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의 구체적인 욕구와 현실에 맞추어 , 

장애인 복지서비스와 개호보험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서비스이다 현재 . 

한국도 고령화와 함께 장애인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령장애인의 서비스 측면에서, 

의 다양한 사회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통해 볼 때 일본의 고령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구축은 ,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셋째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맞춘 다양한 취업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에 있어 , .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는 제공되고 있지 않지만 취업에 관련한 ,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볼 때 조기노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 

있다 무엇보다 성인 발달장애의 진단 증가와 함께 고용된 발달장애인의 취업 지속 어려움 등이 . ,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에 맞춘 서비스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취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취업이행지원 사업소에서는 상담부터 . 

사후 관리까지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로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발달장애인들의 1:1 . ,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회사가 취업이행지원 사업소와 연합하여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IT 

점도 주목해 볼 만하다 또한 단순히 취업교육만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요리교실 영화 관람. , , , 

탁구 농구 대회 요가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 , 

또한 제공하고 있다 운동 및 여가활동이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를 예방 하고 이차 장애 발발을 . ,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 단순한 고용노동 지원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 

욕구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대부분의 기관은 장애인 유형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 

상담하는 발달장애센터의 연계 시스템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발달장애인 취업을 적극적으로 . 

돕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수 부족 및 인력 부족 문제 기업과의 취업 연계에 있어 지역별 차이 , 

등이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유형별 가지고 있는 장애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통해 . 

볼 때 발달장애 특성에 맞춘 전문적이고 발달장애인의 역랑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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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대학교에서 발달장애인 고용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 

사례를 통해 볼 때 각 대학교의 경우 장애인의 취업활동 및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학교의 취업상담소를 통한 취업의 연계 및 장애특성에 맞는 . 

지역기관 및 기업과의 연계는 장애를 가진 대학생들의 고용서비스에 있어 중요하다 사회로의 . 

진출이 발달장애 학생에게 있어 하나의 큰 변환점이 된다는 점을 통해 볼 때 발달장애 학생을 , 

위한 구체적인 고용서비스 지원은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또한 학생을 . , 

위한 대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논문집이 발간되기도 하며 장애학생을 위한 연구회도 ,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각 대학들의 장애지원 서비스를 평가한다 이에 한국에서도 발달장애 학생을 .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서비스와 서비스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다섯째 장애인의 범주가 한국보다 포괄적으로 정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발달장애의 , . 

경우 한국과 달리 지적장애가 발달장애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 , , ,  

그 외의 광범위의 발달장애 학습장애 주의결함다동성장애, , (Attention Deficit Hyperactive 

등 발달장애의 범주가 포괄적으로 정의 되고 있다 발달장애인은 신체장애인Disorder: ADHD) . ,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중 정신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며 정신장애인 진단을 받아 보급되는 , ,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을 받지 않는 경우 장애 서비스 지원에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 . 

보건복지 수첩을 받지 않고 발달장애 진단만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결함다동성장애 학습장애 등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가벼운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도 , 

발달장애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 장점이 된다 그러나 자폐증에서는 중증의 . 

지적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주의결함다동성장애 역시 가벼운 지적장애를 동반하는 , 

경우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지적장애도 발달장애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小

이와 같은 현상을 기반으로 발달장애에 대한 정의에 지적장애를 포함해야 한다는 , 2022). 川 岡田・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정의 안에서의 지적장애인 포함 유무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 

높아지고 있다 즉 일본의 발달장애 정의와 관련한 문제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인정과 인식. , , 

그리고 제도적 서비스 인정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하겠다.

여섯째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조기노화, . 

에 관해서는 다운증후군과 지적장애인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만 발달장애인의 , 

조기노화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고령장애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발달장애인. 

의 신체적 인지적 환경적 요인 및 사례들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고용에 있어 조기노화를 촉진하는 , , 

요인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에 관한 학문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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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및 조기노화 정의1.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노화 관련 복지 2. 
및 고용제도

장애인 고용현황 및 서비스 전달체계3. 

발달장애인 조기노화 관련 독일 연구 및 4. 
사례 조사 

향후 연구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5.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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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달장애의 정의 . 

법적 정의1) 

독일의 발달장애인 개념의 이해를 위한 기본적인 법적 장애개념은 사회법전(Sozialgesetzbuch: ｢

제 권 제 조 제 항에 진술되어 있다SGB) 9 2 2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2023).｣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서적 지적 또는 감각적 침해“ , , 36)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침, 

해가 사회적 관점과 환경에 기반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사

회에 참여하는 데 개월 이상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 매우 높은 사람들을 의미한다6 ”

이러한 법적 진술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장애를 정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장애란 . , 

개인적 조건으로서 신체적 기능 지적 능력 또는 정서적 건강과 사회적 조건으로서 공동체 참여 , , 

침해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참여의 어려움을 . 

가지는 모든 사람들을 장애인 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일의 법적인 장애개념에서는 ‘ ’ . 

의학적 관점의 장애유형이나 종류에 따라 장애범주를 구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장애유형에 근거한 . 

장애범주 구분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제한을 가지거나 가질 수 있는 특정한 사람들을 제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합쳐 일컫는 발달장애인 이. ‘ ’

라는 용어는 독일에서 존재하지 않으며 그와 관련된 공식적이고 개별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 

어렵다.

다만 독일연방통계청 의 통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발달장애 개념‘ (St tistische Bundesamt)’ä

에 포함되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의 규모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독일연방통계청의 장애통계에. 

서는 장애유형 으로 수집하고 산출하지 않는다 대신에 유사한 장애 형태와 그에 관련된 기능 ‘ ’ . 

제한의 토대 위에서 범주화한 항목으로 통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 중 하반신마비 뇌병변장애. ‘ , , 

지적 정서장애 중독장애 항목이 존재하며 여기에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 포함되어 산출된, ’ , ･

36) 독일에서 개인의 손상과 건강상의 문제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 독일에서는 장애는 사회적  ,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에 침해 는 중요한 용어로서 의미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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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달장애의 정의 . 

법적 정의1) 

독일의 발달장애인 개념의 이해를 위한 기본적인 법적 장애개념은 사회법전(Sozialgesetzbuch: ｢

제 권 제 조 제 항에 진술되어 있다SGB) 9 2 2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2023).｣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서적 지적 또는 감각적 침해“ , , 36)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침, 

해가 사회적 관점과 환경에 기반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사

회에 참여하는 데 개월 이상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 매우 높은 사람들을 의미한다6 ”

이러한 법적 진술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장애를 정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장애란 . , 

개인적 조건으로서 신체적 기능 지적 능력 또는 정서적 건강과 사회적 조건으로서 공동체 참여 , , 

침해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참여의 어려움을 . 

가지는 모든 사람들을 장애인 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일의 법적인 장애개념에서는 ‘ ’ . 

의학적 관점의 장애유형이나 종류에 따라 장애범주를 구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장애유형에 근거한 . 

장애범주 구분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제한을 가지거나 가질 수 있는 특정한 사람들을 제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합쳐 일컫는 발달장애인 이. ‘ ’

라는 용어는 독일에서 존재하지 않으며 그와 관련된 공식적이고 개별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 

어렵다.

다만 독일연방통계청 의 통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발달장애 개념‘ (St tistische Bundesamt)’ä

에 포함되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의 규모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독일연방통계청의 장애통계에. 

서는 장애유형 으로 수집하고 산출하지 않는다 대신에 유사한 장애 형태와 그에 관련된 기능 ‘ ’ . 

제한의 토대 위에서 범주화한 항목으로 통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 중 하반신마비 뇌병변장애. ‘ , , 

지적 정서장애 중독장애 항목이 존재하며 여기에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 포함되어 산출된, ’ , ･

36) 독일에서 개인의 손상과 건강상의 문제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 독일에서는 장애는 사회적  ,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에 침해 는 중요한 용어로서 의미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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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년을 기준으로 독일 전체 장애인은 약 만 명으로 독일 인구의 약 에 해당하는 . 2021 779 9.7%

수치를 보인다 이 중 하반신마비 뇌병변장애 지적 정서장애 중독장애 는 약 만 명으로 . ‘ , , , ’ 178･

전체 장애인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25.7% (St tistische Bundesamt, 2022). ä

결과는 뇌손상장애인 특히 뇌병변장애인을 포함한 수치로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 ,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의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는 힘들다 다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적 . 

및 자폐성장애인은 약 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중 자폐성 장애인은 만 명에 이를 91 , 50~52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장애정도(Junge Aktion Mensch, n.d.; St tistische Bundesamt, 2017). ‘ä

란 단순히 의학적인 손상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Grad der Behinderung: GdB)’

기능침해가 삶의 영역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의미한다 는 부터 까지 단위로 구성되. GdB 20 100 10

며 숫자가 증가할수록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및 감각적 침해로 인해 삶에 미치는 영향 즉 사회에 , , , ,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에 더 많은 어려움과 제한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법적으로 장애인 , 

급여 및 서비스 수급권을 우선적으로 가지는 중증장애인 은 장애정도를 이상‘ ’ 50 (GdB 50~100) 

인정받은 장애인을 의미한다 조윤화 이동석 김용진 외( , , , 2015).

교육적 정의2) 

발달장애와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교육영역과 특수교육적 영역에서 또는 ‘Entwicklungsst rung’ ö

를 사용한다‘Entwicklungsverz gerung’ö 37) 그러나 이 용어들은 단순히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 

의미하는 개념이 아닌 아동 발달에 있어서 어려움을 보이는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자 및 전문가들에 따라서 두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기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발달지연 는 아이의 일반적인 발달의 일시적인 지연 간격이 있는 ‘ (Entwicklungsverz gerung)’ , ö

발달의 지연을 표시한다 그러나 이때 지연 은 구조적 또는 심리적 침해로 인한 아동기 발달의 장애나 . ‘ ’

지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대부분 발달의 지연은 일시적이며 치료적으로 중재될 수 있다 그래서 발달지연. . 

은 부모들의 이혼이나 결별 난산 및 다른 환경적 요인과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 . 

발달지연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부분적으로 기대하는 수준 이하를 보인다, . 

때로는 발달지연이 언어 영역과 사회적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감각 운동적 발달에서 , ·

지체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발달지체는 다음 다섯 가지 기능영역에서 (SpielundLern, 2023.1.17.). 

나타날 수 있으며 삶의 환경을 변화시켜 준다면 발달지연이 감소된다, (BAER, 2023).

37) 과 을 한국어로 명확하게 번역하는 것이  ‘Entwicklungsst rung’ ‘Entwicklungsverz gerung’ö ö
힘들지만 본 연구에서는 는 발달지연 발달지체 로‘Entwicklungsverz gerung’ ‘ ( )’ , ‘Entwicklungsst ruö ö

는 발달침해 로 직역함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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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발달 전체적인 운동단계에서의 발달이 포함됨: 

 지적 발달 사물을 인지하는 기능과 연관성의 이해 및 전체적 사고 과정이 포함됨: 

 언어 발달 표현언어와 수용언어의 이해와 같은 두 가지 측면이 포함굄: 

 정서적 발달 감정의 발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수의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다면 발달 시기에 : , 

다양한 감정을 구별하고 인지하는 것이 포함됨

 사회적 발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규칙을 배우는 것을 의미함   : 

발달침해 는 일반적으로 소아와 취학 전 연령의 아동에게 사용하는 ‘ (Entwicklungsst rung)’ö

용어로 변화된 발달과정이 사회적 통합 학습 및 일상생활에 년 이상 영향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2 . 

즉 발달침해는 아동 발달의 현재 발현된 상태가 아니라 장기적인 단계로 개별적 기능에서 발달속도가 , 

천천히 진행되고 정체된 시기가 관찰된다 그래서 발달침해를 가진 아동에(Kita-Handbuch. 2023). 

게는 원인과 발달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해서 소아과적이고 발달심리학적 진단이 요구되며, 

치료적 교육학적 심리사회학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중재해야 한다 발달침해는 정상에 근거한 , , . 

발달과정으로부터 벗어나거나 구조적 또는 심리적 침해에 기반을 둔 아동기 발달의 장애 및 포괄적 

지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침해의 원인은 다양하며 유전적 요인부터 신경학적 질환까지 포함된다. , . 

여기에는 반드시 의사의 권고와 전적으로 치료적 중재가 필요하다(SpielundLern, 2023.1.17.).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에 해당하는 용어나 개념은 독일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교육적 영역과 

법적 영역에서 발달장애와 유사한 개념이 내포되고 있다 이것은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와 같은 . 

개별적인 장애유형을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대신에 장애아동과 

장애인의 욕구에 따라서 그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나 발달장애인 조기노화의 개념적 정의. 

개념적 정의1) 

독일 발달장애인 노화 연구에 중요한 주제로 건강이라는 영역에서 조기사망에 영향을 미칠 , 

수 있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에 대해 직접적으로 . 

보여주지는 않지만 노화에 관련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 결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자폐스펙트럼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의 평균적 수명에 . , 

비해 약 년 조기에 사망한다 둘째 학습장애를 가진 자폐스펙트럼 장애인들은 더욱 안 좋은 16 . , 

예후를 가지는데 그들은 평균적 수명보다 년 빠르게 사망에 이른다, 30 (Autismus-Kultur, 2023). 

특히 연구로부터 도출된 다음 두 가지 결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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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년을 기준으로 독일 전체 장애인은 약 만 명으로 독일 인구의 약 에 해당하는 . 2021 779 9.7%

수치를 보인다 이 중 하반신마비 뇌병변장애 지적 정서장애 중독장애 는 약 만 명으로 . ‘ , , , ’ 178･

전체 장애인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25.7% (St tistische Bundesamt, 2022). ä

결과는 뇌손상장애인 특히 뇌병변장애인을 포함한 수치로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 ,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의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는 힘들다 다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적 . 

및 자폐성장애인은 약 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중 자폐성 장애인은 만 명에 이를 91 , 50~52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장애정도(Junge Aktion Mensch, n.d.; St tistische Bundesamt, 2017). ‘ä

란 단순히 의학적인 손상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Grad der Behinderung: GdB)’

기능침해가 삶의 영역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의미한다 는 부터 까지 단위로 구성되. GdB 20 100 10

며 숫자가 증가할수록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및 감각적 침해로 인해 삶에 미치는 영향 즉 사회에 , , , ,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에 더 많은 어려움과 제한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법적으로 장애인 , 

급여 및 서비스 수급권을 우선적으로 가지는 중증장애인 은 장애정도를 이상‘ ’ 50 (GdB 50~100) 

인정받은 장애인을 의미한다 조윤화 이동석 김용진 외( , , , 2015).

교육적 정의2) 

발달장애와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교육영역과 특수교육적 영역에서 또는 ‘Entwicklungsst rung’ ö

를 사용한다‘Entwicklungsverz gerung’ö 37) 그러나 이 용어들은 단순히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 

의미하는 개념이 아닌 아동 발달에 있어서 어려움을 보이는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자 및 전문가들에 따라서 두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기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발달지연 는 아이의 일반적인 발달의 일시적인 지연 간격이 있는 ‘ (Entwicklungsverz gerung)’ , ö

발달의 지연을 표시한다 그러나 이때 지연 은 구조적 또는 심리적 침해로 인한 아동기 발달의 장애나 . ‘ ’

지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대부분 발달의 지연은 일시적이며 치료적으로 중재될 수 있다 그래서 발달지연. . 

은 부모들의 이혼이나 결별 난산 및 다른 환경적 요인과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 . 

발달지연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부분적으로 기대하는 수준 이하를 보인다, . 

때로는 발달지연이 언어 영역과 사회적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감각 운동적 발달에서 , ·

지체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발달지체는 다음 다섯 가지 기능영역에서 (SpielundLern, 2023.1.17.). 

나타날 수 있으며 삶의 환경을 변화시켜 준다면 발달지연이 감소된다, (BAER, 2023).

37) 과 을 한국어로 명확하게 번역하는 것이  ‘Entwicklungsst rung’ ‘Entwicklungsverz gerung’ö ö
힘들지만 본 연구에서는 는 발달지연 발달지체 로‘Entwicklungsverz gerung’ ‘ ( )’ , ‘Entwicklungsst ruö ö

는 발달침해 로 직역함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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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발달 전체적인 운동단계에서의 발달이 포함됨: 

 지적 발달 사물을 인지하는 기능과 연관성의 이해 및 전체적 사고 과정이 포함됨: 

 언어 발달 표현언어와 수용언어의 이해와 같은 두 가지 측면이 포함굄: 

 정서적 발달 감정의 발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수의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다면 발달 시기에 : , 

다양한 감정을 구별하고 인지하는 것이 포함됨

 사회적 발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규칙을 배우는 것을 의미함   : 

발달침해 는 일반적으로 소아와 취학 전 연령의 아동에게 사용하는 ‘ (Entwicklungsst rung)’ö

용어로 변화된 발달과정이 사회적 통합 학습 및 일상생활에 년 이상 영향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2 . 

즉 발달침해는 아동 발달의 현재 발현된 상태가 아니라 장기적인 단계로 개별적 기능에서 발달속도가 , 

천천히 진행되고 정체된 시기가 관찰된다 그래서 발달침해를 가진 아동에(Kita-Handbuch. 2023). 

게는 원인과 발달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해서 소아과적이고 발달심리학적 진단이 요구되며, 

치료적 교육학적 심리사회학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중재해야 한다 발달침해는 정상에 근거한 , , . 

발달과정으로부터 벗어나거나 구조적 또는 심리적 침해에 기반을 둔 아동기 발달의 장애 및 포괄적 

지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침해의 원인은 다양하며 유전적 요인부터 신경학적 질환까지 포함된다. , . 

여기에는 반드시 의사의 권고와 전적으로 치료적 중재가 필요하다(SpielundLern, 2023.1.17.).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에 해당하는 용어나 개념은 독일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교육적 영역과 

법적 영역에서 발달장애와 유사한 개념이 내포되고 있다 이것은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와 같은 . 

개별적인 장애유형을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대신에 장애아동과 

장애인의 욕구에 따라서 그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나 발달장애인 조기노화의 개념적 정의. 

개념적 정의1) 

독일 발달장애인 노화 연구에 중요한 주제로 건강이라는 영역에서 조기사망에 영향을 미칠 , 

수 있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에 대해 직접적으로 . 

보여주지는 않지만 노화에 관련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 결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자폐스펙트럼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의 평균적 수명에 . , 

비해 약 년 조기에 사망한다 둘째 학습장애를 가진 자폐스펙트럼 장애인들은 더욱 안 좋은 16 . , 

예후를 가지는데 그들은 평균적 수명보다 년 빠르게 사망에 이른다, 30 (Autismus-Kultur, 2023). 

특히 연구로부터 도출된 다음 두 가지 결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발달장애인 근로자 조기노화 백서 Ⅴ. 독일의 발달장애 근로자 조기노화

- 224 -

 학습장애를 동반한 성인 자폐스펙트럼 장애인들은 신경학적 질병으로 인해 조기사망에 이르게 

될 확률이 배 높으며 이때 뇌전증은 사망의 주요한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40 , .

 학습장애가 없는 성인 자폐스펙트럼 장애인들은 자살로 사망할 확률이 배 높은 위험이 존재한다9 .

이러한 결과들은 자폐스펙트럼 장애인들은 성인기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 요인들이 조기노화와 조기사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 . 

이러한 요인들은 신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측면들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 .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조기노화 나 조기사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하고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다 건강 위험 요인. 

신체 생물학적 요인 예 유전학 만선건강상태1) - ( : , )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와 관련하여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 생물학적 요인으로는 대표적-

으로 뇌전증 을 들 수 있다 특히 자폐스펙트럼 장애인들은 뇌전증을 가질 확률이 높고 연령이 ‘ ’ . , 

증가할수록 뇌전증이 발생할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 비장애인의 경우 단지 만 뇌전증이 발생하는데. 1% , 

아동기의 초기 연령대에서 뇌전증 발병 위험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아동기에 발병 위험은 감소하고 

안정되며 성인기에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자폐스펙트럼 장애인들의 이상은 , . 50% 

뇌전증을 가지고 있고 대에 들어서면서 처음 나타나지만 평균적으로는 더 늦게 발현한다 이것은 10 , . 

자폐스펙트럼 장애인들에게 있어 뇌전증의 발현 요인이 비장애인의 그것과는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

다 전술한 것처럼 학습장애를 동반하고 있는 자폐스펙트럼 장애인들은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해 . 

조기에 사망할 확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배 높으며 그 주요한 원인으로는 뇌전증을 들 수 있다40 , .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을 위한 뇌전증 치료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아직까지도 없다 또한 비장애인에 비교하여 발달장애인(Autismus-Kultur, 2023). , , 

특히 성인 자폐스펙트럼 장애인들에게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주요한 신체적 질병에는 당뇨 불면증, ,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고혈압 위장장애 비만 등이 있다 이러한 신체적 질병의 원인으로는 우선 , , , . 

편식으로 인한 영양의 문제가 있고 자폐스펙트럼 장애의 특징인 사회적 접촉의 어려움은 소외와 , 

고립으로 이끌며 또한 그것은 운동 부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Psylex, 2014).

인지적 요인2)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건강에서 치매 는 인지적 측면의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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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된다 발달장애인의 치매와 관련된 연구는 지적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예로 . . 

년에 실시한 삶의 질 통합 연구에서 혁신적으로 구상된 지원주거에서 생활하고 있는 고령장애2010 ‘ : ’ 

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세 이상의 고령장애인 중 가 치매 관련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65 16% . 

세 이상의 연령에서는 세 이상의 연령에서도 의 수치를 보였으며 세 이상의 70 26.5%, 75 26.5% 80

연령에서는 세 이상의 연령에서는 세 이상의 연령에서는 단지 만이 치매 18%, 85 12%, 90 1%

관련 증상이 나타났다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치매 연구는 (Arens-Wiebel. C., 2018). 

매우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를 통해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선 자폐스펙트럼 장애인도 , . 

알츠하이머나 치매와 같은 질병을 가질 수 있다 치매를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 아직 .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더욱 다양한 요인들이 복잡하게 , 

기여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즉 다른 질병 특히 우울증 의 영향과 자해와 같은 자기손상으로 . ( )

인해 장기적으로는 뇌를 손상시켜 치매가 발생하거나 수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이 치매 질병이 나타날 때 일반적인 치매 증상과 유사하게도 나타나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에게 보다 독특하게 나타나는 증상도 존재한다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이 치매가 . 

진행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 목록으로는 다음과 같다(Autisten Info, 2023a):

 혼란의 증가 또는 방향지각의 문제

 동기부족 또는 동기상실 및 불안감

 공격성과 같은 행동문제의 증가

 기능 및 언어의 손상 또는 퇴화

 선호하는 동일성의 포기

 감각적 문제의 증가

 행동의 변화 또는 새로운 문제의 발현

 사람 상황 등의 인식 어려움, 

 보행 및 균형감각의 문제

 숙면 어려움 또는 불면증의 강화

 새롭게 나타나는 섭식장애

심리정서적 요인3) 

자폐스펙트럼 장애는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대뇌의 다른 연결구조와 같은 신경학적 차이를 보이지

만 정신적 질병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에서 자폐스펙트럼 장애인들에게 신체적 문제뿐만 . 

아니라 심리정서적 질병이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자폐스펙트럼 . , 

장애인들의 가 심리정서적 질병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는 두 가지 이상의 심리정서적 70%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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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장애를 동반한 성인 자폐스펙트럼 장애인들은 신경학적 질병으로 인해 조기사망에 이르게 

될 확률이 배 높으며 이때 뇌전증은 사망의 주요한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40 , .

 학습장애가 없는 성인 자폐스펙트럼 장애인들은 자살로 사망할 확률이 배 높은 위험이 존재한다9 .

이러한 결과들은 자폐스펙트럼 장애인들은 성인기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 요인들이 조기노화와 조기사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 . 

이러한 요인들은 신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측면들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 .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조기노화 나 조기사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하고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다 건강 위험 요인. 

신체 생물학적 요인 예 유전학 만선건강상태1) - ( : , )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와 관련하여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 생물학적 요인으로는 대표적-

으로 뇌전증 을 들 수 있다 특히 자폐스펙트럼 장애인들은 뇌전증을 가질 확률이 높고 연령이 ‘ ’ . , 

증가할수록 뇌전증이 발생할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 비장애인의 경우 단지 만 뇌전증이 발생하는데. 1% , 

아동기의 초기 연령대에서 뇌전증 발병 위험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아동기에 발병 위험은 감소하고 

안정되며 성인기에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자폐스펙트럼 장애인들의 이상은 , . 50% 

뇌전증을 가지고 있고 대에 들어서면서 처음 나타나지만 평균적으로는 더 늦게 발현한다 이것은 10 , . 

자폐스펙트럼 장애인들에게 있어 뇌전증의 발현 요인이 비장애인의 그것과는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

다 전술한 것처럼 학습장애를 동반하고 있는 자폐스펙트럼 장애인들은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해 . 

조기에 사망할 확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배 높으며 그 주요한 원인으로는 뇌전증을 들 수 있다40 , .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을 위한 뇌전증 치료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아직까지도 없다 또한 비장애인에 비교하여 발달장애인(Autismus-Kultur, 2023). , , 

특히 성인 자폐스펙트럼 장애인들에게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주요한 신체적 질병에는 당뇨 불면증, ,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고혈압 위장장애 비만 등이 있다 이러한 신체적 질병의 원인으로는 우선 , , , . 

편식으로 인한 영양의 문제가 있고 자폐스펙트럼 장애의 특징인 사회적 접촉의 어려움은 소외와 , 

고립으로 이끌며 또한 그것은 운동 부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Psylex, 2014).

인지적 요인2)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건강에서 치매 는 인지적 측면의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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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된다 발달장애인의 치매와 관련된 연구는 지적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예로 . . 

년에 실시한 삶의 질 통합 연구에서 혁신적으로 구상된 지원주거에서 생활하고 있는 고령장애2010 ‘ : ’ 

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세 이상의 고령장애인 중 가 치매 관련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65 16% . 

세 이상의 연령에서는 세 이상의 연령에서도 의 수치를 보였으며 세 이상의 70 26.5%, 75 26.5% 80

연령에서는 세 이상의 연령에서는 세 이상의 연령에서는 단지 만이 치매 18%, 85 12%, 90 1%

관련 증상이 나타났다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치매 연구는 (Arens-Wiebel. C., 2018). 

매우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를 통해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선 자폐스펙트럼 장애인도 , . 

알츠하이머나 치매와 같은 질병을 가질 수 있다 치매를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 아직 .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더욱 다양한 요인들이 복잡하게 , 

기여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즉 다른 질병 특히 우울증 의 영향과 자해와 같은 자기손상으로 . ( )

인해 장기적으로는 뇌를 손상시켜 치매가 발생하거나 수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이 치매 질병이 나타날 때 일반적인 치매 증상과 유사하게도 나타나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에게 보다 독특하게 나타나는 증상도 존재한다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이 치매가 . 

진행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 목록으로는 다음과 같다(Autisten Info, 2023a):

 혼란의 증가 또는 방향지각의 문제

 동기부족 또는 동기상실 및 불안감

 공격성과 같은 행동문제의 증가

 기능 및 언어의 손상 또는 퇴화

 선호하는 동일성의 포기

 감각적 문제의 증가

 행동의 변화 또는 새로운 문제의 발현

 사람 상황 등의 인식 어려움, 

 보행 및 균형감각의 문제

 숙면 어려움 또는 불면증의 강화

 새롭게 나타나는 섭식장애

심리정서적 요인3) 

자폐스펙트럼 장애는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대뇌의 다른 연결구조와 같은 신경학적 차이를 보이지

만 정신적 질병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에서 자폐스펙트럼 장애인들에게 신체적 문제뿐만 . 

아니라 심리정서적 질병이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자폐스펙트럼 . , 

장애인들의 가 심리정서적 질병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는 두 가지 이상의 심리정서적 70%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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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즉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의 명 중 명이 심리정서적 문제를 . , 10 7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심리정서적 측면에서 자폐스펙트럼 장애인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는 무엇보다도 불안장애, 

강박장애 및 우울증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년대 후반부터 실시된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 알 . 2000

수 있다 우선 년부터 년까지 작성된 자폐스펙트럼 장애인 명과 성인 비장애인 . 2008 2012 2,100

명의 임상기록을 통해 심리적 행동적 의학적 진단 발생률을 비교 분석한 연구 결과에 21,000 , , ·

따르면 성인 자폐스펙트럼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심리적 질병 또는 문제 발생 비율이 높았다. 

구체적으로는 우울증 성인자폐스펙트럼 장애 성인 성인 비장애인 불안 성인 자폐스펙( 38% vs. 17%), (

트럼 장애인 성인 비장애인 조울증 장애 성인 자폐스펙트럼 장애인 비장애인 39% vs. 18%), ( 30% vs. 

성인 자살 시도 성인 자폐스펙트럼 장애인 성인 비장애인 에서 차이를 보이고 9%), ( 1.6% vs. 0.3%)

있다 최근의 연구(Psylex, 2014). (Dow, D., Morgan, L., Hooker, J. L., Michaels, M. S.,  

에서도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의 많은 수가 Joiner, T. E., Woods, J.,  Wetherby, A. M., 2021)

생애 전반에서 불안상태 우울증 자살시도 및 최근의 자살충동 에 대해 (63%), (55%), (19%) (12%)

보고하고 있다(Autisten Info, 2023b).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자폐스펙트럼 장애인 중 는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이와 50%~70% , 

유사한 비율로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성인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의 심리정서적 . 

문제는 간과되거나 진단될지라도 적절한 지원을 찾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 원인은 다음과 , . 

같다(Autismus-Kultur, 2023a). 

 심리정서적 증상을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의 특징으로 간주하고 있다.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의 심리정서적 증상이 비장애인의 그것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심리정서적 증상을 위한 진단 방법들이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에게 적절하지 않으며 많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들은 자신들의 증상을 설명하는 것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심리정서적 어려움으로는 부상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를 들 수 있다 자폐스펙트럼 장애인‘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 

의 에 관한 영향은 비교적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이 삶 속에서 체험하는 PTSD , 

부정적 경험들은 를 유발시킬 수 있다PTSD .

이와 함께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의 정신적 건강에 있어서 자주 언급되는 요인으로 멘탈붕괴‘

셧다운 자폐성 번아웃 이 있다 멘탈붕괴는 감각적 과잉자(Meltdown)’, ‘ (Shutdown)’, ‘ (Burnout)’ . 

극 두려움 상태 사회적 충돌 및 기대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계획의 변경 또는 다른 요인들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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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으로 야기되며 일반적으로 분노 울음 소리치기 및 때로는 자해와 같은 극도의 정서적 폭발로 , , , 

나타난다 그래서 멘탈붕괴는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에게 매우 감당하기 어려우며 통제가 매우 어려운 .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셧다운은 종종 고요한 붕괴 로 표현된다 셧다운은 멘탈붕괴와 거의 유사하지. ‘ ’ . 

만 외형적으로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의기소침하고 극도로 녹초가 되며 거의 반응을 . , , 

보이지 않아 스스로 움직이거나 누군가를 이해하는 것에 매우 어려운 상태에 처하게 된다 번아웃은 .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에게 힘든 시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포괄적이고 장기간의 경험을 제공한다. 

그래서 자기관리 근로활동 또는 사회적 관계와 같이 이전에는 할 수 있었던 활동들을 번아웃 , 

상황에서는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 장시간의 번아웃은 종종 불안장애 또는 우울증이 동반되며. , 

신체적인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하여 노화에 기여한다 이처럼 번아웃을 경험한 자폐 스펙트럼 .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부정적 영향을 받으므로 이후에 일정한 시간의 회복이 요구된다, . 

그러나 멘탈붕괴 셧다운 및 번아웃은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이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심리정서적 ,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의 심리정서적 상태들을 인식하지 못한

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를 가진다 즉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이 번아웃 상황에 처할지라도 주변 . , 

사람들이 잘 알아차리지 못하기에 그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상동( ).  

환경적 요인4) 

성인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는 삶의 부정적 경험 이 ‘ ’

포함된다 발달장애인들은 삶 속에서 수많은 사회적 거부와 배제를 경험한다 또한 많은 발달장애인. . 

들은 폭력을 경험하며 이해받지 못하며 고독하게 보낸다 또 다른 환경적 위험 요인으로서 발달장애, . 

인들은 평균 이상으로 빈곤과 장기실업을 경험하고 있으며 여성 자폐스펙트럼 장애인들은 빈번하게 , 

성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위기 요인이 되는 삶 속에서 다양한 부정적인 경험들은 . 

발달장애인에게 낮은 자존감을 발생시키며 심리정서적 질병의 높은 발병률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년에 실시된 연구 에서는 트라우마적인 체험을 2016 (Taylor, J. L. & Gotham K. O.)

한 자폐스펙트럼 장애 아동은 우울증 증상을 더욱 많이 경험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것과 . 

관련된 종단적 연구에서도 학교폭력을 경험한 자폐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은 사춘기 때 우울증을 

더욱 빈번하게 경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최근의 연구. (Griffiths, S., Allison, C., Kenny, 

에서는 다음의 중요한 두 가지 결과를 R., Holt, R., Smith, P., & Baron-Cohen, S., 2019)

제시하고 있다.

 성인 자폐스펙트럼 장애인들은 삶에서 수많은 부정적 경험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로 인, 

해 직업을 구하거나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며 재정적 어려움과 가정 내 학대를 경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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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즉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의 명 중 명이 심리정서적 문제를 . , 10 7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심리정서적 측면에서 자폐스펙트럼 장애인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는 무엇보다도 불안장애, 

강박장애 및 우울증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년대 후반부터 실시된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 알 . 2000

수 있다 우선 년부터 년까지 작성된 자폐스펙트럼 장애인 명과 성인 비장애인 . 2008 2012 2,100

명의 임상기록을 통해 심리적 행동적 의학적 진단 발생률을 비교 분석한 연구 결과에 21,000 , , ·

따르면 성인 자폐스펙트럼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심리적 질병 또는 문제 발생 비율이 높았다. 

구체적으로는 우울증 성인자폐스펙트럼 장애 성인 성인 비장애인 불안 성인 자폐스펙( 38% vs. 17%), (

트럼 장애인 성인 비장애인 조울증 장애 성인 자폐스펙트럼 장애인 비장애인 39% vs. 18%), ( 30% vs. 

성인 자살 시도 성인 자폐스펙트럼 장애인 성인 비장애인 에서 차이를 보이고 9%), ( 1.6% vs. 0.3%)

있다 최근의 연구(Psylex, 2014). (Dow, D., Morgan, L., Hooker, J. L., Michaels, M. S.,  

에서도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의 많은 수가 Joiner, T. E., Woods, J.,  Wetherby, A. M., 2021)

생애 전반에서 불안상태 우울증 자살시도 및 최근의 자살충동 에 대해 (63%), (55%), (19%) (12%)

보고하고 있다(Autisten Info, 2023b).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자폐스펙트럼 장애인 중 는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이와 50%~70% , 

유사한 비율로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성인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의 심리정서적 . 

문제는 간과되거나 진단될지라도 적절한 지원을 찾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 원인은 다음과 , . 

같다(Autismus-Kultur, 2023a). 

 심리정서적 증상을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의 특징으로 간주하고 있다.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의 심리정서적 증상이 비장애인의 그것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심리정서적 증상을 위한 진단 방법들이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에게 적절하지 않으며 많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들은 자신들의 증상을 설명하는 것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심리정서적 어려움으로는 부상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를 들 수 있다 자폐스펙트럼 장애인‘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 

의 에 관한 영향은 비교적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이 삶 속에서 체험하는 PTSD , 

부정적 경험들은 를 유발시킬 수 있다PTSD .

이와 함께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의 정신적 건강에 있어서 자주 언급되는 요인으로 멘탈붕괴‘

셧다운 자폐성 번아웃 이 있다 멘탈붕괴는 감각적 과잉자(Meltdown)’, ‘ (Shutdown)’, ‘ (Burnout)’ . 

극 두려움 상태 사회적 충돌 및 기대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계획의 변경 또는 다른 요인들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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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으로 야기되며 일반적으로 분노 울음 소리치기 및 때로는 자해와 같은 극도의 정서적 폭발로 , , , 

나타난다 그래서 멘탈붕괴는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에게 매우 감당하기 어려우며 통제가 매우 어려운 .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셧다운은 종종 고요한 붕괴 로 표현된다 셧다운은 멘탈붕괴와 거의 유사하지. ‘ ’ . 

만 외형적으로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의기소침하고 극도로 녹초가 되며 거의 반응을 . , , 

보이지 않아 스스로 움직이거나 누군가를 이해하는 것에 매우 어려운 상태에 처하게 된다 번아웃은 .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에게 힘든 시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포괄적이고 장기간의 경험을 제공한다. 

그래서 자기관리 근로활동 또는 사회적 관계와 같이 이전에는 할 수 있었던 활동들을 번아웃 , 

상황에서는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 장시간의 번아웃은 종종 불안장애 또는 우울증이 동반되며. , 

신체적인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하여 노화에 기여한다 이처럼 번아웃을 경험한 자폐 스펙트럼 .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부정적 영향을 받으므로 이후에 일정한 시간의 회복이 요구된다, . 

그러나 멘탈붕괴 셧다운 및 번아웃은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이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심리정서적 ,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의 심리정서적 상태들을 인식하지 못한

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를 가진다 즉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이 번아웃 상황에 처할지라도 주변 . , 

사람들이 잘 알아차리지 못하기에 그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상동( ).  

환경적 요인4) 

성인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는 삶의 부정적 경험 이 ‘ ’

포함된다 발달장애인들은 삶 속에서 수많은 사회적 거부와 배제를 경험한다 또한 많은 발달장애인. . 

들은 폭력을 경험하며 이해받지 못하며 고독하게 보낸다 또 다른 환경적 위험 요인으로서 발달장애, . 

인들은 평균 이상으로 빈곤과 장기실업을 경험하고 있으며 여성 자폐스펙트럼 장애인들은 빈번하게 , 

성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위기 요인이 되는 삶 속에서 다양한 부정적인 경험들은 . 

발달장애인에게 낮은 자존감을 발생시키며 심리정서적 질병의 높은 발병률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년에 실시된 연구 에서는 트라우마적인 체험을 2016 (Taylor, J. L. & Gotham K. O.)

한 자폐스펙트럼 장애 아동은 우울증 증상을 더욱 많이 경험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것과 . 

관련된 종단적 연구에서도 학교폭력을 경험한 자폐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은 사춘기 때 우울증을 

더욱 빈번하게 경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최근의 연구. (Griffiths, S., Allison, C., Kenny, 

에서는 다음의 중요한 두 가지 결과를 R., Holt, R., Smith, P., & Baron-Cohen, S., 2019)

제시하고 있다.

 성인 자폐스펙트럼 장애인들은 삶에서 수많은 부정적 경험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로 인, 

해 직업을 구하거나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며 재정적 어려움과 가정 내 학대를 경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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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의 삶의 부정적 경험과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의 높은 발현 비율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삶의 부정적 경험은 낮은 삶의 만족도와도 상관관계를 가진, 

다.     

발달장애인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는 자살 이 · ‘ ’

언급되고 있다 자살의 시도는 조기노화와 직접적 관련을 맺고 있지는 않지만 그 자체가 신체적 정신. ·

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 

학습장애가 없는 성인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의 경우 자살로 사망할 확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배의 , 9

높은 위험률을 보이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살펴볼 수 있다

(Autismus-Kultur, 2023).

 많은 연구들 특히 의 연구에서는 자폐스펙트럼 장애인들 중 에서 는 , Raja, M.(2014) 30% 50%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한다.

 연구 에 따르면 비(Mayes, S. D., Gorman, A. A.,  Hillwig-Garcia, J., Syed , E., 2012)

장애 아동의 가 자살에 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자폐스펙트럼 장애아동의 0.5% 14%

가 자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성인들에 관한 연구(Cassidy, S., Bradley, P., Robinson, J.,  

결과 연구 참여자의 가 자살에 Allison, C., McHugh, M., Baron-Cohen, S., 2014) , 2/3

관한 생각을 전 생애 동안 경험하고 있으며 연구 참여자의 분의 은 자살을 계획하거나 시도, 3 1

했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자폐스펙트럼 장애인들은 자살에 관한 충동이나 생각을 경험하거나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

고 있다 그러나 자살은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을 사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 

하는 사회적 환경적 구조나 차별에 기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점을 들여다보면, . , 

자폐스펙트럼 장애인들이 열악한 삶의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더욱이 . 

열악한 삶의 조건들과 그에 따른 자살의 반복적인 시도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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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애인 서비스 발전의 역사적 배경 . 

초창기 년대 년대1) (1800 ~1940 )

독일의 사회보장 정책의 특징은 역사적으로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는 점에 있다. 

즉 독일은 년에 도입된 의료보험을 시작으로 사고보험 년 과 연금보험 년 을 잇달아 , 1883 (1884 ) (1889 )

도입하여 제 차 세계대전 발생 이전까지 복지국가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였다 그 후 실업보험을 1 . 

년부터 실시하여 대 사회보험 체계를 구축하여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빠르게 사회보장제1927 4

도의 기초를 완성하였다 김승완 나영희 윤상용 최윤영 황창호 노문영 유경민( , , , , , , , 2014). 

독일의 사회보험 체계에 기반한 사회보장 정책은 역사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복지정책의 목표가 빈민구제 또는 취약계층의 보호를 넘어서 사회적 질서로 확대되고 강화되었, 

다 즉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주로 빈민 여성 청소년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 , , , 

보호를 목표로 실행하였다면 사회보험 도입 이후에는 노동자 계급을 대상으로 사회 전체의 질서 , 

유지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목적으로 사회보장 정책이 변화되었다 둘째 권리로서 사회보장 . , 

정책으로의 관점이다 사회보험 도입 이전에는 재활 관점 하에서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면 사회보험은 복지급여의 제공을 시민적 권리 즉 시민권의 차원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정연택, , , ( , 

김근홍 김상철 김상호 김원섭 김진수 남용현 남현주 박경순 박명준 박수지 박지순 심성지, , , , , , , , , , , , 

오윤섭 유근춘 윤조덕 이신용 이용갑 이진숙 따라서 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사회보험을 , , , , , , 2018). 1

기반으로 소위 세 가지 축으로 구분된 시스템 돌봄 사회보장 빈민구제 을 구축하고 제도화하였다( , , ) . 

제 차 세계대전 년 전후에는 많은 부상자의 발생으로 재활 패러다임이 국가적 책무로 1 (1914~1918 ) 

포함되었다 전쟁부상자의 치료와 연금보장을 위해 년에 제국원호법. 1920 ‘ (Gesetz ber die Versoü

rgung der Milit rpersonen und ihrer Hinterbliebenen bei Dienstbesch digung; Reichsveä ä

이 제정되었다 또한 년에는 사회적 전쟁 부상자와 유공자 보장을 위한 rsorgungsgesetz)’ . 1919 ‘

시행령(Die Verordnung ber die soziale Kriegsbesch digten- und Kriegshinterbliebenen ü ä

이하 사회적 전쟁 부상자 시행령 이 제정되어 고용주는 전체 근로자의 를 중증의 F rsorge, ‘ ’)’ 1%ü

부상자로 고용할 것을 규정하였다 그 후 이 시행령은 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 20

의 중증부상자를 고용하는 것과 중증부상자의 해고 보호 조항의 신설 등의 개정을 통해 제 차 2% 2

세계대전 말까지 유지되었다 남용현 이처럼 제국원호법과 사회적 ( , 1995; Wikipedia, 2023. 4. 1). 

전쟁 부상자 시행령은 독일 최초의 사회보장법으로써 그 내용들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년까지 장애인 정책은 별도의 복지대상자 그룹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보장 정책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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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의 삶의 부정적 경험과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의 높은 발현 비율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삶의 부정적 경험은 낮은 삶의 만족도와도 상관관계를 가진, 

다.     

발달장애인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는 자살 이 · ‘ ’

언급되고 있다 자살의 시도는 조기노화와 직접적 관련을 맺고 있지는 않지만 그 자체가 신체적 정신. ·

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 

학습장애가 없는 성인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의 경우 자살로 사망할 확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배의 , 9

높은 위험률을 보이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살펴볼 수 있다

(Autismus-Kultur, 2023).

 많은 연구들 특히 의 연구에서는 자폐스펙트럼 장애인들 중 에서 는 , Raja, M.(2014) 30% 50%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한다.

 연구 에 따르면 비(Mayes, S. D., Gorman, A. A.,  Hillwig-Garcia, J., Syed , E., 2012)

장애 아동의 가 자살에 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자폐스펙트럼 장애아동의 0.5% 14%

가 자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성인들에 관한 연구(Cassidy, S., Bradley, P., Robinson, J.,  

결과 연구 참여자의 가 자살에 Allison, C., McHugh, M., Baron-Cohen, S., 2014) , 2/3

관한 생각을 전 생애 동안 경험하고 있으며 연구 참여자의 분의 은 자살을 계획하거나 시도, 3 1

했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자폐스펙트럼 장애인들은 자살에 관한 충동이나 생각을 경험하거나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

고 있다 그러나 자살은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을 사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 

하는 사회적 환경적 구조나 차별에 기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점을 들여다보면, . , 

자폐스펙트럼 장애인들이 열악한 삶의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더욱이 . 

열악한 삶의 조건들과 그에 따른 자살의 반복적인 시도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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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애인 서비스 발전의 역사적 배경 . 

초창기 년대 년대1) (1800 ~1940 )

독일의 사회보장 정책의 특징은 역사적으로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는 점에 있다. 

즉 독일은 년에 도입된 의료보험을 시작으로 사고보험 년 과 연금보험 년 을 잇달아 , 1883 (1884 ) (1889 )

도입하여 제 차 세계대전 발생 이전까지 복지국가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였다 그 후 실업보험을 1 . 

년부터 실시하여 대 사회보험 체계를 구축하여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빠르게 사회보장제1927 4

도의 기초를 완성하였다 김승완 나영희 윤상용 최윤영 황창호 노문영 유경민( , , , , , , , 2014). 

독일의 사회보험 체계에 기반한 사회보장 정책은 역사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복지정책의 목표가 빈민구제 또는 취약계층의 보호를 넘어서 사회적 질서로 확대되고 강화되었, 

다 즉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주로 빈민 여성 청소년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 , , , 

보호를 목표로 실행하였다면 사회보험 도입 이후에는 노동자 계급을 대상으로 사회 전체의 질서 , 

유지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목적으로 사회보장 정책이 변화되었다 둘째 권리로서 사회보장 . , 

정책으로의 관점이다 사회보험 도입 이전에는 재활 관점 하에서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면 사회보험은 복지급여의 제공을 시민적 권리 즉 시민권의 차원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정연택, , , ( , 

김근홍 김상철 김상호 김원섭 김진수 남용현 남현주 박경순 박명준 박수지 박지순 심성지, , , , , , , , , , , , 

오윤섭 유근춘 윤조덕 이신용 이용갑 이진숙 따라서 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사회보험을 , , , , , , 2018). 1

기반으로 소위 세 가지 축으로 구분된 시스템 돌봄 사회보장 빈민구제 을 구축하고 제도화하였다( , , ) . 

제 차 세계대전 년 전후에는 많은 부상자의 발생으로 재활 패러다임이 국가적 책무로 1 (1914~1918 ) 

포함되었다 전쟁부상자의 치료와 연금보장을 위해 년에 제국원호법. 1920 ‘ (Gesetz ber die Versoü

rgung der Milit rpersonen und ihrer Hinterbliebenen bei Dienstbesch digung; Reichsveä ä

이 제정되었다 또한 년에는 사회적 전쟁 부상자와 유공자 보장을 위한 rsorgungsgesetz)’ . 1919 ‘

시행령(Die Verordnung ber die soziale Kriegsbesch digten- und Kriegshinterbliebenen ü ä

이하 사회적 전쟁 부상자 시행령 이 제정되어 고용주는 전체 근로자의 를 중증의 F rsorge, ‘ ’)’ 1%ü

부상자로 고용할 것을 규정하였다 그 후 이 시행령은 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 20

의 중증부상자를 고용하는 것과 중증부상자의 해고 보호 조항의 신설 등의 개정을 통해 제 차 2% 2

세계대전 말까지 유지되었다 남용현 이처럼 제국원호법과 사회적 ( , 1995; Wikipedia, 2023. 4. 1). 

전쟁 부상자 시행령은 독일 최초의 사회보장법으로써 그 내용들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년까지 장애인 정책은 별도의 복지대상자 그룹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보장 정책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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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포함되어 실시되었다(Wikipedia, 2023. 6. 25).

제 차 세계대전 시기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암흑기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국가사회주의 하에서 2 . 

유전건강법 년 의 제정을 통해 많은 장애인과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 (Erbgesundheitsgesetz, 1930 )

시설과 병원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우생학 프로그램을 통해 수십만 명이 죽거나 불임수술을 , 

받았기 때문이다 상동( ). 

발전기 년대 년대2) (1950 ~1980 )

년대부터 년대까지 사회보장 정책의 특징으로는 전쟁 희생자를 위한 정책과 더불어 1950 1980

장애인을 위한 복지제도들이 법적 제도적으로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먼저 제 차 세계대전 , . 2

이후 대규모의 전쟁 부상자와 희생자들의 발생으로 그들을 위한 사회보장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그 예로 년에 제 차 세계대전의 전쟁 희생자를 위한 공적 법으로써 . 1950 2

연방원호법 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 (Gesetz ber die Versorgung der Opfer des Krieges) . ü

주요한 특징으로는 법률의 대상자를 전쟁 부상자와 그들의 가족뿐만 아니라 나치의 희생자들 등까지 

확대하여 치료 및 재활 의료비 전쟁 희생자와 상이용사의 원호 서비스 장례비 지원 유족 연금 , , , , 

및 유족의 장례비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신체장애를 입은 (Wikipedia, 2023. 5. 1.). 

전쟁 희생자의 경제적 생활과 노동생활로의 편입을 위한 제도로 년에 중증 부상자 고용에 1953 ‘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민간기업의 고용주가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납부해야 ’ 

하는 고용부담금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고용부담금 제도는 전쟁 ‘ (Ausgleichsabgabe)’ . 

활동이나 전쟁을 통해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직접적인 대상자로 하였지만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로 , 

의 재편입을 목표로 하는 첫 번째 국제적 시도였다는 점에서 독일의 장애인 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Rehadat, 2023a). 

년 이후 장애인 복지정책의 큰 변화는 무엇보다도 장애인을 위한 포괄적인 법률의 제정이다1950 . 

특히 년에 월 일 제정된 장애인의 교육 직업 사회로의 편입 보장을 위한 법률1953 6 16 ‘ , , (Gesetz 

zur Sicherung der Eingliederung Schwerbehinderter in Arbeit, Beruf und Gesellschaft; 

이하 중증장애인법 은 중증장애인 권리를 위한 본질적이고 포괄적Schwerbehindertengesetz, ‘ ’)’

인 법률로 간주된다 중증장애인법에서는 현재 장애인정책과 제도에도 유효하고 중요한 내용들 중증. (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판정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고용주의 의무 중증장애인의 해고보호 , , 

조치 기업에서의 중증장애인 대표 및 중증장애인 작업장과 교통수단의 무료 이용 등에 관한 조항 , 

등 을 모두 담고 있다) (Personio, 2023).     

이와 함께 개별적인 사회보장 관련 법 안에 장애인을 위한 규정들이 새롭게 삽입되었다 예를 . 

들면 년에 연금보험법에 직업수행 능력의 회복이나 향상을 위한 치료에 관한 규정이 삽입되었,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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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년에 연방사회부조법에 장애인의 통합을 위한 부조 규정들이 새로 추가되었다 또한 , 1960 ‘ ’ . 

직업소개와 실업보험에 관한 법률 년 에서 연방노동공단 의 업무‘ ’(1957 ) (Bundesanstalt f r Arbeit)ü

에 장애인을 위한 노동 촉진 및 직업 촉진을 위한 조치들을 포함시켰다 남용현 이렇게 ( , 1995). 

일련의 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 복지정책들이 법적 제도적 환경에서 완성되기 시작하였다, .  

년대 들어서 독일의 사회보장 정책은 사회법전 의 제정과 함께 1970 ‘ (Sozialgesetzbuch: SGB)’

큰 변화를 맞이한다 년에 제정된 사회법전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각 보험 법률들이 차례로 . 1975

편입되어 제 권 의료보험 제 권 연금보험 제 권 사고보험 제 권 돌봄보험으로 구성하고 체계적5 , 6 , 7 , 11

인 틀을 갖추었다 사회법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국민의 사회적 권리를 담은 법률로 개별적인 . 

사회보장 법률들을 통합하여 사회 복지 국가 이념을 더욱 구체화하고 각 개별 사회보장 담당기관과 ( )

그 체계간의 관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이승기 (

외 조윤화 김용진 박광옥 김민 오윤지 이수연 에서 재인용 그리고 독일의 사회법전, 2012; , , , , , , 2020 ). 

은 현재까지도 시민들의 사회적 권리를 위한 법률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법률에 속한다.  

 

전환기 년대 이후 현재3) (1980 ~ )

년대 이후 장애인복지 정책의 변화로는 전술한 중증장애인법의 사회법전으로의 편입을 1980

들 수 있다 이전까지 장애인에 관한 규정들이 여러 개별적인 법에 분산되어 있던 단점을 개선하고.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내용들을 종합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기 위해 년에 사회법전 제 권2001 9

이 장애인의 재활과 참여 라는 제목으로 ‘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편찬되었다 제 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제 장은 장애인과 장애를 가질 위험에 노출된 . 9 . 1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료재활 근로의 참여 사회생활의 참여 규정들을 담고 있으며 제 장에서는 ‘ ’, ‘ ’, ‘ ’ 2

중증장애인들의 참여를 위한 특별규정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특히 제 장의 내용들은 년에 . 2 1974

제정된 중증장애인법 을 사회법전 안으로 편입한 것으로 중증장애인의 권리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 ‘ ’ , 

증명 해고보호 중증장애인 대표 구성 등의 규정을 통해 사회적 불리함을 균등하게 하는 실제적인 , ,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신옥주 조윤화 김정희 이동석 김용진 김태용 송기호 에서 ( , 2015; , , , , , , 2015)

재인용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법률의 사회법전 제 권으로의 편입은 독일 시민의 권리와 장애인의 ). 9

사회적 권리를 동등하게 바라보고 있고 특히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하나의 법률 안에서 통합하여 ,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사회국가 의 이념 안에서 체계적으로 발전해 온 독일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년부(Sozialstaat) 2011

터 또 하나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그것은 장애인권리협약 을 계기로 연방정부의 주도 . UN (2008)

아래 협약의 규정들을 독일 자국 내에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행을 위한 국가적 행동계획 이하 을 ‘UN (Nationaler Aktionsplan, ‘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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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포함되어 실시되었다(Wikipedia, 2023. 6. 25).

제 차 세계대전 시기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암흑기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국가사회주의 하에서 2 . 

유전건강법 년 의 제정을 통해 많은 장애인과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 (Erbgesundheitsgesetz, 1930 )

시설과 병원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우생학 프로그램을 통해 수십만 명이 죽거나 불임수술을 , 

받았기 때문이다 상동( ). 

발전기 년대 년대2) (1950 ~1980 )

년대부터 년대까지 사회보장 정책의 특징으로는 전쟁 희생자를 위한 정책과 더불어 1950 1980

장애인을 위한 복지제도들이 법적 제도적으로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먼저 제 차 세계대전 , . 2

이후 대규모의 전쟁 부상자와 희생자들의 발생으로 그들을 위한 사회보장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그 예로 년에 제 차 세계대전의 전쟁 희생자를 위한 공적 법으로써 . 1950 2

연방원호법 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 (Gesetz ber die Versorgung der Opfer des Krieges) . ü

주요한 특징으로는 법률의 대상자를 전쟁 부상자와 그들의 가족뿐만 아니라 나치의 희생자들 등까지 

확대하여 치료 및 재활 의료비 전쟁 희생자와 상이용사의 원호 서비스 장례비 지원 유족 연금 , , , , 

및 유족의 장례비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신체장애를 입은 (Wikipedia, 2023. 5. 1.). 

전쟁 희생자의 경제적 생활과 노동생활로의 편입을 위한 제도로 년에 중증 부상자 고용에 1953 ‘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민간기업의 고용주가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납부해야 ’ 

하는 고용부담금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고용부담금 제도는 전쟁 ‘ (Ausgleichsabgabe)’ . 

활동이나 전쟁을 통해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직접적인 대상자로 하였지만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로 , 

의 재편입을 목표로 하는 첫 번째 국제적 시도였다는 점에서 독일의 장애인 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Rehadat, 2023a). 

년 이후 장애인 복지정책의 큰 변화는 무엇보다도 장애인을 위한 포괄적인 법률의 제정이다1950 . 

특히 년에 월 일 제정된 장애인의 교육 직업 사회로의 편입 보장을 위한 법률1953 6 16 ‘ , , (Gesetz 

zur Sicherung der Eingliederung Schwerbehinderter in Arbeit, Beruf und Gesellschaft; 

이하 중증장애인법 은 중증장애인 권리를 위한 본질적이고 포괄적Schwerbehindertengesetz, ‘ ’)’

인 법률로 간주된다 중증장애인법에서는 현재 장애인정책과 제도에도 유효하고 중요한 내용들 중증. (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판정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고용주의 의무 중증장애인의 해고보호 , , 

조치 기업에서의 중증장애인 대표 및 중증장애인 작업장과 교통수단의 무료 이용 등에 관한 조항 , 

등 을 모두 담고 있다) (Personio, 2023).     

이와 함께 개별적인 사회보장 관련 법 안에 장애인을 위한 규정들이 새롭게 삽입되었다 예를 . 

들면 년에 연금보험법에 직업수행 능력의 회복이나 향상을 위한 치료에 관한 규정이 삽입되었,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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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년에 연방사회부조법에 장애인의 통합을 위한 부조 규정들이 새로 추가되었다 또한 , 1960 ‘ ’ . 

직업소개와 실업보험에 관한 법률 년 에서 연방노동공단 의 업무‘ ’(1957 ) (Bundesanstalt f r Arbeit)ü

에 장애인을 위한 노동 촉진 및 직업 촉진을 위한 조치들을 포함시켰다 남용현 이렇게 ( , 1995). 

일련의 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 복지정책들이 법적 제도적 환경에서 완성되기 시작하였다, .  

년대 들어서 독일의 사회보장 정책은 사회법전 의 제정과 함께 1970 ‘ (Sozialgesetzbuch: SGB)’

큰 변화를 맞이한다 년에 제정된 사회법전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각 보험 법률들이 차례로 . 1975

편입되어 제 권 의료보험 제 권 연금보험 제 권 사고보험 제 권 돌봄보험으로 구성하고 체계적5 , 6 , 7 , 11

인 틀을 갖추었다 사회법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국민의 사회적 권리를 담은 법률로 개별적인 . 

사회보장 법률들을 통합하여 사회 복지 국가 이념을 더욱 구체화하고 각 개별 사회보장 담당기관과 ( )

그 체계간의 관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이승기 (

외 조윤화 김용진 박광옥 김민 오윤지 이수연 에서 재인용 그리고 독일의 사회법전, 2012; , , , , , , 2020 ). 

은 현재까지도 시민들의 사회적 권리를 위한 법률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법률에 속한다.  

 

전환기 년대 이후 현재3) (1980 ~ )

년대 이후 장애인복지 정책의 변화로는 전술한 중증장애인법의 사회법전으로의 편입을 1980

들 수 있다 이전까지 장애인에 관한 규정들이 여러 개별적인 법에 분산되어 있던 단점을 개선하고.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내용들을 종합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기 위해 년에 사회법전 제 권2001 9

이 장애인의 재활과 참여 라는 제목으로 ‘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편찬되었다 제 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제 장은 장애인과 장애를 가질 위험에 노출된 . 9 . 1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료재활 근로의 참여 사회생활의 참여 규정들을 담고 있으며 제 장에서는 ‘ ’, ‘ ’, ‘ ’ 2

중증장애인들의 참여를 위한 특별규정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특히 제 장의 내용들은 년에 . 2 1974

제정된 중증장애인법 을 사회법전 안으로 편입한 것으로 중증장애인의 권리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 ‘ ’ , 

증명 해고보호 중증장애인 대표 구성 등의 규정을 통해 사회적 불리함을 균등하게 하는 실제적인 , ,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신옥주 조윤화 김정희 이동석 김용진 김태용 송기호 에서 ( , 2015; , , , , , , 2015)

재인용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법률의 사회법전 제 권으로의 편입은 독일 시민의 권리와 장애인의 ). 9

사회적 권리를 동등하게 바라보고 있고 특히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하나의 법률 안에서 통합하여 ,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사회국가 의 이념 안에서 체계적으로 발전해 온 독일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년부(Sozialstaat) 2011

터 또 하나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그것은 장애인권리협약 을 계기로 연방정부의 주도 . UN (2008)

아래 협약의 규정들을 독일 자국 내에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행을 위한 국가적 행동계획 이하 을 ‘UN (Nationaler Aktionsplan, ‘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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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년 과 년부터 년 으로 차례로 작성하여 연방정부NAP 1.0(2011 2020 ) NAP 2.0(2021 2023 ) , 

주 정부 지역 기관 수준에서 구체화된 행동계획을 실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계획의 , , . 

법적 지지를 위해 년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참여와 자기결정의 강화를 위한 법2016 (Gesetz 「

zur St rkung der Teilhabe und Selbstbestimmung von Menschen mit Behinderungen, ä

이하 연방참여법 을 제정하였다 김용진‘ (Bundesteilhabegesetz: BTHG’) ( , 2017). 」

연방참여법38)과 국가적 행동계획 과 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통합 으로 1.0 2.0 ‘ (Inklusion)’

인간의 권리로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결정을 하며 자신이 속한 사회에 참여하는 ‘

것 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는 더 많은 참여와 더 많은 자기결정’(Leidmedien, 2017. 8. 3.) . BTHG

이라는 의미에서 장애인들이 노동 주거 교육 여가생활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개별적 욕구의 , , , 

가능성에 적합한 삶의 계획과 영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Bundesministerium 

이 법의 핵심적 내용은 사회부조 형태로서 일부 장애인에게 f r Arbeit und Soziales, 2020). ü

제공되었던 편입급여‘ (Eingliederungshilfe)’39)를 사회법전 제 권 장애인의 재활과 참9 (「

여 에 포함시켜 고유한 급여로 모든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의 ) . 」

사회참여 및 통합을 위한 지원들을 사회적 권리 로써 개인의 개별적 욕구를 평가하여 그에 ‘ ’

기반한 더 많은 급여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의 주요한 내용을 년부터 년까지 단계의 과정 안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 BTHG 2017 2023 4

같다(Betanet, 2022. 8. 3.). 

단계 년1 (2017 )◯

 장애인 작업장에 있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금액의 강화 년도부터 장애인작업장에서 일하: 2017

는 장애인 약 명 중 유로 이하의 임금을 받는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노동지원금( 300,000 ) 325

을 매월 유로에서 유로로 인상 지원(Arbeitsf rderungsgeld) 26 52ö

 장애인 작업장 위원회의 강화 작업장 운영자는 장애인의 이해와 이익을 대변하는 작업장 위원: 

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을 넘어 작업장의 많은 영역 예를 들면 작업장 운영규정 작업시간, , 

과 종료시간 휴식시간과 청소 등 근로 장애인의 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을 함께 , 

38) 이하 연방참여법에 관한 내용은 본 연구자가 참여한 조윤화 김용진 김민 오윤지 송기호 ‘ , , , , , 
이윤정 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2022)’ .

39) 편입급여는 장애인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부조의 한 유형으로 다른 재활담당기관이 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할 때 사회청 이 제공하는 다양한 급여를 의미한다 이때 장애인 및 그 배우자의 (Sozialamt) . 
자산 및 소득의 조사를 통해 편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하며 급여로는 외래서비스 부분시설 , , 
서비스 시설서비스, 
로 구분하여 제공한다    
(http://www.betanet.de/betanet/soziales_recht/Eingliederungshilfe-fuer-behinderte-Menschen-
104.html#u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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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및 결정 

 장애인 작업장에서의 여성대표 선출 장애인 작업장에 명까지의 여성장애인 대표를 선출하고 : 3

작업장 위원회에 참여하여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시정 요구 실시

 중증장애인의 해고보호의 강화 고용주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중증장애인 대표: 

자들에게 문의하고 중증장애인 대표자위원회와의 협의 의무화

 편입급여의 세금공제액의 인상 년도부터 편입급여의 기준액이 유로로 확대되고 : 2017 27,600

생계보장 지원을 위한 기준액이 유로로 확대5,000

 시각 청각 중복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표시 시각 청각 장애를 가진 중복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 : -

표시 시청각장애인 를 중증장애인카드에 표시하여 더 많은 권리 제공‘Tb'( )

단계 년2 (2018 ) ◯

 개인예산제의 확대 개인예산제를 모든 장애인급여 담당기관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에게 의무적: 

으로 제공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편입급여의 확대 편입급여 수급여부 조사에서 배우자의 자산 및 소득을 제외하여 대상자의 확: 

대 

 보충적 독립참여상담 의 설치 노동(Erg nzende Unabh ngige Teilhabeberatung : EUTB) : ä ä

사회청의 지원을 받는 의 설치를 통해 장애인에게 포괄적인 상담의 보장과 장애인급여 EUTB

담당기관과의 접촉 지원

 참여계획절차 와 개인별 계획절차 의 도입(Teilhabeplanverfahren) (Gesamtplanverfahren) : 

다양한 급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참여계획절차의 도입과 개별적 지원욕구에 따

른 개인별 계획절차의 수립절차 실시

 배리어프리 정보 제공 장애인 급여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으로의 접근성 개선과 배리어프리 정: 

보 예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위한 쉬운 언어 를 의무적으로 제공 ( : )

단계 년3 (2020 )◯

 편입급여의 완전한 확대 편입급여를 사회부조로부터 분리하여 하나의 급여로 장애인 급여를 : 

제공하는 모든 담당기관이 제공하며 소득 기준을 유로까지 확대 실시, 59,220

단계 년4 (2023 )◯

 편입급여 대상자의 확대 새로운 법적 장애개념에 따른 편입급여 대상자의 새로운 정의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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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년 과 년부터 년 으로 차례로 작성하여 연방정부NAP 1.0(2011 2020 ) NAP 2.0(2021 2023 ) , 

주 정부 지역 기관 수준에서 구체화된 행동계획을 실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계획의 , , . 

법적 지지를 위해 년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참여와 자기결정의 강화를 위한 법2016 (Gesetz 「

zur St rkung der Teilhabe und Selbstbestimmung von Menschen mit Behinderungen, ä

이하 연방참여법 을 제정하였다 김용진‘ (Bundesteilhabegesetz: BTHG’) ( , 2017). 」

연방참여법38)과 국가적 행동계획 과 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통합 으로 1.0 2.0 ‘ (Inklusion)’

인간의 권리로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결정을 하며 자신이 속한 사회에 참여하는 ‘

것 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는 더 많은 참여와 더 많은 자기결정’(Leidmedien, 2017. 8. 3.) . BTHG

이라는 의미에서 장애인들이 노동 주거 교육 여가생활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개별적 욕구의 , , , 

가능성에 적합한 삶의 계획과 영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Bundesministerium 

이 법의 핵심적 내용은 사회부조 형태로서 일부 장애인에게 f r Arbeit und Soziales, 2020). ü

제공되었던 편입급여‘ (Eingliederungshilfe)’39)를 사회법전 제 권 장애인의 재활과 참9 (「

여 에 포함시켜 고유한 급여로 모든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의 ) . 」

사회참여 및 통합을 위한 지원들을 사회적 권리 로써 개인의 개별적 욕구를 평가하여 그에 ‘ ’

기반한 더 많은 급여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의 주요한 내용을 년부터 년까지 단계의 과정 안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 BTHG 2017 2023 4

같다(Betanet, 2022. 8. 3.). 

단계 년1 (2017 )◯

 장애인 작업장에 있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금액의 강화 년도부터 장애인작업장에서 일하: 2017

는 장애인 약 명 중 유로 이하의 임금을 받는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노동지원금( 300,000 ) 325

을 매월 유로에서 유로로 인상 지원(Arbeitsf rderungsgeld) 26 52ö

 장애인 작업장 위원회의 강화 작업장 운영자는 장애인의 이해와 이익을 대변하는 작업장 위원: 

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을 넘어 작업장의 많은 영역 예를 들면 작업장 운영규정 작업시간, , 

과 종료시간 휴식시간과 청소 등 근로 장애인의 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을 함께 , 

38) 이하 연방참여법에 관한 내용은 본 연구자가 참여한 조윤화 김용진 김민 오윤지 송기호 ‘ , , , , , 
이윤정 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2022)’ .

39) 편입급여는 장애인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부조의 한 유형으로 다른 재활담당기관이 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할 때 사회청 이 제공하는 다양한 급여를 의미한다 이때 장애인 및 그 배우자의 (Sozialamt) . 
자산 및 소득의 조사를 통해 편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하며 급여로는 외래서비스 부분시설 , , 
서비스 시설서비스, 
로 구분하여 제공한다    
(http://www.betanet.de/betanet/soziales_recht/Eingliederungshilfe-fuer-behinderte-Menschen-
104.html#u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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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및 결정 

 장애인 작업장에서의 여성대표 선출 장애인 작업장에 명까지의 여성장애인 대표를 선출하고 : 3

작업장 위원회에 참여하여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시정 요구 실시

 중증장애인의 해고보호의 강화 고용주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중증장애인 대표: 

자들에게 문의하고 중증장애인 대표자위원회와의 협의 의무화

 편입급여의 세금공제액의 인상 년도부터 편입급여의 기준액이 유로로 확대되고 : 2017 27,600

생계보장 지원을 위한 기준액이 유로로 확대5,000

 시각 청각 중복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표시 시각 청각 장애를 가진 중복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 : -

표시 시청각장애인 를 중증장애인카드에 표시하여 더 많은 권리 제공‘Tb'( )

단계 년2 (2018 ) ◯

 개인예산제의 확대 개인예산제를 모든 장애인급여 담당기관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에게 의무적: 

으로 제공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편입급여의 확대 편입급여 수급여부 조사에서 배우자의 자산 및 소득을 제외하여 대상자의 확: 

대 

 보충적 독립참여상담 의 설치 노동(Erg nzende Unabh ngige Teilhabeberatung : EUTB) : ä ä

사회청의 지원을 받는 의 설치를 통해 장애인에게 포괄적인 상담의 보장과 장애인급여 EUTB

담당기관과의 접촉 지원

 참여계획절차 와 개인별 계획절차 의 도입(Teilhabeplanverfahren) (Gesamtplanverfahren) : 

다양한 급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참여계획절차의 도입과 개별적 지원욕구에 따

른 개인별 계획절차의 수립절차 실시

 배리어프리 정보 제공 장애인 급여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으로의 접근성 개선과 배리어프리 정: 

보 예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위한 쉬운 언어 를 의무적으로 제공 ( : )

단계 년3 (2020 )◯

 편입급여의 완전한 확대 편입급여를 사회부조로부터 분리하여 하나의 급여로 장애인 급여를 : 

제공하는 모든 담당기관이 제공하며 소득 기준을 유로까지 확대 실시, 59,220

단계 년4 (2023 )◯

 편입급여 대상자의 확대 새로운 법적 장애개념에 따른 편입급여 대상자의 새로운 정의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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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현재 장애인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으로는 개인예산제 의 ’ (Pers nliches Budget)ö

확대를 들 수 있다 개인예산제는 현물 급여 대신 현금 이라는 기조로 년 월에 도입된 . ‘ ’ 2001 6

이후 장애인 복지정책 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권리협약 의 독일 자국 . (CRPD)

내 실행 이후 자기결정을 통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통합을 이루기 위한 핵심적 정책으로 

간주되고 있다 개인예산제의 목적은 자기결정에 근거한 삶 으로 사회법전 제 권 제 조 제 항에서 . ‘ ’ 9 29 1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사회참여 급여는 급여권자의 신청으로 개인예산제 급여 형태로 집행할 수 있는데 그“ , 

것을 통해 급여권자가 고유한 책임을 가지고 자기결정적인 삶을 더욱 가능하게 한다.”

독일의 개인예산제는 역사적으로 바로 인접 국가인 네덜란드의 개인예산제(Personengebunden

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라인란트 팔츠 주를 포함한 일부 주에서 e Budget:PGB) - (Rheinland-Pfalz)

프로젝트 모델로 년에 처음 실시하였다 그 당시 라인란트 팔츠주는 세계 처음으로 정서적 심리1998 . - ·

적 장애인을 위한 개인예산제를 실시하였다(Individuelle Hilfeplanung und Pers nliche Budgeö

그 결과 장애인과 주 정부 모두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t in Rheinland-Pfalz, 2005). , 

그 후 년에는 사회법전 제 권 제 조에 개인예산제 근거 조항이 삽입되어 전국 모델 가능성을 2001 9 17

확인하였다 년에는 예산제 시행령 이 제정되어 그 해 월부터 년 . 2003 ‘ (Budgetverordnung)’ 7 2007

월까지 약 년 개월 동안 독일 전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었다 그리고 년 월 일부터 12 3 6 . 2008 1 1

개인예산제는 법적 권리로서 인정받아 독일 전역에서 새로운 급여 형태로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다 이(

한나 김윤영 이민경 김동기 김용진 이정기 전지혜, , , , , , , 2019).

독일의 개인예산제는 현재 독일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장애인 복지서비스로 . 

확대되어 장애인이 자신의 상황에 적절하게 현금을 제공받아 서비스 제공자를 직접 선택하거나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급여 담당기관. , 

급여 수급자 급여 제공기관이라는 삼각형의 전통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를 해체하고 장애인이 , 

예산권자로서 서비스 구입에 직접 책임을 지면서 자립적이고 자기결정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년대 이후의 독일의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권리협약 을 계기로 극적으로 변화하1980 (2008)

고 있다 그 중심에는 장애인의 지역사회에 삶의 영역에서의 참여 뿐만 아니라 장애인 정책의 . ‘ ’

입법과정과 실행에 있어서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자기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 선택하는 정치적인 ‘

주체자 로서의 참여까지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독일의 장애인의 사회적 정책 및 통합에 ’ . 

관한 논의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핵심단어는 차별금지 참여‘ (Gleichbehandl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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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자기결정 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년대 이후 제정된 (Teilhabe)’ ‘ (Selbstbestimmung)’ . 1990

일련의 법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와 사회적 참여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그 예로는 기본법. 

의 개정 을 언급할 수 있다 년에 기본법 규정에 장애로 인한 차별금지조(Grundgesetz) (1994) . 1994

항 제 조 제 항 을 다른 차별금지문구와 함께 삽입하고 차별철폐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의 ( 3 3 )

책임을 명시해 독일의 최상위법에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과 책임 주체를 분명하게 환기시켰다. 

이어서 년에 장애인동등지위법 년에는 일반적2002 ‘ (Behindertengleichstellungsgesetz)’, 2006 ‘

동등대우법 의 제정을 통해 연방정부 및 주정부기관과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노동현장에서의 차별금지보장 무장애공간을 위한 연방정부의 노력에 대한 의무규정을 우선적으로 , 

진술하고 있으며 장애뿐만 아니라 성 연령 종교 등으로 인한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폭넓게 , , 

담아내고 있다 조윤화 김정희 이동석 김용진 김태용 송기호( , , , , , , 2015).

지금까지 살펴본 독일 장애인 복지정책의 변화는 결론적으로 자기결정에 기반한 사회참여‘

의 확대 로 요약할 수 있다 이때 사회참여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핵심적 구호이자 최종목표에 ’ . 

속한다 하지만 사회참여의 어려움은 장애인의 손상에 기반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 

아니라 장애인의 삶의 참여를 가로막는 사회적 환경의 다양한 장벽에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 

측면에서 독일에서는 사회복지 라는 용어 대신에 사회정책 이라는 용어를 더욱 빈번하게 ‘ ’ ‘ ’

사용한다.40) 즉 장애인의 사회참여는 시혜적인 복지적 관점 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 ‘ ’

권리적 측면에서의 동등한 삶의 보장을 위한 정책 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 ’ . 

독일 사회는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삶의 환경의 보장은 국가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독일 장애인 복지정책의 두 번째 특징으로 하나의 사회보장 시스템의 . 

동일한 효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장애인 정책을 일반 사회보장 . , 

시스템과 다른 법 다른 제도 다른 서비스들로 분리하여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법 , , 

체계 안에서 장애인의 욕구를 특별히 고려하고 있다 이것은 장애인 또한 독일 국민으로서 . 

사회정책에 있어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따라서 일원화된 사회보장 시스템 속에서 차별 없이 ,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복지철학의 바탕 위에서 대부분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 

통합적 시스템 안에서 장애인의 개별적 요구와 욕구를 고려하여 실시되고 있다. 

40) 사회정책은 세기 후반 독일의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자문제 산재 실업 등 를 다루기 위한  19 ( , )
개념으로 출발하여 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발생한 사회문제들 질병 장애 노령 등 의 대안에 1,2 ( , , )
관한 논의를 통해 정교화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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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현재 장애인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으로는 개인예산제 의 ’ (Pers nliches Budget)ö

확대를 들 수 있다 개인예산제는 현물 급여 대신 현금 이라는 기조로 년 월에 도입된 . ‘ ’ 2001 6

이후 장애인 복지정책 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권리협약 의 독일 자국 . (CRPD)

내 실행 이후 자기결정을 통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통합을 이루기 위한 핵심적 정책으로 

간주되고 있다 개인예산제의 목적은 자기결정에 근거한 삶 으로 사회법전 제 권 제 조 제 항에서 . ‘ ’ 9 29 1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사회참여 급여는 급여권자의 신청으로 개인예산제 급여 형태로 집행할 수 있는데 그“ , 

것을 통해 급여권자가 고유한 책임을 가지고 자기결정적인 삶을 더욱 가능하게 한다.”

독일의 개인예산제는 역사적으로 바로 인접 국가인 네덜란드의 개인예산제(Personengebunden

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라인란트 팔츠 주를 포함한 일부 주에서 e Budget:PGB) - (Rheinland-Pfalz)

프로젝트 모델로 년에 처음 실시하였다 그 당시 라인란트 팔츠주는 세계 처음으로 정서적 심리1998 . - ·

적 장애인을 위한 개인예산제를 실시하였다(Individuelle Hilfeplanung und Pers nliche Budgeö

그 결과 장애인과 주 정부 모두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t in Rheinland-Pfalz, 2005). , 

그 후 년에는 사회법전 제 권 제 조에 개인예산제 근거 조항이 삽입되어 전국 모델 가능성을 2001 9 17

확인하였다 년에는 예산제 시행령 이 제정되어 그 해 월부터 년 . 2003 ‘ (Budgetverordnung)’ 7 2007

월까지 약 년 개월 동안 독일 전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었다 그리고 년 월 일부터 12 3 6 . 2008 1 1

개인예산제는 법적 권리로서 인정받아 독일 전역에서 새로운 급여 형태로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다 이(

한나 김윤영 이민경 김동기 김용진 이정기 전지혜, , , , , , , 2019).

독일의 개인예산제는 현재 독일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장애인 복지서비스로 . 

확대되어 장애인이 자신의 상황에 적절하게 현금을 제공받아 서비스 제공자를 직접 선택하거나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급여 담당기관. , 

급여 수급자 급여 제공기관이라는 삼각형의 전통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를 해체하고 장애인이 , 

예산권자로서 서비스 구입에 직접 책임을 지면서 자립적이고 자기결정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년대 이후의 독일의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권리협약 을 계기로 극적으로 변화하1980 (2008)

고 있다 그 중심에는 장애인의 지역사회에 삶의 영역에서의 참여 뿐만 아니라 장애인 정책의 . ‘ ’

입법과정과 실행에 있어서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자기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 선택하는 정치적인 ‘

주체자 로서의 참여까지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독일의 장애인의 사회적 정책 및 통합에 ’ . 

관한 논의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핵심단어는 차별금지 참여‘ (Gleichbehandl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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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자기결정 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년대 이후 제정된 (Teilhabe)’ ‘ (Selbstbestimmung)’ . 1990

일련의 법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와 사회적 참여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그 예로는 기본법. 

의 개정 을 언급할 수 있다 년에 기본법 규정에 장애로 인한 차별금지조(Grundgesetz) (1994) . 1994

항 제 조 제 항 을 다른 차별금지문구와 함께 삽입하고 차별철폐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의 ( 3 3 )

책임을 명시해 독일의 최상위법에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과 책임 주체를 분명하게 환기시켰다. 

이어서 년에 장애인동등지위법 년에는 일반적2002 ‘ (Behindertengleichstellungsgesetz)’, 2006 ‘

동등대우법 의 제정을 통해 연방정부 및 주정부기관과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노동현장에서의 차별금지보장 무장애공간을 위한 연방정부의 노력에 대한 의무규정을 우선적으로 , 

진술하고 있으며 장애뿐만 아니라 성 연령 종교 등으로 인한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폭넓게 , , 

담아내고 있다 조윤화 김정희 이동석 김용진 김태용 송기호( , , , , , , 2015).

지금까지 살펴본 독일 장애인 복지정책의 변화는 결론적으로 자기결정에 기반한 사회참여‘

의 확대 로 요약할 수 있다 이때 사회참여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핵심적 구호이자 최종목표에 ’ . 

속한다 하지만 사회참여의 어려움은 장애인의 손상에 기반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 

아니라 장애인의 삶의 참여를 가로막는 사회적 환경의 다양한 장벽에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 

측면에서 독일에서는 사회복지 라는 용어 대신에 사회정책 이라는 용어를 더욱 빈번하게 ‘ ’ ‘ ’

사용한다.40) 즉 장애인의 사회참여는 시혜적인 복지적 관점 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 ‘ ’

권리적 측면에서의 동등한 삶의 보장을 위한 정책 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 ’ . 

독일 사회는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삶의 환경의 보장은 국가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독일 장애인 복지정책의 두 번째 특징으로 하나의 사회보장 시스템의 . 

동일한 효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장애인 정책을 일반 사회보장 . , 

시스템과 다른 법 다른 제도 다른 서비스들로 분리하여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법 , , 

체계 안에서 장애인의 욕구를 특별히 고려하고 있다 이것은 장애인 또한 독일 국민으로서 . 

사회정책에 있어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따라서 일원화된 사회보장 시스템 속에서 차별 없이 ,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복지철학의 바탕 위에서 대부분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 

통합적 시스템 안에서 장애인의 개별적 요구와 욕구를 고려하여 실시되고 있다. 

40) 사회정책은 세기 후반 독일의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자문제 산재 실업 등 를 다루기 위한  19 ( , )
개념으로 출발하여 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발생한 사회문제들 질병 장애 노령 등 의 대안에 1,2 ( , , )
관한 논의를 통해 정교화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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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달장애인 고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조정금제도 1) 

독일은 우리나라처럼 법적 의무고용제도를 기반으로 중증장애인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 

연평균 인 이상의 일자리가 있는 공공 또는 민간부문의 사업주는 근로자 일자리의 최소한 를 20 5%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사회법전 제 권 제 조 그리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오래 ( 9 71~73 ). 

전 달성한 정부기관들 예를 들면 헌법기관과 같은 연방최고기관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의 , 6%

중증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직업훈련생 및 중증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 

가지는 장애인 도 포함되며 직업훈련생이나 실습생인 경우 의무고용의 두 자리를 (GdB 30~40) , 

차지한 것으로 인정되는 더블카운트제도와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최대 세 자리를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는 트리플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중증장애 여성의 경우 고용에 있어서 더욱 특별히 .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독일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서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체는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촉｢

진 및 직업재활법 의 고용부담금 과 같은 성격의 조정금 을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인 ‘ ’ ‘ ’ . , 20｣

이상의 일자리를 가진 사업장에서 중증장애인 의무고용률 중 실제 고용률에 따라서 조정금을 납부하

게 되며 인 미만의 근로자 일자리를 가진 고용주의 경우에는 연평균 고용된 의무고용인원에 , 20

따라서 산정된다.

독일의 조정금은 세 가지 등급 우리나라 고용촉진법의 부담기초액 에 해당 으로 구분하고 있다( ‘ ’ ) . 

조정금 은 인 이상의 근로자 일자리를 가진 사업장이 의 실제 고용률을 보이는 경우 1 20 3~5% ( ) 

미달한 고용인원만큼 한 명당 유로 약 만 원 을 납부해야 한다 조정금 는 인 이상의 125 ( 15.4 ) . 2 20

일자리를 가진 사업장이 의 실제 고용률을 보이는 경우 미달한 고용인원만큼 한 명당 유로2~3% ( ) 220

약 만 원 를 납부해야 하며 연평균 인의 일자리를 가진 사업장에서 중증장애인을 한 ( 28 ) 40~60

명도 고용하지 못하였다면 동일한 금액을 조정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조정금 은 인 이상의 . 3 20

일자리를 가진 사업장에서 중증장애인을 미만으로 고용하고 있다면 미달한 고용인원만큼 한 2% 

명당 유로 약 만 원 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영세한 사업장을 위한 부담완화기준도 있다320 ( 41.5 ) . . 

예를 들면 연평균 인 이하의 근로자 일자리를 가진 소규모 사업장에서 한 명의 중증장애인도 40

고용하지 못하면 조정금 에 해당하는 유로만 납부해야 하지만 중증장애인을 명 이상 고용했다1 125 , 1

면 조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연평균 명의 일자리가 있는 사업장에서 명의 . 60 1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의무고용하고 있다면 유로를 납부해야 하지만 명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125 , 2

고용한다면 조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조정금은 통합적인 고용시장의 촉진을 위해 사회법전 제 권 제 조 제 항에 규정된 조정금 9 2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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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개정하여 년도부터 각 조정금이 약 증가하여 조정금 은 유로 조정금 2024 8.7~10.3% 1 140 , 

는 유로 조정금 은 유로로 인상하며 조정금 연 중증장애인고용률 를 신설하여 2 245 , 3 360 , 4( 0%)

유로의 수준을 납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720 . 

다 장애인 고용지원 정책 . 

장애를 가진 근로자를 위한 정책으로는 우선 세금감면제도가 있다 세금감면은 일반적으로 장애정. 

도 에 따라서 유로까지 차등적으로 이루어지며 돌봄 필요가 높은 시각장애나 (GdB) 310~3,700

중증장애인은 더 많은 세금감면이 이루어진다 또한 고용영역에서 근로 (Betanet, 2023.1. 16.). ‘

참여 라는 범주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크게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과 사업체의 고용주’ , 

를 위한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장애를 가진 근로자를 위한 지원1) 

독일의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은 무엇보다도 중증장애인의 일반고용시장으로의 편입을 위한 

지원과 근로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일반고용 환경에서 중증장애인. 

이 근로생활을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표 장애인과 장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근로에 참여 급여< 52> 

구분 고용 서비스 

근로에 참여

근로장비 및 근로보조기기(Kosten f r Arbeitsausr stung, Hilfsmittel und ü ü
technische Arbeitshilfen)

자동차보조금(Kraftfahrzeughilfe)

근로지원인(Arbeitsassistenz)

구직과 근로훈련(Berufsfindung und Arbeitserprobung)

창립보조금(Gr ndungszuschuss)ü
차량비용보조금(Fahrtkostenbeihilfe)

분리주거이용보조금(Trennungskostenbeihilfe)

임시보조금( bergangsbeihilfe)Ü
이사비용 보조금(Umzugskostenbeihilfe)

주거지원(Wohnungshilfen)

출처 사회법전 제 권 제 장: 9 1

이 중 중증장애인에게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서비스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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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달장애인 고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조정금제도 1) 

독일은 우리나라처럼 법적 의무고용제도를 기반으로 중증장애인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 

연평균 인 이상의 일자리가 있는 공공 또는 민간부문의 사업주는 근로자 일자리의 최소한 를 20 5%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사회법전 제 권 제 조 그리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오래 ( 9 71~73 ). 

전 달성한 정부기관들 예를 들면 헌법기관과 같은 연방최고기관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의 , 6%

중증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직업훈련생 및 중증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 

가지는 장애인 도 포함되며 직업훈련생이나 실습생인 경우 의무고용의 두 자리를 (GdB 30~40) , 

차지한 것으로 인정되는 더블카운트제도와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최대 세 자리를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는 트리플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중증장애 여성의 경우 고용에 있어서 더욱 특별히 .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독일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서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체는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촉｢

진 및 직업재활법 의 고용부담금 과 같은 성격의 조정금 을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인 ‘ ’ ‘ ’ . , 20｣

이상의 일자리를 가진 사업장에서 중증장애인 의무고용률 중 실제 고용률에 따라서 조정금을 납부하

게 되며 인 미만의 근로자 일자리를 가진 고용주의 경우에는 연평균 고용된 의무고용인원에 , 20

따라서 산정된다.

독일의 조정금은 세 가지 등급 우리나라 고용촉진법의 부담기초액 에 해당 으로 구분하고 있다( ‘ ’ ) . 

조정금 은 인 이상의 근로자 일자리를 가진 사업장이 의 실제 고용률을 보이는 경우 1 20 3~5% ( ) 

미달한 고용인원만큼 한 명당 유로 약 만 원 을 납부해야 한다 조정금 는 인 이상의 125 ( 15.4 ) . 2 20

일자리를 가진 사업장이 의 실제 고용률을 보이는 경우 미달한 고용인원만큼 한 명당 유로2~3% ( ) 220

약 만 원 를 납부해야 하며 연평균 인의 일자리를 가진 사업장에서 중증장애인을 한 ( 28 ) 40~60

명도 고용하지 못하였다면 동일한 금액을 조정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조정금 은 인 이상의 . 3 20

일자리를 가진 사업장에서 중증장애인을 미만으로 고용하고 있다면 미달한 고용인원만큼 한 2% 

명당 유로 약 만 원 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영세한 사업장을 위한 부담완화기준도 있다320 ( 41.5 ) . . 

예를 들면 연평균 인 이하의 근로자 일자리를 가진 소규모 사업장에서 한 명의 중증장애인도 40

고용하지 못하면 조정금 에 해당하는 유로만 납부해야 하지만 중증장애인을 명 이상 고용했다1 125 , 1

면 조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연평균 명의 일자리가 있는 사업장에서 명의 . 60 1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의무고용하고 있다면 유로를 납부해야 하지만 명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125 , 2

고용한다면 조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조정금은 통합적인 고용시장의 촉진을 위해 사회법전 제 권 제 조 제 항에 규정된 조정금 9 2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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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개정하여 년도부터 각 조정금이 약 증가하여 조정금 은 유로 조정금 2024 8.7~10.3% 1 140 , 

는 유로 조정금 은 유로로 인상하며 조정금 연 중증장애인고용률 를 신설하여 2 245 , 3 360 , 4( 0%)

유로의 수준을 납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720 . 

다 장애인 고용지원 정책 . 

장애를 가진 근로자를 위한 정책으로는 우선 세금감면제도가 있다 세금감면은 일반적으로 장애정. 

도 에 따라서 유로까지 차등적으로 이루어지며 돌봄 필요가 높은 시각장애나 (GdB) 310~3,700

중증장애인은 더 많은 세금감면이 이루어진다 또한 고용영역에서 근로 (Betanet, 2023.1. 16.). ‘

참여 라는 범주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크게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과 사업체의 고용주’ , 

를 위한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장애를 가진 근로자를 위한 지원1) 

독일의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은 무엇보다도 중증장애인의 일반고용시장으로의 편입을 위한 

지원과 근로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일반고용 환경에서 중증장애인. 

이 근로생활을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표 장애인과 장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근로에 참여 급여< 52> 

구분 고용 서비스 

근로에 참여

근로장비 및 근로보조기기(Kosten f r Arbeitsausr stung, Hilfsmittel und ü ü
technische Arbeitshilfen)

자동차보조금(Kraftfahrzeughilfe)

근로지원인(Arbeitsassistenz)

구직과 근로훈련(Berufsfindung und Arbeitserprobung)

창립보조금(Gr ndungszuschuss)ü
차량비용보조금(Fahrtkostenbeihilfe)

분리주거이용보조금(Trennungskostenbeihilfe)

임시보조금( bergangsbeihilfe)Ü
이사비용 보조금(Umzugskostenbeihilfe)

주거지원(Wohnungshilfen)

출처 사회법전 제 권 제 장: 9 1

이 중 중증장애인에게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서비스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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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조공학적 근로지원) (Technische Arbeitshilfe)

보조공학적 지원은 광의의 의미로는 근로사업장과 근로작업장의 편의시설 설치부터 협의의 의미

로는 근로현장을 위한 보조공학 을 포함한다 보조공학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 ’ . 

제공된다 첫째 근로수행에 있어서 장애로 인한 불리함 또는 기능 제한을 상쇄하기 위한 것이다. , , 

둘째 장애인 근로자의 존재하는 능력을 촉진 또는 잔존능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장애인 , . , 

근로자를 보호하며 동시에 특별한 기능을 계속적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넷째 근로부담을 감소키며 . , 

근로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보조공학 장치나 설비는 근로현장에 설치 및 구비되어 . 

전적으로 그곳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장애인 근로자의 개별적인 욕구에 적합하게 맞추어진다, . 

장애인 근로자는 사회법전 제 권 제 장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 목적으로 제공되는 보조공학 지원 9 2

및 설치를 고용주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보조공학에는 사업체의 개조 예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리프트 설치 장애인 위생설비 등( : , , ), 

개인적 보조공학 예 정형외과적 보호신발 또는 이동 가능한 보조공학 예 특수의자 이동선반 등( : ) ( : , )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사업장의 편의시설 설치나 근로자리의 개조 등은 고용주 사업주 를 위한 지원으로 . ( )

제공될 수 있다 그러나 건축학적 측면에서 배리어프리 건물 구성은 다른 법령 예 건축물의 무장애 . ( : 

접근과 같은 유럽연합 지침 에서 규정하고 있기에 보조공학 지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보조공학적 근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건강상의 침해가 있어야 하며 특정한 직업활동을 , 

수행하거나 노동생활에 참여를 위한 다른 수행에 있어 장애로 인한 후속결과를 상쇄시켜야 한다. 

그러나 보조공학 기기는 건강상의 침해를 의학적인 관점에서 제거하거나 완화시키는 목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Rehadat, 2023b).

나 근로지원인) (Arbeitsassistenz)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의 업무에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인적자원을 의미한다 즉 근로현장에서 . , 

시간적 또는 매일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근로현장이 장애인에게 적합하게 구조화되어 있지 않거나 

고용주가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때 장애인 근로자는 개인적 근로지원인을 요구할 수 있다, . 

그러나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계약서에 합의한 업무의 핵심영역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하며 근로보조, 

인은 그 핵심업무를 수행하고 달성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청각장애를 가진 . 

근로자의 고용현장에서 고객 또는 동료와의 의사소통을 지원해 주거나 신체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근로현장에서의 이동을 지원한다. 

근로지원인 신청 대상에는 일반고용시장에서 주 시간 이상의 근로활동을 하는 근로자와 자영업15

자뿐만 아니라 직업훈련생과 실습생 또는 인턴 인턴의 경우 직업훈련 연수 및 전환교육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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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주 이상 인턴활동을 하는 대상자 도 포함된다8 ) .  

근로지원인의 지원시간은 통합청 에 의해 조사되며 중증장애인의 필요 시간에 (Integrationsamt)

따라 개별적으로 다양하게 정해진다 근로지원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은 근로지원인과 . 

스스로 고용하여 계약을 맺어야 하며 고용주의 문서상의 동의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근로지원인 비용은 장애인의 상황에 따라 통합청과 노동에이전트 다양한 재활담당기관이 담당하, 

고 최대 년까지 지원하며 그 이후에는 통합청이 전적으로 지원한다 그리고 3 (Rehadat, 2023). 

근로지원인 비용은 일반적으로 현금급여 형식으로 제공받으며 개별적 심사 후에 개인예산제 형식으

로 제공받기도 한다 또한 고용주에게 제공되는 현저한 부담. ‘ (außergew hnlicher Belastungen)’ö

을 상쇄하기 위한 급여로 제공되기도 한다.  

다 수화통역인 및 언어지원인) 

청각장애를 가진 근로자의 고용현장에서 수화통역인의 도움은 가장 중요한 지원이다 근로현장에. 

서 수화통역인은 고용주 또는 직장 동료들과의 의사소통이나 업무에 관련한 지시사항들에 대한 

언어중재 역할을 담당하며 사업체 전체모임이나 노조모임 장애인대의원과의 상담 고용주와의 , , 

해고협의 근로지원인과의 규칙적인 대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의사소통을 지원한다, (BIH, 2022. 

수화통역인의 비용은 필요한 영역에 따라 다양한 공적 기관에서 부담한다9. 30c.). .  

라 통합전문가) (Integrationsfachdienst: IFD)

독일에는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생활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통합 전문가 서비스‘ (Integrationsfa

제도가 있다 통합전문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직업을 구하는 장애인 및 고용현장에 chdienst: IFD)’ . 

있는 중증장애인 그리고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의 고용주에게 포괄적인 상담과 지원을 , 

제공하는 것이다 황주희 김용득 김용진 외 특히 는 중증장애인의 적합한 직업교육과 ( , , . 2017). IFD

일자리에 관해 조언하고 지원하며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 상황에서 발생하는 , 

갈등이나 문제에 대해 중재를 제공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의 주요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 IFD

중증장애인이 속한다(Einfach Teilhaben, 2023):

 직장에서 특별한 근로에 수반한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장애인 작업장 에서 일반 노동 시장으로 편입하는 전환기 과정에서 특별한 지원을 필요(WfbM)

로 하는 중증장애인

 학교 교육을 졸업한 중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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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조공학적 근로지원) (Technische Arbeitshilfe)

보조공학적 지원은 광의의 의미로는 근로사업장과 근로작업장의 편의시설 설치부터 협의의 의미

로는 근로현장을 위한 보조공학 을 포함한다 보조공학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 ’ . 

제공된다 첫째 근로수행에 있어서 장애로 인한 불리함 또는 기능 제한을 상쇄하기 위한 것이다. , , 

둘째 장애인 근로자의 존재하는 능력을 촉진 또는 잔존능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장애인 , . , 

근로자를 보호하며 동시에 특별한 기능을 계속적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넷째 근로부담을 감소키며 . , 

근로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보조공학 장치나 설비는 근로현장에 설치 및 구비되어 . 

전적으로 그곳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장애인 근로자의 개별적인 욕구에 적합하게 맞추어진다, . 

장애인 근로자는 사회법전 제 권 제 장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 목적으로 제공되는 보조공학 지원 9 2

및 설치를 고용주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보조공학에는 사업체의 개조 예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리프트 설치 장애인 위생설비 등( : , , ), 

개인적 보조공학 예 정형외과적 보호신발 또는 이동 가능한 보조공학 예 특수의자 이동선반 등( : ) ( : , )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사업장의 편의시설 설치나 근로자리의 개조 등은 고용주 사업주 를 위한 지원으로 . ( )

제공될 수 있다 그러나 건축학적 측면에서 배리어프리 건물 구성은 다른 법령 예 건축물의 무장애 . ( : 

접근과 같은 유럽연합 지침 에서 규정하고 있기에 보조공학 지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보조공학적 근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건강상의 침해가 있어야 하며 특정한 직업활동을 , 

수행하거나 노동생활에 참여를 위한 다른 수행에 있어 장애로 인한 후속결과를 상쇄시켜야 한다. 

그러나 보조공학 기기는 건강상의 침해를 의학적인 관점에서 제거하거나 완화시키는 목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Rehadat, 2023b).

나 근로지원인) (Arbeitsassistenz)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의 업무에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인적자원을 의미한다 즉 근로현장에서 . , 

시간적 또는 매일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근로현장이 장애인에게 적합하게 구조화되어 있지 않거나 

고용주가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때 장애인 근로자는 개인적 근로지원인을 요구할 수 있다, . 

그러나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계약서에 합의한 업무의 핵심영역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하며 근로보조, 

인은 그 핵심업무를 수행하고 달성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청각장애를 가진 . 

근로자의 고용현장에서 고객 또는 동료와의 의사소통을 지원해 주거나 신체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근로현장에서의 이동을 지원한다. 

근로지원인 신청 대상에는 일반고용시장에서 주 시간 이상의 근로활동을 하는 근로자와 자영업15

자뿐만 아니라 직업훈련생과 실습생 또는 인턴 인턴의 경우 직업훈련 연수 및 전환교육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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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주 이상 인턴활동을 하는 대상자 도 포함된다8 ) .  

근로지원인의 지원시간은 통합청 에 의해 조사되며 중증장애인의 필요 시간에 (Integrationsamt)

따라 개별적으로 다양하게 정해진다 근로지원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은 근로지원인과 . 

스스로 고용하여 계약을 맺어야 하며 고용주의 문서상의 동의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근로지원인 비용은 장애인의 상황에 따라 통합청과 노동에이전트 다양한 재활담당기관이 담당하, 

고 최대 년까지 지원하며 그 이후에는 통합청이 전적으로 지원한다 그리고 3 (Rehadat, 2023). 

근로지원인 비용은 일반적으로 현금급여 형식으로 제공받으며 개별적 심사 후에 개인예산제 형식으

로 제공받기도 한다 또한 고용주에게 제공되는 현저한 부담. ‘ (außergew hnlicher Belastungen)’ö

을 상쇄하기 위한 급여로 제공되기도 한다.  

다 수화통역인 및 언어지원인) 

청각장애를 가진 근로자의 고용현장에서 수화통역인의 도움은 가장 중요한 지원이다 근로현장에. 

서 수화통역인은 고용주 또는 직장 동료들과의 의사소통이나 업무에 관련한 지시사항들에 대한 

언어중재 역할을 담당하며 사업체 전체모임이나 노조모임 장애인대의원과의 상담 고용주와의 , , 

해고협의 근로지원인과의 규칙적인 대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의사소통을 지원한다, (BIH, 2022. 

수화통역인의 비용은 필요한 영역에 따라 다양한 공적 기관에서 부담한다9. 30c.). .  

라 통합전문가) (Integrationsfachdienst: IFD)

독일에는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생활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통합 전문가 서비스‘ (Integrationsfa

제도가 있다 통합전문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직업을 구하는 장애인 및 고용현장에 chdienst: IFD)’ . 

있는 중증장애인 그리고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의 고용주에게 포괄적인 상담과 지원을 , 

제공하는 것이다 황주희 김용득 김용진 외 특히 는 중증장애인의 적합한 직업교육과 ( , , . 2017). IFD

일자리에 관해 조언하고 지원하며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 상황에서 발생하는 , 

갈등이나 문제에 대해 중재를 제공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의 주요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 IFD

중증장애인이 속한다(Einfach Teilhaben, 2023):

 직장에서 특별한 근로에 수반한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장애인 작업장 에서 일반 노동 시장으로 편입하는 전환기 과정에서 특별한 지원을 필요(WfbM)

로 하는 중증장애인

 학교 교육을 졸업한 중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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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는 심리적 또는 신경학적 질병을 가진 장애인 지적장애인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 및 IFD , , 

포괄적인 신체장애인 또는 중복장애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는 노동에이전시. IFD (Agenturen 

와 통합사무소 또는 의 위임하에 중증장애인 근로자f r Arbeit) (Integrationsamt Inklusionsamt)ü

뿐 아니라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의 고용주에게 포괄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 . 

즉 장애인 근로자와 고용주를 위한 완벽한 종합적 정보와 조언을 제공한다 포괄적 상담은 중증장애, . 

인의 고용이 시작되기 전부터 실시되며 여기에는 장애인 근로자의 향후 동료도 포함되며 이를 , 

통해 신규 장애인 근로자가 그 사업체에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게 한다(Integrationsfachdienst, 

에서 제공하는 구체적인 2023). IFD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BIH, 2022. 9. 30.a; 

Integrationsfachdienst, 2023; Betanet, 2023. 1. 20.):

표 의 제공 서비스< 53> IFD

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역할 외에도 보호 IFD

작업장에서 일반 노동시장으로 전환하는 정신장애인 등 특정 대상 그룹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Betanet, 2023. 1. 20.). 

는 통합청의 서비스이기는 하지만 전문적인 외부기관에 의해 제공된다 즉 재활담당기관IFD . , , 

고용중재기관 그리고 노동에이전트와 계약을 맺어 실시한다 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법적 장애인 , . IFD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 고용주를 위한 지원

중증장애인의 능력을 평가하고 개별적인 기능 능력, , 

흥미나 요구 목록들의 작성

중증장애인 특히 정신장애인과 학습장애를 가진 , 

청소년의 사업체적인 직업훈련 지원

학교에서의 직업전 교육과 직업상담 진행

급여 혜택 및 보조금 문제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

장애인 근로자에게 필요한 급여 및 서비스의 모든 신청 

절차 처리 지원

개별 지원서 작성 및 잠재적 고용주와의 접촉 지원

적절한 근로자리 준비 중증장애인의 직업적 능력 평가 (

및 개별적 근로 경력 증명)

업무 시작 후 모든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취업을 어렵게 만드는 사회적 개인적 문제 해결 지원, 

위기 중재 및 심리적 돌봄 지원

직접적인 업무 환경에서 상사 및 동료 상담

직장 내 어려움 발생 시 대상별 문제 해결

장애 친화적 근로자리를 위한 기술 장비에 대한 상담

구체적인 고용 지원 제공 지원

임금 보조금 또는 기술 장비와 같은 국가 보조금에 

대한 전체 신청 절차 처리

장애인 근로자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작업장을 

재구성 적응 하는 데 지원( )

고용 기관 및 통합사무소 와의 모든 (Inklusionsamt)

절차 지원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운영 문제에 대한 상담

장애인 근로자 지원자 선발 사전 선발에 대한 조언 ( ) /

및 또는 완전한 인수인계/

충원할 직무와 통합할 장애인의 업무 수행 프로필 간의 

요구 사항 조정을 통한 경감 완화

사업체 편입관리 회사 통합 관리 예방 옵션 및 해고 , , 

보호에 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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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때 사업주가 납부하는 조정금 으로 충당된다‘ (Ausgleichsabgabe)’ . 

그래서 고용주와 장애인 근로자들은 의 상담과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한다 만약 중증장애인 IFD .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장애인 근로자와의 초기 상담을 통해서 서비스 범위와 의 비용부담 IFD

담당 기관을 결정하게 된다(Integrationsfachdienst, 2023). 

통합전문가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증의 지적장애나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근로자에게 중요

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장애 유형보다 복잡하고 포괄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은 통합전문가로부터 고용 중재서비스 직업 전 훈련 직업 훈련 등 를 제공받으( , )

며 고용 후 근로 생활을 영위하는 동안 다양하고 적절한 지원들을 제공받는다 특히 고용주에게는 . 

발달장애인 근로자의 근로능력 및 지원 방법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며 발달장애인 근로자와 직장 

동료에게는 의사소통방식 지원과 직장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 심리적이고 신체적 (

문제 등 의 해결을 위한 중재를 제공한다 황주희 김용득 김용진 외) ( , , . 2017).

자동차 보조금 지원은 장애인 근로자가 일시적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근로현장 또는 직업교육 

현장으로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자동차 관련 다양한 지원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 구입 . 

비용 지원 운전면허증 시험과 획득 지원 장애인용 장치 설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 수리비용 , , , 

및 이동비용 지원과 같은 네 가지 지원을 들 수 있다(Rehadat, 2023)    

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장애인 근로자 및 직업훈련생도 포함되며 또한 실직자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 첫째 최소 개월 이상의 근로활동을 지속한 장애인이어야 . , 6

하며 둘째 신청한 장애인이 개인용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셋째 지원받아 구입한 , , , 

차량을 스스로 운전할 수 있거나 운전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조윤화( , 

김정희 이동석 김용진 김태용 송기호 그리고 자동차 보조금 지원은 신청한 대상자의 , , , , , 2015). 

소득 상황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자동차 구입을 위한 보조금은 신차의 경우 유로까지 지원하며 중고차의 구입에는 신차 9,500

구입 지원 금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그러나 장애유형 및 중증의 장애 때문에 50% . 

큰 자동차가 필요하다면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Bubdesarbeitsgemeinschaft der 

자동차 구입 비용 지원은 일차적인 Integrations mter und Hauptf rsorgestellen (BIH), 2018). ä ü

지원 후 일반적으로 년 이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5 . 

운전면허증 획득을 위한 비용 지원은 근로활동을 위해 자동차를 구입할 목적을 가진 장애인에게 

교육과 시험 보조검사 등과 같은 운전면허 획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신청한 , . 

대상자의 소득 상황에 따라 운전면허증 획득과 관련한 제반 금액의 부터 전액지원까지 제공하고 1/3

있다 이와는 달리 자동차의 장애인용 차량으로의 개조나 보조장치 설치에 (Rehadat. (202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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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는 심리적 또는 신경학적 질병을 가진 장애인 지적장애인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 및 IFD , , 

포괄적인 신체장애인 또는 중복장애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는 노동에이전시. IFD (Agenturen 

와 통합사무소 또는 의 위임하에 중증장애인 근로자f r Arbeit) (Integrationsamt Inklusionsamt)ü

뿐 아니라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의 고용주에게 포괄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 . 

즉 장애인 근로자와 고용주를 위한 완벽한 종합적 정보와 조언을 제공한다 포괄적 상담은 중증장애, . 

인의 고용이 시작되기 전부터 실시되며 여기에는 장애인 근로자의 향후 동료도 포함되며 이를 , 

통해 신규 장애인 근로자가 그 사업체에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게 한다(Integrationsfachdienst, 

에서 제공하는 구체적인 2023). IFD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BIH, 2022. 9. 30.a; 

Integrationsfachdienst, 2023; Betanet, 2023. 1. 20.):

표 의 제공 서비스< 53> IFD

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역할 외에도 보호 IFD

작업장에서 일반 노동시장으로 전환하는 정신장애인 등 특정 대상 그룹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Betanet, 2023. 1. 20.). 

는 통합청의 서비스이기는 하지만 전문적인 외부기관에 의해 제공된다 즉 재활담당기관IFD . , , 

고용중재기관 그리고 노동에이전트와 계약을 맺어 실시한다 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법적 장애인 , . IFD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 고용주를 위한 지원

중증장애인의 능력을 평가하고 개별적인 기능 능력, , 

흥미나 요구 목록들의 작성

중증장애인 특히 정신장애인과 학습장애를 가진 , 

청소년의 사업체적인 직업훈련 지원

학교에서의 직업전 교육과 직업상담 진행

급여 혜택 및 보조금 문제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

장애인 근로자에게 필요한 급여 및 서비스의 모든 신청 

절차 처리 지원

개별 지원서 작성 및 잠재적 고용주와의 접촉 지원

적절한 근로자리 준비 중증장애인의 직업적 능력 평가 (

및 개별적 근로 경력 증명)

업무 시작 후 모든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취업을 어렵게 만드는 사회적 개인적 문제 해결 지원, 

위기 중재 및 심리적 돌봄 지원

직접적인 업무 환경에서 상사 및 동료 상담

직장 내 어려움 발생 시 대상별 문제 해결

장애 친화적 근로자리를 위한 기술 장비에 대한 상담

구체적인 고용 지원 제공 지원

임금 보조금 또는 기술 장비와 같은 국가 보조금에 

대한 전체 신청 절차 처리

장애인 근로자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작업장을 

재구성 적응 하는 데 지원( )

고용 기관 및 통합사무소 와의 모든 (Inklusionsamt)

절차 지원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운영 문제에 대한 상담

장애인 근로자 지원자 선발 사전 선발에 대한 조언 ( ) /

및 또는 완전한 인수인계/

충원할 직무와 통합할 장애인의 업무 수행 프로필 간의 

요구 사항 조정을 통한 경감 완화

사업체 편입관리 회사 통합 관리 예방 옵션 및 해고 , , 

보호에 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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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때 사업주가 납부하는 조정금 으로 충당된다‘ (Ausgleichsabgabe)’ . 

그래서 고용주와 장애인 근로자들은 의 상담과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한다 만약 중증장애인 IFD .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장애인 근로자와의 초기 상담을 통해서 서비스 범위와 의 비용부담 IFD

담당 기관을 결정하게 된다(Integrationsfachdienst, 2023). 

통합전문가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증의 지적장애나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근로자에게 중요

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장애 유형보다 복잡하고 포괄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은 통합전문가로부터 고용 중재서비스 직업 전 훈련 직업 훈련 등 를 제공받으( , )

며 고용 후 근로 생활을 영위하는 동안 다양하고 적절한 지원들을 제공받는다 특히 고용주에게는 . 

발달장애인 근로자의 근로능력 및 지원 방법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며 발달장애인 근로자와 직장 

동료에게는 의사소통방식 지원과 직장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 심리적이고 신체적 (

문제 등 의 해결을 위한 중재를 제공한다 황주희 김용득 김용진 외) ( , , . 2017).

자동차 보조금 지원은 장애인 근로자가 일시적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근로현장 또는 직업교육 

현장으로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자동차 관련 다양한 지원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 구입 . 

비용 지원 운전면허증 시험과 획득 지원 장애인용 장치 설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 수리비용 , , , 

및 이동비용 지원과 같은 네 가지 지원을 들 수 있다(Rehadat, 2023)    

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장애인 근로자 및 직업훈련생도 포함되며 또한 실직자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 첫째 최소 개월 이상의 근로활동을 지속한 장애인이어야 . , 6

하며 둘째 신청한 장애인이 개인용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셋째 지원받아 구입한 , , , 

차량을 스스로 운전할 수 있거나 운전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조윤화( , 

김정희 이동석 김용진 김태용 송기호 그리고 자동차 보조금 지원은 신청한 대상자의 , , , , , 2015). 

소득 상황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자동차 구입을 위한 보조금은 신차의 경우 유로까지 지원하며 중고차의 구입에는 신차 9,500

구입 지원 금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그러나 장애유형 및 중증의 장애 때문에 50% . 

큰 자동차가 필요하다면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Bubdesarbeitsgemeinschaft der 

자동차 구입 비용 지원은 일차적인 Integrations mter und Hauptf rsorgestellen (BIH), 2018). ä ü

지원 후 일반적으로 년 이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5 . 

운전면허증 획득을 위한 비용 지원은 근로활동을 위해 자동차를 구입할 목적을 가진 장애인에게 

교육과 시험 보조검사 등과 같은 운전면허 획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신청한 , . 

대상자의 소득 상황에 따라 운전면허증 획득과 관련한 제반 금액의 부터 전액지원까지 제공하고 1/3

있다 이와는 달리 자동차의 장애인용 차량으로의 개조나 보조장치 설치에 (Rehadat. (202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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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비용은 신청한 대상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해 주고 있다 그 외에도 자동차 검사 100% . 

시 수수료 면제 또는 할인 장애인 차량의 추가 검사비용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선택적으로 지원해 , 

주기도 한다 조윤화 김정희 이동석 김용진 김태용 송기호( , , , , , , 2015).  

자동차 보조금 지원은 사회보험고용현장에 있는 장애인의 경우 연금보험 또는 상해보험기관이 

담당하며 중증장애인 자영업자와 장애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통합청이 담당한다, (Rehadat, 2023). 

바 직업연수 및 후속교육) 

직업연수 및 후속교육은 직업적 지식과 직업능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공학적 발전에 적응하는 

것과 직업적 커리어를 가능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직업연수 및 후속교육은 직업을 수행하는데 . 

중요한 추가적인 전문적 능력 습득을 위한 적응 후속교육 장애가 직업생활 중에 나타나 새로운 , 

일을 배워야 하는 전환교육 사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거나 공공업무에서 승진을 , 

위한 승진 후속교육을 포함한다(BIH, 2022. 9. 30. b.).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때문에 일반적인 후속교육 기관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면 장애인의 요구에 

적합한 기관 예를 들면 직업촉진센터 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의 전제조건과 , ‘ ’ . 

주 담당기관은 각 재활담당기관의 서비스제공법률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연수 . 

및 교육비용의 제한은 없으며 지원받을 수 있다 직업연수 및 후속교육은 장애인 근로자의 100% . 

상황에 맞추어 지원되고 통합청과 재활담당기관이 그 비용을 담당한다.

사 장애인 근로자 대표) 

독일의 장애인 고용정책에서 눈에 띄는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 대표(Schwerbehindertenvertret-

의 운영이다 장애인 근로자 대표에 관한 법적 토대는 사회법전 제 권 제 조와 제 조로ung) . 9 177 178 , 

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에서는 장애인 근로자 대표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고 5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사업체에서는 장애인 근로자 . 5

대표가 존재하고 있다 만약 명 미만의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의 경우 인근 또는 지역의 . 5

사업체들이 연합적으로 장애인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기업이 소속된 사업체에서. 

는 법적 조직으로 장애인 대표위원회를 규정하고 개별 사업체들은 장애인 근로자 대표자들을 선출하

여 그 대표자들의 모임인 전체대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강동욱 이미정 김용진 이석원 전영환( , , , , , 

정솔, 2018). 

장애인 근로자 대표는 사회법전 제 권 제 조와 개별 사업체의 운영법에서 근거하여 다음과 9 178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ifb,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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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비용은 신청한 대상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해 주고 있다 그 외에도 자동차 검사 100% . 

시 수수료 면제 또는 할인 장애인 차량의 추가 검사비용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선택적으로 지원해 , 

주기도 한다 조윤화 김정희 이동석 김용진 김태용 송기호( , , , , , , 2015).  

자동차 보조금 지원은 사회보험고용현장에 있는 장애인의 경우 연금보험 또는 상해보험기관이 

담당하며 중증장애인 자영업자와 장애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통합청이 담당한다, (Rehadat, 2023). 

바 직업연수 및 후속교육) 

직업연수 및 후속교육은 직업적 지식과 직업능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공학적 발전에 적응하는 

것과 직업적 커리어를 가능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직업연수 및 후속교육은 직업을 수행하는데 . 

중요한 추가적인 전문적 능력 습득을 위한 적응 후속교육 장애가 직업생활 중에 나타나 새로운 , 

일을 배워야 하는 전환교육 사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거나 공공업무에서 승진을 , 

위한 승진 후속교육을 포함한다(BIH, 2022. 9. 30. b.).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때문에 일반적인 후속교육 기관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면 장애인의 요구에 

적합한 기관 예를 들면 직업촉진센터 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의 전제조건과 , ‘ ’ . 

주 담당기관은 각 재활담당기관의 서비스제공법률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연수 . 

및 교육비용의 제한은 없으며 지원받을 수 있다 직업연수 및 후속교육은 장애인 근로자의 100% . 

상황에 맞추어 지원되고 통합청과 재활담당기관이 그 비용을 담당한다.

사 장애인 근로자 대표) 

독일의 장애인 고용정책에서 눈에 띄는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 대표(Schwerbehindertenvertret-

의 운영이다 장애인 근로자 대표에 관한 법적 토대는 사회법전 제 권 제 조와 제 조로ung) . 9 177 178 , 

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에서는 장애인 근로자 대표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고 5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사업체에서는 장애인 근로자 . 5

대표가 존재하고 있다 만약 명 미만의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의 경우 인근 또는 지역의 . 5

사업체들이 연합적으로 장애인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기업이 소속된 사업체에서. 

는 법적 조직으로 장애인 대표위원회를 규정하고 개별 사업체들은 장애인 근로자 대표자들을 선출하

여 그 대표자들의 모임인 전체대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강동욱 이미정 김용진 이석원 전영환( , , , , , 

정솔, 2018). 

장애인 근로자 대표는 사회법전 제 권 제 조와 개별 사업체의 운영법에서 근거하여 다음과 9 178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ifb, 2023). 

- 243 -

첫째 장애인 채용과정에서의 옹호 역할이다 사업체에서 신규직원을 선발할 때 지원단계에서 , . 

차별받을 수 있기에 서류지원에서부터 입사 단계까지의 취업과정에서 장애인 지원자를 옹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장애인 지원자가 온라인 또는 서류로 개별 지원할 때 그 장애인 . , 

지원자가 지원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검증하고 입사과정 면접 또는 프레젠테이션 과정 에 초대할 ( )

것인지에 대해 인사담당자와 상의하며 장애인 지원자를 대변한다 채용의 최종 결정 권한은 인사담당. 

자에게 있지만 누군가 채용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장애인 근로자 대표의 중요한 

역할이다 따라서 장애인 근로자 대표는 모든 지원자의 신청서를 볼 수 있으며 거기서 불이익을 . 

받을 수 있는 사람 특히 장애인 지원서를 선별하여 적절한 능력 소유 여부를 심사한다 그러나 , . 

이때 연령 인종 장애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입사 심사 단계에서 면접시 장애인의 요구나 , , . 

요청이 있을 때 장애인 대표가 면접에 함께 참여하여 장애인 지원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지원에는 필요한 인적 자원의 준비 예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 의사소통 지원 예( : ), ( : 

뇌성마비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심리적 지원 예 면접에서 장애인 지원자의 능력에 대한 옹호), ( : ) 

등이 포함된다. 

둘째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다 예를 들면 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생활, . , 

에서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 의학적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여 질병 예방 및 건강을 지원하고, 

장애인 고용서비스나 사회서비스를 신청할 때 정보 제공과 신청서 작성을 지원한다 특히 장애인 . 

근로자가 직장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업무의 부담감과 어려움 동료들과의 관계 그리고 직장생활, , 

에서 겪는 다양한 정신적 심리적 어려움 등이 발생할 때 장애인 근로자 대표는 그에 적절한 , ,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과 상담을 진행하여 직장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장애인 . 

근로자 대표의 상담 역할은 장애인 근로자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근로자에 초점을 맞춘다 즉. , 

직장생활에서 정신적 심리적 어려움을 가진 직원 또는 근로자가 있다면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법을 , 

제시한다 또한 직장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따돌림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셋째 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체의 사업주와의 중재 역할이다 예를 들면 장애인 대표자는 사업체 , . , 

위원회 노사정 모임 에 참여하여 장애인 근로자와 관련된 욕구나 입장들을 대변하며 사업체의 ( )

관리직과 장애인 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조정하거나 중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사업체의 관리자를 위한 장애인식개선 노력도 장애인 근로자 대표의 중요한 역할로 간주된다. 

넷째 개별 사업체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하거나 장애인 접근성이 부족하다면 장애인 근로자 , 

대표가 배리어프리한 환경을 요구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후 장애인 접근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 

있는지에 대해 검증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방안 특히 예방적 방안 의 . ( )

신청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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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해고보호 역할이다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할 경우에 장애인 근로자 , . 

대표 또는 장애인 대표 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쉽게 해고를 당하거나 고용현장에서 차별받지 ( )

않도록 일반고용시장에서 보호한다 즉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할 때 장애인 근로자 .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때 해고위험이 있는 장애인 근로자를 옹호하며 해고당하지 않도록 , 

사업주에게 변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장애인 근로자가 해고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장애인 . , 

근로자 대표는 변호사 역할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를 보호하고 해고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아 특별한 해고보호와 휴가 연장 ) 

특별한 해고보호 조항은 사회법전 제 권 제 조부터 제 조에 진술되어 있으며 이는 장애인 9 168 175 , 

권리의 핵심적 사항에 속한다 장애인 근로자의 해고보호는 장애정도가 이상의 장애인에. 50(GdB 50) 

게 해당되며 고용 영역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에게, 30(GdB 30) 

도 동등한 권리로 적용된다. 

특별한 해고보호 조치는 고용상황이 개월 이상 지난 중증장애인을 해고하려고 할 때에는 장애인 6

근로자 대표와 노동조합 근로자 대표 협의회 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고 전 통합청( ) , (Integrationsamt)

에 보고하여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상담소와 노동의료진과 접촉하여 중증장애인. 

이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그 이후 연금 이전에 재활이라는 . ‘ ’

기본명제에 따라 장애인에 적합한 근로환경의 조성이나 장애인 근로자의 연수 또는 근로보조인의 

지원과 같은 재활 방안들을 제공한다(Sozialverband VdK Deutschland e.V., 2018. 12. 14.)

고용 영역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또 다른 지원으로는 정기휴가 시 비장애인 근로자보다 

일 년에 일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5 .  

고용주를 위한 지원2)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체의 고용주를 위한 중요한 지원에는 새로운 일자리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체의 편의시설 설치 비용 지원을 들 수 있다.

가 새로운 일자리 조성 지원) 

사업체의 고용주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적절하고 새로운 일자리 조성을 위해 통합청으로부

터 재정적 보조금 기금 또는 대출 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은 중증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 ) . 

사업체와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사업체 모두에게 지원되며 특별한 장애에 근거한 비용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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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또한 이미 존재하는 일자리와 근로환경이 . , 

장애에 적합한 조성이라는 틀 안에서 고용주에게 투자비용을 보장한다 다만 이러한 비용을 제공받기 . 

위해서는 그 일자리에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고용해야 한다 만약 지원받은 12 . 

일자리에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일정한 법적 기간을 채우지 못한다면 다른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며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한다면 기금은 되돌려 주어야 한다 새로운 일자리 조성 지원은 . 

조정금으로부터 충당되며 통합청뿐만 아니라 재활당담기관도 비용을 담당한다(BIH, 2022. 9. 

30e.)    

나 사업체의 편의시설 설치 비용 지원) 

사업체의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은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통합적이고 기술적인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개별 일자리를 넘어서 사업체의 전체 근로환경의 개조 및 편의시설의 설치를 . 

포함하고 있다 예 사업체 입구의 개조와 근로자를 위한 공간들의 개조나 구조화 또한 장애에 ( : ). 

적절한 편의시설 설치 검수와 검사 비용 공학적 개선 비용 지원된 시설의 사용을 위한 훈련 , , , 

비용도 포함된다.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3) 

가 장애인 연금) 

독일의 장애인 연금제도는 현재 일반 연금제도의 개혁 안에서 함께 변화되고 있다 먼저 일반 . 

연금개혁의 핵심으로 연금의 지급개시연령과 조기수급 연령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연금 지급개시연령. 

이 년부터 년까지 단계적으로 세에서 세로 상향 조정되고 이에 상응해서 조기수급연2012 2029 65 67 , 

령도 이전의 세 년의 연금가입기간 충족한 경우 에서 단계적인 개혁을 통해 년까지는 60 (35 ) 2012

세부터 가능하며 년에는 세 년에는 세로 상향 조정될 계획이다 이때 원칙적으로 62 , 2015 63 , 2029 65 . 

세까지는 연금조기수급 신청 시 의 연금지급율을 보장받지만 세부터 조기수급을 신청한62 100% , 63

다면 연금수령액이 개월당 씩 감소되어 조기수급신청시기에 따라 최대 의 감액된 1 0.3% 10.8%

수준의 연금을 받게 된다(Deutsche Rentenversicherung, 2023)

장애인을 위한 연금제도로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조기연금제도 와 소득능력감소연금 이 있다‘ ’ ‘ ’ . 

중증장애인을 위한 조기연금제도 에서 원래 중증장애인 이상을 인정받은 장애인 은 세부‘ ’ (GdB 50 ) 60

터 조기에 신청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일반 연금제도의 지급개시연령 상향 조정에 따라 년까지 . 1951

출생한 장애인은 세에 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년에 출생한 중증장애인은 세 개월부63 , 1959 64 2

터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우에는 감액분이 전혀 없이 의 연금지급율을 받을 수 있다.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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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해고보호 역할이다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할 경우에 장애인 근로자 , . 

대표 또는 장애인 대표 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쉽게 해고를 당하거나 고용현장에서 차별받지 ( )

않도록 일반고용시장에서 보호한다 즉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할 때 장애인 근로자 .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때 해고위험이 있는 장애인 근로자를 옹호하며 해고당하지 않도록 , 

사업주에게 변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장애인 근로자가 해고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장애인 . , 

근로자 대표는 변호사 역할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를 보호하고 해고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아 특별한 해고보호와 휴가 연장 ) 

특별한 해고보호 조항은 사회법전 제 권 제 조부터 제 조에 진술되어 있으며 이는 장애인 9 168 175 , 

권리의 핵심적 사항에 속한다 장애인 근로자의 해고보호는 장애정도가 이상의 장애인에. 50(GdB 50) 

게 해당되며 고용 영역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에게, 30(GdB 30) 

도 동등한 권리로 적용된다. 

특별한 해고보호 조치는 고용상황이 개월 이상 지난 중증장애인을 해고하려고 할 때에는 장애인 6

근로자 대표와 노동조합 근로자 대표 협의회 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고 전 통합청( ) , (Integrationsamt)

에 보고하여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상담소와 노동의료진과 접촉하여 중증장애인. 

이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그 이후 연금 이전에 재활이라는 . ‘ ’

기본명제에 따라 장애인에 적합한 근로환경의 조성이나 장애인 근로자의 연수 또는 근로보조인의 

지원과 같은 재활 방안들을 제공한다(Sozialverband VdK Deutschland e.V., 2018. 12. 14.)

고용 영역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또 다른 지원으로는 정기휴가 시 비장애인 근로자보다 

일 년에 일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5 .  

고용주를 위한 지원2)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체의 고용주를 위한 중요한 지원에는 새로운 일자리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체의 편의시설 설치 비용 지원을 들 수 있다.

가 새로운 일자리 조성 지원) 

사업체의 고용주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적절하고 새로운 일자리 조성을 위해 통합청으로부

터 재정적 보조금 기금 또는 대출 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은 중증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 ) . 

사업체와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사업체 모두에게 지원되며 특별한 장애에 근거한 비용뿐만 아니라 

- 245 -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또한 이미 존재하는 일자리와 근로환경이 . , 

장애에 적합한 조성이라는 틀 안에서 고용주에게 투자비용을 보장한다 다만 이러한 비용을 제공받기 . 

위해서는 그 일자리에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고용해야 한다 만약 지원받은 12 . 

일자리에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일정한 법적 기간을 채우지 못한다면 다른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며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한다면 기금은 되돌려 주어야 한다 새로운 일자리 조성 지원은 . 

조정금으로부터 충당되며 통합청뿐만 아니라 재활당담기관도 비용을 담당한다(BIH, 2022. 9. 

30e.)    

나 사업체의 편의시설 설치 비용 지원) 

사업체의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은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통합적이고 기술적인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개별 일자리를 넘어서 사업체의 전체 근로환경의 개조 및 편의시설의 설치를 . 

포함하고 있다 예 사업체 입구의 개조와 근로자를 위한 공간들의 개조나 구조화 또한 장애에 ( : ). 

적절한 편의시설 설치 검수와 검사 비용 공학적 개선 비용 지원된 시설의 사용을 위한 훈련 , , , 

비용도 포함된다.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3) 

가 장애인 연금) 

독일의 장애인 연금제도는 현재 일반 연금제도의 개혁 안에서 함께 변화되고 있다 먼저 일반 . 

연금개혁의 핵심으로 연금의 지급개시연령과 조기수급 연령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연금 지급개시연령. 

이 년부터 년까지 단계적으로 세에서 세로 상향 조정되고 이에 상응해서 조기수급연2012 2029 65 67 , 

령도 이전의 세 년의 연금가입기간 충족한 경우 에서 단계적인 개혁을 통해 년까지는 60 (35 ) 2012

세부터 가능하며 년에는 세 년에는 세로 상향 조정될 계획이다 이때 원칙적으로 62 , 2015 63 , 2029 65 . 

세까지는 연금조기수급 신청 시 의 연금지급율을 보장받지만 세부터 조기수급을 신청한62 100% , 63

다면 연금수령액이 개월당 씩 감소되어 조기수급신청시기에 따라 최대 의 감액된 1 0.3% 10.8%

수준의 연금을 받게 된다(Deutsche Rentenversicherung, 2023)

장애인을 위한 연금제도로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조기연금제도 와 소득능력감소연금 이 있다‘ ’ ‘ ’ . 

중증장애인을 위한 조기연금제도 에서 원래 중증장애인 이상을 인정받은 장애인 은 세부‘ ’ (GdB 50 ) 60

터 조기에 신청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일반 연금제도의 지급개시연령 상향 조정에 따라 년까지 . 1951

출생한 장애인은 세에 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년에 출생한 중증장애인은 세 개월부63 , 1959 64 2

터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우에는 감액분이 전혀 없이 의 연금지급율을 받을 수 있다.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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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감액이 없는 조기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연금지급개시일 이전부터 연금 지급 개시일까지 

중증장애가 있어야 하며 연금가입 기간을 년 유지하는 것이 요구된다 만약 세 이전에 조기연금, 35 . 63

을 신청하게 되면 일반연금 지급률 조건처럼 매월 씩 감소하여 세에 신청하는 경우 연금액이 0.3% 60

최대 감소되어 지급된다10.8% (Betanet, 2023. 10. 19.).

장애인을 위한 또 다른 연금제도로는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능력이 완전하게 감소되거나 또는 

현저하게 감소될 때 제공되는 소득능력감소연금 이 있다 소득능력감‘ (Erwerbsminderungsrente)’ . 

소연금은 일반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평일 주 일 에 근로활동이 가능한 건강상의 능력‘ ( 5 ) ’

에 따라 완전소득능력감소연금 과 부분소득능력감소‘ (Rente wegen voller Erwerbsminderung)’ ‘

연금 으로 구분된다(Rente wegen teilweise Erwerbsminderung)’ (Betanet, 2023. 9. 22.). 

표 소득능력감소연금의 유형< 54> 

유형 기준

완전소득능력감소연금
장애인이 건강상의 문제 질병이나 장애 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일반노동시장의 ( )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매일 시간 미만의 근로활동만 할 수 있는 경우3

부분소득능력감소연금
장애인이 건강상의 문제 질병이나 장애 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일반노동시장의 ( )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매일 시간에서 시간 미만의 근로활동만 가능한 경우3 6

이처럼 소득능력감소연금의 수급기준은 지속적인 근로능력의 감소 이며 예측할 수 없는 기간 ‘ ’ ‘

동안 이란 근로능력의 감소가 최소한 개월 이상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의료보험적 기준으로 ’ 6 . 

근로능력이 감소되기 이전에 최소한 년 이상의 연금보험에 가입 일반적으로 대기 기간 으로 5 ( ‘ ’

명칭 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능력감소가 나타나기 년 이전 동안 최소한 년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 , 5 3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은 대기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년동안 지속적으로 완전소득능. 20

력감소에 해당되거나 장애인 작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은 소득능력감소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 

장애인 작업장에서 근로활동을 하거나 직업교육을 받는 장애인은 판정절차 없이 완전소득능력감소

로 인정받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능력감소연금의 지급액은 개인소득수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 

차등지급되며 부분소득능력감소연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완전소득능력감소연금액의 에 해당하, 1/2

는 금액이 지급된다(Betanet, 2023. 9. 22.).

소득능력감소연금은 일반적으로 최대 년 동안 보장되며 그 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3 , . 

근로능력의 감소가 년 동안 향상을 보이지 않는다면 기간의 제한 없이 무기연금대상자로 전환된다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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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저한 부담에 있어서의 지원) 

현저한 부담에 있어서의 지원 이하 현저‘ (Leistungen bei außergew hnlichen Belastungen, ‘ö

한 부담 지원 은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때 사업체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비용지출로 인한 현저한 ’)’ ‘

부담 을 경감시키는 지원을 의미한다 이 급여는 장애인을 (außergew hnlichen Belastungen)’ . ö

고용하는 사업주를 위한 지원에 속해 있지만 중증장애를 가진 근로자 측면에서 일자리를 획득하고 , 

유지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저한 부담 지원은 중증장애인 조정금시행령‘ - (Schwerbehinderten-Ausgleichsabgabeverordnung: 

이하 제 조 현저한 부담에 있어서의 지원 와 사회법전 제 권‘SchwbAV’) 27 ( )’ ‘ (Sozialgesetzbuch) 9

장애인의 재활과 참여 제 조 통합청의 임무 에 근거하여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서 직업생( ) 185 ( )’

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저한 부담의 보상으로써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주들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중증장애인 그룹을 . 

고용할 때 현저한 부담 지원 없이는 고용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 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사회법(

전 제 권 제 조 중증장애인의 특별한 그룹의 고용9 155 ).

직업생활에서 장애특성 또는 중증도에 따라 특별히 영향을 받는 중증장애인으로 특히 다음과 같은 1. 

장애인이 해당된다.

장애로 인해 일시적으로뿐만 아니라 고용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a)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해 고용이 지속적으로 고용주에게 특별한 비용으로 관련되어 있는 중증장애b) 

인 

장애의 결과로 인해 지속적으로 명백하게 현저히 감소된 범위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c) 

중증장애인

정신적 또는 정서적 장애 또는 경련 장애의 결과로 장애 정도가 이상을 가진 중증장애인d) 50(GdB50)

장애 특성 또는 중증도로 인해 직업훈련법에서 정한 직업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중증장애인e) 

만 세에 도달한 중증 장애인2. 50

이러한 법적 규정에 따른 현저한 부담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자로 특별한 개별적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은 근로생활에 있어서 사업체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돌봄인이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낭독 지원인 청각장애 또는 정신장애를 가진 근로자를 위한 상담지원, , , 

장애로 인해 매일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 있는 지적장애를 가진 근로자를 위한 

지원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장애로 인해 노동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근로자를 . 

위한 최저임금의 보장은 고용주에게 부담될 수 있기에 현저한 부담 지원은 고용주에게 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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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감액이 없는 조기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연금지급개시일 이전부터 연금 지급 개시일까지 

중증장애가 있어야 하며 연금가입 기간을 년 유지하는 것이 요구된다 만약 세 이전에 조기연금, 35 . 63

을 신청하게 되면 일반연금 지급률 조건처럼 매월 씩 감소하여 세에 신청하는 경우 연금액이 0.3% 60

최대 감소되어 지급된다10.8% (Betanet, 2023. 10. 19.).

장애인을 위한 또 다른 연금제도로는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능력이 완전하게 감소되거나 또는 

현저하게 감소될 때 제공되는 소득능력감소연금 이 있다 소득능력감‘ (Erwerbsminderungsrente)’ . 

소연금은 일반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평일 주 일 에 근로활동이 가능한 건강상의 능력‘ ( 5 ) ’

에 따라 완전소득능력감소연금 과 부분소득능력감소‘ (Rente wegen voller Erwerbsminderung)’ ‘

연금 으로 구분된다(Rente wegen teilweise Erwerbsminderung)’ (Betanet, 2023. 9. 22.). 

표 소득능력감소연금의 유형< 54> 

유형 기준

완전소득능력감소연금
장애인이 건강상의 문제 질병이나 장애 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일반노동시장의 ( )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매일 시간 미만의 근로활동만 할 수 있는 경우3

부분소득능력감소연금
장애인이 건강상의 문제 질병이나 장애 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일반노동시장의 ( )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매일 시간에서 시간 미만의 근로활동만 가능한 경우3 6

이처럼 소득능력감소연금의 수급기준은 지속적인 근로능력의 감소 이며 예측할 수 없는 기간 ‘ ’ ‘

동안 이란 근로능력의 감소가 최소한 개월 이상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의료보험적 기준으로 ’ 6 . 

근로능력이 감소되기 이전에 최소한 년 이상의 연금보험에 가입 일반적으로 대기 기간 으로 5 ( ‘ ’

명칭 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능력감소가 나타나기 년 이전 동안 최소한 년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 , 5 3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은 대기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년동안 지속적으로 완전소득능. 20

력감소에 해당되거나 장애인 작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은 소득능력감소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 

장애인 작업장에서 근로활동을 하거나 직업교육을 받는 장애인은 판정절차 없이 완전소득능력감소

로 인정받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능력감소연금의 지급액은 개인소득수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 

차등지급되며 부분소득능력감소연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완전소득능력감소연금액의 에 해당하, 1/2

는 금액이 지급된다(Betanet, 2023. 9. 22.).

소득능력감소연금은 일반적으로 최대 년 동안 보장되며 그 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3 , . 

근로능력의 감소가 년 동안 향상을 보이지 않는다면 기간의 제한 없이 무기연금대상자로 전환된다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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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저한 부담에 있어서의 지원) 

현저한 부담에 있어서의 지원 이하 현저‘ (Leistungen bei außergew hnlichen Belastungen, ‘ö

한 부담 지원 은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때 사업체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비용지출로 인한 현저한 ’)’ ‘

부담 을 경감시키는 지원을 의미한다 이 급여는 장애인을 (außergew hnlichen Belastungen)’ . ö

고용하는 사업주를 위한 지원에 속해 있지만 중증장애를 가진 근로자 측면에서 일자리를 획득하고 , 

유지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저한 부담 지원은 중증장애인 조정금시행령‘ - (Schwerbehinderten-Ausgleichsabgabeverordnung: 

이하 제 조 현저한 부담에 있어서의 지원 와 사회법전 제 권‘SchwbAV’) 27 ( )’ ‘ (Sozialgesetzbuch) 9

장애인의 재활과 참여 제 조 통합청의 임무 에 근거하여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서 직업생( ) 185 ( )’

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저한 부담의 보상으로써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주들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중증장애인 그룹을 . 

고용할 때 현저한 부담 지원 없이는 고용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 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사회법(

전 제 권 제 조 중증장애인의 특별한 그룹의 고용9 155 ).

직업생활에서 장애특성 또는 중증도에 따라 특별히 영향을 받는 중증장애인으로 특히 다음과 같은 1. 

장애인이 해당된다.

장애로 인해 일시적으로뿐만 아니라 고용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a)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해 고용이 지속적으로 고용주에게 특별한 비용으로 관련되어 있는 중증장애b) 

인 

장애의 결과로 인해 지속적으로 명백하게 현저히 감소된 범위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c) 

중증장애인

정신적 또는 정서적 장애 또는 경련 장애의 결과로 장애 정도가 이상을 가진 중증장애인d) 50(GdB50)

장애 특성 또는 중증도로 인해 직업훈련법에서 정한 직업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중증장애인e) 

만 세에 도달한 중증 장애인2. 50

이러한 법적 규정에 따른 현저한 부담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자로 특별한 개별적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은 근로생활에 있어서 사업체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돌봄인이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낭독 지원인 청각장애 또는 정신장애를 가진 근로자를 위한 상담지원, , , 

장애로 인해 매일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 있는 지적장애를 가진 근로자를 위한 

지원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장애로 인해 노동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근로자를 . 

위한 최저임금의 보장은 고용주에게 부담될 수 있기에 현저한 부담 지원은 고용주에게 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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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완화시킨다(BIH, 2022. 9. 30.).

현저한 부담 지원은 고용보장보조금과 인적 지원위 두가지 형태로 실시된다 고용보장 보조금. 

은 중증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사업체나 직장 내 비교 가능한 (Besch ftigungssicherungszuschuss)ä
직무의 정상적 업무 수행에 비해 현저히 감소된 업무 수행 성과 제한 을 수행하여 실제 업무수행과 ( )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하여 평균 이상의 높은 재정적 비용으로 인한 특별한 부담이 

존재할 때 지급된다 이러한 업무수행 능력의 감소는 장애로 인해 다음과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 .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느린 작업 방식 또는 느린 움직임

 추가 휴식 및 휴식 시간

 더 번거로운 작업 수행

 짧지만 빈번한 유휴 시간 및 대기 시간 즉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업무 중단( , ),

 평균보다 비교적 높은 오류율 

 상당한 동기 부여 부족

업무수행의 감소는 일반적으로 중증장애인의 업무성과가 회사나 사무실에서 유사한 활동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직원에 비해 최소 년 월 일 판결 30%(2003 12 11 - 2 AZR 667/02; BAGE 

낮은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고용보장보 조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은 업무수행 109, 87-100) . 

능력 의 감소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되어 정해진다( ) :

 단순 약 의 업무수행의 감소 존재: 30%

 중간 약 의 업무수행의 감소 존재: 40%

 중증 약 의 업무수행의 감소 존재: 50%

인적 지원 은 중증장애인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른 직원으로부터 (Personelle Unterst tzung)ü
장애로 인해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경우를 현저한 기타 부담으로 간주하여 제공하는 지원 형태이다. 

특히 인적 지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공된다.

 장기간 또는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기술 또는 업무교육적 지시 지도 및 감독 특히 학습장애나 , (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정기적인 업무 관련 돌봄 및 업무수행 동기부여 특히 정서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

 업무수행 시 정기적으로 필요한 활동 관련 유인물 지원 예 들기 및 운반하기 사업체 이동 및 ( : , ) 

직장 내 의사소통 보장 특히 심각한 신체적 장애나 감각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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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고용주에게 재정적 부담과 기타 부담 에서 평균 이상 이란 사업체 또는 직장에서 비슷한 ‘ ’ ‘ ’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크게 초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 

일반적으로 내근 인력 지원들이 매 근무일에 평균적으로 시간 이상 요구되는 비용이 해당된다1 . 

하지만 인적 지원이 실패할 경우 고용주에게 특별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에 매 근무일마다 

분 동안 인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 비용을 보장할 수 있다 일일 평균 인건비 지원은 30 . 

네 가지 수준으로 구분되며 각 수준은 특별한 근거를 요구한다.

 수준 분부터1 : 30

 수준 시간부터2 : 1

 수준 시간 이상  3 : 2

 수준 시간 이상4 : 3

다만 인적 지원은 사업체 내 자체 직원이 제공하는 필요한 지원 예 유인물 일 때 해당되며( : ) , 

근로지원인은 제 자가 제공하는 지원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또한 근로지원인은 기본적3 . 

으로 고용상황에서 고용계약이나 고용법에 따라 지원해야 할 핵심 업무 영역 외의 지원도 포함된다. 

하지만 두 서비스는 장애를 가진 근로자에게 함께 제공할 수 있다.  

현저한 부담 지원은 통합청 이 부담한다 보조금 액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 (Integrationsamt)’ . 

개별적 돌봄이나 지원의 필요와 기간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된다 그리고 각 통합청은 중증장애인 . 

또는 지원인의 지역별 산업별 보수를 고려한 요건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을 차등화한다 고용보장 , . 

보조금의 금액은 고용된 사람의 총 임금 또는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인적 지원 비용은 . 

특정 개별 사례에서 더 높은 임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경우 예 업무 확인 등으로 인해 가 ( : )

아닌 한 중증장애인과 동일한 임금 그룹에 속한 한 명 이상의 사람이 지원을 제공한다고 가정하여 , 

산정한다 현저한 부담 지원은 원칙적으로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 수년에 걸쳐 또는 영구적으로 . 

제공받을 수 있다. 

가 중증장애인 고용 현황. 

중증장애인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년을 기준으로 전체 의무고용 사업장은 개소이며 2020 173,326

전체 근로자는 명이 고용되어 있다 이 중 중증장애인 법적의무고용 근로자의 수는 29,384,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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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완화시킨다(BIH, 2022. 9. 30.).

현저한 부담 지원은 고용보장보조금과 인적 지원위 두가지 형태로 실시된다 고용보장 보조금. 

은 중증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사업체나 직장 내 비교 가능한 (Besch ftigungssicherungszuschuss)ä
직무의 정상적 업무 수행에 비해 현저히 감소된 업무 수행 성과 제한 을 수행하여 실제 업무수행과 ( )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하여 평균 이상의 높은 재정적 비용으로 인한 특별한 부담이 

존재할 때 지급된다 이러한 업무수행 능력의 감소는 장애로 인해 다음과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 .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느린 작업 방식 또는 느린 움직임

 추가 휴식 및 휴식 시간

 더 번거로운 작업 수행

 짧지만 빈번한 유휴 시간 및 대기 시간 즉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업무 중단( , ),

 평균보다 비교적 높은 오류율 

 상당한 동기 부여 부족

업무수행의 감소는 일반적으로 중증장애인의 업무성과가 회사나 사무실에서 유사한 활동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직원에 비해 최소 년 월 일 판결 30%(2003 12 11 - 2 AZR 667/02; BAGE 

낮은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고용보장보 조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은 업무수행 109, 87-100) . 

능력 의 감소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되어 정해진다( ) :

 단순 약 의 업무수행의 감소 존재: 30%

 중간 약 의 업무수행의 감소 존재: 40%

 중증 약 의 업무수행의 감소 존재: 50%

인적 지원 은 중증장애인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른 직원으로부터 (Personelle Unterst tzung)ü
장애로 인해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경우를 현저한 기타 부담으로 간주하여 제공하는 지원 형태이다. 

특히 인적 지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공된다.

 장기간 또는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기술 또는 업무교육적 지시 지도 및 감독 특히 학습장애나 , (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정기적인 업무 관련 돌봄 및 업무수행 동기부여 특히 정서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

 업무수행 시 정기적으로 필요한 활동 관련 유인물 지원 예 들기 및 운반하기 사업체 이동 및 ( : , ) 

직장 내 의사소통 보장 특히 심각한 신체적 장애나 감각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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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고용주에게 재정적 부담과 기타 부담 에서 평균 이상 이란 사업체 또는 직장에서 비슷한 ‘ ’ ‘ ’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크게 초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 

일반적으로 내근 인력 지원들이 매 근무일에 평균적으로 시간 이상 요구되는 비용이 해당된다1 . 

하지만 인적 지원이 실패할 경우 고용주에게 특별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에 매 근무일마다 

분 동안 인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 비용을 보장할 수 있다 일일 평균 인건비 지원은 30 . 

네 가지 수준으로 구분되며 각 수준은 특별한 근거를 요구한다.

 수준 분부터1 : 30

 수준 시간부터2 : 1

 수준 시간 이상  3 : 2

 수준 시간 이상4 : 3

다만 인적 지원은 사업체 내 자체 직원이 제공하는 필요한 지원 예 유인물 일 때 해당되며( : ) , 

근로지원인은 제 자가 제공하는 지원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또한 근로지원인은 기본적3 . 

으로 고용상황에서 고용계약이나 고용법에 따라 지원해야 할 핵심 업무 영역 외의 지원도 포함된다. 

하지만 두 서비스는 장애를 가진 근로자에게 함께 제공할 수 있다.  

현저한 부담 지원은 통합청 이 부담한다 보조금 액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 (Integrationsamt)’ . 

개별적 돌봄이나 지원의 필요와 기간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된다 그리고 각 통합청은 중증장애인 . 

또는 지원인의 지역별 산업별 보수를 고려한 요건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을 차등화한다 고용보장 , . 

보조금의 금액은 고용된 사람의 총 임금 또는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인적 지원 비용은 . 

특정 개별 사례에서 더 높은 임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경우 예 업무 확인 등으로 인해 가 ( : )

아닌 한 중증장애인과 동일한 임금 그룹에 속한 한 명 이상의 사람이 지원을 제공한다고 가정하여 , 

산정한다 현저한 부담 지원은 원칙적으로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 수년에 걸쳐 또는 영구적으로 . 

제공받을 수 있다. 

가 중증장애인 고용 현황. 

중증장애인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년을 기준으로 전체 의무고용 사업장은 개소이며 2020 173,326

전체 근로자는 명이 고용되어 있다 이 중 중증장애인 법적의무고용 근로자의 수는 29,384,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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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고용인원은 명으로 나타나 중증장애인 고용률1,191,886 1,139,503

은 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부문에서의 중중장애인 고용률은 로 4.6% . 6.4%

법적의무고용률을 초과한 반면 민간부문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로 법적 의무고용률에 , 4.1%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기인하고 있다 표 참조(< 55> ). 

중증장애인 고용 경향을 살펴보면 년 이후로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 수와 전체 근로자의 , 2016

수는 매년 증가하여 년까지 각각 개소와 명이 증가하였고 이에 상응해서 2020 13,106 1,926,378 , 

중증장애인의 법적의무고용 인원과 실제 의무고용 인원도 각각 명과 명이 증가한 76,271 61,070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년 이후로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6 4.65% , 

민간부분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부문에서 중증장애인 고용이 더욱 활성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년 대비 년의 . 2019 2019 2020

법적 의무고용 인원과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수가 각각 처음으로 명과 명이 감소하였다7,139 6,956 . 

표 중증장애인 고용률 연도별< 55> - 
단위 개 명( : , ,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고용

률

전체 고용률 4.7 4.6 4.6 4.6 4.6

민간부문 고용률 4.1 4.1 4.1 4.1 4.1

공공부문 고용률 6.6 6.5 6.5 6.5 6.4

고용

현황

의무고용 사업장 160,220 164,631 168,693 171,599 173,326

전체 근로자 27,457,750 28,195,647 29,048,664 29,585,005 29,384,128

법적 의무고용인원( ) 1,115,615 1,146,111 1,178,857 1,199,025 1,191,886

실제 의무고용인원( ) 1,078,433 1,101,131 1,128,771 1,146,459 1,139,503

 

주 중증장애인 고용 현황에 관한 내용 중 실제 의무고용인원 은 장애정도 사이의 장애인을 의미함: ‘( ) ’ (GdB) 30-100 .

자료: Bundesagentur f r Arbeit. (2020a). Schwerbehinderte Menschen in Besch ftigung.ü ä

년의 중증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중증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2020 , 

고용주는 개소이며 전체 근로자는 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실제 고용된 173,326 , 29,384,128 . 

중증장애인은 법적의무고용률인 명 보다 명이 부족한 명을 5.0%(1,191,886 ) 296,801 1,139,503

보이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전체 근로자 수인 명 중 명이 법적 의무고용 . 23,289,288 930,443

인원에 해당되지만 실제 고용 인원은 명이 부족한 명으로 의 고용률을 보이고 277,422 805,248 4.1%

있다 반면에 공공부문의 경우 명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으며 그 중 법적 의무고용 . 6,094,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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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으로 명이 해당되지만 명을 초과한 명 의 중증장애인이 근로활261,442 , 72,813 334,255 (6.4%)

동을 하고 있어 민간부문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기관 공공재단 등이 . , , 

포함된 기타 공공기관을 제외한다면 연방최고기관과 연방기관이 각각 법정의무고용인원보다 훨씬 

많은 명 과 명 을 고용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의무고용률을 상회하는 5,541 (9.5%) 19,452 (8.8%) . 

수치는 연방차원뿐만 아니라 주 지방 최고기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참조( ) (< 56> ). 

이러한 결과는 년의 코로나 팬데믹이 민간부문의 중증장애인 고용률에 다소 영향을 주었음에도 2020

불구하고 연방최고기관과 주 지방 최고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에서는 오히려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

률을 더욱 활성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년< 56> (2020 )
단위 개 명( : , , %)

구분

전체의무고용 사업장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실제

고용률고용주 전체 근로자
법적 의무( )
고용인원

실제 의무( )
고용인원

미고용

전체 173,326 29,384,128 1,191,886 1,139,503 296,801 4.6

민간부문 161,640 23,289,288 930,443 805,248 277,422 4.1

공공

부문

소계 11,686 6,094,840 261,442 334,255 19,379 6.4

연방 최고기관 20 62,822 2,853 5,451 10 9.5

연방기관 ⃰ 18 242,565 13,259 19,452 - 8.8

주 지방( ) 

최고기관
182 2,000,127 87,092 97,394 8,142 5.6

기타 공공기관 11,453 3,643,058 150,061 197,231 11,227 6.5

기타 공공기관 ⃰ 13 146,268 8,177 14,728 - 10.8

주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에 관련된 항목들은 중증장애인 뿐만 아니라 고용현장에서 중증증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 1) (GdB 50~100)

가지는 사이의 장애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GdB 30~40 .

연방최고기관이란 연방대통령기관 독일연방의회기관 하원에 해당 과 독일연방참의원 각 주의 대표로 구성된 상원에 2) , ( ) (

해당 연방헌법재판소 연방상급법원 연방재판소 연방검찰청 포함 연방철도공사를 의미함 사회법전 제 권 제 조), , , ( ), ( 9 71 ).

주 최고기관은 주의회기관 회계검사기관 주 법적기관 복합적 주민행정기관 등을 의미함 사회법전 제 권 제 조3) , , , ( 9 71 ).

표시가 있는 연방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사회법전 제 권 제 조 항 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기관 공공재단 등을 4)  ( 9 159 1 ) , , ⃰
의미하는 것으로 연방기관 및 주 정부기관 중 년에 이미 중증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를 달성한 기관으로 계속 1999 6%

를 유지하는 기관을 의미함6.0% .

년 대비 년 비교 내용은 년을 기준으로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적용 사업장 유형별 인원수 차이와 증감률 5) 2019 2020 2019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자료: Bundesagentur f r Arbeit. (2020a). Schwerbehinderte Menschen in Besch ftigung. ü 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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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고용인원은 명으로 나타나 중증장애인 고용률1,191,886 1,139,503

은 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부문에서의 중중장애인 고용률은 로 4.6% . 6.4%

법적의무고용률을 초과한 반면 민간부문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로 법적 의무고용률에 , 4.1%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기인하고 있다 표 참조(< 55> ). 

중증장애인 고용 경향을 살펴보면 년 이후로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 수와 전체 근로자의 , 2016

수는 매년 증가하여 년까지 각각 개소와 명이 증가하였고 이에 상응해서 2020 13,106 1,926,378 , 

중증장애인의 법적의무고용 인원과 실제 의무고용 인원도 각각 명과 명이 증가한 76,271 61,070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년 이후로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6 4.65% , 

민간부분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부문에서 중증장애인 고용이 더욱 활성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년 대비 년의 . 2019 2019 2020

법적 의무고용 인원과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수가 각각 처음으로 명과 명이 감소하였다7,139 6,956 . 

표 중증장애인 고용률 연도별< 55> - 
단위 개 명( : , ,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고용

률

전체 고용률 4.7 4.6 4.6 4.6 4.6

민간부문 고용률 4.1 4.1 4.1 4.1 4.1

공공부문 고용률 6.6 6.5 6.5 6.5 6.4

고용

현황

의무고용 사업장 160,220 164,631 168,693 171,599 173,326

전체 근로자 27,457,750 28,195,647 29,048,664 29,585,005 29,384,128

법적 의무고용인원( ) 1,115,615 1,146,111 1,178,857 1,199,025 1,191,886

실제 의무고용인원( ) 1,078,433 1,101,131 1,128,771 1,146,459 1,139,503

 

주 중증장애인 고용 현황에 관한 내용 중 실제 의무고용인원 은 장애정도 사이의 장애인을 의미함: ‘( ) ’ (GdB) 30-100 .

자료: Bundesagentur f r Arbeit. (2020a). Schwerbehinderte Menschen in Besch ftigung.ü ä

년의 중증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중증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2020 , 

고용주는 개소이며 전체 근로자는 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실제 고용된 173,326 , 29,384,128 . 

중증장애인은 법적의무고용률인 명 보다 명이 부족한 명을 5.0%(1,191,886 ) 296,801 1,139,503

보이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전체 근로자 수인 명 중 명이 법적 의무고용 . 23,289,288 930,443

인원에 해당되지만 실제 고용 인원은 명이 부족한 명으로 의 고용률을 보이고 277,422 805,248 4.1%

있다 반면에 공공부문의 경우 명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으며 그 중 법적 의무고용 . 6,094,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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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으로 명이 해당되지만 명을 초과한 명 의 중증장애인이 근로활261,442 , 72,813 334,255 (6.4%)

동을 하고 있어 민간부문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기관 공공재단 등이 . , , 

포함된 기타 공공기관을 제외한다면 연방최고기관과 연방기관이 각각 법정의무고용인원보다 훨씬 

많은 명 과 명 을 고용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의무고용률을 상회하는 5,541 (9.5%) 19,452 (8.8%) . 

수치는 연방차원뿐만 아니라 주 지방 최고기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참조( ) (< 56> ). 

이러한 결과는 년의 코로나 팬데믹이 민간부문의 중증장애인 고용률에 다소 영향을 주었음에도 2020

불구하고 연방최고기관과 주 지방 최고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에서는 오히려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

률을 더욱 활성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년< 56> (2020 )
단위 개 명( : , , %)

구분

전체의무고용 사업장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실제

고용률고용주 전체 근로자
법적 의무( )
고용인원

실제 의무( )
고용인원

미고용

전체 173,326 29,384,128 1,191,886 1,139,503 296,801 4.6

민간부문 161,640 23,289,288 930,443 805,248 277,422 4.1

공공

부문

소계 11,686 6,094,840 261,442 334,255 19,379 6.4

연방 최고기관 20 62,822 2,853 5,451 10 9.5

연방기관 ⃰ 18 242,565 13,259 19,452 - 8.8

주 지방( ) 

최고기관
182 2,000,127 87,092 97,394 8,142 5.6

기타 공공기관 11,453 3,643,058 150,061 197,231 11,227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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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최고기관이란 연방대통령기관 독일연방의회기관 하원에 해당 과 독일연방참의원 각 주의 대표로 구성된 상원에 2) , ( ) (

해당 연방헌법재판소 연방상급법원 연방재판소 연방검찰청 포함 연방철도공사를 의미함 사회법전 제 권 제 조), , , ( ), ( 9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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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undesagentur f r Arbeit. (2020a). Schwerbehinderte Menschen in Besch ftigung. ü 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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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증장애인 실업률. 

중증장애인 실업률 현황을 살펴보면 년을 기준으로 명의 중증장애인이 실업자로 2020 169,691

등록하였다 이는 독일 전체 실업자 명 중 약 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년 이후 . 2,695,444 6.3% . 2016

년까지 전체 실업자 수는 명이 증가한 반면에 중증장애인 실업자 수는 그 기간동안 2019 4,469

명이 감소되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년 대비 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817 . 2019 2020

독일 전체 실업자의 수는 명이 중증장애인 실업자 수는 명이 증가하고 있다428,724 , 14,995 . 

년부터 년까지 전체 실업자 수 대비 중증장애인 실업자 비율은 점진적으로 까지 2016 2019 6.8%

증가하다가 년에는 로 감소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참조2020 6.3% (< 57> ).

년의 중증장애인 실업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 있어서 중증장애인 남성의 2020 , 

실업이 명 으로 명의 여성의 실업 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101,330 (59.7%) 68,361 (40.3%) . 

연령별로는 전체 실업자와 중증장애인 실업자 모두 공통적으로 세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 전체 25~54 (

중증장애인 을 보이고 있지만 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중증장애인 실업률이 69.0%, 51.9%) , 55

명 로 동일 연령의 비장애인 실업률인 명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44.3%(75,194 ) 21.5%(579,121 )

있다 표 참조.(< 57> ) 

표 중증장애인 실업자 수 현황 연도별< 57> ( )
단위 명( : , %)

구분 전체 실업자 수 중증장애인 실업자 수 비율

년2016 2,690,975 170,508 6.3

년2017 2,532,837 162,373 6.4

년2018 2,340,082 156,621 6.7

년2019 2,266,720 154.696 6.8

년2020 2,695,444 169,691 6.3

주 전체 실업자 수와 중증장애인 실업자 수는 매년 합계를 낸 평균화된 수치를 의미함: 

자료: Bundesagentur f r Arbeit. (2020). Arbeitsmarkt f r Menschen mit Behinderung.ü 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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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중증장애인 실업 현황 성별 연령별 국적별 년< 58> - , , (2020 )
단위 명( : , %)

구분 전체 실업 현황 중증장애인 실업 현황
전년도 대비 중증장애인 

실업 증감비율

전체 2,695,444 169,691 9.7

성별
남성 1,520,596 101,330 9.5

여성 1,174,838 68,361 10.0

연령

세 미만25 257,361 6,378 19.2

세25-54 1,858,818 88,120 8.4

세 이상55 579,121 75,194 10.5

국적
독일 1,890,814 146,426 8.9

외국인 795,692 23,069 15.1

주 전체 실업률과 중증장애인 실업률은 연평균을 의미함  : 

자료: Bundesagentur f r Arbeit. (2020). Arbeitsmarkt f r Menschen mit Behinderung.ü ü

중증장애인 실업기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명의 중증장애인 실업자 중 명169,691 69,954

이 장기실업 상황을 경험하고 있으며 평균적인 실업지속기간은 주를 보이고 있다(41.2%) , 78.8 . 

구체적인 실업지속기간을 살펴보면 개월 이하가 명 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 12 99,737 (58.8%)

며 개월 이상의 실업기간과 개월에서 개월 사이의 실업기간이 각각 명 과 24 12 23 35,466 (20.9%)

명 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34,452 (20.3%) (< 59> ). 

년부터 년까지 년 동안의 중증장애인 실업기간의 경향을 살펴보면 중증장애인의 2018 2020 3

장기실업자 비율은 에서 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평균적인 실업지속기간 또한 44.3% 41.2% , 

주에서 주로 주 감소하였다84.7 78.8 5.9 . 

실업지속기간의 경향으로는 진술 없음 을 제외한다면 개월 이하의 실업지속기간이 년의 ‘ ’ 12 2018

에서 년에는 로 가장 높은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는 개월 이상의 15.3% 2020 58.8% . 24

실업지속 기간이 년의 에서 년도에는 로 증가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2018 12.9% 2020 20.9% . 

결과는 중증장애인의 실업상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장기실업에 해당하는 개월 이상 , 12

실업을 경험하는 중증장애인이 명당 명으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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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실업률 현황을 살펴보면 년을 기준으로 명의 중증장애인이 실업자로 2020 169,691

등록하였다 이는 독일 전체 실업자 명 중 약 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년 이후 . 2,695,444 6.3% . 2016

년까지 전체 실업자 수는 명이 증가한 반면에 중증장애인 실업자 수는 그 기간동안 2019 4,469

명이 감소되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년 대비 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817 . 2019 2020

독일 전체 실업자의 수는 명이 중증장애인 실업자 수는 명이 증가하고 있다428,724 , 14,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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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다가 년에는 로 감소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참조2020 6.3% (< 57> ).

년의 중증장애인 실업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 있어서 중증장애인 남성의 2020 , 

실업이 명 으로 명의 여성의 실업 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101,330 (59.7%) 68,361 (40.3%) . 

연령별로는 전체 실업자와 중증장애인 실업자 모두 공통적으로 세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 전체 2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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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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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2016 2,690,975 170,508 6.3

년2017 2,532,837 162,373 6.4

년2018 2,340,082 156,621 6.7

년2019 2,266,720 154.696 6.8

년2020 2,695,444 169,691 6.3

주 전체 실업자 수와 중증장애인 실업자 수는 매년 합계를 낸 평균화된 수치를 의미함: 

자료: Bundesagentur f r Arbeit. (2020). Arbeitsmarkt f r Menschen mit Behinderung.ü 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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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중증장애인 실업 현황 성별 연령별 국적별 년< 58> - , , (2020 )
단위 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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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25-54 1,858,818 88,120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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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undesagentur f r Arbeit. (2020). Arbeitsmarkt f r Menschen mit Behinderung.ü 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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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개월 이상의 실업기간과 개월에서 개월 사이의 실업기간이 각각 명 과 24 12 23 35,466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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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지속 기간이 년의 에서 년도에는 로 증가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2018 12.9% 2020 20.9% . 

결과는 중증장애인의 실업상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장기실업에 해당하는 개월 이상 , 12

실업을 경험하는 중증장애인이 명당 명으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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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중증장애인 실업 현황< 59> (2018~2020)
단위 명 주( : , , %)

구분 년2018 년2019 년2020

실업자 수 156,621 154,696 169,691

장기실업자 비율 67,953(44.3) 64,364(41.6) 69,954(41.2)

평균적 실업지속기간 주( ) 84.7 81.9 78.8

실업

지속

기간

비율( )

진술 없음 115,488(31.0) 5,701(3.7) 7,104(4.2)

개월 이하12 57,067(15.3) 90,332(58.4) 99,737(58.8)

개월 12

이상

개월 개월12 ~23 59,911(16.1) 29,767(19.2) 34,452(20.3)

개월 이상24 48,032(12.9) 34,578(22.4) 35,466(20.9)

진술 없음 91,862(24.7) 19(0.0) 36(0.0)

자료: Bundesagentur f r Arbeit. (2020). Arbeitsmarkt f r Menschen mit Behinderung.ü ü

다 조정금. 

년을 기준으로 전체 의무고용 사업장의 수는 총 개소 민간 개소 공공 2020 172,326 ( 161,640 , 

개소 로 그 중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고용주는 총 개소 민간 개소 공공 11,686 ) , 128,533 ( 118,023 , 

개소 이며 중증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고용주는 총 개소 민간 개소10,510 ) , 44,793 ( 43,617 , 

공공 개소 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고 있어 조정금 납부 의무가 1,176 ) . 

없는 고용주는 총 개소로 민간부문에서는 개소이며 공공 부문에서는 개소를 68,453 61,359 , 7,094

차지하고 있다 그 외의 사업주는 실제 중증장애인 고용률에 따라서 조정금을 차등 납부하고 있다. . 

예를 들면 조정금 의 실제 고용률을 보이는 경우 미달 고용인원의 인당 유로의 , 1( 3~5% 1 125

조정금 부과 을 납부하는 사업주는 명 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조정금 의 ) 69,115 (39.9%) . 2(2~3%

실제 고용률을 보이는 경우 미달하는 고용인원 인당 유로의 조정금 를 납부하는 사업주는 1 220 )

명 이며 조정금 실제 고용률이 미만인 경우 미달하는 고용인원 인당 유로19,201 (11.1%) , 3( 2% 1 320

의 조정금 부과 을 납부하는 사업주는 명 을 차지하고 있다 표 참조) 16,557 (9.6%)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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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의무고용에 따른 조정금 납부 고용주 및 사업장 수 년< 60> (2020 )
단위 명( : )

구분

조정금 납부 고용주 조정금 납부 사업장 수

전체
의무고용
사업장
고용주

중증장애인
고용주

중증장애인
미고용주

조정금
납부의무
없는 고용주

조정금1 조정금2 조정금3

민간부문 161,640 118,023 43,617 61,359 65,691 18,451 16,139

공공

부문

소계 11,686 10,510 1,176 7,094 3,424 750 418

연방 

최고기관
20 17 3 15 * * -

연방기관 ⃰ 18 18 - 18 - - -

주 지방( ) 

최고기관
182 182 - 145 * * *

기타 

공공기관
11,453 10,280 1,173 6,903 3,386 * *

기타 

공공기관 ⃰ 13 13 - 13 - - -

전체 173,326 128,533 44,793 68,453 69,115 19,201 16,557

주 는 정보보호와 수치비밀유지 이유로 또는 의 수치와 정보들 중에서 그러한 수치로 포함될 수 있는 정보들은   : 1) * 1 2

익명으로 표기됨

조정금 납부 사업장 수의 조정금 금액은 실제 조정금 납부 액수와 일치하지 않음2) 

자료: Bundesagentur f r Arbeit. (2020a). Schwerbehinderte Menschen in Besch ftigung. ü ä

가 선행연구. 

독일에서 장애인 고령화 또는 조기노화에 관한 연구는 대표적으로 독일 노년학 센터‘ (Deutsches 

이하 에서 년과 년에 발간한 잡지Zentrum f r Altersfragen, ‘DAZ’)’ 2003 2010 (ü Deutsches 

Zentrum f r Altersfragen (Hrsg.), 2003; 2010)ü 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 그룹에 . 

초점을 두고 있지 않지만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와 고령화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독일의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이하 . - (Nordrhein-Westfalen, 

주에서 고령 장애인의 삶의 실태 에 관한 보고서‘NRW’) ‘ ’ (Dieckmann, F., Schaper, S., Thi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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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중증장애인 실업 현황< 59> (2018~2020)
단위 명 주( : , , %)

구분 년2018 년2019 년2020

실업자 수 156,621 154,696 169,691

장기실업자 비율 67,953(44.3) 64,364(41.6) 69,954(41.2)

평균적 실업지속기간 주( ) 84.7 81.9 78.8

실업

지속

기간

비율( )

진술 없음 115,488(31.0) 5,701(3.7) 7,104(4.2)

개월 이하12 57,067(15.3) 90,332(58.4) 99,737(58.8)

개월 12

이상

개월 개월12 ~23 59,911(16.1) 29,767(19.2) 34,452(20.3)

개월 이상24 48,032(12.9) 34,578(22.4) 35,466(20.9)

진술 없음 91,862(24.7) 19(0.0) 36(0.0)

자료: Bundesagentur f r Arbeit. (2020). Arbeitsmarkt f r Menschen mit Behinderung.ü ü

다 조정금. 

년을 기준으로 전체 의무고용 사업장의 수는 총 개소 민간 개소 공공 2020 172,326 ( 161,640 , 

개소 로 그 중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고용주는 총 개소 민간 개소 공공 11,686 ) , 128,533 ( 118,023 , 

개소 이며 중증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고용주는 총 개소 민간 개소10,510 ) , 44,793 ( 43,617 , 

공공 개소 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고 있어 조정금 납부 의무가 1,176 ) . 

없는 고용주는 총 개소로 민간부문에서는 개소이며 공공 부문에서는 개소를 68,453 61,359 , 7,094

차지하고 있다 그 외의 사업주는 실제 중증장애인 고용률에 따라서 조정금을 차등 납부하고 있다. . 

예를 들면 조정금 의 실제 고용률을 보이는 경우 미달 고용인원의 인당 유로의 , 1( 3~5% 1 125

조정금 부과 을 납부하는 사업주는 명 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조정금 의 ) 69,115 (39.9%) . 2(2~3%

실제 고용률을 보이는 경우 미달하는 고용인원 인당 유로의 조정금 를 납부하는 사업주는 1 220 )

명 이며 조정금 실제 고용률이 미만인 경우 미달하는 고용인원 인당 유로19,201 (11.1%) , 3( 2% 1 320

의 조정금 부과 을 납부하는 사업주는 명 을 차지하고 있다 표 참조) 16,557 (9.6%)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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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의무고용에 따른 조정금 납부 고용주 및 사업장 수 년< 60> (2020 )
단위 명( : )

구분

조정금 납부 고용주 조정금 납부 사업장 수

전체
의무고용
사업장
고용주

중증장애인
고용주

중증장애인
미고용주

조정금
납부의무
없는 고용주

조정금1 조정금2 조정금3

민간부문 161,640 118,023 43,617 61,359 65,691 18,451 16,139

공공

부문

소계 11,686 10,510 1,176 7,094 3,424 750 418

연방 

최고기관
20 17 3 15 * * -

연방기관 ⃰ 18 18 - 18 - - -

주 지방( ) 

최고기관
182 182 - 145 * * *

기타 

공공기관
11,453 10,280 1,173 6,903 3,386 * *

기타 

공공기관 ⃰ 13 13 - 13 - - -

전체 173,326 128,533 44,793 68,453 69,115 19,201 16,557

주 는 정보보호와 수치비밀유지 이유로 또는 의 수치와 정보들 중에서 그러한 수치로 포함될 수 있는 정보들은   : 1) * 1 2

익명으로 표기됨

조정금 납부 사업장 수의 조정금 금액은 실제 조정금 납부 액수와 일치하지 않음2) 

자료: Bundesagentur f r Arbeit. (2020a). Schwerbehinderte Menschen in Besch ftigung. ü ä

가 선행연구. 

독일에서 장애인 고령화 또는 조기노화에 관한 연구는 대표적으로 독일 노년학 센터‘ (Deutsches 

이하 에서 년과 년에 발간한 잡지Zentrum f r Altersfragen, ‘DAZ’)’ 2003 2010 (ü Deutsches 

Zentrum f r Altersfragen (Hrsg.), 2003; 2010)ü 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 그룹에 . 

초점을 두고 있지 않지만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와 고령화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독일의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이하 . - (Nordrhein-Westfalen, 

주에서 고령 장애인의 삶의 실태 에 관한 보고서‘NRW’) ‘ ’ (Dieckmann, F., Schaper, S., Thi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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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eckmann, P., Dluhosch, S., Lucas. A., 2015).도 장애인의 고령화와 조기노화에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조기노화와 고령화에 관련된 .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령장애인을 정의할 때 선천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하여 지속된 35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를 평생 지속되는 장애 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 정의는 ‘ ’ . 

비장애 노인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장애인의 기능 저하와 유사해지는 현상과 구별된다. 

평생 장애가 있는 사람과 노년층에 관한 정확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의 경우 년 NRW 2011

월 일을 기준으로 총 명 남성 여성 의 중증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12 31 1,689,289 ( 51.1%, 48.9%) . 

이러한 수치는 전체 인구의 약 에 해당되며 장애인의 수는 연령에 따라 증가하고 NRW 9.5% , 

잇다 예를 들면 전체 인구 대비 세 이상은 세 이상은 세 이상은 . NRW 55 21.9%, 60 24.1%, 65

가 중증장애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중증장애인의 이상이 세 이상이며 그 중 25.6% . 3/4 55 , 

절반 이상 이 세 이상이다 이때 에는 추정치로 총 명의 평생 장애인이 (55.0%) 65 . NRW 294,961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명이 세 이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의 세 이상 전체 , 69,613 60 . NRW 60

인구 중 약 가 평생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세 이상 중 장애 노인의 약 가 평생 장애를 1.5% , 60 6.2%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힌다(Dieckmann, F., Schaper, S., Thimm, A., Dieckmann, P., 

이러한 수치는 비단 주에 한정된 결과이기는 하지만 Dluhosch, S., Lucas. A., 2015). NRW 

독일 내 평생 장애를 가진 장애인과 고령 장애인 비율을 산정할 때 유사하게 유추할 수 있다. 

고령장애인의 삶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점은 짧은 평균 기대 수명 에 있다‘ ’ . Deutsches Zentrum 

에서는 다운증후군을 가진 장애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f r Altersfragen (Hrsg.)(2003, 2010)ü

약 세로 전체 인구의 평균 기대 수명 년 기준 남성 세 여성 세 과의 분명한 55 (2009 77.3 , 82.5 )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세 이후에는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운증후군. 55 , 

을 가진 사람들의 약 는 생의 마지막 몇 달 동안 알츠하이머병과 유사한 기능적 뇌 장애를 40%

보이며 일상생활 수행 능력 및 수단적 일상생활활동능력 즉 단순하고 복잡한 일상 , (ADL) (IADL), 

생활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결함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평균 기대 수명과 . 

관련되어 다른 장애 유형으로서 정신장애인의 기대 수명과 일반 인구의 기대 수명 사이의 격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에 등록된 정신병원의 환자들 조현병 우울증 정. , , ( , /

동 장애 약물 남용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 을 분석한 결과 남성의 기대 수명은 년 년 , , ) 8.0 ~14.6

짧았으며 여성의 기대 수명은 장애에 따라 년과 년 더 낮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9.8 17.5

(Dieckmann, F., Schaper, S., Thimm, A., Dieckmann, P., Dluhosch, S., Lucas. A., 2015).

이러한 장애인의 고령화와 조기사망 경향 안에서 고령 장애인들은 열악한 삶을 살아갈 많은 

위기요인을 경험한다 먼저 노인에 대한 사회의 이중적 이미지의 증가이다 즉 유능하고 활동적이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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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인 노인의 긍정적인 이미지에 해당하는 젊은 노인 그룹과 삶에서 지원 서비스에 대한 ‘ ’ , 

높은 수준의 의존도를 특징으로 하는 늙은 노인 그룹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평생 장애를 가진 ‘ ’ . 

노인은 사회에서 예를 들면 치매 환자와 마찬가지로 노년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투영된 , 

그룹에 속하게 된다(Graumann & Offergeld 2013; Dieckmann, F., Schaper, S., Thimm, 

에서 재인용 또한 장애인들은 평생 동안 A., Dieckmann, P., Dluhosch, S., Lucas. A., 2015 ). 

유능한 세대에 속하지 않았고 노년기에 그들은 성공한 노인 과 비교하여 다시 한 번 주로 자신의 ' ' , ' '

결핍으로 인식되어 이중으로 평가절하를 받게 된다 두 번째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 

수 있는 위기요인으로는 사회적 차별 이다 여기에는 노년기에 신체적 폭력과 성폭력의 경험이 ‘ ’ . 

특히 장기간의 돌봄 상황에서 다시 활성화될 수 있으며 이때 초기 폭력 경험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 

보호자가 특정 취약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심각한 심리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고령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는 사회적 장애물과 적절한 지원 제공의 부족으로 인해 

고령 장애인은 사회참여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령장애인의 높은 삶의 질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주요한 과제들이 충족되어

야 한다(Dieckmann, F., Schaper, S., Thimm, A., Dieckmann, P., Dluhosch, S., Lucas. 

A., 2015).

장애인들의 성공적인 노후 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1) ' '

평생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 노화의 과정적 특성으로 인해 평생에 걸친 노화 과정의 요구에 , 

대처할 수 있도록 조기에 예방전략이 필요하다 그동안 장애인 기관에서 지원하는 개별 프로그램. , 

일반 성인 교육에서 대상 그룹별 프로그램 통합 지원과 일반 성인 교육 사이의 협력 모델 및 , 

통합 모델이 확립되었지만 고령 장애인 그룹은 지금까지 거의 고려되지 않았고 오히려 장애인 , , 

지원 기관에서 제공하는 분리된 프로그램 영역에서만 고려되었다 또한 지적장애를 가진 고령 . 

장애인의 경우 그들의 삶의 역사가 교육적 장벽과 이질적 경험이 누적되어 일반 성인 교육 서비스에 ,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는 정체성과 .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는 과정에 대한 방향의 제시와 장애인의 욕구에 따른 지원에 두어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핵심 학습 영역은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이다 예를 들면 사회 . 

문화적 환경과 사회적 이웃에서 전문 돌봄인 및 사회 네트워크의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대화 전략 쉬운 언어 사용 비언어적 및 다양한 매체 의사소통 능력을 통해 의사소통 과정을 , ,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생애 전환기에 자아개념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예. ( : 

정서적 교육 이 포함되어 지적장애인이 인생의 전환기 직장 퇴직 친척과의 사별 이주 가능성 를 ) ( - , , )

준비하고 대처하고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성인 장애인 교육의 또 다른 중요한 분야는 , , . 



Ⅴ. 독일의 발달장애 근로자 조기노화

- 256 -

A., Dieckmann, P., Dluhosch, S., Lucas. A., 2015).도 장애인의 고령화와 조기노화에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조기노화와 고령화에 관련된 .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령장애인을 정의할 때 선천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하여 지속된 35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를 평생 지속되는 장애 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 정의는 ‘ ’ . 

비장애 노인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장애인의 기능 저하와 유사해지는 현상과 구별된다. 

평생 장애가 있는 사람과 노년층에 관한 정확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의 경우 년 NRW 2011

월 일을 기준으로 총 명 남성 여성 의 중증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12 31 1,689,289 ( 51.1%, 48.9%) . 

이러한 수치는 전체 인구의 약 에 해당되며 장애인의 수는 연령에 따라 증가하고 NRW 9.5% , 

잇다 예를 들면 전체 인구 대비 세 이상은 세 이상은 세 이상은 . NRW 55 21.9%, 60 24.1%, 65

가 중증장애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중증장애인의 이상이 세 이상이며 그 중 25.6% . 3/4 55 , 

절반 이상 이 세 이상이다 이때 에는 추정치로 총 명의 평생 장애인이 (55.0%) 65 . NRW 294,961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명이 세 이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의 세 이상 전체 , 69,613 60 . NRW 60

인구 중 약 가 평생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세 이상 중 장애 노인의 약 가 평생 장애를 1.5% , 60 6.2%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힌다(Dieckmann, F., Schaper, S., Thimm, A., Dieckmann, P., 

이러한 수치는 비단 주에 한정된 결과이기는 하지만 Dluhosch, S., Lucas. A., 2015). NRW 

독일 내 평생 장애를 가진 장애인과 고령 장애인 비율을 산정할 때 유사하게 유추할 수 있다. 

고령장애인의 삶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점은 짧은 평균 기대 수명 에 있다‘ ’ . Deutsches Zentrum 

에서는 다운증후군을 가진 장애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f r Altersfragen (Hrsg.)(2003, 2010)ü

약 세로 전체 인구의 평균 기대 수명 년 기준 남성 세 여성 세 과의 분명한 55 (2009 77.3 , 82.5 )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세 이후에는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운증후군. 55 , 

을 가진 사람들의 약 는 생의 마지막 몇 달 동안 알츠하이머병과 유사한 기능적 뇌 장애를 40%

보이며 일상생활 수행 능력 및 수단적 일상생활활동능력 즉 단순하고 복잡한 일상 , (ADL) (IADL), 

생활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결함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평균 기대 수명과 . 

관련되어 다른 장애 유형으로서 정신장애인의 기대 수명과 일반 인구의 기대 수명 사이의 격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에 등록된 정신병원의 환자들 조현병 우울증 정. , , ( , /

동 장애 약물 남용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 을 분석한 결과 남성의 기대 수명은 년 년 , , ) 8.0 ~14.6

짧았으며 여성의 기대 수명은 장애에 따라 년과 년 더 낮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9.8 17.5

(Dieckmann, F., Schaper, S., Thimm, A., Dieckmann, P., Dluhosch, S., Lucas. A., 2015).

이러한 장애인의 고령화와 조기사망 경향 안에서 고령 장애인들은 열악한 삶을 살아갈 많은 

위기요인을 경험한다 먼저 노인에 대한 사회의 이중적 이미지의 증가이다 즉 유능하고 활동적이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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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인 노인의 긍정적인 이미지에 해당하는 젊은 노인 그룹과 삶에서 지원 서비스에 대한 ‘ ’ , 

높은 수준의 의존도를 특징으로 하는 늙은 노인 그룹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평생 장애를 가진 ‘ ’ . 

노인은 사회에서 예를 들면 치매 환자와 마찬가지로 노년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투영된 , 

그룹에 속하게 된다(Graumann & Offergeld 2013; Dieckmann, F., Schaper, S., Thimm, 

에서 재인용 또한 장애인들은 평생 동안 A., Dieckmann, P., Dluhosch, S., Lucas. A., 2015 ). 

유능한 세대에 속하지 않았고 노년기에 그들은 성공한 노인 과 비교하여 다시 한 번 주로 자신의 ' ' , ' '

결핍으로 인식되어 이중으로 평가절하를 받게 된다 두 번째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 

수 있는 위기요인으로는 사회적 차별 이다 여기에는 노년기에 신체적 폭력과 성폭력의 경험이 ‘ ’ . 

특히 장기간의 돌봄 상황에서 다시 활성화될 수 있으며 이때 초기 폭력 경험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 

보호자가 특정 취약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심각한 심리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고령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는 사회적 장애물과 적절한 지원 제공의 부족으로 인해 

고령 장애인은 사회참여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령장애인의 높은 삶의 질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주요한 과제들이 충족되어

야 한다(Dieckmann, F., Schaper, S., Thimm, A., Dieckmann, P., Dluhosch, S., Lucas. 

A., 2015).

장애인들의 성공적인 노후 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1) ' '

평생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 노화의 과정적 특성으로 인해 평생에 걸친 노화 과정의 요구에 , 

대처할 수 있도록 조기에 예방전략이 필요하다 그동안 장애인 기관에서 지원하는 개별 프로그램. , 

일반 성인 교육에서 대상 그룹별 프로그램 통합 지원과 일반 성인 교육 사이의 협력 모델 및 , 

통합 모델이 확립되었지만 고령 장애인 그룹은 지금까지 거의 고려되지 않았고 오히려 장애인 , , 

지원 기관에서 제공하는 분리된 프로그램 영역에서만 고려되었다 또한 지적장애를 가진 고령 . 

장애인의 경우 그들의 삶의 역사가 교육적 장벽과 이질적 경험이 누적되어 일반 성인 교육 서비스에 ,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는 정체성과 .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는 과정에 대한 방향의 제시와 장애인의 욕구에 따른 지원에 두어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핵심 학습 영역은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이다 예를 들면 사회 . 

문화적 환경과 사회적 이웃에서 전문 돌봄인 및 사회 네트워크의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대화 전략 쉬운 언어 사용 비언어적 및 다양한 매체 의사소통 능력을 통해 의사소통 과정을 , ,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생애 전환기에 자아개념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예. ( : 

정서적 교육 이 포함되어 지적장애인이 인생의 전환기 직장 퇴직 친척과의 사별 이주 가능성 를 ) ( - , , )

준비하고 대처하고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성인 장애인 교육의 또 다른 중요한 분야는 , , . 



발달장애인 근로자 조기노화 백서 Ⅴ. 독일의 발달장애 근로자 조기노화

- 258 -

삶의 한계를 다루는 것으로 삶의 유한성 자신과 가까운 돌봄인 친구 친척의 죽음을 받아들일 , , ,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년기에 자신의 소망과 선호도에 대해 논의할 수 .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임종기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평생 장애를 가진 노년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생애주기별 요구 사항에 따라 .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프로그램이 모두 필요하다 직장생활에서 은퇴로의 전환과 같은 노년기의 . 

특정 단계와 전환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장기 . 

장애인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거나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 

교육 프로그램은 쉬운 언어나 보조 의사소통에 의존하는 복합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적 관계의 확장2) 

사회적 네트워크는 지적 또는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신체적 심리적 웰빙에도 기여할 수 , 

있다 외(Dieckmann & Metzler 2013, Sibitz . 2011; Dieckmann, F., Schaper, S., Thimm, 

에서 재인용A., Dieckmann, P., Dluhosch, S., Lucas. A., 2015 또한 사회적 관계는 스트레스가 ). 

많은 상황 예 은퇴를 앞둔 시기 부모의 사망 건강 제약의 발생 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 , , ) . 

사회적 관계의 영향은 사회적 관계의 양보다는 개별 사회적 관계의 질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 

가족 없이 살아가는 장애인이 사적 및 직업적 관계를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 노년기에 사회적으로 , 

더욱 고립되고 필요한 사회적 지원의 부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연구에 따르면 지적장애가 있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은 비장애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과 근본적으

로 다르다고 밝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지적장애가 있는 젊은 성인에 비해 여전히 규모가 작고. ( ) ,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이지 않은 관계도 많으며(Haveman & St ppler 2010; ö Dieckmann, F., 

에서 재인용Schaper, S., Thimm, A., Dieckmann, P., Dluhosch, S., Lucas. A., 2015 ), 

비장애인과의 긴밀한 관계는 훨씬 드문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원인에는 이동성 및 의사소통 제한 . 

외에도 박탈감이나 트라우마 경험 요양원에 있는 경우 공간적 조건 기관의 규칙 및 직원의 태도 , , 

등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노년기 지적 장애인이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함께 활동을 공유하기 . 

위해 지원하는 것이 노량기의 매우 중요한 노령기의 과제에 속한다.

직업 영역에서의 직장 생활과 은퇴로의 전환3) 

직장은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는 중심적인 장소이다 장애를 일생동안 가지는 장애인들은 사회적 . 

네트워크가 작고 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직장이나 생활 환경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친구 서클이 , 

구성되기 때문에 일의 사회적 기능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모든 직장에서 장애 유무에 . 

상관없이 고령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복합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하여 가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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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오랫동안 직장생활에 참여하고 유지하기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 

일이란 단순히 수익성 있는 고용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자기표현 자기주장 자아실현의 중요한 ‘ , , 

형태 이며 협력과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정체성 발달과 정체성 보존이라는 ’

포괄적인 참여의 의미를 포함한다 따라서 노령기 단계에서 은퇴를 준비하고 은퇴 후 삶의 단계로 .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는 중요하다 전환 기간 동안 은퇴로의 전환에 대한 개별적 . 

지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표 장애인의 노년기의 직업생활에서의 고려점< 61> 

주요 요소 구체적 사항

근로자리의 조정

기존 작업 그룹 내에서 가능한 경우 더 간단한 활동으로 전환하고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활동을 피함으로써 요구 사항을 조정함

직장 적응을 위한 기술 지원 사용

근무 시간 조정 및 휴식 시간 연장

조용한 객실과 같은 리트리트 옵션

특별 치료 및 상담 옵션

전환 계획 수립

몇 시간 또는 몇 일의 휴무 시간제 근무 등을 이용하여 근무 시간의  점진적인 ( ) 

감소를 통한 유연하고 점진적인 은퇴 전환 지원

건강과 개인적 미래 계획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상담 및 코칭 서비스 노령기의 , (

기회와 도전에 대한 지식 전달 및 개인의 관점을 논의)

직업활동 이후의 서비스
일일 주간활동의 조직과 서비스 제공

사회적 관계 네트워크의 재구성 지원

장애인의 은퇴를 준비하는 전환기적 과제는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인사담당 직원들과 고령 근로자

들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을 위한 특별한 후속 교육 및 연수의 필요성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가족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전환을 관리할 수 있는 가족 자원을 탐색하고, 

비공식 사회관계망의 핵심 인력들을 포함한 미래지향적인 미래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직장생활에서 은퇴로의 전환 시기에 장애인 가족을 위한 상담 서비스는 고령 장애인을 

위한 가족 지원 서비스 교육 및 여가 활동에 대한 접근을 열어주는 중요한 구성 요소에 속한다, . 

여가활동 영역에서의 노년기의 여가 시간의 관리4) 

노년기에 일상생활 속에서 선택의 자유와 자발적인 참여는 더욱 중요하다 노년기의 사람들은 . 

보통 혼자서 또는 친척 친구 이웃 동호회나 기타 활동의 지인 등 비공식적 사회관계망에 속한 , , , 

사람들과 함께 활동을 조직하고 보낸다 고령장애인의 여가 활동은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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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한계를 다루는 것으로 삶의 유한성 자신과 가까운 돌봄인 친구 친척의 죽음을 받아들일 , , ,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년기에 자신의 소망과 선호도에 대해 논의할 수 .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임종기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평생 장애를 가진 노년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생애주기별 요구 사항에 따라 .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프로그램이 모두 필요하다 직장생활에서 은퇴로의 전환과 같은 노년기의 . 

특정 단계와 전환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장기 . 

장애인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거나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 

교육 프로그램은 쉬운 언어나 보조 의사소통에 의존하는 복합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적 관계의 확장2) 

사회적 네트워크는 지적 또는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신체적 심리적 웰빙에도 기여할 수 , 

있다 외(Dieckmann & Metzler 2013, Sibitz . 2011; Dieckmann, F., Schaper, S., Thimm, 

에서 재인용A., Dieckmann, P., Dluhosch, S., Lucas. A., 2015 또한 사회적 관계는 스트레스가 ). 

많은 상황 예 은퇴를 앞둔 시기 부모의 사망 건강 제약의 발생 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 , , ) . 

사회적 관계의 영향은 사회적 관계의 양보다는 개별 사회적 관계의 질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 

가족 없이 살아가는 장애인이 사적 및 직업적 관계를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 노년기에 사회적으로 , 

더욱 고립되고 필요한 사회적 지원의 부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연구에 따르면 지적장애가 있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은 비장애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과 근본적으

로 다르다고 밝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지적장애가 있는 젊은 성인에 비해 여전히 규모가 작고. ( ) ,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이지 않은 관계도 많으며(Haveman & St ppler 2010; ö Dieckmann, F., 

에서 재인용Schaper, S., Thimm, A., Dieckmann, P., Dluhosch, S., Lucas. A., 2015 ), 

비장애인과의 긴밀한 관계는 훨씬 드문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원인에는 이동성 및 의사소통 제한 . 

외에도 박탈감이나 트라우마 경험 요양원에 있는 경우 공간적 조건 기관의 규칙 및 직원의 태도 , , 

등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노년기 지적 장애인이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함께 활동을 공유하기 . 

위해 지원하는 것이 노량기의 매우 중요한 노령기의 과제에 속한다.

직업 영역에서의 직장 생활과 은퇴로의 전환3) 

직장은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는 중심적인 장소이다 장애를 일생동안 가지는 장애인들은 사회적 . 

네트워크가 작고 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직장이나 생활 환경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친구 서클이 , 

구성되기 때문에 일의 사회적 기능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모든 직장에서 장애 유무에 . 

상관없이 고령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복합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하여 가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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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오랫동안 직장생활에 참여하고 유지하기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 

일이란 단순히 수익성 있는 고용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자기표현 자기주장 자아실현의 중요한 ‘ , , 

형태 이며 협력과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정체성 발달과 정체성 보존이라는 ’

포괄적인 참여의 의미를 포함한다 따라서 노령기 단계에서 은퇴를 준비하고 은퇴 후 삶의 단계로 .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는 중요하다 전환 기간 동안 은퇴로의 전환에 대한 개별적 . 

지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표 장애인의 노년기의 직업생활에서의 고려점< 61> 

주요 요소 구체적 사항

근로자리의 조정

기존 작업 그룹 내에서 가능한 경우 더 간단한 활동으로 전환하고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활동을 피함으로써 요구 사항을 조정함

직장 적응을 위한 기술 지원 사용

근무 시간 조정 및 휴식 시간 연장

조용한 객실과 같은 리트리트 옵션

특별 치료 및 상담 옵션

전환 계획 수립

몇 시간 또는 몇 일의 휴무 시간제 근무 등을 이용하여 근무 시간의  점진적인 ( ) 

감소를 통한 유연하고 점진적인 은퇴 전환 지원

건강과 개인적 미래 계획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상담 및 코칭 서비스 노령기의 , (

기회와 도전에 대한 지식 전달 및 개인의 관점을 논의)

직업활동 이후의 서비스
일일 주간활동의 조직과 서비스 제공

사회적 관계 네트워크의 재구성 지원

장애인의 은퇴를 준비하는 전환기적 과제는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인사담당 직원들과 고령 근로자

들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을 위한 특별한 후속 교육 및 연수의 필요성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가족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전환을 관리할 수 있는 가족 자원을 탐색하고, 

비공식 사회관계망의 핵심 인력들을 포함한 미래지향적인 미래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직장생활에서 은퇴로의 전환 시기에 장애인 가족을 위한 상담 서비스는 고령 장애인을 

위한 가족 지원 서비스 교육 및 여가 활동에 대한 접근을 열어주는 중요한 구성 요소에 속한다, . 

여가활동 영역에서의 노년기의 여가 시간의 관리4) 

노년기에 일상생활 속에서 선택의 자유와 자발적인 참여는 더욱 중요하다 노년기의 사람들은 . 

보통 혼자서 또는 친척 친구 이웃 동호회나 기타 활동의 지인 등 비공식적 사회관계망에 속한 , , , 

사람들과 함께 활동을 조직하고 보낸다 고령장애인의 여가 활동은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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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고령장애인의 개인적 사회관계망은 매우 협소하다 둘째 고령장애인들은 여가활동을 이용할 , . , 

때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활동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 많은 장애인들은 특히 조직화된 . , 

서비스의 검색 관람 및 예약하는 작업에 압도된다 예 강좌 여행 행사 참석 이러한 측면에서 , ( : , , ). 

고령장애인들의 여가활동에는 전문 보조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원가족과 함께 살고 . 

있는 고령 장애인들은 여가 활동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따라서 노년기의 장애인 여가활동의 주요 목표는 더 큰 자유와 자발성에 의해 특권을 누리는 

개별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고령 장애인에게 낮 동안 의무적으로 . 

그룹 프로그램을 제공 하는 대신 개별 라이프스타일에 더 중점을 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 . 

이를 통해 장애인의 정말 중요한 활동에 지원의 강도를 집중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지원의 강도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지원되는 활동 사회적 구성 개별 지원 그룹 상황 시간 예 주말. , ( , ), ( : , 

저녁 및 기간 제공 장소 집 주간활동센터 지역사회의 다른 장소 측면에서 여가활동 지원은 ) , ( , , ) 

다양화되어야 한다 통합의 관점에서 고령장애인의 여가활동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형태로 구분될 . 

수 있다. 

첫째 노인을 위한 일반 서비스 형태로 지자체의 기존 노인 서비스를 고령 장애인이 이용하는 , ‘ ’ 

것이다 예 모임 센터 협회 교육 기관 교회 공동체 자원봉사 기관 등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 : , , , , ).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공동의 흥미를 위해 근로생활 이후의 단계로 전환 이전에 형성되는 그룹 예를 들면 주에서( NRW

는 지적 장애를 가진 노인들이 일과 은퇴 사이 사람들로 구성된 그룹에 참여하는 것‘ ’ ZWAR )

 은퇴자를 위한 일반 프로그램 젊은 장애인과 고령 장애인 모두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

 건강 관리 또는 재활 프로그램

 노인서비스의 정규 주간 프로그램 예를 들면 주간활동 프로그램( )

둘째 전문 서비스로 보완된 노인 일반 서비스 형태로서 전문 서비스 예 교육 또는 문화 기관 의 , ‘ ’ ( : )

전문성을 활용하여 일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좌 박물관 가이드 투어 ( , 

등 그때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동반자 예 외래 거주 서비스 를 제공하거나 주간 서비스를 ). ( : )

조직하고 전체 프로그램 계획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지원하여 고령 장애인이 참여한다.

셋째 장애인을 위한 연령대별 프로그램 으로 다양한 연령이 혼합된 장애 지원서비스를 들 수 , ‘ ’

있다 예를 들면 레저 그룹 또는 여행 프로그램과 같은 세대 간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에게 풍요로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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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있으며 연령에 따른 고정 관념적인 디자인 접근 방식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 , 

사이에서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다.

넷째 노년기 장애인을 위한 특정 서비스 로 특히 고령장애인을 위한 전문 주간 서비스 예, ‘ ’ ( : 

노인 주간 그룹 를 의미한다 하지만 은퇴한 모든 고령장애인이 프로그램에 참여할지 여부를 선택할 ) .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으며 개별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못할 때도 존재한다, . 

고령장애인의 여가 활동에 있어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가족 관계 노년기 질병 및 상실 경험의 , , 

변화에 대한 인식과 대처 건강한 생활습관 예 요리와 영양 스포츠 신앙과 영성 등의 주제에 , ( : , ), 

대한 성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고령장애인은 . 

자신과 관심사가 같고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외출하고 사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를 찾고 있는 반면에 고령장애인이 스스로 노년기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욕구도 가진다 따라서 . 

고령 장애인의 여가활동은 노인 서비스 장애인 지원 서비스 자원봉사 기관 및 지역 사회의 공간적 , , 

맥락에서 비장애인과의 통합을 지향하면서 스스로 자기결정하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

어야 한다. 

생활 환경으로서의 주거지5) 

생활 환경은 개인의 생활 공간 즉 일상생활에서 물리적으로 구분되고 조직화된 행동 공간으로 , 

이해된다 생활 환경 중 가정 환경은 안전과 보호를 제공하고 친숙하며 안정감을 제공한다 지적 . , , . 

장애를 가진 성인의 상당수는 중년기까지 원가족과 함께 생활한다 부모가 더 이상 일상적인 지원을 .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대부분 입원 시설 생활 시설 또는 거주형 요양 시설로 옮기게 된다 특히 , . 

고령장애인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전히 혼자 살거나 친척과 함께 사는 비율은 낮아진다 하지만 .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생활 환경에 매우 만족하며 노년기에도 그곳에서 살기를 원한다. 

따라서 노년기의 일반적인 지원의 변화는 장애인들을 입원 치료 시설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주거지에서 외래 돌봄 서비스를 도입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주거지에. '

서의 나이 듦 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필요하다' : 

 물리적 환경 공공 인프라 및 기관 일상적인 돌봄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가정 및 생활 환경( , , )

에 대한 리모델링 및 구조적 변경

 직원을 위한 업무 중 교육 및 훈련 과정 노화 과정에 대한 이해도 향상 필요한 기술 개발' ' ( , ).

 인력 배치의 변화 업무 분담 및 전문가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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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고령장애인의 개인적 사회관계망은 매우 협소하다 둘째 고령장애인들은 여가활동을 이용할 , . , 

때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활동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 많은 장애인들은 특히 조직화된 . , 

서비스의 검색 관람 및 예약하는 작업에 압도된다 예 강좌 여행 행사 참석 이러한 측면에서 , ( : , , ). 

고령장애인들의 여가활동에는 전문 보조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원가족과 함께 살고 . 

있는 고령 장애인들은 여가 활동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따라서 노년기의 장애인 여가활동의 주요 목표는 더 큰 자유와 자발성에 의해 특권을 누리는 

개별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고령 장애인에게 낮 동안 의무적으로 . 

그룹 프로그램을 제공 하는 대신 개별 라이프스타일에 더 중점을 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 . 

이를 통해 장애인의 정말 중요한 활동에 지원의 강도를 집중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지원의 강도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지원되는 활동 사회적 구성 개별 지원 그룹 상황 시간 예 주말. , ( , ), ( : , 

저녁 및 기간 제공 장소 집 주간활동센터 지역사회의 다른 장소 측면에서 여가활동 지원은 ) , ( , , ) 

다양화되어야 한다 통합의 관점에서 고령장애인의 여가활동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형태로 구분될 . 

수 있다. 

첫째 노인을 위한 일반 서비스 형태로 지자체의 기존 노인 서비스를 고령 장애인이 이용하는 , ‘ ’ 

것이다 예 모임 센터 협회 교육 기관 교회 공동체 자원봉사 기관 등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 : , , , , ).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공동의 흥미를 위해 근로생활 이후의 단계로 전환 이전에 형성되는 그룹 예를 들면 주에서( NRW

는 지적 장애를 가진 노인들이 일과 은퇴 사이 사람들로 구성된 그룹에 참여하는 것‘ ’ ZWAR )

 은퇴자를 위한 일반 프로그램 젊은 장애인과 고령 장애인 모두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

 건강 관리 또는 재활 프로그램

 노인서비스의 정규 주간 프로그램 예를 들면 주간활동 프로그램( )

둘째 전문 서비스로 보완된 노인 일반 서비스 형태로서 전문 서비스 예 교육 또는 문화 기관 의 , ‘ ’ ( : )

전문성을 활용하여 일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좌 박물관 가이드 투어 ( , 

등 그때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동반자 예 외래 거주 서비스 를 제공하거나 주간 서비스를 ). ( : )

조직하고 전체 프로그램 계획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지원하여 고령 장애인이 참여한다.

셋째 장애인을 위한 연령대별 프로그램 으로 다양한 연령이 혼합된 장애 지원서비스를 들 수 , ‘ ’

있다 예를 들면 레저 그룹 또는 여행 프로그램과 같은 세대 간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에게 풍요로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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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있으며 연령에 따른 고정 관념적인 디자인 접근 방식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 , 

사이에서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다.

넷째 노년기 장애인을 위한 특정 서비스 로 특히 고령장애인을 위한 전문 주간 서비스 예, ‘ ’ ( : 

노인 주간 그룹 를 의미한다 하지만 은퇴한 모든 고령장애인이 프로그램에 참여할지 여부를 선택할 ) .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으며 개별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못할 때도 존재한다, . 

고령장애인의 여가 활동에 있어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가족 관계 노년기 질병 및 상실 경험의 , , 

변화에 대한 인식과 대처 건강한 생활습관 예 요리와 영양 스포츠 신앙과 영성 등의 주제에 , ( : , ), 

대한 성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고령장애인은 . 

자신과 관심사가 같고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외출하고 사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를 찾고 있는 반면에 고령장애인이 스스로 노년기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욕구도 가진다 따라서 . 

고령 장애인의 여가활동은 노인 서비스 장애인 지원 서비스 자원봉사 기관 및 지역 사회의 공간적 , , 

맥락에서 비장애인과의 통합을 지향하면서 스스로 자기결정하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

어야 한다. 

생활 환경으로서의 주거지5) 

생활 환경은 개인의 생활 공간 즉 일상생활에서 물리적으로 구분되고 조직화된 행동 공간으로 , 

이해된다 생활 환경 중 가정 환경은 안전과 보호를 제공하고 친숙하며 안정감을 제공한다 지적 . , , . 

장애를 가진 성인의 상당수는 중년기까지 원가족과 함께 생활한다 부모가 더 이상 일상적인 지원을 .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대부분 입원 시설 생활 시설 또는 거주형 요양 시설로 옮기게 된다 특히 , . 

고령장애인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전히 혼자 살거나 친척과 함께 사는 비율은 낮아진다 하지만 .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생활 환경에 매우 만족하며 노년기에도 그곳에서 살기를 원한다. 

따라서 노년기의 일반적인 지원의 변화는 장애인들을 입원 치료 시설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주거지에서 외래 돌봄 서비스를 도입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주거지에. '

서의 나이 듦 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필요하다' : 

 물리적 환경 공공 인프라 및 기관 일상적인 돌봄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가정 및 생활 환경( , , )

에 대한 리모델링 및 구조적 변경

 직원을 위한 업무 중 교육 및 훈련 과정 노화 과정에 대한 이해도 향상 필요한 기술 개발' ' ( , ).

 인력 배치의 변화 업무 분담 및 전문가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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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비공식 자원의 활용 및 강화 전문가가 다른 지원자를 지원할 수 있음( )

 및 지지자).

 전문적 지원을 위한 다른 서비스의 활용 다른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협력( ).

 지역 노인 돌봄 시설 및 서비스와의 전략적 협력 및 노인 서비스의 참여

 개인예산제를 통한 장애인이 스스로 지원을 선택하고 조합

 노년기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모든 유형의 도움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과 특정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지역 연락 및 상담 센터 

고령기의 건강 영역의 지원6) 

장애인의 장기간의 장애는 기대 수명뿐만 아니라 질병 기능 상실 및 노년기 돌봄의 필요성에도 ,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인하고 있다. .  

 특정 유형의 장애 예를 들면 다운증후군은 노년기의 기능 상실의 가속화와 유전적으로 직접, 9 ) 

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예 번 염색체의 치매( : 21 ).

 장애로 인한 기능 상실은 평생 동안 과부하 및 추가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 탈리도마이드 ( : 

손상 환자의 통증 및 운동 기능 장애).

 장애는 행동의 변화로 이어져 건강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그리고 건강은 사회적 공간적 . , 

조건의 결과로서 이해할 수 있다. 

 장애인은 예방 치료 재활이 포함된 의료 시스템에 접근하기가 더 어렵다 예 개인적 사회적, , ( : , , 

제도적 법적 재정적 측면, , )

 사회경제적 조건은 건강 상태에 영향을 끼친다 지적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네트워크가 . 

잘 발달되어 있지 않으며 경제적 지위와 노동력 참여도가 낮다, 

 조기 장애는 사람들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질병에 대처하는 방식을 변화시킨다 예를 , , . 

들어 뇌졸중으로 인해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재활을 방해받을 , 

수 있다. 

 주거 유형은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잠재적 건강 위험과도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주거 그. 

룹 또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위장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과 같은 일부 전염병에 걸

릴 위험이 높다. 

따라서 고령 장애인의 건강 관리와 예방을 위해서는 균형잡힌 섭취와 신체적 활동 지적 활동, , 

사회 통합과 같은 생활 습관을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예방 건강검진 예방 접종 약 처방 및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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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도 예방적 건강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건강 관리를 교육적 과제로 본다면 장애인 . , 

측면에서는 고령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장애 친화적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예 쉬운 언어와 ( : 

일반 언어로 된 당뇨병 교육 지원 인력 측면에서도 고령 장애인의 건강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고령 장애인의 건강 관리 및 예방은 단순히 주거 서비스 중심에서 벗어나 . 

건강 증진 목표를 향해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지향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 사례 조사 . 

발달장애인 본인과 가족을 위한 지원1) 

중증장애인과 고령장애인 및 그 가족을 위한 지원으로 우선 주거지원 을 들 수 있다 주거지원에는 ‘ ’ . 

주거상담 주택개조 주거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주거상담은 다양한 주거형태 지원 주택 외래 , , . ( , 

주택 또는 생활 주택 등 주거지원 서비스 신청 주택 또는 주거 개조와 비용 주거지원 서비스 ), , , 

등에 관한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은 독일 전역에 있는 여개의 고령자 상담소와 장애인 급여 . 450

및 서비스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상담소에서 제공된다 하지만 때로는 고령 EUTB . 

장애인의 거주지에서 약속하에 직접 이루어진다 주택개조는 장벽이 없는 주거생활을 위해 화장실 . 

확장 계단이나 턱의 제거 계단에 보조 손잡이 설치 샤워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안전장치나 , , , , 

가정 내 비상 호출 시스템과 같은 기술적 보조장치 설치 등이 포함된다 주택 개조 비용은 매우 .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충족된다 예를 들면 돌봄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돌봄급여를 통해 받을 . 

수 있다 자가주택을 개조할 수 없는 경우 장애인용 임대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하지만 고령장애인이 살 수 있는 장애물이 없는 아파트를 찾는 것은 쉽지 않기에 지역의 주택 

상담 센터 주택 사무소 또는 노인복지관에서 고령장애인에 적합한 아파트나 주택 목록을 소개받을 , 

수 있다(Der Familienratgeber, 2022. 9. 30). 

중증장애인과 고령장애인 및 그 가족을 위한 두 번째 지원으로는 지원주거와 주거보조인 를 ‘ ’

들 수 있다 지원주거와 주거보조인은 중증 장애인과 고령 장애인이 자신이 원하는 주거 형태에서 .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일상 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외래 주거 지원 이‘ ’

라고 부른다 외래 주거 지원은 장애인이 가능한 한 많은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수행하는 것을 . 

목표로 다양한 주거 형태로 제공된다(Der Familienratgeber, 2022. 8. 29.): 

 자가 주거 자가 주거에서 단독 생활동반자 또는 가족과 함께 자택에서 생활하면서 외래 돌봄: , 

을 제공받는다.

 주거 공동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동 주택 공동 아파트 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필요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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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비공식 자원의 활용 및 강화 전문가가 다른 지원자를 지원할 수 있음( )

 및 지지자).

 전문적 지원을 위한 다른 서비스의 활용 다른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협력( ).

 지역 노인 돌봄 시설 및 서비스와의 전략적 협력 및 노인 서비스의 참여

 개인예산제를 통한 장애인이 스스로 지원을 선택하고 조합

 노년기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모든 유형의 도움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과 특정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지역 연락 및 상담 센터 

고령기의 건강 영역의 지원6) 

장애인의 장기간의 장애는 기대 수명뿐만 아니라 질병 기능 상실 및 노년기 돌봄의 필요성에도 ,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인하고 있다. .  

 특정 유형의 장애 예를 들면 다운증후군은 노년기의 기능 상실의 가속화와 유전적으로 직접, 9 ) 

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예 번 염색체의 치매( : 21 ).

 장애로 인한 기능 상실은 평생 동안 과부하 및 추가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 탈리도마이드 ( : 

손상 환자의 통증 및 운동 기능 장애).

 장애는 행동의 변화로 이어져 건강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그리고 건강은 사회적 공간적 . , 

조건의 결과로서 이해할 수 있다. 

 장애인은 예방 치료 재활이 포함된 의료 시스템에 접근하기가 더 어렵다 예 개인적 사회적, , ( : , , 

제도적 법적 재정적 측면, , )

 사회경제적 조건은 건강 상태에 영향을 끼친다 지적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네트워크가 . 

잘 발달되어 있지 않으며 경제적 지위와 노동력 참여도가 낮다, 

 조기 장애는 사람들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질병에 대처하는 방식을 변화시킨다 예를 , , . 

들어 뇌졸중으로 인해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재활을 방해받을 , 

수 있다. 

 주거 유형은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잠재적 건강 위험과도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주거 그. 

룹 또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위장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과 같은 일부 전염병에 걸

릴 위험이 높다. 

따라서 고령 장애인의 건강 관리와 예방을 위해서는 균형잡힌 섭취와 신체적 활동 지적 활동, , 

사회 통합과 같은 생활 습관을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예방 건강검진 예방 접종 약 처방 및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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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도 예방적 건강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건강 관리를 교육적 과제로 본다면 장애인 . , 

측면에서는 고령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장애 친화적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예 쉬운 언어와 ( : 

일반 언어로 된 당뇨병 교육 지원 인력 측면에서도 고령 장애인의 건강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고령 장애인의 건강 관리 및 예방은 단순히 주거 서비스 중심에서 벗어나 . 

건강 증진 목표를 향해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지향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 사례 조사 . 

발달장애인 본인과 가족을 위한 지원1) 

중증장애인과 고령장애인 및 그 가족을 위한 지원으로 우선 주거지원 을 들 수 있다 주거지원에는 ‘ ’ . 

주거상담 주택개조 주거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주거상담은 다양한 주거형태 지원 주택 외래 , , . ( , 

주택 또는 생활 주택 등 주거지원 서비스 신청 주택 또는 주거 개조와 비용 주거지원 서비스 ), , , 

등에 관한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은 독일 전역에 있는 여개의 고령자 상담소와 장애인 급여 . 450

및 서비스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상담소에서 제공된다 하지만 때로는 고령 EUTB . 

장애인의 거주지에서 약속하에 직접 이루어진다 주택개조는 장벽이 없는 주거생활을 위해 화장실 . 

확장 계단이나 턱의 제거 계단에 보조 손잡이 설치 샤워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안전장치나 , , , , 

가정 내 비상 호출 시스템과 같은 기술적 보조장치 설치 등이 포함된다 주택 개조 비용은 매우 .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충족된다 예를 들면 돌봄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돌봄급여를 통해 받을 . 

수 있다 자가주택을 개조할 수 없는 경우 장애인용 임대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하지만 고령장애인이 살 수 있는 장애물이 없는 아파트를 찾는 것은 쉽지 않기에 지역의 주택 

상담 센터 주택 사무소 또는 노인복지관에서 고령장애인에 적합한 아파트나 주택 목록을 소개받을 , 

수 있다(Der Familienratgeber, 2022. 9. 30). 

중증장애인과 고령장애인 및 그 가족을 위한 두 번째 지원으로는 지원주거와 주거보조인 를 ‘ ’

들 수 있다 지원주거와 주거보조인은 중증 장애인과 고령 장애인이 자신이 원하는 주거 형태에서 .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일상 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외래 주거 지원 이‘ ’

라고 부른다 외래 주거 지원은 장애인이 가능한 한 많은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수행하는 것을 . 

목표로 다양한 주거 형태로 제공된다(Der Familienratgeber, 2022. 8. 29.): 

 자가 주거 자가 주거에서 단독 생활동반자 또는 가족과 함께 자택에서 생활하면서 외래 돌봄: , 

을 제공받는다.

 주거 공동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동 주택 공동 아파트 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필요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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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돌봄서비스인력이나 보조인이 

공동 주택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

한다.

 개별 주거 공간과 공동 주택의 혼합

형 공동 주택 내에 개별적인 욕실과 : 

주방이 있는 개인 공간이 구비된 형태

가 존재한다 그래서 분리되고 독립적. 

인 생활을 하면서 공용 공간에서 스포

츠를 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수공예를 

하거나 외국어 강좌를 함께 받을 있

다. 

 주택 공급업체가 운영하는 주거 주택 공급업체가 운영하는 주거 공간에서 돌봄을 받는 형태로 : 

예를 들어 카리타스나 디아코니 독일의 대표적인 장애인 종교복지 단체 가 제공하는 주택에서 ( )

생활하는 형태이다 이 주거형태의 장점은 일반적으로 넓은 욕실 넓은 문 리프트가 설치되어 . , , 

장애물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하루 시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24 . 

장애인을 위한 주거용 주택 제공업체는 종종 외래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지적장애인이나 자페범주성 장애인과 같은 중증의 장애인들과 고령장애인들은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에서 외래 돌봄 서비스 및 기타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여기에는 예를 들면 . 

식사 지원 바퀴 달린 도시락 배달 가정 내 관리 예 개인위생 샤워 착탈의 화장실 이용 가사 ( ), ( : , , , ),  

지원 예 청소 요리 또는 쇼핑 여가 활동 예 여행 극장 영화관 박물관 스포츠 여행 지원( : , ), ( : , , , , , ), 

성인 교육 예 성인 교육 센터 과정 동행 방 및 주거 관리 등의 서비스가 포함된다 특히 주거보조인( : ), . 

은 일상 생활에서 도움과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요리 청소 빨래하기 정원 (Wohnassistenz) , , , 

가꾸기 쇼핑 관청과의 연락 여가 활동 등을 지원한다, , , (Der Familienratgeber, 2022. 9. 30.). 

주거 보조인을 위한 비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돌봄보험기관 의료보험기관 연금보험기관 , , 

등 다양한 기관이 부담한다 주거 보조인을 이용하는 방식으로는 현물급여 방식과 개인에산제 . 

방식이 존재한다 현물 급여 방식은 예를 들면 돌봄 서비스의 지원 형태로 받을 수 있으며 이때 . , 

지원 비용과 절차는 의료보험기관이 담당한다 개인예산제 방식은 비용 담당 기관이 장애인에게 . 

직접 현금을 제공하고 장애인은 활동보조인 또는 주거보조인을 직접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 

방식이다 그래서 두 가지 이용 방식 중 장애인은 자신의 상황과 욕구에 따라서 직접 선택하여 . 

이용할 수 있다(Der Familienratgeber, 2022. 11. 17.).  

- 265 -

표 성인 지적장애인을 위한 외래 돌봄 주거 사례< 62> (Aktion Mensch, 2023).

외래돌봄주거는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며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레벤스힐페 노이비드 안더나흐 . -

의 주거 프로젝트는 지적 장애인과 심리적 장애인들이 최대한 독립적으로 (Lebenshilfe Neuwied-Andernach)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이비드에서 이전에 목사관으로 사용했던 사택 중 한 사택을 레벤스힐페 노이비드 안더나흐는 외래돌봄주거로 -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 새로 지어진 다섯 채의 주택은 밝고 친근하며 장애물이 없고 시내 중심가와 가깝다 상점. . , 

병원 지역 대중교통 레저 시설이 모두 가까운 거리에 있어 주변 환경도 완벽하다, , .  

지원돌봄주거에 입주한 장애인들은 함께 요리하고 집안일을 하며 동네에서 함께 일을 한다 입주한 장애인들은 . 

대부분 독립적으로 일상을 꾸려가며 커뮤니티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가진다. , . 

동시에 각 장애인들은 그들의 주거지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는다 그들이 제공받는 지원은 병원 진료 및 관공서 . 

방문 동행 쇼핑 및 집안일 지원 일상적인 문제에 대한 조언과 지원 등 개인마다 필요로 하는 것에 따라서 매우 , , 

다양하다 이때 장애인 입주자가 자기 결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먼저 전문가와 함께 참여 . 

계획을 수립한다 여기에는 장애인 개개인이 원하는 . 

생활 방식과 필요한 지원 서비스가 명시되어 있다. 

장애인이 집에서 받는 외래 돌봄 지원 외에도 

개인적인  보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때 주거 . 

보조인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개별적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개인 위생이나 이동 지원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주거 보조인이 수행해야 할 업무와 . 

외래돌봄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는 참여 계획 중에 

장애인과 상의하여 결정된다. 

외래돌봄주거의 비용은 일반적으로 법적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 기관에서 부담한다 입주한 장애인은 소득 및 자산에 따라 책임 비용 부담자에게 자가 부담금을 일부 . 

납부해야 한다 부수적인 비용을 포함한 생활비 및 주거 비용은 작업장 수당 및 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같은 . /

본인의 소득으로 충당해야 한다 개인 보조인은 사회보장 비용 담당 기관과는 별도로 당사자 본인의 자금으로 . 

충당할 수도 있다.

발달장애인 고용을 위한 교육적인 지원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원2) 

는 년에 설립되어 함부르크에 본사와 독일 전역에 개 이상의 지사를 SALO+PARTNER 1991 70

가지고 있다 는 건강상의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 직업생활과 사회생활에 다시 . SALO+PARTNER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여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사람들을 독립적이고 

자기 결정적으로 필요한 모든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정신적 신경학적 신체적 또는 자폐성 . , , 

장애와 같은 특수한 그룹의 사람들을 위한 개별적인 직업적 조치를 구체화한다 이러한 목적을 . 

달성하기 위해 직업적 통합에 관련된 다음과 같은 전문가들이 팀의 형태로 운영 프로세스에 참여하여 

지원한다: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심리학자

 사회 교육학자 재활 교육학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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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돌봄서비스인력이나 보조인이 

공동 주택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

한다.

 개별 주거 공간과 공동 주택의 혼합

형 공동 주택 내에 개별적인 욕실과 : 

주방이 있는 개인 공간이 구비된 형태

가 존재한다 그래서 분리되고 독립적. 

인 생활을 하면서 공용 공간에서 스포

츠를 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수공예를 

하거나 외국어 강좌를 함께 받을 있

다. 

 주택 공급업체가 운영하는 주거 주택 공급업체가 운영하는 주거 공간에서 돌봄을 받는 형태로 : 

예를 들어 카리타스나 디아코니 독일의 대표적인 장애인 종교복지 단체 가 제공하는 주택에서 ( )

생활하는 형태이다 이 주거형태의 장점은 일반적으로 넓은 욕실 넓은 문 리프트가 설치되어 . , , 

장애물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하루 시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24 . 

장애인을 위한 주거용 주택 제공업체는 종종 외래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지적장애인이나 자페범주성 장애인과 같은 중증의 장애인들과 고령장애인들은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에서 외래 돌봄 서비스 및 기타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여기에는 예를 들면 . 

식사 지원 바퀴 달린 도시락 배달 가정 내 관리 예 개인위생 샤워 착탈의 화장실 이용 가사 ( ), ( : , , , ),  

지원 예 청소 요리 또는 쇼핑 여가 활동 예 여행 극장 영화관 박물관 스포츠 여행 지원( : , ), ( : , , , , , ), 

성인 교육 예 성인 교육 센터 과정 동행 방 및 주거 관리 등의 서비스가 포함된다 특히 주거보조인( : ), . 

은 일상 생활에서 도움과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요리 청소 빨래하기 정원 (Wohnassistenz) , , , 

가꾸기 쇼핑 관청과의 연락 여가 활동 등을 지원한다, , , (Der Familienratgeber, 2022. 9. 30.). 

주거 보조인을 위한 비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돌봄보험기관 의료보험기관 연금보험기관 , , 

등 다양한 기관이 부담한다 주거 보조인을 이용하는 방식으로는 현물급여 방식과 개인에산제 . 

방식이 존재한다 현물 급여 방식은 예를 들면 돌봄 서비스의 지원 형태로 받을 수 있으며 이때 . , 

지원 비용과 절차는 의료보험기관이 담당한다 개인예산제 방식은 비용 담당 기관이 장애인에게 . 

직접 현금을 제공하고 장애인은 활동보조인 또는 주거보조인을 직접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 

방식이다 그래서 두 가지 이용 방식 중 장애인은 자신의 상황과 욕구에 따라서 직접 선택하여 . 

이용할 수 있다(Der Familienratgeber,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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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성인 지적장애인을 위한 외래 돌봄 주거 사례< 62> (Aktion Mensch, 2023).

외래돌봄주거는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며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레벤스힐페 노이비드 안더나흐 . -

의 주거 프로젝트는 지적 장애인과 심리적 장애인들이 최대한 독립적으로 (Lebenshilfe Neuwied-Andernach)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이비드에서 이전에 목사관으로 사용했던 사택 중 한 사택을 레벤스힐페 노이비드 안더나흐는 외래돌봄주거로 -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 새로 지어진 다섯 채의 주택은 밝고 친근하며 장애물이 없고 시내 중심가와 가깝다 상점. . , 

병원 지역 대중교통 레저 시설이 모두 가까운 거리에 있어 주변 환경도 완벽하다, , .  

지원돌봄주거에 입주한 장애인들은 함께 요리하고 집안일을 하며 동네에서 함께 일을 한다 입주한 장애인들은 . 

대부분 독립적으로 일상을 꾸려가며 커뮤니티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가진다. , . 

동시에 각 장애인들은 그들의 주거지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는다 그들이 제공받는 지원은 병원 진료 및 관공서 . 

방문 동행 쇼핑 및 집안일 지원 일상적인 문제에 대한 조언과 지원 등 개인마다 필요로 하는 것에 따라서 매우 , , 

다양하다 이때 장애인 입주자가 자기 결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먼저 전문가와 함께 참여 . 

계획을 수립한다 여기에는 장애인 개개인이 원하는 . 

생활 방식과 필요한 지원 서비스가 명시되어 있다. 

장애인이 집에서 받는 외래 돌봄 지원 외에도 

개인적인  보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때 주거 . 

보조인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개별적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개인 위생이나 이동 지원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주거 보조인이 수행해야 할 업무와 . 

외래돌봄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는 참여 계획 중에 

장애인과 상의하여 결정된다. 

외래돌봄주거의 비용은 일반적으로 법적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 기관에서 부담한다 입주한 장애인은 소득 및 자산에 따라 책임 비용 부담자에게 자가 부담금을 일부 . 

납부해야 한다 부수적인 비용을 포함한 생활비 및 주거 비용은 작업장 수당 및 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같은 . /

본인의 소득으로 충당해야 한다 개인 보조인은 사회보장 비용 담당 기관과는 별도로 당사자 본인의 자금으로 . 

충당할 수도 있다.

발달장애인 고용을 위한 교육적인 지원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원2) 

는 년에 설립되어 함부르크에 본사와 독일 전역에 개 이상의 지사를 SALO+PARTNER 1991 70

가지고 있다 는 건강상의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 직업생활과 사회생활에 다시 . SALO+PARTNER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여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사람들을 독립적이고 

자기 결정적으로 필요한 모든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정신적 신경학적 신체적 또는 자폐성 . , , 

장애와 같은 특수한 그룹의 사람들을 위한 개별적인 직업적 조치를 구체화한다 이러한 목적을 . 

달성하기 위해 직업적 통합에 관련된 다음과 같은 전문가들이 팀의 형태로 운영 프로세스에 참여하여 

지원한다: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심리학자

 사회 교육학자 재활 교육학자 등/



발달장애인 근로자 조기노화 백서 Ⅴ. 독일의 발달장애 근로자 조기노화

- 266 -

 지역 노동 시장에 대한 지식이 있는 직업 코치

 의사

 작업 치료사

 수화 통역사

 다양한 강사 직업 관련 독일어 직업 관련 산술 직업 기술 경영학 노동법 노동 시장 직장 : , , , , , , 

생활 취업 지원서, 

 고유한 경험을 가지고 대상 그룹 중 하나에 특히 익숙한 전문가 예 청각장애를 가진 자매 청( : , 

각장애를 가진 형제 또는 자폐성 장애인의 가족 등)

는 장애인의 직접적 재활과 통합에 관련된 여러 지원인력들이 재활 코치 역할을 SALO+PARTNER

맡아 직업적 재활 프로세스를 협의하고 지원해 나간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직접적인 직업교육이나 .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고용된 사업체에서 상사 및 동료 직원들을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예를 들면 사업체의 상사와 직원들을 직접 접촉하면서 장애인 근로자에 관한 이해와 일상적인 

업무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의 또 다른 중요한 사업으로는 슈베린 에 자폐범주성 장애인의 SALO+PARTNER (Schwerin) ‘

상담 및 지원 센터 이하 센터 의 개소를 들 수 있다 센터에서는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 ‘ ’)’ . 

아동 청소년 성인들과 가족 및 이해 관련자들은 자폐스펙트럼 장애와 가족 어린이집 학교, , , , , , 

직장 진단 및 자금 지원 기관에 대한 신청과 같은 주제에 대한 초기 질문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 

받을 수 있다 센터에는 수년 동안 자폐 아동 청소년 성인을 성공적으로 지원해 온 체계적 상담 . , , 

자격을 갖춘 경험이 풍부한 교육 전문가들이 활동한다 그리고 센터에는 모든 연령대의 자폐스펙트럼 . 

장애인을 위한 개인 및 그룹 지원 외에도 가족과 친척 이해 관계자 및 기관을 대상으로 자폐 , 

특성에 대해 교육하고 정보를 제공한다. 

표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의 인사담당 사무직원 교육 지원 사례< 63> A (Rehadat, 2023. 7. 24.)

명의 직원이 고용된 쾰너 호프브로이 피 요제프 프루 케이지 는 500 (C lner Hofbr u P. Josef Fr h KG)ö ä ü
양조장의 핵심 사업 외에도 케이터링 호텔 및 음료 물류 분야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회사이다, . 

씨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어 주변 환경의 정보를 여과된 방식으로 처리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A

일반적인 사회 규칙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능력이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그는 처음에는 적절한 . , 

대화량을 찾고 대화할 때 다른 사람과 적절한 정도로 눈을 마주치고 적절한 정도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매우 , , 

어려웠다 하지만 자기 성찰을 잘하는 덕분에 훈련과 자제력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계속 개선할 수 있었다. .

는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듀얼 직업교육 프로그램 을 통해 실무 중심의 커리어 경로를 A ‘ (duale Ausbildung)’

추구하기로 결정했다 처음에는 사무 관리자로서의 수습직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 

통합청 의 도움으로 자폐범주성 장애인의 직업적 재편입과 직업교육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Integration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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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고용주를 위한 지원3) 

발달장애인 근로자가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생애주기 측면에서 노년기에 가까워지게 

되면 근로활동 능력은 감소하게 된다 이때 고용주 입장에서는 발달장애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며 발달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이러한 고용주의 현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의 임금을 보조해 주는 고용보장 보조금

은 고용주와 장애인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제공한(Besch ftigungssicherungszuschuss)ä

다.

표 임금보조금을 통한 정원보조인 의 해고보호 사례< 64> B (Rehadat, 2022. 12. 19.)

기관인 의 지사인 에 SALO+Partner SALO West GmbH

접촉하여 도움을 받아 사무 관리자로서의 수습직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외부 인턴십을 . 

이수했다 의 한 상담사는 쾰너 . SALO West GmbH

호프브로이 요제프 프뤼P. (C lner Hofbr u P. Josef ö ä
회사 및 인사 담당자와 연락을 취했고 인사 Fr h KG) , ü

담당자와의 논의를 통해 연수생을 인턴으로 배치할 수 

있었다 그는 먼저 회사에서 인턴십을 마친 후 교육 과정의 . 

일부로 필요한 나머지 인턴십을 이수했다 그는 회사에 .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고 교육을 마친 후 바로 채용되었다. 

입사 초기에 는 계산대 근처와 인사부 입구에서 근무했다A . 

매일 아침 계산대에서 동전을 세고 분류하다 보니 어느 

정도 소음과 산만함이 발생했다 또한 조직상의 이유로 . 

케이터링 부서의 개의 근무자리가 인사부 입구 구역으로 이전되어 의 근무자리가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3 A

사무실로 옮겨야 했다 그는 업무 초반에 교육생 다른 직원 및 관리자와 사귀고 소통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 , 

필요했다 처음에 는 대화에 적합한 수준과 볼륨을 찾기가 어려웠지만 인사 관리자와 동료들이 작은 역할극을 . A , 

통해 그와 함께 일상적인 업무 상황을 연습하게 함으로써 매우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했다 그 결과 손님에게 . 

인사하는 것조차도 업무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었다 때때로 는 특정 업무의 중요성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 A

있지만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접근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동료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화훼 온실 재배를 전문으로 하는 종묘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는 정신장애 척추질환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B , , 

있는 중복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 을 판정받았다 그는 신체적으로 매우 탄력적이지 않고 매우 GdB 100( 100) . 

제한된 범위에서만 짐을 들어 옮길 수 있으며 집중력이 떨어지고 무언가를 암기하고 배우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 

있다 는 수년 동안 보육원에서 정원사 보조로 일해 왔으며 온실을 쓸고 깔끔하게 정리하기 재배 테이블에 . B , , 

식물 흙 채우기 식물에 물주기 화분 분갈이 기계에서 채워진 화분 제거하기 식물 가지치기 서로 너무 가깝게 , , , (

붙어 있는 식물 분리하기 등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

는 의욕이 넘치고 열심히 일하지만 장애로 인해 속도가 느리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많은 감독과 지도가 B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그는 식물을 일렬로 배치하거나 식물에 필요한 물의 양과 양을 결정할 수 없다 화분에 . , . 

심을 때는 직원이 채워진 화분을 충분히 빨리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화분 심는 기계를 수시로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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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노동 시장에 대한 지식이 있는 직업 코치

 의사

 작업 치료사

 수화 통역사

 다양한 강사 직업 관련 독일어 직업 관련 산술 직업 기술 경영학 노동법 노동 시장 직장 : , , , , , , 

생활 취업 지원서, 

 고유한 경험을 가지고 대상 그룹 중 하나에 특히 익숙한 전문가 예 청각장애를 가진 자매 청( : , 

각장애를 가진 형제 또는 자폐성 장애인의 가족 등)

는 장애인의 직접적 재활과 통합에 관련된 여러 지원인력들이 재활 코치 역할을 SALO+PARTNER

맡아 직업적 재활 프로세스를 협의하고 지원해 나간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직접적인 직업교육이나 .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고용된 사업체에서 상사 및 동료 직원들을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예를 들면 사업체의 상사와 직원들을 직접 접촉하면서 장애인 근로자에 관한 이해와 일상적인 

업무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의 또 다른 중요한 사업으로는 슈베린 에 자폐범주성 장애인의 SALO+PARTNER (Schwerin) ‘

상담 및 지원 센터 이하 센터 의 개소를 들 수 있다 센터에서는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 ‘ ’)’ . 

아동 청소년 성인들과 가족 및 이해 관련자들은 자폐스펙트럼 장애와 가족 어린이집 학교, , , , , , 

직장 진단 및 자금 지원 기관에 대한 신청과 같은 주제에 대한 초기 질문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 

받을 수 있다 센터에는 수년 동안 자폐 아동 청소년 성인을 성공적으로 지원해 온 체계적 상담 . , , 

자격을 갖춘 경험이 풍부한 교육 전문가들이 활동한다 그리고 센터에는 모든 연령대의 자폐스펙트럼 . 

장애인을 위한 개인 및 그룹 지원 외에도 가족과 친척 이해 관계자 및 기관을 대상으로 자폐 , 

특성에 대해 교육하고 정보를 제공한다. 

표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의 인사담당 사무직원 교육 지원 사례< 63> A (Rehadat, 2023. 7. 24.)

명의 직원이 고용된 쾰너 호프브로이 피 요제프 프루 케이지 는 500 (C lner Hofbr u P. Josef Fr h KG)ö ä ü
양조장의 핵심 사업 외에도 케이터링 호텔 및 음료 물류 분야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회사이다, . 

씨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어 주변 환경의 정보를 여과된 방식으로 처리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A

일반적인 사회 규칙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능력이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그는 처음에는 적절한 . , 

대화량을 찾고 대화할 때 다른 사람과 적절한 정도로 눈을 마주치고 적절한 정도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매우 , , 

어려웠다 하지만 자기 성찰을 잘하는 덕분에 훈련과 자제력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계속 개선할 수 있었다. .

는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듀얼 직업교육 프로그램 을 통해 실무 중심의 커리어 경로를 A ‘ (duale Ausbildung)’

추구하기로 결정했다 처음에는 사무 관리자로서의 수습직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 

통합청 의 도움으로 자폐범주성 장애인의 직업적 재편입과 직업교육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Integration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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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고용주를 위한 지원3) 

발달장애인 근로자가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생애주기 측면에서 노년기에 가까워지게 

되면 근로활동 능력은 감소하게 된다 이때 고용주 입장에서는 발달장애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며 발달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이러한 고용주의 현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의 임금을 보조해 주는 고용보장 보조금

은 고용주와 장애인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제공한(Besch ftigungssicherungszuschuss)ä

다.

표 임금보조금을 통한 정원보조인 의 해고보호 사례< 64> B (Rehadat, 2022. 12. 19.)

기관인 의 지사인 에 SALO+Partner SALO West GmbH

접촉하여 도움을 받아 사무 관리자로서의 수습직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외부 인턴십을 . 

이수했다 의 한 상담사는 쾰너 . SALO West GmbH

호프브로이 요제프 프뤼P. (C lner Hofbr u P. Josef ö ä
회사 및 인사 담당자와 연락을 취했고 인사 Fr h KG) , ü

담당자와의 논의를 통해 연수생을 인턴으로 배치할 수 

있었다 그는 먼저 회사에서 인턴십을 마친 후 교육 과정의 . 

일부로 필요한 나머지 인턴십을 이수했다 그는 회사에 .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고 교육을 마친 후 바로 채용되었다. 

입사 초기에 는 계산대 근처와 인사부 입구에서 근무했다A . 

매일 아침 계산대에서 동전을 세고 분류하다 보니 어느 

정도 소음과 산만함이 발생했다 또한 조직상의 이유로 . 

케이터링 부서의 개의 근무자리가 인사부 입구 구역으로 이전되어 의 근무자리가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3 A

사무실로 옮겨야 했다 그는 업무 초반에 교육생 다른 직원 및 관리자와 사귀고 소통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 , 

필요했다 처음에 는 대화에 적합한 수준과 볼륨을 찾기가 어려웠지만 인사 관리자와 동료들이 작은 역할극을 . A , 

통해 그와 함께 일상적인 업무 상황을 연습하게 함으로써 매우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했다 그 결과 손님에게 . 

인사하는 것조차도 업무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었다 때때로 는 특정 업무의 중요성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 A

있지만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접근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동료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화훼 온실 재배를 전문으로 하는 종묘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는 정신장애 척추질환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B , , 

있는 중복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 을 판정받았다 그는 신체적으로 매우 탄력적이지 않고 매우 GdB 100( 100) . 

제한된 범위에서만 짐을 들어 옮길 수 있으며 집중력이 떨어지고 무언가를 암기하고 배우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 

있다 는 수년 동안 보육원에서 정원사 보조로 일해 왔으며 온실을 쓸고 깔끔하게 정리하기 재배 테이블에 . B , , 

식물 흙 채우기 식물에 물주기 화분 분갈이 기계에서 채워진 화분 제거하기 식물 가지치기 서로 너무 가깝게 , , , (

붙어 있는 식물 분리하기 등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

는 의욕이 넘치고 열심히 일하지만 장애로 인해 속도가 느리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많은 감독과 지도가 B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그는 식물을 일렬로 배치하거나 식물에 필요한 물의 양과 양을 결정할 수 없다 화분에 . , . 

심을 때는 직원이 채워진 화분을 충분히 빨리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화분 심는 기계를 수시로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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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조기노화 방지 및 고용지원을 위한 법적 지원4) 

독일의 고용 영역에서 근로자를 위한 주요한 건강지원으로 사회법전 제 권 조 차 (SGB) 5 §20 (1

예방 및 건강 증진 에 토대를 두고 있는 직장 건강관리) ‘ (betriebliches Gesundheitsmanagement, 

이하 제도를 들 수 있다 은 기업에서 모든 직원 더 나아가 사업체 전체의 건강‘BGM’)’ . BGM , , 

복지 동기 부여를 증진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 (Bundesministerium f r ü

으로 Gesundheit, 2023) 핵심 목표는 직원의 직무 만족도와 업무 성과를 전략적으로 높이기 위해 

영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직장 내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 

목표 지향적이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조치를 계획 관리 및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 는 크게 , . BGM

다음과 같은 세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Cube Sports, 2023). 

그림 직장건강관리[ 44] (Betriebliches Gesundheitsmanagement)

이로 인해 다음 직원이 작업하기까지 대기 시간이 발생하고 있다 는 다른 모든 작업도 올바르고 성실하게 . B

수행하지만 훨씬 더 느리기 때문에 평균 작업 성과는 에 불과하다 그래서 관리자는 가 의미 있는 50% . B

방식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일 근무 시간 중 약 시간을 감독과 작업 지시에 소비하고 있다 이러한 2 . 

상황과 의 업무능력은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개선될 수 없다 그래서 회사는 를 더 이상 고용하기 B . B

힘들어 해고하려고 하였다 이때 회사는 통합청으로부터 현저한 부담 에 대한 . (außergew hnliche Belastungen)ö
보조금과 고용보장 보조금 을 받아 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회사가 (Besch ftigungssicherungszuschuss) Aä
부담해야 하는 특별한 부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받았다 결국 는 해고 대신에 일자리를 유지하게 되었다.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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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장 건강 증진) (Betriebliche Gesundheitsf rderung: BGF)ö

회사에서 건강 증진 구조를 구현하는 조치와 과정으로 여기에는 예방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상담 서비스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의료보험조합은 관심 , . 

있는 기업이 직장 건강 증진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제공한다 의 전략으로 스트레스 감소와 자원 개발로 구분된다 또한 전략의 초점이 . BGF . 

근무 환경 조직 관련 에 있는지 아니면 근로자 개인 근로자 관련 에 있는지에 따라서 구분된다( ) , ( ) .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이 포함된다. 

표 의 구체적인 전략< 65> BGF

근무환경

스트레스 감소

인체공학적 업무공간 설계

적합한 작업 장비 및 보조 도구

업무 방식 개선

중독 갈등 및 괴롭힘에 대한 상담 서비스, 

자원 개발

행동 범위 및 통제 범위의 확대

근무자리의 다양성

협력 분위기 개선

인정하는 문화 조성

관리 행동에 대한 지침 원칙

근로자

스트레스 감소

스트레스 관리

등 관리

달리기 훈련

금연

상담 서비스

자원 개발

근로자의 전문성 강화

교육 및 능력 훈력

관리자의 전문성 강화

나 직장 편입 관리) (Betriebliches Eingliederungsmanagement: BEM)

직장 편입 관리의 목적은 근로자의 업무불능 기간의 원인을 조사하고 향후 업무불능 기간을 

피하거나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 이상 또는 반복적으로 . , 6

근무하지 못하는 근로자를 가능한 한 빨리 완전한 업무 능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의 방안에는 근로생활 참여 급여 의료재활 급여 근로생활에 수반되는 지원 과 . BEM ‘ ’, ‘ ’, ‘ ’

같은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급여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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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조기노화 방지 및 고용지원을 위한 법적 지원4) 

독일의 고용 영역에서 근로자를 위한 주요한 건강지원으로 사회법전 제 권 조 차 (SGB) 5 §20 (1

예방 및 건강 증진 에 토대를 두고 있는 직장 건강관리) ‘ (betriebliches Gesundheitsmanagement, 

이하 제도를 들 수 있다 은 기업에서 모든 직원 더 나아가 사업체 전체의 건강‘BGM’)’ . BGM , , 

복지 동기 부여를 증진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 (Bundesministerium f r ü

으로 Gesundheit, 2023) 핵심 목표는 직원의 직무 만족도와 업무 성과를 전략적으로 높이기 위해 

영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직장 내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 

목표 지향적이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조치를 계획 관리 및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 는 크게 , . BGM

다음과 같은 세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Cube Sports, 2023). 

그림 직장건강관리[ 44] (Betriebliches Gesundheitsmanagement)

이로 인해 다음 직원이 작업하기까지 대기 시간이 발생하고 있다 는 다른 모든 작업도 올바르고 성실하게 . B

수행하지만 훨씬 더 느리기 때문에 평균 작업 성과는 에 불과하다 그래서 관리자는 가 의미 있는 50% . B

방식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일 근무 시간 중 약 시간을 감독과 작업 지시에 소비하고 있다 이러한 2 . 

상황과 의 업무능력은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개선될 수 없다 그래서 회사는 를 더 이상 고용하기 B . B

힘들어 해고하려고 하였다 이때 회사는 통합청으로부터 현저한 부담 에 대한 . (außergew hnliche Belastungen)ö
보조금과 고용보장 보조금 을 받아 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회사가 (Besch ftigungssicherungszuschuss) Aä
부담해야 하는 특별한 부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받았다 결국 는 해고 대신에 일자리를 유지하게 되었다.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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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장 건강 증진) (Betriebliche Gesundheitsf rderung: BGF)ö

회사에서 건강 증진 구조를 구현하는 조치와 과정으로 여기에는 예방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상담 서비스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의료보험조합은 관심 , . 

있는 기업이 직장 건강 증진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제공한다 의 전략으로 스트레스 감소와 자원 개발로 구분된다 또한 전략의 초점이 . BGF . 

근무 환경 조직 관련 에 있는지 아니면 근로자 개인 근로자 관련 에 있는지에 따라서 구분된다( ) , ( ) .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이 포함된다. 

표 의 구체적인 전략< 65> BGF

근무환경

스트레스 감소

인체공학적 업무공간 설계

적합한 작업 장비 및 보조 도구

업무 방식 개선

중독 갈등 및 괴롭힘에 대한 상담 서비스, 

자원 개발

행동 범위 및 통제 범위의 확대

근무자리의 다양성

협력 분위기 개선

인정하는 문화 조성

관리 행동에 대한 지침 원칙

근로자

스트레스 감소

스트레스 관리

등 관리

달리기 훈련

금연

상담 서비스

자원 개발

근로자의 전문성 강화

교육 및 능력 훈력

관리자의 전문성 강화

나 직장 편입 관리) (Betriebliches Eingliederungsmanagement: BEM)

직장 편입 관리의 목적은 근로자의 업무불능 기간의 원인을 조사하고 향후 업무불능 기간을 

피하거나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 이상 또는 반복적으로 . , 6

근무하지 못하는 근로자를 가능한 한 빨리 완전한 업무 능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의 방안에는 근로생활 참여 급여 의료재활 급여 근로생활에 수반되는 지원 과 . BEM ‘ ’, ‘ ’, ‘ ’

같은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급여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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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동 보호) (Arbeitsschutz)

사업주는 업무상 사고를 예방하고 업무 관련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일상적인 

업무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노동 보호는 산업 보건 및 안전법 입니다 이 법은 고용주에게 . ‘ (ArbSchG)’ . 

작업장의 건강 위험을 평가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결정할 의무를 부여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 

같은 조치가 포함된다:

 안전한 작업장 및 작업장 설계

 작업 장비의 안전한 사용

 소음 방지

 직업 건강 관리

 화물 취급

 유해 물질 또는 생물학적 물질 취급

 장비 제품 및 시스템의 기술적 안전, 

의 세가지 영역 중 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튼 의미를 가진다BGF BEM .  

독일에서 의료 시스템에서 일반 주치의와 전문 의사 회사 주치의 및 기타 이해관계자 의 참여에 ‘ , ’

따라 직장 주치의는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는다 사회법전 제 권 제 조 항 에 따라 . 9 (SGB IX) 26 2 8

재활담당기관 및 필요한 경우 통합청은 일반 주치의 및 직장 주치의를 통해 장애인의 참여급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 에 대한 정보를 (Leistungen zur Teilhabe; )

제공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회사 의사는 특히 위험의 평가 검사 및 예방 상담과 관련하여 " . , 

전문 지식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만성 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직장 . 

의사가 재활담당기관의 다양한 근로생활 급여 제공을 위한 판정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 

근로생활 급여의 필요성이 확인되고 참여 방안이 시작되면 급여담당기관은 장애인 근로자의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장 주치의에게 연락을 통해 협력한다, .

의료 재활 절차 또는 의료 재활 서비스가 종료되면 만성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직원의 동의를 

얻어 직장 주치의와 재활담당기관은 재활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해 재활 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한 서비스 또는 후속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이를 통해 재활이 완료된 . 

후 직장으로의 즉각적인 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작업장 재구성 보조기구 제공과 같은 방안을 조기 , 

에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질병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근로활동을 . 

지속하기 힘들 때 직장건강관리 안에서 직장 주치의와 협력을 통해 조기에 예방하고 적절한 (B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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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안 및 후속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다 선행연구와 사례조사 기반 소결. 

고령장애인에 관한 선행 연구와 사례 조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은 포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생애주기 관점에서 노년기는 , . 

활발한 직업 활동 시기를 지나 은퇴 시기로 넘어가는 전환기적 시기에 속한다 선행연구에서 보았던 . 

것처럼 장애인은 일상생활 능력과 근로 능력의 감소 다양한 건강상의 어려움의 발생 심리적이고 , , 

신체적 변화 등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고령장애인에게 사회적 관계 주거 여가활동 건강 등 . , , , 

포괄적인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것은 고령장애인에게 단순히 소수의 지원 . 

인력이나 단순한 서비스만으로는 질 높은 노년기의 삶에 도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령장애. 

인의 욕구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삶의 전 영역에서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장애인들의 성공적인 노후 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노년기에 , ' ' . 

잘 적응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령장애인을 위한 . 

교육 프로그램은 양과 질에서 매우 부족한 상황에 있으며 비장애고령인을 위한 일반 평생교육 , 

프로그램 안에서도 고령 장애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장애인 또는 . 

조기노화를 경험하는 발달장애인들은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노년기를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의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노화를 맞이하기 이전부터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은 독일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것처럼 의사소통 능력 생활 습관 심리 , , 

정서적 교육 신앙과 영성 교육 죽음과 관련된 교육 여가활동 등 다양한 주제들이 포함되어야 , , , 

한다 이러한 장애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단순히 분리된 교육 공간과 프로그램에서 실시하는 . 

것이 아니라 노인을 위한 일반 서비스와 전문 서비스 연령을 초월한 통합적 서비스 형태 등 다양한 , 

형태로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직업 영역에서 은퇴로의 전환을 위한 지원이 중요하다 중장년기를 지나 노년기에는 직업생, . 

활이 단순히 소득생활의 의미를 넘어 자아실현과 정체성의 확립을 위한 포괄적인 참여의 의미를 

포함한다 이러한 의미 안에서 조기노화를 경험하는 장애인과 은퇴 시점이 가까운 고령 장애인에게 . 

직업 생활의 조정은 불가피하고 핵심적인 절차에 속한다 여기에는 근로자리의 조정 전환 게획의 . , 

수립 직업 활동 이후의 서비스와 같은 주요 요소가 포함된다 그리고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인사담당 , . 

직원들과 고령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에게도 장애인의 은퇴를 준비하는 

전환기적 과제에 대한 인식과 그와 관련된 후속 교육 및 연수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직업 생활의 . 

조정을 통하여 장애인의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현저한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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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동 보호) (Arbeitsschutz)

사업주는 업무상 사고를 예방하고 업무 관련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일상적인 

업무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노동 보호는 산업 보건 및 안전법 입니다 이 법은 고용주에게 . ‘ (ArbSchG)’ . 

작업장의 건강 위험을 평가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결정할 의무를 부여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 

같은 조치가 포함된다:

 안전한 작업장 및 작업장 설계

 작업 장비의 안전한 사용

 소음 방지

 직업 건강 관리

 화물 취급

 유해 물질 또는 생물학적 물질 취급

 장비 제품 및 시스템의 기술적 안전, 

의 세가지 영역 중 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튼 의미를 가진다BGF BEM .  

독일에서 의료 시스템에서 일반 주치의와 전문 의사 회사 주치의 및 기타 이해관계자 의 참여에 ‘ , ’

따라 직장 주치의는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는다 사회법전 제 권 제 조 항 에 따라 . 9 (SGB IX) 26 2 8

재활담당기관 및 필요한 경우 통합청은 일반 주치의 및 직장 주치의를 통해 장애인의 참여급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 에 대한 정보를 (Leistungen zur Teilhabe; )

제공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회사 의사는 특히 위험의 평가 검사 및 예방 상담과 관련하여 " . , 

전문 지식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만성 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직장 . 

의사가 재활담당기관의 다양한 근로생활 급여 제공을 위한 판정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 

근로생활 급여의 필요성이 확인되고 참여 방안이 시작되면 급여담당기관은 장애인 근로자의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장 주치의에게 연락을 통해 협력한다, .

의료 재활 절차 또는 의료 재활 서비스가 종료되면 만성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직원의 동의를 

얻어 직장 주치의와 재활담당기관은 재활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해 재활 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한 서비스 또는 후속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이를 통해 재활이 완료된 . 

후 직장으로의 즉각적인 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작업장 재구성 보조기구 제공과 같은 방안을 조기 , 

에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질병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근로활동을 . 

지속하기 힘들 때 직장건강관리 안에서 직장 주치의와 협력을 통해 조기에 예방하고 적절한 (B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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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안 및 후속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다 선행연구와 사례조사 기반 소결. 

고령장애인에 관한 선행 연구와 사례 조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은 포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생애주기 관점에서 노년기는 , . 

활발한 직업 활동 시기를 지나 은퇴 시기로 넘어가는 전환기적 시기에 속한다 선행연구에서 보았던 . 

것처럼 장애인은 일상생활 능력과 근로 능력의 감소 다양한 건강상의 어려움의 발생 심리적이고 , , 

신체적 변화 등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고령장애인에게 사회적 관계 주거 여가활동 건강 등 . , , , 

포괄적인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것은 고령장애인에게 단순히 소수의 지원 . 

인력이나 단순한 서비스만으로는 질 높은 노년기의 삶에 도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령장애. 

인의 욕구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삶의 전 영역에서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장애인들의 성공적인 노후 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노년기에 , ' ' . 

잘 적응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령장애인을 위한 . 

교육 프로그램은 양과 질에서 매우 부족한 상황에 있으며 비장애고령인을 위한 일반 평생교육 , 

프로그램 안에서도 고령 장애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장애인 또는 . 

조기노화를 경험하는 발달장애인들은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노년기를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의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노화를 맞이하기 이전부터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은 독일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것처럼 의사소통 능력 생활 습관 심리 , , 

정서적 교육 신앙과 영성 교육 죽음과 관련된 교육 여가활동 등 다양한 주제들이 포함되어야 , , , 

한다 이러한 장애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단순히 분리된 교육 공간과 프로그램에서 실시하는 . 

것이 아니라 노인을 위한 일반 서비스와 전문 서비스 연령을 초월한 통합적 서비스 형태 등 다양한 , 

형태로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직업 영역에서 은퇴로의 전환을 위한 지원이 중요하다 중장년기를 지나 노년기에는 직업생, . 

활이 단순히 소득생활의 의미를 넘어 자아실현과 정체성의 확립을 위한 포괄적인 참여의 의미를 

포함한다 이러한 의미 안에서 조기노화를 경험하는 장애인과 은퇴 시점이 가까운 고령 장애인에게 . 

직업 생활의 조정은 불가피하고 핵심적인 절차에 속한다 여기에는 근로자리의 조정 전환 게획의 . , 

수립 직업 활동 이후의 서비스와 같은 주요 요소가 포함된다 그리고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인사담당 , . 

직원들과 고령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에게도 장애인의 은퇴를 준비하는 

전환기적 과제에 대한 인식과 그와 관련된 후속 교육 및 연수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직업 생활의 . 

조정을 통하여 장애인의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현저한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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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독일의 발달장애인 조기노화 및 고용지원에 관한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장애인 근로자 대표의 존재와 역할이다 독일은 명 이상의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 . 5

사업체에서는 장애인 근로자 대표나 장애인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 대표는 사업체 내의 공식적인 직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선 근로자 또는 직원 채용과정에서 시험이나 면접 때 장애인에게 수화통역 의사소통 . , 

지원 등과 같은 필요한 지원들을 제공하고 입사과정에서 차별 여부를 감시하는 옹호자의 역할을 , 

담당한다 그리고 장애인이 입사 후에는 근로지원인 신청 또는 보조공학기기 신청 등과 같은 고용서비. 

스 신청을 도와주며 직업생활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직장 동료들과의 문제나 직장생활에서 , 

겪는 다양한 정신적 심리적 어려움 등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전반적으로 , 

지원하고 있다 특히 사업체 내 정신적 심리적 어려움을 가진 근로자를 위한 상담 실시와 매년 . , 

근로자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설문진행 및 정신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세미나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고용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할 때에는 장애인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장애인 대표는 사업체 내 고용주와 다른 비장애인 근로자에게 장애인 근로자에 관한 . 

정보들을 제공하여 인식개선을 실시하며 중재 역할도 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 근로자 대표는 , . 

직장 또는 업체 내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가장 중요한 인적 지원에 속한다. 

특히 장애인 근로자 대표는 고령의 장애인이나 조기노화를 경험하는 발달장애인들의 신체적 심리적 ,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 업무능력의 감소 고용주 또는 직장 동료와의 ( : , 

갈등 발달장애인의 건강 문제 등 에 적시에 개입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 , ) . 

근로자들은 근로중단이나 포기 없이 직장 안에서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면서 근로활동을 유지할 

수 있으며 해고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 근로자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고용 , . 

현장에서는 없는 제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업체 내 장애인 근로자가 원할 때마다 근로생활. 

을 지원하고 옹호하는 인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사업체 내 노동자대표위원회. 

에 장애인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장애인 근로자 대표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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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역할들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둘째 통합 전문가 서비스를 통한 포괄적 지원이다 독일에서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전문적으로 , . 

지원하는 통합 전문가 서비스 제도가 존재한다 의 대상은 ‘ (Integrationsfachdienst: IFD)’ . IFD

학교 교육을 졸업하여 직업생활을 계획하는 중증장애인부터 직장에서 특별한 근로에 수반한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 작업장에서 일반 노동시장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까지 포함된다 특히 는 심리적 또는 신경학적 질병을 가진 . IFD

장애인 지적장애인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 및 포괄적인 신체장애인 또는 중복장애인처럼 고용 , , 

영역에서 전문적이고 특별한 지원 없이 고용되기 힘든 중증장애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에서. IFD

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주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 

지원으로는 중증장애인 개별적인 능력 평가 중증장애인과 중증장애 청소년의 직업훈련 지원, , 

학교에서의 직업전 교육과 직업상담 고용 급여 혜택 및 보조금에 관한 정보 제공 장애인 근로자에게 , , 

필요한 급여 및 서비스의 모든 신청 절차 처리 지원 적절한 근로자리 준비 업무 시작 후 모든 , ,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등이 포함된다 고용주를 위한 지원에는 업무 환경에서 상사 및 동료 . 

상담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와의 갈등이나 어려움 발생 시 문제 해결 장애 친화적 근로자리를 , , 

위한 기술 장비에 대한 상담 임금 보조금 또는 기술 장비와 같은 국가 보조금에 대한 신청 절차 , 

지원 장애인 근로자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작업장을 재구성 적응 지원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 ( ) , 

운영 문제에 대한 상담 장애인 근로자 지원자 선발과 사전 선발에 대한 조언 등을 들 수 있다, ( ) . 

의 모든 비용은 조정금 으로 충당되며 고용주와 장애인 근로자들은 IFD ‘ (Ausgleichsabgabe)’ , IFD

의 상담과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는 근로활동을 원하는 중증장애인이 . IFD

근로자리를 구하고 직업교육을 받는 진입단계부터 고용 후 직업생활에 적응하고 더 나아가 고용안정

과 고용유지를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중증장애인과 고용주에게 제공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 

고용 영역에서 전문적이고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 제도가 필요하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잡코치와 같은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인력이 . 

있기는 하지만 중증장애인 근로자와 고용주를 위한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하는 인력은 ,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증장애인의 고용의 확대와 고령장애인의 고용유지를 위한 . 

통합전문서비스 제도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현저한 부담에 있어서의 지원 제공, (Leistungen bei außergew hnlichen Belastungen) ö

이다 독일의 장애인 고용정책에서 고용주를 위한 지원 중 하나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때 발생할 . 

수 있는 많은 비용 지출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현저한 부담에 있어서의 지원 이다 지원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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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독일의 발달장애인 조기노화 및 고용지원에 관한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장애인 근로자 대표의 존재와 역할이다 독일은 명 이상의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 . 5

사업체에서는 장애인 근로자 대표나 장애인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 대표는 사업체 내의 공식적인 직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선 근로자 또는 직원 채용과정에서 시험이나 면접 때 장애인에게 수화통역 의사소통 . , 

지원 등과 같은 필요한 지원들을 제공하고 입사과정에서 차별 여부를 감시하는 옹호자의 역할을 , 

담당한다 그리고 장애인이 입사 후에는 근로지원인 신청 또는 보조공학기기 신청 등과 같은 고용서비. 

스 신청을 도와주며 직업생활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직장 동료들과의 문제나 직장생활에서 , 

겪는 다양한 정신적 심리적 어려움 등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전반적으로 , 

지원하고 있다 특히 사업체 내 정신적 심리적 어려움을 가진 근로자를 위한 상담 실시와 매년 . , 

근로자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설문진행 및 정신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세미나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고용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할 때에는 장애인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장애인 대표는 사업체 내 고용주와 다른 비장애인 근로자에게 장애인 근로자에 관한 . 

정보들을 제공하여 인식개선을 실시하며 중재 역할도 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 근로자 대표는 , . 

직장 또는 업체 내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가장 중요한 인적 지원에 속한다. 

특히 장애인 근로자 대표는 고령의 장애인이나 조기노화를 경험하는 발달장애인들의 신체적 심리적 ,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 업무능력의 감소 고용주 또는 직장 동료와의 ( : , 

갈등 발달장애인의 건강 문제 등 에 적시에 개입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 , ) . 

근로자들은 근로중단이나 포기 없이 직장 안에서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면서 근로활동을 유지할 

수 있으며 해고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 근로자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고용 , . 

현장에서는 없는 제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업체 내 장애인 근로자가 원할 때마다 근로생활. 

을 지원하고 옹호하는 인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사업체 내 노동자대표위원회. 

에 장애인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장애인 근로자 대표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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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역할들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둘째 통합 전문가 서비스를 통한 포괄적 지원이다 독일에서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전문적으로 , . 

지원하는 통합 전문가 서비스 제도가 존재한다 의 대상은 ‘ (Integrationsfachdienst: IFD)’ . IFD

학교 교육을 졸업하여 직업생활을 계획하는 중증장애인부터 직장에서 특별한 근로에 수반한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 작업장에서 일반 노동시장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까지 포함된다 특히 는 심리적 또는 신경학적 질병을 가진 . IFD

장애인 지적장애인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 및 포괄적인 신체장애인 또는 중복장애인처럼 고용 , , 

영역에서 전문적이고 특별한 지원 없이 고용되기 힘든 중증장애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에서. IFD

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주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 

지원으로는 중증장애인 개별적인 능력 평가 중증장애인과 중증장애 청소년의 직업훈련 지원, , 

학교에서의 직업전 교육과 직업상담 고용 급여 혜택 및 보조금에 관한 정보 제공 장애인 근로자에게 , , 

필요한 급여 및 서비스의 모든 신청 절차 처리 지원 적절한 근로자리 준비 업무 시작 후 모든 , ,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등이 포함된다 고용주를 위한 지원에는 업무 환경에서 상사 및 동료 . 

상담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와의 갈등이나 어려움 발생 시 문제 해결 장애 친화적 근로자리를 , , 

위한 기술 장비에 대한 상담 임금 보조금 또는 기술 장비와 같은 국가 보조금에 대한 신청 절차 , 

지원 장애인 근로자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작업장을 재구성 적응 지원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 ( ) , 

운영 문제에 대한 상담 장애인 근로자 지원자 선발과 사전 선발에 대한 조언 등을 들 수 있다, ( ) . 

의 모든 비용은 조정금 으로 충당되며 고용주와 장애인 근로자들은 IFD ‘ (Ausgleichsabgabe)’ , IFD

의 상담과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는 근로활동을 원하는 중증장애인이 . IFD

근로자리를 구하고 직업교육을 받는 진입단계부터 고용 후 직업생활에 적응하고 더 나아가 고용안정

과 고용유지를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중증장애인과 고용주에게 제공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 

고용 영역에서 전문적이고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 제도가 필요하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잡코치와 같은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인력이 . 

있기는 하지만 중증장애인 근로자와 고용주를 위한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하는 인력은 ,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증장애인의 고용의 확대와 고령장애인의 고용유지를 위한 . 

통합전문서비스 제도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현저한 부담에 있어서의 지원 제공, (Leistungen bei außergew hnlichen Belastungen) ö

이다 독일의 장애인 고용정책에서 고용주를 위한 지원 중 하나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때 발생할 . 

수 있는 많은 비용 지출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현저한 부담에 있어서의 지원 이다 지원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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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고용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지속적 고용을 위한 , , 

특별한 비용이 발생하는 중증장애인 업무능력이 명백하게 감소된 중증장애인 정신적 또는 정서적 , , 

장애 또는 경련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 직업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중증장애인 세 이상의 , , 50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 해당된다 현저한 부담에 있어서의 지원 형태는 두가지로 구분된다. . 

고용보장 보조금 은 중증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사업체나 직(Besch ftigungssicherungszuschuss)ä

장 내 현저하게 업무수행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실제 업무수행과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하여 고용주에게 특별한 부담이 존재할 때 그 비용을 보장해 주는 형태에 속한다 그리고 . 

다른 지원 형태로서 인적 지원 은 중증장애인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Personelle Unterst tzung)ü

직장 내 다른 직원으로부터 장애로 인해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 현저한 기타 부담으로 간주하여 

그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인적 지원은 최소 분 이상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부터 비용을 제공받을 . 30

수 있다. 

현저한 부담에 있어서의 지원은 조기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지적장애 또는 자페스텍트럼 장애 

근로자와 고령장애인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조기노화나 고령으로 인해 . 

근로능력이 감소되어 고용이 유지되지 못하거나 해고의 위험이 있을 때 근로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원에 속하기 때문이다 특히 직장 내 다른 근로자에게 지원을 받는 인적 지원은 . 

근로지원인 지원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조기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근로 사업체 

안에서 포괄적 지원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저한 부담에 있어서의 . 

지원은 고용주를 위한 지원에 포함되지만 실제로는 장애를 가진 근로자를 위한 지원에 속한다고 ,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생활을 하는 발달장애인이 고령이나 근로능력의 변화로 . 

인해 고용주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현저한 부담에 있어서의 지원과 같은 정책을 도입하고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위해 독일의 . 

사례를 추후 심도 있게 조사하고 연구하여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지원수준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장애인 연금을 통한 소득보장이다 독일은 장애인이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근로능력이 , . 

감소되었을 때 조기연금제도와 소득능력감소연금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해 주고 있다, . 

중증장애인을 위한 조기연금제도 는 중증장애인 이상을 인정받은 장애인 이 정규 조기연금 ‘ ’ (GdB 50 )

지급연령보다 년 빠르게 감액 없이 연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세 이전에 조기연금 4 . 63

신청 시에는 매월 씩 감소하여 세에 신청하는 경우 연금지급액이 최대 감소되어 0.3% 60 10.8% 

지급된다 장애인을 위한 다른 연금제도로는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능력이 완전하게 감소되거나 . 

또는 현저하게 감소될 때 제공되는 소득능력감소연금 이 존재한다‘ (Erwerbsminderungsren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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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일반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평일 주 일 에 근로활동이 가능한 건강상의 능력 에 ‘ ( 5 ) ’

따라 매일 시간 미만의 근로활동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완전소득능력감소연금3 ‘ (Rente wegen 

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매일 시간에서 시간 미만의 근로활동만 voller Erwerbsminderung)’ , 3 6

가능한 경우에는 부분소득능력감소연금 을 요구‘ (Rente wegen teilweise Erwerbsminderung)’

할 수 있다 소득능력감소연금은 일반적으로 년 이상의 연금가입기간과 그 중 년 이상의 연금보험. 5 3

료의 납입을 전제로 하지만 지속적으로 완전소득능력감소를 보이는 증증장애인인 경우 연금보험적 ,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소득능력감소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연금제도를 통해 중증장애. 

인들이 근로활동이 가능한 연령 동안 갑자기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근로활동이 어렵거나 더 

이상 힘들 때에도 소득을 보장해 주며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 

장애인을 위한 조기연금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조기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액의 , 

감소가 불가피하게 일어난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장애로 인해 근로활동이 힘든 중증장애인에게 . 

지급되는 장애연금제도가 있지만 그 액수의 수준은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독일의 조기연금제도의 도입과 연금을 통한 소득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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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고용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지속적 고용을 위한 , , 

특별한 비용이 발생하는 중증장애인 업무능력이 명백하게 감소된 중증장애인 정신적 또는 정서적 , , 

장애 또는 경련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 직업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중증장애인 세 이상의 , , 50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 해당된다 현저한 부담에 있어서의 지원 형태는 두가지로 구분된다. . 

고용보장 보조금 은 중증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사업체나 직(Besch ftigungssicherungszuschuss)ä

장 내 현저하게 업무수행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실제 업무수행과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하여 고용주에게 특별한 부담이 존재할 때 그 비용을 보장해 주는 형태에 속한다 그리고 . 

다른 지원 형태로서 인적 지원 은 중증장애인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Personelle Unterst tzung)ü

직장 내 다른 직원으로부터 장애로 인해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 현저한 기타 부담으로 간주하여 

그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인적 지원은 최소 분 이상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부터 비용을 제공받을 . 30

수 있다. 

현저한 부담에 있어서의 지원은 조기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지적장애 또는 자페스텍트럼 장애 

근로자와 고령장애인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조기노화나 고령으로 인해 . 

근로능력이 감소되어 고용이 유지되지 못하거나 해고의 위험이 있을 때 근로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원에 속하기 때문이다 특히 직장 내 다른 근로자에게 지원을 받는 인적 지원은 . 

근로지원인 지원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조기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근로 사업체 

안에서 포괄적 지원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저한 부담에 있어서의 . 

지원은 고용주를 위한 지원에 포함되지만 실제로는 장애를 가진 근로자를 위한 지원에 속한다고 ,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생활을 하는 발달장애인이 고령이나 근로능력의 변화로 . 

인해 고용주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현저한 부담에 있어서의 지원과 같은 정책을 도입하고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위해 독일의 . 

사례를 추후 심도 있게 조사하고 연구하여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지원수준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장애인 연금을 통한 소득보장이다 독일은 장애인이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근로능력이 , . 

감소되었을 때 조기연금제도와 소득능력감소연금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해 주고 있다, . 

중증장애인을 위한 조기연금제도 는 중증장애인 이상을 인정받은 장애인 이 정규 조기연금 ‘ ’ (GdB 50 )

지급연령보다 년 빠르게 감액 없이 연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세 이전에 조기연금 4 . 63

신청 시에는 매월 씩 감소하여 세에 신청하는 경우 연금지급액이 최대 감소되어 0.3% 60 10.8% 

지급된다 장애인을 위한 다른 연금제도로는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능력이 완전하게 감소되거나 . 

또는 현저하게 감소될 때 제공되는 소득능력감소연금 이 존재한다‘ (Erwerbsminderungsren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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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일반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평일 주 일 에 근로활동이 가능한 건강상의 능력 에 ‘ ( 5 ) ’

따라 매일 시간 미만의 근로활동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완전소득능력감소연금3 ‘ (Rente wegen 

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매일 시간에서 시간 미만의 근로활동만 voller Erwerbsminderung)’ , 3 6

가능한 경우에는 부분소득능력감소연금 을 요구‘ (Rente wegen teilweise Erwerbsminderung)’

할 수 있다 소득능력감소연금은 일반적으로 년 이상의 연금가입기간과 그 중 년 이상의 연금보험. 5 3

료의 납입을 전제로 하지만 지속적으로 완전소득능력감소를 보이는 증증장애인인 경우 연금보험적 ,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소득능력감소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연금제도를 통해 중증장애. 

인들이 근로활동이 가능한 연령 동안 갑자기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근로활동이 어렵거나 더 

이상 힘들 때에도 소득을 보장해 주며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 

장애인을 위한 조기연금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조기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액의 , 

감소가 불가피하게 일어난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장애로 인해 근로활동이 힘든 중증장애인에게 . 

지급되는 장애연금제도가 있지만 그 액수의 수준은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독일의 조기연금제도의 도입과 연금을 통한 소득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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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연구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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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달장애 정의. 

노르웨이에서 발달장애 는 지적장애 를 (Developmental Disability) (Intellectual Disability)

초래하는 여러 가지 건강상태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용어이다(Ministry of Children and Equality, 

발달장애인 중에도 장애의 원인 지적 인지 신체 기능 정도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2016). , · · . 

발달장애인들은 하나의 단일 집단은 아니지만 지적장애는 발달장애인들 사이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 

특별한 요구나 지원의 주요 이유가 된다(Ministry of Children and Equality, 2016).

노르웨이에서 발달장애 정의는 상호작용적 모델 에 기반한다(Relational Model) (Tøssebro, 

상호작용적 모델은 장애에 대한 의료적 모델 과 사회적 모델2004). (Medical Model) (Social Model) 

사이의 절충적 모델이다 이에 이 장에서는 의료적 사회적 및 상호작용적 모델에서 발달장애를 . , 

어떻게 정의하는지 살펴보려 한다.

의료적 모델1) 

의료적 모델 은 개인적 모델로 한 개인이 할 수 없음 또는 장애 의 (Medical Model) , ‘ ’ ‘ ’(disability)

원인을 그 개인 내 문제 또는 손상 에서 찾고 손상에 대한 치료와 재활이 핵심이다‘ ’(impairment)

장애에 관한 의료적 모델은 발달장애를 개인 내 손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Tøssebro, 2004). , 

장애는 신체적 손상 정도로 간주하고 그 손상에 대한 진단과 평가에 초점을 둔다 발달장애 진단과 . 

평가는 주로 지적 기능에 있어 통계학적 정상 범위의 어느 정도에 있는지 혹은 지적 손상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지능을 측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노르웨이에서는 발달장애의 의료적 진단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에서 개발한 국제질병분류WHO) (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and 

를 사용한다Related Health Problems-10th Revision, ICD-10) (Ministry of Children and 

현재 노르웨이는 의 최신 개정판인 Equality, 2016;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6). ICD-10

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으며 년부터 을 질병분류 및 진단 시 사용할 ICD-11 , 2024 ICD-11

예정이다 발달장애 진단은 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지적장애 진단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ICD-10

첫 번째 기준은 지능 지수가 미만인 경우이다 두 번째 기준은 (Helsedirektoratet, 2018).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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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에 관한 의료적 모델은 발달장애를 개인 내 손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Tøssebro,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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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과제수행을 위한 적응 능력의 제한이다 만약 적응 능력 또는 적응 행동 이라는 추가적 . ‘ ’ ‘ ’

진단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지능 지수 기준만을 적용할 경우 발달장애 과잉 진단의 문제가 발생할 ,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출신 아이들의 경우 (Ministry of Children and Equality, 2016). , 

문화적 소외나 학습 결손으로 인해 지능 지수 검사 결과가 낮다 하더라도 일상생활 적응 행동에 

있어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 기준은 발달장애가 세 이전에 진단되거나 발생한 . 18

것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Helsedirektoratet, 2018).

발달장애는 의 분류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지 하위 유형으로 분류한다ICD-10 6

(Helsedirektoratet, 2018).

분류기호 경도 지적장애F70: (IQ 50~69)① 

분류기호 중등도 지적장애F71: (IQ 35~49)② 

분류기호 중도 지적장애F72: (IQ 20~34)③ 

분류기호 최중도 지적장애 미만F73: (IQ 20 )④ 

분류기호 기타 지적장애F78: ⑤ 

분류기호 명시되지 않은 지적장애F79: ⑥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능 검사 도구는 웩슬러 지능 검사 이(Wechsler Intelligence Scale)

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적응 능력 검사 도구는 (Ministry of Children and Equality, 2016). 

바인랜드 적응 행동 검사 이다 검사 결과 지능과 적응 (Vineland Adaptive Behavior Scale) . 

능력에서 낮은 수치가 지식 이해력 및 학습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것일 때 발달장애로 진단되며, , 

그 낮은 수치가 동기 부족이나 정신적 장애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Ministry of Children 

and Equality, 2016).

발달장애에 대한 의료적 모델은 개인적 모델로서 할 수 없음 혹은 장애의 문제 가 개인 내에 , ' '

있다고 여긴다 따라서 한 개인이 지적 기능의 손상 또는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은 . , 

자신과 관련된 일상생활 및 법적 주요 결정에 있어 무시되거나 배제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기도 

한다 대다수의 사람은 자기 삶의 중요한 결정을 위해 다양한 주변 사람들에게서 (Degener, 2016). 

관련 정보의 도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에게 자신의 문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 

조력자와 읽기 쉬운 형태의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간과한다 이렇게 개인 중심적 접근인 . 

의료적 모델은 개인을 둘러싼 사회와 환경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Barne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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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모델2) 

장애를 개인 내 문제로 바라보고 교정 또는 치료를 강조하던 의료적 모델에 대해 반대하며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 이 년대 영국에서 등장하였다 사회적 (Social Model) 1980 (Barnes, 2020). 

모델 은 신체적 손상과는 무관하게 사회적 장벽 때문에 할 수 없게 되는 (Social Model) ‘ (barriers)‘

것 혹은 장애화 되는 것이라 바라보고 그 사회적 장벽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Disablement) , 

즉 사회적 모델은 발달장애에 관한 우리의 시선을 환경을 향해 (Watson & Vehmas, 2020). ,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Tøssebro, 2010).

사회적 모델은 지적 손상 내지는 개인의 독특한 특징에 따른 활동과 행위를 제한해야 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닌 독특한 것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unique) (Tøssebro, 2010). 

달리 말해 변해야 할 것은 개인의 독특한 특성이 아니라 한 개인이 발달할 수 없도록 발달장애로 , 

만드는 사회 속에 존재하는 물리적 및 심리적 장벽이다 중요한 것은 사회가 특정 신체적 특징을 . 

가진 사람을 위해 구축되어 지적 손상과 같은 다른 신체적 특징을 가진 사람들의 사회적 활동과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발달장애는 사회에 의해 형성되(Askheim, 2003). 

는 것으로 이해되며 개인을 둘러싼 환경 개선과 관련된 조치가 필요하다, (Ministry of Justice 

and Public Security, 2005).

하지만 사회적 모델은 지체장애 중심으로 발전한 개념이기에 발달장애와 관련된 삶의 경험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Shakespeare, 2006; Shakespeare & Watson, 

즉 사회적 장벽이라는 것이 대부분 건물 계단과 같은 가시적으로 눈에 드러나는 물리적 2001). , 

구조임에 반해 발달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장벽은 사람들 간의 관계 혹은 심리적 환경과 같이 , 

비가시적인 것이 대다수이다 이러한 심리적 환경은 조정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 . 

않기 때문에 사회적 모델을 발달장애에 적용하는 것에 한계를 지닌다 또한 사회 (Owens, 2015). , 

구조적 장벽 혹은 문제에만 경도된 나머지 발달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개인적 삶의 

경험을 무시할 수 있다 그 형태와 정도는 (Shakespeare & Watson, 2001; Shakespeare, 2006). 

다르겠지만 누구나 자신이 가진 신체적 차이 혹은 약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 그러한 신체적 . 

차이 혹은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난관과 그 난관을 해결하면서 

얻게 되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한 사람의 정체성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발달장애를 .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소중한 경험은 사회적 모델에서 강조하는 사회 구조적 장벽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상호작용적 모델3) 

발달장애에 대한 상호작용적 모델 은 년대부터 북유럽 국가들에서 발전(Relational Model)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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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과제수행을 위한 적응 능력의 제한이다 만약 적응 능력 또는 적응 행동 이라는 추가적 . ‘ ’ ‘ ’

진단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지능 지수 기준만을 적용할 경우 발달장애 과잉 진단의 문제가 발생할 ,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출신 아이들의 경우 (Ministry of Children and Equality, 2016). , 

문화적 소외나 학습 결손으로 인해 지능 지수 검사 결과가 낮다 하더라도 일상생활 적응 행동에 

있어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 기준은 발달장애가 세 이전에 진단되거나 발생한 . 18

것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Helsedirektoratet, 2018).

발달장애는 의 분류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지 하위 유형으로 분류한다ICD-10 6

(Helsedirektoratet, 2018).

분류기호 경도 지적장애F70: (IQ 50~69)① 

분류기호 중등도 지적장애F71: (IQ 35~49)② 

분류기호 중도 지적장애F72: (IQ 20~34)③ 

분류기호 최중도 지적장애 미만F73: (IQ 20 )④ 

분류기호 기타 지적장애F78: ⑤ 

분류기호 명시되지 않은 지적장애F79: ⑥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능 검사 도구는 웩슬러 지능 검사 이(Wechsler Intelligence Scale)

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적응 능력 검사 도구는 (Ministry of Children and Equality, 2016). 

바인랜드 적응 행동 검사 이다 검사 결과 지능과 적응 (Vineland Adaptive Behavior Scale) . 

능력에서 낮은 수치가 지식 이해력 및 학습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것일 때 발달장애로 진단되며, , 

그 낮은 수치가 동기 부족이나 정신적 장애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Ministry of Children 

and Equality, 2016).

발달장애에 대한 의료적 모델은 개인적 모델로서 할 수 없음 혹은 장애의 문제 가 개인 내에 , ' '

있다고 여긴다 따라서 한 개인이 지적 기능의 손상 또는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은 . , 

자신과 관련된 일상생활 및 법적 주요 결정에 있어 무시되거나 배제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기도 

한다 대다수의 사람은 자기 삶의 중요한 결정을 위해 다양한 주변 사람들에게서 (Degener, 2016). 

관련 정보의 도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에게 자신의 문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 

조력자와 읽기 쉬운 형태의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간과한다 이렇게 개인 중심적 접근인 . 

의료적 모델은 개인을 둘러싼 사회와 환경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Barne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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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모델2) 

장애를 개인 내 문제로 바라보고 교정 또는 치료를 강조하던 의료적 모델에 대해 반대하며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 이 년대 영국에서 등장하였다 사회적 (Social Model) 1980 (Barnes, 2020). 

모델 은 신체적 손상과는 무관하게 사회적 장벽 때문에 할 수 없게 되는 (Social Model) ‘ (barriers)‘

것 혹은 장애화 되는 것이라 바라보고 그 사회적 장벽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Disablement) , 

즉 사회적 모델은 발달장애에 관한 우리의 시선을 환경을 향해 (Watson & Vehmas, 2020). ,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Tøssebro, 2010).

사회적 모델은 지적 손상 내지는 개인의 독특한 특징에 따른 활동과 행위를 제한해야 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닌 독특한 것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unique) (Tøssebro, 2010). 

달리 말해 변해야 할 것은 개인의 독특한 특성이 아니라 한 개인이 발달할 수 없도록 발달장애로 , 

만드는 사회 속에 존재하는 물리적 및 심리적 장벽이다 중요한 것은 사회가 특정 신체적 특징을 . 

가진 사람을 위해 구축되어 지적 손상과 같은 다른 신체적 특징을 가진 사람들의 사회적 활동과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발달장애는 사회에 의해 형성되(Askheim, 2003). 

는 것으로 이해되며 개인을 둘러싼 환경 개선과 관련된 조치가 필요하다, (Ministry of Justice 

and Public Security, 2005).

하지만 사회적 모델은 지체장애 중심으로 발전한 개념이기에 발달장애와 관련된 삶의 경험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Shakespeare, 2006; Shakespeare & Watson, 

즉 사회적 장벽이라는 것이 대부분 건물 계단과 같은 가시적으로 눈에 드러나는 물리적 2001). , 

구조임에 반해 발달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장벽은 사람들 간의 관계 혹은 심리적 환경과 같이 , 

비가시적인 것이 대다수이다 이러한 심리적 환경은 조정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 . 

않기 때문에 사회적 모델을 발달장애에 적용하는 것에 한계를 지닌다 또한 사회 (Owens, 2015). , 

구조적 장벽 혹은 문제에만 경도된 나머지 발달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개인적 삶의 

경험을 무시할 수 있다 그 형태와 정도는 (Shakespeare & Watson, 2001; Shakespeare, 2006). 

다르겠지만 누구나 자신이 가진 신체적 차이 혹은 약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 그러한 신체적 . 

차이 혹은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난관과 그 난관을 해결하면서 

얻게 되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한 사람의 정체성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발달장애를 .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소중한 경험은 사회적 모델에서 강조하는 사회 구조적 장벽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상호작용적 모델3) 

발달장애에 대한 상호작용적 모델 은 년대부터 북유럽 국가들에서 발전(Relational Model)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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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달장애 이해와 지원 방식이다 상호작용적 (Ministry of Children and Equality, 2016). 

접근은 한 개인의 지적 손상과 그 개인을 둘러싼 사회 환경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지 않는다

의료적 모델은 발달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경험하는 삶의 문제의 (Tøssebro, 2004). 

원인을 개인의 지적 손상 때문으로 사회적 접근은 사회적 장벽 때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려 하였다, . 

하지만 상호작용적 접근에서는 개인 내 지적 손상과 사회적 장벽을 명확히 구분 짓는 것을 지양하고, 

개인과 사회 간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다 즉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장애는 개인의 특성 또는 . , 

잠재력과 개인에게 부여된 사회적 요구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때 발생한다고 본다(Ellingsen &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인지적 손상은 학교나 직장과 같은 장벽을 만나기 전까지 Sandvin, 2014). , 

발달장애 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 (H. Gjertsen et al., 2021).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장애를 개인적 능력과 사회적 환경 사이의 불일치 또는 격차로 보는 

관점을 상호작용 모델 또는 갭 모델이라 한다 갭 모델에 따르면 환경을 변경함과 동시에 (GAP) . 

개인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활동이나 참여에서 할 수 없음 내지는 제약을 줄이거나 보완할 ‘ ’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와 같다. [ 45] .

그림 노르웨이 노동 및 사회통합부 에서 제시하는 [ 45]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Inclusion, 2003)

장애의 갭 모델(GAP) 

또한 장애에 대한 갭 모델 또는 상호작용적 모델과 의료적 및 사회적 접근의 차이는 , (Gap) 

아래 그림 과 같다[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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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의료적 모델 사회적 모델 상호작용적 모델의 차이[ 46] , , 

장애에 대한 갭 모델 또는 상호작용적 모델은 장애인권에 관한 국제적 협약인 (Gap) (Relational)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에서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CRPD)

제시하는 장애의 정의와 가장 가깝다(Ministry of Children and Equality, 2016).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지닌 사람과 그들이 다른 사람과 동“ , 

등하게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한다.” (United Nations, 2016, Preamble No. 5)

이처럼 장애는 유동적인 개념인데도 구체적이고 세분화하여 정의하는 것 자체가 의료적 혹은 

신체적 손상에만 집중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는 각 국가의 법률에 . 

장애를 정의할 때 포괄적으로 정의하거나 아예 정의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다(Kazou, 

2017).

노르웨이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및 위원회의 장애믜 정의를 반영하여 장애에 대한 의료적 진단을 , 

참조하지만 신체적 손상의 차이에 따라 장애를 세분화하여 법적으로 정의하지 않는다 오욱찬( , 

예를 들어 노르웨이 국가보험법2016; Ministry of Children and Equality, 2016). , (National 「

은 장애수당 수혜 대상자를 정의하는 데 있어 장애를 노동 Insurance Act) (Disability Benefit) ‘」

능력 감소 로 정의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질병’ (Ministry of Labor and Inclusion, 1997). ‘ , 

상해 결함 등으로 노동 능력이 최소 이상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감소한 경우 라 정의한다, 50% ’ . 

교육법 에서도 구체적이고 세분된 장애 명명 없이 단지 장애 라는 한 (Education Act) (label) ‘ ’「 」

단어만 언급될 뿐이다 교육법 제 조 항에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2019). 9 2「 」 

나오는 다음의 문장과 같이 말이다 학교는 장애를 가진 학생의 요구에 맞는 환경을 갖추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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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달장애 이해와 지원 방식이다 상호작용적 (Ministry of Children and Equality, 2016). 

접근은 한 개인의 지적 손상과 그 개인을 둘러싼 사회 환경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지 않는다

의료적 모델은 발달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경험하는 삶의 문제의 (Tøssebro, 2004). 

원인을 개인의 지적 손상 때문으로 사회적 접근은 사회적 장벽 때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려 하였다, . 

하지만 상호작용적 접근에서는 개인 내 지적 손상과 사회적 장벽을 명확히 구분 짓는 것을 지양하고, 

개인과 사회 간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다 즉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장애는 개인의 특성 또는 . , 

잠재력과 개인에게 부여된 사회적 요구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때 발생한다고 본다(Ellingsen &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인지적 손상은 학교나 직장과 같은 장벽을 만나기 전까지 Sandvin, 2014). , 

발달장애 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 (H. Gjertsen et al., 2021).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장애를 개인적 능력과 사회적 환경 사이의 불일치 또는 격차로 보는 

관점을 상호작용 모델 또는 갭 모델이라 한다 갭 모델에 따르면 환경을 변경함과 동시에 (GAP) . 

개인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활동이나 참여에서 할 수 없음 내지는 제약을 줄이거나 보완할 ‘ ’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와 같다. [ 45] .

그림 노르웨이 노동 및 사회통합부 에서 제시하는 [ 45]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Inclusion, 2003)

장애의 갭 모델(GAP) 

또한 장애에 대한 갭 모델 또는 상호작용적 모델과 의료적 및 사회적 접근의 차이는 , (Gap) 

아래 그림 과 같다[ 46] .

- 283 -

그림 의료적 모델 사회적 모델 상호작용적 모델의 차이[ 46] , , 

장애에 대한 갭 모델 또는 상호작용적 모델은 장애인권에 관한 국제적 협약인 (Gap) (Relational)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에서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CRPD)

제시하는 장애의 정의와 가장 가깝다(Ministry of Children and Equality, 2016).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지닌 사람과 그들이 다른 사람과 동“ , 

등하게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한다.” (United Nations, 2016, Preamble No. 5)

이처럼 장애는 유동적인 개념인데도 구체적이고 세분화하여 정의하는 것 자체가 의료적 혹은 

신체적 손상에만 집중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는 각 국가의 법률에 . 

장애를 정의할 때 포괄적으로 정의하거나 아예 정의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다(Kazou, 

2017).

노르웨이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및 위원회의 장애믜 정의를 반영하여 장애에 대한 의료적 진단을 , 

참조하지만 신체적 손상의 차이에 따라 장애를 세분화하여 법적으로 정의하지 않는다 오욱찬( , 

예를 들어 노르웨이 국가보험법2016; Ministry of Children and Equality, 2016). , (National 「

은 장애수당 수혜 대상자를 정의하는 데 있어 장애를 노동 Insurance Act) (Disability Benefit) ‘」

능력 감소 로 정의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질병’ (Ministry of Labor and Inclusion, 1997). ‘ , 

상해 결함 등으로 노동 능력이 최소 이상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감소한 경우 라 정의한다, 50% ’ . 

교육법 에서도 구체적이고 세분된 장애 명명 없이 단지 장애 라는 한 (Education Act) (label) ‘ ’「 」

단어만 언급될 뿐이다 교육법 제 조 항에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2019). 9 2「 」 

나오는 다음의 문장과 같이 말이다 학교는 장애를 가진 학생의 요구에 맞는 환경을 갖추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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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무엇보다 차별금지와 접근성에 관한 법 에.” (Anti-Discrimination and Accessibility Act)「 」

서는 기능적 능력 사회적으로 창출된 장벽 및 기능 감소 정도만 장애가 무엇인지 추측할 ‘ ’, ‘ ’ ‘ ’ 

수 있는 용어의 전부다 예를 들어 이 법의 제 조 (Ministry of Culture and Equality, 2017). , 1

항에서는 목적 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1 ‘ ’ (Ministry of Culture and Equality, 2017).

이 법의 목적은 평등과 동등을 촉진하고 기능적 능력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 , 

사회 참여에 대한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며 기능 감소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 

는 것이다 이 법은 사회적으로 창출된 장애 장벽을 감소시키고 새로운 장애 장벽이 ... , 

생성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르웨이의 발달장애 정의는 의료적 진단을 참조하지만 의료적 진단만을 근거로 , 

지원을 결정하지 않는다 장애는 신체적 손상 또는 (Ministry of Children and Equality, 2016). 

개인의 잠재력과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능력 기준 또는 환경 간 불일치의 결과이다 즉 한 사람에게 . , 

나타나는 할 수 없음 내지 장애 는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간 상호작용의 결과이기에 장애를 ‘ ’ ‘ ’

의료적 관점에서 세부적 손상 부위와 결부시켜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지양 한다 이는 ( ) . 止揚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밝히고 있는 장애의 정의와도 일치한다.

나아가 노르웨이는 장애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가 제안한 것과 같이 유연하면서도 포괄적으

로 정의한다 오욱찬 특정 장애에 대한 명칭을 법률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Kazou, 2017; , 2016). 

특정 손상에 따라 구체적으로 장애를 구분하는 정의를 제시하지 않는다 장애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 

할수록 손상이나 부족한 부분에 집중되는 현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 . , 

보건복지법 제 조는 발달장애인을 향한 강요와 폭력에 대한 (Health and Care Service Act) 9 ‘「 」 

법적 규제(Legal Certainty in the Use of Coercion and Force against Certain Persons 

에 관한 것임에도 발달장애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제시하지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않는다(Ministry of Health and Care Services, 2022).

나 발달장애인 조기노화의 개념적 정의. 

개념적 정의1) 

조기노화는 연령에 비해 기능적 감소가 더 일찍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며 조기노화는 생물학적 , 

요인과 환경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일어난다 특히 신체적 조건과 사회적(Folkestad, 2003). , , 

환경적 지원 사이의 격차로 인해 낮은 기능을 보이는 발달장애인에게 있어 조기노화의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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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원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시간적 차원에서 보면 많은 발달장애인들의 노화 과정은 일반 인구 대비 더 일찍 시작된다, . 

특히 다운증후군을 가진 발달장애인의 경우 노화 과정이 년 정도 더 일찍 시작되기도 한다20~30

기능적 차원에서의 노화는 어떤 과제를 성취하는 (Ministry of Children and Inclusion, 2013). 

정도가 최상의 능력을 보였을 때보다 낮아지는 시점인데 발달장애인의 과제 성취 수준 평가의 , 

일관성 확보의 한계로 기능적 차원에서 조기노화의 시점을 추정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인식된 조기노화는 자신이 스스로 늙고 있다는 느낌을 말하며 생물학적 노화는 신체 장기의 기능 , 

저하로서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신체 상태를 확인하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인식된 

조기노화에 비해 보다 객관적인 추정이 가능하다 사회적 조기노화는 사회적 역할과 기대가 그 . 

인구 집단 평균에게 부여된 것에 비해 일찍 낮아지는 현상이다 사회적 조기노화는 직장에서의 . 

조기은퇴와 노인을 대하는 타인의 태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마지막으로 발달장(Gjertsen, 2008). , 

애인은 종종 문화적 차원에서 조기노화에 대한 이중의 경험을 하게 된다 그들은 낮은 지적 능력과 . 

기능으로 인해 실제보다 어린것처럼 인식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움을 더 많이 필요로 , 

하는 사람이기에 실제보다 더 늙은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Thorsen, 2012).

나아가 발달장애의 조기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대수명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르웨이. 

의 전체 인구 평균 기대수명은 세로 추정하며 발달장애인의 기대수명 역시 현저히 높아졌지만82 , , 

장애정도에 따라 상당한 변동이 있다 표 참조(< 66> , Ministry for Children and Equality, 2016). 

경도의 발달장애인 대다수가 일반 인구와 동일한 기대수명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레트 증, (Rett)

후군 윌리엄 증후군 다운 증후군과 같이 최중도의 장애를 유발하는 유전적 요인, (Williams) , (Down)

을 지닌 발달장애인의 기대수명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Prasher & Janicki, 2019). , 

다운증후군을 가진 발달장애인의 경우 평균 기대수명은 세로 매우 낮다54 (Larsen, 2014).

표 발달장애인의 기대수명< 66> (Ministry of Children and Inclusion, 2013)

발달장애 정도 기대 수명

경도 세76~80

중도 세69~75

최중도 세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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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무엇보다 차별금지와 접근성에 관한 법 에.” (Anti-Discrimination and Accessibility Act)「 」

서는 기능적 능력 사회적으로 창출된 장벽 및 기능 감소 정도만 장애가 무엇인지 추측할 ‘ ’, ‘ ’ ‘ ’ 

수 있는 용어의 전부다 예를 들어 이 법의 제 조 (Ministry of Culture and Equality, 2017). , 1

항에서는 목적 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1 ‘ ’ (Ministry of Culture and Equality, 2017).

이 법의 목적은 평등과 동등을 촉진하고 기능적 능력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 , 

사회 참여에 대한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며 기능 감소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 

는 것이다 이 법은 사회적으로 창출된 장애 장벽을 감소시키고 새로운 장애 장벽이 ... , 

생성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르웨이의 발달장애 정의는 의료적 진단을 참조하지만 의료적 진단만을 근거로 , 

지원을 결정하지 않는다 장애는 신체적 손상 또는 (Ministry of Children and Equality, 2016). 

개인의 잠재력과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능력 기준 또는 환경 간 불일치의 결과이다 즉 한 사람에게 . , 

나타나는 할 수 없음 내지 장애 는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간 상호작용의 결과이기에 장애를 ‘ ’ ‘ ’

의료적 관점에서 세부적 손상 부위와 결부시켜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지양 한다 이는 ( ) . 止揚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밝히고 있는 장애의 정의와도 일치한다.

나아가 노르웨이는 장애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가 제안한 것과 같이 유연하면서도 포괄적으

로 정의한다 오욱찬 특정 장애에 대한 명칭을 법률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Kazou, 2017; , 2016). 

특정 손상에 따라 구체적으로 장애를 구분하는 정의를 제시하지 않는다 장애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 

할수록 손상이나 부족한 부분에 집중되는 현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 . , 

보건복지법 제 조는 발달장애인을 향한 강요와 폭력에 대한 (Health and Care Service Act) 9 ‘「 」 

법적 규제(Legal Certainty in the Use of Coercion and Force against Certain Persons 

에 관한 것임에도 발달장애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제시하지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않는다(Ministry of Health and Care Services, 2022).

나 발달장애인 조기노화의 개념적 정의. 

개념적 정의1) 

조기노화는 연령에 비해 기능적 감소가 더 일찍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며 조기노화는 생물학적 , 

요인과 환경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일어난다 특히 신체적 조건과 사회적(Folkestad, 2003). , , 

환경적 지원 사이의 격차로 인해 낮은 기능을 보이는 발달장애인에게 있어 조기노화의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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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원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시간적 차원에서 보면 많은 발달장애인들의 노화 과정은 일반 인구 대비 더 일찍 시작된다, . 

특히 다운증후군을 가진 발달장애인의 경우 노화 과정이 년 정도 더 일찍 시작되기도 한다20~30

기능적 차원에서의 노화는 어떤 과제를 성취하는 (Ministry of Children and Inclusion, 2013). 

정도가 최상의 능력을 보였을 때보다 낮아지는 시점인데 발달장애인의 과제 성취 수준 평가의 , 

일관성 확보의 한계로 기능적 차원에서 조기노화의 시점을 추정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인식된 조기노화는 자신이 스스로 늙고 있다는 느낌을 말하며 생물학적 노화는 신체 장기의 기능 , 

저하로서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신체 상태를 확인하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인식된 

조기노화에 비해 보다 객관적인 추정이 가능하다 사회적 조기노화는 사회적 역할과 기대가 그 . 

인구 집단 평균에게 부여된 것에 비해 일찍 낮아지는 현상이다 사회적 조기노화는 직장에서의 . 

조기은퇴와 노인을 대하는 타인의 태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마지막으로 발달장(Gjertsen, 2008). , 

애인은 종종 문화적 차원에서 조기노화에 대한 이중의 경험을 하게 된다 그들은 낮은 지적 능력과 . 

기능으로 인해 실제보다 어린것처럼 인식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움을 더 많이 필요로 , 

하는 사람이기에 실제보다 더 늙은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Thorsen, 2012).

나아가 발달장애의 조기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대수명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르웨이. 

의 전체 인구 평균 기대수명은 세로 추정하며 발달장애인의 기대수명 역시 현저히 높아졌지만82 , , 

장애정도에 따라 상당한 변동이 있다 표 참조(< 66> , Ministry for Children and Equality, 2016). 

경도의 발달장애인 대다수가 일반 인구와 동일한 기대수명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레트 증, (Rett)

후군 윌리엄 증후군 다운 증후군과 같이 최중도의 장애를 유발하는 유전적 요인, (Williams) , (Down)

을 지닌 발달장애인의 기대수명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Prasher & Janicki, 2019). , 

다운증후군을 가진 발달장애인의 경우 평균 기대수명은 세로 매우 낮다54 (Larsen, 2014).

표 발달장애인의 기대수명< 66> (Ministry of Children and Inclusion, 2013)

발달장애 정도 기대 수명

경도 세76~80

중도 세69~75

최중도 세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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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조기노화 요인2) 

가 신체 생물학적 요인) -

나이가 드는 것 자체가 특정 질병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나이가 듦에 따라 종종 면역력 등의 , 

감소로 질병 발병 위험이 커진다 노인은 질병 기간 후 회복에 더 오랜 (Sandberg et al., 2015).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회복하더라도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나빠지기 쉽다 즉(Wyller, 2020), . , 

노년기의 잦은 질병은 조기노화를 촉진한다(Sandberg et al., 2015; Strydom et al., 2016). 

노르웨이에서 노인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또는 퇴직연금 수령 시기인 만 세를 의미하며65 (Ministry 

노년기는 일반적으로 유럽 노년기 인구 건강에 대한 국가 of Labor and Inclusion, 1997), 

간 비교 연구에서 제시한 세 이후 시기를 의미한다55 (Haveman et al., 2011). 

세균 및 바이러스 감염성 질환 소화기 질환 호흡기 질환 각종 부상 및 유전 질환은 발달장애 , , , 

노인들 사이에서 일반 노인보다 더 빈번히 일찍 나타난다(O'Leary et al., 2018; Sandberg et 

또한 두 개 이상의 질환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인 다중질환도 빈번히 나타남으로써 al., 2015). ,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를 촉진한다(Deborah et al., 2018; Hermans & Evenhuis, 2014).

시각 및 청각 기능 저하와 같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도 발달장애인의 경우 더 이른 시기에 

일어나기 시작한다(Coppus, 2013; Liao et al., 2021; Sandberg et al., 2015; Zigman, 2013). 

일반 인구 집단에서 청력 상실은 세 이후 일어나는 현상인 데 반해 발달장애인의 경우 세부터 50 , 40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감각 기관의 조기 기능 저하는 이동성 저하 및 (Coppus, 2017). 

사회활동 참여에 제약을 유발함으로 조기노화를 촉진할 수 있다.

발달장애를 유발하는 각종 유전적 증후군 레트증후군 윌리엄증후군 다운증후군 등 으로 인한 ( , , )

지적 영역 외에 신체 기관의 기능 저하는 발달장애인 조기노화의 특별한 요인이 되기도 하다. 

특히 다운증후군은 다양한 신체 기관의 발달 지연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증후군이다 노르웨이에서, . 

는 매년 약 명의 다운증후군을 가진 어린이가 태어난다 다운증후군을 가진 60~80 (Larsen, 2014). 

발달장애인은 세 이후부터 노화로 여겨지는 많은 변화를 경험한다 여성의 경우 폐경 시력 30 . , 

및 청력 손실 그리고 기능의 일반적인 저하 가 , (Ballard et al., 2016; Sheehan et al., 2014)

조기에 일어난다.

발달장애 성인과 노인들은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여 형 당뇨병이 발병할 위험이 배에서 배가량 2 2 3

높을뿐만 아니라 더 어린 나이에 발병한다 이러한 높은 유병률의 몇 가지 원인으로는 낮은 활동 . 

수준 비만 대사에 영향을 주는 약물 건강증진 및 예방 활동에 대한 참여 부족을 들 수 있다, , , (Taggart 

et al., 2021).

근골격 문제로 인한 통증은 발달장애인 사이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질병 및 증상이다(Debor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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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동의 et al., 2018; ilish et al., 2019; Haveman et al., 2011; Liao et al., 2021). É

제약과 무기력감을 유발할 수 있다 골다공증 또한 주로 발달장애 노인들에게서 흔하게 보이는 . 

질병이다 이는 유전적 요인 기타 질병으로 인한 이동성 감소 및 항경련제와 같은 약물 사용에 . , 

기인한다 나아가 골다공증으로 인해 약해진 뼈는 (Fritz et al., 2021; Haveman et al., 2011). 

골절을 초래하며 통증 이동 제약 및 무기력감을 초래할 수 있다, .

나 인지적 요인) 

기억력과 문제 해결 속도와 같은 인지 능력은 나이가 듦에 따라 서서히 약화된다 생애 주기. , 

신체활동 사회적 상호작용 및 독서와 같은 인지적 참여 그리고 전 생애 거쳐 경험하는 질병이 , ,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발달장애인은 기본적인 인지 기능 (Engedal & Bjørkløf, 2020). 

및 관련 증후군으로 인한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정상적인 노화에 더해져 그들의 , 

인지 영역에서 조기노화를 촉진 시키기도 한다(Larsen & Wigaard, 2014).

치매는 주로 연령과 관련된 질병이다 알츠하이머 병은 치매의 가장 흔한 형태이다. (Alzheimer) . 

다운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유전적 원인으로 인해 조기에 인지 능력 저하가 발생하고 알츠하이머병

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 다운증후군 외의 원인으로 (Krinsky-McHale & Silverman, 2013). 

인한 발달장애와 관련된 치매 위험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양한데 전반적으로 치매에 걸릴 확률이 , 

비장애 인구와 유사하거나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운증후군은 (Larsen & Wigaard, 2019). 

다양한 신체 기관의 발달 지연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증후군이다 세 이상의 다운증후군을 . 40

가진 사람 대부분이 알츠하이머병의 신경병리학적 증상을 보일 뿐 아니라(Krinsky-McHale & 

세의 다운증후군을 가진 집단 중 이상이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Silverman, 2013), 60 80% 

것으로 추정된다 알츠하이머병과 다운증후군 간의 연결은 다운증후군의 (Strydom et al., 2016). 

특징인 번 염색체 이상과 관련이 있다 번 염색체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21 . 21 - (Amyloid-ß)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단백질은 알츠하이머병의 발병과 관련이 있다, (Krinsky-McHale 

& Silverman, 2013).

다 심리정서적 요인) 

발달장애인의 정신질환 유병률 연구를 살펴보면 노년에 우울증 불안 및 기타 정신질환의 위험이 , 

비장애인들에 비해 높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경도에서 중도의 발달장애(Larsen & Wigaard, 2019). 

인의 경우 정신질환 위험이 배로 증가하며 최중도 발달장애인의 경우 배로 증가한다2 , 3 (Engbr ten, å

발달장애인의 정신질환 증가는 종종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제한 다양한 기대에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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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조기노화 요인2) 

가 신체 생물학적 요인) -

나이가 드는 것 자체가 특정 질병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나이가 듦에 따라 종종 면역력 등의 , 

감소로 질병 발병 위험이 커진다 노인은 질병 기간 후 회복에 더 오랜 (Sandberg et al., 2015).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회복하더라도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나빠지기 쉽다 즉(Wyller, 2020), . , 

노년기의 잦은 질병은 조기노화를 촉진한다(Sandberg et al., 2015; Strydom et al., 2016). 

노르웨이에서 노인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또는 퇴직연금 수령 시기인 만 세를 의미하며65 (Ministry 

노년기는 일반적으로 유럽 노년기 인구 건강에 대한 국가 of Labor and Inclusion, 1997), 

간 비교 연구에서 제시한 세 이후 시기를 의미한다55 (Haveman et al., 2011). 

세균 및 바이러스 감염성 질환 소화기 질환 호흡기 질환 각종 부상 및 유전 질환은 발달장애 , , , 

노인들 사이에서 일반 노인보다 더 빈번히 일찍 나타난다(O'Leary et al., 2018; Sandberg et 

또한 두 개 이상의 질환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인 다중질환도 빈번히 나타남으로써 al., 2015). ,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를 촉진한다(Deborah et al., 2018; Hermans & Evenhuis, 2014).

시각 및 청각 기능 저하와 같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도 발달장애인의 경우 더 이른 시기에 

일어나기 시작한다(Coppus, 2013; Liao et al., 2021; Sandberg et al., 2015; Zigman, 2013). 

일반 인구 집단에서 청력 상실은 세 이후 일어나는 현상인 데 반해 발달장애인의 경우 세부터 50 , 40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감각 기관의 조기 기능 저하는 이동성 저하 및 (Coppus, 2017). 

사회활동 참여에 제약을 유발함으로 조기노화를 촉진할 수 있다.

발달장애를 유발하는 각종 유전적 증후군 레트증후군 윌리엄증후군 다운증후군 등 으로 인한 ( , , )

지적 영역 외에 신체 기관의 기능 저하는 발달장애인 조기노화의 특별한 요인이 되기도 하다. 

특히 다운증후군은 다양한 신체 기관의 발달 지연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증후군이다 노르웨이에서, . 

는 매년 약 명의 다운증후군을 가진 어린이가 태어난다 다운증후군을 가진 60~80 (Larsen, 2014). 

발달장애인은 세 이후부터 노화로 여겨지는 많은 변화를 경험한다 여성의 경우 폐경 시력 30 . , 

및 청력 손실 그리고 기능의 일반적인 저하 가 , (Ballard et al., 2016; Sheehan et al., 2014)

조기에 일어난다.

발달장애 성인과 노인들은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여 형 당뇨병이 발병할 위험이 배에서 배가량 2 2 3

높을뿐만 아니라 더 어린 나이에 발병한다 이러한 높은 유병률의 몇 가지 원인으로는 낮은 활동 . 

수준 비만 대사에 영향을 주는 약물 건강증진 및 예방 활동에 대한 참여 부족을 들 수 있다, , , (Taggart 

et al., 2021).

근골격 문제로 인한 통증은 발달장애인 사이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질병 및 증상이다(Debor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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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동의 et al., 2018; ilish et al., 2019; Haveman et al., 2011; Liao et al., 2021). É

제약과 무기력감을 유발할 수 있다 골다공증 또한 주로 발달장애 노인들에게서 흔하게 보이는 . 

질병이다 이는 유전적 요인 기타 질병으로 인한 이동성 감소 및 항경련제와 같은 약물 사용에 . , 

기인한다 나아가 골다공증으로 인해 약해진 뼈는 (Fritz et al., 2021; Haveman et al., 2011). 

골절을 초래하며 통증 이동 제약 및 무기력감을 초래할 수 있다, .

나 인지적 요인) 

기억력과 문제 해결 속도와 같은 인지 능력은 나이가 듦에 따라 서서히 약화된다 생애 주기. , 

신체활동 사회적 상호작용 및 독서와 같은 인지적 참여 그리고 전 생애 거쳐 경험하는 질병이 , ,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발달장애인은 기본적인 인지 기능 (Engedal & Bjørkløf, 2020). 

및 관련 증후군으로 인한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정상적인 노화에 더해져 그들의 , 

인지 영역에서 조기노화를 촉진 시키기도 한다(Larsen & Wigaard, 2014).

치매는 주로 연령과 관련된 질병이다 알츠하이머 병은 치매의 가장 흔한 형태이다. (Alzheimer) . 

다운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유전적 원인으로 인해 조기에 인지 능력 저하가 발생하고 알츠하이머병

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 다운증후군 외의 원인으로 (Krinsky-McHale & Silverman, 2013). 

인한 발달장애와 관련된 치매 위험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양한데 전반적으로 치매에 걸릴 확률이 , 

비장애 인구와 유사하거나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운증후군은 (Larsen & Wigaard, 2019). 

다양한 신체 기관의 발달 지연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증후군이다 세 이상의 다운증후군을 . 40

가진 사람 대부분이 알츠하이머병의 신경병리학적 증상을 보일 뿐 아니라(Krinsky-McHale & 

세의 다운증후군을 가진 집단 중 이상이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Silverman, 2013), 60 80% 

것으로 추정된다 알츠하이머병과 다운증후군 간의 연결은 다운증후군의 (Strydom et al., 2016). 

특징인 번 염색체 이상과 관련이 있다 번 염색체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21 . 21 - (Amyloid-ß)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단백질은 알츠하이머병의 발병과 관련이 있다, (Krinsky-McHale 

& Silverman, 2013).

다 심리정서적 요인) 

발달장애인의 정신질환 유병률 연구를 살펴보면 노년에 우울증 불안 및 기타 정신질환의 위험이 , 

비장애인들에 비해 높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경도에서 중도의 발달장애(Larsen & Wigaard, 2019). 

인의 경우 정신질환 위험이 배로 증가하며 최중도 발달장애인의 경우 배로 증가한다2 , 3 (Engbr ten, å

발달장애인의 정신질환 증가는 종종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제한 다양한 기대에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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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하는 능력 제한 스트레스 부담스러운 생활사건에 대처하는 능력 제한과 연관이 있다 게다가 , , .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고 자기 결정 수준이 낮은 생활상황은 정신적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발달장애인은 심리정서적 위험 요인으로 인해 정신 건강에 문제를 . 

보일 확률이 일반인보다 높으나 발달장애 노인의 정신 건강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가 많지 않아 , 

그 근거가 매우 제한적이다(Norwegian Association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010).

라 환경적 요인) 

발달장애 성인의 건강변화 검진을 위한 의료적 지원 및 지원인력의 전문성은 발달장애인의 조기노

화에 매우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복잡한 진단과 의사소통 문제 서비스 제공자의 . , 

건강관리에 대한 낮은 전문성 및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부족(Ellingsen et al., 2020) (Eiane & 

은 발달장애인의 질병 통증 및 건강의 저하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는 Gjermestad, 2019) , 

것을 어렵게 한다 발달장애인에게 있어 순발력과 운동성 감소 수면 패턴의 변화 및 요실금 현상 . , 

등은 별다른 의심 없이 노화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발달장애 성인에게 있어 혼란스럽고 도전적이며 . 

변화된 행동은 발달장애의 특성으로만 해석되고 치매 진단을 위한 추가적인 추적과 평가로 이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나이가 듦에 따른 신체적 변화와 관련한 질환은 종종 치료되지 않고 . 

방치되기도 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Bowers et al., 2014; Eiane & Gjermestad, 2019). 

중 치매 의심 환자의 만을 대상으로 치매 진단 및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고하고 있다17%

(Westerberg, 2013).

증가한 기대수명으로 인해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노인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 시스템은 조기노화를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 의사와의 정기적인 건강상담은 초기 . 

건강변화를 포착하고 조기에 질병을 치료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연령 (Robertson et al., 2014). 

관련 질환 및 기능 저하의 초기 징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에 맞춘 조기 징후 평가도구는 ‘ ’ 

그들의 질환을 추적하는 데 있어 체계성을 보장해 줄 것이다 노년기 건강변화와 관리를 위한 . 

발달장애인 맞춤형 건강교육을 통해 노년기 건강관리 역량을 기르는 것도 조기노화 예방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Santos et al.,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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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애인 서비스 발전의 역사적 배경. 

대규모 시설과 특별법 중심의 장애인 서비스 년대까지1) (1950 )

년대까지 노르웨이도 미국 등 다른 서구 나라들과 같이 대규모 시설들이 발달장애인에 1950

대한 주거 서비스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동시에 수 천명을 수용하는 미국의 . 

시설들과 달리 노르웨이의 시설은 약 여 명을 수용하였지만 두 나라의 시설들은 300~400 , 

그 규모만이 다를 뿐 발달장애인들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살아간다는 점과 철저하게 통제되어 

살아간다는 점에서 구금시설‘ (total institution)41) 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는 열등한 유전자’ . 

의 소유자로 여겨졌던 발달장애인을 우등한 유전자의 소유자로 여겨졌던 일반인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분리하고자 하였던 유럽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던 우생학42)적 영향의 

결과였다 이 시기의 대다수 시설은 당시 교육불가능급. ‘ (non-educable)43) 정신지체라고 ’ 

판별되어진 사람들을 위해 설립되었다 이러한 시설의 대부분은 기본적인 건강을 돌보기 . 

위한 요양원과 같이 운영되었지만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과 같은 사회적 기술들을 습득할 , 

기회들은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 윤상원( , 2012).

정상화 운동 년대 이후2) (1960 )

가 정상화 운동과 공간적 통합을 위한 시설폐쇄) 

년대 발달장애인들의 시설 수용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갔다1960

시설에서 살아가는 발달장애 성인과 어린이들의 고립된 생활조건에 대한 취약성(Johnsen, 2014). 

이 세상에 알려졌다 노르웨이 기자들은 발달장애 아동들이 시설 및 특수학교에서 가혹하고 비윤리적. 

41) 구금시설 또는 총체적 제도 은 어빙 고프먼 에 의하면 성원들이 다른  ( ) (Erving Goffman, 2018)
사회로부터 고립된 채 살아가도록 요구되는 감옥 수도원 병원과 같은 사회조직을 말한다 자신의 ( , , ) . 
집에서 살고 다양한 장소에서 일하고 먹고 자고 레저 활동을 하는 정상적인 사회생활과는 , , , , 
대조적으로 사회행위가 단일한 장소에만 제한되는 것이 이 총체적 제도의 특징이다, .

42) 인간을 유전적으로 개량하는 것을 목표로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나치에 의해 열등한  
유전자의 소유자로서 유대인 장애인 등의 격리 수용과 학살의 근거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

43) 년까지 미국정신지체학회 는 정신지체 를 교육가능급 1973 (AAMR) (Mental Retardation) (Educabl
훈련가능급 요보양급 으로 나누어 교육이 가능한 인간과 교육이 e), (Trainable), (Custodial)

불가능한 인간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었다 정신지체는 지체라는 부정적 의미로 (Grossman, 1983). 
인해 년 지적장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참고로 노르웨이에서 지적장애는 발달장애와 같은 2010 . 
용어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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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하는 능력 제한 스트레스 부담스러운 생활사건에 대처하는 능력 제한과 연관이 있다 게다가 , , .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고 자기 결정 수준이 낮은 생활상황은 정신적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발달장애인은 심리정서적 위험 요인으로 인해 정신 건강에 문제를 . 

보일 확률이 일반인보다 높으나 발달장애 노인의 정신 건강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가 많지 않아 , 

그 근거가 매우 제한적이다(Norwegian Association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010).

라 환경적 요인) 

발달장애 성인의 건강변화 검진을 위한 의료적 지원 및 지원인력의 전문성은 발달장애인의 조기노

화에 매우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복잡한 진단과 의사소통 문제 서비스 제공자의 . , 

건강관리에 대한 낮은 전문성 및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부족(Ellingsen et al., 2020) (Eiane & 

은 발달장애인의 질병 통증 및 건강의 저하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는 Gjermestad, 2019) , 

것을 어렵게 한다 발달장애인에게 있어 순발력과 운동성 감소 수면 패턴의 변화 및 요실금 현상 . , 

등은 별다른 의심 없이 노화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발달장애 성인에게 있어 혼란스럽고 도전적이며 . 

변화된 행동은 발달장애의 특성으로만 해석되고 치매 진단을 위한 추가적인 추적과 평가로 이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나이가 듦에 따른 신체적 변화와 관련한 질환은 종종 치료되지 않고 . 

방치되기도 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Bowers et al., 2014; Eiane & Gjermestad, 2019). 

중 치매 의심 환자의 만을 대상으로 치매 진단 및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고하고 있다17%

(Westerberg, 2013).

증가한 기대수명으로 인해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노인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 시스템은 조기노화를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 의사와의 정기적인 건강상담은 초기 . 

건강변화를 포착하고 조기에 질병을 치료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연령 (Robertson et al., 2014). 

관련 질환 및 기능 저하의 초기 징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에 맞춘 조기 징후 평가도구는 ‘ ’ 

그들의 질환을 추적하는 데 있어 체계성을 보장해 줄 것이다 노년기 건강변화와 관리를 위한 . 

발달장애인 맞춤형 건강교육을 통해 노년기 건강관리 역량을 기르는 것도 조기노화 예방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Santos et al.,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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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애인 서비스 발전의 역사적 배경. 

대규모 시설과 특별법 중심의 장애인 서비스 년대까지1) (1950 )

년대까지 노르웨이도 미국 등 다른 서구 나라들과 같이 대규모 시설들이 발달장애인에 1950

대한 주거 서비스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동시에 수 천명을 수용하는 미국의 . 

시설들과 달리 노르웨이의 시설은 약 여 명을 수용하였지만 두 나라의 시설들은 300~400 , 

그 규모만이 다를 뿐 발달장애인들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살아간다는 점과 철저하게 통제되어 

살아간다는 점에서 구금시설‘ (total institution)41) 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는 열등한 유전자’ . 

의 소유자로 여겨졌던 발달장애인을 우등한 유전자의 소유자로 여겨졌던 일반인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분리하고자 하였던 유럽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던 우생학42)적 영향의 

결과였다 이 시기의 대다수 시설은 당시 교육불가능급. ‘ (non-educable)43) 정신지체라고 ’ 

판별되어진 사람들을 위해 설립되었다 이러한 시설의 대부분은 기본적인 건강을 돌보기 . 

위한 요양원과 같이 운영되었지만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과 같은 사회적 기술들을 습득할 , 

기회들은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 윤상원( , 2012).

정상화 운동 년대 이후2) (1960 )

가 정상화 운동과 공간적 통합을 위한 시설폐쇄) 

년대 발달장애인들의 시설 수용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갔다1960

시설에서 살아가는 발달장애 성인과 어린이들의 고립된 생활조건에 대한 취약성(Johnsen, 2014). 

이 세상에 알려졌다 노르웨이 기자들은 발달장애 아동들이 시설 및 특수학교에서 가혹하고 비윤리적. 

41) 구금시설 또는 총체적 제도 은 어빙 고프먼 에 의하면 성원들이 다른  ( ) (Erving Goffman, 2018)
사회로부터 고립된 채 살아가도록 요구되는 감옥 수도원 병원과 같은 사회조직을 말한다 자신의 ( , , ) . 
집에서 살고 다양한 장소에서 일하고 먹고 자고 레저 활동을 하는 정상적인 사회생활과는 , , , , 
대조적으로 사회행위가 단일한 장소에만 제한되는 것이 이 총체적 제도의 특징이다, .

42) 인간을 유전적으로 개량하는 것을 목표로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나치에 의해 열등한  
유전자의 소유자로서 유대인 장애인 등의 격리 수용과 학살의 근거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

43) 년까지 미국정신지체학회 는 정신지체 를 교육가능급 1973 (AAMR) (Mental Retardation) (Educabl
훈련가능급 요보양급 으로 나누어 교육이 가능한 인간과 교육이 e), (Trainable), (Custodial)

불가능한 인간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었다 정신지체는 지체라는 부정적 의미로 (Grossman, 1983). 
인해 년 지적장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참고로 노르웨이에서 지적장애는 발달장애와 같은 2010 . 
용어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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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대우를 받고 있음을 고발하였다 이는 발달장애인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야 함을 . 

강조하는 북유럽 사회의 정상화 운동의 확산과도 관계가 있다 정상화 운동은 ‘ (Normalization)’ . 

덴마크의 부모운동 활동가이자 장애복지 행정관이었던 닐스 뱅크 미켈센- (Niels Bank-Mikkelsen)

이 법률 개정을 위해 적용하기 시작하여 스웨덴의 의사 벵트 니르예 에 의해 그 (Bengt Nirje)

주요 내용이 정리되었으며 미국 시라큐스대학 교수 울프 울펜스버거 가 , (Wolf Wolfensberger)

사회학적으로 재해석하며 자립생활을 위한 국제적인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Bank-Mikkelsen, 

정상화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1980; Johnsen, 2001; Nirje, 1980; Wolfensberger, 1980). (Nirje, 

1980).

정상화란 남들이 누리는 정상적인 삶의 리듬을 공유하는 것이다 프라이버시“ . , ① 

활동들 상호책임과 같은 하루의 정상적인 리듬을 공유하는 것 자신이 거주하는 , , ② 

집 학교 직장과 일부 사회적 교류가 있는 여가 활동과 같은 일주일의 정상적인 리듬, , 

을 공유하는 것 그리고 절기마다 경험하는 가정과 지역사회 관습 및 삶의 다양한 , ③ 

모습과 방식들을 한 해의 정상적인 리듬으로 공유하는 것이다.”(pp. 32~33)

다시 말하자면 정상화는 발달장애인들도 누구나 누리는 정상적인 삶의 조건에 최대한 가깝게 , 

생활하게 하는 것이다 자신이 나고 자란 동네에서 학교를 다니고 지역사회의 여가 시설을 이용하는 . , 

정상적 삶의 패턴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년대에 발달장애 아동과 성인의 시설 생활 조건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 및 조치가 1970~1980

이루어졌다 부모 조직과 정치인들은 주 정부의 발달장애인 공공 건강 서비스부. ‘ (HVPU)’44)에 

의해 제공되는 시설보호의 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상당한 정치적 압박하에 정부의 . , 

보건사회서비스부 장관은 그 분야의 고위급 인사 부모 정치인 공무‘ (Socialdepartementet)' , , , 

원 및 학자들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 조사위원회의 임무는 발달장. ‘

애인 공공 건강 서비스부 에 의해 제공된 시설보호에 대해 전면적으로 평가하는 (HVPU)’

것이었다 윤상원( , 2012). 

조사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의 생활 여건 에 < (Levek r for psykisk utviklingshemmede)>å

관한 조사결과 보고서(NOU45) 에서 다음과 같은 조사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1985:34)

(Sosialdepartementet, 1985).

44) 발달장애인 주거 서비스 담당부서로 발달장애인 시설이 전적으로 이 부서에 의해 관리 ·
운영되어졌다.

45) 는 의 약자로 노르웨이  ‘NOU’ ‘Norges Offentlige Utendninger(Norwegian Official Report) , 
정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정책 보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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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노르웨이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한 인간 존엄성을 갖고 있으며 사회는 “

모든 시민을 위한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널리 합의되어 있다고 가정합

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인간적 물질적으로 부족한 경우 공공부문은 이에 상응하는 . ,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그룹들은 더 많은 자원에 접. 

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p. 14)

조사위원회의 공식 문서는 노르웨이 사회의 자산을 공평하고 적절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때로는 

발달장애인들에게 특정 공공자원에 대해 최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최종적으로 . 

조사위원회는 시설의 생활 여건은 인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용납될 수 없을뿐만 

아니라 한 집단을 의료적 진단을 기반으로하여 사회로부터 별도로 분리하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하였다. 

나아가 시설문제의 대안으로 시설을 재구조화하는 것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므로 발달장애인 ‘

공공 건강 서비스 의 시설보호는 중단되어야 함을 명백히 밝혔다(HVPU)’ (Sosialdepartementet, 

1985).

이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년 월 일에 임시법인 시설폐쇄법 이 1988 6 10 (Avviklingloven)「 」

제정되었다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시설보호는 년 월 일을 기점으로 (Meyer, 2003). 1991 1 1

종료되고 시설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년 월 일까지 모두 지역사회에 있는 자신의 , 1995 12 31

주거 공간에서 거주해야 하며46) 이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한 재정은 모두 중앙 정부가 각 , 

지방정부에 지원해야 함도 명시하고 있다 시설에서 나온 발달장애인들은 국가주거은행. ‘

규정에 따라 단독 거주도 가능하지만 명이 하나의 아파트 (National Housing Banks)’ 3~4

단지에 이웃으로 살면서 각자 평 이상의 개별 침실 화장실 부엌 및 욕실 등을 갖춘 독립된 17 , , 

주거 공간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주거지원 코디네이터. 

가 거주하며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윤상원(Coordinator) ( , 2012).

정상화 운동의 영향으로 시설문제가 공론화되었고 결국 시설폐쇄에 이르렀다 교육 영역에, . 

서도 지역사회 내 모든 학생을 위한 학교와 평등한 권리 실현 및 포함교육 실현을 목적으로 

년 발달장애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모여 비영리 시민단체인 발달장애인협회1967 (Norsk 

Forbund for Utviklingshemmede)47)를 설립하였다 특히 이 협회는 발달장애 자녀들이 지역사. 

회에서 떨어져 있는 시설로서의 특수학교가 아닌 지역사회 내의 집 근처 일반학교에서 교육받

고 거주할 것을 주장하였다(Johnsen, 2014). 

46) 실제로 마지막 시설 해체 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년 월이었으며 모든 시설이 폐쇄된 후  2008 1 , 
시설폐쇄법 은 년도 년 월 년 월 국회에서 폐지되었다2012~2013 (2012 4 ~2013 3 ) .「 」

47) 협회 홈페이지  https://www.nfunorge.org/Informasjo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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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대우를 받고 있음을 고발하였다 이는 발달장애인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야 함을 . 

강조하는 북유럽 사회의 정상화 운동의 확산과도 관계가 있다 정상화 운동은 ‘ (Normalization)’ . 

덴마크의 부모운동 활동가이자 장애복지 행정관이었던 닐스 뱅크 미켈센- (Niels Bank-Mikkelsen)

이 법률 개정을 위해 적용하기 시작하여 스웨덴의 의사 벵트 니르예 에 의해 그 (Bengt Nirje)

주요 내용이 정리되었으며 미국 시라큐스대학 교수 울프 울펜스버거 가 , (Wolf Wolfensberger)

사회학적으로 재해석하며 자립생활을 위한 국제적인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Bank-Mikkelsen, 

정상화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1980; Johnsen, 2001; Nirje, 1980; Wolfensberger, 1980). (Nirje, 

1980).

정상화란 남들이 누리는 정상적인 삶의 리듬을 공유하는 것이다 프라이버시“ . , ① 

활동들 상호책임과 같은 하루의 정상적인 리듬을 공유하는 것 자신이 거주하는 , , ② 

집 학교 직장과 일부 사회적 교류가 있는 여가 활동과 같은 일주일의 정상적인 리듬, , 

을 공유하는 것 그리고 절기마다 경험하는 가정과 지역사회 관습 및 삶의 다양한 , ③ 

모습과 방식들을 한 해의 정상적인 리듬으로 공유하는 것이다.”(pp. 32~33)

다시 말하자면 정상화는 발달장애인들도 누구나 누리는 정상적인 삶의 조건에 최대한 가깝게 , 

생활하게 하는 것이다 자신이 나고 자란 동네에서 학교를 다니고 지역사회의 여가 시설을 이용하는 . , 

정상적 삶의 패턴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년대에 발달장애 아동과 성인의 시설 생활 조건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 및 조치가 1970~1980

이루어졌다 부모 조직과 정치인들은 주 정부의 발달장애인 공공 건강 서비스부. ‘ (HVPU)’44)에 

의해 제공되는 시설보호의 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상당한 정치적 압박하에 정부의 . , 

보건사회서비스부 장관은 그 분야의 고위급 인사 부모 정치인 공무‘ (Socialdepartementet)' , , , 

원 및 학자들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 조사위원회의 임무는 발달장. ‘

애인 공공 건강 서비스부 에 의해 제공된 시설보호에 대해 전면적으로 평가하는 (HVPU)’

것이었다 윤상원( , 2012). 

조사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의 생활 여건 에 < (Levek r for psykisk utviklingshemmede)>å

관한 조사결과 보고서(NOU45) 에서 다음과 같은 조사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1985:34)

(Sosialdepartementet, 1985).

44) 발달장애인 주거 서비스 담당부서로 발달장애인 시설이 전적으로 이 부서에 의해 관리 ·
운영되어졌다.

45) 는 의 약자로 노르웨이  ‘NOU’ ‘Norges Offentlige Utendninger(Norwegian Official Report) , 
정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정책 보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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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노르웨이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한 인간 존엄성을 갖고 있으며 사회는 “

모든 시민을 위한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널리 합의되어 있다고 가정합

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인간적 물질적으로 부족한 경우 공공부문은 이에 상응하는 . ,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그룹들은 더 많은 자원에 접. 

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p. 14)

조사위원회의 공식 문서는 노르웨이 사회의 자산을 공평하고 적절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때로는 

발달장애인들에게 특정 공공자원에 대해 최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최종적으로 . 

조사위원회는 시설의 생활 여건은 인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용납될 수 없을뿐만 

아니라 한 집단을 의료적 진단을 기반으로하여 사회로부터 별도로 분리하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하였다. 

나아가 시설문제의 대안으로 시설을 재구조화하는 것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므로 발달장애인 ‘

공공 건강 서비스 의 시설보호는 중단되어야 함을 명백히 밝혔다(HVPU)’ (Sosialdepartementet, 

1985).

이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년 월 일에 임시법인 시설폐쇄법 이 1988 6 10 (Avviklingloven)「 」

제정되었다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시설보호는 년 월 일을 기점으로 (Meyer, 2003). 1991 1 1

종료되고 시설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년 월 일까지 모두 지역사회에 있는 자신의 , 1995 12 31

주거 공간에서 거주해야 하며46) 이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한 재정은 모두 중앙 정부가 각 , 

지방정부에 지원해야 함도 명시하고 있다 시설에서 나온 발달장애인들은 국가주거은행. ‘

규정에 따라 단독 거주도 가능하지만 명이 하나의 아파트 (National Housing Banks)’ 3~4

단지에 이웃으로 살면서 각자 평 이상의 개별 침실 화장실 부엌 및 욕실 등을 갖춘 독립된 17 , , 

주거 공간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주거지원 코디네이터. 

가 거주하며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윤상원(Coordinator) ( , 2012).

정상화 운동의 영향으로 시설문제가 공론화되었고 결국 시설폐쇄에 이르렀다 교육 영역에, . 

서도 지역사회 내 모든 학생을 위한 학교와 평등한 권리 실현 및 포함교육 실현을 목적으로 

년 발달장애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모여 비영리 시민단체인 발달장애인협회1967 (Norsk 

Forbund for Utviklingshemmede)47)를 설립하였다 특히 이 협회는 발달장애 자녀들이 지역사. 

회에서 떨어져 있는 시설로서의 특수학교가 아닌 지역사회 내의 집 근처 일반학교에서 교육받

고 거주할 것을 주장하였다(Johnsen, 2014). 

46) 실제로 마지막 시설 해체 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년 월이었으며 모든 시설이 폐쇄된 후  2008 1 , 
시설폐쇄법 은 년도 년 월 년 월 국회에서 폐지되었다2012~2013 (2012 4 ~2013 3 ) .「 」

47) 협회 홈페이지  https://www.nfunorge.org/Informasjo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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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상화 운동과 법률적 통합을 위한 특별법 폐기) 

법률적으로도 년 통합의 원칙과 실천 방향을 이행하고자 년 제정한 특수교육법을 1975 1881

폐지하고 특수교육 관련 내용을 일반 교육법, (Opplæringslova)「 」48)에 통합하였다 이러한 . 

법률에서의 통합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특별법 대신 일반법을 통해 모두가 동일한 법률에 

포함되어 동등한 시민으로서 누리는 보편적 교육 및 복지를 받아야 한다는 정상화의 원칙에 

입각한 조치다(Johnsen, 2014). 

법률적 통합이 필요한 이유를 정상화의 원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어떤 사람이 일반법의 . 

대상이 되어 있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자로서 낙인 찍히거나 분류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뿐만 . 

아니라 이들은 사회 속에 한 구성원으로 사회의 발전 전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 

다른 모든 시민과 같이 평등하며 이것은 개별적 욕구에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 

의미한다 나카조노 야스오( , 2004). 

예를 들어 세기 중반까지 덴마크에서의 발달장애인 정책은 보호주의적 특징을 지녔다 그 , 20 . 

결과 서비스는 특별한 법률과 연결된 특별한 조직 을 가지게 되었다 이 , (special organization) . 

특별한 조직이 격리를 조장하여 다른 시민이 가지는 시민적 권리의 공유를 방해하였다 따라서 .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 조직은 그 나라의 다른 일반법에 통합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르웨이는 사회적 소외 집단을 특정하는 대부분의 특별법을 (Bank-Mikkelsen, 1969). 

폐지하고 일반법에 필요한 조항들을 통합시켰다 참고로 년대 정상화 (Tøssebro, 2016). 1970

운동에 따른 공간의 통합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활시설 및 특수학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대규모 노인요양시설에서부터 심지어 촉법소년을 감금하는 소년원까지 폐쇄하기에 이른다

(Leonardsen & Andrews, 2021; Tøssebro, 2016).

결국 노르웨이의 발달장애인 복지는 정상화 운동의 원칙에 따라 공간적 통합과 함께 법률적 통합을 

지향한다 분리된 공간이 아닌 지역사회 내 일반 시민들과 함께 공간을 공유하여 태어나고 자라며 . 

공부하고 생을 마감하는 것이 발달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 또한 특별법이 아닌 . , 

포괄적인 일반법 속에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노력해 왔다 나아가 이들의 . 

지역사회로의 통합과 보편적 권리 보장을 위해 더 많은 자원을 발달장애인들에게 분배해 왔다.

정상화 운동과 자원분배에 있어 적극적 차별 정책 결과 발달장애 성인의 (Affirmative Action) , 

대부분이 지역사회 내 독립된 주거 공간에서 지원받으며 자립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로 . 

삶이 더욱 윤택해진 결과 발달장애인의 기대수명 또한 급격하게 높아졌다 기대수명이 높아짐에 , . 

따라 발달장애인이 행복한 노년기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다양한 조기노화 예방 

48) 노르웨이 법령 정보 웹 포털  https://lovdata.no/dokument/NL/lov/1998-07-17-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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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와 지원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나 발달장애인을 위한 고용 및 노화에 관한 법적 제도적 지원. ·

국제협약과 연계된 고용 및 노화에 관한 국내 법과 제도 개괄1) 

노르웨이는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노동권에 관한 국제 협약 및 의무 

준수에 대한 강한 책임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 협약은 년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 1966 , 「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

년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

년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Political Rights) , 1950 (Convention for 」 「

을 들 수 있다 경제적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 , 」 「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조를 통해 노르웨이 정부는 발달장애인을 포함하여 6」 

모든 시민들의 일할 권리를 인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협약은 노르웨이 정부가 개인에게 . 

일자리를 제공할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아닌 개인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 

국가가 적극 취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다 노르웨이 각종 고용 관련 법률들은 이러한 협약에 . 

맞게 조정되어 있으며 년의 노르웨이 법률에서의 인권의 지위 강화에 관한 법, 1999 (Lov om 「

에도 그 내용이 담겨 있다styrking av menneskerettighetenes stilling i norsk rett) (Ministry 」

of Justice and Public Security, 1999).

나아가 노르웨이는 국제 노동 기구 의 핵심협약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제 호를 년에 비준하였다 협약 제 호는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에 관한 내용을 159 1984 . 159

다루고 있으며 일반 노동시장과 사회에서 장애인 통합을 목표로 제시한다 이 협약을 비준한 , . 

회원국은 모든 장애유형에 있어 적절한 취업 및 직업재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가지며 개방적 , 

고용시장에서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촉진해야 한다(ILO, 1983).

더불어 노르웨이는 년 월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2013 6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을 비준하였다 이 협약의 목적은 장애인의 인권with Disabilities) (United Nations, 2006). , 

법적 보호 및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 및 보장하는 것이다 협약 제 조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 27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권리를 다룬다 이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장애인들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 

접근 가능한 노동시장과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국가가 장애인을 . 

위해 작업 장소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촉진할 의무를 지님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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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상화 운동과 법률적 통합을 위한 특별법 폐기) 

법률적으로도 년 통합의 원칙과 실천 방향을 이행하고자 년 제정한 특수교육법을 1975 1881

폐지하고 특수교육 관련 내용을 일반 교육법, (Opplæringslova)「 」48)에 통합하였다 이러한 . 

법률에서의 통합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특별법 대신 일반법을 통해 모두가 동일한 법률에 

포함되어 동등한 시민으로서 누리는 보편적 교육 및 복지를 받아야 한다는 정상화의 원칙에 

입각한 조치다(Johnsen, 2014). 

법률적 통합이 필요한 이유를 정상화의 원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어떤 사람이 일반법의 . 

대상이 되어 있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자로서 낙인 찍히거나 분류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뿐만 . 

아니라 이들은 사회 속에 한 구성원으로 사회의 발전 전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 

다른 모든 시민과 같이 평등하며 이것은 개별적 욕구에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 

의미한다 나카조노 야스오( , 2004). 

예를 들어 세기 중반까지 덴마크에서의 발달장애인 정책은 보호주의적 특징을 지녔다 그 , 20 . 

결과 서비스는 특별한 법률과 연결된 특별한 조직 을 가지게 되었다 이 , (special organization) . 

특별한 조직이 격리를 조장하여 다른 시민이 가지는 시민적 권리의 공유를 방해하였다 따라서 .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 조직은 그 나라의 다른 일반법에 통합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르웨이는 사회적 소외 집단을 특정하는 대부분의 특별법을 (Bank-Mikkelsen, 1969). 

폐지하고 일반법에 필요한 조항들을 통합시켰다 참고로 년대 정상화 (Tøssebro, 2016). 1970

운동에 따른 공간의 통합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활시설 및 특수학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대규모 노인요양시설에서부터 심지어 촉법소년을 감금하는 소년원까지 폐쇄하기에 이른다

(Leonardsen & Andrews, 2021; Tøssebro, 2016).

결국 노르웨이의 발달장애인 복지는 정상화 운동의 원칙에 따라 공간적 통합과 함께 법률적 통합을 

지향한다 분리된 공간이 아닌 지역사회 내 일반 시민들과 함께 공간을 공유하여 태어나고 자라며 . 

공부하고 생을 마감하는 것이 발달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 또한 특별법이 아닌 . , 

포괄적인 일반법 속에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노력해 왔다 나아가 이들의 . 

지역사회로의 통합과 보편적 권리 보장을 위해 더 많은 자원을 발달장애인들에게 분배해 왔다.

정상화 운동과 자원분배에 있어 적극적 차별 정책 결과 발달장애 성인의 (Affirmative Action) , 

대부분이 지역사회 내 독립된 주거 공간에서 지원받으며 자립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로 . 

삶이 더욱 윤택해진 결과 발달장애인의 기대수명 또한 급격하게 높아졌다 기대수명이 높아짐에 , . 

따라 발달장애인이 행복한 노년기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다양한 조기노화 예방 

48) 노르웨이 법령 정보 웹 포털  https://lovdata.no/dokument/NL/lov/1998-07-17-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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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와 지원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나 발달장애인을 위한 고용 및 노화에 관한 법적 제도적 지원. ·

국제협약과 연계된 고용 및 노화에 관한 국내 법과 제도 개괄1) 

노르웨이는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노동권에 관한 국제 협약 및 의무 

준수에 대한 강한 책임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 협약은 년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 1966 , 「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

년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

년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Political Rights) , 1950 (Convention for 」 「

을 들 수 있다 경제적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 , 」 「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조를 통해 노르웨이 정부는 발달장애인을 포함하여 6」 

모든 시민들의 일할 권리를 인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협약은 노르웨이 정부가 개인에게 . 

일자리를 제공할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아닌 개인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 

국가가 적극 취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다 노르웨이 각종 고용 관련 법률들은 이러한 협약에 . 

맞게 조정되어 있으며 년의 노르웨이 법률에서의 인권의 지위 강화에 관한 법, 1999 (Lov om 「

에도 그 내용이 담겨 있다styrking av menneskerettighetenes stilling i norsk rett) (Ministry 」

of Justice and Public Security, 1999).

나아가 노르웨이는 국제 노동 기구 의 핵심협약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제 호를 년에 비준하였다 협약 제 호는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에 관한 내용을 159 1984 . 159

다루고 있으며 일반 노동시장과 사회에서 장애인 통합을 목표로 제시한다 이 협약을 비준한 , . 

회원국은 모든 장애유형에 있어 적절한 취업 및 직업재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가지며 개방적 , 

고용시장에서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촉진해야 한다(ILO, 1983).

더불어 노르웨이는 년 월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2013 6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을 비준하였다 이 협약의 목적은 장애인의 인권with Disabilities) (United Nations, 2006). , 

법적 보호 및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 및 보장하는 것이다 협약 제 조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 27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권리를 다룬다 이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장애인들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 

접근 가능한 노동시장과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국가가 장애인을 . 

위해 작업 장소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촉진할 의무를 지님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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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및 노화 지원을 위한 구체적 법과 제도2) 

노르웨이 헌법 제 조에는 정부는 모든 노동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Grunnlovens) 110 , “「 」 

노동 또는 사업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스스로 생계를 . ,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Ministry of 

입법예고문에서 이 법은 발달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노르웨Justice and Public Security, 2023). 

이 시민을 포괄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더불어 이 법 조항은 한 개인에게 일자리를 무조건 보장하는 . 

것은 아니지만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고용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 

큰 의미가 있다(NAKU, 2023).

고용률을 높이고 노동시장 참여를 늘리는 것은 노르웨이 복지정책의 핵심 목표이다 고용정책은 . 

발달장애인을 포함하여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거나 재취업을 할 ‘ ’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Ministry of Labor and Inclusion, 2006).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주 단체 노동자 단체 및 정부 간에 , 

보다 포용적인 노동 시장에 관한 협정 이 체결되었‘ (Minister of Labour and Social Affairs, 2018)’

다 노르웨이 노동복지청 의 역할에 관한 년 . (Nye Arbeids- og Velferdsetaten, NAV) 2015~2016

백서에서 정부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동 및 복지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Ministry of Labor and 

Inclusion, 2015).

노르웨이 복지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발달장애인이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 

가능한 한 정상적인 삶을 살며 최대한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는 삶 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

것이다 즉 노르웨이 정부는 발달장애인 (Ministry of Labor and Inclusion, 2002, p. 125). , 

관련 정책도 다른 시민들과 동일한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정부 문서에 명시한 것이다. 

모두를 위한 일자리 는 정부의 목표 중 하나로 년 발달장애인의 자유와 ‘ (Work for All)’ 2012~2013

평등에 관한 백서에서 명시하고 있다 발달장애(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Affairs, 2012). 

인의 노동시장 참여는 사회 경제적으로 중요할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있어 자기 개발 삶의 자극 · , , 

및 경제적 윤택함이라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는 사회 전체와 개인 . 

모두를 위해 중요하다. 

년 노르웨이에서는 새로운 차별금지 및 평등에 관한 법2018 (Lov om likestilling og forbud 「

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포괄적 mot diskriminering) (Ministry of Culture and Equality, 2018). 」

차별금지법으로 성적 성향 성 평등 인종 및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도록 정의하며, , , 

성별 임신 출산 및 입양 양육 책임 인종 종교 신념 장애 성 지향 성 정체성 성 표현 연령 , , , , , , , , , , , 

또는 이러한 차이들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입법예고문에서 평등한 기회와 권리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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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이 교육 일자리 및 소득 그리고 주택 상품 및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동등한 기회를 , , , 

가져야 한다 고 명시하였다 이 법의 목적 중 하나는 .” (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ies, 2016). 

한 사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사회적 장벽 혹은 장애를 철폐하고 새로운 장벽 혹은 장애가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발달장애인의 고용과 조기노화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법률은 주간 및 전일 활동 

지원을 규정하는 보건 및 복지 서비스 법 과 고용을 지원하는 (Helse- og omsorgstjenesteloven) , 「 」

주요 법률인 고용 시장 서비스에 관한 법 이다(Arbeidsmarkedsloven) (NAKU, 2023).「 」

보건 및 복지 서비스 법 은 발달장애인을 포함하여 기능적 손상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돌봄 「 」

및 활동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지방 정부가 책임을 지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 법의 목적 중 하나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거주하며 자신의 지역에서 다른 사람들과 “

함께 활동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이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제 조 항2016, 1 1 ).

보건 및 복지 서비스 법 조 항 호는 재가 치매 환자들에 대한 주간활동 서비스를 받을 3 3 7「 」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주간활동 서비스에 대한 권리는 치매 진단과 동시에 다른 기능 . 

저하나 질병을 가진 환자들에게도 적용된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또한 보건 및 복지 서비스 법 제 조 항은 지방 정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타 , 3 3 “ , , 「 」 

주간 혹은 전일활동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복지 및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만 한다 고 명기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활동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설계는 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 

한 개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특별한 형태의 활동 서비스 제공을 권리로 요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

년 노르웨이 정부에서 발행한 발달장애인의 기본권리 실현을 위한 동등한 조건에 관한 2016 <

백서 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증진 및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아동 노인 장애인 및 그 외 > , , ,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 및 활동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한다(Ministry 

동시에 일상활동 프로그램이 발달장애인 개인에게 중요한 for Children and Equality, 2016). 

활동 서비스임을 강조하고 있다.

포용적인 노동시장 달성을 위해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고자 제정된 법이 고용 「

시장 서비스에 관한 법 이다(Lov om arbeidsmarkedstjenester) (Ministry of Labor and 」

이 법률과 규정은 발달장애인을 포함하여 고용시장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Inclusion, 2004). 

위한 노동시장 조치 예 지원고용 및 직업재활 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한 개인에게 일자리를 ( : ) . 

법적 권리로 보장하지는 않지만 노동복지청 이 취업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필요한 추가적인 , (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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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및 노화 지원을 위한 구체적 법과 제도2) 

노르웨이 헌법 제 조에는 정부는 모든 노동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Grunnlovens) 110 , “「 」 

노동 또는 사업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스스로 생계를 . ,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Ministry of 

입법예고문에서 이 법은 발달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노르웨Justice and Public Security, 2023). 

이 시민을 포괄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더불어 이 법 조항은 한 개인에게 일자리를 무조건 보장하는 . 

것은 아니지만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고용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 

큰 의미가 있다(NAKU, 2023).

고용률을 높이고 노동시장 참여를 늘리는 것은 노르웨이 복지정책의 핵심 목표이다 고용정책은 . 

발달장애인을 포함하여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거나 재취업을 할 ‘ ’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Ministry of Labor and Inclusion, 2006).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주 단체 노동자 단체 및 정부 간에 , 

보다 포용적인 노동 시장에 관한 협정 이 체결되었‘ (Minister of Labour and Social Affairs, 2018)’

다 노르웨이 노동복지청 의 역할에 관한 년 . (Nye Arbeids- og Velferdsetaten, NAV) 2015~2016

백서에서 정부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동 및 복지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Ministry of Labor and 

Inclusion, 2015).

노르웨이 복지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발달장애인이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 

가능한 한 정상적인 삶을 살며 최대한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는 삶 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

것이다 즉 노르웨이 정부는 발달장애인 (Ministry of Labor and Inclusion, 2002, p. 125). , 

관련 정책도 다른 시민들과 동일한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정부 문서에 명시한 것이다. 

모두를 위한 일자리 는 정부의 목표 중 하나로 년 발달장애인의 자유와 ‘ (Work for All)’ 2012~2013

평등에 관한 백서에서 명시하고 있다 발달장애(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Affairs, 2012). 

인의 노동시장 참여는 사회 경제적으로 중요할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있어 자기 개발 삶의 자극 · , , 

및 경제적 윤택함이라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는 사회 전체와 개인 . 

모두를 위해 중요하다. 

년 노르웨이에서는 새로운 차별금지 및 평등에 관한 법2018 (Lov om likestilling og forbud 「

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포괄적 mot diskriminering) (Ministry of Culture and Equality, 2018). 」

차별금지법으로 성적 성향 성 평등 인종 및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도록 정의하며, , , 

성별 임신 출산 및 입양 양육 책임 인종 종교 신념 장애 성 지향 성 정체성 성 표현 연령 , , , , , , , , , , , 

또는 이러한 차이들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입법예고문에서 평등한 기회와 권리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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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이 교육 일자리 및 소득 그리고 주택 상품 및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동등한 기회를 , , , 

가져야 한다 고 명시하였다 이 법의 목적 중 하나는 .” (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ies, 2016). 

한 사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사회적 장벽 혹은 장애를 철폐하고 새로운 장벽 혹은 장애가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발달장애인의 고용과 조기노화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법률은 주간 및 전일 활동 

지원을 규정하는 보건 및 복지 서비스 법 과 고용을 지원하는 (Helse- og omsorgstjenesteloven) , 「 」

주요 법률인 고용 시장 서비스에 관한 법 이다(Arbeidsmarkedsloven) (NAKU, 2023).「 」

보건 및 복지 서비스 법 은 발달장애인을 포함하여 기능적 손상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돌봄 「 」

및 활동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지방 정부가 책임을 지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 법의 목적 중 하나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거주하며 자신의 지역에서 다른 사람들과 “

함께 활동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이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제 조 항2016, 1 1 ).

보건 및 복지 서비스 법 조 항 호는 재가 치매 환자들에 대한 주간활동 서비스를 받을 3 3 7「 」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주간활동 서비스에 대한 권리는 치매 진단과 동시에 다른 기능 . 

저하나 질병을 가진 환자들에게도 적용된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또한 보건 및 복지 서비스 법 제 조 항은 지방 정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타 , 3 3 “ , , 「 」 

주간 혹은 전일활동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복지 및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만 한다 고 명기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활동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설계는 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 

한 개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특별한 형태의 활동 서비스 제공을 권리로 요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

년 노르웨이 정부에서 발행한 발달장애인의 기본권리 실현을 위한 동등한 조건에 관한 2016 <

백서 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증진 및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아동 노인 장애인 및 그 외 > , , ,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 및 활동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한다(Ministry 

동시에 일상활동 프로그램이 발달장애인 개인에게 중요한 for Children and Equality, 2016). 

활동 서비스임을 강조하고 있다.

포용적인 노동시장 달성을 위해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고자 제정된 법이 고용 「

시장 서비스에 관한 법 이다(Lov om arbeidsmarkedstjenester) (Ministry of Labor and 」

이 법률과 규정은 발달장애인을 포함하여 고용시장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Inclusion, 2004). 

위한 노동시장 조치 예 지원고용 및 직업재활 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한 개인에게 일자리를 ( : ) . 

법적 권리로 보장하지는 않지만 노동복지청 이 취업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필요한 추가적인 , (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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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및 취업 상황을 추적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책임을 부여한다 이러한 책임을 부여한 개혁 . 

조치 이후 발달장애인을 위한 고용정책은 고용시장을 담당하는 정부 당국의 책임이 명확해졌음을 ,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 조치 및 서비스 책임 에 관한 녹서에서 밝히고 있다< > (Ministry of Social 

이 책임 조치의 목적은 분리 또는 보호된 형태가 아닌 일반적이고 열린 고용시장에서 Affairs, 1986).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활동에 있어 가능한 한 높은 수준의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노동복지청 의 고용 및 직업훈련 서비스에 대한 대상은 정규 노동 시장에서 일을 수행하거나 (NAV) “

정규직 고용을 우선 목표로 하는 사업과 같은 정부 고용 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들 로 제한한다 실제로 이 참여 기준은 ” (Ministry of Social Affairs, 1989, p. 50).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 가치가 투입 요소 재료 및 보너스 급여 의 가치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취업하고 “ ( )

있거나 취업이 가능한 경우 로 제한한다 주간 활동 ” (Ministry of Social Affairs, 1989, p. 90). 

및 활동 프로그램은 이러한 기준에서 이익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개인에게 제공된다 보건 . 「

및 복지 서비스 법 은 장애인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및 활동 프로그램을 」

제공할 것을 의무화한다 이 법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 

제공되는 내용이 상당히 다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서비스 및 제공 방식 지역적 조정 . , 

및 실천이라는 유연성의 가능성은 있지만 동시에 법적으로 보장된 활동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 

권리가 구체적으로 개인에게 맞추어 실현하도록 강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국민연금 제도는 개인에게 경제적인 안정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실업 임신, , , 

질병 및 장애와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 소득을 보장한다 국민연금법 은 노후연금 장애수당. , , 「 」

실업수당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유로 개인에게 제공되는 금전적 보상을 규정한다 발달장애가 . 

있는 성인 중 많은 사람들이 장애수당 및 기타 혜택을 받는다 노후연금 수령 시기는 세이며. 67 , 

그 이전까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발달장애인은 세 이후부터 장애수당을 받을 20

수 있다49) 이 법 제 조 항은 업무능력 및 일상생활 기능 향상을 위한 훈련 수당도 명시하고 . 10 5

있다(Ministry of Labor and Inclusion, 2010).

노동환경법 은 노동조건에 관한 일반 규칙을 규제하는데 이는 고용계약(Arbeidsmiljøloven) , , 「 」

근무시간 물리적 노동환경 및 심리적 건강상태와 관련이 있다,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이 법은 안전한 노동환경 및 고용 시장에서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Inclusion, 2005). , 

고용주와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이 법의 제 조 작업 환경에 대한 요구 사항 은 . 4 ‘ ’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다 그리고 노동능력이 감소한 노동자를 위한 하부 조항을 개의 . 2

별도 법률로 명시해 놓았다 그 중 하나인 법 제 조 항은 기업 내 작업환경은 노동자의 신체적 . 4 1

49) 의 장애수당에 관한 정보 웹사이트 링크 참조 NAV : https://www.nav.no/uforetryg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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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신적 건강에 맞추어 혹은 유해하지 않도록 온전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일반적 요구 사항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능력이 감소한 개인이 자신의 역량 및 선호도에 맞는 작업에 참여할 수 . 

있어야 하며 특정 사업주나 직장의 여건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별화된 ,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함을 강조한다 제 조 항은 고용주에게 능력이 감소한 노동자가 . 4 6

적절한 직업을 얻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가능한 한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이 법의 제 조는 차별 방지에 관한 내용으로 기능 저하에 기인한 차별 사례에서는 평등 및 13 , 「

차별 금지법 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 지원 현황 제공기관 및 전달 체계 평가 지표3) , , 

가 서비스 지원 현황) 

년에 노르웨이 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직업전략2012 (Jobbstrategi for personer med nedsatt 

을 세우고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명시된 목표는 노동funksjonsevne) (Minister of Labour, 2012). 

시장에 장애인을 더 많이 포함시키고 장애수당 수혜자 수를 줄이는 것이다 이 전략은 주로 세 . 30

미만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학교와 고용 간의 전환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전략에는 , . 

다양한 장벽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능력이 제한된 노동자를 고용하는 , 

고용주에게 임금 보조금을 제공하고 구직자와 고용주가 어떤 종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언제 

그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하는 지원보장 등을 포함한다 다양한 계획은 장애인들이 . 

노동시장에서 일찍 은퇴하는 것을 막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노르웨이 정부는 신규 공무원 채용 시 전체 채용 인원의 는 장애인 또는 지난 년 간 재취업에 ‘ 5% 2

실패한 사람 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중앙 정부 기관들은 ’ (Curran et al., 2019). 

년 연차 보고서에서 이 목표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그 데이터에 따르면 정부 기관들은 2018 . , 

신규 직원의 를 해당 기준에 충족하는 직원으로 채용했다4.5% (Ministry of Local Government 

and Modernisation, 2019).

고용주가 장애인 직원의 직장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취하는 대부분의 조치들에 들어가는 

비용은 노동복지청 의 공적 자금으로 지원된다 이러한 조치와 지원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NAV) . 

노동복지청 의 각 지역 지소에서 관리한다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지원을 신청하고 예외적으로(NAV) . , 

는 직원 개인이 직접 지원을 신청하기도 한다 고용주는 장애인 직원을 지원하는 절차를 용이하게 . 

하기 위해 각 지역 노동복지청 담당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조치 및 지원 프로그램(NAV) . 

은 다음과 같다(Curran et al., 2019).

직장 내 기능적 지원 은 장애인 직원을 돕는 근로지원인의 (Funksjonsassistanse I arbeidliv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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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및 취업 상황을 추적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책임을 부여한다 이러한 책임을 부여한 개혁 . 

조치 이후 발달장애인을 위한 고용정책은 고용시장을 담당하는 정부 당국의 책임이 명확해졌음을 ,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 조치 및 서비스 책임 에 관한 녹서에서 밝히고 있다< > (Ministry of Social 

이 책임 조치의 목적은 분리 또는 보호된 형태가 아닌 일반적이고 열린 고용시장에서 Affairs, 1986).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활동에 있어 가능한 한 높은 수준의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노동복지청 의 고용 및 직업훈련 서비스에 대한 대상은 정규 노동 시장에서 일을 수행하거나 (NAV) “

정규직 고용을 우선 목표로 하는 사업과 같은 정부 고용 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들 로 제한한다 실제로 이 참여 기준은 ” (Ministry of Social Affairs, 1989, p. 50).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 가치가 투입 요소 재료 및 보너스 급여 의 가치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취업하고 “ ( )

있거나 취업이 가능한 경우 로 제한한다 주간 활동 ” (Ministry of Social Affairs, 1989, p. 90). 

및 활동 프로그램은 이러한 기준에서 이익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개인에게 제공된다 보건 . 「

및 복지 서비스 법 은 장애인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및 활동 프로그램을 」

제공할 것을 의무화한다 이 법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 

제공되는 내용이 상당히 다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서비스 및 제공 방식 지역적 조정 . , 

및 실천이라는 유연성의 가능성은 있지만 동시에 법적으로 보장된 활동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 

권리가 구체적으로 개인에게 맞추어 실현하도록 강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국민연금 제도는 개인에게 경제적인 안정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실업 임신, , , 

질병 및 장애와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 소득을 보장한다 국민연금법 은 노후연금 장애수당. , , 「 」

실업수당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유로 개인에게 제공되는 금전적 보상을 규정한다 발달장애가 . 

있는 성인 중 많은 사람들이 장애수당 및 기타 혜택을 받는다 노후연금 수령 시기는 세이며. 67 , 

그 이전까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발달장애인은 세 이후부터 장애수당을 받을 20

수 있다49) 이 법 제 조 항은 업무능력 및 일상생활 기능 향상을 위한 훈련 수당도 명시하고 . 10 5

있다(Ministry of Labor and Inclusion, 2010).

노동환경법 은 노동조건에 관한 일반 규칙을 규제하는데 이는 고용계약(Arbeidsmiljøloven) , , 「 」

근무시간 물리적 노동환경 및 심리적 건강상태와 관련이 있다,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이 법은 안전한 노동환경 및 고용 시장에서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Inclusion, 2005). , 

고용주와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이 법의 제 조 작업 환경에 대한 요구 사항 은 . 4 ‘ ’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다 그리고 노동능력이 감소한 노동자를 위한 하부 조항을 개의 . 2

별도 법률로 명시해 놓았다 그 중 하나인 법 제 조 항은 기업 내 작업환경은 노동자의 신체적 . 4 1

49) 의 장애수당에 관한 정보 웹사이트 링크 참조 NAV : https://www.nav.no/uforetryg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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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신적 건강에 맞추어 혹은 유해하지 않도록 온전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일반적 요구 사항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능력이 감소한 개인이 자신의 역량 및 선호도에 맞는 작업에 참여할 수 . 

있어야 하며 특정 사업주나 직장의 여건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별화된 ,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함을 강조한다 제 조 항은 고용주에게 능력이 감소한 노동자가 . 4 6

적절한 직업을 얻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가능한 한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이 법의 제 조는 차별 방지에 관한 내용으로 기능 저하에 기인한 차별 사례에서는 평등 및 13 , 「

차별 금지법 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 지원 현황 제공기관 및 전달 체계 평가 지표3) , , 

가 서비스 지원 현황) 

년에 노르웨이 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직업전략2012 (Jobbstrategi for personer med nedsatt 

을 세우고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명시된 목표는 노동funksjonsevne) (Minister of Labour, 2012). 

시장에 장애인을 더 많이 포함시키고 장애수당 수혜자 수를 줄이는 것이다 이 전략은 주로 세 . 30

미만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학교와 고용 간의 전환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전략에는 , . 

다양한 장벽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능력이 제한된 노동자를 고용하는 , 

고용주에게 임금 보조금을 제공하고 구직자와 고용주가 어떤 종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언제 

그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하는 지원보장 등을 포함한다 다양한 계획은 장애인들이 . 

노동시장에서 일찍 은퇴하는 것을 막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노르웨이 정부는 신규 공무원 채용 시 전체 채용 인원의 는 장애인 또는 지난 년 간 재취업에 ‘ 5% 2

실패한 사람 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중앙 정부 기관들은 ’ (Curran et al., 2019). 

년 연차 보고서에서 이 목표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그 데이터에 따르면 정부 기관들은 2018 . , 

신규 직원의 를 해당 기준에 충족하는 직원으로 채용했다4.5% (Ministry of Local Government 

and Modernisation, 2019).

고용주가 장애인 직원의 직장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취하는 대부분의 조치들에 들어가는 

비용은 노동복지청 의 공적 자금으로 지원된다 이러한 조치와 지원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NAV) . 

노동복지청 의 각 지역 지소에서 관리한다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지원을 신청하고 예외적으로(NAV) . , 

는 직원 개인이 직접 지원을 신청하기도 한다 고용주는 장애인 직원을 지원하는 절차를 용이하게 . 

하기 위해 각 지역 노동복지청 담당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조치 및 지원 프로그램(NAV) . 

은 다음과 같다(Curran et al., 2019).

직장 내 기능적 지원 은 장애인 직원을 돕는 근로지원인의 (Funksjonsassistanse I arbeidliv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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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비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종류의 지원은 심각한 기능장애 또는 심각한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만 . 

받을 수 있다 신변처리 및 직무 관련 지원과 같은 사항에 대한 근로지원을 포함한다(NAV, 2023a). . 

이 지원은 개별 사례에서 필요한 지원 시간을 추정한 후 에서 연간 기준으로 지급한다NAV .

포용 보조금 은 고용주가 장애인 직원이 직장 적응을 위해 투자한 비용을 (inkluderingtilskudd)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치로는 장애인 직원의 신체 조건에 적합한 작업도구 . 

구매 소프트웨어 구매 및 적응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비용 등이 있다 직원 한 명에 연간 받을 , .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은 한화 만원 년 월 일 환율 기준 정도이다1,800 (2023 10 8 ) (NAV, 2023b).

노동환경법 에 의거하여 고용주는 발달장애인 노동자의 특별한 요구에 적합한 환경을 구축하도「 」

록 하고 있다 이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노르웨이 정부는 년부터 노동시장규제조치법. 2016 「

제 조에 의거하여 장애수당을 받는 발달장애인들이 (Forskrift om arbeidsmarkedstiltak) 14」 

직장에서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환경을 수정하는 지속적으로 조정된 일자리‘ (Varig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노동자Tilrettelagt Arbeid, VTA)‘ (Hege Gjertsen et al., 2021). 

는 노동환경법 에 따라 급여를 제외한 일반 노동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발달장애인 . 「 」

노동자는 장애수당을 받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너스 급여만을 받게 된다 는 주기적으로 평가되어 . VTA

다른 직무 활동 훈련 또는 일반적인 경쟁고용 업무로의 전환이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또한 의 , . VTA

일환으로 기업은 발달장애인 노동자의 갑작스러운 병가나 작업능력 저하에 따른 수익의 부족분에 

대해 일정 기간 급여 보조금을 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는 발달장애인 노동자의 직업적응과 NAV . 

유지 및 조기퇴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NAV, 2023d).

장애수당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소득 능력이 감소한 경우에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장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NAV, 2023c).

 소득과 노동 능력을 감소시킨 주요 원인이 질병 또는 부상이어야 함.

 연령은 세에서 세 사이어야 함18 67 .

 질병이나 부상을 입기 직전 년간 국민 보험 체계의 회원이어야 함5 .

 노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절한 치료와 직업재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또는 소득 

능력이 최소 이상 감소되어야 함50% .

장애수당을 계산할 때에는 질병 또는 부상 발생 전 몇 년 동안의 소득을 사용한다 장애 수당은 , . 

질병 발병 전 년 중 가장 높은 급여를 받았던 년 동안 연봉 수입 평균의 이다5 3 66% (NAV, 2023c). 

이전 년도의 소득은 현재 가치로 조정된다 장애수당 지급 상한선은 한화 기준 연간 만 . 8,800

원 년 월 일 환율 기준 이다 최소 지급 액은 연간 만 원 만 원까지이고(2023 10 8 ) . 3,400 ~4,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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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배우자 자녀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장애 수당을 받더라도 임금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다, , . . 

임금 수입 정도에 따라 장애수당이 감소하기는 하지만 일하며 임금을 받고 장애수당도 받는 것이 , 

장애수당만 받는 것보다 가계 소득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연간 소득이 최저 소득 한도 아래로 . 

떨어지면 장애수당 지급액은 다시 상향 조정된다 세부터는 장애수당이 아닌 퇴직연금으로 전환되. 67

는데 퇴직연금은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받는 연금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비율로 제공된다 장애수당, . 

을 받는 동안 일을 하면 더 높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매년 가을마다 는 세금 정산에서의 . NAV

소득 정보를 확인하여 전년에 받은 장애수당이 올바른 금액인지를 확인한다 세금 정산에서 사용한 . 

소득과 다른 소득을 보여주는 경우 는 새로운 계산을 수행한다 이를 후 정, NAV . ‘

산 이라 한다 만약 정해진 수당보다 너무 적게 받았다면 보완 지급액을 받게 ’(post-settlement) . 

되고 너무 많이 받았다면 초과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

나 제공 기관 및 전달체계) 

노르웨이 고용과 복지 관련 지원의 시작과 끝에 노동복지청 이 있다 발달장애인을 포함하여 (NAV) . 

모든 노르웨이 시민의 안정적 노동환경을 지원하고 각종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노동과 복지지원을 

통합한 하나의 단일 창구 역할을 한다 의 역할은 더 많은 노르웨이 시민들이 (NAV, 2023e). NAV

고용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종 수당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는 . NAV

고용과 복지를 연계함으로써 노르웨이 복지국가의 안전망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 

위해 는 더 많은 노르웨이 시민들이 노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동시에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NAV , 

재정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가계 소득을 보장한다 는 지원고용 실업수당 직업재활수당. NAV , , , 

질병수당 육아휴직 수당 아동수당 간병수당 및 장애수당에 이르는 국가 전체 예산의 분의 , , , 3

을 관리한다 실제 노르웨이 정부는 년 한 해 국가 의 를 장애와 질병 수당으로 1 . 2019 GDP 3.9%

를 통해 지출했다 이는 같은 해 만을 지출한 한국 정부와 대조적이다NAV (OECD, 2023). 0.4%

는 시민 개인 및 고용주 양측에 서비스 및 보조금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OECD, 2023). NAV

고용주 기업 지방자치단체 보건 및 교육 부문 다른 국가 기관 및 자원봉사 단체와 밀접하게 , , , , 

협력한다 이러한 종합적 고용과 복지지원을 위해 는 약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NAV 22,000 , 

그 중 약 명은 국가 소속 공무원이고 나머지 명은 지방 자치단체소속 공무원이다15,500 6,500 .

노르웨이 발달장애인 직업재활 및 소득 보전에 있어 주요한 제도가 바로 직업재활수당 및 장애수당

이다 장애수당은 직장 내 질병으로 인한 수당 질병 또는 병가수당 으로 시작하여 직업재활수당. ( ) (AAP)

을 거쳐 장애수당으로 전환된다 그림 과 표 참조 질병으로 인한 병가수당은 병가 시작일로([ 47] < 67> ). 

부터 최초 일까지는 고용인이 질병수당을 지급하고 이후부터는 공적 자금에서 지급한다 직업재활16 . 

수당 은 임시 장애 혜택 제도로서 소득 보전을 통한 적극적인 직업재활 훈련 참여를 유도하여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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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비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종류의 지원은 심각한 기능장애 또는 심각한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만 . 

받을 수 있다 신변처리 및 직무 관련 지원과 같은 사항에 대한 근로지원을 포함한다(NAV, 2023a). . 

이 지원은 개별 사례에서 필요한 지원 시간을 추정한 후 에서 연간 기준으로 지급한다NAV .

포용 보조금 은 고용주가 장애인 직원이 직장 적응을 위해 투자한 비용을 (inkluderingtilskudd)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치로는 장애인 직원의 신체 조건에 적합한 작업도구 . 

구매 소프트웨어 구매 및 적응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비용 등이 있다 직원 한 명에 연간 받을 , .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은 한화 만원 년 월 일 환율 기준 정도이다1,800 (2023 10 8 ) (NAV, 2023b).

노동환경법 에 의거하여 고용주는 발달장애인 노동자의 특별한 요구에 적합한 환경을 구축하도「 」

록 하고 있다 이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노르웨이 정부는 년부터 노동시장규제조치법. 2016 「

제 조에 의거하여 장애수당을 받는 발달장애인들이 (Forskrift om arbeidsmarkedstiltak) 14」 

직장에서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환경을 수정하는 지속적으로 조정된 일자리‘ (Varig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노동자Tilrettelagt Arbeid, VTA)‘ (Hege Gjertsen et al., 2021). 

는 노동환경법 에 따라 급여를 제외한 일반 노동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발달장애인 . 「 」

노동자는 장애수당을 받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너스 급여만을 받게 된다 는 주기적으로 평가되어 . VTA

다른 직무 활동 훈련 또는 일반적인 경쟁고용 업무로의 전환이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또한 의 , . VTA

일환으로 기업은 발달장애인 노동자의 갑작스러운 병가나 작업능력 저하에 따른 수익의 부족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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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과 노동 능력을 감소시킨 주요 원인이 질병 또는 부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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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배우자 자녀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장애 수당을 받더라도 임금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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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정보를 확인하여 전년에 받은 장애수당이 올바른 금액인지를 확인한다 세금 정산에서 사용한 . 

소득과 다른 소득을 보여주는 경우 는 새로운 계산을 수행한다 이를 후 정, NAV . ‘

산 이라 한다 만약 정해진 수당보다 너무 적게 받았다면 보완 지급액을 받게 ’(post-settlement) . 

되고 너무 많이 받았다면 초과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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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는 더 많은 노르웨이 시민들이 노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동시에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NAV , 

재정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가계 소득을 보장한다 는 지원고용 실업수당 직업재활수당. NAV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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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발달장애인 직업재활 및 소득 보전에 있어 주요한 제도가 바로 직업재활수당 및 장애수당

이다 장애수당은 직장 내 질병으로 인한 수당 질병 또는 병가수당 으로 시작하여 직업재활수당. ( ) (AAP)

을 거쳐 장애수당으로 전환된다 그림 과 표 참조 질병으로 인한 병가수당은 병가 시작일로([ 47] < 67> ). 

부터 최초 일까지는 고용인이 질병수당을 지급하고 이후부터는 공적 자금에서 지급한다 직업재활16 . 

수당 은 임시 장애 혜택 제도로서 소득 보전을 통한 적극적인 직업재활 훈련 참여를 유도하여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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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시장에 남아 노동을 통해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자 

장애수당을 받는 수를 줄이고자 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이는 노르웨이 복지정책의 핵심인 더 많은 . 

사람들이 고용시장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반영한 조치이다 또한 질병수당에서 장애수당으. , 

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직업재활을 위한 수당과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재활수당과 같은 가교적 

제도를 두는 것은 유럽 사회에서도 노르웨이만의 매우 독특한 제도이다(Hemmings & Prinz, 

2020).

그림 질병수당에서 장애수당으로의 전환 및 전달 체계[ 47] (Hemmings & Prinz, 2020).

표 질병수당 직업재활수당 장애수당 지급 금액 및 조건 상세 비교< 67> , , (Hemmings & Prinz, 2020).

수당명 질병수당 직업재활수당 장애수당

지급 금액 

및 기간

연봉의 년 동안100%(1 )

상한선은 있으나 통상 질병으로 

인한 병가 이전 연봉의 100%

를 지급함.

연봉의 최대 년까지66%( 3 )

질병 발생 전년도 연봉의 

를 지급함66% .

연봉의 세부터 세 이내66%(18 66 )

질병 발생 전 년 중에서 가장 높5

게 지급된 년의 평균 연봉의 3

를 지급함66% .

자격 및 

기타 조건

고용주는 일 내에 질병을 증빙3

할 의료 증명서를 노동자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병가 시작일부터 일 동안은 16

고용주가 질병수당을 부담하고, 

이후부터 가 부담함NAV .

는 병가 시작 주 후에는 NAV 4

어떻게 직장으로 복귀할지에 대

한 복귀 계획을 노동자나 고용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노

동 능력이 최소 이상 50% 

손상된 경우 지급함.

노동 능력은 해당 수혜 노동

자의 주치의가 평가함.

담당자와 노동자가 협NAV 

력하여 치료 및 직업재활을 

통한 직장 복귀 계획을 수립

함.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노동 능력

이 최소 이상 손상된 경우 50% 

지급함.

노동 능력은 해당 수혜 노동자의 

주치의가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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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 지표) 

노르웨이 통계청에 따르면 년부터 년까지 지난 년간 만 세에서 세에 이르는 , 2006 2021 15 15 66

노르웨이 국민 전체 고용률은 평균 이고 장애인의 경우 평균 에 이른다 그림 74.5% 42.9% ([ 48] 

참조 실업률의 경우 국민 전체 평균과 장애인 평균이 로 동일하다; Statistics Norway, 2021a). , 2.9%

그림 참조([ 49] ; Statistics Norway, 2021b)

그림 만 세 전체 인구 및 장애인 고용률[ 48] 15~66 (%; Statistics Norway, 2021a)

주에게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함.

주가 지났음에도 직장에 복귀4

하지 못하고 질병수당을 지속적

으로 받아야 할 경우 병가 시, 

작 주 내에 주치의로부터 종합8

적인 의료 증명서를 발부받아 

에 제출해야 함NA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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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만 세 전체 인구 및 장애인 실업률[ 49] 15~66 (%; Statistics Norway, 2021b)

구체적으로 년 장애인 고용률을 분석해 보면 장애인 비율은 전체 국민의 이고 이 중 2021 , 8%

는 정신적 기능 장애 발달장애 및 정신장애 를 가지고 있으며 는 이동 관련 기능 장애 지체장16% ( ) , 58% (

애 등 를 가지고 있다 그림 는 고용 및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 (Statistics Norway, 2022). [ 50]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비율을 보여준다 정신적 기능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 개인신상의 문제로 . 

일을 할 수 없거나 일을 할 수 있지만 구직이나 경제활동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가 고용되어 

일하는 경제활동인구보다 약간 더 많다 이에 반해 이동 관련 기능 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 

고용되어 일하는 경제활동인구가 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해 다소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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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년 만 세 고용 및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장애인의 장애 유형별 비율[ 50] 2021 15~66

(%; Statistics Norway, 2022)

년 전체 장애인 중 가 장애수당을 받았다 는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였으며 는 2021 51% . 22% , 18%

직업재활수당 을 받았다 그림 은 고용유형에 따라 각종 (AAP) (Statistics Norway, 2022). [ 51] 

수당 수급 형태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 장애수당을 받는 장애인의 는 비경제활동인구 장애인으. 80%

로 이들이 가장 빈번히 장애수당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재활수당에서도 마찬가, . 

지이다 고용된 장애인 노동자의 경우 고용 프로그램 수당 을 받는 경우가 전체 . , (Tiltakspenger)

장애인의 로 장애수당을 받는 경우인 보다 더 빈번하다 이는 고용된 장애인이 의 30% 20% . NAV

다양한 고용이나 직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지급하는 고용 프로그램 수당 을 (Tiltakspenger)

장애수당보다 더 빈번히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고용된 장애인은 어떤 형태의 수당도 . 

받지 않는 수당 비수급 장애인의 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고용된 79% . 

장애인은 주로 병가로 인한 질병수당을 받았으며 대부분의 실업 장애인은 실업수당을 받았다, . 

비경제활동인구 장애인만이 파산 등 여러 경제적 사정으로 긴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에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정지원 수당 을 받았다(Økonomisk sosialhjel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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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만 세 전체 인구 및 장애인 실업률[ 49] 15~66 (%; Statistics Norway, 20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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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신적 기능 장애 발달장애 및 정신장애 를 가지고 있으며 는 이동 관련 기능 장애 지체장16% ( )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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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장애유형별 비율을 보여준다 정신적 기능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 개인신상의 문제로 . 

일을 할 수 없거나 일을 할 수 있지만 구직이나 경제활동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가 고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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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되어 일하는 경제활동인구가 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해 다소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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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년 만 세 고용 및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장애인의 장애 유형별 비율[ 50] 2021 15~66

(%; Statistics Norway,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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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로 장애수당을 받는 경우인 보다 더 빈번하다 이는 고용된 장애인이 의 30% 20% . NAV

다양한 고용이나 직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지급하는 고용 프로그램 수당 을 (Tiltakspe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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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는 수당 비수급 장애인의 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고용된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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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제활동인구 장애인만이 파산 등 여러 경제적 사정으로 긴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에 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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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년 만 세 장애인의 고용 및 장애 관련 급여 유형별 수급 비율[ 51] 2021 15~66 (%; Statistics 

Norway, 2022)

가 선행연구. 

노르웨이의 발달장애인 조기노화와 고용 관련 선행연구의 특징과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 <

과 같다 의 연구에서는 주거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는 발달장애 68> . Eiane & Gjermestad(2019)

성인 이용자의 노화에 따른 도전적인 과제를 다루었다 그 결과 발달장애인의 노화 징후를 인지하는 . 

어려움 서비스 제공자의 감정적 어려움 협력의 어려움 맞춤형 서비스 부재 지역사회 자원 부족 , , , , 

등의 과제가 도출되었다 또한 는 발달장애인의 입원 특성에 관한 통계적 . , Skorpen et al.(2016)

분석을 통해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에서 높은 입원 비율이 나타나는데 이는 의료 시스템의 미비함이나 ,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의 연구에서는 발달장애. Engeland et al. (2018)

인의 은퇴와 관련된 경험을 다루었으며 은퇴 전후의 건강상태 활동과 사회적 상호작용 자기결정과 , , , 

- 305 -

만족도 그리고 노화와 은퇴에 대한 지식 등을 탐색하였다 의 연구에서는 , . Engeland et al.(2021)

발달장애인의 고용과 주간 돌봄 참여와의 관계를 다루었으며 고용률은 나이와 진단명에 따라 ,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의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고용과 주간 돌봄 참여와의 . Engeland et al.(2020)

관계를 조사하며 고용률은 나이와 진단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주간 돌봄 참여는 남녀 , , 

간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의 연구는 다운증후군. , Bygdnes and Gressnes(2012)

과 그 외 발달장애인들 간의 치매 의심 증상 차이를 탐색하여 다운증후군 환자의 높은 치매 의심 

증상을 확인하였다 이 모든 연구 결과는 발달장애인의 노화 건강 은퇴 고용 주간 돌봄 등 . , , , , 

다양한 측면에서의 도전 과제 및 특수한 요구를 강조하며 이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의 ,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Ⅵ. 노르웨이의 발달장애 근로자 조기노화

- 304 -

그림 년 만 세 장애인의 고용 및 장애 관련 급여 유형별 수급 비율[ 51] 2021 15~66 (%; Statistics 

Norway,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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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통해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에서 높은 입원 비율이 나타나는데 이는 의료 시스템의 미비함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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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 외 발달장애인들 간의 치매 의심 증상 차이를 탐색하여 다운증후군 환자의 높은 치매 의심 

증상을 확인하였다 이 모든 연구 결과는 발달장애인의 노화 건강 은퇴 고용 주간 돌봄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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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족
함

노
인

과
 젊

은
 사

. 

람
을

 동
시

에
 지

원
하

다
 보

니
 노

화
를

 경
험

하
는

 발
달

장
애

 노
인

 지
원

에
 대

한
 전

문
성

과
 지

원
에

서
 혼

란
을

 경
험

한
다

.

-
 3

0
7
 -

논
문

저
자

출
간

 
(

, 

연
도

)
연

구
 목

적
연

구
 대

상
연

구
 방

법
연

구
 결

과

S
ko

rp
en

 
et

 
al

. 

(2
01

6)

일
반

인
과

 
비

교
하

였
을

 
때

발
달

장
, 

애
인

은
 

어
떤

 
질

병
으

로
 

얼
마

나
 

자
주

 
병

원
에

 
입

원
하

는
지

그
리

, 

고
 

연
령

별
 

입
원

 

비
율

에
 

어
떤

 
차

이
가

 
있

는
지

 
살

펴
본

다
.

노
르

웨
이

 
노

동

복
지

청
과

 
(N

A
V

)

노
르

웨
이

 
통

계

청
(S

ta
ti

s
ti

c
s 

에
 

등
N

or
w

ay
)

록
된

 
발

달
장

애

인
 

병
원

 
진

료

에
 

대
한

 
통

계
 

자
료

기
존

 
통

계
 

자
료

에
 

대

한
 

차
 

분
2

석
양

적
 

연
(

구
)

일
반

인
과

 비
교

하
였

을
 때

발
달

장
애

인
은

 
세

에
서

 
세

 사
이

의
 상

대
적

으
로

 젊
은

 연
령

대
에

서
 병

, 
35

60

원
 입

원
 비

율
이

 높
은

 편
이

다
.

일
반

인
은

 
세

 이
후

 병
원

 입
원

 비
율

이
 급

격
히

 증
가

하
는

데
발

달
장

애
인

의
 경

우
 

세
 이

후
 병

원
 

65
, 

65

입
원

 비
율

이
 급

격
히

 감
소

한
다

.

발
달

장
애

 노
인

의
 급

격
한

 입
원

 비
율

 감
소

는
 여

러
 요

인
에

 기
인

할
 수

 있
는

데
의

료
적

 검
사

 절
차

가
 

, 

발
달

장
애

 노
인

에
게

 적
합

하
게

 구
조

화
되

지
 않

았
거

나
발

달
장

애
 노

인
이

 건
강

문
제

를
 자

각
하

고
 표

현
, 

할
 

수
 
있

도
록

 
촉

진
하

는
 
지

원
이

 
부

족
하

거
나

병
원

이
 

발
달

장
애

 
노

인
에

게
 

적
합

한
 
치

료
를

 
제

공
할

 
, 

준
비

가
 되

어
있

지
 않

아
서

 일
 수

 있
다

.

일
반

 노
인

들
에

게
는

 주
로

 심
혈

관
 질

환
이

 병
원

 입
원

의
 원

인
이

지
만

발
달

장
애

 노
인

들
은

 주
로

 부
상

, 
, 

중
독

 및
 기

타
 외

부
 원

인
으

로
 인

해
 병

원
에

 입
원

하
는

 경
우

가
 많

다
.

E
ng

el
an

d 
et

 a
l. 

(2
01

8)

발
달

장
애

 
노

인
들

의
 

은
퇴

 
이

유
, 

은
퇴

 
전

환
 

경
험

, 

은
퇴

한
 

후
의

 
활

동
 및

 새
로

운
 은

퇴
 

상
황

을
 

어
떻

게
 

경
험

하
는

지
에

 

대
해

 
알

아
본

다
. 

더
불

어
발

달
장

, 

애
 

노
인

의
 

은
퇴

 

전
환

에
 

대
한

 
인

식
을

 
일

반
 

은
퇴

자
들

과
 

비
교

하
고

자
 한

다
.

보
호

작
업

장
에

서
 

은
퇴

한
 

지
 

년
 

2

이
내

인
 

발
달

장

애
 

노
인

 
명

 
7

평
균

 
연

령
 

(
62

세
)

반
 

구
조

화

된
 

질
문

지

를
 

활
용

한
 

인
터

뷰
질

적
 

(

연
구

)

은
퇴

 전
 후

 건
강

 상
태

와
 대

처
연

구
 참

여
자

들
은

 모
두

 은
퇴

 전
과

 후
의

 건
강

 상
태

를
 명

확
하

게
 구

: 

분
하

였
다

대
부

분
의

 참
여

자
들

은
 은

퇴
 이

전
에

 업
무

 수
행

에
 필

요
한

 기
능

 이
하

의
 수

행
 능

력
을

 보
. 

였
다

이
들

은
 
통

증
과

 
피

로
 
등

의
 
형

태
로

 
건

강
상

태
가

 
저

하
되

었
다

은
퇴

 
전

에
는

 
직

장
에

서
 
그

들
의

 
. 

. 

기
능

 수
준

과
 제

한
에

 맞
는

 작
업

과
 일

정
 조

정
을

 제
공

하
였

음
에

도
 불

구
하

고
 건

강
문

제
와

 피
로

를
 경

험
하

였
다

.

활
동

과
 사

회
적

 상
호

작
용

은
퇴

와
 무

관
하

게
 친

구
 관

계
가

 중
요

함
을

 강
조

하
였

다
은

퇴
 이

후
에

도
 친

: 
. 

구
 관

계
에

 큰
 변

화
가

 없
었

거
나

 오
히

려
 더

 늘
었

다
은

퇴
 이

후
에

도
 이

전
 직

장
의

 동
료

와
 연

락
하

며
 

. 

친
구

 관
계

를
 유

지
하

기
도

 하
고

새
로

운
 여

가
활

동
에

서
 새

로
운

 친
구

를
 만

나
는

 경
우

도
 있

었
다

, 
.

자
기

결
정

과
 만

족
도

참
여

자
들

은
 은

퇴
 전

환
 과

정
에

서
 자

기
결

정
 능

력
이

 낮
다

고
 느

꼈
다

대
다

수
의

 
: 

. 

참
여

자
들

은
 은

퇴
 결

정
이

 타
인

들
에

 의
해

 내
려

졌
다

고
 답

하
였

으
며

은
퇴

 과
정

에
서

의
 선

택
 권

한
 부

, 

재
에

 대
해

 진
술

하
였

다
그

러
나

 모
든

 참
여

자
들

은
 은

퇴
자

로
서

 삶
에

 대
한

 만
족

도
가

 전
반

적
으

로
 은

. 

퇴
 이

전
보

다
 높

았
다

.

노
화

와
 
은

퇴
에

 
대

한
 
지

식
참

여
자

들
은

 
노

화
와

 
은

퇴
에

 대
한

 
지

식
이

 부
족

하
였

다
대

부
분

은
 
은

퇴
 

: 
. 

이
전

에
 노

화
에

 대
한

 교
육

을
 받

지
 않

았
으

며
따

라
서

 이
에

 대
해

 더
 많

이
 배

우
고

 싶
어

하
였

다
한

 
, 

. 

명
의

 
참

여
자

를
 

제
외

하
고

 
모

든
 

참
여

자
는

 
은

퇴
 

과
정

을
 

갑
작

스
럽

게
 

경
험

하
였

으
며

 
노

화
와

 
죽

음
에

 

대
한

 고
민

도
 표

현
하

였
다

.



Ⅵ. 노르웨이의 발달장애 근로자 조기노화

-
 3

0
6
 -

표
 

발
달

장
애

인
 조

기
노

화
와

 고
용

 관
련

 선
행

연
구

 요
약

<
6
8
> 

논
문

저
자

출
간

 
(

, 

연
도

)
연

구
 목

적
연

구
 대

상
연

구
 방

법
연

구
 결

과

E
ia

ne
 

&
 

G
je

r
m

e
s

t
a

d 

(2
01

9)

주
거

 서
비

스
 지

원
을

 받

으
며

 생
활

하
는

 성
인

 발

달
장

애
 

이
용

자
의

 
노

화

와
 관

련
하

여
 서

비
스

 지

원
 

전
문

가
가

 
경

험
하

는
 

도
전

적
 

과
제

들
에

 
대

해
 

탐
색

해
 본

다
.

지
역

사
회

 
주

거
 

서
비

스

로
 개

인
 아

파
트

에
 주

거

하
는

 발
달

장
애

 노
인

 돌

봄
을

 
제

공
하

는
 

사
회

복

지
 전

문
가

 
명

12

포
커

스
 

그
룹

 
인

터
뷰

질
적

 연
구

(
)

발
달

장
애

인
의

 노
화

 징
후

를
 인

지
하

기
 어

려
움

노
화

는
 서

서
히

 오
기

 때
문

에
 주

. 

의
를

 끌
기

 어
렵

고
특

히
 의

사
소

통
 및

 인
지

 능
력

이
 저

하
된

 발
달

장
애

인
의

 경
, 

우
 

노
화

 
징

후
를

 
이

해
하

고
 

해
석

하
기

 
어

려
운

 
것

으
로

 
나

타
났

다
발

달
장

애
인

의
 

. 

노
화

에
 대

한
 지

식
 부

족
과

 노
화

 지
원

을
 위

한
 서

비
스

 질
 관

리
 시

스
템

의
 부

재

로
 전

문
성

을
 기

르
기

 위
한

 지
원

이
 필

요
하

다
. 

발
달

장
애

인
의

 노
화

를
 마

주
하

는
 서

비
스

 제
공

자
의

 감
정

도
 중

요
함

서
비

스
 제

공
. 

자
들

은
 종

종
 주

거
 서

비
스

 이
용

자
와

 강
한

 유
대

 관
계

를
 형

성
하

는
데

이
로

 인
, 

해
 노

화
 징

후
에

 대
한

 불
안

과
 불

확
실

함
을

 경
험

할
 수

 있
다

또
한

노
화

 징
후

. 
, 

에
 대

처
하

는
 방

법
을

 모
르

는
 경

우
 무

력
감

을
 느

낄
 수

 있
다

.

동
료

 및
 이

용
자

 가
족

과
의

 협
력

은
 어

려
울

 수
 있

음
다

양
한

 지
식

태
도

 및
 가

. 
, 

치
관

으
로

 인
해

 동
료

들
과

 협
력

하
는

 데
 어

려
움

을
 겪

을
 수

 있
으

며
노

화
에

 관
, 

한
 문

제
를

 논
의

하
고

 대
화

하
는

 공
동

 플
랫

폼
이

 부
족

하
다

또
한

이
용

자
 가

족
에

. 
, 

게
 노

화
 징

후
를

 설
명

하
는

 것
에

 대
한

 어
려

움
이

 있
고

노
화

에
 대

해
 언

급
할

 경
, 

우
 이

용
자

 가
족

이
 받

아
들

이
지

 못
하

거
나

 비
판

적
일

 가
능

성
으

로
 인

해
 어

려
움

이
 

있
다

. 

맞
춤

형
 서

비
스

 부
재

로
 인

해
 개

별
 
이

용
자

에
게

 노
화

에
 따

른
 적

절
한

 서
비

스
를

 

제
공

하
는

 것
이

 어
려

운
 상

황
임

발
달

장
애

 노
인

들
은

 지
역

의
 서

비
스

 구
조

와
 맞

. 

지
 않

을
 수

 있
으

며
지

방
 정

부
의

 발
달

장
애

인
 노

화
와

 관
련

된
 계

획
과

 지
침

에
 

, 

대
한

 지
식

이
 제

한
적

이
다

. 

발
달

장
애

인
 노

화
를

 지
원

하
기

 위
한

 지
역

사
회

 자
원

이
 부

족
함

노
인

과
 젊

은
 사

. 

람
을

 동
시

에
 지

원
하

다
 보

니
 노

화
를

 경
험

하
는

 발
달

장
애

 노
인

 지
원

에
 대

한
 전

문
성

과
 지

원
에

서
 혼

란
을

 경
험

한
다

.

-
 3

0
7
 -

논
문

저
자

출
간

 
(

, 

연
도

)
연

구
 목

적
연

구
 대

상
연

구
 방

법
연

구
 결

과

S
ko

rp
en

 
et

 
al

. 

(2
01

6)

일
반

인
과

 
비

교
하

였
을

 
때

발
달

장
, 

애
인

은
 

어
떤

 
질

병
으

로
 

얼
마

나
 

자
주

 
병

원
에

 
입

원
하

는
지

그
리

, 

고
 

연
령

별
 

입
원

 

비
율

에
 

어
떤

 
차

이
가

 
있

는
지

 
살

펴
본

다
.

노
르

웨
이

 
노

동

복
지

청
과

 
(N

A
V

)

노
르

웨
이

 
통

계

청
(S

ta
ti

s
ti

c
s 

에
 

등
N

or
w

ay
)

록
된

 
발

달
장

애

인
 

병
원

 
진

료

에
 

대
한

 
통

계
 

자
료

기
존

 
통

계
 

자
료

에
 

대

한
 

차
 

분
2

석
양

적
 

연
(

구
)

일
반

인
과

 비
교

하
였

을
 때

발
달

장
애

인
은

 
세

에
서

 
세

 사
이

의
 상

대
적

으
로

 젊
은

 연
령

대
에

서
 병

, 
35

60

원
 입

원
 비

율
이

 높
은

 편
이

다
.

일
반

인
은

 
세

 이
후

 병
원

 입
원

 비
율

이
 급

격
히

 증
가

하
는

데
발

달
장

애
인

의
 경

우
 

세
 이

후
 병

원
 

65
, 

65

입
원

 비
율

이
 급

격
히

 감
소

한
다

.

발
달

장
애

 노
인

의
 급

격
한

 입
원

 비
율

 감
소

는
 여

러
 요

인
에

 기
인

할
 수

 있
는

데
의

료
적

 검
사

 절
차

가
 

, 

발
달

장
애

 노
인

에
게

 적
합

하
게

 구
조

화
되

지
 않

았
거

나
발

달
장

애
 노

인
이

 건
강

문
제

를
 자

각
하

고
 표

현
, 

할
 

수
 
있

도
록

 
촉

진
하

는
 
지

원
이

 
부

족
하

거
나

병
원

이
 

발
달

장
애

 
노

인
에

게
 

적
합

한
 
치

료
를

 
제

공
할

 
, 

준
비

가
 되

어
있

지
 않

아
서

 일
 수

 있
다

.

일
반

 노
인

들
에

게
는

 주
로

 심
혈

관
 질

환
이

 병
원

 입
원

의
 원

인
이

지
만

발
달

장
애

 노
인

들
은

 주
로

 부
상

, 
, 

중
독

 및
 기

타
 외

부
 원

인
으

로
 인

해
 병

원
에

 입
원

하
는

 경
우

가
 많

다
.

E
ng

el
an

d 
et

 a
l. 

(2
01

8)

발
달

장
애

 
노

인
들

의
 

은
퇴

 
이

유
, 

은
퇴

 
전

환
 

경
험

, 

은
퇴

한
 

후
의

 
활

동
 및

 새
로

운
 은

퇴
 

상
황

을
 

어
떻

게
 

경
험

하
는

지
에

 

대
해

 
알

아
본

다
. 

더
불

어
발

달
장

, 

애
 

노
인

의
 

은
퇴

 

전
환

에
 

대
한

 
인

식
을

 
일

반
 

은
퇴

자
들

과
 

비
교

하
고

자
 한

다
.

보
호

작
업

장
에

서
 

은
퇴

한
 

지
 

년
 

2

이
내

인
 

발
달

장

애
 

노
인

 
명

 
7

평
균

 
연

령
 

(
62

세
)

반
 

구
조

화

된
 

질
문

지

를
 

활
용

한
 

인
터

뷰
질

적
 

(

연
구

)

은
퇴

 전
 후

 건
강

 상
태

와
 대

처
연

구
 참

여
자

들
은

 모
두

 은
퇴

 전
과

 후
의

 건
강

 상
태

를
 명

확
하

게
 구

: 

분
하

였
다

대
부

분
의

 참
여

자
들

은
 은

퇴
 이

전
에

 업
무

 수
행

에
 필

요
한

 기
능

 이
하

의
 수

행
 능

력
을

 보
. 

였
다

이
들

은
 
통

증
과

 
피

로
 
등

의
 
형

태
로

 
건

강
상

태
가

 
저

하
되

었
다

은
퇴

 
전

에
는

 
직

장
에

서
 
그

들
의

 
. 

. 

기
능

 수
준

과
 제

한
에

 맞
는

 작
업

과
 일

정
 조

정
을

 제
공

하
였

음
에

도
 불

구
하

고
 건

강
문

제
와

 피
로

를
 경

험
하

였
다

.

활
동

과
 사

회
적

 상
호

작
용

은
퇴

와
 무

관
하

게
 친

구
 관

계
가

 중
요

함
을

 강
조

하
였

다
은

퇴
 이

후
에

도
 친

: 
. 

구
 관

계
에

 큰
 변

화
가

 없
었

거
나

 오
히

려
 더

 늘
었

다
은

퇴
 이

후
에

도
 이

전
 직

장
의

 동
료

와
 연

락
하

며
 

. 

친
구

 관
계

를
 유

지
하

기
도

 하
고

새
로

운
 여

가
활

동
에

서
 새

로
운

 친
구

를
 만

나
는

 경
우

도
 있

었
다

, 
.

자
기

결
정

과
 만

족
도

참
여

자
들

은
 은

퇴
 전

환
 과

정
에

서
 자

기
결

정
 능

력
이

 낮
다

고
 느

꼈
다

대
다

수
의

 
: 

. 

참
여

자
들

은
 은

퇴
 결

정
이

 타
인

들
에

 의
해

 내
려

졌
다

고
 답

하
였

으
며

은
퇴

 과
정

에
서

의
 선

택
 권

한
 부

, 

재
에

 대
해

 진
술

하
였

다
그

러
나

 모
든

 참
여

자
들

은
 은

퇴
자

로
서

 삶
에

 대
한

 만
족

도
가

 전
반

적
으

로
 은

. 

퇴
 이

전
보

다
 높

았
다

.

노
화

와
 
은

퇴
에

 
대

한
 
지

식
참

여
자

들
은

 
노

화
와

 
은

퇴
에

 대
한

 
지

식
이

 부
족

하
였

다
대

부
분

은
 
은

퇴
 

: 
. 

이
전

에
 노

화
에

 대
한

 교
육

을
 받

지
 않

았
으

며
따

라
서

 이
에

 대
해

 더
 많

이
 배

우
고

 싶
어

하
였

다
한

 
, 

. 

명
의

 
참

여
자

를
 

제
외

하
고

 
모

든
 

참
여

자
는

 
은

퇴
 

과
정

을
 

갑
작

스
럽

게
 

경
험

하
였

으
며

 
노

화
와

 
죽

음
에

 

대
한

 고
민

도
 표

현
하

였
다

.



발달장애인 근로자 조기노화 백서 Ⅵ. 노르웨이의 발달장애 근로자 조기노화

-
 3

0
8
 -

논
문

저
자

출
간

 
(

, 

연
도

)
연

구
 목

적
연

구
 대

상
연

구
 방

법
연

구
 결

과

E
ng

el
an

d 
et

 
al

. 

(2
02

1)

발
달

장
애

인
의

 
나

이
성

, 

별
교

육
 

수
준

장
애

진
, 

, 

단
 

및
 

기
능

 
수

준
과

 
고

용
 

및
 

주
간

 
돌

봄
 

참
여

와
의

 
관

계
를

 
조

사
하

고

자
 하

였
다

.

노
르

웨
이

 
노

동
복

지
청

과
 

노
르

웨
이

 
통

(N
A

V
)

계
청

(S
t

a
t

is
t

ic
s 

에
 

등
록

된
 

발
N

or
w

ay
)

달
장

애
인

 
진

단
 

인
구

, 

교
육

 
수

준
연

령
성

, 
, 

, 

고
용

 
상

태
기

능
 

수
준

, 

에
 대

한
 통

계
 자

료

기
존

 통
계

 자
료

에
 

대
한

 
차

 
2

분
석

양
적

 연
구

(
)

통
계

 조
사

에
 
참

여
한

 발
달

장
애

인
 총

 
명

 중
 

는
 
고

용
되

지
 않

았
12

,7
35

51
.7

%

거
나

 
주

간
 

돌
봄

에
는

 
주

간
 

돌
봄

에
 

등
록

하
었

으
며

는
 

보
호

된
 

, 
22

.2
%

, 
23

.4
%

고
용

에
는

 개
방

된
 고

용
에

 등
록

하
였

다
, 

2.
7%

.

고
용

은
 나

이
가

 들
수

록
 감

소
하

였
으

며
진

단
별

로
 고

용
 상

태
에

 차
이

가
 있

었
다

, 
. 

고
용

률
은

 발
달

장
애

인
 중

 다
운

증
후

군
을

 가
진

 집
단

이
 가

장
 높

았
고

경
도

 발
달

, 

장
애

를
 가

진
 집

단
이

 가
장

 낮
았

다
여

성
은

 남
성

보
다

 주
간

 돌
봄

에
 등

록
한

 경
. 

우
가

 
더

 
많

았
고

보
호

된
 
고

용
 
참

여
는

 
남

성
에

게
서

 
더

 
일

반
적

이
으

며
개

방
된

 
, 

, 

고
용

 참
여

는
 남

성
과

 여
성

 사
이

에
 차

이
가

 없
었

다
.

E
ng

el
an

d 
et

 
al

. 

(2
02

0)

발
달

장
애

인
의

 
나

이
성

, 

별
기

능
 수

준
 및

 입
원

 
, 

여
부

가
 

노
르

웨
이

의
 

경

도
 

발
달

장
애

인
의

 
고

용

과
 

주
간

 
돌

봄
 

센
터

 
참

여
와

 관
련

이
 있

는
지

 조

사
하

고
자

 하
였

다
.

노
르

웨
이

 
노

동
복

지
청

과
 

노
르

웨
이

 
통

(N
A

V
)

계
청

(S
t

a
t

is
t

ic
s 

에
 

등
록

된
 

경
N

or
w

ay
)

도
 

발
달

장
애

인
 

인
구

, 

교
육

 수
준

연
령

성
별

, 
, 

, 

고
용

 
상

태
기

능
 

수
준

, 
, 

병
원

 입
원

에
 대

한
 통

계
 

자
료

기
존

 통
계

 자
료

에
 

대
한

 
차

 
2

분
석

양
적

 연
구

(
)

통
계

 
조

사
에

 
참

여
한

 
발

달
장

애
인

 
총

 
명

 
중

 
는

 
주

간
 

돌
봄

이
나

 
2,

37
0

67
.9

%

고
용

에
 참

여
하

고
 있

지
 않

으
며

는
 주

간
 돌

봄
에

는
 보

호
된

 고
용

, 
6.

5%
, 

20
.9

%

에
만

 경
쟁

 고
용

에
 참

여
하

는
 것

으
로

 나
타

났
다

, 
4.

7%
.

기
능

 수
준

을
 등

록
하

지
 않

은
 사

람
들

 즉
공

공
 서

비
스

에
 등

록
하

지
 않

은
 사

람
, 

들
 중

에
서

는
 고

용
이

나
 주

간
 돌

봄
 등

 어
떤

 등
록

도
 하

지
 않

은
 사

람
의

 비
율

이
 

가
장

 
높

았
다

경
도

 
발

달
장

애
인

의
 
고

용
 
참

여
 
인

구
는

 
나

이
가

 
많

을
수

록
기

능
 

. 
, 

수
준

이
 
낮

을
수

록
 

적
었

다
나

이
는

 
주

간
 
돌

봄
 
참

여
에

 
영

향
을

 
미

치
지

 
않

았
다

. 
. 

입
원

 경
험

이
 있

는
 사

람
들

은
 입

원
 경

험
이

 없
는

 사
람

들
에

 비
해

 고
용

되
지

 않
을

 

가
능

성
이

 더
 높

았
으

며
특

히
 정

신
적

 질
환

과
 신

체
적

 질
환

 모
두

로
 인

해
 입

원
, 

한
 경

험
이

 있
는

 경
우

에
는

 고
용

되
지

 않
을

 가
능

성
이

 더
 높

았
다

주
간

 돌
봄

 참
. 

여
는

 남
성

보
다

 여
성

에
게

 더
 일

반
적

이
었

지
만

남
성

은
 보

호
된

 고
용

에
 더

 많
이

 
, 

참
여

하
였

다
경

쟁
 고

용
과

 성
별

에
는

 관
련

이
 없

었
다

. 
.

B
yg

dn
es

 
an

d 

G
re

ss
ne

s 
(2

01
2)

다
운

증
후

군
과

 그
 외

 발

달
장

애
인

들
 

사
이

에
 

다

운
증

후
군

용
 

치
매

적
응

행

동
검

사
 

결
과

 
유

의
미

한
 

차
이

가
 

나
는

가
를

 
살

펴

보
고

자
 하

였
다

.

지
역

사
회

 
거

주
 

서
비

스

를
 

제
공

받
는

 
총

 
명

87

의
 

발
달

장
애

 
성

인
 

중
 

다
운

증
후

군
을

 
가

진
 

사

람
 

명
과

 그
 외

 발
달

17

장
애

인
 

명
의

 
돌

봄
 

70

서
비

스
 제

공
자

검
사

 점
수

 통
계

 

분
석

양
적

 연
구

(
)

다
운

증
후

군
 이

용
자

의
 

는
 치

매
 의

심
 증

상
을

 보
였

으
나

그
 외

 발
달

장
애

인
 

29
%

, 

이
용

자
는

 
만

이
 
치

매
 

의
심

 
증

상
을

 
보

였
다

이
는

 
치

매
 
증

상
을

 
촉

진
하

는
 

23
%

. 

베
타

 
아

밀
로

이
드

 
성

분
이

 
다

운
증

후
군

을
 
유

발
하

는
 

번
 

염
색

체
 

이
상

과
 

관
련

21

이
 있

다
는

 기
존

 연
구

 결
과

와
 일

치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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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례조사.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1) 

가 일반 고용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조정된 일자리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 Ny Jobb! 

지금 소개하는 사례는 노르웨이 국립 발달장애와 지역사회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에서 작성한 일반 고용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조정된 Intellectual Disability and Community) <

일자리 사업에 대한 소식지 내용 중 일부이다(VTAO)> (NAKU, 2016).

새로운 직업 프로젝트는 년 노르웨이 중부에 위치한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지원 Ny Jobb( )! 2009

중계기관인 프리마 와 트론하임 시와의 협력으로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PRIMA) (Trondheim) . 

목적은 장애로 인해 지속적으로 직무환경이나 조건에 있어 조정된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규 직장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개별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NAKU, 2016).

년부터 년까지 년간 는 프로젝트를 통해 명에게 일반 고용시장에2009 2011 3 PRIMA Ny Jobb! 53 ‘

서 지속적으로 조정된 일자리 를 제공하(Varig Tilrettelagt Arbeid i ordinære bedrifter, VTAO)‘

였으며 년 초에만 명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는 비록 장애수당을 받더라도 , 2012 35 . VTAO

일반 고용시장에서 정규적인 직장을 다니면서 노동자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발달장애인이다 이들이 원하는 직무의 정규직 일자리에 . 

취업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을 평가하고 직업훈련을 제공하며 적절한 기업을 중계하여 장기적인 , 

직무지도 및 직무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업무를 중계기관인 가 맡고 있다 는 트론하임 PRIMA . PRIMA

시청과 적십자사가 각각 지분을 로 출자하여 설립한 기관이다6:4 .

프로젝트를 통해 일반 고용시장에서 정규적인 직장을 얻기 위해 년 한 해에만 Ny Jobb! 2009

이 프로젝트에 지원한 인원은 명이고 그 중 명은 현재까지 정규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30 , 22 . 

나머지는 로 돌아와 정규 기업 취업을 위한 직업재활을 받고 있다 의 프로젝트 PRIMA . PRIMA

리더인 씨는 이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Randi Leer .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은 대부분 경도 또는 중등도의 대 발달“ 20~30

장애인입니다 발달장애인 대다수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성장하였기에 보호 . 

작업장보다는 일반 고용시장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지원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신청한 발달장애인은 일반 고용시장에 있는 정규 직장으로의 . 

전환 전에 주 동안 직업평가 및 직무 실습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청자에게 적절한 4 . 

기업을 찾아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최소 개월 간 직무지도와 직장환경 개선을 위해 6

저희가 기업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더 오랜 기간 받을 필요가 있다면 장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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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례조사.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1) 

가 일반 고용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조정된 일자리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 Ny Jobb! 

지금 소개하는 사례는 노르웨이 국립 발달장애와 지역사회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에서 작성한 일반 고용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조정된 Intellectual Disability and Community) <

일자리 사업에 대한 소식지 내용 중 일부이다(VTAO)> (NAKU, 2016).

새로운 직업 프로젝트는 년 노르웨이 중부에 위치한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지원 Ny Jobb( )! 2009

중계기관인 프리마 와 트론하임 시와의 협력으로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PRIMA) (Trondheim) . 

목적은 장애로 인해 지속적으로 직무환경이나 조건에 있어 조정된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규 직장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개별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NAKU, 2016).

년부터 년까지 년간 는 프로젝트를 통해 명에게 일반 고용시장에2009 2011 3 PRIMA Ny Jobb! 53 ‘

서 지속적으로 조정된 일자리 를 제공하(Varig Tilrettelagt Arbeid i ordinære bedrifter, VTAO)‘

였으며 년 초에만 명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는 비록 장애수당을 받더라도 , 2012 35 . VTAO

일반 고용시장에서 정규적인 직장을 다니면서 노동자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발달장애인이다 이들이 원하는 직무의 정규직 일자리에 . 

취업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을 평가하고 직업훈련을 제공하며 적절한 기업을 중계하여 장기적인 , 

직무지도 및 직무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업무를 중계기관인 가 맡고 있다 는 트론하임 PRIMA . PRIMA

시청과 적십자사가 각각 지분을 로 출자하여 설립한 기관이다6:4 .

프로젝트를 통해 일반 고용시장에서 정규적인 직장을 얻기 위해 년 한 해에만 Ny Jobb! 2009

이 프로젝트에 지원한 인원은 명이고 그 중 명은 현재까지 정규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30 , 22 . 

나머지는 로 돌아와 정규 기업 취업을 위한 직업재활을 받고 있다 의 프로젝트 PRIMA . PRIMA

리더인 씨는 이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Randi Leer .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은 대부분 경도 또는 중등도의 대 발달“ 20~30

장애인입니다 발달장애인 대다수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성장하였기에 보호 . 

작업장보다는 일반 고용시장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지원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신청한 발달장애인은 일반 고용시장에 있는 정규 직장으로의 . 

전환 전에 주 동안 직업평가 및 직무 실습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청자에게 적절한 4 . 

기업을 찾아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최소 개월 간 직무지도와 직장환경 개선을 위해 6

저희가 기업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더 오랜 기간 받을 필요가 있다면 장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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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 제공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개별적이고 직무환경에 대한 구조적 지원에도 불구. , 

하고 적응이 어려운 지원자는 자신이 원할 경우 로 돌아와 다시 더 적합한 정PRIMA

규 직장을 찾고 직무훈련을 받습니다.”

제도와 프로젝트의 결과에 대해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VTAO Ny Jobb! Randi Leer .

우리는 이 프로젝트의 만족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수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 

러나 대부분의 발달장애인 참여자들이 직장에서 중도 퇴사하지 않고 장기 근속한다는 

것은 이 취업 중개가 성공적이었음을 나타내는 최상의 지표입니다 우리는 양쪽 모두. 

가 만족한다는 피드백을 받습니다 고용주들은 직장에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은 . 

물론이고 급여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어 좋다고 말합니다 고용주들은 가 . PRIMA

직무환경 조정 등 실질적 지원을 해 줄 뿐 아니라 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NAV

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주기에 전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매우 긍

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 노동자들은 정규 일자리에서 일하면서 낮 시간을 보. 

람되게 보낼 수 있어 좋다고 말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총 관리자인 씨는 이 프로젝트의 가능성과 도전 과제에 Linda Green Baadsvik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포용적인 일터와 사회적 책임이 최근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기에 고용주를 영입하“

기가 더 쉬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들은 공공기관이 아닌 좀 더 유연한 중계기. , 

관에서 발달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무 적응을 위해 필요한 모든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어 매우 만족합니다 심지어 로부터 지원받게 되는 금전적 지원을 위한 서류 . NAV

작업들도 중계기관에서 처리해 주니 매우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 

가 직접 저희 기관으로 전화를 걸면 대부분의 문제가 쉽게 해결됩니다 하지만 현재. 

의 도전 과제는 일부 사무소가 에 투입할 추가적인 예산 마련에 소극적NAV VTAO

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우리는 일자리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을 . . 

위한 적절한 작업장소를 찾아냈는데도 자금 지원이 중단되어 발달장애인 지원자를 해

당 작업장소에 배치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원 신청자에 대한 . 

정확한 수요를 파악해서 에 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 증액을 요구할 필요가 NAV VTAO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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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달장애 및 치매 노인 친인척 학교 프로그램) 

발달장애 및 치매 노인을 장 단기적으로 돌보는 친인척들이 직면하는 돌봄 과제를 해결하기 ·

위한 정보공유 및 자조모임 지원 프로그램이 친인척 학교 이다 이 프로그램은 (P rørendeskoler) . å

노르웨이 보건의료서비스부 에서 주관하는 치매 노인과 (Ministry of Health and Care Services)

그 가족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년 계획 에 의거하여 시행된다5 (Dementia Plan 2025)

(Ministry of Health and Care Services, 2020). 

이 프로그램 관리 책임은 국립노화건강센터 에 있으며(Nasjonalt senter for aldring og helse) , 

병원이나 치료실과 같은 보건 서비스 제공 기관 또는 장애 및 노인 관련 단체에서 국립노화건강센터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그 보조금으로 친인척에 대한 교육 및 자조모임이 이루어진다 교육 및 자조모임, . 

의 주요 활동은 치매 또는 발달장애인의 노화와 돌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또는 공유하는 

것이다 정보 제공을 위한 강의 프로그램 운영 기관에는 하나의 기획 강좌에 약 만원 년 . 560 (2023

월 일 환율 기준 을 자조모임 하나에 약 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서와 10 8 ) , 100 . 

최종 활동 보고서는 제출해야 하지만 강사비 및 자조모임 지출 재무 결과 보고서는 제출할 필요가 , 

없다(National Centre for Ageing and Health, 2021).

교육 및 자조모임을 위한 친인척 학교 주요 주제는 발달장애 및 노화 발달장애 및 치매 , ① ② 

노인과 의사소통 기술 친인척의 돌봄 경험 죽음에 따른 상실감과 애도를 중심으로 서비스 , ( ), ③ ④ 

배치 및 보조장비 지원 요청 및 발달장애 및 치매 노인을 위한 법과 권리로 구성된다(National ⑤ 

이 가지 주제에 대한 정보 및 온라인 학습도 국립노화건강Centre for Ageing and Health, 2013). 5

센터에서 무료로 발달장애 노인의 친인척들에게 제공한다(National Centre for Ageing and 

Health, 2021).

친인척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 경험이 있는 발달장애 노인의 보호자들을 인터뷰한 국립노화건강센터

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참여 보호자들은 발달장애인의 노화에 대한 깊은 이해 발달장애 , ① ② 

노인 돌봄 및 주거 서비스 제공자와의 만남에서 자신의 역할 다른 가족을 만나고 이야기를 공유하는 , ③ 

것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다고 말한다(National Centre for Ageing and Health, 2013).

친인척 학교 프로그램 참가의 세 가지 의미 중 먼저 발달장애인 노화에 대한 깊은 이해에 대한  

참가자들의 인터뷰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National Centre for Ageing and Health, 2013).  

나는 이것이 매우 유용한 수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의 강의 내용이 너무 “ . 

좋았습니다 수업을 듣기 전에는 발달장애 자녀의 노화와 치매에 대해 두려움과 무지. 

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좀 더 성숙하고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의 , . 

나이에 따른 변화에 대한 관점도 바뀌었어요 부모 .” ( 1;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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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 제공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개별적이고 직무환경에 대한 구조적 지원에도 불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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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프로젝트의 결과에 대해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VTAO Ny Jobb! Randi Le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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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만족한다는 피드백을 받습니다 고용주들은 직장에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은 . 

물론이고 급여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어 좋다고 말합니다 고용주들은 가 . PRIMA

직무환경 조정 등 실질적 지원을 해 줄 뿐 아니라 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NAV

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주기에 전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매우 긍

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 노동자들은 정규 일자리에서 일하면서 낮 시간을 보. 

람되게 보낼 수 있어 좋다고 말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총 관리자인 씨는 이 프로젝트의 가능성과 도전 과제에 Linda Green Baadsvik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포용적인 일터와 사회적 책임이 최근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기에 고용주를 영입하“

기가 더 쉬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들은 공공기관이 아닌 좀 더 유연한 중계기. , 

관에서 발달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무 적응을 위해 필요한 모든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어 매우 만족합니다 심지어 로부터 지원받게 되는 금전적 지원을 위한 서류 . NAV

작업들도 중계기관에서 처리해 주니 매우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 

가 직접 저희 기관으로 전화를 걸면 대부분의 문제가 쉽게 해결됩니다 하지만 현재. 

의 도전 과제는 일부 사무소가 에 투입할 추가적인 예산 마련에 소극적NAV VTAO

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우리는 일자리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을 . . 

위한 적절한 작업장소를 찾아냈는데도 자금 지원이 중단되어 발달장애인 지원자를 해

당 작업장소에 배치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원 신청자에 대한 . 

정확한 수요를 파악해서 에 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 증액을 요구할 필요가 NAV VT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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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달장애 및 치매 노인 친인척 학교 프로그램) 

발달장애 및 치매 노인을 장 단기적으로 돌보는 친인척들이 직면하는 돌봄 과제를 해결하기 ·

위한 정보공유 및 자조모임 지원 프로그램이 친인척 학교 이다 이 프로그램은 (P rørendeskoler) . å

노르웨이 보건의료서비스부 에서 주관하는 치매 노인과 (Ministry of Health and Care Services)

그 가족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년 계획 에 의거하여 시행된다5 (Dementia Plan 2025)

(Ministry of Health and Care Services, 2020). 

이 프로그램 관리 책임은 국립노화건강센터 에 있으며(Nasjonalt senter for aldring og helse) , 

병원이나 치료실과 같은 보건 서비스 제공 기관 또는 장애 및 노인 관련 단체에서 국립노화건강센터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그 보조금으로 친인척에 대한 교육 및 자조모임이 이루어진다 교육 및 자조모임, . 

의 주요 활동은 치매 또는 발달장애인의 노화와 돌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또는 공유하는 

것이다 정보 제공을 위한 강의 프로그램 운영 기관에는 하나의 기획 강좌에 약 만원 년 . 560 (2023

월 일 환율 기준 을 자조모임 하나에 약 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서와 10 8 ) , 100 . 

최종 활동 보고서는 제출해야 하지만 강사비 및 자조모임 지출 재무 결과 보고서는 제출할 필요가 , 

없다(National Centre for Ageing and Health, 2021).

교육 및 자조모임을 위한 친인척 학교 주요 주제는 발달장애 및 노화 발달장애 및 치매 , ① ② 

노인과 의사소통 기술 친인척의 돌봄 경험 죽음에 따른 상실감과 애도를 중심으로 서비스 , ( ), ③ ④ 

배치 및 보조장비 지원 요청 및 발달장애 및 치매 노인을 위한 법과 권리로 구성된다(National ⑤ 

이 가지 주제에 대한 정보 및 온라인 학습도 국립노화건강Centre for Ageing and Health, 2013). 5

센터에서 무료로 발달장애 노인의 친인척들에게 제공한다(National Centre for Ageing and 

Health, 2021).

친인척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 경험이 있는 발달장애 노인의 보호자들을 인터뷰한 국립노화건강센터

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참여 보호자들은 발달장애인의 노화에 대한 깊은 이해 발달장애 , ① ② 

노인 돌봄 및 주거 서비스 제공자와의 만남에서 자신의 역할 다른 가족을 만나고 이야기를 공유하는 , ③ 

것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다고 말한다(National Centre for Ageing and Health, 2013).

친인척 학교 프로그램 참가의 세 가지 의미 중 먼저 발달장애인 노화에 대한 깊은 이해에 대한  

참가자들의 인터뷰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National Centre for Ageing and Health, 2013).  

나는 이것이 매우 유용한 수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의 강의 내용이 너무 “ . 

좋았습니다 수업을 듣기 전에는 발달장애 자녀의 노화와 치매에 대해 두려움과 무지. 

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좀 더 성숙하고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의 , . 

나이에 따른 변화에 대한 관점도 바뀌었어요 부모 .” ( 1;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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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어른이 된 나의 동생과 내가 형제로 어떻게 잘 지낼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에게 동생이 늙어간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었어요 그래서 이 교육 이후 아직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만 조금씩 현. , 

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는 여전히 내 어린 동생. 

이지만 그의 노화를 이해하고 나의 몇 가지 그릇된 인식을 변경하는 데 도움이 되었, 

습니다 형제 ." ( 1; p. 31)

두 번째로, 발달장애 노인 돌봄 및 주거 서비스 제공자와의 만남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참가자들

의 인터뷰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교육을 받고는 내 자녀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거 시설에서 누가 어떤 지원을 제“

공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설 벽면에 직원들의 사진을 걸. 

어달라고 제안했어요 부모 .” ( 2; p. 31)

우리는 내 자녀의 권리와 같은 것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 . 

이것이 돌봄 및 거주 시설에 전달되나요 보호자인 우리와 이용자인 내 자녀가 어떤 ?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 

보호자가 얻는 것 외에도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이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느낌을 , 

받았어요 부모 ." ( 3; p. 31)

세 번째로, 다른 가족을 만나고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참가자들의 인터뷰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경험과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정말 유익했습니다 그들이 어떻” . 

게 지내는지 그들의 경험을 듣는 것이 좋았어요 그 덕분에 나도 내 상황을 더 잘 , .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이런 모임에 함께하는 것이 기분 좋았습니다 부모 . ." ( 4; p. 

32)

가족에게는 지원 시스템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디“ . 

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 

알아야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더라도 누군가가 함께할 수 있는 사. 

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 .” ( 5;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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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보호자들은 자조모임을 통해 보호자들의 연대와 경험 공유의 중요성 가족 , ① ② 

외의 발달장애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과 협력의 중요성 정보 교류의 중요성 발달장애 , , ③ ④ 

노인에게 있어 주거 서비스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한다(National Centre for Ageing 

and Health, 2013).

발달장애인 조기노화 지원 전문가 양성을 위한 방안2) 

발달장애인은 이전보다 오래 살며 많은 사람이 조기노화를 경험한다 사람들은 보다 오래 살고. , 

영유아기 사망률은 더욱 낮아지기에 앞으로 몇 년 동안 발달장애 노인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현상이며 보건 (Ministry of Children and Inclusion, 2013). , 

및 보호 서비스 발달장애 개인 및 그들의 가족에게 많은 도전 과제를 야기한다 많은 발달장애인은 , . 

나이가 들면서 일반 인구에서 보이는 것과 달리 다소 이르거나 다른 양상의 노화 과정을 맞이하고 

경험한다. 

발달장애인의 노화는 보이지 않게 몰래 옵니다 그 표시가 너무 작아서 잘 드러나" . 

지 않고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Eiane & Gjermestad, 2019, p. 43)."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돌봄 및 주거 서비스는 분리된 시설 중심 서비스가 사라지며 외형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지역사회 돌봄 및 주거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개별 욕구에 맞는 . 

실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노르웨이 보건서비스 관리 위원회가 년 발표한 . 2016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보고서는 지방자(Norwegian Board of Health Supervision, 2017). 

치 단위의 발달장애인 보건 및 돌봄 서비스에 대해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발달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 부족이 지역사회 돌봄 목표를 . , 

달성하는 데 큰 장애물 중 하나라고 나타났다 이러한 지식 부족은 서비스 분야 전반에서 나타났다. .  

보고서는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돌봄 및 건강 서비스가 이용자 개인의 독특한 요구에 맞춰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 , 

못하였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나아가 이용자의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추적하지 못하는 한계도 . 

지적했다 보고서의 결론은 발달장애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춘 유능한 전문가가 개별 이용자의 . 

독특한 요구를 해석하고 이해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때 도전적인 행동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크게 감소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와 돌봄 및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지원 인력을 양성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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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어른이 된 나의 동생과 내가 형제로 어떻게 잘 지낼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에게 동생이 늙어간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었어요 그래서 이 교육 이후 아직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만 조금씩 현. , 

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는 여전히 내 어린 동생. 

이지만 그의 노화를 이해하고 나의 몇 가지 그릇된 인식을 변경하는 데 도움이 되었, 

습니다 형제 ." ( 1; p. 31)

두 번째로, 발달장애 노인 돌봄 및 주거 서비스 제공자와의 만남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참가자들

의 인터뷰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교육을 받고는 내 자녀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거 시설에서 누가 어떤 지원을 제“

공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설 벽면에 직원들의 사진을 걸. 

어달라고 제안했어요 부모 .” ( 2; p. 31)

우리는 내 자녀의 권리와 같은 것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 . 

이것이 돌봄 및 거주 시설에 전달되나요 보호자인 우리와 이용자인 내 자녀가 어떤 ?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 

보호자가 얻는 것 외에도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이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느낌을 , 

받았어요 부모 ." ( 3; p. 31)

세 번째로, 다른 가족을 만나고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참가자들의 인터뷰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경험과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정말 유익했습니다 그들이 어떻” . 

게 지내는지 그들의 경험을 듣는 것이 좋았어요 그 덕분에 나도 내 상황을 더 잘 , .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이런 모임에 함께하는 것이 기분 좋았습니다 부모 . ." ( 4; p. 

32)

가족에게는 지원 시스템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디“ . 

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 

알아야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더라도 누군가가 함께할 수 있는 사. 

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 .” ( 5;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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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보호자들은 자조모임을 통해 보호자들의 연대와 경험 공유의 중요성 가족 , ① ② 

외의 발달장애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과 협력의 중요성 정보 교류의 중요성 발달장애 , , ③ ④ 

노인에게 있어 주거 서비스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한다(National Centre for Ageing 

and Health, 2013).

발달장애인 조기노화 지원 전문가 양성을 위한 방안2) 

발달장애인은 이전보다 오래 살며 많은 사람이 조기노화를 경험한다 사람들은 보다 오래 살고. , 

영유아기 사망률은 더욱 낮아지기에 앞으로 몇 년 동안 발달장애 노인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현상이며 보건 (Ministry of Children and Inclusion, 2013). , 

및 보호 서비스 발달장애 개인 및 그들의 가족에게 많은 도전 과제를 야기한다 많은 발달장애인은 , . 

나이가 들면서 일반 인구에서 보이는 것과 달리 다소 이르거나 다른 양상의 노화 과정을 맞이하고 

경험한다. 

발달장애인의 노화는 보이지 않게 몰래 옵니다 그 표시가 너무 작아서 잘 드러나" . 

지 않고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Eiane & Gjermestad, 2019, p. 43)."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돌봄 및 주거 서비스는 분리된 시설 중심 서비스가 사라지며 외형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지역사회 돌봄 및 주거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개별 욕구에 맞는 . 

실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노르웨이 보건서비스 관리 위원회가 년 발표한 . 2016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보고서는 지방자(Norwegian Board of Health Supervision, 2017). 

치 단위의 발달장애인 보건 및 돌봄 서비스에 대해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발달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 부족이 지역사회 돌봄 목표를 . , 

달성하는 데 큰 장애물 중 하나라고 나타났다 이러한 지식 부족은 서비스 분야 전반에서 나타났다. .  

보고서는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돌봄 및 건강 서비스가 이용자 개인의 독특한 요구에 맞춰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 , 

못하였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나아가 이용자의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추적하지 못하는 한계도 . 

지적했다 보고서의 결론은 발달장애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춘 유능한 전문가가 개별 이용자의 . 

독특한 요구를 해석하고 이해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때 도전적인 행동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크게 감소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와 돌봄 및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지원 인력을 양성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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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국립노화건강센터는 최근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년 과정의 발달장애 환경적 지원 2 < , 

및 노화 직업 전문 학위 과정을 개설하였다(Utviklingshemning, miljøarbeid og aldring)> 

입학 대상은 돌봄과 보건 직종 종사자로서(National Centre for Ageing and Health, 2023). , 

의료 전문가 간호 조무사 보호자 및 활동 지원사를 포함한다 수업 진행은 온라인과 현장 실습을 , , . 

병행하며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온라인 수업 및 주말 실습을 이수하면 된다 수업료는 무상이며 , . 

교재비와 행정 수수료를 포함하여 총 만원 년 월 일 환율 기준 정도를 지출하면 된다40 (2023 10 8 ) . 

년의 파트타임 과정이 아닌 년의 풀타임 과정에 등록하면 로부터 학업을 위한 생활지원금2 1 NAV

을 받으며 공부할 수 있다(L nekassen) .å

발달장애 환경적 지원 및 노화 직업 전문 학위를 위한 교육 과정은 다음 표 와 같다< , > < 69>

특히 건강 및 돌봄 직업 기본 소양에 관한 (National Centre for Ageing and Health, 2023). 

과목에서는 개인중심돌봄서비스 를 강조하는데 개인중심돌봄(Person-Centered Care Service) ,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을 치료하고 교정하기보다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기에 발달장애 노인을 위한 환경 재구성 과목에서 환경 재구성 작업

에 대해 배운다(Miljøbehandling) .

표 발달장애와 노화 직업 전문 학위 교육과정< 69> (National Centre for Ageing and Health, 2023).

학년 교과목 및 내용 기간

학년1

과목 건강 및 돌봄 직업 기본 소양1: 주12

과목 발달장애와 노화2: 주12

과목 발달장애와 노인성 질병3: 주16

학년2

과목 발달장애 노인을 위한 환경 재구성4: 주18

과목 발달장애 노인 지원을 위한 조직 시스템 및 리더십5: , 주7

과목 개별 연구 프로젝트 및 졸업 시험6: 주15

총 주80

발달장애인의 고용주를 위한 지원3) 

가 노화로 인한 조기 기능 저하 평가도구 전자화) 

노르웨이 남부 베르겐 시는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에 따른 작업환경 변화와 은퇴 시기를 (Bergen) 

판단하기 위한 조기 징후 평가도구를 전자화하는 사업에 착수하였다’ (Early Sign)‘ (M nchow, ü

조기 징후 는 발달장애 성인 및 노인의 기능 저하를 진단하여 조기노화를 선별하기 위한 2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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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도구이다 이 도구는 국립노화건강센터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오랫동안 종이 버전으로 존재하였. 

다 년 베르겐 시가 조기 징후 의 전자 버전을 사전 평가 후 년에 공개하였다. 2017 ’ ‘ 2018 .

베르겐 시 장애인 서비스국은 이 평가도구를 만 세 이상 지역사회 주거 및 고용 서비스 이용자를 45

대상으로 적용하였으며 다운증후군을 가진 발달장애인에 한해 만 세부터 전자 평가를 적용했다, 30 . 

전자 버전의 사전 평가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사전 평가에 참여한 대상자 모두 조기 징후 가 . ’ ‘

발달장애 노동자의 건강 및 작업기능 저하를 조기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발달장애인 주거 및 직업재활 서비스 담당자들이 조기 징후 평가도구를 사용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조기노화로 인해 치매 진단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됨.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일상생활 속에서 기능 저하 파악에 도움이 됨.

 평소에 이용자의 기능 저하를 살피고 판단할 근거가 되어 줌.

 평가 결과가 병원 및 복지 서비스국과 연계되어 조기노화 징후가 나타나자마자 서비스를 통합

적이고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음.

나 조기노화에 따른 작업환경 조정 및 은퇴 시점 결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국립노화건강센터는 발달장애 노동자의 작업환경 조정과 은퇴 시점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 양식인 

통합적 연금평가 도구를 개발하여 발달장애인 고용 사업(Helhetlig Pensjonskartlegging, HELP) 

장에 보급한다 는 발달장애 종업원의 (National Centre for Ageing and Health, 2015). HELP

기능 능력 작업 상황 거주 상황 및 다른 영역에서의 활동 가능성을 평가하는 도구이다 나이가 , , . 

들면서 노화가 시작되면 직업 및 일상활동에 있어 참여 시간을 줄이고 작업 및 활동 내용을 조정해야 

할 시기가 오는 것이다. 

는 노화와 기능 저하로 은퇴가 다가오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두 단계의 평가지로 HELP , 

구성되어 있다 단계 평가는 종업원의 작업 (National Centre for Ageing and Health, 2015). 1

상황 사회적 네트워크 거주 상황 및 은퇴 생활에 대한 생각에 중점을 두고 평가한다 그림 , , ([ 52] 

참조 주로 이 단계에서는 고용주가 직접 쉬운 읽기 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발달장애인 작업자의 ). 

기능 저하를 평가하고 작업환경 조정이나 은퇴 고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초기 평가도구로 사용된다. 

단계 평가를 거쳐 세부적인 작업환경 변경이나 은퇴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면 에 기능 1 NAV

평가 전문가 방문을 요청하여 전문가에 의한 단계의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림 참조 단계 2 ([ 52] ). 2

평가는 기능 능력 작업 상황 거주 상황 및 다른 활동 가능성과 관련하여 종업원의 제한과 가능성을 , , 

세부적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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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국립노화건강센터는 최근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년 과정의 발달장애 환경적 지원 2 < , 

및 노화 직업 전문 학위 과정을 개설하였다(Utviklingshemning, miljøarbeid og aldring)> 

입학 대상은 돌봄과 보건 직종 종사자로서(National Centre for Ageing and Health, 2023). , 

의료 전문가 간호 조무사 보호자 및 활동 지원사를 포함한다 수업 진행은 온라인과 현장 실습을 , , . 

병행하며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온라인 수업 및 주말 실습을 이수하면 된다 수업료는 무상이며 , . 

교재비와 행정 수수료를 포함하여 총 만원 년 월 일 환율 기준 정도를 지출하면 된다40 (2023 10 8 ) . 

년의 파트타임 과정이 아닌 년의 풀타임 과정에 등록하면 로부터 학업을 위한 생활지원금2 1 NAV

을 받으며 공부할 수 있다(L nekassen) .å

발달장애 환경적 지원 및 노화 직업 전문 학위를 위한 교육 과정은 다음 표 와 같다< , > < 69>

특히 건강 및 돌봄 직업 기본 소양에 관한 (National Centre for Ageing and Health, 2023). 

과목에서는 개인중심돌봄서비스 를 강조하는데 개인중심돌봄(Person-Centered Care Service) ,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을 치료하고 교정하기보다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기에 발달장애 노인을 위한 환경 재구성 과목에서 환경 재구성 작업

에 대해 배운다(Miljøbehandling) .

표 발달장애와 노화 직업 전문 학위 교육과정< 69> (National Centre for Ageing and Health, 2023).

학년 교과목 및 내용 기간

학년1

과목 건강 및 돌봄 직업 기본 소양1: 주12

과목 발달장애와 노화2: 주12

과목 발달장애와 노인성 질병3: 주16

학년2

과목 발달장애 노인을 위한 환경 재구성4: 주18

과목 발달장애 노인 지원을 위한 조직 시스템 및 리더십5: , 주7

과목 개별 연구 프로젝트 및 졸업 시험6: 주15

총 주80

발달장애인의 고용주를 위한 지원3) 

가 노화로 인한 조기 기능 저하 평가도구 전자화) 

노르웨이 남부 베르겐 시는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에 따른 작업환경 변화와 은퇴 시기를 (Bergen) 

판단하기 위한 조기 징후 평가도구를 전자화하는 사업에 착수하였다’ (Early Sign)‘ (M nchow, ü

조기 징후 는 발달장애 성인 및 노인의 기능 저하를 진단하여 조기노화를 선별하기 위한 2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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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도구이다 이 도구는 국립노화건강센터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오랫동안 종이 버전으로 존재하였. 

다 년 베르겐 시가 조기 징후 의 전자 버전을 사전 평가 후 년에 공개하였다. 2017 ’ ‘ 2018 .

베르겐 시 장애인 서비스국은 이 평가도구를 만 세 이상 지역사회 주거 및 고용 서비스 이용자를 45

대상으로 적용하였으며 다운증후군을 가진 발달장애인에 한해 만 세부터 전자 평가를 적용했다, 30 . 

전자 버전의 사전 평가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사전 평가에 참여한 대상자 모두 조기 징후 가 . ’ ‘

발달장애 노동자의 건강 및 작업기능 저하를 조기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발달장애인 주거 및 직업재활 서비스 담당자들이 조기 징후 평가도구를 사용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조기노화로 인해 치매 진단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됨.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일상생활 속에서 기능 저하 파악에 도움이 됨.

 평소에 이용자의 기능 저하를 살피고 판단할 근거가 되어 줌.

 평가 결과가 병원 및 복지 서비스국과 연계되어 조기노화 징후가 나타나자마자 서비스를 통합

적이고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음.

나 조기노화에 따른 작업환경 조정 및 은퇴 시점 결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국립노화건강센터는 발달장애 노동자의 작업환경 조정과 은퇴 시점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 양식인 

통합적 연금평가 도구를 개발하여 발달장애인 고용 사업(Helhetlig Pensjonskartlegging, HELP) 

장에 보급한다 는 발달장애 종업원의 (National Centre for Ageing and Health, 2015). HELP

기능 능력 작업 상황 거주 상황 및 다른 영역에서의 활동 가능성을 평가하는 도구이다 나이가 , , . 

들면서 노화가 시작되면 직업 및 일상활동에 있어 참여 시간을 줄이고 작업 및 활동 내용을 조정해야 

할 시기가 오는 것이다. 

는 노화와 기능 저하로 은퇴가 다가오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두 단계의 평가지로 HELP , 

구성되어 있다 단계 평가는 종업원의 작업 (National Centre for Ageing and Health, 2015). 1

상황 사회적 네트워크 거주 상황 및 은퇴 생활에 대한 생각에 중점을 두고 평가한다 그림 , , ([ 52] 

참조 주로 이 단계에서는 고용주가 직접 쉬운 읽기 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발달장애인 작업자의 ). 

기능 저하를 평가하고 작업환경 조정이나 은퇴 고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초기 평가도구로 사용된다. 

단계 평가를 거쳐 세부적인 작업환경 변경이나 은퇴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면 에 기능 1 NAV

평가 전문가 방문을 요청하여 전문가에 의한 단계의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림 참조 단계 2 ([ 52] ). 2

평가는 기능 능력 작업 상황 거주 상황 및 다른 활동 가능성과 관련하여 종업원의 제한과 가능성을 , , 

세부적으로 평가한다.



발달장애인 근로자 조기노화 백서 Ⅵ. 노르웨이의 발달장애 근로자 조기노화

- 316 -

이러한 체크리스트 평가는 퇴직 몇 달 전에 시작하여 노동자의 기능 수준과 업무 능력에 HELP 

더 잘 맞도록 직장에서의 마지막 작업시간과 환경을 조정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는 업무 조정 . 

또는 줄어든 근무 시간과 같은 유연한 전환 조치를 동반한다 이 평가에서 나타나는 사항은 발달장애 . 

노동자의 개인별지원계획 수정에 반영된다.

표지HELP ① 단계 평가지 예시HELP 1② 단계 평가지 예시HELP 2③ 

그림 통합적 연금평가 도구 [ 52] (Helhetlig Pensjonskartlegging, HELP) 

(National Centre for Ageing and Health, 2015)

발달장애인 조기노화 방지 및 고용지원을 위한 법적 지원4) 

가 지속적으로 조정된 일자리 프로그램을 통한 조기 은퇴 예방 및 지원) (VTA) 

노동환경법 은 노동조건에 관한 일반 규칙을 규제하는데 이는 고용계약(Arbeidsmiljøloven) , , 「 」

근무시간 물리적 노동환경 및 심리적 건강상태와 관련이 있다,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이 법은 안전한 노동 환경 및 고용 시장에서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Inclusion, 2005). , 

고용주와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이 법의 제 조 작업 환경에 대한 요구 사항 은 . 4 ’ ‘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다 그리고 노동 능력이 감소한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개 하부 . 2

조항도 있다 이 법의 제 조 항은 기업 내 작업환경은 노동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맞춰 . 4 1

혹은 유해하지 않도록 온전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일반적 요구 사항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능력이 감소한 개인이 자신의 역량 및 선호도에 맞는 작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 사업주나 , 

직장의 여건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별화된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함을 

강조한다 제 조 항은 고용주에게 능력이 감소한 노동자가 적절한 직업을 얻거나 유지할 수 . 4 6

있도록 필요한 가능한 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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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정부는 발달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조정된 일자리’ (Varig Tilrettelagt Arbeid, VTA)‘ 

조치를 통해 장애수당을 받으면서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Hege 

는 발달장애인 노동자에게 비장애인 노동자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Gjertsen et al., 2021). VTA

보장한다 장애수당을 받는 동안 추가적인 보너스 급여만을 받게 되지만 는 정기적인 평가를 . , VTA

통해 다른 직무활동 훈련 또는 일반적인 경쟁 고용 업무로의 전환 가능성을 확인한다 더불어, . , 

기업은 일환으로 발달장애인 노동자의 갑작스러운 병가나 작업능력 저하에 대비하여 일정 VTA 

기간 동안 로부터 급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발달장애인 노동자의 직업적응과 NAV . 

유지 그리고 조기 퇴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NAV, 2023d).

조치를 받은 예는 직장인으로서 경력이 끝날 즈음 발달장애 노동자의 은퇴 전 직무적응 라VTA < : >

는 노화로 인해 기능이 낮아진 발달장애 노동자의 은퇴 전 직무적응을 위한 지원내용과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에 잘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 (National Centre for Ageing and Health, 2014). 

사례는 인그리드 씨에 대한 작업환경 재구성에 대한 예이다 인그리드씨는 세로 다운증후(Ingrid) . 56

군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지난 년 동안 한 일반 기업에서 지원을 받으며 정규직으로 . 13 VTA 

일하고 있다 그녀는 사교적이었고 직장에서 행복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그녀는 점심 및 직장 . . , 

내 모임 시 매우 피로해 보이고 조용해졌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는 직장에서 짜증을 내는 . 

경우가 잦아졌고 점심을 거르기도 했다 회사에는 일반 작업자 중 고령 작업자만을 위한 작업장이 . 

별도로 있었고 이곳에서는 직무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생산 요구사항이 없다 또한 소음으로 , . 

인한 고령 작업자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점심도 혼자서 조용히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 

그녀에게 오전 일정 시간 동안 고령 작업자를 위한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그녀는 이를 한 시간 동안 경험해 보기로 결정했다 소음과 작업량에 대한 압박이 적은 고령 작업자를 . 

위한 작업장의 조건이 그녀에게 잘 맞았다 그래서 매주 이틀은 고령 작업자를 위한 작업장에 . 

참여하고 나머지 삼 일은 점심을 먹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결과적으로 인그리드씨. 

는 직장에서 다시금 활력을 되찾았다.

두 번째로 라스 씨의 사례를 들 수 있다 그는 세로 지원을 받는 직장에서 년간 (Lars) . 43 , VTA 15

일하고 있다 그는 다운증후군을 가지고 있으며 언어 능력이 제한되어 있지만 듣고 이해하는 데 . 

어려움은 없다 그는 가구회사의 포장부서에서 일하며 가구 조립을 위한 나사를 봉지에 넣고 . , 

포장하는 작업을 맡고 있다 그는 가구 조립 부품을 분류하여 각 부품별로 정해진 보관함에 넣는 . 

일도 한다 일부 가구 나사를 가구의 적당한 위치에 끼우거나 푸는 일을 하기도 한다 그는 항상 . . 

열정적으로 일을 수행하고 효율적으로 일했다 얼마 전에 상사는 그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고. , 

작업속도가 이전보다 느릴 뿐 아니라 작업 정확도가 낮아졌음을 알아차렸다 그는 나사를 올바르게 . 

맞추고 조이는 것에 평소와 달리 힘겨워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에게 물었을 때 그는 화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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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체크리스트 평가는 퇴직 몇 달 전에 시작하여 노동자의 기능 수준과 업무 능력에 HELP 

더 잘 맞도록 직장에서의 마지막 작업시간과 환경을 조정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는 업무 조정 . 

또는 줄어든 근무 시간과 같은 유연한 전환 조치를 동반한다 이 평가에서 나타나는 사항은 발달장애 . 

노동자의 개인별지원계획 수정에 반영된다.

표지HELP ① 단계 평가지 예시HELP 1② 단계 평가지 예시HELP 2③ 

그림 통합적 연금평가 도구 [ 52] (Helhetlig Pensjonskartlegging, HELP) 

(National Centre for Ageing and Health, 2015)

발달장애인 조기노화 방지 및 고용지원을 위한 법적 지원4) 

가 지속적으로 조정된 일자리 프로그램을 통한 조기 은퇴 예방 및 지원) (VTA) 

노동환경법 은 노동조건에 관한 일반 규칙을 규제하는데 이는 고용계약(Arbeidsmiljøloven) , , 「 」

근무시간 물리적 노동환경 및 심리적 건강상태와 관련이 있다,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이 법은 안전한 노동 환경 및 고용 시장에서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Inclusion, 2005). , 

고용주와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이 법의 제 조 작업 환경에 대한 요구 사항 은 . 4 ’ ‘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다 그리고 노동 능력이 감소한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개 하부 . 2

조항도 있다 이 법의 제 조 항은 기업 내 작업환경은 노동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맞춰 . 4 1

혹은 유해하지 않도록 온전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일반적 요구 사항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능력이 감소한 개인이 자신의 역량 및 선호도에 맞는 작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 사업주나 , 

직장의 여건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별화된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함을 

강조한다 제 조 항은 고용주에게 능력이 감소한 노동자가 적절한 직업을 얻거나 유지할 수 . 4 6

있도록 필요한 가능한 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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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정부는 발달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조정된 일자리’ (Varig Tilrettelagt Arbeid, VTA)‘ 

조치를 통해 장애수당을 받으면서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Hege 

는 발달장애인 노동자에게 비장애인 노동자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Gjertsen et al., 2021). VTA

보장한다 장애수당을 받는 동안 추가적인 보너스 급여만을 받게 되지만 는 정기적인 평가를 . , VTA

통해 다른 직무활동 훈련 또는 일반적인 경쟁 고용 업무로의 전환 가능성을 확인한다 더불어, . , 

기업은 일환으로 발달장애인 노동자의 갑작스러운 병가나 작업능력 저하에 대비하여 일정 VTA 

기간 동안 로부터 급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발달장애인 노동자의 직업적응과 NAV . 

유지 그리고 조기 퇴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NAV, 2023d).

조치를 받은 예는 직장인으로서 경력이 끝날 즈음 발달장애 노동자의 은퇴 전 직무적응 라VTA < : >

는 노화로 인해 기능이 낮아진 발달장애 노동자의 은퇴 전 직무적응을 위한 지원내용과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에 잘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 (National Centre for Ageing and Health, 2014). 

사례는 인그리드 씨에 대한 작업환경 재구성에 대한 예이다 인그리드씨는 세로 다운증후(Ingrid) . 56

군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지난 년 동안 한 일반 기업에서 지원을 받으며 정규직으로 . 13 VTA 

일하고 있다 그녀는 사교적이었고 직장에서 행복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그녀는 점심 및 직장 . . , 

내 모임 시 매우 피로해 보이고 조용해졌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는 직장에서 짜증을 내는 . 

경우가 잦아졌고 점심을 거르기도 했다 회사에는 일반 작업자 중 고령 작업자만을 위한 작업장이 . 

별도로 있었고 이곳에서는 직무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생산 요구사항이 없다 또한 소음으로 , . 

인한 고령 작업자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점심도 혼자서 조용히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 

그녀에게 오전 일정 시간 동안 고령 작업자를 위한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그녀는 이를 한 시간 동안 경험해 보기로 결정했다 소음과 작업량에 대한 압박이 적은 고령 작업자를 . 

위한 작업장의 조건이 그녀에게 잘 맞았다 그래서 매주 이틀은 고령 작업자를 위한 작업장에 . 

참여하고 나머지 삼 일은 점심을 먹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결과적으로 인그리드씨. 

는 직장에서 다시금 활력을 되찾았다.

두 번째로 라스 씨의 사례를 들 수 있다 그는 세로 지원을 받는 직장에서 년간 (Lars) . 43 , VTA 15

일하고 있다 그는 다운증후군을 가지고 있으며 언어 능력이 제한되어 있지만 듣고 이해하는 데 . 

어려움은 없다 그는 가구회사의 포장부서에서 일하며 가구 조립을 위한 나사를 봉지에 넣고 . , 

포장하는 작업을 맡고 있다 그는 가구 조립 부품을 분류하여 각 부품별로 정해진 보관함에 넣는 . 

일도 한다 일부 가구 나사를 가구의 적당한 위치에 끼우거나 푸는 일을 하기도 한다 그는 항상 . . 

열정적으로 일을 수행하고 효율적으로 일했다 얼마 전에 상사는 그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고. , 

작업속도가 이전보다 느릴 뿐 아니라 작업 정확도가 낮아졌음을 알아차렸다 그는 나사를 올바르게 . 

맞추고 조이는 것에 평소와 달리 힘겨워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에게 물었을 때 그는 화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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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뿐 정확한 이유를 말하지 못했다 라스씨와 보호자 그리고 복지 전문가의 협의회를 여러 번 . , 

거쳐 그가 초기 노인성 치매 증상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의사와 연락을 . 

취하여 여러 번 병원 진료를 거친 후 시력 검사를 받기로 결정했다 여러 차례에 걸친 병원 진료 , . 

검사 결과 그는 치매가 아닌 노안으로 인한 급격한 시력 저하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 

돋보기 안경을 맞추어 끼고 나서는 한 동안 적응 기간을 가진 뒤 다시 기분이 좋아졌으며 이전처럼 , 

작업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나 발달장애 성인 연례 건강검진에 관한 국가 지침과 검진 지원 자료 개발) 

발달장애 성인은 일반인보다 일찍 사망하고 건강상태가 더 나쁘며 건강 서비스 접근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연례 건강검진은 병세와 심각한 질병을 식별하고 조기노(Sally-Ann et al., 2020). 

화를 예방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조치로 오랫동안 노르웨이 보건국은 물론이고 국제보건기구(WHO)

에 의해 권장되어 왔다 그러나 노르웨이 북부 지역 (Norwegian Directorate of Health, 2021). 

거주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대규모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발달장애 성인의 는 , 43%

지난 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연례 1 (Olsen et al., 2023). 

건강검진에서 발달장애 성인이 소외되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발달장애 성인을 

위한 연례 건강검진 권장사항이 년 국가 건강 및 복지 서비스 지침에 포함되었다2021 (Norwegian 

Directorate of Health, 2021).

노르웨이에서 건강검진 실시 책임은 시민 개인에게 배정된 일반 주치의 에게 (general doctors)

있다 건강검진을 예약하고 검진 일정을 조율하는 (Norwegian Directorate of Health, 2021). 

역할과 책임은 발달장애인 개인 담당 지역사회복지사에게 있다 일반 주치의는 발달장애 환자를 . 

만나면 낯설고 두려운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며 발달장애 환자는 진료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에 , 

압도당할 수 있다 이러한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발달장애 (Sparby et al., 2020). 

환자 가족으로부터 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건강검진 , 

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이 배치될 필요도 있다(Sparby et al., 2020). 

따라서 국립노화건강센터는 의사를 위한 발달장애인 건강검진 정보 자료를 개발하였다(National 

또한 발달장애 노인을 위한 건강검진 절차에 대한 Centre for Ageing and Health, 2011a). , 

읽기 쉬운 책자와 영상 자료를 개발 및 보급하였다 그림 참조([ 53] ; National Centre for Ageing 

더불어 건강검진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잘 아는 and Health, 2011b, 2011c). , 

지원자가 환자의 평소 건강상태와 위험 요인을 미리 기록한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국립노화건강센터는 발달장애 노인의 평소 건강상태에 대한 기록지인 병원 여권. 

을 개발하여 발달장애 성인의 보호자 및 돌봄 제공자에게 보급하였다 그림 (Hospital Pass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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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53] ; National Centre for Ageing and Health, 2022).

건강 검진 절차① 

읽기 쉬운 자료 예시( )

건강 검진 절차② 

동영상 자료 예시( )

병원 여권③ 

기록지 자료 예시( )

그림 건강검진 절차에 대한 읽기 쉬운 자료책자와 영상 자료 및 병원 여권[ 53] 

(National Centre for Ageing and Health, 2011b, 2011c, 2022)

이 외에도 국립노화건강센터 는 발달장애 노화와 건강에 대(https://www.aldringoghelse.no)

한 다양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과 읽기 쉬운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또한 국립발달장애연. , 

구원 에서는 발달장애 조기노화와 고용지원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교육 (https://naku.no)

프로그램 및 읽기 쉬운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다 선행연구와 사례조사 기반 소결.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을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발달장애인은 일반 인구에 비해 . 

건강상태가 좋지 못할 뿐 아니라 노화도 일찍 찾아오는 경향을 보인다(Sally-Ann et al., 2020). 

특히 다운증후군을 가진 발달장애인은 다운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번 염색체 이상이 치매를 , 21

촉진하는 세포 기전과 연관성이 높아 치매 발병률이 높을 뿐 아니라 조기에 치매에 걸리는 경향을 

보인다 치매 증상도 발달장애로 인한 것인지 조기노화로 인한 (Bygdnes & Gressnes, 2012).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쉽지 않아서 발달장애인의 노화를 돌봄 제공자가 자각하는 것도 쉽지 

않다 발달장애인을 고용한 고용주도 이들의 급작스러운 기능 저하나 (Eiane & Gjermestad,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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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뿐 정확한 이유를 말하지 못했다 라스씨와 보호자 그리고 복지 전문가의 협의회를 여러 번 . , 

거쳐 그가 초기 노인성 치매 증상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의사와 연락을 . 

취하여 여러 번 병원 진료를 거친 후 시력 검사를 받기로 결정했다 여러 차례에 걸친 병원 진료 , . 

검사 결과 그는 치매가 아닌 노안으로 인한 급격한 시력 저하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 

돋보기 안경을 맞추어 끼고 나서는 한 동안 적응 기간을 가진 뒤 다시 기분이 좋아졌으며 이전처럼 , 

작업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나 발달장애 성인 연례 건강검진에 관한 국가 지침과 검진 지원 자료 개발) 

발달장애 성인은 일반인보다 일찍 사망하고 건강상태가 더 나쁘며 건강 서비스 접근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연례 건강검진은 병세와 심각한 질병을 식별하고 조기노(Sally-Ann et al., 2020). 

화를 예방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조치로 오랫동안 노르웨이 보건국은 물론이고 국제보건기구(WHO)

에 의해 권장되어 왔다 그러나 노르웨이 북부 지역 (Norwegian Directorate of Health, 2021). 

거주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대규모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발달장애 성인의 는 , 43%

지난 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연례 1 (Olsen et al., 2023). 

건강검진에서 발달장애 성인이 소외되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발달장애 성인을 

위한 연례 건강검진 권장사항이 년 국가 건강 및 복지 서비스 지침에 포함되었다2021 (Norwegian 

Directorate of Health, 2021).

노르웨이에서 건강검진 실시 책임은 시민 개인에게 배정된 일반 주치의 에게 (general doctors)

있다 건강검진을 예약하고 검진 일정을 조율하는 (Norwegian Directorate of Health, 2021). 

역할과 책임은 발달장애인 개인 담당 지역사회복지사에게 있다 일반 주치의는 발달장애 환자를 . 

만나면 낯설고 두려운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며 발달장애 환자는 진료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에 , 

압도당할 수 있다 이러한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발달장애 (Sparby et al., 2020). 

환자 가족으로부터 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건강검진 , 

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이 배치될 필요도 있다(Sparby et al., 2020). 

따라서 국립노화건강센터는 의사를 위한 발달장애인 건강검진 정보 자료를 개발하였다(National 

또한 발달장애 노인을 위한 건강검진 절차에 대한 Centre for Ageing and Health, 2011a). , 

읽기 쉬운 책자와 영상 자료를 개발 및 보급하였다 그림 참조([ 53] ; National Centre for Ageing 

더불어 건강검진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잘 아는 and Health, 2011b, 2011c). , 

지원자가 환자의 평소 건강상태와 위험 요인을 미리 기록한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국립노화건강센터는 발달장애 노인의 평소 건강상태에 대한 기록지인 병원 여권. 

을 개발하여 발달장애 성인의 보호자 및 돌봄 제공자에게 보급하였다 그림 (Hospital Pass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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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53] ; National Centre for Ageing and Health, 2022).

건강 검진 절차① 

읽기 쉬운 자료 예시( )

건강 검진 절차② 

동영상 자료 예시( )

병원 여권③ 

기록지 자료 예시( )

그림 건강검진 절차에 대한 읽기 쉬운 자료책자와 영상 자료 및 병원 여권[ 53] 

(National Centre for Ageing and Health, 2011b, 2011c, 2022)

이 외에도 국립노화건강센터 는 발달장애 노화와 건강에 대(https://www.aldringoghelse.no)

한 다양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과 읽기 쉬운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또한 국립발달장애연. , 

구원 에서는 발달장애 조기노화와 고용지원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교육 (https://naku.no)

프로그램 및 읽기 쉬운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다 선행연구와 사례조사 기반 소결.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을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발달장애인은 일반 인구에 비해 . 

건강상태가 좋지 못할 뿐 아니라 노화도 일찍 찾아오는 경향을 보인다(Sally-Ann et al., 2020). 

특히 다운증후군을 가진 발달장애인은 다운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번 염색체 이상이 치매를 , 21

촉진하는 세포 기전과 연관성이 높아 치매 발병률이 높을 뿐 아니라 조기에 치매에 걸리는 경향을 

보인다 치매 증상도 발달장애로 인한 것인지 조기노화로 인한 (Bygdnes & Gressnes, 2012).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쉽지 않아서 발달장애인의 노화를 돌봄 제공자가 자각하는 것도 쉽지 

않다 발달장애인을 고용한 고용주도 이들의 급작스러운 기능 저하나 (Eiane & Gjermestad,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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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변화 등이 조기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 

고용주는 발달장애 종사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직무조정 및 조기 퇴직에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Engeland et al., 2018).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발달장애인 조기노화와 고용 관련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을 노르웨이의 사례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발달장애인 종사자의 조기노. , 

화로 인한 기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한 직무 및 환경 조정을 수행하는 민간 중계기관이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빠르고 유연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고령 발달장애인 종사자뿐만 . 

아니라 고용주에게서도 직장 유지 및 만족도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 . , 

기관인 가 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에 있어 다소 소극적이고 예산 지원도 제한적으로 NAV VTA , 

이루어지는 문제가 드러났다. 

두 번째로 발달장애인 돌봄 제공자들에게 발달장애인 조기노화 및 치매를 이해할 수 있도록 ,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고 있다 발달장애 노인을 둔 가족들을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의 조기노화와 치매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강좌를 보건 및 장애 관련 기관과 

단체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부담하며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할 , 

수 있는 자조모임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돌봄과 건강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을 .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에 관한 년제 직업 전문 학사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2 .

세 번째로 발달장애인 고용주가 발달장애인 종사자의 기능 저하 현상이 조기노화로 인한 것임을 , 

초기에 감지하고 직무 및 환경 조정 또는 은퇴 준비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다양한 , 

조기노화 평가도구를 개발 및 보급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도구 중에는 고용주가 발달장애인 종사자에. 

게 직접 노화 현상에 관해 물어볼 수 있는 조기노화 선별 검사 도구가 포함되며 이러한 도구는 , 

읽기 쉬운 질문지 형태로 개발하여 보급한다 더불어 다양한 조기노화 관련 평가도구를 전자화하여 . , 

노화 현상을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지원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

네 번째로 조기노화로 인한 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정기 건강검진이 ,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사들에게는 발달장애인 건강검진을 .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개인에게는 건강검진 절차를 이해할 수 있는 ,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책자와 영상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건강 검진을 예약하고 진행하는 . 

책임이 있는 발달장애인 담당 사회복지사에게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기존 병원 이용 현황을 기록하는 

병력 요약서인 병원 여권을 보급하고 있다 더불어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와 고용지원에 관한 . 

다양한 온라인 교육 과정을 전문가와 발달장애인 개인 모두를 위해 개발 및 보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 조기노화에 관한 교육 및 예방 사업은 주로 국립노화건강센터의 책임하에 , 

진행되며 조기노화로 인한 고용 및 은퇴 지원은 노동복지청에서 일괄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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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과 관련된 지원은 고용주와 종사자를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지원해야 하므로 정부 기관인 , 

노동복지청이 외부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이러한 모든 지원은 장애인만을 . 

위한 특별법이 아닌 시민 모두를 위한 일반법에 따라 모든 시민의 노화와 고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된 단일 기관을 통해 제공된다.

노르웨이는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와 고용지원 분야에서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 

노르웨이 정부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고용주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가족이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를 , , 

이해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노르웨이 시민이 지역사회. 

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일반 제도 및 지원 

시스템 아래에서 개별화된 맞춤형 지원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 

경험은 한국 정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노르웨이의 연구와 정책이 한국 사회에 . , 

미치는 시사점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다음 몇 가지 측면을 강조할 수 있다, .

가 보편적 권리로서 발달장애인의 고용과 서비스 보장을 위한 법률의 통합. 

노르웨이 헌법 제 조는 중요한 원칙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정부는 모든 (Grunnlovens) 110 . “「 」 

노동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노동 또는 사업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 , ”

명시하고 있다 노르웨이 헌법의 이러한 원칙은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노동의 권리를 . 

가지며 정부가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노동 능력의 , . 

상실이나 노화 등으로 인해 고용을 통한 노동의 권리 보장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노르웨이 정부는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간 혹은 전일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편적인 권리로서의 노동과 활동 지원은 특수한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의 형태가 

아닌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장애인 고용촉진에 , , 

관한 특별법이 아닌 고용지원에 관한 일반법안 내에서 발달장애인에게 일반인과 동등한 노동의 

권리와 고용지원 의무를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여 그들의 권리를 일반 행정기관은 물론이고 사회 , 

전반에서 인식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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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변화 등이 조기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 

고용주는 발달장애 종사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직무조정 및 조기 퇴직에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Engeland et al., 2018).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발달장애인 조기노화와 고용 관련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을 노르웨이의 사례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발달장애인 종사자의 조기노. , 

화로 인한 기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한 직무 및 환경 조정을 수행하는 민간 중계기관이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빠르고 유연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고령 발달장애인 종사자뿐만 . 

아니라 고용주에게서도 직장 유지 및 만족도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 . , 

기관인 가 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에 있어 다소 소극적이고 예산 지원도 제한적으로 NAV VTA , 

이루어지는 문제가 드러났다. 

두 번째로 발달장애인 돌봄 제공자들에게 발달장애인 조기노화 및 치매를 이해할 수 있도록 ,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고 있다 발달장애 노인을 둔 가족들을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의 조기노화와 치매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강좌를 보건 및 장애 관련 기관과 

단체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부담하며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할 , 

수 있는 자조모임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돌봄과 건강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을 .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에 관한 년제 직업 전문 학사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2 .

세 번째로 발달장애인 고용주가 발달장애인 종사자의 기능 저하 현상이 조기노화로 인한 것임을 , 

초기에 감지하고 직무 및 환경 조정 또는 은퇴 준비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다양한 , 

조기노화 평가도구를 개발 및 보급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도구 중에는 고용주가 발달장애인 종사자에. 

게 직접 노화 현상에 관해 물어볼 수 있는 조기노화 선별 검사 도구가 포함되며 이러한 도구는 , 

읽기 쉬운 질문지 형태로 개발하여 보급한다 더불어 다양한 조기노화 관련 평가도구를 전자화하여 . , 

노화 현상을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지원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

네 번째로 조기노화로 인한 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정기 건강검진이 ,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사들에게는 발달장애인 건강검진을 .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개인에게는 건강검진 절차를 이해할 수 있는 ,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책자와 영상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건강 검진을 예약하고 진행하는 . 

책임이 있는 발달장애인 담당 사회복지사에게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기존 병원 이용 현황을 기록하는 

병력 요약서인 병원 여권을 보급하고 있다 더불어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와 고용지원에 관한 . 

다양한 온라인 교육 과정을 전문가와 발달장애인 개인 모두를 위해 개발 및 보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 조기노화에 관한 교육 및 예방 사업은 주로 국립노화건강센터의 책임하에 , 

진행되며 조기노화로 인한 고용 및 은퇴 지원은 노동복지청에서 일괄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 . 

- 321 -

고용과 관련된 지원은 고용주와 종사자를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지원해야 하므로 정부 기관인 , 

노동복지청이 외부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이러한 모든 지원은 장애인만을 . 

위한 특별법이 아닌 시민 모두를 위한 일반법에 따라 모든 시민의 노화와 고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된 단일 기관을 통해 제공된다.

노르웨이는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와 고용지원 분야에서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 

노르웨이 정부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고용주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가족이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를 , , 

이해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노르웨이 시민이 지역사회. 

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일반 제도 및 지원 

시스템 아래에서 개별화된 맞춤형 지원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 

경험은 한국 정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노르웨이의 연구와 정책이 한국 사회에 . , 

미치는 시사점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다음 몇 가지 측면을 강조할 수 있다, .

가 보편적 권리로서 발달장애인의 고용과 서비스 보장을 위한 법률의 통합. 

노르웨이 헌법 제 조는 중요한 원칙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정부는 모든 (Grunnlovens) 110 . “「 」 

노동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노동 또는 사업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 , ”

명시하고 있다 노르웨이 헌법의 이러한 원칙은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노동의 권리를 . 

가지며 정부가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노동 능력의 , . 

상실이나 노화 등으로 인해 고용을 통한 노동의 권리 보장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노르웨이 정부는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간 혹은 전일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편적인 권리로서의 노동과 활동 지원은 특수한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의 형태가 

아닌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장애인 고용촉진에 , , 

관한 특별법이 아닌 고용지원에 관한 일반법안 내에서 발달장애인에게 일반인과 동등한 노동의 

권리와 고용지원 의무를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여 그들의 권리를 일반 행정기관은 물론이고 사회 , 

전반에서 인식될 수 있도록 한다. 



발달장애인 근로자 조기노화 백서 Ⅵ. 노르웨이의 발달장애 근로자 조기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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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률적 통합은 노르웨이 장애인 복지의 원칙인 정상화 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 원칙에 ’ ‘ ,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이 일반법의 대상으로 간주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비정상적인. ’ ‘ 

자로 간주되거나 분류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다른 모든 시민과 같이 평등하며. , 

모든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권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의 개별적 욕구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나카조노 야스오( , 2004). 

예를 들어 세기 중반까지 덴마크의 발달장애인 정책은 보호주의적 특징을 가지며 결과적으로 , 20 , 

서비스는 특별한 법률과 연결된 특별한 조직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특별한 조직은 격리를 촉진하고 . 

다른 시민이 가지는 시민적 권리를 공유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 

조직은 그 나라의 다른 일반법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Bank-Mikkelsen, 1969), 

노르웨이는 사회적 소외 집단을 특정하는 대부분의 특별법을 폐지하고 필요한 규정을 일반법에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노르웨이 정부의 법률적 통합은 이미 (Tøssebro, 2016). 

분리된 특별법이 갖는 병폐에 대한 역사적 경험과 교훈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법률적 

통합의 필요성에 주는 시사점은 명확하다.

나 실질적인 소득보전 수단으로서 장애수당. 

발달장애 성인의 노동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장애수당 

지급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노르웨이의 장애수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르웨이에서 . . 

장애수당을 계산할 때 고려되는 소득은 국민 보험 체계의 기본 금액 의 최대 배까지의 연간 (G) 6

소득이다 현재로서는 약 만 원 년 월 일 환율 기준 이 지급 상한선이며 최소 지급 . 8,800 (2023 10 8 ) , 

기준은 연령 배우자 자녀 여부에 따라 만 원에서 만 원까지 다양하게 조정된다, , 3,400 4,200 (NAV, 

또한 장애수당 수급자는 일자리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 임금 수준에 따라 장애수당이 2023c). , . 

조정되지만 일하는 동안 임금을 받으면 장애수당만 받는 것보다 소득 면에서 더 유리하다 소득이 , . 

최소 기본 소득 한도 아래로 떨어지면 장애수당 지급액이 다시 상향 조정된다 세부터는 장애 . 67

수당 대신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퇴직연금은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받는 연금과 비교하여 . 

합리적인 비율로 제공된다 세 이전에 장애수당을 받으며 일을 한 경우에는 세가 되면 더 . 67 67

높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실질적인 소득보전 수단으로 연간 최소 만 원에서 최대 만 원까지 장애수당3,400 8,800

을 제공할 경우 장애인들이 소비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 고용시장에 뛰어드는 , 

것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세 이전에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 퇴직연금이 더 높아질 . , 67 ,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노동시장에 참여하려는 동기가 높아질 수 있다 장애수당이 . 

실질적인 소득보전 역할을 할 때 장애인의 고용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 한국과 노르웨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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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률을 비교하면 더욱 분명해진다 노르웨이의 장애인 고용률은 여전히 일반 인구 고용률에 . 

비해 낮지만 년부터 년까지 년 동안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 2014 2021 7 42.5%(Statistics 

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의 장애인 고용률은 한국장애인고용Norway, 2021a) . , 35.4%(

공단 에 불과하며 노르웨이는 고용률 산출 기준 연령을 만 세에서 세로 산정하고 , 2021) , 15 66

있지만 한국은 만 세에서 세의 나이 기준으로 고용률을 산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 15 64

의 고용률이 이상 높다7% .

특히 한국은 장애수당 장애연금 포함 이 실질적인 소득보전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 ( )

이유로 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차 보고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에서 강력한 권고를 2022 2·3

받았다 비마이너 년 월 일 이것은 년 기준 한국 정부가 장애 및 질병 수당으로 ( , 2022 10 18 ). 2019

국내총생산 의 만을 할애하는 반면 노르웨이 정부는 장애 및 질병 수당으로 의 (GDP) 0.4% , GDP

를 할당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명확해진다 따라서 장애수당이 실질적인 소득보3.9% (OECD, 2023). 

전으로 기능한다면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로 인한 조기 국민 연금 또는 퇴직 연금 수령에 대한 ,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정부에 대한 요구와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 노동과 복지지원 기관 및 노화와 건강지원 기관의 일원화. 

노르웨이의 고용과 복지 관련 지원 시스템의 핵심 역할은 노동복지청 에서 이루어진다(NAV) . 

는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노르웨이 시민의 안정적인 노동 환경을 지원하고 각종 복지수당을 NAV

제공하는 단일 창구 역할을 한다 의 주요 임무는 노르웨이 시민들이 고용시장에 (NAV, 2023e). NAV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수당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유지하는 것이다 는 고용과 복지를 . NAV

연계함으로써 노르웨이 복지국가의 안전망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노르웨이 시민들에게 , 

안정적인 가계 소득을 제공한다.

고용과 복지 지원 기관의 일원화는 소득보전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복잡한 절차를 단순화하여 

발달장애인과 같은 의사 표현과 지적 어려움이 있는 집단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조기노화로 인한 일시적 기능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부족분을 복지수당의 형태로 . , 

신속하게 보전하는 것은 큰 도움이다 이러한 통합은 일반적으로 고용 관련 기관과 복지 관련 . 

기관을 별도로 방문하여 절차를 반복하는 번거로움을 제거하여 절차적인 편리성을 증대시킨다. 

발달장애인과 같이 의사표현이 어려운 그룹에게는 절차의 복잡성이 더 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고용과 복지 서비스의 일원화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하나의 통합된 기관이 이러한 , . , 

다양한 요소를 한꺼번에 관리하고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 예방과 고용지원을 제공하는 노르웨이의 

접근 방식이 발달장애인의 노인기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

나아가 노화와 건강 관련 지원을 일원화하고 연동하는 접근 방식은 노인복지와 노인건강을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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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률적 통합은 노르웨이 장애인 복지의 원칙인 정상화 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 원칙에 ’ ‘ ,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이 일반법의 대상으로 간주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비정상적인. ’ ‘ 

자로 간주되거나 분류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다른 모든 시민과 같이 평등하며. , 

모든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권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의 개별적 욕구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나카조노 야스오( , 2004). 

예를 들어 세기 중반까지 덴마크의 발달장애인 정책은 보호주의적 특징을 가지며 결과적으로 , 20 , 

서비스는 특별한 법률과 연결된 특별한 조직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특별한 조직은 격리를 촉진하고 . 

다른 시민이 가지는 시민적 권리를 공유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 

조직은 그 나라의 다른 일반법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Bank-Mikkelsen, 1969), 

노르웨이는 사회적 소외 집단을 특정하는 대부분의 특별법을 폐지하고 필요한 규정을 일반법에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노르웨이 정부의 법률적 통합은 이미 (Tøssebro, 2016). 

분리된 특별법이 갖는 병폐에 대한 역사적 경험과 교훈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법률적 

통합의 필요성에 주는 시사점은 명확하다.

나 실질적인 소득보전 수단으로서 장애수당. 

발달장애 성인의 노동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장애수당 

지급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노르웨이의 장애수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르웨이에서 . . 

장애수당을 계산할 때 고려되는 소득은 국민 보험 체계의 기본 금액 의 최대 배까지의 연간 (G) 6

소득이다 현재로서는 약 만 원 년 월 일 환율 기준 이 지급 상한선이며 최소 지급 . 8,800 (2023 10 8 ) , 

기준은 연령 배우자 자녀 여부에 따라 만 원에서 만 원까지 다양하게 조정된다, , 3,400 4,200 (NAV, 

또한 장애수당 수급자는 일자리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 임금 수준에 따라 장애수당이 2023c). , . 

조정되지만 일하는 동안 임금을 받으면 장애수당만 받는 것보다 소득 면에서 더 유리하다 소득이 , . 

최소 기본 소득 한도 아래로 떨어지면 장애수당 지급액이 다시 상향 조정된다 세부터는 장애 . 67

수당 대신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퇴직연금은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받는 연금과 비교하여 . 

합리적인 비율로 제공된다 세 이전에 장애수당을 받으며 일을 한 경우에는 세가 되면 더 . 67 67

높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실질적인 소득보전 수단으로 연간 최소 만 원에서 최대 만 원까지 장애수당3,400 8,800

을 제공할 경우 장애인들이 소비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 고용시장에 뛰어드는 , 

것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세 이전에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 퇴직연금이 더 높아질 . , 67 ,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노동시장에 참여하려는 동기가 높아질 수 있다 장애수당이 . 

실질적인 소득보전 역할을 할 때 장애인의 고용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 한국과 노르웨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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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률을 비교하면 더욱 분명해진다 노르웨이의 장애인 고용률은 여전히 일반 인구 고용률에 . 

비해 낮지만 년부터 년까지 년 동안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 2014 2021 7 42.5%(Statistics 

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의 장애인 고용률은 한국장애인고용Norway, 2021a) . , 35.4%(

공단 에 불과하며 노르웨이는 고용률 산출 기준 연령을 만 세에서 세로 산정하고 , 2021) , 15 66

있지만 한국은 만 세에서 세의 나이 기준으로 고용률을 산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 15 64

의 고용률이 이상 높다7% .

특히 한국은 장애수당 장애연금 포함 이 실질적인 소득보전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 ( )

이유로 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차 보고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에서 강력한 권고를 2022 2·3

받았다 비마이너 년 월 일 이것은 년 기준 한국 정부가 장애 및 질병 수당으로 ( , 2022 10 18 ). 2019

국내총생산 의 만을 할애하는 반면 노르웨이 정부는 장애 및 질병 수당으로 의 (GDP) 0.4% , GDP

를 할당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명확해진다 따라서 장애수당이 실질적인 소득보3.9% (OECD, 2023). 

전으로 기능한다면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로 인한 조기 국민 연금 또는 퇴직 연금 수령에 대한 ,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정부에 대한 요구와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 노동과 복지지원 기관 및 노화와 건강지원 기관의 일원화. 

노르웨이의 고용과 복지 관련 지원 시스템의 핵심 역할은 노동복지청 에서 이루어진다(NAV) . 

는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노르웨이 시민의 안정적인 노동 환경을 지원하고 각종 복지수당을 NAV

제공하는 단일 창구 역할을 한다 의 주요 임무는 노르웨이 시민들이 고용시장에 (NAV, 2023e). NAV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수당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유지하는 것이다 는 고용과 복지를 . NAV

연계함으로써 노르웨이 복지국가의 안전망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노르웨이 시민들에게 , 

안정적인 가계 소득을 제공한다.

고용과 복지 지원 기관의 일원화는 소득보전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복잡한 절차를 단순화하여 

발달장애인과 같은 의사 표현과 지적 어려움이 있는 집단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조기노화로 인한 일시적 기능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부족분을 복지수당의 형태로 . , 

신속하게 보전하는 것은 큰 도움이다 이러한 통합은 일반적으로 고용 관련 기관과 복지 관련 . 

기관을 별도로 방문하여 절차를 반복하는 번거로움을 제거하여 절차적인 편리성을 증대시킨다. 

발달장애인과 같이 의사표현이 어려운 그룹에게는 절차의 복잡성이 더 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고용과 복지 서비스의 일원화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하나의 통합된 기관이 이러한 , . , 

다양한 요소를 한꺼번에 관리하고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 예방과 고용지원을 제공하는 노르웨이의 

접근 방식이 발달장애인의 노인기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

나아가 노화와 건강 관련 지원을 일원화하고 연동하는 접근 방식은 노인복지와 노인건강을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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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서 다루는 것에 비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국립노인건강센터 또는 유사한 기관을 . 

통해 노화와 건강 관련 지원을 일원화하는 것은 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특히 노르웨이 모델에서는 발달장애인의 노화와 건강 . , 

관련 지원을 위해 국립노인건강센터 내에 별도 부서 및 정보제공 창구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 

조치는 발달장애인의 노화에 따른 건강지원이 일반 시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기준에 충족해야 

하므로 그 기준에 충족하기 위해 그들을 위한 특별한 추가적 정보와 자원을 마련하려 노력하는 , 

것으로 볼 수 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은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기 . 

때문이다 이에 한국 정부도 국립노화건강센터 설립과 발달장애인 통합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 

노력할 필요가 있다.

라 지속적으로 조정된 일자리 지원. (VTA) 

노르웨이에서의 사업은 발달장애인 노동자들이 장애수당을 VTA(Veldig Tilrettelagt Arbeid) 

받더라도 직장을 가지고 적합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고용을 촉진하며 일자리에 . 

대한 적응과 유지를 돕는다 제도의 일환으로 민간 중계기관이 발달장애인 종사자와 고용주의 . VTA ,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료제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개별적인 서비스를 ,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발달장애인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긍정적인 . VTA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직장유지와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인정받고 있다, .

한국 정부도 노르웨이의 제도와 유사한 접근 방식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VTA 

일자리에 대한 적응과 유지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발달장애인이 고용 시장에 나가 일할 수 있도록 . 

적합한 평가 교육 그리고 작업 환경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간 , , . 

기관과 지방 정부 그리고 들이 협력하여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 NGO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발달장애인의 고용을 지원하고 적합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 

데에 노르웨이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VTA .

마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 평가도구 개발. 

국립노화건강센터가 개발한 통합적 연금평가 체크리스(Helhetlig Pensjonskartlegging, HELP) 

트는 발달장애 노동자의 작업환경 조정과 은퇴 시기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평가도구이다

는 발달장애인 노동자의 기능 능력(National Centre for Ageing and Health, 2015). HELP , 

작업 상황 거주 상황 그리고 활동 가능성을 평가하여 노동자가 나이가 들면서 작업 환경을 조정해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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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언제 작업을 수정하거나 줄여야 하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

또한 체크리스트는 발달장애인 노동자가 자신의 노화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응답할 , HELP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온라인 평가 시스템을 통해 각종 조기노화 관련 평가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보관하고 활용한다 이를 통해 노화에 따른 작업 환경의 조정과 개선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 

지원을 제공하며 발달장애인 노동자의 노화에 맞는 조치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활용한다 이러한 , . 

장점들을 참고하여 한국도 와 같은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 평가도구를 개발 및 보급하고 HELP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바 발달장애인 노화에 대한 가족 교육 및 전문가 양성. 

노르웨이 정부가 발달장애인 돌봄 제공자 및 가족을 위해 제공하는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 및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된 지식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 

노력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가족들이 발달장애인의 노화 과정을 이해하고 함께 지원하며 돌봄 . , 

제공자와 전문가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노화에 대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과 가족 교육 및 자조모임 지원은 두 , 

가지 중요한 측면을 다룬다 첫째 이러한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은 발달장애인의 노화 및 치매와 . , 

관련된 문제를 인지하고 조기 진단함으로써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발달장애 . 

노동자의 조기노화로 인한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둘째 가족 교육 및 자조모임을 통해 가족들 간의 지원 및 경험 공유를 하며 서로의 심리적 부담을 , 

경감하고 정보 교류를 통해 가족들의 지원 요구가 높아질수록 지원 체계는 더욱 확장 및 강화될 , 

수 있다.

한국 정부도 노화에 대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과 가족 교육 자조모임 지원과 같은 인프라를 , 

구축하여 발달장애인의 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기 지원 및 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이 조기노화와 관련된 어려움을 미리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노동 환경을 조정하고 개선함으로써 조기 은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

사 발달장애 성인의 국가 정기 건강검진 지원. 

발달장애 성인의 정기 건강검진을 잘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조기노화 및 기능 저하 예방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노르웨이의 접근 방식에서 보듯이 건강검진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 , 

무엇보다 발달장애 성인들이 이에 접근하기 쉽도록 다양한 지원과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

다 한국 정부는 발달장애 성인을 위한 건강 검진을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지역사회 복지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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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서 다루는 것에 비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국립노인건강센터 또는 유사한 기관을 . 

통해 노화와 건강 관련 지원을 일원화하는 것은 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특히 노르웨이 모델에서는 발달장애인의 노화와 건강 . , 

관련 지원을 위해 국립노인건강센터 내에 별도 부서 및 정보제공 창구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 

조치는 발달장애인의 노화에 따른 건강지원이 일반 시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기준에 충족해야 

하므로 그 기준에 충족하기 위해 그들을 위한 특별한 추가적 정보와 자원을 마련하려 노력하는 , 

것으로 볼 수 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은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기 . 

때문이다 이에 한국 정부도 국립노화건강센터 설립과 발달장애인 통합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 

노력할 필요가 있다.

라 지속적으로 조정된 일자리 지원. (VTA) 

노르웨이에서의 사업은 발달장애인 노동자들이 장애수당을 VTA(Veldig Tilrettelagt Arbeid) 

받더라도 직장을 가지고 적합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고용을 촉진하며 일자리에 . 

대한 적응과 유지를 돕는다 제도의 일환으로 민간 중계기관이 발달장애인 종사자와 고용주의 . VTA ,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료제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개별적인 서비스를 ,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발달장애인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긍정적인 . VTA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직장유지와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인정받고 있다, .

한국 정부도 노르웨이의 제도와 유사한 접근 방식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VTA 

일자리에 대한 적응과 유지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발달장애인이 고용 시장에 나가 일할 수 있도록 . 

적합한 평가 교육 그리고 작업 환경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간 , , . 

기관과 지방 정부 그리고 들이 협력하여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 NGO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발달장애인의 고용을 지원하고 적합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 

데에 노르웨이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VTA .

마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 평가도구 개발. 

국립노화건강센터가 개발한 통합적 연금평가 체크리스(Helhetlig Pensjonskartlegging, HELP) 

트는 발달장애 노동자의 작업환경 조정과 은퇴 시기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평가도구이다

는 발달장애인 노동자의 기능 능력(National Centre for Ageing and Health, 2015). HELP , 

작업 상황 거주 상황 그리고 활동 가능성을 평가하여 노동자가 나이가 들면서 작업 환경을 조정해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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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언제 작업을 수정하거나 줄여야 하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

또한 체크리스트는 발달장애인 노동자가 자신의 노화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응답할 , HELP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온라인 평가 시스템을 통해 각종 조기노화 관련 평가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보관하고 활용한다 이를 통해 노화에 따른 작업 환경의 조정과 개선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 

지원을 제공하며 발달장애인 노동자의 노화에 맞는 조치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활용한다 이러한 , . 

장점들을 참고하여 한국도 와 같은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 평가도구를 개발 및 보급하고 HELP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바 발달장애인 노화에 대한 가족 교육 및 전문가 양성. 

노르웨이 정부가 발달장애인 돌봄 제공자 및 가족을 위해 제공하는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 및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된 지식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 

노력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가족들이 발달장애인의 노화 과정을 이해하고 함께 지원하며 돌봄 . , 

제공자와 전문가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노화에 대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과 가족 교육 및 자조모임 지원은 두 , 

가지 중요한 측면을 다룬다 첫째 이러한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은 발달장애인의 노화 및 치매와 . , 

관련된 문제를 인지하고 조기 진단함으로써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발달장애 . 

노동자의 조기노화로 인한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둘째 가족 교육 및 자조모임을 통해 가족들 간의 지원 및 경험 공유를 하며 서로의 심리적 부담을 , 

경감하고 정보 교류를 통해 가족들의 지원 요구가 높아질수록 지원 체계는 더욱 확장 및 강화될 , 

수 있다.

한국 정부도 노화에 대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과 가족 교육 자조모임 지원과 같은 인프라를 , 

구축하여 발달장애인의 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기 지원 및 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이 조기노화와 관련된 어려움을 미리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노동 환경을 조정하고 개선함으로써 조기 은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

사 발달장애 성인의 국가 정기 건강검진 지원. 

발달장애 성인의 정기 건강검진을 잘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조기노화 및 기능 저하 예방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노르웨이의 접근 방식에서 보듯이 건강검진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 , 

무엇보다 발달장애 성인들이 이에 접근하기 쉽도록 다양한 지원과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

다 한국 정부는 발달장애 성인을 위한 건강 검진을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지역사회 복지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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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전문가를 교육하고 그들이 건강검진 프로세스를 적절하게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읽기 쉬운 자료와 온라인 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발달장애 성인이 건강검진에 .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며 전문가들에게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의 특수한 , 

요구사항과 절차를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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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발달장애인의 기대수명도 높아지며 장애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조기노화 를 경험한다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 (premature aging)‘ . 

일상생활 수행능력 자기표현 등의 한계로 건강관리의 어려움이 크며 보건 의료서비스 접근성, , 

과 활용도가 매우 낮고 이에 이른 시기에 신체적 심리적 기능적 사회심리적인 노화가 , , , ,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발달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진입 .  

한지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보다 비교적 오랜 시간 장애인 고용에 대해 제도적으로 잘 정립된 . 

국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중 일본과 독일은 한국과 유사하게 제제가 있는 장애인 . 

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연방정부와 계약

또는 하위계약 을 맺고 있는 기관에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아야하며 비차별 조치( ) (affirmativ

를 적용과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합리적 조정 을 요구한e action) (reasonable accommodation)

다 노르웨이의 경우는 복지와 고용을 하나의 통로로 노동청에서 관할하고 있어 각 나라가 . 

가지는 특성이 다양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한국에서는 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기노화가 시작되거나 진행되2021 , 

어 노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연령으로 세 미만이 세 미만이 인 것으로 30 9.2%, 40 29.1%

나타났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대 중후반부터 발달장애인 근로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지. 30

능력 저하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신체기능 및 체력 저하 등 노화로 의심되는 증상이 , , , 

보였고 사례분석 결과 발달장애인에게 노화 증상이 나타난 평균 연령은 세로 나타났다 변44.8 (

민수 장세영 이들이 현재 조기노화를 경험하고 있다면 신체적 기능의 약화는 독립적인 , , 2022). 

이동 능력에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유지 지역사회 참여 활동, , , 

나아가 직업 생활에의 참여와 유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일본 독일 노르웨이의 성인 발달장애인의 건강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비활동적인 , , , 

생활패턴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못하고 만성적인 질환의 위험성이 높으며 비장애인에 비해 

비만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건강상의 문제는 조기 노화로 이어져 장애와 노화로 인한 다중위험. 

에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발달장애인이 이른 시기에 노화 현상으로 . 

인해 생활 저하 작업상의 능력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는  다수의 선행연구가 있지만 조기노화라, , 

는 개념이 뚜렷하게 정의되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최근 의학의 발달로 전체 인구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이전에 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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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발달장애인의 기대수명도 높아지며 장애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조기노화 를 경험한다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 (premature aging)‘ . 

일상생활 수행능력 자기표현 등의 한계로 건강관리의 어려움이 크며 보건 의료서비스 접근성, , 

과 활용도가 매우 낮고 이에 이른 시기에 신체적 심리적 기능적 사회심리적인 노화가 , , , ,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발달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진입 .  

한지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보다 비교적 오랜 시간 장애인 고용에 대해 제도적으로 잘 정립된 . 

국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중 일본과 독일은 한국과 유사하게 제제가 있는 장애인 . 

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연방정부와 계약

또는 하위계약 을 맺고 있는 기관에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아야하며 비차별 조치( ) (affirmativ

를 적용과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합리적 조정 을 요구한e action) (reasonable accommodation)

다 노르웨이의 경우는 복지와 고용을 하나의 통로로 노동청에서 관할하고 있어 각 나라가 . 

가지는 특성이 다양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한국에서는 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기노화가 시작되거나 진행되2021 , 

어 노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연령으로 세 미만이 세 미만이 인 것으로 30 9.2%, 40 29.1%

나타났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대 중후반부터 발달장애인 근로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지. 30

능력 저하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신체기능 및 체력 저하 등 노화로 의심되는 증상이 , , , 

보였고 사례분석 결과 발달장애인에게 노화 증상이 나타난 평균 연령은 세로 나타났다 변44.8 (

민수 장세영 이들이 현재 조기노화를 경험하고 있다면 신체적 기능의 약화는 독립적인 , , 2022). 

이동 능력에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유지 지역사회 참여 활동, , , 

나아가 직업 생활에의 참여와 유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일본 독일 노르웨이의 성인 발달장애인의 건강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비활동적인 , , , 

생활패턴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못하고 만성적인 질환의 위험성이 높으며 비장애인에 비해 

비만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건강상의 문제는 조기 노화로 이어져 장애와 노화로 인한 다중위험. 

에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발달장애인이 이른 시기에 노화 현상으로 . 

인해 생활 저하 작업상의 능력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는  다수의 선행연구가 있지만 조기노화라, , 

는 개념이 뚜렷하게 정의되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최근 의학의 발달로 전체 인구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이전에 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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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기인 장애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고 장애인이 경험하는 노화 증상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면, 

서 장애와 노화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는 장애인의 조기 . 

사망률과 노화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이차적인 장애 및 건강문제를 토대로 설명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발달장애와 조기노화와의 상관관계와 같은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일본 역시 . 

발달장애의 조기노화와 관련한 제한된 연구만이 년 전후로 다운증후군과 지적장애인을 중심으2000

로 산발적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다운증후군의 유전적 환경에 의한 노화 퇴행에 대한 연구 . 

결과와 지적장애인의 신체적 퇴행 조기 치매 고용관계로 인한 조기노화 경험 등이 선행연구를 , , , 

통해 지적되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노르웨이의 사례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보다 고령화된 장애인에 대한 , , , 

노동시장 유입과 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제공되는 맞춤형 지원이 체계적이기 때문에 

장애의 유무나 조기노화의 유무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 ‘ ’

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지원은 거의 없지만 고용 중 발생하는 노화를 해결하고 조기노화를 , 

예방할 수 있는 다수의 구체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표 참고< 70 >.

독일에서는 고령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제도로는 우선 장애인 연금 이 존재한‘ ’

다 여기에는 중증장애인 이상을 인정받은 장애인 이 정규 조기연금지급연령보다 . (GdB50 )

년 빠르게 감액 없이 연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조기연금제도 가 포함된다4 ‘ ’ . 

이와 함께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능력이 완전하게 감소되거나 또는 현저하게 감소될 때 제공되

는 소득능력감소연금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소득능력감소연‘ (Erwerbsminderungsrente)’ . 

금은 일반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평일 주 일 에 근로활동이 가능한 건강상의 ‘ ( 5 )

능력 에 따라서 매일 시간 미만의 근로활동만 할 수 있는 경우에 수급 가능한 완전소득능력감’ 3 ‘

소연금 과 매일 시간에서 시간 미만의 근로활동만 (Rente wegen voller Erwerbsminderung)’ 3 6

가능한 경우에 수급 가능한 부분소득능력감소연금‘ (Rente wegen teilweise Erwerbsminderu

으로 구분된다ng)’ .

노르웨이의 발달장애인 고용과 복지 관련 지원은 노동복지청 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NAV)

있다 는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에게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제공하고 복지수당을 . NAV

지급하는 단일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는 고용과 복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 . NAV

전체 예산의 분의 을 운영하며 고용을 통한 복지실현을 위해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노동자와 3 1 , 

고용주 양측에 서비스 및 보조금 혜택을 제공한다 노르웨이의 전체 고용률은 지난 년간 . 15

평균 으로 매우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고 장애인의 경우에도 의 높은 고용률과  74.5% 42.9%

로 낮은 실업율이 유지되고 있다2.9% .

이상으로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살펴보았을 때  기대수명 지수를 수급연령조정에 반영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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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하게 여겨진다 물론 이러한 정책이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나 조기사망으로 인한 조기퇴직 . 

이슈로 시작된 논쟁은 아니며 오히려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고령장애인을 노동시장 참여를 유인하려, 

는 요소로 공적연금에서 가입기간과 수급기간 경제활동기 대 은퇴기 의 비율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 )

조정하려는 시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미국의 사회보장 연금제도는 한국의 국민연금. 

과 유사하지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부양가족 혜택과 장애연금 지원 대상의 폭이 넓다는 

것이다 미국의 연금제도는 부양가족 지원으로 은퇴한 연금 수령인이 받고 있는 연금의 에 . 50%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한다 그리고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은 부양가족 지원으로 자신이 받는 연금의 . 

최대 까지 추가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연금 수령 대상자로 장애뿐만 아니라 암과 80% . 

같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더 이상 고용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도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확대된 자격 조건과 폭넓은 부앙가족 지원은 한국에서도 고령의 장애인 근로자의 

노후를 지원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 평가도구 개발이 필요성이다 노르웨이. 

는 노화로 인한 조기 기능 저하 평가도구 전자화하였고 조기노화에 따른 작업환경 조정 및 

은퇴 시점 결정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발달장애인 . 

근로자의 작업 환경 조정과 은퇴 시기 결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체크리스트가 .  

노동자의 기능 수준과 업무 능력에 더 잘 맞도록 직장에서의 작업시간과 환경을 조정하기 

위해 시행되는 지원의 의미이며 고용주의 작위적 해석으로 은퇴의 시점을 결정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는 업무 내용 조정 또는 업무 시간 조정과 같은 유연한 전환 조치를 통해  발달장애 . 

근로자의 개인별지원계획 수정에 반영된다. 

한국에서는 장애인 연금제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중장년 발달장, , 

애인을 위한 개별화된 노년기 전환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조기노화 . 

방지 및 고령 발달장애인 관련 법적 제도적 지원은 아직까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다양한 · .  

국가들의 사례와 제도를 살펴보고 우리사회에 맞는 조기노화 단계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으로 고용지원 보충적 소득보장 뿐만 아니라 조기노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과 , 

불안 우울 등 정서적 측면을 고려한 심리 상담 지원 여가 및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 , 

직장 내 평생교육 프로그램 혹은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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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기인 장애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고 장애인이 경험하는 노화 증상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면, 

서 장애와 노화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는 장애인의 조기 . 

사망률과 노화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이차적인 장애 및 건강문제를 토대로 설명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발달장애와 조기노화와의 상관관계와 같은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일본 역시 . 

발달장애의 조기노화와 관련한 제한된 연구만이 년 전후로 다운증후군과 지적장애인을 중심으2000

로 산발적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다운증후군의 유전적 환경에 의한 노화 퇴행에 대한 연구 . 

결과와 지적장애인의 신체적 퇴행 조기 치매 고용관계로 인한 조기노화 경험 등이 선행연구를 , , , 

통해 지적되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노르웨이의 사례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보다 고령화된 장애인에 대한 , , , 

노동시장 유입과 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제공되는 맞춤형 지원이 체계적이기 때문에 

장애의 유무나 조기노화의 유무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 ‘ ’

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지원은 거의 없지만 고용 중 발생하는 노화를 해결하고 조기노화를 , 

예방할 수 있는 다수의 구체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표 참고< 70 >.

독일에서는 고령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제도로는 우선 장애인 연금 이 존재한‘ ’

다 여기에는 중증장애인 이상을 인정받은 장애인 이 정규 조기연금지급연령보다 . (GdB50 )

년 빠르게 감액 없이 연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조기연금제도 가 포함된다4 ‘ ’ . 

이와 함께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능력이 완전하게 감소되거나 또는 현저하게 감소될 때 제공되

는 소득능력감소연금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소득능력감소연‘ (Erwerbsminderungsrente)’ . 

금은 일반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평일 주 일 에 근로활동이 가능한 건강상의 ‘ ( 5 )

능력 에 따라서 매일 시간 미만의 근로활동만 할 수 있는 경우에 수급 가능한 완전소득능력감’ 3 ‘

소연금 과 매일 시간에서 시간 미만의 근로활동만 (Rente wegen voller Erwerbsminderung)’ 3 6

가능한 경우에 수급 가능한 부분소득능력감소연금‘ (Rente wegen teilweise Erwerbsminderu

으로 구분된다ng)’ .

노르웨이의 발달장애인 고용과 복지 관련 지원은 노동복지청 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NAV)

있다 는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에게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제공하고 복지수당을 . NAV

지급하는 단일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는 고용과 복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 . NAV

전체 예산의 분의 을 운영하며 고용을 통한 복지실현을 위해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노동자와 3 1 , 

고용주 양측에 서비스 및 보조금 혜택을 제공한다 노르웨이의 전체 고용률은 지난 년간 . 15

평균 으로 매우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고 장애인의 경우에도 의 높은 고용률과  74.5% 42.9%

로 낮은 실업율이 유지되고 있다2.9% .

이상으로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살펴보았을 때  기대수명 지수를 수급연령조정에 반영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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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하게 여겨진다 물론 이러한 정책이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나 조기사망으로 인한 조기퇴직 . 

이슈로 시작된 논쟁은 아니며 오히려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고령장애인을 노동시장 참여를 유인하려, 

는 요소로 공적연금에서 가입기간과 수급기간 경제활동기 대 은퇴기 의 비율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 )

조정하려는 시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미국의 사회보장 연금제도는 한국의 국민연금. 

과 유사하지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부양가족 혜택과 장애연금 지원 대상의 폭이 넓다는 

것이다 미국의 연금제도는 부양가족 지원으로 은퇴한 연금 수령인이 받고 있는 연금의 에 . 50%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한다 그리고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은 부양가족 지원으로 자신이 받는 연금의 . 

최대 까지 추가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연금 수령 대상자로 장애뿐만 아니라 암과 80% . 

같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더 이상 고용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도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확대된 자격 조건과 폭넓은 부앙가족 지원은 한국에서도 고령의 장애인 근로자의 

노후를 지원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 평가도구 개발이 필요성이다 노르웨이. 

는 노화로 인한 조기 기능 저하 평가도구 전자화하였고 조기노화에 따른 작업환경 조정 및 

은퇴 시점 결정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발달장애인 . 

근로자의 작업 환경 조정과 은퇴 시기 결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체크리스트가 .  

노동자의 기능 수준과 업무 능력에 더 잘 맞도록 직장에서의 작업시간과 환경을 조정하기 

위해 시행되는 지원의 의미이며 고용주의 작위적 해석으로 은퇴의 시점을 결정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는 업무 내용 조정 또는 업무 시간 조정과 같은 유연한 전환 조치를 통해  발달장애 . 

근로자의 개인별지원계획 수정에 반영된다. 

한국에서는 장애인 연금제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중장년 발달장, , 

애인을 위한 개별화된 노년기 전환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조기노화 . 

방지 및 고령 발달장애인 관련 법적 제도적 지원은 아직까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다양한 · .  

국가들의 사례와 제도를 살펴보고 우리사회에 맞는 조기노화 단계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으로 고용지원 보충적 소득보장 뿐만 아니라 조기노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과 , 

불안 우울 등 정서적 측면을 고려한 심리 상담 지원 여가 및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 , 

직장 내 평생교육 프로그램 혹은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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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체크리스트 노르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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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조기 노화 지원을 위한 ( )

장애 및 질병 체크리스트 노르웨이( )

빌딜장애가 있는 노인에 대한 후속 조치

이 체크리스트는 빌딜장애가 있는 노인간병인이 지원할 수 있는 평가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 

기능 저하 및 질병의 조기 징후를 감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름:                 

생년월일:                   최초 등록 시 나이:            

이 책자는 다음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트 일반 정보 파트A: 

파트 건강 체크리스트B: 

파트 스킬의 변화 매핑하기C: 

파트 인지 및 행동 변화를 위한 체크리스트D: 

파트 환경 및 소셜 네트워크 백그라운드 이벤트 체크리스트E: 

파트 추가 조사 및 조치를 위한 요약 평가 및 계획F: , 

조기 노화 징후 평가 도구 사용에 대한 동의( ) 

본인은 이 평가가 수행되고 본인의 건강 및 기술에 관한 정보가 수집되는 것을 

승인합니다 이 정보는 나에게 필요한 건강 관리 및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책임이 . 

있는 보건 및 의료 전문가에게만 제공됩니다.

날짜:                  날짜:                             

서명:                  친척 후견인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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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일반정보A: 
현재 진단 및 보조 장치 나열

 진단 질병은 증후군 장애 만성 상태 질병 후천적 부상 시각 및 청각 장애 등을 의미합니다/ , , / , , .
 진단 및 보조 장치에 대한 후속 변경 사항은 지속적으로 입력됩니다.

진단 질병/ 날짜 서명/ 

안경 보청기 휠체어 시간 시계 등의 , , , 24 보조 장치 날짜 서명/ 

증후군 또는 발달장애의 특별한 특성

 노년기에 추적 관찰해야 하는 건강 상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증후군 또는 발달장애에 대한 설명은 무엇인가요?
 문헌 인터넷 희귀 증후군 전문 센터 예 이익 단체 등에서 정보를 검색하세요, , ( : Frambu), .

신체 및 건강 상태

정신적 및 사회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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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일반정보A: 
기록 정보

 생애 초기에 발생한 건강 사회 및 환경 조건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작성합니다, .
 현재 시행 중인 특별한 편의 조치나 고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세요.
 이는 포괄적인 개요가 아니며 전체 건강 개요나 기록된 생활 기록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 신체 및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

이전의 정신 및 사회적 상태에 대한 정보

생애 초기의 특별한 이벤트

직원과 당사자 모두에 의해 현재 정리 중인 특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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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건강 체크리스트B: 
기기록록  정정보보

 작년에 또는 이전 등록 이후 건강에 변화가 생긴 경우 등록하세요.
 체질량 지수 체중 킬로그램 신장 미터 키 미터BMI( )= ( ( ))/( ( )× ( ))

예시 가이드 에서 에 대한 설명과 표를 참조하세요   : 70kg/(1.60x1.60)=27.3. ‘ ’ BMI .

건강 설문조사

등록 1. reg. 2. reg. 3. reg. 4. reg. 5. reg.

날짜

수행자

일반의의 건강 검진1. 완료 날짜

전문가의 검사2. 완료 날짜

평가된 약물3. 완료 날짜

치과 검진4. 완료 날짜

시력 검사5. 완료 날짜

청력 테스트6. 완료 날짜

유방 조영술 검사7. 완료 날짜

병가 주간 활동 근무8. / 일 수

입원한 적이 있음9. 일 수

무게 높이10. / 상태 무게 키/

체질량지수11. BMI( ) 체질량 지수

건건강강에에  대대한한  인인식식: 
각 문항에 하나씩만 표표시시××

간질1. 

발작 유형이 변경됨

간질 있음

간질 없음

자연적인 원인이 없는 낙상2. 
미끄러운 표면 간질 발작 등으로 인한 ( , 

낙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작년 회 이상6

작년 회2~6

작년 회1

지난 년간 등록된 낙상 없음1

짧거나 긴 시간 동안 혼란스3. 

러워 보인 적이 있다.
간질 발작과는 혼동되어 적용되지 않습니(

다.)

작년 회 이상6

작년 회2~6

작년 회1

작년에 기록된 혼동 사례 없음

청각4. 

청각 장애

중증 청각 장애

경미한 청각 장애

정상 청각 장애

시각5. 

시각 장애

중증 시각 장애

경미한 시각 장애

정상 시각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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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건강 체크리스트B: 

건강에 대한 인식:
각 문항에 하나씩만 표표시시××

등록 1. reg. 2. reg. 3. reg. 4. reg. 5. reg.

낮 동안 피곤함6. 

낮에 여러 번 자고

오후 저녁에 여러 번 자고/

오후 저녁에 한 번 자고/

낮에 잠을 자지 않음

야간 수면7. 
깨어남을 많이 기록함

깨어남을 조금 기록함

깨어남을 기록하지 않음

피부8. 
상처 습진 건성 피부 발진 등: , , , 

큰 문제 있음

약간의 문제 있음

문제 없음

변실금 요실금9. /
소변 및 또는 대변: /

요실금이 있음

사고 횟수가 많음

사고 횟수가 적음

사고 횟수가 없음

수분 섭취10. 
평소보다 적게 마심 

평소보다 많이 마심

정상 음주

손 기능 및 소근육 운동 능력11. 

중대한 문제가 있음

약간의 문제가 있음

손 기능과 소근육 운동 능력이 우수해야 
합니다.

걷기 기능12. 
중대한 문제가 있음

약간의 문제가 있음

보행 기능이 우수합니다.

고통13. 
종종 통증에 대해 불평합니다

때때로 통증에 대해 불평합니다

통증에 대해 불평하지 마십시오.

육체적 지구력14. 
육체적 지구력이 매우 약함

육체적 지구력이 약간 약함

육체적 지구력 이 좋음

약물15. 

약물을 크게 변경함

약물을 약간 변경함

변경함 약물을 사용 중이지만 지난 년 1
동안 변화가 없음 

약물을 사용하지 않음

보조 기술을 변경한 경우16. 
보조 기기에 대한 변경 사항은 파트 에서계A

속 입력합니다.

새로운 보조 기기를 받았음

보조 기기를 사용하지만 지난 년 동안 1
변화가 없음

보조 장치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보조 기술을 사용하지 않음

여성의 경우 월경 폐경기17. ; /
월경이 멈춤

불규칙한 월경

규칙적인 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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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건강 체크리스트B: 
기기록록  정정보보

 작년에 또는 이전 등록 이후 건강에 변화가 생긴 경우 등록하세요.
 체질량 지수 체중 킬로그램 신장 미터 키 미터BMI( )= ( ( ))/( ( )× ( ))

예시 가이드 에서 에 대한 설명과 표를 참조하세요   : 70kg/(1.60x1.60)=27.3. ‘ ’ BMI .

건강 설문조사

등록 1. reg. 2. reg. 3. reg. 4. reg. 5. reg.

날짜

수행자

일반의의 건강 검진1. 완료 날짜

전문가의 검사2. 완료 날짜

평가된 약물3. 완료 날짜

치과 검진4. 완료 날짜

시력 검사5. 완료 날짜

청력 테스트6. 완료 날짜

유방 조영술 검사7. 완료 날짜

병가 주간 활동 근무8. / 일 수

입원한 적이 있음9. 일 수

무게 높이10. / 상태 무게 키/

체질량지수11. BMI( ) 체질량 지수

건건강강에에  대대한한  인인식식: 
각 문항에 하나씩만 표표시시××

간질1. 

발작 유형이 변경됨

간질 있음

간질 없음

자연적인 원인이 없는 낙상2. 
미끄러운 표면 간질 발작 등으로 인한 ( , 

낙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작년 회 이상6

작년 회2~6

작년 회1

지난 년간 등록된 낙상 없음1

짧거나 긴 시간 동안 혼란스3. 

러워 보인 적이 있다.
간질 발작과는 혼동되어 적용되지 않습니(

다.)

작년 회 이상6

작년 회2~6

작년 회1

작년에 기록된 혼동 사례 없음

청각4. 

청각 장애

중증 청각 장애

경미한 청각 장애

정상 청각 장애

시각5. 

시각 장애

중증 시각 장애

경미한 시각 장애

정상 시각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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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건강 체크리스트B: 

건강에 대한 인식:
각 문항에 하나씩만 표표시시××

등록 1. reg. 2. reg. 3. reg. 4. reg. 5. reg.

낮 동안 피곤함6. 

낮에 여러 번 자고

오후 저녁에 여러 번 자고/

오후 저녁에 한 번 자고/

낮에 잠을 자지 않음

야간 수면7. 
깨어남을 많이 기록함

깨어남을 조금 기록함

깨어남을 기록하지 않음

피부8. 
상처 습진 건성 피부 발진 등: , , , 

큰 문제 있음

약간의 문제 있음

문제 없음

변실금 요실금9. /
소변 및 또는 대변: /

요실금이 있음

사고 횟수가 많음

사고 횟수가 적음

사고 횟수가 없음

수분 섭취10. 
평소보다 적게 마심 

평소보다 많이 마심

정상 음주

손 기능 및 소근육 운동 능력11. 

중대한 문제가 있음

약간의 문제가 있음

손 기능과 소근육 운동 능력이 우수해야 
합니다.

걷기 기능12. 
중대한 문제가 있음

약간의 문제가 있음

보행 기능이 우수합니다.

고통13. 
종종 통증에 대해 불평합니다

때때로 통증에 대해 불평합니다

통증에 대해 불평하지 마십시오.

육체적 지구력14. 
육체적 지구력이 매우 약함

육체적 지구력이 약간 약함

육체적 지구력 이 좋음

약물15. 

약물을 크게 변경함

약물을 약간 변경함

변경함 약물을 사용 중이지만 지난 년 1
동안 변화가 없음 

약물을 사용하지 않음

보조 기술을 변경한 경우16. 
보조 기기에 대한 변경 사항은 파트 에서계A

속 입력합니다.

새로운 보조 기기를 받았음

보조 기기를 사용하지만 지난 년 동안 1
변화가 없음

보조 장치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보조 기술을 사용하지 않음

여성의 경우 월경 폐경기17. ; /
월경이 멈춤

불규칙한 월경

규칙적인 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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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작업수행능력의 변화 매핑하기C: 

 현재 평가하는 대로 그 사람의 작업 수행 능력을 기록하세요.

 여러 직원이 동일한 작업에 대해 여러 유형의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지원 코드에 합의하세요.

 개인에 따라 일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하루 중 여러 기간에 대해 여러 가지 행동이 나열됩니다. 

 설문조사를 완료하는 사람들이 이 기간 동안 어떤 행동을 어떻게 마스터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마침표 아래에 자유 행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 

다른 행동이 있는 경우 이 칸을 사용하세요.

 첫 번째 매핑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초기 상태입니다 이후 매핑은 이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 

합니다.

 지원 코드를 합산하고 답변한 질문 수 해당되지 않는 조치에 대한 질문 수를 합산합니다, .

 는 총합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총계는 페이지 지원 요약으로 이동합니다(X) . 9 - .

지원 필요 코드

코드 지원 유형 및 직원 유무에 대한 설명

× 오래됨
해당 작업은 최신 작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세탁기가 없거나 직업이나 낮 시간대 활동이 없는 경우, .

0 독립
사용자가 독립적으로 작업을 시작 수행 완료합니다, , .

조치를 실행하는 동안 직원은 현장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1 기억력 보조

이 사람은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일일 주간 일정 약속 관리 또는 기타 서면 시각적 / , /

지침이 필요합니다.

직원은 작업을 시작하거나 완료해야 하는 알림이 포함된 일일 주간 일정을 설정하지만 /

작업 중에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2 시작 도움말

이 사람은 행동을 시작하기 위해 도움을 받지만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직원은 반드시 참석하여 표지판과 제스쳐 또는 구두알림을 통해 초기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3 프레즌스

사용자는 작업을 완료하는 동안 알림 음성 도움말을 받아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은 행동이 진행되는 내내 함께하며 표지판과 제스쳐를 사용하거나 구두 알림을 

통해 간접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4 부분인수

행동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직접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직원이 전체 행동이 진행되는 . 

동안 함께하며 행동의 일부를 수행하거나 부분적 또는 전체적 손 안내의 형태로 도움을 

제공합니다.

5
전체 

인수인계
해당 사용자가 작업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전체 작업을 수행합니다. .

- 377 -

파트 작업수행능력의 변화 매핑하기C: 

아침

등록 1. reg. 2. reg. 3. reg. 4. reg. 5. reg.

날짜

수행자

이 사람의 정상적인 시간에 일어나기1. 

샤워 또는 세탁2. 

옷 입기3. 

화장실 위생 보장4. 

아침 식사 준비5. 

아침 식사하기6. 

양치질하기7. 

8. 기상 조건과 상황에 따라 아웃도어 복장을 착용하기

정시에 퇴근하기9. 

10.

11.

12.

총 지원 코드

답변한 총 질문 수
해당되지 않는 작업 은 포함되지 않음( (x) )

일: 업무 일상 활동에서 정보를 검색합니다/ .

주간 오퍼가 없는 경우 이 섹션은 생략됩니다.

담당자

아침 정시에 도착하기1. 

걷옷 벗고 걸기2. 

정기적 업무수행3. 

업무 황경 내 외부에서 길 찾기4. /

점심식사 음식 찾기5. 

점심식사6. 

휴식 시간 동안 규칙적인 루틴을 따릅니다7. .

화장실 위생 보장8. 

9. 

10.

총 지원 코드

답변한 총 질문 수
해당되지 않는 작업 은 포함되지 않음( (x) )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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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작업수행능력의 변화 매핑하기C: 

 현재 평가하는 대로 그 사람의 작업 수행 능력을 기록하세요.

 여러 직원이 동일한 작업에 대해 여러 유형의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지원 코드에 합의하세요.

 개인에 따라 일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하루 중 여러 기간에 대해 여러 가지 행동이 나열됩니다. 

 설문조사를 완료하는 사람들이 이 기간 동안 어떤 행동을 어떻게 마스터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마침표 아래에 자유 행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 

다른 행동이 있는 경우 이 칸을 사용하세요.

 첫 번째 매핑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초기 상태입니다 이후 매핑은 이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 

합니다.

 지원 코드를 합산하고 답변한 질문 수 해당되지 않는 조치에 대한 질문 수를 합산합니다, .

 는 총합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총계는 페이지 지원 요약으로 이동합니다(X) . 9 - .

지원 필요 코드

코드 지원 유형 및 직원 유무에 대한 설명

× 오래됨
해당 작업은 최신 작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세탁기가 없거나 직업이나 낮 시간대 활동이 없는 경우, .

0 독립
사용자가 독립적으로 작업을 시작 수행 완료합니다, , .

조치를 실행하는 동안 직원은 현장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1 기억력 보조

이 사람은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일일 주간 일정 약속 관리 또는 기타 서면 시각적 / , /

지침이 필요합니다.

직원은 작업을 시작하거나 완료해야 하는 알림이 포함된 일일 주간 일정을 설정하지만 /

작업 중에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2 시작 도움말

이 사람은 행동을 시작하기 위해 도움을 받지만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직원은 반드시 참석하여 표지판과 제스쳐 또는 구두알림을 통해 초기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3 프레즌스

사용자는 작업을 완료하는 동안 알림 음성 도움말을 받아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은 행동이 진행되는 내내 함께하며 표지판과 제스쳐를 사용하거나 구두 알림을 

통해 간접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4 부분인수

행동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직접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직원이 전체 행동이 진행되는 . 

동안 함께하며 행동의 일부를 수행하거나 부분적 또는 전체적 손 안내의 형태로 도움을 

제공합니다.

5
전체 

인수인계
해당 사용자가 작업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전체 작업을 수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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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작업수행능력의 변화 매핑하기C: 

아침

등록 1. reg. 2. reg. 3. reg. 4. reg. 5. reg.

날짜

수행자

이 사람의 정상적인 시간에 일어나기1. 

샤워 또는 세탁2. 

옷 입기3. 

화장실 위생 보장4. 

아침 식사 준비5. 

아침 식사하기6. 

양치질하기7. 

8. 기상 조건과 상황에 따라 아웃도어 복장을 착용하기

정시에 퇴근하기9. 

10.

11.

12.

총 지원 코드

답변한 총 질문 수
해당되지 않는 작업 은 포함되지 않음( (x) )

일: 업무 일상 활동에서 정보를 검색합니다/ .

주간 오퍼가 없는 경우 이 섹션은 생략됩니다.

담당자

아침 정시에 도착하기1. 

걷옷 벗고 걸기2. 

정기적 업무수행3. 

업무 황경 내 외부에서 길 찾기4. /

점심식사 음식 찾기5. 

점심식사6. 

휴식 시간 동안 규칙적인 루틴을 따릅니다7. .

화장실 위생 보장8. 

9. 

10.

총 지원 코드

답변한 총 질문 수
해당되지 않는 작업 은 포함되지 않음(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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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작업수행능력의 변화 매핑하기C: 

저녁 등록 1. reg. 2. reg. 3. reg. 4. reg. 5. reg.

저녁 식사 준비1. 

저녁 식사 하기2. 

저녁 식사 후 접시와 수저 치우기3. 

라디오 음악 시스템  및 작동4. TV 

화장실 위생 보장5. 

옷 벗기6. 

샤워 또는 세탁7. 

양치질하기8. 

이 사람의 정상적인 시간에 잠자리 들기9. 

10.

총 지원 코드

답변한 총 질문 수
해당되지 않는 작업 은 포함되지 않음( (x) )

주간 집안일
자연스럽게 집안을 깔끔히 유지합니다1. .

진공 청소기 사용2. 

바닥 세척3. 

먼지 건조4. 

세탁기 제공5. 

익숙한 매장에서 식료품 찾기6. 

매장에서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하기7. 

주변에서 길 찾기8. 

9. 

총 지원 코드

답변한 총 질문 수
해당되지 않는 작업 은 포함되지 않음(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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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트트  작작업업수수행행능능력력의의  변변화화  매매핑핑하하기기CC::  

지원 요약

평균 지원 필요량 계산 절차:

 개별 기간의 합계를 아래 표로 옮깁니다.

 모든 기간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

 모든 기간의 문항 수를 합산하되 관련성이 없는 행동 에 대한 문항은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X) .

 지원 총합을 등록한 질문의 총합으로 나누어 평균을 계산합니다.

 소수점 이하 한 자리 반올림 예 에서 로( : 2.495 2.5 )

예시 총 지원 수 총 문제 수 평균은 입니다 반올림하면 총 지원 수는 입니다: = 93, = 34. 93:34 = 2.735 . 2.7 .

 평균 지원량을 그래픽 표현으로 전송하여 컬러 막대 차트를 만듭니다.

1. 등록 등록2. 등록3. 등록4. 등록5. 

총 지원금
총 

질문 수
총 지원금

총 
질문 수

총 지원금
총 

질문 수
총 지원금

총 
질문 수

총 지원금
총 

질문 수

아침

주간

저녁

주간 집안일

합계

평균 지원
총 지원 수를 총 질문 (

값으로 나눈 값)

지원의 그래픽 표현 위 표에 있는 평균 지원 횟수를 반영하여 막대 차트를 그립니다 .

예시

총 지원금

5.0

4.5

4.0

3.5

3.0

2.5

2.0

1.5

1.0

0.5

1. 등록 등록2. 등록3. 등록 4. 등록5. 

등록한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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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작업수행능력의 변화 매핑하기C: 

저녁 등록 1. reg. 2. reg. 3. reg. 4. reg. 5. reg.

저녁 식사 준비1. 

저녁 식사 하기2. 

저녁 식사 후 접시와 수저 치우기3. 

라디오 음악 시스템  및 작동4. TV 

화장실 위생 보장5. 

옷 벗기6. 

샤워 또는 세탁7. 

양치질하기8. 

이 사람의 정상적인 시간에 잠자리 들기9. 

10.

총 지원 코드

답변한 총 질문 수
해당되지 않는 작업 은 포함되지 않음( (x) )

주간 집안일
자연스럽게 집안을 깔끔히 유지합니다1. .

진공 청소기 사용2. 

바닥 세척3. 

먼지 건조4. 

세탁기 제공5. 

익숙한 매장에서 식료품 찾기6. 

매장에서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하기7. 

주변에서 길 찾기8. 

9. 

총 지원 코드

답변한 총 질문 수
해당되지 않는 작업 은 포함되지 않음(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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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트트  작작업업수수행행능능력력의의  변변화화  매매핑핑하하기기CC::  

지원 요약

평균 지원 필요량 계산 절차:

 개별 기간의 합계를 아래 표로 옮깁니다.

 모든 기간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

 모든 기간의 문항 수를 합산하되 관련성이 없는 행동 에 대한 문항은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X) .

 지원 총합을 등록한 질문의 총합으로 나누어 평균을 계산합니다.

 소수점 이하 한 자리 반올림 예 에서 로( : 2.495 2.5 )

예시 총 지원 수 총 문제 수 평균은 입니다 반올림하면 총 지원 수는 입니다: = 93, = 34. 93:34 = 2.735 . 2.7 .

 평균 지원량을 그래픽 표현으로 전송하여 컬러 막대 차트를 만듭니다.

1. 등록 등록2. 등록3. 등록4. 등록5. 

총 지원금
총 

질문 수
총 지원금

총 
질문 수

총 지원금
총 

질문 수
총 지원금

총 
질문 수

총 지원금
총 

질문 수

아침

주간

저녁

주간 집안일

합계

평균 지원
총 지원 수를 총 질문 (

값으로 나눈 값)

지원의 그래픽 표현 위 표에 있는 평균 지원 횟수를 반영하여 막대 차트를 그립니다 .

예시

총 지원금

5.0

4.5

4.0

3.5

3.0

2.5

2.0

1.5

1.0

0.5

1. 등록 등록2. 등록3. 등록 4. 등록5. 

등록한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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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인지 변화 체크리스트 기억력 의사소통 및 집중력 및 행동D: ( , ) 

 지난 한 달 동안 해당 행동이 얼마나 자주 발생했는지 평가합니다.
 아래 코드를 사용하여 빈도를 설정하세요.
 첫 번째 등록은 그 사람의 행동과 인지에 대한 초기 상태입니다 이후 평가는 이를 기반으로 .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지 및 행동에 대한 버저 코드
 합계를 다음 페이지의 그래픽 표현으로 옮겨 컬러 막대를 만듭니다.

발생코드

x 해당 없음

0 발생하지 않음

1 한 달에 여러 번 발생

2 일주일에 여러 번 발생

3 하루에 여러 번 발생

4 하루 중 대부분 발생

인인지지

등록 1. reg. 2. reg. 3. reg. 4. reg. 5. reg.

날짜

수행자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경우1. 

기억력 장애가 있는 경우2. 
예 사람 이름 약속 등을 잊어버리는 경우( : , )

새로운 동작이나 작업을 배우는 데 어려움이 있음3. 
예 새 플레이어( : CD )

알려진 사람을 인식하지 못함4.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5. 

단어 찾기 어려움6. 

사물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움7. 

익숙한 환경에서 방향을 잡기 어려움8. 

하루 중 시간을 혼동함 9. 예 낮 밤( : / )

시간 일 월 연도 계절 에 대한 방향감각의 어려움10. ( , , , )

전환의 어려움 11. 예 사람 활동 위치 또는 교대 근무 변경( : , , )

작업 또는 작업을 시작하기 어려움12. 

행동이나 작업 전반에 걸쳐 집중하기 어려움13. 

메시지를 완성하기 어려움14. 

총 인지 발생률 그래픽으로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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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인지 변화 체크리스트 기억력 의사소통 및 집중력 및 행동D: ( , ) 

행동

등록 1. reg. 2. reg. 3. reg. 4. reg. 5. reg.

날짜

수행자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는 경우1. 

신체적 분노 공격성을 표시함2. /

언어적 분노 공격성을 표시함3. /

혼잣말하기4.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소리에 반응함5. .

개인 위생에 부주의한 경우6. 

스스로 다치는 경우7. 

개체 파괴8. 

뚜렷한 이유 없이 같은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함9. .
제스처 자체 자극( , )

안절부절 못함10. 

슬프고 지루하고 우울해 보임11. , , 

잦은 기분 변화를 보임12. 

다른 사람에 대한 질투심을 나타냄13. 

여가 활동 참여 빈도 감소14. 

친구 가족 이웃 또는 동료와의 접촉을 줄어듦15. , , 

소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행동하지 않음16. 

비정상적인 성적 행동 언어 활동 이 있는 경우17. ( , )

유물 수집 또는 비축 행위18.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의 어려움19. 

격리 또는 후퇴20. 

총 발생 동작 전송 그래프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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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인지 변화 체크리스트 기억력 의사소통 및 집중력 및 행동D: ( , ) 

 지난 한 달 동안 해당 행동이 얼마나 자주 발생했는지 평가합니다.
 아래 코드를 사용하여 빈도를 설정하세요.
 첫 번째 등록은 그 사람의 행동과 인지에 대한 초기 상태입니다 이후 평가는 이를 기반으로 .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지 및 행동에 대한 버저 코드
 합계를 다음 페이지의 그래픽 표현으로 옮겨 컬러 막대를 만듭니다.

발생코드

x 해당 없음

0 발생하지 않음

1 한 달에 여러 번 발생

2 일주일에 여러 번 발생

3 하루에 여러 번 발생

4 하루 중 대부분 발생

인인지지

등록 1. reg. 2. reg. 3. reg. 4. reg. 5. reg.

날짜

수행자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경우1. 

기억력 장애가 있는 경우2. 
예 사람 이름 약속 등을 잊어버리는 경우( : , )

새로운 동작이나 작업을 배우는 데 어려움이 있음3. 
예 새 플레이어( : CD )

알려진 사람을 인식하지 못함4.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5. 

단어 찾기 어려움6. 

사물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움7. 

익숙한 환경에서 방향을 잡기 어려움8. 

하루 중 시간을 혼동함 9. 예 낮 밤( : / )

시간 일 월 연도 계절 에 대한 방향감각의 어려움10. ( , , , )

전환의 어려움 11. 예 사람 활동 위치 또는 교대 근무 변경( : , , )

작업 또는 작업을 시작하기 어려움12. 

행동이나 작업 전반에 걸쳐 집중하기 어려움13. 

메시지를 완성하기 어려움14. 

총 인지 발생률 그래픽으로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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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인지 변화 체크리스트 기억력 의사소통 및 집중력 및 행동D: ( , ) 

행동

등록 1. reg. 2. reg. 3. reg. 4. reg. 5. reg.

날짜

수행자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는 경우1. 

신체적 분노 공격성을 표시함2. /

언어적 분노 공격성을 표시함3. /

혼잣말하기4.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소리에 반응함5. .

개인 위생에 부주의한 경우6. 

스스로 다치는 경우7. 

개체 파괴8. 

뚜렷한 이유 없이 같은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함9. .
제스처 자체 자극( , )

안절부절 못함10. 

슬프고 지루하고 우울해 보임11. , , 

잦은 기분 변화를 보임12. 

다른 사람에 대한 질투심을 나타냄13. 

여가 활동 참여 빈도 감소14. 

친구 가족 이웃 또는 동료와의 접촉을 줄어듦15. , , 

소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행동하지 않음16. 

비정상적인 성적 행동 언어 활동 이 있는 경우17. ( , )

유물 수집 또는 비축 행위18.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의 어려움19. 

격리 또는 후퇴20. 

총 발생 동작 전송 그래프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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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인지 변화 체크리스트 기억력 의사소통 및 집중력 및 행동D: ( , ) 

인지 및 행동 변화의 그래픽 표현

발생 인지 및 행동의 합계를 옮기고 막대 차트를 그립니다.

합 계

80

75

70

65

60

55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인지 행동 인지 행동 인지 행동 인지 행동 인지 행동

등록1. 등록2. 등록3. 등록4. 등록5. 

등록한 
날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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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환경 및 사회적 배경 변화 체크리스트E: 

 양식을 처음 작성할 때는 지난 년간의 변경 사항을 기록하세요1 .
 그런 다음 이전 등록 이후의 변경 사항을 등록합니다.
 이것은 체크리스트일 뿐이며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포함해야 할 다른 요소가 있는 경우 빈칸을 사용하세요. .
 친척이나 직장에 연락하는 등 적절한 환경에서 적절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세요 예 해당되는 경우( : ).
 다음 페이지에 변경 사항에 대한 간단한 설명 중요한 이름 날짜 등 을 입력합니다( , ) .

채점용 코드
xx 해당 없음
00 아니요
11 네

등록 1. reg. 2. reg. 3. reg. 4. reg. 5. reg.

날짜

네트워크의 백그라운드 이벤트 및 주택
수행자

남자 여자 친구와 헤어졌다1. ( )

다른 거주지로 이사한 경우2. 

가족 구성원이 결혼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경우3. 

가족 중 심각한 질병이 있는 경우4. 

가까운 가족 간의 사망5. 

부모님 또는 가까운 가족 이사6. 

부모가 이혼 또는 별거 중7. 

동료 거주자 또는 이웃이 이사한 경우8. 

다른 사람들이 이웃 커뮤니티로 이사한 경우9. /

일부 직원은 결혼했거나 자녀가 있음10. 

기본 연락처 변경11. 

직원 중 중요한 사람이 퇴사한 경우12. 

친구 동료 또는 직원의 심각한 질병이 있는 경우13. , 

친구 동료 또는 직원의 사망14. , 

신규 직원 채용15. 

직장 담당자

감독자 변경16. 

하루 활동 직업 변경17. /

근무 시간 단축18. 

근무일수 감소19. 

하루 활동 직업을 그만둔 적이 있음20. /

동료가 하루 활동 직무를 그만둔 경우21. /

기타 시사 사건
22.

23.

24.

버저 변경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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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인지 변화 체크리스트 기억력 의사소통 및 집중력 및 행동D: ( , ) 

인지 및 행동 변화의 그래픽 표현

발생 인지 및 행동의 합계를 옮기고 막대 차트를 그립니다.

합 계

80

75

70

65

60

55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인지 행동 인지 행동 인지 행동 인지 행동 인지 행동

등록1. 등록2. 등록3. 등록4. 등록5. 

등록한 
날짜

예시

- 383 -

파트 환경 및 사회적 배경 변화 체크리스트E: 

 양식을 처음 작성할 때는 지난 년간의 변경 사항을 기록하세요1 .
 그런 다음 이전 등록 이후의 변경 사항을 등록합니다.
 이것은 체크리스트일 뿐이며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포함해야 할 다른 요소가 있는 경우 빈칸을 사용하세요. .
 친척이나 직장에 연락하는 등 적절한 환경에서 적절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세요 예 해당되는 경우( : ).
 다음 페이지에 변경 사항에 대한 간단한 설명 중요한 이름 날짜 등 을 입력합니다( , ) .

채점용 코드
xx 해당 없음
00 아니요
11 네

등록 1. reg. 2. reg. 3. reg. 4. reg. 5. reg.

날짜

네트워크의 백그라운드 이벤트 및 주택
수행자

남자 여자 친구와 헤어졌다1. ( )

다른 거주지로 이사한 경우2. 

가족 구성원이 결혼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경우3. 

가족 중 심각한 질병이 있는 경우4. 

가까운 가족 간의 사망5. 

부모님 또는 가까운 가족 이사6. 

부모가 이혼 또는 별거 중7. 

동료 거주자 또는 이웃이 이사한 경우8. 

다른 사람들이 이웃 커뮤니티로 이사한 경우9. /

일부 직원은 결혼했거나 자녀가 있음10. 

기본 연락처 변경11. 

직원 중 중요한 사람이 퇴사한 경우12. 

친구 동료 또는 직원의 심각한 질병이 있는 경우13. , 

친구 동료 또는 직원의 사망14. , 

신규 직원 채용15. 

직장 담당자

감독자 변경16. 

하루 활동 직업 변경17. /

근무 시간 단축18. 

근무일수 감소19. 

하루 활동 직업을 그만둔 적이 있음20. /

동료가 하루 활동 직무를 그만둔 경우21. /

기타 시사 사건
22.

23.

24.

버저 변경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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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4 -

환경 및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환경 및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에서 배경 이벤트를 변경할 때 짧은 코멘트 키워드 이름 등을 , , 

입력할 수 있습니다.

질문 번호 1. 등록 등록2. 등록3. 등록4. 등록5. 

- 385 -

파트 요약 평가 및 추가 작업 계획F: , 

 수행된 매핑을 기반으로 전반적인 상황을 간략하게 평가합니다.
 건강 및 기능적 능력이 안정적이거나 변화가 보이는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가 ,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누가 언제 어떤 관찰 조치 적응 또는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지 결론을 내립니다, , .
 평가에서 나온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등록1. 

1. 등록 결과 및 평가 추가 후속 조치 실행자 날짜/

파트 A
일반

파트 B
건강

파트 C
기술

파트 D 
인지 및 행동

파트 E 
배경 이벤트

이 기간 동안 개별 계획을 준비하거나 평가했습니까? 예 아니오

등록2. 

2. 등록 결과 및 평가 추가 후속 조치 실행자 날짜/

파트 A
일반

파트 B
건강

파트 C
기술

파트 D 
인지 및 행동

파트 E 
배경 이벤트

이 기간 동안 개별 계획을 준비하거나 평가했습니까?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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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환경 및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에서 배경 이벤트를 변경할 때 짧은 코멘트 키워드 이름 등을 , , 

입력할 수 있습니다.

질문 번호 1. 등록 등록2. 등록3. 등록4. 등록5. 

- 385 -

파트 요약 평가 및 추가 작업 계획F: , 

 수행된 매핑을 기반으로 전반적인 상황을 간략하게 평가합니다.
 건강 및 기능적 능력이 안정적이거나 변화가 보이는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가 ,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누가 언제 어떤 관찰 조치 적응 또는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지 결론을 내립니다, , .
 평가에서 나온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등록1. 

1. 등록 결과 및 평가 추가 후속 조치 실행자 날짜/

파트 A
일반

파트 B
건강

파트 C
기술

파트 D 
인지 및 행동

파트 E 
배경 이벤트

이 기간 동안 개별 계획을 준비하거나 평가했습니까? 예 아니오

등록2. 

2. 등록 결과 및 평가 추가 후속 조치 실행자 날짜/

파트 A
일반

파트 B
건강

파트 C
기술

파트 D 
인지 및 행동

파트 E 
배경 이벤트

이 기간 동안 개별 계획을 준비하거나 평가했습니까?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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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6 -

파파트트  요요약약 평평가가  및및  추추가가  작작업업  계계획획FF::  ,,  

등록3. 

3. 등록 결과 및 평가 추가 후속 조치 실행자 날짜/

파트 A
일반

파트 B
건강

파트 C
기술

파트 D 
인지 및 행동

파트 E 
배경 이벤트

이 기간 동안 개별 계획을 준비하거나 평가했습니까? 예 아니오

등록4. 

4. 등록 결과 및 평가 추가 후속 조치 실행자 날짜/

파트 A
일반

파트 B
건강

파트 C
기술

파트 D 
인지 및 행동

파트 E 
배경 이벤트

이 기간 동안 개별 계획을 준비하거나 평가했습니까?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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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트트  요요약약 평평가가  및및  추추가가  작작업업  계계획획FF::  ,,  

등록3. 

3. 등록 결과 및 평가 추가 후속 조치 실행자 날짜/

파트 A
일반

파트 B
건강

파트 C
기술

파트 D 
인지 및 행동

파트 E 
배경 이벤트

이 기간 동안 개별 계획을 준비하거나 평가했습니까? 예 아니오

등록4. 

4. 등록 결과 및 평가 추가 후속 조치 실행자 날짜/

파트 A
일반

파트 B
건강

파트 C
기술

파트 D 
인지 및 행동

파트 E 
배경 이벤트

이 기간 동안 개별 계획을 준비하거나 평가했습니까?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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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트트  요요약약 평평가가  및및  추추가가  작작업업  계계획획FF::  ,,  

등록5. 

5. 등록 결과 및 평가 추가 후속 조치 실행자 날짜/

파트 A
일반

파트 B
건강

파트 C
기술

파트 D 
인지 및 행동

파트 E 
배경 이벤트

이 기간 동안 개별 계획을 준비하거나 평가했습니까? 예 아니오



연구책임 김라경 가톨릭대학교( )

공동연구 강수향 동경대학교( )

김용진 단국대학교        ( )

유선영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윤상원 인천청선학교        ( )

정정은 창릉초등학교        ( )

연구협력 이미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발 행 일 | 년 월2024 12

발 행 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T.1588-1519)

편 집 인 쇄· | 대구전환서비스센터

I S B N | 979-11-6922-103-0(93330)

발간등록번호 | 11-B552583-000177-01


